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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ff  촌의 fl  쑈은  찮슬초곯  곽가들의  ◎눌래◎와  출료초친◎를  조사 연구하

 여  찮틀초보 '1·-  쌜틴 의  ◎◎◎려친◎의  일반적  특징을  라혀내고 , 소련 ,쿵국

 흐리고  북한의 HH  ◎◎솎 래◎를  비교  연구하는  데 . 있다

 처틀초쵸 Re  ◎◎◎ 린◎는  찬출초볶  경제체제의  형태와  믹접하게 관련되어

. 있다  치출초볶  겅제체제는  크개 3  가지로  구분될  수 . 있다 , 첫째  전통적 중앙

 집권 , 계획경제체제 , ◎째  제찬적  분권화 , 계회겋제체제 , 셋째  치슬초촌 시장

 경  제  체  제  이 . 다

 전통적  중앙집권  차래뽄◎는  게획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의사걸정과

 이에  필요한  정보의  흐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

 에  복종해야  하는 , 것이고 ·  제힌 적  분권화  계획곁제는  전통적  중앙집권 계획겸

 제  체제애  비해  경제직  의사  길정의  중앙집중이  어느  정도  환화되어  있는 체

 제를 . 말한다  그리고 =  치 출초볶  온쌌뽄◎  볕래는  경제운잉에  시장기능을 대복

 누용한  것을 . 말한다  전총적  중앙집권  계획겋제체제는  개혁이전의  소련과 중

 국  그리고  현재의  북한이  여기애  속하고  개혁후의  소련과  중국은 쳐출초볶

%If  논갔뽄◎쁠 에 . 속찬다

 처틀초볶  쌜채의 RH  똔쓸솔 래◎는  소련의 ill  볼 비키펴명이후  전통적 중앙집

 찬틀초볶  ◎◎뼘래◎의 :50골◎솔쳐 ◎에

 관한 ;◎촌



 권  하태뽄◎팰재의 %  뽐애  따라  확려되어  그후  시장경제의  요소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로◎을 . 하였다  치틀초촌 :fIJT  렬 에서의  화폐의  기능히나  역할은 자

 본주의 f·1  겋제채제에 와 . 비슷하다 , 즉  화폐가  교환의 , 수단  가치척도의 ,수단

 그리고  가치보장의  수단을  하고 . 있다 ,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와 구별되는

 륵징적인  것은  갈◎의 %If  ◎고 ◎가  렷◎촌교과  똔렷◎◎교으로  엄격히 구턴되

 어  있다는 . 것이다  련◎◎교은  가게부분에서  주로  소비재  유통  똑적을 위해서

 만 . 히용된다  그리고  몫련촌◎교은  그외의  기업과  정부  부분에서  이루어 지는

 데  이들  사이의  모든  거래는  은행예금의  형태로  이루어 . 진다  히와  같이 ◎를

 퉤◎를  엄격하게  구별하여  그뽀껸쟐로  운영하는  이유는  통화관리를 철저히

#·1 해  겋제의  ◎형을 , 유지하고  또  개인이나  기업이  ◎를  축지하지 못하토록

 사전에  막으려는  데 . 있다

, 한편  렷쵸◎교은  그로썬솎◎교꿰◎로  되미 . 있다  즉  자국인이  사용하는 화

 페와  외국인미  사용하는  화폐를  구분하고 . 있다  이는  일좀의  가격차별의 형태

 로서  외곽인과  자국인의  서펀  다른  수요의  가걱탄력성을  이용하여  점부의 수

 입을  극대화  시키려고  하는 . 조치이다 , 그러나  뿔◎◎의  존재로  의도한 만큼

 의  효과를  거두지  봇하고 . 있다

Reall  솔 ◎  멱시  ◎슬초볶 T  틸래 의  추츄하래  모형안에서  이해되어야 . 한다 전

 통적  루◎하래  처출초쵸 SIJ  뼘 ◎에서는  료츄을  톰한  신용대력시장이  유일한 금

 응시장이 . 된다  이것은  중앙게획당국이  통제하에  생산계획에  따라 금응기관을

 톰해  자금을  공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과  가계사히의  직접적인 대차관게

 가  금지되어  있어서  중권시장이나  화폐시장이  존재할  수  없기 . 때문히다

 은행을  통한  신움대루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행조직을  살펴 보아야

. 한다  전통적  처출초골  ◎춘플은  촌◎뽀츄이  랄권업무는  물론  신뚱자원에 대

 한  중앙통제를  위해  상밉금음업부까지를  수행하는 -  부 뽀퓨래◎를 채택하였

. 다  그리고  장기투자나  대뫼견제  등의  특수금응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국가

 소유의  발챠똔츄을 . 설져운영하였다  그후  개텨후  중앙은행이  갖고  밌던 상멉

 업무를  분리하여  기타은행에  주쓴 af 그군  팎뀨래◎를  유지하고 . 있다

 ◎틀초볶  쁘춘애서  째구는  볶죄똔◎의  갓똔띠라고  생각하여  쓸쭈에 대해

 째구를  부과하지 . 않만다  그리나  이것이 ·  토펼 탈 T  ◎과  쓸◎  툰블를 초래하자



1960  년  이후  자◎을  물질철 JLI  표 된  노동으로  보고  합리직  자본  배분을 꾀하

 고자  째구  뺄츤을 . 트입하였다

 껜출◎  찮슬초볶  쁘◎의 Re ff  ◎ 교◎ 룬은  생산게획에  따라  겸제내에 유동성

, 주입 , 즉  교칼를 ff  깠 하는  것에 . 불과하였다  따라꺼  중앙정부게획의 재정정칙

 체  종속되는  것이 . 특징이다 H3 H  료 교똘 뽄의  주요  수단은 H  퓨 쀼 . ◎뿔였다

 그리고  이러한  누단은  화계의  유통과정에  따라  각각 . 다르다 3fPT  쇼볶 의 ◎◎

 ◎교은 31J  ◎개하 에  의해 , 규제되며 PB  ◎하◎ 의  샬◎◎교은  련◎하래에 의해

. 팍제핀다  즉  기업부문의  화폐증가는  은행의  신용을  행정적으로 , 처리하며 가

 계부문의  화계공◎인  현급통화의  증가는  정기적인  저축드라이브  정책이나 임

 격한  잃팔통제를  통해서 . 상쉐시컸다  개쳐후  소련과  쿵국은 지◎준비뮬제도와

 할인율제◎  같은 1::  간접조절수 을 . 도입하였다

 ◎뿐은  경제효뮬성 , 향상  독진채산제 , 착림  자원절약체제  강화  등 기본겅제

 목괴로  하는  고건바초르의 .  경제개헉조치릎 금음부문에서  효촤적으로 지뭔하

 기  위하여 1987  년  펀면적인  팜음개헉을 . 판힝하였다  그  개져의  목표는 ,첫째

 모든  상업은힝  기능을  중앙은행인 Gofbank  천부터  력리되는 ff 그군 쪘츄뻔◎

 을 , 확릴 , 툴째  특수은행의  쑤를  늘려서  은행들  사이의  끌꿀을 , 촌료 , 낏째 신

 용배분에  있어서  논챠쏜퓨의 fE  포깔 , 긱출 , 낏째  상세한  생산게획을 수행하기

 위한  개별신웅계획을 .011  없 고  전체의 f2f3  ◎◎꿰 A 틀 . 둠이었다 , 그러나 경쟁

 은  극토로  제한푄  상태에  있고  저축은헝의  독짙적  지위파  실질적으로 유지되

 고 . 있다 , 게다파  번차계칙은  게속  자원배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 있다 그리

 고  상업적  기준에  의한  새로운  신용정책은  개혁의 f·1 여러턱문에  개혁이 되지

 않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 있다  그리고 H  렬의 T '  촌숲 ◎은 1980넌대

 후딴에 ff  걋 의  구뜰쳔을 ft  쏜 시키는  역할을 .했파

 추쁘  역시 1979  년  개쳐이전까지  전통적  처출초존체제의  개혁이전띄 소런힝

HH  초 꿰◎를  따라 - 투  최뀨퉤◎를 . 유지하였다 1979  년  이후 경제조정정피이

 추진됨애  따라  자팥동원의  극대화와  자팔의  효율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

 여  ◎젊퉤◎를 . 개괸하였다  그  개힉  내용을 , 보턴 , 칫째  종합은행의  억할을 해

 온  줌암은행인  중곽인민은힝물  업무띨호 ft  류뗘 화는 lleDill  ◎ ◎포 , 개편하고 둘

, 째  상언업부즐 A·1 쿵앙은힘에  분리하는  대신 A  또죄쮸의  촌뀨◎』군땀곯을 731



ft, , 셋째  행정저  직접금응조절수단을  줄이고  간접적  조절수단인  류해지 래◎

 와  츠똔주똔꿰◎의 4, 틀 , 넷째  기멉의  은행  의존도의  증가에  따라 대출채권

 의  건전화를  위해  기업에  대한  랐퓨의  논별료◎쟌쏜률 (flft, , 다섯째 자금배

 분에  솔끓밴◎을 Tflft,  그리고 , 여섯째  볼머니  ◎삿과  분톤올싻  둥  촐텨 및

 쓸◎◎쌌의  ◎◎ . 둥이었다 , 그러나  개혁의  부산물로  중국겋제에  나타난 초과

 수요의 , 상존  소비기금의  급속한 , 증가  기본  건설  투자  규모의 , 과다 통화발행

 량의  남발  둥의  요인에  의해 1984  년  부터  통화괭창이  나타나기 . 시작하였다

, 그리고  아직  가져체계가  ◎가에  의해  결정되고  자원도  국가에  의해서 배분

 할당됨으로써  가격이  자원의  흐름을  조정하고  있지  봇함에  따라 금음자원의

 배분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인  요소가  여전히  상폰하고 . 있다

ft  쁜은  아지도  개혁이전의  소련형  솔텨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

 에  전통져  처출초볶체제하의 H  킷◎솔텨 의  특징히  그대로  적웅되는 . 사퇴이다

 즉  숲◎래◎는 RH , 단일◎ 래◎이며  화폐유통이  철저히  현금유총과 무현금유톰

 으로  구분되어 . 밌다  금음톰화조절  수단도  계속  행정적  조치인  직접 수단을

 사용하고 . 있다  한펀  북한은  해방후  지금까지 3  차례의  화폐개혁을 . 하였다 초

 기에  중앙은행인  조선중앙은행과  건설자금은행  둥 2  개의  금융기환으로 조직

 되었던  은행제도가  현재 , 조선중앙은행 , 산업은햄 , 무역은행 , 따싱은행 금강은

, 행  조선대외보험회사  둥으펄 HH  ◎텨뺨 의  ◎가 fH . 딸 하였다  치틀초촌 ◎츳들

 의  겸제체제의  턴화와  개혁의  추세를  날 , 때  북한도  곧  이러한  상황이 닥친

 것이라고 . 예상된다  개혁을  단행할  검우  북한은  소련과  중국에서  이미 경험한

 사실물  따탕으로  사회적  비뚱이  적은  것을  채택할  것이라고 .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처틀초볶 RA  ◎뺍◎ 래◎는 f31 추츄췄  하태쁠펫밤채의  랸값에 따

 라  재정정쳐의  뭔만한  수싱을  위하여 n PB  쳐놀 히 에 . 쓸땐쑈이었다 , 그러나 이러

 한  재정의  종속져  위치가  가져다  주는  효과란  자원의 , 낭비  자금  흐름의 왜곡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줌앙게획당국이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경제성장의 둔화

 경제질서의  혼란이 . 야기되었다  이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소련과

 줌국이  ◎쌌뽄◎의 Jf3;  뿌를  일부  도입하고  있지만  린◎노의 T  촌초싻으로 인

 하여  교샬토◎과 1  메  따른  인플레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솔뼈쓸똔의 B frㄹ 에

f·1  있어 도 If  쌌우또인  요소가  여절히 . 남아있다



1.  ◎ ◎

 본  ◎촌의 1  ◎은  두 . 가지이다  하나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찮출초볶 르촌

 들의 k  뽄◎ㄹ ◎에  따라  치슬초볶  국가들의 00  ◎뻘◎ 래◎가  미떻게 ft엮 되어

 가고  있는가에  초짙을  투면서  처릅초볼  뽄첸렬퉤의  화폐금응제포의 발팔을

ffff  하고  흐것의  친반짙인 fff  밖 을  밖혀  네는 . 것이다  또  하나는 TH, 표 ,추쁘

 그궈고 It  ◎의 I~ItfaRef·11  샬 ◎를At H  톤 춧하는 . 것이다

 최근  찬촐초볼  뽀춧들은  ◎ ft  빨 글  보이고 . 있다  추◎에서는  둥소평 둥장

 이후 1979  널부터  지난 10  넌  이상  경제개혁을  실시하여  오고  있고 TH f·1◎ 에 는

1985  닐  고그따쵸프가  듬장한  이래  과감한  정치  겸제  개혁과 ft  뼈굳 를 추진하

 여  오고 . 있다  국가의  목료와  박전  방향  츠리고  기본겸제구조  측면에 급속한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 것이다  괄가의  득표는  더  히상  ◎◎의 ft고뚠

 와 ft  처출초볶 가  아니라  뽄◎의 H ·  주 딱과  보다  높은  초◎◎깍을  추구하는 데

 두고 . 있다  짰◎  옷곤  역시 T  쏠◎둔이기  보다는 ff  투쁠 인  ◎툰으로 00똔하고

, 있으며 3E  쵸보다는 lifuf 르 If  ◎을  쪘촌하고  있쓴 . 것이다

, 즉 )·1 과  압도적인  비중을  파지하였던 f·1 로◎똔에  ◎고끌과  렬찼으로 ff글

 의  치로이  증가하고  있으띠  경제져 S  므』◎흐 을  강조하기  보다는  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하띠  차◎과의  즐년과 ff  마쁘 쓸룰  확박하게  추진하고 . 있다

 한편  뽄◎볍갈는  ◎본지으펄  바뀌미  가고 . 있다  과거  중앙집권식 계획경제

 를  외찬하고  곤찼을  이용한  ◎『려촌◎을  곁제활동체  토임하고 . 있다 , 농부 노

, 동자  그리고  기업파  같은  생산단위에게  보다  많은  후걀쩔이  주어졌고 보너스

 와  이윤헝태의  화줴적 3f  겄가  제도화되어 . 있다 :fll at  ◎ 이긴  하지만  경제에 끔

 쫄이 rT 도입되밌으  직접적이고  행정찌인  통제에  간접적인  겸제  통제 형태포

 전환되미  가고 . 있다  요컨대  경제가  보다 · ft  곯 쩔 되고 , 롤굡 , ◎◎  째겪 둥이

 중요한  역할을  하개  푄 것이다

 이거한  상황에서  화게와  팜음의  역할이  영향을  받아 RH  길뺨솔 래◎가 변화

 하는  것은 . 담면하다  왜나하멀  ◎◎◎려은  뽄격의  촛붓과  랸털  흐리고 ◎토에



 레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 때문이다  그리하띠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른 RH  쟐굻◎ 꿰◎의  뻘룰를  ◎◎ ff·ff  하고자 . 한다

13  뽄씀인  ◎출초쵸 R3  ◎◎◎ 꿰◎쓴  중망집권  하래볶로안예시 이해되어야

. 한다  전통적인  치틀초퓨  ◎똔쵸텨래◎는  진  처음  소런의  달세비키  혈명 이후

 에 . 확림되었다  그  추  모든  ◎슬초볶르츳들이  이  모형을  그대로  따라 싶시하

 였다가  뽄◎  칼찰띄  핼랒에  따라  ◎쌌씬◎의  요소출  도입하는  방향으로 ft◎

 를 . 보였다  중국은 1979  닌  겋제조정조치에  따라  화게금응제도  개혁의 필요

 성에  따라  그  제도를 , 변화시켰으벼  소련은 1987  년에  획기적인 화폐금옹개혁

 을 . 단힝하였다  북한은 1984  닐 9  월에  쑴쁠팔을  공포하고  똔포뽄튜래◎를 도

 릴하고  ◎◎쇼쟌◎의  역할을  강화하는  둥 ff·  찔쑤  떨래를  도입하고  있으나 아

 직  화폐팜음제도는  전톰짙  처슬초볶  ◎◎◎면꿰◎를  그대로  유지하고 . 있다

, 그러나  합영법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소련과  중국과  같이 화폐금음제

 도의  개혁이  필요하기  때분에  장래에  북한  역시  화례금응제도를  개혁할 것이

 라고 . 예측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싱되미 . 있다 1  제 장의  ◎◎에  뒤이어 2제 장에서

 전통져  찮출초촌 T  뽄◎현꿰 의 ReeIJ  킷◎◎ ◎의  일반적  특징을 . ◎란하였다 제

3  장은 40  ◎ 의 R3  ◎◎◎ 래◎에  관한  것으로  그것의  변천과정과  개혁 , 테용 개

 혁후의  현존하는 , 문제접  그리고  그  제도의  장래의  전망에  대해서 분석하고

. 있다  제깊장은  추◎의 RH  샬◎◎ 래◎로서  역시  그것의 , 떤천과정  개혁 , 내용 개

 혁의 , 결과  그러고  전망  둥돌  분석하고 . 있다 5  제 장은 ft  ◎의 샬◎◎텨퉤◎에

 대해서  기술하고 . 있다  끝으로 6  장에서 ff  윳 과 T  찼 ☞을  다루고 . 있다

ll .  쌜◎또  처를초출 fn  뽄 뼘◎ㄱ』의  걋◎울렬래트의 」

 삘뚫 란◎

 처출초옳 RH  ◎◎솎 퉤◎는  쳐슬초볶  똔젠쁨래의  특징내에서  이해되미야 한

. 다  찮슬초볶  뽄팰랠친는 a!  ①썹똔 」 3~ If , 추꼿좌쩐 딴 똔젯램친 1:arf ②래 ft◎낄

, 하해뽄편혈친  ③처솔초볶  ◎쌌뽄펀멸꿰로  구분될  수 . 있다

 전통적  중앙집권  하래뽄펀◎래는  게획수저을  비롯한  모든  겸제적 의사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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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이에  펄요한  정럴의  흐좋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으며 T  끓껴◎은 중망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 특징이다  ◎◎띤◎의  소런과  중국  그리고 현재의

, 북한 , 알바니아  루바  등이  이  채제애  속한다고  널  누 . 있다

FEff 친 if ft 빈  하래뽄◎는  전통적  중앙집컨  하재뽄졌별꿰에  비해 겋제짙

 의사걸정의  중앙집중이  어느  정포  완화되어  있는  체제플 . 말한다  현재 ,유고

 헝가리플  제외한  대부분의  통구국가들이  이  체제에 . 속한다

 한괸  처슬초쏜  ◎싻뽄◎◎래는  뽄◎론쁠에  시장기능을  대폭 , 받아들여 국가

 게회은  트쳔뽀이고  생산닥쭌간의  기뽄직  조정이나  주요  개딸사업을 계획하는

 기능란을 , 닭당하고  기업의  경잉이나  일반상붐의 , 가격걸정  부역  둥은 시장기

 능에  맡기는  체제글 . 랄한다  이  체제에는  뮤고가  여기에 , 속하며 , 중국 ,소런

 헝가리  둥이  띠기에  전근해  가고 . 있다

 이  촐에서  논의하고자  하근 f4  슬초죠  ◎론◎려린◎는  주로  전통적 중앙집

 권 T  하린뽄잣땀퉜 의  ◎◎의  개혁이전의  소련의 #·1 ◎찔으펄  대부분의 ft슬초

 볶 .  국 가플미  자신의  겸제개떡이전에  추종했던 .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전통적

 촌옳촌쩔하래뱉친의  전형적인 RH  ◎◎◎ 꿰◎의  모헝이라고  할 . 수있다

1.  ◎뺨의 ◎뜰

. 가  ◎랸츄옮의 ◎앴◎

 마르크스는  쓸◎죠에시  ◎출초볶  처틀에  도닥하게  되떤 If  토◎추 의 초찮출

 규  왔◎꿰가  피배적  헝태가  되이  ◎◎가  집차  소멸되어  치출초볶는 화폐와

 판게먼이  뭄직인다고 . 주장하었다 ')  민◎  마르르스  후게자들은  이  이론을 바

1)  이겄은 K. HarK  의  화퉤이존파 . 구별퇸나  피이  화궤이론은  상◎생산이 일반차되는

 자본주의  겅제들  전제하고 . . 잇 나  그의  촤폐이◎치  기본쪄인  특징은 , 첫째  화폐클 하

-  니 의  가치를  갖는  상품으◎ . 본다  즉  차게가  가치가  없고  달순히  친환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천  간구되근  깃이 , 아니라 f.1 인간노동 fa  련런 이기  메뚠메  당연히 가치

 를  갗는 ,3_  강푼 로  과악피미야  한다고 . 강고한다 , 둔째  강푼이면서도  동시에  다른 상

 붐파  구떤되근  일딴저  능가물로꺼의  기궁을  사회겉으로  인정딴는  특수한 . 강품이다

 자세한  것은 Marx(1959, )  김수밍억 의  『가◎론』I ( )  상 을  참조할 .것



 탕으로  처틀초볶  찮를에서  상붐교환을  할  필요가  없으며  노동자에게  그가 제

 공하는  노동시간에  따라  소비재즐  직접 BB  규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국가재정

 수인  ◎토의  통일적 , 운용  생산수단의 6f 뚠◎ ffBB,  모든  소비재의  또◎와 토

 ◎에  대해서  국가  쳔래를 . 토퓨하였다  실제로  볼세비키멱명  직후 러시아에서

 ◎◎를  단게적으로  불물효환  방식으로  바꾸는  조치가 , 휘해졌으며 1920년에

 국영기업들  사이에  샷쓸에  의한  견제방식이 , 폐지되었고  그리고  똔쵸  역시 렸

 틴으로 4 . ◎ 을되었다  그러나  ◎똘가  얼는 fe  번 ◎톤  ◎찬은  초기의  소련 경제를

 크개 . 혼란시켰다  그리하여  마필네  볼셰비키정권은  쪄슬초볶 f·1  겅제에 도 걋뚫

 샀곯뜬  계속  유지된다고  공식져으펄 , 인정하였고  특히 2  제 차  대전이후 처출초

 볶  ◎◎에서는  뽄◎떠뽄의  껼◎와  퍼◎어  ◎◎의 #1  쌌 도  더룩  천옷되미 . 갔다

 사실  찮를초볶  ◎춘들을  보턴  여러가지  형태의  ◎◎가  존재하고  있었으벼 계

 속  딸전하고 . 있다

 ◎론가 f·1 겸제조직애  생성  밖전하게  된  동기는  물물교환의  불편함과 기굻

'  쭈 ◎을  극복하기 . 위한이있다  ◎◎는  상품교환을  하는  데  있미  시간과 노력을

 절감시켜 f·1 주면  그  효환을  츰쌌하페 . 해준다  따라서  찻◎는  상품교환의 발전

 에  따른 !Hr , ◎ 이며  비교적  박전된  란게의  상붐교환은  ◎◎의 f'fff3  려◎ 이 없이

 는 . 불가능하다  다시 , 말하면  교환히 Tt  츄 하는  곳이면  어느  사회이든지 ◎◎

 는  존재하게 . 마련이다  예외없이  처출초춘  ◎츱에서토  교환이  존재하기 때문

 에  ◎뜰의  ◎◎는  괵수 . 꿀가편하다 ikt  틉초볼  뽄겪에서  ◎◎는  상붐의 가치를

 표현해  주는  일반져 f  론』거 의 ff  래을  가진  특수한  상품으로 . 정의된다 ")

 왜  찮출초볶  사회에꺼토 arx  닌 의  찮슬초촌  뿌◎과는  탄리  상품의 생산과

 ◎돈이  필떤적으회  존재할  수  밖에 ? 없는가  이것은  어느  사회에시든지 자원

 리 ' ,  ◎◎ 탄 이  존재하기 . 때문이다  생산이란  회소성띄  존재를  완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 것이다  만일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  순간에  따라는  모든  것을 취한

 쑤  있다면  생산은  불필요하게 . 된다  또한  희소섣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밉이  필수  뿔가결한  것이며  이펏은  곧  경재적  분업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

2) Marx(1989, )  깁수행역 의  「자본촌」I ( ).상



 이 4·1  로  교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uT . 의 한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가 생산을

 지시하거나  자유시장의  누요가  생산을  지시하든  간에  노동의  전문화와 그에

 따른  교환은 .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경제적  회소성은  찮출초볶출들과 마르크스

 자들리  쿠장하는  것처럼 Tf6f 「추  처출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A  뗘 ◎

ff:  의  기단적인  것이기 . 때문히다 ') , 또한  소비재는  그  종류가  엄청랄  반만 아

 니라  로  사회의  ◎성원들의  촐륫  절◎가  끌뚠하기  때문에  결과적으포 국가가

 직전  소비재를  분배한다근  것은  매우  할려이  밤이  드는 , 일이고  다른 한편으

 로는  각  개인의  구매  선택  또는 ft  퉤 하게 . 된다  각  개인의  자유로문 선택에

 의해  상품을  구매시키겨뼘  서로  교환토록  해야  하며  그에  따라  가격을 배겨

 야  하기  때문에  이는  곧  ◎◎를  이움하여야 . 한다  사실  찮슬초볶  쳐출에서 국

 가와  협동체 , 사이  협동페들 , 사이  협동체들과  개인  사이에  생산불이  서로 유

 통  교환되고  있는 . 것이다 , 흐러므로 If  뺨가  겨출초분  쳐출에서도  필요한 것

 이 . 다

 쭐◎초촌  처틀에서  ◎틀는 ef  ◎◎ 으로 fa Jt  쌀 ◎의 , 수단  ◎◎의 빤슈추◎

 또는 ff, 의벼추  그리고 fR ( )  뽄◎렬 켤찼 촐뚠의 #1  ◎ 을 . 갖는다  마찬가지로 처

 출◎촌  사회에서도  여전히  상품생산과  상품효환이  아주  팡탬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  샨뺨가  존재하는  것은  필연적이고  위의  세가지  기눔을 . 수행한다 ")

(1) fRfteJt  ◎의 추뀨

 쳐틀초볶  떠춧에서는  국가의 , 계획부문 , 재정경제부문  그리고  각 상공업기

 업  둥도  모두  생산물의  가치를  계산하는  데  깃뻔를 . 사용한다 국민경제계획의

. 나  ◎뺨의 BE 겯  및 fft췄

3)  따그크스에게는  관멉이  세상의 .t  든  악중에서  가랑  본질적인  것이었다 마츠크스는
 사유재산에  대한 "'1 열망  분업을  유도힌으며  닥업은  계급차삘을  창출한다고 주장한

. 다 Struik, Dirk(ed.) "I ranged 피 Labur·," The Economic and Philosophit anuscripts◎
 ☞』1844 (Ncw York : Inter·it:itiunal Plll)li,fhers, 1964), r.136.

4) Misos, Ludwig von, rsocialism,,1 NtD· ffavtn : Yafe, 19221 ☞ 1951 : London : Jonathan
Cafte, 1969, p.) 64.

5) _9.( ), 쉐무차 오진웅억  『숭곽 , 사회주의경제론』 , 한팍경제긴춘사 199(), p.136~B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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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한균형은  실부  지표뿐만  아니라  ◎◎클  이용하띠  계산한  지표로도 표현된

. 다  그리고  생산수단의  생산넉야에서  ◎◎는  생산물에  지◎된  사회져 필요노

 동의  크기를  재는  척도로서의  역할을 . 한다  이  모든  것은  가치척도로서의 켯

 ◎의 Tf  해을 . 보여준다

(2)  ◎똔의 fr fa뼘 추

 이  기늠은  주로  소매상품  유통  방면에서 , 나타나고  국영기업들  사이에서 괄

 고  사는  형식으로  진힝되는 , 원료  자재의  곰급을  매개하는 . 기능이다 지불수

 단의  기능은  기밉이  재정부문에  넘겨주는  납세와 , 이윤  재정부분이 , 기업 쌌

HH  그리고  기타  사업단위에 11  ㅂ 럭하는 , 자금  은행이  국영기업과 집체경제단위

 에  대부하고  상환받는  자금  등떼서  털  수 . 밌다

(3) fl  ◎◎◎의 추똔

, 국영기업  집체경제단위와  노동자들은  일정량의  ◎뚠를  은행에 예금하거나

 자기  쑤중에  축적함으로써  쟌◎를 ( )  가치보장 축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 있다 개

 인  수중에  있는  샬뺨  추  일부는  지불  및  구매  수단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저축으로 . 한다  근본직으로 Rf  곤흘 ◎래◎가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

 을  늘리기  위해  저숙하지나  축저하기보다는  사고  싶은  물건이  부촉하여 소비

 할  수  없어서  남은  ◎꼰를 rl  장하는 . 것이다

. 다 ◎뼘◎교페린

 걋◎는  보통  ◎뺨의  섯굻에  따라시 . 정의된다 , 따라서  처출초블 체제하의

 찻◎의 , 정의  즉  어떤  금음자산을  ◎◎에  포합시켜야  하는가를  길정하기 위해

 서는  ◎뺨의  기능을  기초로  하여  처출초볼  체제에서  ◎뺨가  어띨게 유통되고

 있는가를  히해할  필요가  있다  치틀초볶 HH  캇◎촐 래◎는 (Dual그로채◎

System) . 이다  즉  ◎뺨◎교이  련촐◎교과 (  똔련솔◎교 예금유통  또는 예금결

)  제 으로  나뉘어  부분별회  엄격히  구별되어 . 있다 6)

5)  니골라이 , 슈멜레프  블라디미르  포포프 ( ), 공저 이익진역  『소련경제의 , 대변혁』 한국
, 경제신문사 1990, p.231.



 ◎솔』◎곯은 ·  가게◎뚠 애서  기넉적으초  소비재  유◎  독지온 f·1 위해 . 이용필다

 주민들이  상푼◎ ·-#nll 7·1  하 나  서비스를  받을  때애는  주◎  현팔으펄 · . 친 다 핀금

 유◎의 j·11  구 지  내욥을 , 럴면 ffii'fif,ff (  춥런늘 띠리가지  사용죠 , 지북 보떨표

 와  지팜의  잃금  및  지◎ ), 둥  르◎의 I~ff  ◎ ◎찰을  힐낄하는 74 ff (◎촐 굴 생착비

, 지◎  인금  틴  보조금 , 지불  논업◎로자들에 - 데친  힌금 ), 분깨등 .3.딘분쪄으

fl" HRT,) ◎ 밖 , 숱찻 HR 밖  사이의 ( f·i #·1  런◎골◎ 죄 애 의 , ◎뼈  기언에  대한 겋상

 비웅 , 현금지불  상업기된들에  의한  상굼판매  데금의 T- 은행입 )  ◎ 틀이 . 있다 ")

.1_ ◎◎  퇸  소득이  밌는  일턱  사람늘은  현글을  자유곰개 (은행당자예괌 저금소

 에 )  저◎ 으철  보유할  수  있고  또  그  혜팔을  미느  때라도  현곤으펄  따칼 수

. 있다 , 그기나  파게는  지축예금을  보유학  누  있지만  힐괌란이  지불누단의 역

 할을 . 한다  정◎가  현곤공◎의 il  제를  통하여  가능한  한  가게치 현틈보유를

til  한하러핀  하있지만  가계치  현캄과  예금사이의  교체는  밈릭하게 - .제힌 필 누

 근  없  었 . 다

 톤쩐◎◎교은  피밉과  정확  ◎룬애시 , 이루미진나  기민과 ( )재점당국 정◎ 간

 의  모든  거레는  츤팅떼왔치  펑패천 , 이루이지고  기입간  거래는  주로 ◎앙은힘

 의  구좌를  톰해 . 칭산퇸다  즉  국영기밈과 fi  체경제판쥐의  상품괴찬은 .T.대체

( )  비힐금견산 은힘게정 을  통해  이푸어지고 . 있나  기밉의  힐◎또유는 신질적으

 로  팔지되미  있고  헌감은  거의  임금지급을  위해꺼란  기업의  예캄에서 인출칠

 누 . 있다 · , 칙 견  기인톤은  여털의  자팔이  있물  김무  이들 T·:  ◎를  은행에 무이

 자펄 f'  예치 』챠 . 한다  기업◎은  난지 :.=  동보누에  펄요한  힌금탄을  갗고 있는

. 센이다  기밈의 ,  기타소비는  현팎없는  게산으펄  실시되는 . 것이다  제붐의 ·,11환

 에서  얹은  누익금치  치용정토◎  재치하고는 til 극  지은  자금짠이 .t 현괌으 남

 을  수 . 있다 ·)  ㄴ 머지  노특은  현팎징태가  아닐  게산짠으천 .  지출푄파 그것도 지

 정된  굡토 if  짙애  밈걱히  따라야 . 한다

 무진괌 )') 유통  현◎  뀨촌간의  상호  자용은 71 단 T-1· HR  ◎밖 플의  「허가」가있

 을  때탄  이◎이질  쑤 . . 잇 다  무필금  건제애  들이  있는  자금을  현곤으희 바꾸려

7)  리익 , 겅 .1  『가초 구비 .?r, 차페제  싸호◎피  학풀판사 , 펑안 1500,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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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는  아주  밈져한  왔제가  따르게 . 된다  이러한  제한이  밌다  하더라도 실제

 최는  무현금  유통파  현긁  유통을  완전  닥리시◎  누는 . 민다 e)  이러한 깃뺨◎

 교변갈와  ◎쓿의  기늠을  바탕으포  생각해  달  때  찮틀초볶  사회에서 찻탈로

 간주될  수  있는  ◎펀쓸◎은 , 럿◎고◎ , 촌◎고◎  ◎픔됐솔을  들  수 . 있다 그래

 서  자본주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Ml( + )  현급톰화 예금통화 과 M2(Ml+저푹예

)  금 의  개념리  사웅될  수 . 있다

 쩐솔◎교은  다시  자국인이  사용하는  킷◎와 f,:  외국 이  사용하는  ◎뺨로 구

. 별된다  외국인이  사용하는  ◎◎글  외화태환권이라 . 한다  이것은 외환관리를

 강화하고  국네유총을  억제하지  위하띠  자국을  방문한  외국인만 사용하도록

 만든 .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  현금유통추조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국인과 외국

 인의  서천  다른  수요의  가져탄력실을  바탕으로  가격차별을  이용하여 정부의

 수입을  극대화하기 . 위함이다 ") , 그러나  이러한 B A  차르◎뺨 ☞ 을  올리기 위한

 가격차별정◎은  의도한  만큼의  효과를  기두지  봇할  수 . 있다  오히려 그로◎똔

 ◎교친◎의  결과로서  정닥수입이  감소한  수도 . 있다 , 왜냐하면  가◎◎◎에 대

 한  암시장의  박탄푀  차◎걋뻘가  정력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린의 수중에서

 유톰릴  수  있기 . 때문이다 f·1 압시장에  일어난  저래맥띠  정부의  수입으로 갈

 수는 . 있다 , 그러나  그것을  쥐한  댑집행에는  많은  비움이 . 든다 to)

8)  기업체틀은  글음기관에  과잉  슥적된  예금의  일부들 , 랑려팜 , 임금인상  뭘급에 대
 한  여러가지  가금금  둥  현금으로  전환시키련  무현괌  자금이  현괌유통으로 넙어갈
 수 . 있다

 니꽐라이 ·  슈멜레브 블라디미츠  포포프 (1990), 공저 , 전게서 p.232.
9)  자국인에  비해  외국인이  상대직으펀  자국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가격에 데해서

 창대적으로  띠탄려적이기 . 때분이다

10) Yahalem, Shmuel B.,'The dual Cui·rency System in China : Cest and Benefit,'CAi-
ue,fe Sconomic ffuciirf, Spring 1991, p.73 ~81  을  찬조할 ,것



2.  숟철의 쭈◎

. 가  숲절의 깔◎

RH  숲 의  길해과  쩨◎은  치슬초촌◎래의 f·1 중앙게획보형안에  이해되어야 한

. 다  그 f·1  모힝안에 는  모픈  실물자원은  중앙정부계획에  따라 , 때력되혀 쵸턴은

 단지  기업의  추입과  산줄의  상세한  생산계획을  딴영하는  데 . 불과하다 이것은

 솔텨이  재정  생산계훠에  종속되이  있다는  것을 . 좌미한다

00  초 이란  자금의  유통리  이루어지는  과정을 .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유통이  잉띠자금을  갖고  있는  흑자지출단위초탁터  자금이  부족한 적

 자지출단위에게로  ◎텨◎갈과 HH  솔려딴 을 f·1, 통해  콕  직접◎텨과 간접솔턴의

 겸포◎  통해서 . 이루미진다 3  러나  처쓸초볶  사회에서는  자금의  유통이 중앙계

 획당국의  통제하에 HH HH  ◎ 빤 을  중심으로  하띠  미루어지는 HH  간접촐 이 거의

. 데부분이다  이것은  처틀초볶의  하래뽄◎에서는  모든  겸제활동은  똔를쑈 fH똘

(material balance)  ◎찬에  입각한  계획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nH  솔텨감 을 통

 하여  자금을  톰제하기 . 위함이다  모든  생산누단이 af 처출초촌  ◎◎로  되어 있

, 고  중앙집권적  뽄젠딸래인  ◎틉초촌  턴꿰에서는 e ·  라 히 래과  련튜래◎를 통하

 여  국가가  직접 1111  자원 분기능을  맡고 , 있으므로  히자올와  수익율을  매개로 자

 원배분기능을  수힝하는  자론주의하의 #E  출텨빤 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 것이다

. 나 촐쳐레릿

 전통적 3· T f·1  추뀨 ☞애쳐촐초촐랄래 에 는  본짙적으로  은행을  통한 신웅대부시

 장이  유민한 80 . 촐 올◎이다  이펏은 , 첫째  기업과  가게  사이에  직접적인 대차

 관계가  금지되어  있어서  가계는  기입의  중권을  구매할  수  없고  소비자 신용

 이  존재할  수 . 없다 fLl, 따라  증권시장이나  ◎틀◎쌌이  쫀재하지 , 않고 ,둘째

 중앙계회당국의  통제하에  샘산게회에  따라 RH  솔 쌌◎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기

. 때문이다 , 그러딘로  ◎출초곯  사회에서  유일한  금음기관민  은행은 중앙계획

 당국의  통제하에  다음과  같뜬  역찰을 . 수행한다 , 첫째  중앙계획  당국에 의해

 길정된  게훠에  따라  신탁자원을 . 때분한다  재정자금에  의한  중장기 기업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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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기업이나  가계의  일시직인  잉여자금을  재원으로  한 00  틀밸또 글솔을 공급

 하는 , 한편  자팜공급시  이자납부  또는  여타의  두대조건을  부과함으로써 개별

 기업이  보다  초뮬적인  기업찰동을  누행할  수  있도록  동기를 . 부여한다 ,둘째

R3 HH  ◎ 겉 은  제반 HH  솔 촌◎에  대한  길제서비스를 . 제공한다 , 싯째 은행신용의

 공여와  회수를  총하여  통화의  유통량을 . 조절한다 , 넷째  회계감사를 통하여

 개별기업들의  계획된  범위내에서  자산의  축적과 , 투자  물자와  임금의  치급 둠

 물  싶힝하고  있는가를  총제하는  동시에  목표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회계감사

 결과를  상력에 . 보고한다

 이러한  은행의  기능을  원만히  수햄하기  위해  개혁이전의  모든  처슬초곯 국

 가들은 - (monobank 뿌 뽀퓨래◎ system)  을 . 채택하였다 -  뿌 렸퓨레◎라는 것

 은  중앙은행이  랄권업무는  물폰  신용자원에  대한  중앙통제를  위해  ◎촌 RH◎

 찼꼰까지를  수행하는  것을 . 딸한다 , 그리고  장기투자나  대외결제  둥의 똔짰

00  ◎ 똔쏜를  담당하는  별토의  국가소유의  특수은행을 . 설려운영하였다  전체 은

 행조직은  하나의  중앙은행과  소수의  특수은행으로  구성되이 . 있었다

 다시  말하면  추큐◎퓨은 , 현금 , 신용  그리고  걸제의 . 중십이었다 중앙은행

 이  발권을  맡고 , 있으며  정부기관과  국가  기헙이  현재의  지출에  펄요한 금액

 을  초과하여  보유한  모든  헌금은  중앙은행에  ◎금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은행

 은  현금의  중심이 . 되었다  국가  기밉들  사이에  부채관계가  금지되어 f·1있어

 정부기된에  대한  대부는  은행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신용이  중심이 . 되었다 1

 리고  공공  분야안메서  최저  금액이상의  뽀픈  지붙은  은행구좌  이체를 통해서

 청산되기  때문에  길제의 . 중심이었다

1979  년  줌국이  개펴을  단행하였고 1987  년을  전후하여  소련을  비롯한 대부

 분의  찮출초볶  ◎촌들이 RH  ◎ ◎쳔을  톰하여  중앙은행  기능과  상업은행 기늠

 의  분리름  추진한으로써  종래의  뿌◎편쥬친◎는 6f 그군 (fWD-ti8f◎퓨래◎

banking system)  로  점차 . 개편되었다  그리하여  중앙은행의  주요  기능은 자본

 주의  국가와  비슷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 핀다 ①발권은행

 으로시  국가에서  통웅되는  ◎◎를 , 발햄하며  ②정부은행으로서  국가의 nee◎

 ◎을 , 수행하고  국고금의  출납  둥  국가재정에 , 용사하며  은행회계  및 통계를

 작성할  뿐만 , 아니라  정부를  대신하여  급과  외국환몰  보유하고  그것을 결제하



If

, 며  ③은챙의  은힘으로서  그  산하에  있는  자  은행들에  대해  루출려의 방댑으

 로  필요한  자팜을 , 퐁급하며 aRe HH  ④ 똔친쌨 으펄서  은행쳬금을  규제하는 랩을

 제정하고  신용을  통제하며  이자뮬을 . 걸정한다  그리고  일반기업에  대한 R3초

 찼쟌인  상밉은행기능을  다른  은링으로 . 이관하였다

3.  째구추과 ft  ◎의 fft췰

. 가  째구루의 fft퉜

 마르크스는  째구가  오직  뺨런을  착취해야  추출된다고 . 주장하었다 이러한

 그의  이론에 f·T 따라  치슬◎촌 f·1  토◎에 는  이자의  개념히  인정되지 , 않고 단지

 자본에  대해서  수수료만 , ◎과하였다  이로  인해 1960  년대초까지  기업들은 국

 가예산으로  부터  ◎재구 E  뜰◎ ㄹ◎을 . 받아왔다  그러나  이것은 생산성하락과

 자본낭비를  초레하는  펄과를 . 낳만다  그레서 1960  넌  중반이후  자본을 불질초

 표시된  노동으펄  파악하고  자본의  한리적  배분을  꾀하고자  자본사용프를 추

 가로  부과하는  이자개넘을 . 노임하였다  소련  얼 l~2%, , 동독 , 채코 헝가리

 연 s~7%, , 폴랄드  루마니아  연 8~9%  둥으희  자단주의  국가들의 이자뮬보

 다  대체초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 왔다

. 나  차◎의 fS췄

 ◎◎뽄◎에서  똔쭈은  외관시장에서의  수요와  공팝에 , 의해  즉  한  국가의 국

 제누지  사정에  의해  진정되는  경향이 . 있다  일딴적으로  그러한  환율은 관련

 경제의 , 물가수풀  즉 til  국 무역의  시자에서  보면  교◎의  떨펴온을 . 반영한다11)

, 그러나  ◎틈초볶 f-1·  래뽄◎에서는  환올을 .  실질지으 푼  중요한  펴할을  하지 못

. 한다  수출임은  계획과  미곯가지의  효율실  개산척도에  의해 , 결정되고 공식적

 인  환뮬은  통계지  추게에란  사용되고  있기 . 때문이다  개혁이전에 ◎식환율은

 판지  회계단위펀시짠  사용되었지  자원의  깨분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만

11) WilcBynEki, j., f'onruTufl'or ffurrrfrry f'corrmi',·f·, Lon,Bon : Macmillan, 1978,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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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와  팥은  것은  소위  가걱균둥제라고  불리우는 '  변동  조세  및  보조금 제

'  토 를  통해서  국레와  국외  가걱을  분리하는  추츄차래래◎에서의  전통적인 기

. 능이밌다 1")  이  기구하에서는  수입품  또는  수출품의  외환가격의  상숭은 조세

 나  보조급의  떤동으로  상쇄되었으며  그리하여  예산적인  효과는 , 있지만 국내

 가격  생산과  소비에는  아부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잎반적으로  공정환율은  장기간  안정되어 ,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외환시장의

 개입이  아니라  단순히  공식적인  선언과  비공식적인  외환거래에  대한 무거운

 벌과금의  부과에  의해 . 유지핀다  무역거래에  적웅되는  ◎출초볼 i  뽄 럴의 공정

 환뮬을  일반적으로  라◎옷쏨◎에  대해  과대평가되어 . 있다  이것은 찮출초볶

 교◎의 fS  똘 ◎ f3  「 똔와 3f 텨촌라  수입문제에 . 기인한다

 찮출초볼  트쑨들은  일반적으로  거래상대방간의  협정에  의거  환율을 규정하

 는  틴꿀뽄쭈래을  채택하고 . 있다  그러나  팥을초볶  쁘춘는  사실삳 f9  ◎ 쳔쭈래

 를  채택하고 . 있다  무펴거래에  적용되는  기본환율이외에  외국여헝자에게 유리

 하게  하기  위하여 If f3 욤볶  윤추이  무펴외거래  및  자본거래에 . 적용된다 히러

 한 ef 그군  변쭈래◎는  본질적으로  처출초볼  겸졔의  이뭔적  가격체제에 기인

. 한다  기본상업뭉  환율은  띠행자와  직접  관계가  있는  소매가격수준을 반면한

. 다  다른  찮슬초쵸  롬캇에  져용될  수  있는  비상밉용  환율은  양국간에 쌍무적

 인  협상대상이 , 되지만  서방  통화에  대한  환율은  찮출초볼  쁠◎에  의해 일방

 적으로 . 고정된다  이에  따라  처출초볶  각국이  자국통화의  촐  평가  기준을 가

 지고  있지만  쳔차◎교◎에  대한  환율이  일치성을  결여하고 uf 있으 교차환율

 도  상호 . 모순된다 1')

 특정  외국통화에  적똥되는  공정상업환율이  명목상으로는  단일환율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실제환뜰은  무역공단이  정한 보

 조금  및  과세의  그기에  따라  여러  가지가  될  수 .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쳐출

 초촌  뽄펜는  무역거래에서조차  복수환율제를  적용하고  있는 . 셈이다

12) Wiiczynski, J., , 전게서 p.176.

13) Wiltzynski,.1., , 전게서 p.176~177.



4. 출헐곰◎팎똔

. 가  컷뺨의 룰률

 찬틀초볶  랄래에서  똘뜰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퍼림  거래적 , 동기 예비적

, 동기  그리고  투기찌  동기에  의해서 . 수요된다 , 그러나  이자올의  개념히 잃으

, 며  사유재산의  소유가  금지되어  있고  유동성있는 RH  ◎ 쏠곁이  극히 제한되미

 있기  때문에  투기짙  동기는  거의  무시◎  수 . 있다 , 한편 Baumol  과 lsidler의

 거래적  또는  예비적  동기  보다는  단순히  소득에  따른 Keynes  의  거래적  및 예

 비적  통기에  의해서  럴유된다고  보는  것이 . 타당하다 1") , 그러므로 처슬초볶

T  궐래 의  캇◎롤꼿는  교환방정식을  사용한  고전차파의  ◎뽈수요함수로 설명

 된  수 . 있다

p·a
Md =

, 단 Md  는 , ◎뺨촐릇 p  는 fa , 곤 0  는 ·  차◎ 의 , 를  그궈고 V  는 . 유통속도이다

 이 f·1 식으로부  유통  덴  지불수단으로  쓰이는  걋뼘의  수요량은  현팜통화를 수

 반하쓴  재화의  배출액과  재화의 ffte  치  없쓴  기타  거래에서  지불된 3R◎뺨 의

 합계를  ◎◎의  추뚜 ·  ◎교 련◎로  나눈  결과에  의해 . 펼정된다  위  식에서 상품

 거래이외의 te  ◎◎올벼은  중앙  린  지방정부의  기업에  의한  자금수요가 포함

. 된다  그  가운데서  기업에  의한  자금수요는  기업이  비용의  지출과 매상금의

 수령시까지의  시간  간걱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의 . 수요이다 1')

 이러한  쳔뺨론륫는 rill #·1 절에  실명한  각각의  신벌◎교에  따라 . 다르다 RH◎

 틀◎이 , 헌금 , 요구불◎긁  흐궈고  저축예금  둥으로  그  범위가  극히 ,좁았지만

 이론적으회는  가계는  원하는  대로  ◎◎봇◎을  보유할  수 . 밌다  실불자산의 소

Baumol, W.J.,''1'he Ti·ansaction Demand for· Cash'An Inventor'y Theoretic Ap-

p.oath : eueferf.y Jeurnef o? fcoromirf, 66(Nov. 1952), F. S45~556. Laldler, Davif
., 도 rte femord Jrr JH uef ☞ . Tteerief eu  고 uidrute, 교 2nd fie. arper 보 & Row, 1977, p.81

~ 88.'

14)

IS) , 리뷘경 , 짙게서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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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는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  법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계저축은 RH  초 굘◎의 , 헝태  즉  거의  전부가  ◎뺨의 . 형태이다  이러한 점에

f'1  가게가  이움할  누  있는 50  돈버촐 쏠◎의  유동성은  놀다고  할  수 . 있다 그러

, 나  기업의 HH  촐 끌란의  유동싱은  매우 . 낯다  그  히유는 , 첫째  국영기업의 은행

 구좌는  기업과  해당정부부처와  팍동으로  보유되고  있다는  것과 , 둘째  그 자급

 의  용도는  지정되미  있어  다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멉격하게 규제되어

 있다는 . 것이다 , 그러므로  ◎뺨짢◎는  기업의  의사결정의  중요  사함이 . 아니다

 ◎려씁결에  대한  기업의  수요는  ①생산계획의  내용  ②예금의  유동성에 대한

, 불팍실성  ③재고량으로  환산한 It  ◎보유의  기회비용  둥과  같은  요인에 의해

 서 , 걸정되었는데  위의  히유들과  한께 RH  ◎ 쓸◎이  매력적인  실질수익율을 주

 지  못하기  때분에  기업에  ◎◎◎◎를  곽소화하려고  하는 . 것이다

H  ◎골륫콜  충족시키기  위해  ◎◎가  공급되어야만  경제가  균형을  이룰 수

. 있다  마르크스는 V  가  일정하다고  할  때  상품의 (q)  거레량 과 (P)상품가격 의

 길정하  선힝되고  이에 f·1 따라  유통에  펄요한  찻률로이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 있다 1")  통화의  공급은  중앙은행의  쏠려통화정책에  의해서 . 견정된다 HH◎ 이

 처출초볶의  줌앙계획모형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화의 공

 급  역시  그  모헝 f·1 안에  이해되미야 . 한다  기멈의  투입과  산출의  상세한 생산

 계뵉에  따라  중앙계획의  생산규모가  점해지면  거기에  따라  통화량이 결정된

. 다  처츱초볶떰테에서 HH  초 교캇보똘의  역할은  생산계획에  따라  곁제레에 유동

 성 , 주입  즉  통화를  공급하른  것에 . 뿔과하다

HH H  솔 고◎ 톤의  중접을  통화가치의  안정에  두고  통화관리와  동시에 임금관

, 리  물자관리를  병행  실시하고 . 있다  다시 , 말하면  종합재정게획과 물자생산게

. 나  좀찻의  쌀꼰과  숲절좃갉팠톤의 fft헤

16) Marx(1989, )  김수행역 의  『자본론』을  참조할 . 것 , 그리고  이와는  달리 고전하파의
 화폐수량실은 (MV=Pq)  교환방정시 메서 (V)  유통속도 와 (Q)  거래량 이  일정한 것으

 로  가정하고 · ( )  상품가 격 「 이  외력적으로  주어지는 (M)  화폐량 메  의해 결렁된다고
 보고 tl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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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을  결할시켜  경제전체의  식물  흐름과  쏠◎  흐름의  ◎힝을  도모하고 . 있다

 히같은 HHn  ◎ 툴은  전적으로  재정정칙에  종속되는  것이 . 특징이다

HH E  초 교◎ 톨이  재정정칙의  종속적인  역할에  불과한  것은  중앙은행이 행정

 기◎의  하나이며  수동직인  역할만을  누행하였다는  것을  시사하고 . 있다 중앙

 은행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2  제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생산과 수입계획

 을  수행하는  기업에  필요한  신움을  제공하쓴 . 펏이다  그  수입과  감가상각 기

 금을  점◎의  예산두퍼와  해당두처초  이전하띠  보든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

 출을  받으면서  기밉은  쿵앙은힘으로부터  기업◎동을  감독딴고 . 있다 중앙은행

 은  또한  껸제의  행정관리  측먼에서  쿵요한  멱할을 . 한다  중앙은행은 계획독표

 가  빗나가거나  게획  목표가 A·1  로  민치되지  않을  때  그것을  지직해 , 주며 이러

 한  상황들을  해소하기  위하미  기업의 00  솔 ◎곯을  가게의  초텨◎교과 엄격하

 게  분리하여  기엄자글의  용도별  사움에  대한  팜독을 . 강화한다

. 다 H  숲철좀◎ 굻의 폴닳

 로련  띤곯의 e  초턴교갚 졌의  주요  수단은 f'·1=efef . ◎톨였다  자본주의 사회

#-1 에  통화수요를  초과하는  통화걍의  증가는  전힝적으의 , 인플레띠션과 차입자

 와  대띠자  간의  대파관계의  악차를 . 초래한다  이와는  달리  가격이 통제되고

 외환작용이  제한되어  있는  찮틀초촌  사회에서는  과잉  통화증가가  그러한 효

 과가  툴닌  상품◎족미라는  경제의  초과쑤요를 . 낳는다 t")  그거므로 처틀초볶

 에서  이러한  과잉통화애  의한  초과누요  뚠제글  힝정적인  조치로 해결하려고

 하였  던  것  이 . 다

 ◎◎초◎캇◎로의  그러한  누판은  똔◎◎교곁틴에  따라 . 달랐다  기밉부문의 ◎

 ◎◎죠은  신용게획을  통해 , 규제되었으며  그리고  가계닥룬의  ◎뺨◎교은 럿솔

 하래에  의해 . ◎제되었다  신웅게획은  완전히  생산게획에 . 의존하었다 신웅게

 획은  팍 .  기업의  신용에  대한  계획푄  수요를  기초로 , 하고  기업의  신용에 대한

 계획된  수요는  전채  렬기띨  신용게획을  곁점하기  위하여 . 집계되었다 실질적

17) , 그거나 f·1  이 한  ◎과수요를 f·: 악묵  인플레이션이라  볼  수 .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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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펄  모든  투자는  정◎ f·1 예산에  기업에  음통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신용

 은  주로  단기이고  운영자본을  공◎하는  데  그  목적이 . 있었다 , 한편 발생한

 기밉의  이윤온  예산당국에 , 귀속되었으며  기업이  목표이윤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부족은  정부의  히전지출이나  은행신용으로 . 춤당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의  신용과  정부  보조간의  차이는  사실상 . 모호하였다  그리고 이것

 은  기멉이  사실상  엄긱한  예산제약을  갗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 의미한다

 현팜제획은  현금으로  이루미지는  모든  쵸려◎교을 . 포합한다  정뚜가 현금정

 책에  특히  중접을  두고  기밉부문에서  일어나는  ◎◎태쟌에는  특별한 신겸을

 쓰지  않고  가계부분의  ◎톤래쟐에  세심한  주의를 . 기울인다  이것은 현금만띠

 자유롭게  이용되는  구매력의  원칠으로  간주되기 , 때문이며  또한  행정적인 조

 치가  기업부문보다는  가계부문이  더  어렴기 . 때문이다  현급계획을 위해서는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통화의  중가  요민과  현금통화가  렸쮸래◎로  흘러 들어

 가는  요인을  명확히  할  필요가 . 있다  유통되는  현금통화의  중가는  임금과 봉

 금 , 지팝  집단농장  농루들의  사적  농지의  수확불에  대한  국가 , 수매 그리고

 가게예금좌  띤출로부터 f:: . 딸생 다  현금통화가  시중유통에서  뽄퓨레◎로 유입

 되는  겸우는  주로  가게부분에서  국가  또는  협동조합으즈부터  재화와 용역의

, ◎입  지축예팜의 , 증가  그리고  정부채권의  구입의 . 결과이다 , 그려나  모든 요

 인들은 R3  ◎ 퉤떨의  통제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메 H  교찻◎펄 툴은 주

 로  현금정책의  효과를  조사하고  계획과  파질이  생길  겸우  정부에 경계하도록

 겋보해쭈는  데  초점을 . 둔다  가계부분이  ◎◎쌀뚫인  현금통화의  증가는 정기

 쩌인  저축드라이브  정칙이나  멈걱한  임긁통제글  통해서 . 상쉐된다



111 .  ◎◎의 #iteee◎ 래◎

1. 1981~Ba  뚜  란◎◎의 ◎뼘출헌페련

. 가  ◎◎숲◎◎년의  착고  킬론  밀 뻔조

 소련의 t  ㄹ ◎◎의 RH  찻◎◎ 래◎의  특징은 1  제 장에서  논의한  내용과  거의 비

 슷하다  소련의  금음제포는 1957  년  개혁미전까지 (Gosbank)얼방국림은행 물

 통해 f·1 중앙에  통제되는 fR . 뿌◎ 츄래◎였다  이  체제의 at  초틉 은 중땅계회당국

 이  기엄이윤  및  가게저축을  중앙게회메카니즘을  통해  재투자하는  데에 있었

. 다  이 -  뿌 란퓨궈」◎의  촌찰는 1917  년  찮슬초촌  혁명직후  소련퐁산정권이 신

 용자원을  장악함으로써  신생정권의  권지기반을  다지고  중앙집권적 경제관리

 페제  착립하기  위해 . 창실되었다 1")  이것을  위하여  제정러시아의 중앙은행이

 었던  러시아국립은행을  점수하여 (People's 인띤은행 of the Soviet Federal So-

clalist Republic of Russla)  으호 , 개칭하고 1919  년에쓴  제정러시아의  모든 국영

 및  민간은행과  기타 ·  금음 신똥기관을  인민은행에 . 통합시켰다

1921  년의 f (new 꼰뽄겐 툰 economic policy)  의 50, 블  즉  시장지향적 관리체

 제로의  부분적  이행은  소련내에서의  은행활동의  재개와  통화개혁을 요구하였

 고  이에  따라 (1922 ), 러시아상공은행 년 (1923 ), 전화신움은행 년 중앙산업은햄

(1924  년』을  비롯한  여러  은행들이 . 실짐되었다 , 그러나 1920  년대  후반에 들어

f·T  재차  중앙집권화된  겋제관리체제로의  이햄은 1923  년  인민은행을 개칭한

 연  방국려  은힝 (Gosbank : the State Bank of the USSR)  으로  하여  금  국가신 용계

 회을  작성토족  하는  둥  국립은링의  돈점적  지위를  강화합과  동시에 다수의

, 금응  신용기관의  철폐를  가져왔으텨  상업신용  및  증권시장  활동을 일소하였

18) Condoldo, Mikhail V., ftr rrvirf finonriof ,iyrfen'Jff fewefopmenf oncf frfefienf wifA
fte Weffern Worfe, Ohio State University, 1986, f.24.



-  다. 

2  제 차  세계대진이후  국민경제의  국유화  비중이  ◎게  확대됨에  따라 19sf년

 에  이르러  금윰제도를 . 재정비하였다  개인자영  또는  헙동조파형태의 상업쳔동

 조합뜬행을  폐지하고  연방국립은힝의  지접을  연방  각지에  설치하여 소련내의

 모든  기업을  거래  대상으로  하는  영업활동을  수행토록 . 조치하였다 국가경제

 전반에  걸친  란기대출은  국립은행으로 . 집중되었다  일체의  기업간  거래는 국

 립츤행  계좌를  통해  대체젼제되었고  걸제자금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

 림은행이면서도  상업은힝업부도  겸하게  된 . 것이다 , 한편 , 투자은행 대외무역

 은행  빛  소련연방국가노동저출금고  둥을  정비하여  연방국립은행과  합께 국가

 소유의  깊데은행을  근간으로  하는  뽀◎래◎를 . 구축하였다

1961  년에는  국립은행에  통합되었던 (the 대외무역은햄 Bank for Foreign

Trade of the SSR, 긴 Vneshtorgbank)  을  분리 . 독립하였다  한괸  재정을 재원으

 초  한  장기  투응자업부는  정부개발기관인 (the 면방투자은행 All-Union Bank

fer the Financing of Capital Investments, Stroibank)  이  전담하도록 . 하였다 ◎

 를◎츄래◎는 1963  년까지  국러은행의  일부분이었펀  국가노동  저축금고로 대

 표되  었 . 다

, 한펄 197D  년대  이후  렘전체제의  종식으로  데탕트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소련의  대외경제정책이  변화됨으로써  소련과  서방국간의  금음교류가 활성화

. 되었다  소런은 2  제 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소련은행의  해뫼지접  개설보다는 소

 련게  은행의  현지떱인  설길을  직극  장려해 . 왔었다 1919  년  런던에  설립된 소

 련의  최초의  해외현지은행인 Moscow Nardny Bank, 1966  년  쮸리히에 설림된

Wozchod Handelsbank · 외  프랑크푸르트에  설립된 051-We$t Handelsbank  는 국

 제채권시쟝에서  서방의  수출업자가  소련의  무역공란  앞으로  발햄한 환어음을

 매입하거나  무역팜단이  밭행한  상업어음을  인수  또는  지급보증하는 업무를

 취 . 급하였다

 이와  같이 1987  년  개혁히전에  줌앙계획과  관리에  따라  모든  중앙  및 상업

 적  은행  활동은 Gosbank  에  집중되어 . 있었다  소수의 국가소유전문은행들은

 명확히  규정된  업무만을 , 담당하였으며  특정  기업과  자동적으로  연계되어 있

 었기  때문에  은행간의  경쟁은  존재하지 . 못했다 , 더구나  각  은행은 Gosbank



 의  직접적인  톰제와  감독을  밭고 . 있었다

. 나 출◎곰◎란톤

1  제 장에시  민급한  겄퍼린 1987~88  년의 =::  개혁이 의 H  교◎◎전 뽈의 역할과

 수단은 1930 T·1 년초◎  실시한  소련의  꿍앙게획또형안에서  이해되어야 . 한다

1 f·1  모형안에 는  모든  실붙자원은  중앙정부게획애  따라 , 때분되며 톰화금음정

 책은  단지  기업의  투입자  산출의  상세한  생산게획을  반영하는  데 . 불과하였다

 이것은  통화금음정채이  생산게회에  종속되어  있다는  펏를  의미하며 생산의

 ◎모가  톰화랑을  견정한파는  것을 . 의미한다 1")  줄앙계획에는  생산목표가 정

 해지고  그것이 , 사찌소비 ·at , 적소비  그리고  투자로 . 배분된다  실제펄 가격이

 고정되어  밌고 9.1 가처분소득  저축성향히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면  경제내의 펄

 요한  통화걍이  견정될  쑤 . 있다  이퍼림 #·1  소럴에 의  통화금음정책의  역할은 생

 산계획에  따라  겸제네에  유통성을  주입하는  것에 . 불과하였다

 전형적인  중앙재획  경제체제하의 n  솔◎교◎ 곤의  주요  수단이  링정적인 조

 치였듯이  개혈이전의 A·1 소련에  사용되었던  주요  수판  역시  행정적인 조치였

. 다 1981~198s  년동안  겋 ill  애  데한  신음은  생산의  연굄균  증가율을  악 3%포

 인트글  초과한  연굉균 8.7%  펄 ((  증가하떴다 교 3-1) ).찰조

 한펀  기민의  예팔도  엮시  이 '  기간돕안  상담치 . 킁가하였다  이것은  주초 건

 설부문에  대찬  신용착내와 .1_ 이  인찬 7-!  설  ◎쭌의  기첩플의  예괌히 증가한

 길  파이  었 . 다

 그래서 1986  넌  딱에  건설산밉에  지정된  화페중메  대력분의  자급이 행정적

 인  조치에  의해서 7·If,1 , 제 밌으며  긴설닥문의  신용도  행정적인  조치에 의해서

. 제거되었다 '  이겋게  힘정지으펄  퍼리찰  쑤  밖에  일는  이유는 2  제 장에서 민급

 한  것처런  기언예팜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 있었다  과러한 사싶

IS)  퐁차량이 (  생산 노근 )  뚤가 애  얼향을  미핀다는  화폐수량설자는  완전히  다른 것이

. 다  사회주치채제에서근  이러한  동화의 E,1:.4  백효과들  먼애기  위해서  화폐의 유통

 을 -  현캄우 통파  루힌늠유톰으로  인격하게 -'·r' =,1 분하  이놜화길  통화곰급정책을 ◎햄
 하는  것  이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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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어느  특정산밈애  기업의  과잉유동성이  존재할  경우  츠것은  그 재화시

 장만  게속  고져되미  있을  수  밖에 . 없었다 , 즉  어느  특정산업의 과잉유동성이

 다른  상붐  혹은  요소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일는  길이 . 없얼다

4H  출 의  겨◎  및 f3쟤(  료 3-1)

(  단위 :  연평◎ , 층가율 %)

191988

15.4◎

14.1

11.3

22.5

11.3

-6.8

46.0

13.4

15.3

13.5

20.0

10.9

-4.3

17.2

M2

-  가 fl

-기언

 총  신 웅

-기업

-가게

 턴◎  턴틴  스◎◎◎
4.2

-13.3

18.88.7

·  릎  처 : IMf', IBRn, OECD, RD, 료표 .4 Sfudy n? fftr ,fowief Sconomf, February 1991

2. 1987~88  주  ◎루띤갼의 쏠◎숱철뽄◎

. 가  쵸려제란의 류설랄

1987  년  소련  정부는  경제효율성 , 향상  독립채산제 , 팍립  자원절약체제 강화

 둥을  기본겋제목표로  하는  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조치를  금음부문에서 효과

 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면쪄인  금음개혁을 . 단행하먼다 2")  처음에  이 금음

 개혁은  다읍과  같은  목표를  갖고 . 있었다

 ①  보든  상업은행기능이 Gosbank  로부터  분리되는  이뭔적  은행조직을 확

2D) 립

1987  년 27  제 차  소런  공산당위원회의  결정과  그에  따른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린  관료회의의 (No. 포괴령 821)  「◎젼은빙제도의  개선과  경제효율의  향상을 위한

 은행체계치  자용강화쓱  대하여」에 .의합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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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특수은행의  수를  늘려서  그  은행들  사이의  겸쟁을 유도

 ③  신용  배분에  있어서  특수은행의  독립성  인정 ' , 위험올 , 이윤성 신용도

 를  바탕으로  일정한  이자율  규제  안에서  신용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

 ④  새로운  통제  누단의  도입 '  상세한  생산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개별 신

 뚱  계획을  없애고  전체의  신용한포제 .도입

 이러한  독표에  따라 (Gosbank)  얼방국립은행 은 , 발권  결제  둥 중앙은행의

 고뮤기능에  특화하고  통화신용정책  측면에서도  좀전의  동행지접물  통한 직접

 통제로부터  특수은행에  대한  뗘신할당방식으로  전환토록 . 조정하였다 좀래의

 투자은행을  산업별로  분할하여 (Promatroybank), 공업건설은행 사회개발은행

(Zhil$otsbank), (Agroprombank)  농공은행 의 3  개  특수츤행을  신설하는 한편

 데  외  무역  은행  과  소련연  방국가노동저  축금고를  대  외  겸  제  은행 (Vnesheckonom-

bank)  과 (Sberbank)  저축은힝 으로  팍각  확대 . 개편하였다  은행  국유제를 완화

 하띠  국영기멉  및  협동조한에  은행신설을  허용하고  대출실행  여부를 은햄이

 심사를  톰해  길정하도록  합으로써  은행경영의  자율성을 . 확대하였다 동시에

 협동조합  및  기밉들도  자딸적으로  은행을  조직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1990  년말  현재 250  개좌  상업은행  및  현동조합은행이  있게 . 되었다 2')

. 나  숲쳐깔떼의 뜰글

(1) 73#4SSfR (the ◎ 르촌쏜퓨 State Bank of the USSR, Gosbank)

1921  년  설릴되머  현재까지  지속되이  온 Gosbank  는  소련의 중앙은행으로서

 유일한  발권은행이며  통화  신용의  관리  및  규제자로서의  책임에  있어서 서방

 측의  중앙은행과  유사한  려할을  수행하고 . 띤다  즉  톰화유통  및 신총체제의

 중앙계획관라를  감독하고  통화금응정책의 , 규제 , 걸제  빛  현금운용을 제공한

. 다  또한 G09bank  는  차입자에게  적용되는  대출운움조건과  겸제적 제수단을

. 걸정한다  다만  국릴은행은  소련자료회의의  직속으로  되어  있어 , 신용계획 현

21) OEtD,'The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ial Situation of Eastern Europe in 1985
~ 89,'fiuerlcief ff ?frf ☞ rreucff, No.45, Feb. 1990,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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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나  예금히나  대출금리의  변경  둥에  있어서도 소련각

 료회의의  승인을  딴아야 . 한다

 대외겸제적  측면헤서  국런은행은  국가의  통합적인  외환정책을 , 추구하며 루

 블화  대  외국총화에  대한  공식환율을  결정하고  소련내  외국은행 대료사무소

 설립에  대한 f.:  가띠◎를  길정하여  기타  그의  권한내메서  대외경제활동과 관

 련된  사항을  결정할  수 . 있다  곯립은힝은  현재  소련내에 15  개의  지점를 갖고

 있 . 다

(2)70# ·  ◎ 』%출옷촌슬토주군

 주요과언은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특정산멉과  활동에  대출  및 투자자본을

 제공하고  국가의  경제사회개발에  데한  계회의  실행을  돕는 . 것이다 전문은힝

 은  원래  특정산멈을  위해  설정되었지만 1989  년3  꿜이래  고객의  선택에 대한

 제  한이  없이 . 졌다

 ① fi(the 라차뽄◎쪘 Bank for Foreign Economie Affairs, BFEA, Vnes-

heckondmbank )

 대외경제은행은198f  닐 10  월6  일의  소련정딕  결정에  의하여  이전의 소련대

(Vneshtorgbank)  외무펴은행 을  기초로 , 성렬된  소련  은행체계에서 국제겋제관

 게를  전담하는 f·1 은행으로 Gosbank  에  의해  감독되는 . 주식회사히다 1988  년 1

 월 1  일에  소련대외무역츤힝의  채부를  완전히  인계하여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 독저채산제 , 외화자기보전제  자기자금조달제로 . 운영된다

 특히  소런의  수출임둥  대외거래와  관련된  태환결제업무를  수행하고 국제외

 환  및  신용시장에에  팜띠하여  통화재원에  있머  국가의  펄요를 , 충당하며 외국

 기업과의 (joint 한작사업 venture)  의  팡설  둠도 . 지원한다  동은행은  또한 대외

 지불떱무  뿐만  아리라  대외경제활동에  관여하는  기업  및  조직에  대한 신용제

 공을 (self-support) 자기지원  빛 (self-financing)  자체자곯조랄 원칙하에 수행한

. 다

 ② (Industrial 고보발◎꼈퓨 Construction Bank of the USSR, Promstroy-

bank)

 공업건설은힝은 , 중공업 , 긴실  수송  및  통신과  관련된  산멉  및 국가공급배

 분위  원회(the State Committe for Supply and Distribution-  원  재  료  및  기  타 투



 입요소를  국영기업에  할당하는 )  정부기구읽 산하의  그룹을 . 지원한다 동은행은

 재정자긁의  교닥창구역할과  더불어  자체짙으로도  데부를 . 행한다  현재 소련내

 에  약 6000  개의  지집을  거느리고 . 있다

 ◎ (the ◎고◎◎ Bank for Agricultural Industries of the USSR, Agro-

prombank )

 농공은행은  자본투자에  대한 (  금믐 재정자금의  응자와 ) 대부  린  신용을 제

 퐁하고  농공폼플레스의  기입과 , 조직체  소비자젼동조합체제를  위한 겯제업무

 를 . 수행한다  통은행의  활통은  농퐁콤플레스의  기업과  조직체의  발전을 위해

 할당된  재원의  효과적  이용을  제퐁하는  데 . 있다  현재  전국에  걸쳐  약 3,300

 개의  지점을  갓고 . 있다

 ④ fi(the 치출녀뽄뜰 Bank for Housing, Communist Services and Secial

Development, Zhil$otshank )

 사회개박은행은  지방자치주의 , 서비스 , 겉◎밉 , 국가소매무역 , 주택  팡공 및

 개인서비스의  영역에  있미서 , 신용  자금지원  및  걸제엄무를 . 수행한다 개인

 노동활동의 , 개박  협동조합내트워쳐의  개딸  및  그들의 ·  물질적 기술적 기반의

 창출토  동은햄의  중요한  기능의 . 하나다  현재 447  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 있다

 ⑤ (Persenal ◎블요츄 Saving and Credit Bank, Sberbank)

 저축은잉은  딸달핀  저◎사무소  조직방에  기초를  두고  일반인을  위한 은힝

 서비스를 . 제공한다  즉  곽가네의  소매은행조직을  운영하면서  일반  개인 고객

 을 (  위한 필요한  겋우  조직  린  기관에 3·H ) 대 서도 , 비현급거래  현금결제  및 회

 계서비스를  제퐁할으로써  소치저축  및  국내신용을 . 담당한다  동은행은 또한

 국채의  발행  및  상환을 , 조장하며  아울러  소비자데출노  실링하고 . 있다 전국

 에 4,100  개의  지점을  갖고 있다

(3)  ◎뜰  찢 곤◎◎◎갠츄

1988  년  개혁  이후  소규모의  협동조합은행과  상업은행이  조직되어 은행업무

 즐  해오고  있으나  데부분은  팍히 if  소 모펄서  전체  신똥랄링의 2%  정도에 지

 나지 . 않는다  그◎의  찬동은  국가은힝의  놈재를  받으며  은행경영진의 자져에

 대한  엄격한 all  규 가 . 있다

 그러나  상업  및  협통코한은밈은  겋쟁과 (Self-sufficiency)자기충당 뭔칙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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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되어  뽀츄퉤◎  개편의  가장  혁신적인  요소를  나타내고 . 있다  이들 새로운

 형태의  은행설림이  인가됨으로써  대고객서비스에  대한  겋쟁이  조잠되고 있는

 것  이 . 다

 상업  및  협동조하은행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금응지원도  받지 . 못한다 그들

 은  닥과될  상멉적  조건뿐만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기를  원하는  상업의 형태

 및  크기의  결정에  있어서도 . 자유롤다  그들  업무는  리스크와  수띤성에 기초하

 여  수햄되며  정부계획에  의해  영향을  받지 . 않는다  이들  은행은  그들 볼◎찰

(parent erganization)  에  대한  금옴서비스룰 . 제공한다  이와  같은  식으로 그들

 은  산업의 , 특정분야에 7,1  특정 업과  특점지역에서  업무를 . 수행한다 상업은행

 과  협동조합은행은  소련레에  지접과  방계획사를  설려할  수  밌지만  그들의 활

 동은  여전히  지떡적인 f·1 데  그치고 . 있다

 협동조합은행히  주로  기업이나  현동조합들의  느슨한  연합형식으로  최소 자

 본굼 50  만루블로  결싱되는  반면  상언은행은  보통  허◎나 Sf  값뼘뻐에  의해 적

 어도 50D  만루블이상의  쓸◎촐으로 . 실비된다 rr)  비록  양자가  모두 순수사업적

 베이스로  운영되지만  상업은행은  관계부처와의  연관  등으로  주로  부처의 프

 로젝트  역할을 . 수행한다  금번에  통과된  쏜요쥬찰은  협동조합은행에  대한 별

 도의  규정이  없이 40  취◎츄래◎를  국가은행과  상업은행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 . 다

(4) ef ◎빨 뽄퓨

 ① IBEC (International Bank for Economic Cooperation)

1963  년에  설립된 IBEC  는 CDMECDN  구성원  국가간의  다각적 , 결제업무 무

, 역촉진  일반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 한다

 ② ItB(International Investment Bank)

1970  년 COMECON  회원국의  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lIB  는  쳐출초◎ 국가만

 을  위한  집합적  신용기구로서  가맹국의  자뭔개발  및  공동프로젝트의 투음자

 를  촉진하며  나아가  처틀초출  경제이상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 . 다

22) IMF, IBaD, OECD, EBRD, f Sfody of fAe Sew;of Sconomf, Feb. 1991, vol. 2,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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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쟐보 핀쟌챘퓨

 현재  서방에는  소련은행  및 (  기구 주로 (FTO)  대외무역기구 의 자본참여에

 의한 7  개의  소비에트  소유  은행이  진출해 , 있는데  이들은  주로 서유럽국가와

 소련과의  대외무역금음에  참여하고  국제지불업무를  취급하는  서방은행에 의

 해  통상  제공되는  여러가지  상밉금응서비스를  제공하고 . 있다

 이들  은행의  자본스톡은  소련기구에  보유되고  있지만  자금원천의 대부분은

 소련밖에서  이루어지고 . 있다  진출지역의  법령하에  완전히  공인된  예금  빛 신

 움기관으로서  이들  은행들은  수년동안  여러가지  통화형태의  예금을 수취하여

. 왔다

 대외겸제은행을  중심으로  소련자본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소재은행은 다음

 과 . 같다

BFEA rl  점 (Zurich)

Moscow Narodny Bank(London)

. MNB rl :9 (Singapore)

- Eurobank ( Paris)

- Ost-West Handelsbank AG ( Frankfurt)

- Donau Bank ( Vienna)

- Ea$t-We$t United Bank SA ( uxembourg)ㄴ

- Bulgarsovinvest( Sofia)

 이들  은행은  주재국  법룬에  의하여  상먼금음  취급은행으로 설립되었으며

, 현지대출  서방정부발링의  우량증권  및  지방채  매입이외에  소련의 금매각을

 담당하는  데리접업무도  수행하고 . 있다  특히  이  중 MoscowNarodny Bank와

Ost-WestHandelsbank  는 , 국제통화 , 외환  채권시장  특히 Euro-currency시장에

 서  주요한  딜러로  활약하고 . 밌다

(6) f39PT ◎ ◎◎쵸』군

 소련에는  현재  대부분  유럽계를  중심으로  한  약 40  개의  서방은행이 모스크

 바에  사무소를  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 있다  그러나  소련진출 외국온

 행의 , 대출  예금수취  낀  지급  둥  정상적인  상업업무는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

. 다



30

·  뫼국은힝대표사무소의  주업무는  자국  기업가의  소련관사 , 면담주선 회의개

 최  및  시장정보  제공에  국한되고  있으나  서방기업에  의한  소련내  최종 소비

 자와의  제한된  접촉기회와  소련내  특정기칩의  수입필요성  및  수출능력에 대

 한  평가의  미려뭄을  고러할  때  외국은행사무소가 , 수집  제팜하는  정보는 본국

 은햄  및  고객에  유용할  수  있다고 . 하겠다

, 한편 19ag  년 10  뭘경에  모스크바에  서방 5  개  은행이  참여한  최초의 합작은

 힝인 (International 『괄제모스크바은행 o$cow 씬 Bank, Intermoscobank)  』이설

 릴  되  었 . 다

 자본금 1  억루블로  운영되는  동은행의  출자비율을 , 보면  서방은행인 Banca

Commerciale Italians(  이  태  리) , Credit Lyonnais( ), 프랑스 Credit$tanstalt(오스

 트리 ), 아 Bayerishe Vereinsbank( ), 서독 Kansallis Osake ankky(  『 핀 )란드 둥히

 각각 12%  씩  촘주식의 60% , 를  소련의 Ynesheconornbank( ),대외경제은행

Promstroibank( ), 공업건설은행 Sberbank( )  저축은행 둥 3  개  은행이 40%  를 출

 자하고 . 있다

. 다  숲철◎로의  초롤 왔찼

t  ◎틀초ㄹ ◎  찮◎을  두  국면으로  구변할  수 . 있다 1987  년  중반에서 1988  년 B

 뭘까지를 1  차 , 국면 2  차  국면은  그  이후로  점할  수 . 있다 1  차  국면동안 5개

 특수은행이 Gosbank  의  모든  상업적  은행  멈무를  이양받고  정부의 출납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 되었다  이러한  제도변화에도  불판하고  명시된  복적이 개혁

 의 1  차  국면동안  모든  접에서  거의  실행되지  않은  채 . 있었다  가장  줌요한 것

 은  실질적으로  모든  상업적  은행업무가 Gosbank  로부터  특수은행으로 히양되

 고  그것의  수가  쿵가했읍에도  불구하고  겸쟁히  강화되지  않온 . 점이다 이것은

 엄격한  부분별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은행조직 . 때분히었다 , 더군다나 신용

 배분은  앞에  언급한  은행간의  취약한  경쟁과  각  특수은행의  각  해당 정부부

 처에의  종속성  때문에  이윤성과  신용도를  거의  강조하지  않은  채 실짙적으로

 는  행정적으로 . 이루어졌다  끝으로  전체개혁과정의  일관성  결여는  신용 점책

 의  효과를 . 갑소시켰다  특히  가격  개혁의  지연은  금음  기준에  따른  대부룰 제



 공하는  업무를  심각하게 . 왜곡시켰다

2  차  국면에서는  협통조합에게  은행을  설림할  수  있는  권한을 . 부여되었다

, 그리고  국영기업  역시  그들  자신좌  괌응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

. 졌다 , 그러나  가계예팜이  저푹은힘으로부터  빠져나와  새로  생겨난 상업은행

 으로  옮겨가는  것을  둔화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후에  상업  및 협퐁조하은행이

 가계예금에  지괍하는  이자율을  저축은행의  이자몰과  같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이자율억제정팩을 . 실시하였다 f') , 한편  정부가  저축은행의  저축예팜에 대한

 정뚜의  압묵직  보장물  해주지만  상멉  띤  협동은힝의  예금은  보장해주지 않았

. 다  이러한  조치는  가계부분의  금읍적  영역에서  은행간  경쟁을 . 감소시진다 f')

 이러한  개혁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고팔하면  다융과 . 같다

(1)  틈 쏙

 개혁츤  주펄  상업은햄의  생성의  견과로서  기업과  가계부문의 금음유통에

 겸쟁의  요소를 . 가져왔다 , 그리나  경쟁은  상밉은행이  가계예금에  지불할 수

 있는  이자율을  제한하는  팍제뿐만  아니라  대형은행인  특수은행의  부문별 조

 직  때분에  게속  제한되머 . 밌다 , 게다가  특수은행의  신웅활퐁이  게속 전체의

95%  를  차지하고 . 있다

(2)  초혀쓸◎의 ◎회빤

 개혈기간동안  긁응자산의  유퐁성이 . 증가하떴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다른

 기업의  자금띠 fH  삯 됨  수  있는  경우가  증가하였고  띠거  기업이  퐁동으로 보

 유하고  있는  예금이  쉽게  현금화될  수  있는  데 . 있었다 , 게다가 상업은행이

 가게  에글을  유치할  쑤  있재  하띠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 허용하고  가계 역

 시  적미도  이곤찌으로는  상업은행  또는  됐또  협동조한의  주식물  구임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은행을  실립할  수  있도록  허웅함에  따라서  두개의 화폐유통

23) , 그러나  상업은행은  이자운규제를  우회하는  방탭을 . 개발하였다  즉  예금에 특별브
 레미엄을 , 제공했다던가  추칩을  해서  추철에  당선핀  예금에는  최고 25% 이자윰

 을  지  급하였 . 다

24)  예금려을  상언은행의  자◎금에  곽한시키는  다른  조치토 . 있다  딱재훈과 ,신영재
, 「최근간련경제개힉관련법렁집」 , 대외경재정◎연구권 1991  널의  은행관리법령폴 참

 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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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의  인위적인  방해요소가  감소되었기 . 때문이었다

(3) RH촐 밖◎

 은행부문헤  자뭔  배분의  보다  활발한  역할이 . 주어졌다  국가륵수은행은 신

 용한도내에서  게회목죠에  따르기  보다는  보다  상업적  복적으로  대부할  수 있

 게 . 되었다  상업환행플은  주로  수익성과  신용도에  기초를  두고  대부를 하게

, 되었으며  비록  소규모이긴  하지만  상업은행들도  가계  부문의 금음기관으로서

 활동하기  시 . 작하였다

(4) RH솔 곪찼

 은행간의  화폐시장이 . 실림되었다  국가  특수은행은  적어도  원리상 상업은행

 을  포합하여  서로  빌러주고  빌릴  수  있게 . 되었다 , 그러나  증권에  대한 시장

 은  게속  존재하지 . 않았다

, 그러나  경쟁은  극도로  제한죈  상태이고  저축은행의  독점  지위가 실질적으

 펄  계속  유지되고 . 있었다 , 게다가  연차계획은  계속  자월  배분에  중요한 역할

 을  하고 . 있었다  그리고  럴다  상업쪄  기준에  의한  새로운  신용정책은 개혁의

 여러부쭌에서  아지  개혁이  되고  있지  않아  제기능을  발휘하고  일지 . 못하다

 특히  가격개혁이  의사길정의  분권화에  비해  훨씬  뒤떨미져  있어서 통화신용

 정책의  간접적  수단인  이자율의  효과를  삭감하고  밌는 . 것히다  이러한 개혁의

 ◎완전싱은 1930  턴  후반에  화폐적  불◎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 낳았다

. 라  숲절죠◎랸됐의 텄교

 쓸◎띤◎에는 fSfH  의 B  곯가  초과되는  경우가 . 많았다  이것은  대부의 홍액

 이  신웅게회과  차이를  보잎  때  이것이  탐지할  수  있는  정◎한  장치가 부족했

 기 . 때뚠이있다  특히  기업에  대한  신용이  계획된  것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겸

 우가 . 땁만다  이것은  력분적으로는  계획이윤과  싶현이윤의  차이가 자동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 보전되고  또  주요  기업이  보다  많은  신용을  은행으로부터 쉽

 게  얻을  수  있었던  데  원인이 . 있먼다  달리 , 말하면  다른  기업의 신뭉배분을

f·1 감소시켜  전체신용과잉을  상쇄시키는  잠치가  부족했기  때문에 차래르◎띤

 노의  ◎는깨쟘가 . 초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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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후  자  시장리  상호  얼게싱이  개선되미  한  상품시장과  요소시장에서 초

 과  수요가 1  박싱 하였을  경우  그펏이  뭔게  다른  시장으로  이동할  누  있게 되먼

. 다 , 또한  재정에서의  곤응의  먹할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활동적인  통화 신용

 점책을  필요로 . 하였다  그리하여  과거에  재정정칙의  종속직인  역할로서 생산

 게획에  필요한  통화량을  공괍하는 fLl 역할에 uf  솎텨 뚠의  역찬이 , 첫째 흐쳔뜯

 ◎의  뜰쓸을  유지하는 , 것과  툴째  실질적이기  보다는  아지포  띠론적이기는 하

 지만  보다 3  루뿌인 fRfeBf  쓸 「을  보장하는  데  중접을  두는  깡향으로 수정되었

. 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특수은행은  위험성과  수익성을  근간으펄  하는 금음의

 기쿤에  따라  데출을  할  수  있게 . 되었다  금음정책의  역할이  수정되었기 때문

 에  신웅게회의  성걱  익시 . 떤화하였다  개헉이전과는  달리  신용계회은 기업의

fll  출수요와  ◎◎◎분의  적자클  겅제의  나머지  닥문의  저축으펄 균형시키고자

. 하였다 , 따라서  ◎찌하래은 ff  트젼 인  뽄◎똑◎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게된

 펏  이 . 다

 팎읍통화조절수단  엮시 . 변화하었다  개혁전에는  행정적인  조치에  의한 신웅

 정칙의  수량적  관리가  쭈요  ◎단미었던 , 딴면  개헉후  새최뚠  지접수단들이 토

. 임되었다  그것의  적욤은  은힝힝내에  따라 . 달랐다  국가소유  특수은힝에 대해

 서는  두가지  통제수단이 . 사용되먼다 T")

 ①  각  은행의  신용한도는  총  신용계획안에서  경제부문들의  신용 수요를

 추정한  후 . 결정된다 ·1 , 그ㄹ 나  은행랩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부한정  한 신용총

 급이  가능한을  알  쑤 . 있다  특히  은행이  계획보다  많은  예급을  착보했을 겸우

 은힝의  신용한도◎  초과찰  수 . 있다  이것은  계획푄  것보다  쪄은  예금을 확보

 한  은햄도  여진히  원래의  신용한도를  채울  수  있기 , 때문에  보다  많은 자원을

 또은  은링은  신용을  공괍함에  타라  전체신용창조를  통제하지  봇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 있다

 ② Gosbank  의  재긁응  쿼타는  각  은행  자원의  예상되는 , 중파  은행  똥 신

 용공급의 , 증가목료  그리고  예금과  대출의 (maturity 만기길합도 match)  에 따

 라 . 길정된다  재금응  이자뮬은  은행에  따라 . 다즈다  재금음  끽수가  중가할 수

25)  소럴의 , 은행팥리갭  박제훈파 , 긴영재  전게서를  참조한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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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그것의  이자뮬은 . 높아진다

 특수은행에  대해  이같이  직전수단이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상업은행에 대

 한  팜음통제는  간접  수단에  보다 . 의존한다  처읍에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통제

 가 . 없었다  나중에 5%  의  법점지팝준비금제가  도입되었는데  그것이 1990년

10  월에는 10%  로 . 올랐다 Gosbank  에  의한  재금음은  극히  제한된 끽수일지라

 도  역시  이음될  수 . 밌다  한편  은행의  건전성을  위해  자본과 ,부채비율차정

, 최저자본금제  고객 1  민에  대한  최고대출한도  둥의  규제가 . 적움되었다 2")

. 마  ◎부쟌의  좁찰또딸 ,삐틀

 불완전한  연속적  개헉이 1980  년대  후반에  화폐적  불균형을 . 초래하였다 기

 멉부문에  주어진  자율성으로  인하여  자원이  정부당국으로  귀속되지  않고 기

 업으로 . 돌아갔다 , 특히  기업은  많은  자기  소유  자금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  기헙의  투자메 . 자금조달하였다  이러한 비대칭

 져  분권화  과정으로  맡미참아  기업소유자급의  삯쟤이 . 증가하였다  그 결과로

 서  자원의  싶질적  화폐화가  급속히 . 증가하였다  이러한  충걱을  상쇄하고 정부

 자금에  대한  수요의  중가를  줄이기  위하여  정부는 1980  년  후반에  기업에 대

 해  보다  전반져인  팜응조치로서  긴축신용정책을 . 취하였다 , 그러나 기업부문

 에  대한  신응이  상당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내  순신움은  계속 급

 속히 . 증가하였다  이것은  주로  적자  재정이  화폐화된  것에  원인이 . 있다 또한

 기업의  내무에  생성된  자금의  급속한  증가는  정력에  의한  신용감소를 상쇄하

 고도  남아서  기업사이에  과잉  유동성을 . 초래하였다 , 그리고  이것은  실질 소

 비의  증파뮬  이상으로  자율기업들의  임급이  계속  상승하게  됨에  따라 가제부

 문에  과잉  유동싱이  발생하였기 . 때문히다

(  표 3-1)  물  이용하띠  구체적으로 , 보면 1986~87  년동안  정부좌 은잉자금

 조달은  연평균 40.3%  로  급격히  중가한 , 반면  대기업  신용은 5.0%  로 감소하

 였다 , 그러나  이  기간동안에  이미  가게와  기업의 (M2)  급응자산 의 증가율은

26) IMF, IBRD, OECD, EBRD, , 전게서 vol. 2, p.117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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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4.7%(  가계에  대해서는 9.8%  그리호  기업에  대해서는 32.6%)  까지 가속

 화되 . 었다

1988~89  년에는  정◎의  은힝파금  조달의  증가와  더불어  대기업부문 신용에

 대한  억제는  총  통화총◎의  중파율의  가속화를  막기에쓴 . 불충분하였다 대정

 부신용은  얼 30.0%  까지 . 증파하였다 , 한편  대기멉  신용은 3.8%  로 갑소하였

. 다  그  결과로서  총은행신용의  증가뜰은  연 11.2%  까지 . 가속화되었다 그리고

 가계의  화폐잔고는  연 15%  이상 . 증가하었다  그리고  금융자산  만기가  크게 줄

 어 . 플었다  기업의  유통싱은  연 14.5%  최 , 증가하였으며  이  자금의  유동성 역

 시 . 증가하였다  겉과적으펄  상당한  화폐과잉  현상이  가게와  기업  부문 모두에

 서 . 나타났다

1990 D3l  년 는  대정뿌 f:  용의  증가뮬이  에산적자가  줄어듬에  따라  반이상 줄

 어든 , 한편  대기밈  신움이 1986  년  히래  퍼읍으펄  증가하도록 . 허용되었다 그

 리하여  전체신용의  증파는 10%  이상의  수쿤에서  거의  변한이 . 없었다 가계의

02  의  증가뮬은  거의  변하지  많은 , 란면  기업의  화폐  중가율은  부분적으로 은

 행신용의  중가와  소비재의  재고  감소를  싼명하면서 . 확대되었다  그 걸과펄서

 전체 (M2)  톰화 의  증가율은  약간 . 증가하였다

3. 1990  뚜 2  뀨 운헌◎로

. 가 2')추촛뽀퓨쟉

1990  년 12  칠에  최종적으칠  승인푄  중앙은행법은  조직면을  포한하는 통화금

 응차도의  구조와 111 곽제지급쿤  운영은 , , ,  물론 통화 환율 은힐갑독  둥의 정채들

 에  초점을  두고 . 있다 , 흐리고  관리  수단의 , 문제  허용되근  상밈은행 , 형태 감

, 독  그리고  은행조직에서의  검쟁  둥이 All  로운  띱과  뽀츄채◎의 ·1 지침에」 결정

 핀 . 다

27) r~tl  바 푼과 11, 신영」 Fll , 전 서 f.SI~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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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통화제도의 구조

(  그림 3-1)  에서  보근  바와  같이  새로운  법은Gesbank  와  광화국중앙은행

 으로  구싱하는  면방푼비제포를  도입하고 . 있다  그  제도는  단일  화폐단위에 기

, 초하고  중앙  이사회라고 71  불 우는  총재회의는  단린화된  통화  및 신움점책을

 수행하며  진페은행조찌에  대한  단일은행◎동의  준칙과  규제를 . 정한다 괌화국

 은 (Union 연방준비제도 Reserve Syatem)  의  법에  따라서  독자적인 은행법을

. 채택한다  중앙띠사회는 12  명으로 . 구성된다

(  그림 3-f)  봄면의  논퓨◎◎의 꼴포

fff
f'iif?)

 출처 . , 바재훈 f.1 『◎련  대외무억  빛 f.1 금음제도 ,개힉』
, 대외경제징쳐연추원 1991, 4 1).83.

Gosbank  좌  총재와 (  루총재 임기 6 , 년  소런의  최고회외에서 ) 입명된다 자각

1 , 명씩과  소련  대통령떼  의해시  중앙은행의  총재들  혹을  공화국의 지도자들중

트◎◎

-ㄴ

 죠련◎혀뽀쥬  찬◎출◎ 쭌럿외

 욤쟌뽀츄으로 챌솎

1 -efBtfi i -·-
('90순

툰뽀」

=이◎◎고◎과

fT◎토

스◎그쟐외따려르꼰떤◎료◎』구

』구 fi

F aB고발

fa◎

f )"

-1

f 10불◎퓨

◎◎슴◎』굴



f·1 에  순떤식으로  임명되는 10  띵으로 . 구성된다  중앙이사회의  집행부는 통화

 및  신움 . 이사회이다  공화국  국림은힝의  환동은  연방준비제포에  종속되어 있

. 다  통화와  신용정책에  있미서는  그들의  역할은 #·1 중앙이사회에 결정핀대로

 정팩을  이힝하는  데  국한되이  밌는 . 것이다

(2)  추츄◎츄의 35 '포 탈

 중앙은행은 · 통화외  환율 , 정칙  은행황동의 , 감독◎제  그리고  금응관계의 측

 면에서  정◎당국과  독립되어 . 있다  중앙은힝은  통화와  신움의  주요  지침과 목

 표클  결정하고  숭인을  받기  위해  최고회의에  흐것을 . 제출한다  냅은 솔려교◎

e  ◎과 n  뽄◎ 볶의  응합을  명시하고 . 있다 , 그러나  이펏보다  일찌기 대통령령

 에  의해서  공동연방공화국외환자금이  연방준비제포의  영억  밖에서  설려된 상

 황에서  통화와  외환  정칙이  미떨게  응합될  것인지  분멍치 . 않다 , 한편 새로운

 법은  연방과  공화국  정◎의  은힝자급조달을  최고회의가  승인한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 있다  이러한  범위안에서 Gosbank  와  공화국  중앙은행들은 정부의

 중권을  구임할  수  있도폭  인정되고 . 있다 , 그러나  법에  의해  명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상황하에서는  최고회의에서  견정된  한토를  초과하여  칟정급액의 단

 기  신용물  할  수 . 있다

(3)  교잘켸촌 ff추

 직집  및  간접  수단의  사용이  명시되미 . 있다  이제  재급음  쿼타와 필요지급

 준비금과  중앙은행들에  의해  력과되는  이자뮬의  변동을  톰한  이자율 정책이

 줌요한  꾸단이 . 되었다  양적신용한도와  이자뮬의  규제가  허웅되지반 이잣은

 통화퐁급과잉과  고도의  인◎레이견과  같은  몌외적인  경우만 . 가능하다 그러한

 잠정적인  조치는  치고회의에의  통화정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또는 중앙이사

 회에  의해서  실시뭔  누 . 있다  잠정적  조치의  기간은 6  개월로 , 제한되며 그것

 도  중앙이사회에의  퓌해진  조치에  대해서탄 . 적용된다 , 단  소련의 대통령에

 의해  그것은  무한히  연장될  수 . 있다

(4)  블촐과 F:B 쌌쥬 쟌◎◎걸

fIJ f·1  취츄 ◎안에 의  경쟁은  대형  국림특수은행을  독립합작회사로 분할하거나

 새로운  상멉은힝의  설릴으로  되고 . 있다 711  뿌◎  은행의  언무영역은 보편적

(universal)  이고  경쟁적  기초위에서  고객을  고를  수 . 띤다  몇  개의 특수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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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깡  흑은  ◎화국  투자계회에  자급조달을  책임지고 . 있다  은행소유에 외

 국인  참띠는  허용되이 . 있다  지급  및  걸재  방범의  개선은  화폐자원의 움직임

 을  제약하고  있는  요인을  제거랄 . 건히다  은행의  둥폭과  감독은  공화국 줌앙

 은힝의  칙임으로  되미 . 밌다

 뽀츄갈은  특수은팅에  삼업은링업부를  허용하면서  다른  상업은행에  비해 상

 대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혜를  주고 . 있다 osbank  ◎끊 는  저축은행에  띤는 가계

 예급을  완전히 , 보장하지만  다른  은힝의  예금은  보장하지 . 않는다 ②저축은햄

 을  제뫼하고  가재예금을  유인하는  모든  상멉은행은  특별  지급준비금을 보유

. 한다  그  자금의  크기는  개별  공파국  중앙은행에  의해서 . 결정된다  이 규정은

 ◎산의  긁음에  대한  가게저푹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계예금에 대한

 겸쟁을  완화시키거는  목찌이 . 있다

. 나  째구추 ◎물

 최근까지  이자올정채이  특누은행과  상밉은행에 . 직용되었다  특수은행은 기

 업예금에  평균 0.5% , 히상  가게예팜애는 2~4%  이상을  지불하지  못하게 하였

. 다  특수은햄의  대출이자율은  차입자의  금융조건에  따라 . 변한다 f,) , 그 나 실제

 로는 Gesbank  에  의해  부과되는  재금응율 . 이하이다 , 한편  상업은행은 예금과

 대출이자율을  자유롭재  정하도록  허락되미져 . 밌다  가계예금의  이자율은  약 6

%,  대출이자율은 9% . 이다 60%  의  이자율이  초단기  대출에  적움된  적도 있었

. 다

, 그러나 199D  년4  ◎  이후  상엄은행의  가계예급이자뮬은  저축은행의 쳬금이

 자율에 . 한정시컸다 , 그리고 1990  넌11  월 1  민부로  다른  이자율과  합께 햄정적

 으로  가계예금에  대한  이자율을  만기에  따라 s~9%  까지 . 올렸다 I~3  년 만

 기에 5%, 3~5  년  만기에 7%, 5  년이상에 9%  까지 . 인상하였다 대출이자율도

 최고 15%  까지 . 증가하였다  정루는  가게의  저축◎급을  가격수준에 연동시릴

 것을  검토하고 . 있다  흐러나  제안에는  기엄의  예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
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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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의  째골주 ◎뜬

(  단위 : %)

90(  추정  치 )1951 85∼ 1986 ~87

 명  복이 자율

 요구불  예 금

 저  축예 팜

 은행  대 ( )출 평균
MHHM  긴니ㄱ H ◎ H ◎.  씨실

 질  이 자율

 요구불예 괌

 저  축예 금

 은행  대 (  출 평 )◎

M0.3

1.3

0.6

-1.6

0.3

-0.9
1.4뽀

f·1 풀 IMF, WH, OECD, RrfRD, f ffudl· o? rfie Sruief f.onoml·, frsuruoyy JffJ

. 다  뽄추 ◎물

1990  년 11  월 1  일에  상업환율은  공식환율에  비해  외곽  화폐의  견지에서 2/3

 가 . 절하되먼다 "")  이것은  쑤출촉진  및  수칩펴제를  기도하며  소련의 외화사정

 을  개선하거는  데  주목적을  투고 . 있다  한편  이  환율  쪼치의  또  다른 내용은

 루력환율을 , 공식환율 , 상언환율 ( )  특별 여행자 환율  및  외환경매환뮬등 네가지

 로 , 하되  환산계쑤는  철게하여  단일환뮬제로의  이행할  것을  나타네  주고 있

. 다 't) 90  년 11  월 1  일쑤초  팍  환율은  다음과 . 같다

 공식환율 ' lus$ =0.5542 ((  루블 쪼 3-3) )팜조

28)  「뫼가에  대한  상멈환율  도잃파  언땅최환시장  창설에  팥한  대통링령」에  의한 .깃임
29)  환산개수근 .1  대오 무억가격을 rl  ◎ 가긴파  균둥하게  하도록  만들어  수는 A·1게수로

( - "ll  대내환율 패내도 가긱과  대외무역가긱의 )  비율 로 fl . 산된타  이것은 정루재정으
 천부터치  보조금  덴 ·11  」 글  둥에 f.1  한  가긱균둥화  메카니즘에  의한  수출입관리 방

 식  대신에  개빌기언의  닉한이  강촤린  조건하애서  국내가겉의 국제가격으로틱터의
 괴리를  어떤  띨때거  대치무역치  국가팎리체재들  존속시키려는  ◎력에서  나온 깃

 이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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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  환율 : lUS $ = 1.6626  루력%)

 특별환율 : lUS $ = 5.542 "i)루블

 공식환율은  그  용도가  헌재는  아직  명확하지 . 않다  경제분석  및 국제통계비

, 교 3All  제 계  채권회수  둠에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것 . 같다3')  부역결제  및 소

 련에  대한  외국투자  둥  주로  경제환동에는  모두  상업환율이 . 적충된다 상업환

 틀은  통화바스켓의  환읖에  따라  변동할 . 것이다 , 그리고  자유외환시장은 기업

 보뮤외환과  국가보유뫼환의  공급으로  팍립될  것 . 같다  은행과  브로커들이 자

 유외환시장에의  직접져  팜여자가  될 · 것이다  특별환올이  여행자들의 거래를

US$  당  루블의 공식환뮬추이

* 1990  년 11  월 1  일  부터  상엄환율은 lus$  당 1.8 .루블임

 출처 : WlIW Data Bank.  막제훈  『소련의  데외부멱  및  괌융제포의 , 개혁』1991, 4. p-
97  에  서  재 .인뭉

(  표 3-3)

til  몽럴령헤서는  상업만율이lusa =1.8  루블로  퇴어 . 있다 , 그러나  이것은  실제 상
 업  환율이 .파

 소련은 1991  년4  월  특떨환율인  여밍자  환율을 lus$  닫 27.6  루블로5911  가까이 괸
 가  절  하하였 . 다

, 박제훈  『소련의  대◎부쳐  및  금응제도의 , 개혁』 , 대외경제정칙연구원 1991, 4. f-
92.

30)

31)

32)

/US 루블 $연도/US 루활 $연도

0.7221219810.900011971

0.7261s1982o.aasoo1972

0.7421519830.736251973

0.8109419840.f56721974

0.8338119850.721401975

0.7032119860.753921976

0.6071119880.7368B1977

0.6300019890.655421979

0.600001990*0.649061980



 위해 til  강 로  유지될 . 겄이다 , 그리나  상띰은행과  자유시장환율은 태환톰화메

 대한  쿠요 . 환율이다  상멉환올이  어띨개  자유시장환율과  얼계되어  관리될 것

 인가는  분명치 . 않다

4.  ◎댈과 떠뜰랸

 현재  소련에서  중요하게  대두필  누  있는  문제는  통화와  외환  장치가 개혁

 이  진헝됨에 , 따라  특히  현재의  통화과잉의  쭌제에  비추이  어떻게  운용쥘 것

 인가  그리고  화계유통의  팎형을  유지하는  데  기것들이  어떻개  상호작용을 하

 는가일 . 것이다  막대한  통화공금과잉은  상품부족과  전형찌인  환율 프레미엄의

 삼승을 . 초레한다 3")  프페미띰이  증가팎누록  몇  가지  중요한  비용이 . 수반된다

 예를  들면  자유환율이  상업환율보다  퍼  낮게  된다면  이  환율의  차이메서 이

 윤을  떤기  위해  정부규제를  우회하지나 7·1  재정 레를  탈  유인이 . 존재한다 그리

, 고  이러한  차이는  순출회괴현상을  야기할  수 .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차이는

 수출을  암묵적으로  라세하기 . 때쫄이다

 정뚜당국이 ?1!  통화바스 을  이용하여  상멉환운의  수준을  안정시키펴고 시도

 하고 , 있지만  이  정픽츤  상업환뮬이  시장칭산환율과 If:  계된  통화바스켓과 연

 게되미 , 있고  기본짙인 fil  인블 션뮬이  외국의  무역  상데국  및  겋쟁국의 인플레

 이션을과  퍼의  같은  겋우에는  찌짙할 . 것이다 3  러한  상황은  가걱 자유화이후

 즉각  나타나지 , 않으므펄  탄져적인  환율제도가  적짙하다고 . 사료된다 쪘◎똔

 ◎래는  정책 J.  목 』사이의  근본적인 · 부조화외  비일관성에  대한  장기적 치유칙

 을  제퐁하지 . 봇한다  다수의  환율펀  얹어지는  탄격성은  위에  언급한 것처림

 커다란  환율  파이가  왜곡을  초래하기  띤분에  오히려  제약을  받게 . 된다 그래

 시  단일환율제회의  급속찬  수림이 . 요구푄다

#·1 위에  민급한대로  째구쭈이  최관에 . 조정되었다  그궈고  정뚜는  장래에 보

 다  현실적민  수준으포  ◎자율을  조정하겠다고 . ◎표하였다  물론  이것은 환영

 할  탄한 , 진전이지탄  재정적사와  같은  다른  ◎본적인  요인을  변화시키지 않

f3)  한글  프체띠엄이란  자유시  장놘윤간치  차이◎ . 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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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자율정책으로  상업환율과  국내가격수준사이의  부조화를  시정할  수 없

. 다  이자율은  외국자산에  대한  국레금응자산의  매력을  높여서  자유시장 프레

 미밈을  낯추면서  자뮤시잠환몰과  상업환율  사이의  차이의  잠점적인 확대를

 막는  데 . 효과적인다 , 흐러나  프레미엄이  항구적  요인에  의해서  증가되면 이

 자율  증가로  그것을  풀이리는  시도는  효과가  없을 . 것이다

 ◎려래◎의  렷  팔쳔은  산밉촤된  ◎쌌씬컨의 RH  ◎ 래◎의  영향을  받은 것이

. 다  이  제도는  정치적  압력이  통화  금음  정책의  운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

 사하지  못하도록  고안된 . 것이다  보다  겸쟁적인  상활하에서는 H  교◎ 톤의 효

 과적인  수행은  정책팡시의  신◎성에  크게 . 의존한다 , 그러나  새로운 개혁만은

 정책  신뢰성을  보잗하지  못하고 . 있다  예를  들면  중앙은행좌  독립성은 은행애

 의  뫼부압력을  축소시킬  수  있지만 , 장래  정책을  변화시킬  외부요인들을 완전

 히  제거하지  봇하고 . 있다 , 더군다나  중앙은햄의  독립성은  신용정책과 H교쟐

 쑨이  연차연방예산과  함께  소련의  최고회의에  의해서  숭인되어야  하기 때분

 에  쉽게  무너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 있다 34)

 현재  소련의 HH  긴◎◎ 채◎는  뽄잿땀래가  그러하듯히  전통적  중앙계획 모형

 에서  ◎싻괼◎ HH  찻◎솔 래◎로  이양해  가는  과도기적 . 체제이다  이러한 불완

 전한  체제  때문메  과잉유동싱  발생과  통일되지  않은  은행갑독규정  둠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 있다  히러한  문제를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의사결

 정촬동과  시장기구와  금응제도에  맡겨  놓기에  가장  좋은  활동을  확실히 구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들이  서펄  중복될  경우  두 개

 의  의사  결정은  매우  흔란스러워져서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없기 . 때문이다

34)  사실  정피권력으로  부터  중앙은행의  완전  독립성문제는  자본주의  사회페서도 의

 분시  퇴  고 .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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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추쁘의 쟐◎출철퉤◎

1.  ◎로◎의  ◎◎쵸헌뽄란의 뼘펼

 촌쁘도 1979  년 H  뽄』픗◎◎ 쑨을  실시하기  띤◎가지  다근  꺼출초볶 로춘들과

 마찬가지초  소련의  형태를  따른 fafifff  투◎ ◎를  유지하여 . 왔다  이리한 중국

 의 RH  솎 래◎는 1950  넌초에 , 생실되었는데  흐것은 1949  년  공산화  이후 중국은

 마르그스와  레닌의  사상에  따라  중앙집권적 fT  차해 ◎뜰래의  토◎에  따륵 것

. 이었다  린든  사민에  대해서 ft  쁘◎ 가 , 추진되었고 HH  쵸 펄◎에  있미서도 기폰

 의 HH RH  ◎ 샀 이  모투 t  쁘』퍽 되어 . 똔떤◎되먼다 f,i)

1977  년  띤◎까지  중국은  줌국인민은행을  중심으초  하고  특수없무를 관장하

 는  꿍국은행과 T:  중국인민 설은행  둥으로  그것을  의◎케  함으로서 3  개 은행만

 을  실려 . 운염하였다  줌국인민은행은 1948  넌 12  월에  국명은행으로 설립되었

 다가  문화헉명을  맞아 1969 ~197f  년 년  동안  정부에 . 흡수되었다  그후 (흐림

4-1)  에서  보듯이 19  찔년 3  월  텨쳔◎의  끌에  갼하는  지위로  승격되어 국부뭔

 구성기관이 . 되었다 2") 1983  년 9  월  이전까지  중앙은햅과  상업은행  및 저축금

 음기된기능을 . 수행하였다 , 즉  화폐를  발힝하고  정부기관과  국영기업에 f#대

 예팜과  대출업부를 . 취급하였다  또  국영걸제부문의  구좌개설을  하고  이를 통

 한  대패견제의  업무글 - . 팜당히 였다 1983  닐 9  꾈부터  중앙은행기능만 수행하게

 되  었 . 다

 꾸료똔퓨은 1912  넌 2  궐 fi  ◎쁠료 을  개편하머 , 정부  민간하작으로 딸족하띠

1949  년  인린은햄의  통제하에  국제팥음을  담당하는  외국환전문은행의 려할을

. 수행하였다  그리다가 19fg  널 3  월에  국부원  직속기관으로 . 승격되었다 중국인

 예즐 , 들면 1950  닐  초에  상해에  약 IDO  여개의  은힝이 , 있었는데  그  중  소수의 은
 행을  제외하고는  데부분  폐지되었으띠  납아있딘  소수외  은행들도  굴  ◎◎의 사회
 주의  개조  밑칙에  따라  쑈◎끔뜰◎팎으로  ◎◎츰뿔쏜퓨에  합병되었다가 1952년에

al 이것까  증극인딘은챙애  합탱되었다  그 .  』 30 -f.? 띠년룽  중국인띤◎행 하나만이
 단칠  은행  제도가  실시  뙤  밌 . 다

5)더

36) Hsiau, fathaf·;no, fferrrr orrf ffenrfor)· Jl fl'rr ☞ f'rr f'emnunj·rr CAino, New York : Co-
lurrlllia University Pi·ess, 1971, F.2,B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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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건설은행은 1954  년 10  월에  개발금음  류찼은행으로  설립된  것으로 설립당시

 재정부  산하의 . 기관이있다  동은행은  기업투자  재원물  공급하고  투자과정을 갑

 독하는  칙할을 . 하였다  그리고 1979  년 8  월  국무원  직속기관으로 . 승격되먼다

 이  기간동안의  은행의  멱할이란  주로  국가겋제게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

 자긁을  공급하는 . 것이밌다  이때  재정자급은  기업에 fIJ  몫 구로  배분되고 기입

 의  이윤은  소런과  마찬가지로  모두  국가에 . 귀속되었다  화례제도  역시 소련의

 모형을  그대최  본딴  것으로서 1  제 장에서  논좌한  내용이  그대로 . 적용된다

(  그져 4-1) tl  ◎포 ◎의 술천페딴

 재  정 부

국무

 는  직속관계를 료시

2.  쏠◎촐천뽄◎의 ◎로

. 가  란포의  킬를  및 트◎

1970  년대  후반◎터  시작된  일런의  경제개혁조치와  ◎에  따른 경제환겸의

 떤화는 ill  팔융 도의  조직과  은힝의  역할에  개혁을 . 요구하였다  과거의 중앙집

 권식 f·1 게획겋제체제하에  국가는 7Ll  시적인  문제딸만  아니라 fr  ◎ 쌀 꽉래과

 헝정수단을  띠용하여  각  개별  개채의  겅제행위를  간섭함으로써 국가전반의

37) Wilson, Dick,'Holu Banks Work in China,'ffe Bontrr, Jan. 1980, p.19.

÷  슨 :

 충  국  인 민

 건  선  은 행

 중  국  은 헝

 줌  국  인 민

은힝  농  촌  신 용

 합  작 사



 겸제팎동을  조짙  통제한  방법은  기업의  생산◎동은  위축시키고  사회 겋제문

 용을 . 겸직시켰다  이와  같은  사회  전반적인 ·If ◎쭈 faT  는  강력한 경제개혁을

 요구하게 , 되먼고  이에  따라  ◎쀼솔려래◎  역시  개혁되미야란 . 했다

flf 뽄◎챌 f9:  리뽀 뽈애  따라  개인의  엉농  찢  기업설◎이  히용되어  가계의 헌

 금수임이  늘어나고  기멈자주권  착대  둥으로  기업이윤  상납금의  축소와 유보

 금의  증대  둥  자급흐금의  떤동을  가져왔으뗘  퍼우기  외국인의 대중국합작투

 자의  쪽진등  대외개방정칙  운웅으로  국제팜응부뚠이 . 착대되었다  이에 따라

 게획통제겋제체재는  전차  축소되고  시장경제  엉띤이 f·1 확충되면 겸제개발추

 진에  따라  경제긴실자괄의  부족을  해소하고  깅제조정의  임무를  팔성하기 위

 하여  은햄의  기능을  강화하는  금음개혁을  추진해야딴 . 했다

fHa  뽄 ◎ H  뚠을  지원하기  위한  ◎펀◎부은 , 칫째  자금동원의  극대화와 자

 금  사용의  효뮬성을 , 제고시키며 , 둘재  거시경제의  발전과  안정을 추구하는

1  금응저 토론  건립한다는  독표플 . 설정하였다

. 나  랏로의 f3 3")초롤 출

 이리한  목꾜하에  팜응개헉은  다음과  같은  네용을  포한하고 . 있다

, 첫째  기업에  대한  자급때턱히  과지의  정부의  쓿쁠◎뉴에서  뽀츄을  통한 ◎

f3  곤◎회 . 전환한다

, 풀째  자금의 1  효율싱저 고글  위해  이자율을  현실화시키고  각 경제단위간의

 졌튜래◎플  개  려 . 한다

, 셋째 #,1  거 경제의  발펀과  안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추류◎츄의  딴뇰트을 ft쏜

. 한다

, 릿째 T  류◎ 랏퓨에  대하여는 , 경영자주권  대출자팜의  조달  및 , 운용권 허용

fl  위내에서좌  이자율 , 겉정권  기구  내의  조직 , 설치권  이윤 , 유보권 fR fiR포 튜

 래  둠의  츤초쩔이  부여되미  련퓨의 ft  쑈찾 를 . 촉진한다

38) Chiia, Pei-hsin,':;nme Itr·(Ir)osals on the Ref'or·ms of Bank Works,'CA;nrre f;nenre,
V.3, 1980,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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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섯째  종전의  수직적  자금분배구조를  개선하여  각 , 지역간  각 금음기관간

 의  단기자팜  누팝조절을  원활히  하는  수평적  분배체제를  확립하고  금응의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 지역  업종간  솔텨◎싻을 . 건려한다

. 다  ◎룬의 ◎텄

19yg  넌 T%  솔려 ◎  띤눈에  나타난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 같다

, 첫째  추뀨뽀퓨의 #07 t, 번 치 , 둘째 -Bf  뽀츄의 #E ft  밴 끓 와 ft, 쇼◎ , 셋째 솔

 래샨◎의 ft, 볶 , 넷째 HH ◎  및  씀◎◎팔의  딸달 . 둥이다

(1)  추튜뽄쥬  추◎의 HH  쵸 래◎와  그 #effifu밴

1986  년 ffJ  쵸쥬율뿌◎』처뚠 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은  예급이자올의  상한  및 대

 출이자율의 , 견정  예금지괍준비율좌 , 조작 A  료쀼의  외환시세 , 결정  국가 종합

 신용대부계칙의  편성  관리  둥의  권한을  위입받아 3  역할을  보다 . 강화되었다 3")

A  촌뽀 묘뽀류은 1984  년 1  ◎  상업금음업무를  분리하고  줌앙은힝으로서 거시적

 톰제기능과  각  급음기관을  감독하는  정뚜관리  급몽기능의  두  파지  기능을 겸

 비하게 . 되었다  이에  따라 (  그림 4-2)  와  같이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하고 각

 특수력야  급응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은행과  기타  급응기관으펄 이루어지는

 새로운  금응제토를 . 확립하쳤다

A  추르 ◎쏜퓨으로부터 fEJHBf  고◎ 를  분리하여  상밉은행인 추토고◎똔퓨을

 별도로 (1984.1)  설립 자였고  농업금응업무를  독립시켜  추르란찼뽀퓨물 신설

(1979.3) . 하였다  국제금응기구  빛  국제금음시장으로부터  촌튿됐  ◎◎을 도입

 하여  국가기본건설에  필요한  비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Sf;fa추◎르◎똔 쓸

(1979.10) ◎◎  및 (1981.12)  옥토◎불썼츄 을 . 설립하였다

 촌츄또퓨은  겸제성장과  안정이라는  거시경제정책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고

 그것을  위해  여러가지  금음조절수단을 . 사용하였다  과거  직접적인  힝정적 금

 음조절수단을  줄이고  간접적  조절수단의  하나인  류해지  래◎를 1979  년에 도

 입했고  경제여건에  따라  지급준비율을  변경함으로써 RH  교걋솔 을  조절하는 의

39) , 산업연구왼 , 『북방지역국가총람』 1991,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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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쓿뿌 ◎친◎를 1986  넌에 . 토입하였다

(  그림 4-2)  추토의  려퓨  숲칠싻렐 ◎반

 설  은 행

 통주

. _ fll종◎관

 업  틱헙 조관계

 출처 4,! , 업연구친 , 『넋땅지띤국가총랄』 1991

 국  무 원

' -1

11  중국인 민 은행

은행

 중  국  인  민  보  험  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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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f  ◎츄의 ft  쇼◎ 와 00 뱉 T t치

 은힝의  기업화를  위해  은햄에게  겋영의 , 자주권  대출  자급의  조달과 운영

, 권  이자율의  허용  띱위네에서의 , 결정권  간부의 , 임명권  직원의  고움과 상벌

, 권  기구내의  조직 , 설치권  이윤  유보권  둠을  갖는  경영칙임제를  도입하여 정

 걱와 , 기업  겸영권과  소유권을  분리하고 . 있다 4")

 은행은  기업에  대해  자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뭔

 리금  상환코건을  부과하여  자금을  팡급하고  자금원동력  확대를  위하여 1979

 년  이후  팜융상굼을  다양화하고  저죽증대를  위하여  예급금리를  인상하는 한

 괸  외자도입도 . 추진하였다  그리고 1979  년  이후  기업의  은행의존도가 높아지

 자  은행은  대출채권의  건전화를  토모하기  위하여  기멉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

 즐 . 강화하였다

 추료의  각  부문별  똘쥬렬토 ◎련(  표 4-1)

(단위  억 )춘

 겋제기획원 , 대죄경제조정실 , 『중국경제통계』 1990.12.술처

40) , 산업연구민 , 전제서 r.f4.

1987 19591983 19851979구넉 1980

2,043 2,724597 1,165432 공업  생  산기 업 363

494 i 582268 380236 팡업 판판물자부문 242

4,1002,649 3,5061,9791,232 1,437~  랑업  기 업

467 601267 겉축기 업

fOB550159 321 도시짙단  및 개인기업 f858

895686168 231 417137 농얼  대 출

1,776705 1,237196 고정  자산대 ◎
86346

기타

11,7325,904 9,0332,357 대 출총익 3,430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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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4-1)  에서  보는  바와  은행의  대출규모를  보떤 19fg  년에 2040억군이

1989  년 1  조 1,732  믹◎으펄  약 6  배가 . 증가하먼다  특히  르츳쏠절 대출규모를

 보면 1979  년에 B  억균이었던  것이 1989  년에 1,776  억군으최 222  배나 증가하였

. 다  이와  같은  사실은  개혁후  은행의  ◎동범위가  그란큼  널어졌다는  것을 알

 ◎ . 친다

(3) #E  ◎째쌀 의 Tflft

= TtJ  「췌져 ◎ 라는  사회주의적  관념때문에 Tfi  꼰◎째가  상대찌을  낮게 책정

 되는  둥  금리의  기능이  미약하였으나 1979  닐  이후의 Tf ef  ◎ ◎에  따라 탄력적

 으로 . 운용하였다 1953  넌과 1979  년사이에  데출과  예금에  대한  이자율은 매우

. 낮았다 1979  년초에는  은팅예금에  단지 3  개의  이자율만이 . 있었다 요구불예금

 의 2.16%,  정기에금의 3.24%, 7·1  해뫼 주  중국인에  대한  명구정기예금의 3.96

%  가 . 그것이밌다 4') 111  출띠자는 1959  년에  연 7.2%  로  단일화되어  있밌고 그

 후  고◎보  ◎론에  대해서는 5.04%  파지  하자하였으며  ◎찼에  대해서는 훨씬

 낮은  이자율이 f·1 . 똥되먼다  문화혈령때  이자율은  자본주의적  유산과 착취의

 상징으로  간주되어  이자율의  페지론이  나온  적이 . 있다 4")

19fg  년  이후  이자율이  인상되기 . 시작하였다 198D  년 4  뭘  국무원히 주민저

 축예급  솔째를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1989  년까지 7  차례나  금리수쿤이 인상되

. 었다  또한  기업의  유동성  자금을  흡수하기  위하띠 1980  년 9  월에 중국인민은

 행은  기엄이  예팜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불하기 . 시자하였다

(  표 4-2)  에서  보는  따와  같이 3  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f.92%, 대출금리

 가 5.96%  였고 1989  년에는  점기에곤의  금리가 13.14%,  대출금리가 12.78%였

. 다  대울금리와  예금금리를  비교해  달  때  예금금리가  대출팎리보다도  더 높은

 것을  알  수 . 있다  이것을  금리를  톰해  국민의  저축의욕을  높여  샘산에 필요한

 자괌조달을  위한 . 조치엷다

41,) 1-Isiao, Katharine, Hrne)· enci fonfinf in rfir Cfiiurfr ffaiHfenc!, Chung-Hua
InstitIJtllion fel· Economic Re,3eai·ch, Taillei, TailIFan, Rerill)liL ol'China, June 1984,

I).56 ~ 57,

42) 1.iii, Hilnf-Jil, f,f.rue,  』 ? 』 frriofi,ff f. rte)· 『☞ orid fforifinf, Peking : Chines  ☞Financial and
Economic Pi·ess, 1980, 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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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  추료의  숱째뼘털 벼뜬

 구  분 '79.4 82.4'85.4 87.4

(  단위 '  년리 %)

'89.4'90.1

( f:  수 금리 )

1.  요구불예 (  금 기  밉  단위 )

2.  정기예금 1넌

(  기  업  단체 ) 2년

3년

5년

1.80

3.60

4.32

5.04

1.80

4.32

5.04

5.76

1.80

5.04

5.76

6.48

2.88

1.34

2.24

3.14

4.94

7.64

2.85

1.34

2.24

4.04

5.34

8.54

(58  년  신  설)

(55  년  신  설)

3.  주민  저  축예 금

 요구불예 급

 정  기  ◎  금 반년

1년

2년

3년

2.88

4.32

5.76

2.16 2.88

5.40

6.84

2.88

6.12

7.20

2.88

9.0

1.34

2.24

3.14

4.94

7.64

3.96

(55  년  신  설)

4.50

5.04

2.88

9.0

11.34

12.24

14.04

15.84

18.54

6.84

7.92

9.0

7.9쿄

8.28

10.44

5.28

9.36

12.42

7.20

3.60

7.92

3.60

11.34

3.60

7.92

3.60

5.04

5.76

6.48

5.04 7.92

5.76 8.64

6.48 9.36

10.08 10.08

10.50 *  기  간별  금리  결정

9.0

2.78

4.40

9.26

8년

(  여  신금리 )

1.  유퐁자금대 부

2.  결  산웅대 뚜

3.  고정 자산대출

1  년  이 하

1-3년

3~5년

5-10년

10  년이 상

4.  기  본건설투자대 부

1  년  이 하

1-3년

3~S년

5-10년

11년

12  년  이 상

5,  도시  개  이 ,공상

, 운누  서  비 스

* , 업종  프로젝트  별로 상이

11.34

12.78

14.40

19.60

20.7

*  기  간별로  팜리  결 정

11.34

내외

 풀처 :  깅제기획원 , 대외깅제조정싶 , 『중곽겅제톰계』 1990.12.

쪘◎



(4) RH 울  및 tB  쓸◎◎ 의 ◎탄

, 신탁투자회사 , 리스회사 4:  용조◎회사  둥 fl'· 갸짧 HA HH  오 쌌 들물설린파였고

 금음개혁에  따라  쿰앙은행애  집중되밌펀 ?:  용자인의 4,?  리가  파 금음기된에

 력산됨으천써  이들  기된이  여유자금을  문얼할  누  있는  똔◎이  생기게  ◎에 따

 라  금응기관간의  자금순찬을  원환히  함으로씨  자금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

 한  콜시쌍을 . 창설하였다  롤시장에는 Hf fafT  ◎ 껸◎을  중심으로  한 롤머니시장

 과 If  빤쪄톤 쭌◎◎  중심으로  한  놈촌  콜시장이 . 있다 1989  년 1  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콘거래된  괄액이 3,100  억군  정노인  곳으초  추정되고 . 있다  그중 은

 행간  미루어진  콘거레액이 2,332  억군을  기록 7·1  전체 래액의 87%  를 차지하띠

 중국의  콜지래는  꾸로  은행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 있다 4:t)

1984  넌  이후  주◎회사제◎가 ffseff  으초  토임되면서  주식발행이 개시되떴

 으머 1981  닐  띠후  정력의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이  중대합에 따라

 유통시장의  필요성이  대두릴에  따가 1986  넌8  ◎  촌떴에  최초의 채권시팡을

 개설한데  이어  동닐 9  월에는 .t  친에  주식거래소를 . 개설하었다  리후 , 북경 서

, 딴 , 광주  번양  등지에  증권거래소를  차례로  설립하미  ◎죠촐◎  형식으로 증

 권거래를 . 확대하였다  또한 1990  널 12  월  최초의  회원제  증권거래소를 상해에

 설립함으초써  상장거래의  확성화를 . 도모하였다  한편  증권시장  육성픽의 민환

 으로 Computer-Network  글  이  용한  증권자동기  래  시  스템 (Securitles Trading Au-

temated euotation System : STAaS)  을 (1990.12) . 개설 하였다  이떼  따라 ft ,◎

t , ◎ Jf, ◎  찬◎  릉 7  개도시에 20  띠개의  증권회사가  참가하는  전국적인 전산

 거  래망을  형싶  하재 . 되있다

. 라  ◎로◎의  교◎또◎ 떠료

 오◎의  부산물초  중국겋제에  나타난  ◎적  롤끌의 , 상존  소비기금의 급속한

, 증가  기본  건실투자 i)  ◎의 , 과다 fi  죠◎쑨 조의  남딸  둥의  요인에  의해 1984

43) , 이민멍 ' ÷  중국늘융재」 의 ', 개◎  『궁국인구』 B ( ), 제 집 별책  건국대학교 중국둔제연
, 구소 1989,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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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 금◎토톤이다  중국에서의  초과수요와 소비기금

 의  급속한  중가는  소련과  마찬가지로  기업부문에  주어진  자올성  중가로 인한

 자기  소유자금의  화페화의  킁가에 , 기인하며  건설투자  규모의  과다는 Rfe츈

 추를  뮤발하여  점부가  이  재정적자를 ft  샷뺨 합으로써  교걋또떨띠 야기되었다

(  표 4-3)  추뽀의 , 즘찼깥똔 40 , ◎샵 람 , 민플레이션  그리고 eNP

 년  현금통화 Ml

(  단위 : 10 , 억춘 %)

M2 OPI(%) MPI(%) GNP inf.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37

1988

26.77

34.62

39.63

43.91

52.98

79.21

98.78

121.54

145.45

213.40

129.17

153.80

183.51

207.05

239.27

324.54

365.91

435.24

530.82

645.22

145.81

184.29

223.45

258.05

307.50

414.63

438.43

626.16

766.45

928.89

124.0

131.1

134.6

137.2

139.3

143.2

155.8

165.1

177.2

210.0

211.6

215.8

228.3

235.5

245.7

244.7

286.8

310.0

360.5

469.7

399.8

447.0

477.3

519.3

550.9

696.2

856.8

972.6

1135.1

1401.5  스린# 글『니. 포.  」..킴
 불처 , 『중국통계딴감』 1989, , 북경 .중국

 주 ' 0 I 『 =  공식  소비  자물가지 (official 수 genet·al retail price
 비재의 (free 자유시장가격지수 market price index of

GNP =  국민총생 (  산량 병 ).목

in .=  『 공식소비자불파로  계산된 .물가상승율

(  표 4-3)  이  보여주듯이 1985  년  이전까지는  물가상숭율이  평균 3%미만으

 로  경제가  안정되어 , 있었으나 1985  년에  물가상숭율이 8.8%  였고 1988년에는

 물가상숭율이 18.5%  까지  되는  고도의  인블레이션을  경헙하게 . 되었다

index : 1952= 100). MPI=소

CDnSUmer 900d : 1952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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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잣의 술철◎련

. 가 HR  숲천겯 의 43틀

(1)  옥쁘 A트뽀퓨

 알에서  언급한  바와  같미 A  토쐬퓨은 1983  년 9  월부터  논큐짰쮸  기능만 누

 행하고 . 있다  그  기능을  보면  먼저  지시적 H  교◎쏜찌 론의 ·수립 시햄기능으로

 는  인민괘의  발행  및  유통통화의 , 조절  국가의 ·  수신 여신게획의 , 수립 신용자

 팜의  집중관리  빛  국영기업  문영자팜의  통일관리와  함께 ·  예급 대출금리 빛

 지◎준비뮬의 , 조정  외곽톰화에  대한  인민패의  환율결정  둥이 . 있다 그리고

 금응기관의  설치  및  총페하애  데하띠 , 심사  인가하고  전문은행  및 기타금음기

 관의 , 밈무감독  회게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국고글  관리하고  국채를 대행

 발밍하며  정◎를  대죠하여  국제급믐환동을 . 수행한다

 이것의  이사회는 , 행장  꾸행장 1 , 명  재정부 , 력부장  각  류찼죈츄톤 5 , 명 인

, 민보험공사사장  국계획위  부주석 1 , 명  국가  경제  계획위  ◎주임 1 , 명  고분 둥

12  명으로  구성되미 . 있다  그리고  현재  전국에  약 IS,000  개의  사무실이 있고

 직원수가  악 330,000  명이 . 된다 44)

(2) 추뽀료츄

 중국은행은  인민은행과  같띠  국무원의 . 직속기관이다 , 그러나  국무원은 그

 관리를 '  인민은힘에  위임하여  사실상  인만은행의  감독하에 . 운영한다 4.i) 1950

 년에  중국은힝이  ◎쏜슴뜰출찬였으나 1980  년  국무원에  의한  중국은힝 규정의

 쑤정에  따라  국영기업이 . 되었다

 주요업무로는  외국환관련업무로  대외무역  린  무역기레의 , 결제업무 외국은

 행과의  예급  및 , 대출언무 , 외국환배배언무  국제금거래언무  둥이 . 있다 또한

 외화예금  린  대출멉무와  한께  중국인민은행의  허가에  따라 A  토춘뽄◎을 수

 취하고  수출팔음  둥의 A  료굻  데출을  실시하고 . 있다  이밖에  런던  및 홍봉분

44) Wilson, Dick,  전 ill .서

45) Wilson, Ditk,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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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  둠은  국제신디케이트론의  조성  및  찹가업무를  수행하며  자회사인 줌국은

, 행신탁자순공사  중국유한리스공사  둥이  경영자문업무  및  리스업무를 수행하

 고 . 있다

(3) A촌뽀 토밭◎렸퓨

 중국인민건설은행은 1954  년에  설릴된  이래  국가기본건설계획에  의거한 대

 규모투자계획사떱에  대하며  재정자금을  교부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1979

 년  이후에는  재정자금의  공급방식이  점차  음자로  전환되고 , 예급 , 채권 외자

 도입  둥  자체재원의  비중이  중가하고 . 있다 46)

 ◎◎은  국가계획에  따른  기갈건설사업  및  기술개조사업에  대하미 정부투자

 기금과  점부  및  기업의  위탁대출기금을  대출하며  기업예금을  충심으로  한 예

 금과  채권발행들  통하여  조달한  재원으로  기업에  대하여  시설  및 운영자금을

 공급하고  외자를  도입하여  게획사업에  대한  외화대출을  실시하고 . 있다

(4) fi추뽀고촐폈

 중국광상은행은 1934  년 1  월에 71 중국인민은행으로부  분리 . 설립되었다 ◎

 퓨은  인민은행의  잎반은행업무를  승계하여  도시지역의 , 개인 , 기업  단체 둥으

 로부터  각종  예금을  수취하고  팜응채를  발행합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며 주로

·  국영 집단소유제기멉  둥에  대하여  운엉자급을  대출하고  국영기업의 운영자금

 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하고 . 있다  또한  기업의  기술 개량

 기금을 77  관 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술  개략  자금을  대출하며 중국인민은행좌

 위임에  따라  국고출납업무  둥을  대행하는  한편  최근에는  외국환업부를 취급

 하기  시 . 작하였다

(5)  줌국농업 은행

 중국농업은행은 1951  년에  중국농민협동조합으로  설립된  히래  두  차례떼 절

 친  중국인민은행에 ·  흡수 합병되었으며 1979  년에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분리

46) 19fg  년 8  뭘에 , 북경 , 상해  광동메서  건설사업메  대해  이자와  창환조건이  붙은 융

 자톨  처믐으로  시험적으코  실시한  결과 . 성공하였다 Cheu, Chi-fu,'A Complete
Refnrm of the Management Sy,ftem for Basic Censtruciiens in Our Ceuntry-An In-
terview with Liu Li-hsin, Vice President of People's Bank of Construction of China,'

Sconemic feporfer, Hong Kong, December 3, 1980, p.4~S.



 되어  국부원의  직속기관으로 . 재실려되었다  주요멈무포는  농촌의 ·기업 개인을

 대상으포  한 · , 예금 대출언무  농촌부문에  대한  재점자금의  심사  틴 , 배분 농촌

 의  기업 ·  단체  등의 , 현금관리  견제  린 , 회게지토  농촌신용◎작사와의 ·예급 대

 술  및  이들에  대한  업무지도  등이 . 있다

(6) ◎료밟글랜츄

1981  년에  숭국인민긴셜은행에서  분리되어  설린된  기관으로  재정부의 지도

 팜독을 . 딴는다  주로 11 (IMF, 국』 금응기구 IBRD)  펄쑤터  줌장기차관을 도입하여

 중소게회사업에  대한  투끙자를  시햅하고  외국인루자기업에  대한  자참가글 실

 시 . 한다

(f) fi◎교뇨

 효통은행은 1905  년에  설져되미 1957  년에  밈무를 , 중국인민은행 중국인민건

, 설은햄  중곽은행  등에  이관하고  폐지되었다가 1986  년에  중국  최초호 A숲 토

ff  올꿰을  원픽으로  한 f:f~  간린◎클  노입하여  재설립되었는데  주식의 50%를

 국가가  보유하고 50%  는 , 지방정부 , 기업  개인에  공개 liD . 파되었다 fi  ◎ 은 당

 초 , 수송  통신업에  대한  장기대출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전차  종합적인 금음멉

 무를  착춤하였는데  주요업무로는  인민원  및  외화의 , 왔◎촌똔론  국제 채권발

 행  및 , 외국환업무 , 누자입무  리쓰업무  둥이 . 있다

(8)  ◎  르◎◎◎』룰깎쓸◎ 히

 중국국제신탁투자퐁사쓴 1979  년에  대외차관  및  외국인투자  둥 외자도입의

 창구로서의  기능을  달당하고  신축성있는  투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금음기관

 으펄  설립되었는데  중국인민은행과  같이  국무원의  괴친에  해당하는 . 기관이다

 동공사는 1987  년애  샘산 , 기술 , 금응 , 부역 , 서비스  투자  둥 6  개업무부문을 자

 회사화하였는데  힌재는  중신싶업은행  둥 , 지속자회사 , 지방직속자회사 채외자

 회사  둥을  산하에  두고  있는  기업  흐룹의  성격을  지너고 . 있다

 주요  업무초는  톤폰퉜  러차◎◎의  도입  및  가◎쌌류의  딸행을  통하여 자급

 을  조탈하고  외국인투차기멈에  대하여 ffRe  쓸글 . 싶시한다  또한  구슬잖인 중

 신낄떱은행물  통하여  국내에서의  예금  틴  대출밉무를  수밍하고 중국국제겸제

 자순공사를  총하여  외국인투자  합자당사자의 , 선정 , 타당실검토  범글  빛 재부

 회계  둥의  서비스를 . 제공한다  이란에  자회사인  중국조임유한공사  및 2  개 외



If

 국인  합자리스회사를  통하뗘  리스언무를  취급하고 . 일다

(9)  촌쁘 A  토밭◎술 ◎

 중국인민보힘공사는 1949  년에  설펴되어 1958  년  국내보헙업무의  중지로 해

 산되먼다가 1979  년에  재설립되었으며 1984  년에  국가보험기관이 . 되었다 주요

 업무로는  국내떱무로  각종  기관  및  기업의 , 재산  화불  둥에  대한  보헙과 개인

 의 , 생명  재산에  대한  보험이  있으며  국제보험으로는 , 운수 , 선박  항공 둥의

 럴험  밉  부를  취 . 급한다

. 나  차뽀숲철갼톄  쟐뽀 4')련건

 중국인민은행은  외◎은행지점  및 , 외국인합자은행  재무공사  둥의  설치를 경

 제직  괼요성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인가하고 . 있다  외국은행지접  및 합

·  자은힝 재무공상의  업무는 fTf  「 쳔밖◎◎◎  가쁘뇨츄  및 A  타료 ◎굔보츄 규정」

 에  따르면  중국국내은힘이  염위하는  거의  모든  범위의  업무칠급이  가능한 것

 으회  되미 .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취급업무의  범위가 A  ◎군의 ·  ◎금 대출 둠

 의  멉무는  제외되고  외국기업  및  중국기멉에  대한  뫼화연관업무로 제한되고

 있는데  외국급똥기관들은  주포  외자도임창구펄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 있다

 외국은행지점  낀 ·  합자은행 재부팡상의  소재지도  상해를  제외하고는 겸제특

 별구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1958  년맡  현재  심천에  외은지점 13,

 하자재부공사 1,  하문에  외은지점 6,  합자은힘 1,  상해에  외은지점 4, 합자재

 무공사 2,  주채에  합자은행 1,  사구에  합자은힝 1  개가  설치되어 . 있다

 일본의  겯우  심천에 (1986), 통곁은행 (1986), 삼화은행 북해도척식은행

(1986), (1987)  부사은행 둥이  지접을  선치하고  주우은행이  심천에 1985년중

(20% 중국국제재무유한공사 )  출자 를  설립하였으며  이밖에 , 부사은행 동해은

, 햄 , 삼정은햄 , 테양신호은행 , 삽화은행  기옥은행  둠이 (합자리스회사 조임유한

)  공사 를  설  져  하였 . 다

 한펄  외국금응기관은 1950  년이후 , 북경 , 상해 , 대연  황주  둥의  대도시와 겸

47) Buslnesa GLiide China, Longman, Hong Kong, Nov. 1986, p.62.



 제특구에  주재원사무소를  설치하기  시작하띠 1984~BS  년중  가장  활발한 진출

 양상출  보었는데 1956 f·1  넌이후부 는  사무소의  중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 있다

 현재  외국금옴기관의  쭈재원사무소는 150  띠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북경이

90  여개로  가장  많은데  주재원사무소의  먼무는  「외국금음기관 주재원사무소

 설치에  관한  중국인민은햄규정」에  의하면 , 상담 , 업무언락  금응거래의 주선

 띤  자문  등으최  제한되이 . 있다

. 다  숲런◎랒의 fR면

 중국의  ◎◎◎쌌은 80  년대초에  기밉의  주식  및  채권이  발햄되기 시작하고

 국채의  발행이  재개되면서  증권발행시장이  힝성되었으며 1936  년에  들어서 증

, 권유통시장 , 단기곤음시장  외환시장이  지역별로  개설되기 . 시작하였다 중국의

 금믐시장들은  개설억사파  짧은  데다  정뚜  및  중앙은행의 ·  관리 통제가 심하띠

 아직  초보단계에  머무르고  있는데  중앙은행은 , 단기급응시장 , 외환시장 증권

 시장의  순으로  강한 ·  통제 관리를  하고 . 있다

(1) 꿀볶올넜

 ① Te퓨◎싻

 중국에서  발행되는  유가증권은 , 국채 , 줌전진설채 , 금응채 , 중점기업채 지방

 기업채  둥의  채권과  주시이  있는데  미  중  국채가  발행규모가  가장  크고 향쿠

 에토  대량발행이  예상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 지방기업채  금음채가  큰 비중

 을  차지하고 . 있다

 쁘셤는 1981  년이후  발행이  재개되미 1981~84  년중에는  연간 40  억원이 발행

 되었으며 1985  년이후 i'#  딸힝 보파  확대되어 1988  년중에는 9D.7  억원메 달하였

. 다  한껸 1988  년이전까지는  국채의  단기가 5  년으로  유통이  허용되지 않았으

 나 1985  년에  국채의  소화◎  촉진하기  위하여  란기가 3  년으로  단축되고 ◎행

 후 1  년이  경과하면  유통이 T . 허용』 였다  이율은 1988  년  이전에는 정기예금보

 다  놀은  수준을  나타내밌으나 1988  넌  하반기에  정기예급금리가  대폭 인상되

 고 3  년이상  정기예금금리에  불가연동제가  도입됩에  따라 정기예팜팜리보다

 낯은  수쿤띠 .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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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겼는 1985  년이후  중국농업은힝  및  중국공상은행  등이  발행하고 있으며

 지방기업체의  박힝은 1985  년이후  농촌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 있다

 한펄  기업의  주식발힘은 1982  년겉에  사영기밉에  의하띠  박샘이  시작된 이래

1985  년  이후에는  구영기임토  주식의  딸행이 . 허용되었다  중국기업이 발행하

 는  주식은  지본주의국가에서의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수익은  이파  또는  배당으로  지급되고 I~5  년의  만기가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주식발행은  실헙단계에  있미  발행단위가  소규모에  그치고 . 있다

 ② ◎교◎싻

 각종  채권  렌  주식의  발힝랑이  증가함에  따라 1986  년  심양에 증권시장이

 개설된  이래 , 상해 , 태원 , 하얼빈 , 천진  광주  둥헤  계속  증뭔시장이 설립되었

 는데  소규모의  시장을  포한하면 60  개  이상의  도시에  중권유통시장이  있는 것

 으푀  알려지고 . 있다  유가증권의  매때는  중국인민은행이  지정한 신탁투자공

, 사  증권회사를  비롯하여  지방의 , 공상은햄 , 교통은행 , 건설은행  농업은행 둥

 에  의하띠  추로  점두거레의  형태로  이루미지고 . 있다  그런데 증권유통규모가

 딸햄◎모에  비하미  크개  자은  데다  유통에  관한  규모가  정비되지  않고 최◎

 격심한  인블레가  진힝됨애  따라  증권유통시장들은  제기능을  발취하지 못하고

 있 . 다

 한편 1990  년 9  월떼는  중곽  최초의 (  중권거래소 심천증권교억소 )유한공사 가

10  뗘개의  지방증건회사가  자본금을  불러하는  주식회사형태로 심천경제특구에

 서  개설췰  예정이라  하며  또한  상해에서도  국채의  지레블  주로  하는 중권거

 래소의  설립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 있다

(2)  폰퇘 솎텨◎쌀

1956  년에 27  개 , 도시 1  개  성을  시떱지구로  하여  은행간 (볼거래시장 급응동

)  밉절차시장 과  어음할인시장이  개설된  이후  지역적  단기금음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이중  콜시장은  형식과  내용면에서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대

 부분의  성에  현성되어 . 있다

 단기금융시장에서의  거래는  처믐에는  중국인민은행  지점을  중십으로  한 어

 읍할인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점차  볼거래규모가  중가하띠  현재는  은행간 콜

 거래가  주종를  이루고 . 있다  현재  단기급음시장에는  주로  중국인민은행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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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쭌은행  신용◎작사  둥이  팔가하고  있으며  일반기업도  팜가하여  어을  빛 CD

 매매거레  둥을  하는  소왔또의  공개시장도  헝싱되어 . 있다  이  중  콜거레서 급

 리는  쌍방간의  현의에 fLl 따라  겉정되며  무담보에  의한  신용거래형채펄 거래

 가  이루미지고 . 있다

 그러나  단기금응자산의 , ◎족  팔리기늠의 , 제쟈  비은행곤음기관의 ,미발달

 관계팍정  둥  제도정비의  미틉  풍으펄  중국의  판기팜음시장은  초보적 형싱단

 게에  머무르고 . 있다  그궈고  카  지방의  단기금음시장간의  얼젼관계가 미홉하

 고  특히  콜시장을  제외하띤  지방자팜시장수준에  머부르고  있는데  짐차 상해

, 겸제권  북경 , 천진지구 , 부한지◎ , 서남지구  공동성  둥  광역화된  지역내의 시

 팡히  형성되는  울지임이  나타나고 . 있다

(3) 차녀돗◎쌌

1986  년에 , 심천  상해  둥 7  개  지역에  부문간  외환사용의  효율성 , 제고 외국

 인투자환검의 , 개선  인민원에  대한  평가절하압릴의  간접적 , 해견 외환압시장

 의  양성화  둥으로  목적으포  하는 ( )  외환조절센타 외안조제중심 가 fl . 설치 었다

 취』외화는 , 미팎러 , 일본인 DM, , 파운드  홍콩달러  둥으펄  기준총화는 미달러

lIB 이  거래환율은  외환수요초과상태를  반영하여 (1959  공정환율 년말 3.72 /원 탄

)  러 의 2uil  에  파까운  수쿤에  이르고 . 있다

 외환조절센타의  기능은  형시상  시장가격기능을  이움하여  외환수급을 조절

 하는  펏이피만  외환의  대걱분이  국가개획에  의하미  배분되는  데다 외국인합

 자호틸  등을  제외하고는  여유뫼환을  보유하고  있는  기된이  드물어 거래에은

 낮은  수준에  머루르고 . 있다

4.  ◎덜과 뻐뜰랸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930  년대에  들어와  경제체제  개혁의 일환으회

 금음제도에  대한  개쳐을  실시하여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 거두었다 인민은

 행이  쿵땅은힝의  띤할을  담당하고  각  특누턱야의  금뜸을  관리하는  은행의 실

 릴과  운영으천  괌응게도가  보다 . 전문화되었다  한편  은힝히  기업화되고  그 기

 능이 . 강화되었다  은힘은  보다  자유로울  대출의  권한을  갖게 , 되었고 이자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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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하여  보다  효률지인  기업이  자긁을  찰용할  수  있게 . 하였다 ,그리고

 괄가  자원에  대한  정닥의  재정  역할이  갑소하면서  은행이  그  역할을 대신하

 면서  산재핀  자원을  투자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게 . 되었다  그리하뗘 국가의

 겸제환동의  중앙  통제는  보다  간접적이 , 되었으며  이자율이라는  가격이 규제

 의  멱할을  대신하개 f·1 되면  그  펴할이  은행을 f·1 통해  이루어지고 . 있다

, 요약하면  겋제개혁의  겉과로서  중국에서  은행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기늠

 을  하개 . 되었다 , 첫째  저축을  투자로  인도하는 , 중개기능 , 둘째 신움배분과

 기밉  감독을  통해  기엄이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음하게  하는  미시적 금

, 음기능 , 셋째  통화공급을  조짙하고  화폐글형을  유지하는  거시경제적  기능 둥

. 이다  최◎  중곽애서  민어난 H 11  ◎쀼솔 씨 ◎의H  ◎은  은행이  이  기능을 이햄할

 수  있도록  진행되미 . 왔다  현재의  경제개혁정책이  게속  유지된다면 경제내에

 서의  은행의  역할과  비쿵이  게속  쿵가릴  것띠라고 . 전망핀다 , 왜냐하면 ,첫째

 자금을  효올직으초  사용하기 f·1  위해 는  정부의  행정적  재정조치보다는 은행의

 감독려할이  강조뵉 , 것이고 , 둘째  중국은  국가가  계획에  의해  경제를 이끌어

 가기보다는  시장의  힘을  이용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은행으로  하여급 그것

 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끔  딸  것이기 . 때문이다

, 고러나  아직까지  쿵국의  팥융제도가  겸제발전과  안점이라는  국가 복표를

 달성하고  중국은행제도가  보다  더  큰  역할을  하기메는  몇  가지 장애요소가

. 있다 , 첫째  국가와  은행조직간의 . 관계이다  금음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이

 증가하였다고 , 하지만  신제로는  아직호  지의  모든  업부에  정부나  당의 간섭과

 압력을  받고 . 있다  교◎보◎을  수짐하지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땅은햄의 자

 주지  걸정이  거의 . 불가능하다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출정책이나 팜

 리를  견정하는  데  있어  팜응기관이  경제원리나  상황을  고려하기  보다는 정부

 의  의지에  따라 . 겯정된다

, 둘째  현행의  금리채계에서  괌응기관이  하나의  기업으로  성장하기에는 어러

 움이 . 있다  몌를 , 들면  예금괌리와  대출금리사이의  려귿리  상황은  기멉 스스

 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물  좌미하는데 ;  이윤극디 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

 표로  하는  기언의  특성에  비추미  달  때  이것은  실질적으로  금몸기관이 정주의

 보조없이는  하나의  기업으로  성장하기에는 . 어렬다



, 셋째  가격체계가  계속  국가에  의해  걸정되고  자원도  국가에  의해서 ,배분

 할당됨으펄써  가져이  자원의  흐름물  조정하지  봇하고  밌기  때문에 금응자원

 의  배같에 f·1  있미 포  비효율적인  요소가  여전히  상존하고 . 있다

, 틸째  중국은  금응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뽄◎똔◎의  유지강화를 위해

 권위적인 %·11  처출초촌털 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금음재도는  중앙계획에 따츤

ffe  쀼인  자금배분체게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급옴기관간의 fff뽀인

 교류는  활랄하나 eB  쪘 인  교류는  미흡하띠  글음기관간의  원활한 정보교환이

 저  해  되  고 . 있다

, 다섯째  금음전문가의 . 부족이다  향후  줌국의  경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

 되려면  중국의  긁음기관도  금응줌개기능을  보다  뭔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서

 방국가의  선진팜응기술을  도입하고  금응전문가를  양성하뜬  것이 . 필요하다 차

 료뽀류의  자유포운  진쓸을  보장함으로씨  선진  팜음 know-how  린 첩단시스템

 을  전수받고  전분인력을  양실하쓴  한편  은행의  민영화른  실시하는  둠 시장기

 능을  보다  강화함과  동시에  괌음시장의  통일된  법적기딴을  마련함으로써 금

 음기관의  효율적인  겸영을  유도해야  할 . 것이다

V . ft  ◎의 캇◎◎런패트

ft  ◎의  뽄◎털퉤는  진통찌  중앙집권 f·If  하래뽄◎틸 로서 1  제 장에서 설명한

 전형적인  ◎틀초볶 H3  ◎◎◎ 래◎를  그대로  유지하고 . 있다 , 따라서 1제 장에서

 언괍한  내웅들이  그대최 . 적똥된다 , 즉  걋◎의 , 기능  쏠뽈의 , 료교래◎ RH솔 의

, ◎◎ , ◎려퉤◎  그리고 Bt  ◎려교샨 ◎의 ff  추 들이  거의  그대로 . 직용된다 그러

, 므로  이  장에서는  중탁물  피하기  위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의 꼰뜰와

HH HB  솔 뿐 좌  꼰툼  둥  특징직인  것만을  살피  보기로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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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뺨◎◎

, 가  ◎◎체◎의 뼘룸

 북한은 1947  년 12  월 1  일  「찮츱초촌  겋제려건  조성」이란  명목하에 「북조선

 인민위원회  떱렁 30  제 호」에  의지 1  제 차  ◎◎교련을 . 틀◎하였다 O◎◎ ◎을

 실시하게  된  복적은 , 칫째  처출초볶  뽄◎렴래의  토대를  추축하기  위한 자주직

 인  뮤일한  똔뜰퉤◎를 , 착립하고 , 둘째  터촐의  잔재를  제지시켜 자주적이며

afn HH  ◎ 초률를 , 마련하며 , 셋째  한국으로부터의 A  찻◎◎ 을  방지하는 것이

 었 . 다

 그  내용을  보면  교환기간을 1947  년 12  월 6  잎부터 12  월 12  일로  실정하여 그

 당시까지  볶교되고  있던  ◎◎  추  보조화페를  제외한  모든  ◎똔를 꼰◎◎와

1:1  의  비율코  교환하는 . 것이었다  그러냐  보조화폐도 1949  년 5  월 14일부터

 새로운  보조화폐인 15 , 전 20 , 전 50  전을  소액지폐로  신규발임한으로써  동년 8

 월 15  일력터는  므촌딴섞  발행된  딘든  보조화폐를  무효화시김으로써 1949  년 8

 월 15  일  이후에는  북한지역에서  「조선중앙은행」이  탈힝한  ◎◎만이 통용되게

 되 . 었다

, 그리고 1959  년 2  월 13  일  「신화페  박행에  대하여」라는  내각길정 11  호를 공

 포하여 2  제 차  ◎뺨ㄹ』◎을 . 단햄하였다 2  차 Tf  ◎뺨 투을  실시하게  된  동기는 6.

25  동란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누증을  방지하고  주요  산떱의  국유화와 놈업

 의  현퐁화가  완료됩으로써  이에  맞는  새로운  재정  솔려고출의  새◎과 더불어

1960  년대의  새로온  겸제게획  싶시에  따른 40 Rf  쓸 똔을  』율떨하쓴  데 . 있었다 2

 차  화폐교환은 1959  년 2  월 13  일부터 17  일까지 5  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구

 화페 100  원에  대하띠  신화폐 1  원의  비율로  교환해 . 주었다  또한 교환방법은

 파 HH HR 출 간  및  기칩소  둥 5,200  개소에서  개인은 1  회에  한하여  공민증 제시

 와  함께  효환해  주었으며  단체인  겋우에는  각  단위별로  신청서를 제출하게

. 하였다

 북한은 1979  년 4  월 6  일에  「중항인민위원회  정령」에  의하여  다사 3  제 차 ◎

48) , 넉한연구◎ , 「북한총람」 1983, p.64D~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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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 실시되밌다  쟌톤◎고의  원확화를  기하고  개인은  불론 · '기관 기밉소

 단체  둥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화폐를  강려하개  회수하기 . 위』「이었다 북한이

3  제 차  화폐개헉을  톰해  유휴화폐를  회수하지  않을  수  없밌던  이유는 1973년

 세계직인 .f. 자원파동으 · 인힌  괍격한  물가  인상  않지 . 때문이었다  이러한 물가

 상슴과  경제규모의  점진지  팍대에  따라  증가  책정되는 fE 생산목  때문에 자

 공장  기멉소는  쿵간재  및  원펄확보글  위한  하띰적인  현금  보유  외에초 비공

 식적인  현금을  보유하거고 . 했다  그리하여  계획직인  ◎뽄◎교  과점에 왜곡이

 초래되고  상환◎능으로  인한  국제신용  추락으로  외자조달에  차짙을 초래하였

. 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지방예산제와 #8 ◎텨밖 feft,  경공업제품의 생산팍대

 둥  내자조달에  주려하었으나  이와  같은  소팍찌인 f·1  방법으로 는  고갈된 재뭔

 조달의  한게를  해소시킨  수  잃었기  때문에  ◎◎꾜◎을  통해  주민  및 기업소

 가  보유하고  있는  ◎교◎톤를  퐁원하띠  산업파금화를  꾀하고자  하먼던 것이

. 다

3  차 %  겻◎ㄹ ◎의  쿠요  네뭉을  보면 , 첫째  화계교환을  ◎액에  제한없이 구화

 폐 1  원에  대하여  신화폐 1  원의  비◎로 . 실시하였다 , 둘째  교환은 1  회에 한하

 며  교환할  때  일부  린  전두클  저금찰  쑤  있토록  하었으며 , 기된 , 기밉소 협동

 단체는 19fg  년 4  월 6  일  현재  가지고  있는  구화폐를 f9  넌 4  월 8  일까지 은행에

 밑팔시킨  다음  펄요한  만큼  새  폰을  찾아  씨야 . 하였다 , 셋째  효환범위는 100

, 원 50 , 원 10 , 뭔 5 , 뭔 50  전  등  지폐에  한하여  효환할  수  있토콕  규정하고 있

. 다

. 나 We  ◎ 의 ◎뽄

(  죠 5-1)'  에  해방이후  지금까지 3  차에  걸치 ff  샵 쑈◎을  실시한  후  현재 이

 용되고  있는  ◎툰의  종쥬들이  나타나 . 있다  현재  중창은힝이  발행하는 권종별

 구성은  액면 100 , 원 50 , 원 10 , 원 5 , 원 1  원의  중앙은링권과 1 , 원 50 , 전 10 , 전 5

, 전 1  전의  소액  주화로  이루미져 . 있다  둑찬◎  방문한  외국인만이 사움하도록

 란든  특수  ◎틀가  있는데  좁쥬는 8 . 종이다

ff  ◎뼘료 가 ' '  원 인  반◎ 1  원권은  기본컨으로 , 역할하며 50  전은 ◎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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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전권 5 , 전권 1  전권과  마찬가지로 fHfDH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 있다

 그리고 50 , 원권 100  원권은 f·1 고액권으로 , 기능하며 10 , 원권 5  원권은 기본권과

 고액권의  중간위치메서  기본컨의  유통을  보완해 . 준다  실제유통에서 거래의

 대부분은 1 , 원권 5 , 원권 10  뭔권으로  처리되고 . 있다  이처한  권종럴  구성의 웁

 직임에  특징적인  것은  기본권의  비중이  끊임얹이  강화되는  반면에 소액권의

 유통이  더욱  약화되고  띤는 . 것이다 4")

(  표 5-1) It  뽀쓴밸의 뜬쁨

10f 1979  년 4  월 3  제 차 T%  ◎뜰 부에 의

 한  지폐 : 녹색

원구분지폐

(5 )퐁
 일  반  쏠 ◎

주화

(5 )종

5 , 전 10 , 전 1 50  전  주화는 1979  년 4 , 월 1  원 추

 화는 1987  년 10  월부터 ◎교

 처틀초볶국가  ◎틀와의  교환 : 쪄

 색서방세게
 ◎렬와의  교환 : 녹색

2 ,전

50전

1 ,원

50원

 외 화와

 특수킷◎ 1  바뿐 돈

(8 )교 종

 자죠 : , 통일원 , 『북한개요』 1990.32

2. 술철텐면

. 가  출철페◎의  똔◎  밀 ")빤료

 모든  ◎◎추』』이 ef ◎슬초◎  ◎◎로  되미  있고 ef ◎출초볶 별옷뷰토◎에

 의해  지속짙인  축쪄을  높이려  하고  있는 f·B  북한에 는  죽직과  때분의 기능을

49) , 리원경 , 진게서 pp.75~76.

50) , 북한띤구소 , 전게서 r.643~644.

, 1원

5 , 전 10 ,전

5 , 원 1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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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부문이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의 ;  샀 ◎은  그만큼  제한되미 . 있다 오늘

 날  북한에서는  모든  기업소와  협동관리가  국가자팜  또는  자체자금으로 운엉

 되고  있으며 RA  ◎ 은  다만  기멉소들에서  우연적인  요인  둥에  띄해 발생하는

 유동자금의  일시적인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단기대부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

 을 . 뿐이다  그밖에  북한의 00  료 은  자금이  이떠한  경제부쭌에  투임되는가에 따

 라 , 산업급음  놈업금응  및  상업금음으로  구분되혀  자금소비의  성격에  따라 소

 비급음과 , 기업급응으펀  자금응통기간에  따라  단기금음과  장기팜음으로 그리

 고  지역적  분류에  따라  역데팔음과  국제금응으로  구분되고 . 있다

 북한은  소련의  모형을  따라  중앙은행이  발권은행입과  동시에 ef◎출초볶 인

 ◎봇곤츄  로끝도  같이  퓌급하는  주◎쑴츄래◎글 . 확림하였다  마찬가지로 극소

 수의 1  츄「 뽀류을 . 설립하먼다

 해방이꽉  북한은  소련군의  명렁에  의해 1945  년 12  뭘에 조선은행평양지점에

 임시로  「계산소」를  설치하여  은행을 . 운영하였다  그후 1946  년 1  월 9  칠에 폼

 래  중앙은행좌  억할을  담당하고  밌었던  북한지역  소재  조선은잉지점망을 토

 대로  하여  조선중앙은행을 , 실립하고 1946  년 4  월에는  「북조선  인민위원회 포

 고 8  호」에  의거  농민은햄을 . 설린하였다 ID  월에는  소련군으로부터 인계받은

 북조선  중앙은행과  서울에  본접을  둔 , 상업은행 , 조흠은행 , 저축은행 안전은행

 둥과  지접망 58  개를  기초포  하여  재정성  직속으로  새로운  북조선은행을 창설

. 하였다

 꿈산정권이 (1948  수혀 년 9  월 9 )  일 된  후에는  중앙은행에  소속되어  있던 저

 금관리국을  재정성  직속으로  이전시키는  둥  은행제도를 . 개편하였다  그후 기

 본건설자금의  분산성을  방지하고  집중적  투자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은행으

 로서의  건설자금은행을 . 설립하였다 1959  년 11  월 3  잎에는  중앙은행내에 무역

 은행을  신설하여  대뫼펼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농업은행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중앙은행에  총◎시킴으로써  중앙은행은  건실부분을  제외하고 겸제의

 모든  부문에  대한  신용사업을  환장하개 . 되었다

 이어서  북한은 1964  년에는  경제건설을  가일충  제고시킨다는  명목하에 은행

 페계를  대폭 , 개편 T·:  국릴 실자금은행을  폐지하고  새로이  산업은행을 창설하였

 으며  은행기관들의  임무와  기능을 . 재조정하였다  그리고 1970  년대후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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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무역증데방안의  하나로  팜강은행과  대성은행을  설려하여 무역결재업무를

 전담케 , 하였으며  수출입  화불의  보험업무를  위해  조선대외보험회사를 설립하

. 였다 1987  년에  합영기업의  유치를  위한  점보  및  자금의  제광과  이들 기업의

 수출멉무플  도와주기  위해  조선낙원금응합영회사를 . 설려하였다

. 나  슬퓨의 50볘

 북한에서  은행은  겸제  모든  부문에  대해  대부를  통하여  통제를 씰시하고

 기관  및  기업소의  경제계획  수행정도에  따라  자금의  공급을  조절하며 예산에

 대한  납부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받아들이고  기업  간의  거래자금을 결제하면

 서  생산 , 판매계획  원가계획  둥  양쩌  및  질적  지표의  수행여부를  분석하는 한

 편  기업소들이  예산납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벌금이나  연체료를 부과하여

 경제활동의  개선을  촉◎하고 . 있다

 그리고  기관  및  기업소의  재정  담당부서에서는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현지

 에서 ·  검토 분석하여  물자와  자금의  합리적  히용을  도모하며  기업소와 기관간

 에  계랴을  위반하지  않도록  재무통제도  실시하고 . 있다  위와  같은  겸제 전반

 에  걸친  통제를  히른바  「원에  의한  통제」라고  하는데  이는  자원과 노동과의

 합리적  이용에  의해  절약을  도모하고  재정규율을  강화하여 , 분기턴 , 월별 지

 표별  계획  목표를  어김얹이  달성하도록  하는  데  그  복적이 . 있다 5')

. 다  숲절려◎의 49 5")쁠

(1) 뽄쑬촌촛뽀쮸

 북한의  춘츄뽀류은  발권은행으로서  타  은행을  지도 ·  감독 통제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 같다 , 첫째  화폐발행  및 , 현금류통조절 ,둘째

 현금출납  업무 , 담당 , 셋째  무현금결제 , 조직 , 넷째  예산의  쭐납업무 , 담당 다

, 섯째 ·  기환 기업소에  유통자금공급  및  조절  떱무 , 수행 , 여섯째  기본건설 및

51)  국토통일원 , 조사연구실 , 『북한경제개관』 1989, p.27
52) , 북한연구소 , 전게서 p.644 646  ∼ 과 , 국토통일원 , 전게서 p.2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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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보수자금 , 퐁급 , 믿곱째  북한의  모든  고정재산을  화폐액으로  둠록하고 그

 이용상태글 , 통제 , 여덟째 ·  급 은  둥  귀급속의  수매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둥의  기능을  수행하고 . 있다  처슬초볶글르  및  비동맹국가들과의  협정에 의한

 무역결제  업무출  취급하고 . 있다

(  그림 5-1)  추촛쏜퓨 볕쑈촐

티띠띠띠 삐◎띠띠띠니디티띠띠니 피◎니니때 티◎니띠떼」티◎디삐삐피피티◎니띠띠』치

◎니니치 친◎피띠피치◎니니때치치◎니띠띠』피「◎치니띠 띤
 출처 : J4, 북한연구 , 『널한총랄』 1983, p.644.

 당위 원회

i발권처간부부멉

무부화폐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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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같은  중안은행의  조직을  살펴보면  평양에  충앙은행본점이  있으며 산하에

E·  직할시에는  각 ·  도 시  총지점이  있고 ·  군 구역에는  지접이 . 있다

( (  그립 5-1) )참조

(2) ◎찼쪘퓨

 산업은행은 1964  년  은행체계의  개편에  따라  국립건설자금은행을  모체로 하

 여  설립되었는데  ◎  주요기능은  종래  중앙은행이  담당하던  대부  및 저금업무

 와  재정기관히  담당하던 . 보헌업무이다 , 즉  산업은행은 · ·  대부 저금 보헙 둥의

 사멉과  협동농장에  대한  재정적 ·  지도 방조사업을  주로  담당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 있다  히칼은  산업은행의  기능을  항목별로  보면  다음과 . 같다 , 첫째 협

 동농장을  비촛하여  각  부분의 ·  기관 기업소에  대한  단기  대부헙무 , 수행 ,둘◎

 보험사업의 , 수행 , 셋째  저금사업 , 취급 , 넷째  개인  송금사떱 , 취급 , 다섯째 협

 동농장에  대한  재정적  지도와  통제사업을  수햄하고 . 있다

 여기서  대부엄무는  국영기업소에  대한  할당자금에  일시직  부속띠  샘질 경

 우  이를  보충하는  단기대부글  말하며  저금업무는  각 ·  시 군에  설치되어 있는

 지점  및 , 저금소  출장소의  얼없을  통해  협동농장의  결제와  현급출납첩무를 실

 시하고 , 부기계산  재정계획의  작성과  집햄을  지도  감독하는  것을 . 말한다 한

 편  보험의  종류에는 , 재산보헙 , 인체보헙 ( , 대외보헙 화물운수보험 )선박보험 등

 이 . 있다  또한  산없은행의  조직망물  살펴  보면  중앙에  산업은행본점이 있으며

 카  도  및  직할시메는  도  시  총지접이  있고  산하에 · ·  시 군 구역지점이 . 있다

(3) 쓸팃친퓨

 뜰톤료퓨은  중앙은행의  산하  기구로 1959  년 11  월 3  일에  설립되었으며 중앙

 은햄의  지도  하에  외국과의  무역  빛  부역  외  거래에  따른  결제사업을 담당한

. 다 , 즉  부역은행은 , 대외걸제 , 외국환업무  여행수표 , 발행  대외송금사업  및 무

 역기관들의  수출입게획  수행과  모든 ·  기관 기멉소들에  대해서  외화지불에 대

 한  재정적  통제를 . 실시한다  따라서  무역은행은  중앙은행의  대외무역에 대한

 국제결제멉무를  담당하는  일부분이라고  할  수 . 있다

(4)  대  성 은힝

 대성은행은 1975  년 11  월에  설립되어  무역거래에  대잔  대뫼결제와 외국환업

 무를  담당하며  주로 , 대성무역상사 , 동해선박  만경무역상사  둥의  대외 곁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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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를  취급하고 . 있다

(5) 급강은행

 금강은행은 19fB  년  설허되먼으며  무역은행의  피휘감독  하에 대외걸제업무

 를  담당  수행하튼  것으로  펑파되고  있으나  츠 f·11  부기능은  아직  밝허지지 않

 고 . 있다

(6)  조선낙원 금음합영회사

 조선낙원  부역회사와  일본 falace  사간  자◎금 1  친만불로 1987  년 5월설립하

 여  평양에  본사를  두고  인본에  지사를  두고 . 있다  이것은 , 한영회사 ,무띤회사

 기타  외국기업에  대한 , 투자 , 자팥대즐업무 , 저축  송금  둥  국제금융업무를 담

 당하고 . 있다

(7)  조선  대  외  보험  회 사

, 항해 , 연안선박  수출임  화물의  럴험  삔  재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 있다 파

, 리 , 동베를린  스위스  따젤에  지사즐  푸고 . 있다

. 라  친글추과 론숲틴◎

 북한에포  은행에  예급을 , 하거나  대무플  딴을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이 있

. 다  그러나  이자율  누준은  다른  가격과  마찬가지로  화폐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계획당국애  의해  임의적으로 , 결정되벼  그  율이  매우 . 낮다

 북한에서의  저축은  자본쭈의  국가예서는  팔리  재산증식을  위한  자발적 저

 축이라기보다는  쿠로  재정게획상의  자금동원  목표달성을  위한  강제저축의 형

 태로  띠루어지고 . 있다  저축의  종류로는 , 보통저금 , 준비저금  정빈저금  및 당

 첩금을  지급하는  추철제저급  풍 4  종류가 . 있다

 보통저팜은  수시회  저금하고  찾을  수  있는  저금으로  이자율은  연 3%이며

 준비저금은 20  원  이상과 3  개월  이삼의  기간으로  미리  예약하고  수시로 저◎

 하였다가  게약기간과  게약금액이  차턴  잦는 #·1 저금으로  그  이자는  연 3%이

. 다  정액저급은  이자율은  연 4% . 이다  추첨제 t  」 총저금은  보총저금의 믿종으

f·7 의  그와  유사하나  이자를  따로  지불하지  않고  넉기마다  실시하는 추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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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띠  당첨금을  주쓴 . 저금형태이다 5")  일반주민들은  저금  또는 저급인를시

 조선중앙은행의  총지접이나  지접  이외엔 , 우편  전화멉무를  취급하는 체신소를

 이 . 용한다

 북한에도  기능상으로는  외환과  국내통화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 있으며 교환

 의  기준이  되는  환뮬이 . 존재한다 , 그러나  북한의  환율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

 상태에  의하띠  결정되는  것이 , 아니라  무억계획  즉  외환게획에  따라 계획당국

 에  의해  임의적으로 . 결정된다  또한  북한의  환율제도는 , 공정환율 ,무역환뮬

( ) 비상업환율 여행자환율  둥으로  ◎성되는  복식환률제를  채택하고  있음이 특

 징  이 . 다

3. .if)번주패면

. 가 공점롼뮬

 공정환율은  기본환율이라고도 , 하는데  북한당국이  잎방적으로  견점한 환율

 로서  대체로  소련  루블화의  대서방화폐  공정환율을  매개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 있다 , 그러나  구체적인  견정근거는  명확하지 . 않다  북한의 고정환율은

 다른  환율에  비하여  북한  원화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폄가하고 , 있으며  그 차이

 는 2tID  에 . 팔한다  북한이  국민소득을  대외적으로  발표할때는  공정환율이 적용

 된 . 다

. 나 무멱환뮬

(trade 무역환율 rate)  은  외국과의  무역이나  무역외거래  둥을  할  때 사뚱된

. 다  히론상  무역환율의  견정은  짙이  같은  교역상품의  집합을  선택하여 이들의

 북한과  상대국에서  도매가격을  총체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이루어 . 진다 그러

53)  『백과전서』 4 (  제 권 평양 : , 자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P246.
54) , 국토통힐원 , 전게서 p.33-34.



, 나  이와  같은  방법은  해당나라의  가져체게가  다를  경우  통둥한  구매력을 반

 영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미  뚜역환율도  북한환뮬도  북한 원

 화를  공정하게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 . 어럽다  무역환뮬은  북한의 무역은행에

'  의 해서  수시로 . 발표핀다

. 다 비상멉환뮬

 비상밉환율은  이론상  주어진  기간에  가계가  소비하는  생활필수품의 집합에

 대한  화폐지출을  다른  나라와  비교합으로써  길점되는  것으로  되어 , 있으나 실

 제는  무멱환율을  일정한  프리미엄을  더해 . 결정된다  비상업환율은  주로 무역

 외 , 거래  자본거래에 , 적용되었으나 1972  년  상업환율  폐지와  할께 부역환율로

 통합되는  추세에 . 친다

( /  북한원 미  달러 )

(  표 5-2)  북한  원화의  대미달러의 롼뮬

 출처 '  북한무역은행 ( , 딸표 곽토통일완 , 『북한경제패관』 1959, p34. )재인웅

4. R j")출철교◎ 똔

. 가 똔갈

 기본적으로 1  제 장에서  언급한 Bf  솎텨 곤의  특징과 . 비슷하다 H  ◎전 똔의 중

 점을  총화가치의  안정에  두고  통화관리와  퐁시에 , 임금관리  물자관리를 댕햄

 실시하고 . 있다 , 다시말하면  종합재정계획과  물자생산제획을  길합시켜 겸제전

55) Hiau(1984)  전게서를  따탕으초  리원경의  「사회주의  화폐제도」의  내웅을  유추 해

 석  한  짓  임 .

19a6분 1987 19881980 1952 1983 1984 1985

1  공정환뮬 0.97 1.02 1.07 1.020.87

 무역 환율 1.79 2.102.12 2.15 2.36 2.43 2.23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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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의  실불  흐금과  화패  흐츰의  균헝을  도모하고 . 있다  이같은 3f  초홀초 볼은 전

 져으의  재검정픽에  종속되는  것이 . 특징이다  북한에서  재정  금음의  기본은 자

111  팜 회이며  띠것은 , 재정 , 신용개칙  현곤게꽥으로 . 이루미진다 조선중앙은힝을

 비론한  은힝의  기능은  이러한  신뚬게획과  현금게획에  기초하여 . 움직인다

. 나 fR  론 의 ◎랜

 화패공급  증파파  은힝  신용으로  부터  연유하기  때문에  은행대부가 어떻게

 조질되는가를  살괴럴는  것이 . 중요하다  은힝의  신용에는  세가지 기본원리가

. . 있 다 , 상환능런  국가게휘과의 , 언게  그리고  상품에  의한  보증이 . 그것이다

 은힝대◎가  만기에  상판해야란  한다는  첫번째  원리는  국가예산의 자급과

 은힘의  자근이 .t  두  곽가에  속해  있는  건이지만  그  두  자금은  ◎별이 되어

 있다는  것을 . 보띠쿤다  정부  재정은  띠러  국영기언애게  고정자◎과 정기적으

 천  괵요한 ( )  운영자된 할당자본 을  제공하는  한편  은행은 (추가문엉자본 초과한

)  당자본 에  대한  이  기밉들의  일시쩌  또는  게전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기능

 을 . 한다 , 그리나  기언의  이윤은  정걱로  귀속되어  정부의  재정수입의 주요한

f·?  웠 이 . 된다  은밍의  응자는  은힝대출의  자괌원친이  현재의  혜금으로 국파기

 관에  의해  은힘에  남아  있는  유휴잔끽  또는  가계와  집페단위의 3·1◎예긁이기

 때쭌애  딴기애  상환되이야  하는  단기 . 대부미다 , 그리하여  북한에서는 조선중

 앙은행이  국가  기업이  낑산자괍의  단기  비상  수요를  쑹족시킬  수  밌는 회전

 자괌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의  잠정직인  유휴자금을  모아 . 둔다  자금이 단기

 간애  회전되기  위해서  대력의  상환의  필요걸이 . 강조된다 , 그러나 실제로는

 은행  대◎는  상환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신에  축직되는  경향이  있이서 사

 낀상  장기  대◎가  되는  경항이 . . 있 다

 푸떤째  원리는  은행대부의  사웅과  분배가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유도된다

 는  겄을  탁하고 . . 있 다  매닐  국가게획위원회메  의해서  운영게획이  실질적 투입

 과  산출랑  그리고  ◎화게  단위펄 417 , 리지며  이  계획을  따탕으로  자 국영기밉

 과  국가기판은  다음  해의  현금파  신용의  요구를  나타내는  계획물  국가 은잉

 에  제굴해야 . 한다 ?1  이 한  각  개인의  요구를  모아  국가은행은  국가의 현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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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의  계획을 . 수펴한다  신용계획이  중앙당국으로  부터  숭인을  받으면 그것

 은  전체  은행으로  하달되이 . 이행된다  그리하띠  은행  대부는  신용계회에 의해

 지  침  된 . 다

 게획미  제  시간에  이행릴  반큽  충분히  일찍 , 세워지고  점확하고 일관싱이

, 있으며  가걱이  떤하지 , 않고  과리고  린든  기업늘이  계꽥대로  실행한다면 신

 용계뵉은  은행  레부의  충분한  가이드  려할을  할  수 . 있다  그러나  띠러가지 이

 유로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 않는다 , 첫째  신용계획미  세워지는 시접과

 실지로  생산계획이  하달되쓴  시점의  차이가 . 있다  각  기업의  생산계획이 사실

 은  국가  생산  계획을  바탕으로  파생되어  세워지는데  실제로  그  계획이 계획

 기간의  중간쯤 f·1  가 야  완성되어  계획기간의  출발점에서  기업에게 하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떼문에  신움게획은  현실적일  수 . 민다  그리하여  기업은 신

 웅게획을  항상  생산계획을  하달받기  전에  세우게 . 된다  그결과로 신웅게획은

 정확하지  못하며  샘산계회에  탄추기  위해  재조점되는  일이 . 많다 , 따라서 신

 용게획은  형식에  불과한  경우가 . 많다 , 둘째  경제상황의  변화로  계뵉하지 않

 은  신용대부를  해야  하는  겋우가 . 있다  예를  들면  한기업이  그의  실짙 생산

 할탄량을  초과  달성한다면  보다  더  땁은  생산에  자금조달하기  위해서 추가

 자금이 . 필요할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기떱이  비효율성때문에  그  제품의 보

 완재와  잘  맞지  않는  부적격  재화를  생산할  수토 . 있다  혹은  계획자의 조절눔

 력을  벗어나는  기상조건때문에  풍작을  이룰  수 . 있다  이  모든  경우에 관련된

 기업은  계획  이상의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게획되지  않은  추가  생산 자금

 이  괼요할 . 것이다  만약  자팜이  총급되지  않으면  병복쳔상이  나타나 생산이

 방해를  받개  되기 . 때문이다  흐래서  은행은  때때로  게회되지  않은  대부를 해

 야만  하는 . 것이다

 세번째  원리는  은행대두가  서구사회의 (Real 진성어읍원리 Bill Doctrine)를

 따르는  것과 . 비슷하다  진성어믐원리란  상품거래에  수반하여  발생한 진성어믐

 을  제시하면  고정된  이자율  수준에서  얼마든지  한인하여  대부해  주어야 하는

. 것이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원칙때문에  사음되지  않은  자재가  축적미  되고 판

 매한  수  없는  재화의  재고가  증가하는  겋우가 . 많다  이것은  많은 국영기업의

 문제가  되고 . 있다



. . 다  찻◎의 301료

 화폐의  창조는  국영기업에  주는  은행  대부로  무터 . 시작된다  그 대부금은
 곧  기업띄  혜금이  되고  비현긁유통을 . 증가시킨다  이러한  혐태의  화폐가다른

 국영기업에  지불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한  이것은  팡공무문의  유통에  남아있

, 어  증파된  대부는  곧 11)  로  증가한  예금에  의해서  균형이 . 된다

, 그꼰나  이  예금액이 , 임금지급  농업생산물  구입  혹운  사적인경제단위와의

 거래를  위해  사용죌  경우  예금은  는행으로부터  인출되고  현금형태로 . 바펀다

, ◎러하꺽  공공투문에서  은행  대부와  은행  예금사이의  불균형이현급유통의

 현급공급의  댄화를 . 초레한다  예를  들면  새로운  은행  대주가  은행  예금증가
 졸  초과하면  그  차이는  자동적으로  동일액만픔  현팜  공급의  증가를 . 초래한다

 예금이  국가  부문에서  은행  대뿌보다  빨리  증가하면  그  반대로  현금 공급이

. 감소한다

 현금이  소비재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구매력을  나타낸다는  사실은그것히

 소비재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쳐서  국민이  느끼는  인플레에  영향을  미칠수있

 다는  것을 . 의미한다  그리하여  조선중앙은행은  생산단위 , 기떱소  하교  둥 모

 든  겸제부분에  관계되는  일채의  화폐유통을  규제하고  생산된  재화의가격까
 지도  소위  공정가격이란  명목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 있다  또한상접이나

 식당에서  판매되는  매상금이나  일닥  편의시설에서  번어들이는  그날 그날의

 수입까지를  해당  종앙은행에  입금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자본
 주의체제에서와  같이  저축의  원천으로서  ◎렬가  유보되는  일은 제도적으로

 봉쇄  되  어 . 있다

. 라  촐천◎◎의 푸땄

 북한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H  촐혀 쏠  추똔을 . 사용한다

, 첫째  추로  국가부문의  화폐공급인  예금유통의  중가를  국가예산으로부터촌
 꼿밟퓨으로  가는 fR  ◎ 쓸솔에  의하여 . 상쇄시킨다 , 둘째  비국가부문의퇴폐공

 급인  현금통화의  중가는  정기적인  저축드라이브  정책으로 . 상쇄시킨다

 화폐광금의  증가가  은행의  신용에  의해  생섬될  경우  중앙은행은화폐균형



 물  뮤지하고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서  화계의  왕복  유통에  영향을 B미치ㄹ

 고 . 한다  찰뜰◎교에  명향을  미치는  방범은  저축  드라이브를  통하여 현급통화

 를  예금으로  전환시키린로써  화폐유통을  축소시키든가  혹은  재정적 상쇄를

 통하여  그것을  무려파시키고  예긁화폐  유통의  일부를  제거하는 . 것이다 달리

, 말하면  화폐퐁급물  증가시키는  은행의  신춤을  후에  재점적  조치  또는 개민

 저축에  의해  상쉐시키는 것이다

5.  ◎ ◎

 북한은  아직도  전통적  중앙집권  차래뽄◎낄래를  뮤지하고 . 있다 , 따라서 ◎

 뺨◎밀친◎  역시  전통적  꾜뻔툰뽀을  그대펄  유지하고 . 있다 , 그러나 국제점새

 빛  동북아시아의  정세변화와  대내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닥  때  조만간 북한

 역시  개방화와  시장경제의  원리글  토입하지  않물  수  없을 . 것이다  이  겸우 경

 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RH  ◎◎◎ 래◎  역시 et  ◎을 단행해야

 만  할 · 것이다  솔턴◎◎을  할  경우  북한은  중국과  소련의  경험을  바탕으로 될

 수  있는  한  개혁의  ◎정적인  요인을  줄이려고  노력할 . 것이다

It  토  솔절◎켤을  한 , 겅우 , 첫째  현재의  단일은행제도를 조선중앙은행으로

 부터  상떱은행의  업무글  분리하고  화폐발행과  거시경제지  균형을  위한 금응

 통화조젼에  중점을  투게  하는  이원적은행제도로  개혁을  할 . 것이다 , 둘째 급

 리의  개념을  토입하고  은행을  기업화하면서  정부의  재점적  통제가  아닌 금리

 와  은행의  자율적  기능에  의해서  자금물  때분할 . 것이다  끝으로  소련과 중국

 이  개혁후  겪고  있는  통화팽창에  의한  인블레이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화관리를  철저히  한  것이라고 .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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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l .  를◎  및 ◎◎

 썰논뚜  찮출초볶힘래의  ◎밸◎펄린◎는  중앙집권적  차때삔볏딸렌와 밀접하

 게  관련되어 . 띤다  처출초촌 T  똔래 에서의  찻뺨의  쌜곯이나  짓해은 븐쭈초촌

 뽄갠땀래에서와 . 비슷하다 , 즉  ◎톤가  ◎톤의 ff, 추 fll Jt  셜 ◎의 , 추뚫 ÷3리고

fn  셜떨◎의  촐뚠을  하고 . 있다 ,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와  구별되는 특징적

 인  것은  ◎뼘의  ◎교래◎가  렷솔◎교과  뚫◎롤◎교으로  엄격히  구별되어 있

 는 . 것이다  련초◎금은  가계부문메서  주로  소비재  유통의  목적을  위해서만 이

. 용된다  그리고  뽄련출톤교은 ·  그  외의  기업과  정부부문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들  사이의  모든  거래는  은행예금의  형태로 .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럴레◎를  엄격하게  구별하여  츠토변조로  문영하는  이유는 기

 업이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생산활동을  하는  데는  츤행을  통한 신웅으로

, 춤닥하고  한편  생산된  상품이  소비자들  사이에  유통하는데  있어서는 현금을

 사웅하는  것이  원환하고  비움이  적게  든다는 . 생각때뭍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는  통화관리를  철저히  해서  경제의  균형을 , 유지하고  또  개인  또는  기업이 ◎

 를  숙적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으려는  데  근본적인  이유가 . 있다

, 한편  ◎솔◎교은  그토  렷솔◎교래◎로  되어 . 있다  즉  자국인이 사용하는

 화폐와  외국인이  사용하는  화폐를  구분하고 . 있다  이는  일종의  가격차별의 형

 태로서  외국인과  자국인의  서로  다른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이용하여 정부의

 수입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 조치이다 , 그러나  암시장의  존재로  의도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봇하고 . 있다

 추츄차래촌포의  솔텨래◎의  똔쪘은 -  부 뽄퓨래◎로서  중앙은행이 발권업무

 는  물론  신움자원에  대한  중앙통제를  위해  상업금음업무까지를  수행하는 것

. 이다  이것은  중앙은행을  통해  중앙계획당국이  생산계획에  따라  자금을 공급

 하고  통제하기 . 위해서였다 , 따라서  전통적  추촛차레찮출초율 T떰래 에서는

 은행을  통한  신용대부시장히  유일한  급음시장이 . 되었다 , 한편  이자는 노동착

 취의  산물이라고  간주하여  자본에 1960  년초까지  이자  개녑이  도입되지 않았

. 다  그러나  이것이  생산성하락과  자본  낭비를  초래하자 1960  년  이후 자본돌

 물질로  표시된  노동으로  보고  합리적  자본  배분을  죄하고자  이자  개념물 도



 입 . 차였다

ff 썩뿐  치출초볶  쁘츳의 HH Tt  ◎ 교◎ ◎은  생산게회애  따라  겋제내에 유동성

, 주입  즉  통화를  ◎급하는  진에 . 불과하였다 #·1 따라  중앙정부게획의 재정정책

 에  종속되는  것이 . 특징이다  그것의  주요  누단은  행정적인 . 조치였다 그리고

 이러한  수단은  화줴의  유통과정에  따라  각카 . 다르다  기업부문의 화폐유통은

 신용계획에  의해 , 규제되벼  가계부문의  화폐유통은  견금계획에  의해 ◎제된

. 다  즉  기밉부문의  화폐증가는  은힘의  신용을  힘정적으로 , 처리하려 가계부문

 의  화폐공급인  견금통화의  증가는  정기적인  저축드라이브  정칙이나 ·업격힌

 임금통제클 f·1 통해 . 상쇄시켰다  개헉후  소련과  중국은  어읍한인  제도와 지급

 준비율과  같은  간접조달수단을 . 도밉하였다

95  현』 은  경제효올섣 , 창상  독짐채산제 , 확져  자원절약체제  강화  둥 기본겸제

 목꾜로  하는  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조치룰 f·1 괌음틱문에  효과적으로 지원하

 기  위하띠 1987  년  전띤적인 Dt  ◎려 ◎을 . 단행하였다  그  개혁의  목표는 ,첫째

 모든  상업은햄  기능을  중앙은행인 Gosbank  로부터  분리되쓴 이원적은행조직

 을 , 착림 , 둘째  특수은힝의  누를  늘리서  은힘들  사히의  경쟁을 , 유도 , 셋째 신

 용배력에  있어서  특누은행의 , 독립싱인정 , 넷째  상세한  생산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개별신용계회을  잃애고  전채의  신용한도제  노입 . 둥이었다 =1 , 러나 경쟁

 은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  있고  저축은행의  독접적  지위가  실짙적으로 유지되

 고 . 있다 , 게다가  연차게획은  게속  자원때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 있으며 상

 업적  기준에  의한  새로운  신용점책은  기타  여러  부문에서  아직  개혁이 되지

 않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 있다  그리고  개혁의  불완전성은 1980년대

 후반에  화페의  불◎힝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할  일과  사적  부문에서  할 일

 물  확실히  구분하여  사적인  의사  견정은  시장기구와  이에  따른 RH◎ 래◎에

 맡기는  것이 . 바람지하다

fr  뽀  역시 1979  년  개글이전까지  전통적  처출초볶렴꿰의 Bf  ◎띤◎의 H졌』 뽀

 솔◎쵸래◎글  따라  고◎친◎뤘◎를 . 뮤지하였다 1979  년  이후  겸제조정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자금통원의  극대화와  자괌의  효올적인  운용을  토모하기 위하

 여 RH  ◎ 래◎글 . 개괸하였다  그  개혁  내웅을 , 보떤 , 첫째  종하은행의  역할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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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을  업무별로  전문화하는  촐려래◎로 , 개편하고 둘

, 째  상업업무를  줌앙은행에서  분리하는  대신  인민은행의  줌앙은햄기능을 강

, 화 , 셋째  행정적  직접금승조절수단을  줄이고  간절적  조절수단인  재할인 제도

 와  지급쿤비제도의 , 도입 , 넷째  기업의  은행  의존도의  증가에  따라 대출채권

 의  건전화를  위해  기멉에  대한  은행의  지도감독업부를 , 강화 , 다섯째 자금배

 분에  급리기능을 , 강화  그리고 , 여섯째  폴머니  시장과  중권시장  등  금음 및

 자본시장의  육성 . 둥이었다 , 그러나  개혁의  부산물로  줌국경제에  나타난 초과

 수요의 , 상존  소비기금의  급속한 , 중가  기본  건설투자  규모의 , 과다 통화발행

 량의  납발둠의  요인에  의해 .1954  년  부터  통화랭창이  나타나기 . 시작하였다

, 그리고  아직도  가격체계가  국가에  의해  결정되고  자원도  국가에  의해서 배분

 할당◎으펄써  가격히  자원의  흐름을  조정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금응자원의

 배분에  밌어서도  비효율적인  요소가  여전히  상존하고 , 있으며  법적으로는 급

 응기관의  자율권이  많이  보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응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 ◎족하다 , 그러므로  중국역시  경제  랄전과  경제  안정의  경제 계획

 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효율적  요인들을  제거하는  노력을 경

 주해야  할 . 것이다

 북한은  아직도  개혁이전의 43#  졌 로 RH  출 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

 에  전통적  ◎출초볶떨친◎의 HH  ◎◎솔 의  특징이  그대로  적용되는 . 사회이다

 즉 RH  ◎ 퉤◎는 -fHH , 본 래◎이며  화폐유통이  철저히  현금유통과 무현금유통

 으로  구분되어 . 밌다  금음통화조절  수단도  계속  행정적  조치인  직전 수단을

 사웅하고 . 있다  한편  북한은  해방후  지금까지 3  차례의  화폐개혁을 . 하였다 초

 기에  중앙은행인  조선중앙은행과  건설자금은행  둥 2  개의  금음기관으로 조직

 되었던  은행제도가  현재 , 조선중앙은햄 , 산업은행 , 무역뜬행 , 대성은행 금강은

, 햄  조선대외보헙회사  등으로  금음기관의  수가  중가 . 하였다  찮틀초볶 국가들

 의  경제체제의  변화와  개혁의  추세를  날 , 때  북한도  곧  히러한  상황히 닥칠

 것이라고 . 예상된다  개혈을  단행할  경우  북한은  소련과  중국에서  이미 겸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사회적  비용이  적은  것을  채택할  것이라고 .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처츱초볶 03  ◎◎촐 래◎는  중앙집권적  하해삔쳔땀래의 특징에

 따라  재정정◎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BfeBfPl  에 . 쓸◎뀨이었다 ,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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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한  재정의  종속적  위치가  가져다  주는  효과란  자원의 , 낭비  자금흐름좌 왜

 곽  현상을  초래한으로써  중앙게획당곽이  의토했던  것과는  달리 경제성장의

 둔화와  경제질서의  혼란이 . 야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겉하기  위하여 현재

09  ◎』 과  추르이  ◎찰뽄◎의  ◎를를  밀넉  도임하고  있지만  친◎노의 T춘초쌀

 으로  인하여 Hfi  죠◎토 과  흐에  따른  인플레이선분제가  대두되고  있고 팜음자

 원의  배력에 f·1  있어 토  비효율쩌인  요소가  여전히 . 남아있다

, 그러므로  처촐초볶  뽀츳들이  추◎해야  할 HH  똘◎출 래◎의  ◎◎  옷◎은 첫

, 째  일관성  있는  정치으로  팜응기관  및  개인의  환동에  흔란을  가져다  주는 중

 복된  규제를  제거해야 , 하며 , 둘째  아직토  국가가  견정하고  있는 가격체폐를

 시장의  원리에  맡겨  자뭔이  효율적으로  배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 것이다 셋

, 째  급응중개  기능을  원를하게  수행하고  또  개방화에  따른  외국은행의 진출과

 관련하띠  서밤국가의  선진  금응기술을  도입하고  금음전문가를  양성해야 탄

 것  이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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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  탸 ffe ( )단국대

<  롤  쓿  ◎ >

 소련에  고르바초프가  둥장하면서  시작한  페레스트로히카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개방의  불결이  흐르페  하였고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졌으며  소련풍산당이 해체되었

. 다 f:? 이러  시점에서  앞으포  북한도  전새계  추세에  따라  여태까지의  고립된 폐쉐정

 채을  고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 본다

 본 H  촌는  이거한  상황에서의 ft  튜의 3  텃볕걀를  최신자료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

 보는  방향으철 . 언구하띤다

It  튼은  ◎◎◎토을  읍곤로  트똔읍닐  뽄◎를  추구해  왔기  때문에 It  튼의 뜰덧에

 있어서 t  ☞보의  역할은  이러한  목료누행메  필요한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수단에 불

 과한  것으로서  이는  ◎토이 00 A  초 을  통해 ft  튜◎◎에  임각한  성장물 도모하고자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 것이다

 ◎◎ fHft  뽄 똔에서  중요한  띠표펀  사용될  수  있는 70  보과 A  』☞ 을  함한 끌톤꼰볶

 즐  비교하떤 1970  년에 ft  톤은  ◎튼의 3f 글샀쏜『 28  믹 2  친만  달러의 28.6%  인 8  먹 1

 칠반 , 달러였으나 1989  년에는  ◎토이  기록한 1,239  러 1  천만  달러의 3.5%  에 지나지

 않는 43  믹 6  칠만  달러에  이르고 . 있다

It  규의  쁘째  즐◎을  살펴년련 1970  년 It  쁜의  전체  글삯틀에서 9P  ◎』 이47.6%, 추

 르이 14.4%,  터◎이 7.1%  를  차지하므로써  이플  새나라의  ◎뽀은 69.1%  에 이그고

. 있다  최◎에  이르는  촤정에서  이들  세나라가 ft  료의  쁠텄에서  차지하는  비줌은 다

 소  기록을  보띠기는  하나 1959  년에는 feP  표 이 54.1%,  추뽀이 12.9%,  르◎히 11.6%

 를 .3.  차지하므 써  이들  새나라의  비중은  부려 78.1%  에  이르고 . 있다

ft  ◎ ◎  쓸잣쳔걀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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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we  의 00  전넓◎은  』『칠째 , 림걀됐넓 ff , ◎◎센천 ff (00, 철금석 , 료뽀 , 금 마그네

,  사히트 분말 ), 둥  ◎  및 9H, , 』☞식용원재료 , 잡제품  셨◎  및 fS 뀨조렴  등이 총수출

 중 60%  이상을  차지하고 . 있다 A  뀨 닌◎은  황물섬연료  및  제품이  가장  높은 ◎토

 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  』건  및 ÷ , 』걷린닌 , 코크스  역청탄  둠을  주로 f;,  또 에 의존

 하고  있기 . 때문이다

 ◎◎의  ◎째  뜻톤을  살펴보면  ◎랴의  끌◎ fB  려로으로 , 보를 , 터겪 , 흥종 , 독일 똔

 분  등이  비중이  큰  나라들이며  이중  볶◎과  봄◎은  ◎◎의  뜰린과 A  튜 에서 가장

 븐 ft  로을  차지하고 . 있다

 ◎란의  쑨조덟트은  전자  및 , 전기  섬유류  등  경공멉  제붐의  수◎비중이 , 높고 뀨

f.  덟텀은  기계류  및  운딴용 , 기계  화학공업 , 생산품  전자  및  전기제붐  둥이 높은편

 이 . 다

It  ◎은  뜰론◎톤의  괄켸를  ◎◎똔츠의 , ◎래  토켠  쭈톨의 , ◎래 ef 르포 ◎굘◎결

 ◎래으로써  경제계칙  수행에  요구되는  설비와  자재충  자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부

 쪽한  것을 A  뚠 하고  이에  필요한  뫼화획득을  위해  토보을  한다는  것이  무역계웍 수

 림의  기본전제가  되어 . 왔다  그러나 1950  년대에는  획일적  겸제체제만으로는 겸제발

 전을  히룰  수  없음을  인식하고  대외  무떡  확대정책과  합께  서방  선진기술을 도입하

 기  위한  부분적인  라서방  개방화정쳐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여 1954  년에는 슴율랸을

 제정하고 1987-1993  년  간에  추진되는 3  제 차 7  개년  계뵉에서는  글쌌의 중요섬을

 강조하고 . 있다  그러나  북한은  조총련계의  경우를  제뫼하고  가◎틀올의 유치에서

 별로  성공틀  거두지 . 못했다  이접에서  볼  때  ◎또이 It  ◎에  쓸옻과  찼긴을 제공하

 는  경제협력  가능성은  매우  높은 . 것이다

t  』쳐 쁜뗘에는  매우  오랫동안  곁제교류와  협력에  관한  대화를  해온 . 셈이다 그러

 므로 1984  년 11  월 15  일 1  제 차에서 1985  년 11  월 20  띨 5  제 차까지의  남북경제회담은 남

 북한간에  겸제교류와 f·1 협력에  상품의  판매와  구매에  관한  ◎예의  회망과 주장을

 밝혀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고 . 생각한다  여기메다 It n  옷 눈  왔죠의 바탕

 이  죈  노태우  대통령의 1989  년의 7.7  선언은 H t  천 빨◎의  분호를  개방하고 t  ◎천 ◎ ◎

 론을  토◎  촙란◎싻으로  간추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또  같은  해의 10.7 조치는

 ◎뗘◎처들의  북한  물자교역  뿐만  아니라 H t 천 iHA  뽄 의  쪘토◎쳤까지도 . 허용챘다

 이  결과  북한  물자들히  남한  시잠에서  팥리고 , 일고  련삯의 iit  리져 회장이  북한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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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하여  경제교류와  혐력을 , 논의했으며  남북연예인의  교환방문이  있었으며  남북 총

 리회담이  열리기까지  한 . 것이다

 이같은  여건이  지속펀다면 It  길 ◎  뽄◎◎◎와 i 11  뽄 빈춘 은  빠츤  속도펄  확대될 것

 으로  기  대  된 . 다

 그러나  날한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와  현력  추진애서의  전제조건은  민족적 숙원

 인  통일과  경제관계  개선을  통한  남북한간의  정치직  통합입을  딸혀야  한다고 생각

 된 . 다

 이같은  전제하에서 ft  ◎ 튜◎의  뽄◎◎◎와  골◎은  ◎◎의  끕쏠를  따탕으로 추진

 되어야만  성과를  거두게  될 .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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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끓세계겅제는

1910  넌대  이후  ◎튜틴셀가  룃괴됨메  따라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

 제개헉  및  개방정책이  진행묑과  더불어  켠◎뗘의  겅제헙럭  관계가  확대되고 겅제

 무선주의에  밉각하며  갛은  겅제권내  국가간에  다밍성이  대두되고 . 밌다

 최근의  한반도  주번정세를  보먼 , 미국 . 밀본 , 중국  소런의 4  데강국이 새로

 문  조류를 . 헝성하먼다  중국은 1975  넌  개방화  정책  미후  한국의  간굅고휴를 묵

 민하여  모다 1986  넌  아시만  게임  및 1988  년  올림픽을  걔기로  직접고류 , 허용 직

 접두자 . 뮤치  상호  민적고류  확대  등  한국콰  겅제헙럭율  강화하고 1990  련 10뭘

 무멱사무소  개설메  합의하었으며  확한과는  전홍적민  정치  및  군사적  관걔틀 유지

 하먼서  개방화  빛  남확대화를  권뮤하고 . 있다  소런은 1985  넌  고르바초프 굅권

 이후  한빤도  한정을  뮤지하며  한국콰  직접적인  겅재헙럭  관계를  추진하여 시배리

 마의  개발과  먼걸시외고 1990  년 10  윌  밍국간  정식  뫼고관계를 . 수립하먼다 미

 국은  란국의 , ◎추볼  랐급뼘  및  ◎◎뽀  접근정책울  지뭔하는  동시에  남확한 직접

 대화와  남꽉  고차승민을  추진하먼서  점진적민 t  』쳐 떨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 있다

 일론은  한반도에  대◎  두개의  한국정쳔물  표방하고  한국의  남확  고차숭민 정책물

 지뭔하먼서 ·It  료 별뗘의  픈  상호  민식  차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확한의 라므

-  쳔◎표렬를 계기로 It  라 볼  관계개선을  적륵적므로  추진하고  외고관계  수립물 위

 한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 한런  ◎틀초료  국가들의  개헉과  개방므로  삼징되는 fk  털◎로초보 의 물겋

 은  북한의  집귄층개  위기의식읔  갖게하여  모든  롼야매서  주채성을  더묵 확립시키

 고 , 밌므먼서도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방화틀  흥한  겅제건설  정책의  멍항을 받아

 슴찰찰물  공포하고  뽄쵸출보눠◎를  도밉하는  둥  개방파  정책을  점진적므로 진행

 시켜  나가고 . 있다  최근  남확한 HN  동시가밉은  남곽한의  겅재적  상호 보완관계

 틀  통한  겅제헙럭도  확◎횔  것으로 . 보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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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이러은  추세에  맞추어  최신  자료를 롱해  남북한  무억구조뿔 규모

 남툭겅재협럭  수진방힝에  대해서 논외, 벌 , 국가벌  권억벌로  살퍼보고 말으로의

. 하먼다

 이  글의  구성은  서본에  이머 2  제 장에서는남북한

 권억별로 ' 나누머  말아본  다음 4  제 장에서는남북한간

 굴의  걸톤으로서  요믹  및  맺음말을  파루고 . 밌다

 무억구조틀 , 규모벌 ,국벌

, 겅제헙럭 5  제 장에서는 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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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It  ◎ ◎ 뜰론쪘걀

It  쀼은  흐◎로로물  몰표로  자급자족  겅제틀  추구해 . 왔다  그◎서 확

 한에  있어서의  수출의  억할은  이러한  목표수행애  필묘한  상붐울 수밉하기

 위한  수단에  활과한  것으로서  이는  남한이  수출입울  홍해  비고우위에 입각

 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과 . 다르다  즉  확한의 (1972.12.27 헌법 개

)  정 은 34  제 조에서 "  려가혈탄은  국가가  또는  국가의  감독밑에서 . 한다 국

 가는  완전한  펑둥과  초해의  뭔칙위애서  렀가혓탈을 . 발전시긴다 국가는

 자립적  민족겅제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정책물 . 실시한다 "  라고 대외무억의

 기본  방침을  정괘  놓고 . 있다  며기매  나타나  밌는대로  활한의 무먹정칙의

 기조는  국가독점의 , 원칙  호혜  펑등의 , 원칙  자립적  민족겅재  원칙므로 정

 리  횐 . 다 D

of  와  함깨  확한에서는  겅제계획  수핸메  묘구되는  설비와  자재중 자게

 애서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것을  수밉하고  이애  필묘한  외화획득을 위해

 수굴을  한다는  것미  무먹계획  수립의  기본  전제가  되어 . 왔다  이갈은 원

 칙에  따라  불한에서  무먹은  국가  계획위뭔회의  사전  계획매  기초하여 상대

 국과의  헙상물  뽕해  룸목벌  쿼터틀  책정하는  벴◎헌  받톤이  강하다는 뽁징

 을  갖고 . 있다

 이제  이러한  무억기조를  바탕으로한  남확한의  무억에  대하여 ,볕변◎

. 뽀째  ◎쳔째로  말마  보기로 .하자

1) , 홍밀뭔  「확한  겅제 . 개관』 1985.12, r.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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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fl  ◎째 뜰론찰쟐

(  표 2-1)  은 1970-1989  넌  간의  남북한  수출밉  규모와  먼펑균 ,증가율

 그리고  무먹수지를  나타내고 . 밌다  미표에서  사용뵌  자료는  새가지 이상

 의  자료틀  이용하며  정리한  것이므로  다튼  지표와  비고할  때  악간의 모차가

 있는  것므로  나타났므나  그것은  거의  무시◎도  좋을  정도밈물 . 밝혀둔다

 미점을 , 감안하먼서 ( 2-1)  표 물  바탕으로  남북한의  부먹규모의  뿌링은 다믐

 과  같이  로익할  수 . 있다

, 첫째  ◎한의  수출규모는 1970  년메는  남한의 39.9t  민 3 3  먹 천만 달러었

 으나 1989  넌에는  남한의 2.7%  애  지나지  많는 16  먹 6  천만  달러에  이르고 띤

. 다  놜과 20  여넌  동안  남확한  간의  수출규모의  걱차가  대비물게서 이토톡

 심화묀  이뮤른  이  기칸동안  남한의  수술은  벙목치로  먼펑균 25.5%  의 증가뮬

 을  기록하었는데  곽한은  남한의  』관의 1  수준인 3.8%  에  머물고  밌먼기 때문

. 이다  따라서 1970  넌  이후  남한의  수굴메  ◎한  확한의  수울의  비뮬은 급

 걱하게  감소하여  몬 . 것이다

, 둘째  놜한의  수밉규모는 1570  넌메는  남한의 23.8%  민 4  억 7  천만 달러

 었므나 1959  년에는  남한의 4.45  메  지나지  앉는 37  먹 1  천만  달러애 이르고

. 있다  수굴과  마찬가지로 20  여린  롱만  남북한  간의  수밉규모의  걱차가 대

 비물메서  미토특  심화된  이유  먹시  남한의  수밉은  멍목치로  먼평균 19.9%의

 중가율은  기록했는데  비괴며  확한은  남한의  절반애도  미치지  못하는 9.6%에

 머물러  밌먼기 . 때문미다  따라서 1970  넌  이추  남한의  수밉에  대한 꽉한의

 수밉규모  비을은  급걱하제  감소해  온 . 것이다

, 샛째 1970  넌  미후로  북한은  한해도  어김멀이  무억수지  적자툴 기록해

 오고 , 있으나  남한은 1986  넌  이추부터는  무먹수지  혹자툴  기록해오고 . 있다

 이는  말메서  먼급한  대로  남한은  같은  기간  동만  먼펑균 (25.5%)수출증가율

 이 (19.9n)  수밉퐁가율 보다  쳔린  말서고  밌는  반먼메  확한은  먼평균 수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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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가올 이 (9.51)  수입증가뮬 보다  뤼뻘머지고  밌기 . 때문이다 그래서

 미미  잘  말려진  바와 , 칼이  무억수지  적자의  심화로  민해  확한은 남한과는

 달리  뫼릴부담에서  벗어나기가  어려물  수  밖에  멀먼다고  말할  수  밌물 것미

. 다

, 넸째  남북겅제  비고메서  중묘한  지표로  사응될  수  밌는  수출과 수밉

 물  합한  무먹규모룰  비고하먼 1970  년매  놜한은  남한의  무억규모 23  억 2천만

 달러의 2B.S1  민 8  먹 1  천만 ,1989  달러먼므나 년메는  남찬이  기록한 1,239  먹 1

 천만  달러의 3.5t  애  지나지  많는 43  먹 5  천반  달러메  이르고 . 있다

 남뿍한  무먹의  규모벌  비고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틀  롱해  얻을 수

 밌는  걸본은  남확한  겅제 :  비 그애서  무먹규모  만큼이나  걱차틀  심하게 나타

 내는 8  지 도  멀을 , 것이며  확한은  당된간  만성적민  부먹수지  적자에서 벗머

 나기  어러울  것이라는 . 점이다  이점을  감만할 ,  때 꽉한미  비록 1984린에

 쿵국의  개피정책물  모방하며  슴렬찹물  마런하고 3  제 차 7  개넌 a 걔획◎서 무

 먹의  중묘성을  강조하고  있다  할지라도  겅제계획의  수행물  위해서 필로한

 설비와  자쟤  중에서  자체적므로  생산되지  않거나  부촉한  것은  수입하고 이

 매  필로한  뫼화획득물  위◎  수출한다는  기존의  무먹정책은  미재  검토훨 단

 계에  놓여  밌는  것므로 . 판단묀다  이점은  곧  북한이  겅제적민 슥먼메서

 대내적민  개피정책과  함께  대외적인  개방정책도  추진하지  앉물  수 멀다는

 점물  시사해  줄  수도 . 밌다

2)  놜한은 198f  넌 4  뭘  최고민민회의 8  제 기 2  차  회의에서 1987-1993  년 기간

 중에  추린될 3  쟤 차 7  걔넌  계획을 . 확정하먼다  제 3  차 T  개년  개획에서 주

 무되는  것은  기술개헉의  필묘성을  강조한  것과 , 기환건설  소◎상품 ,유통맥

 무먹맥을  재뫼하고는  종전보다  걔획목표를  낮걔  칙정한  점물  들수 ,밌는뎨

 다튼  공산권  국가와  비고할  때  미  목표  또한  걸코  낮은  것은 . 아니다 통

, 일원 "  북한  겅제 ,1988.12. 개관」 PP.14-17 참조



(312-1)  남확한  수불입  규모 비고

(  단위 : 03, ◎르◎ )료

 펄랄 : ·#; , 차떴륜 『텀겯  「놜한의 , 무억구조」 af ( 14 ),『로찼 볶』 재 집 단국대피고

 부설 , 산멉언구소 p.86  에서 .쟤인용

 수  출 (A+B)임 꾸 (5)딥 수 (A)출.  구 부  멱  수 지연도
 대  비 윤금리금액  패  비 읖금액  대  비 출

10D.0분
- 1. 9껴 2,819Ef 1,984 100.0835 100.0

1970
506 28.623.539.9 472 - 139333북

100.012,355- 2,193Ef 7,2f4 100.05,081 IDO.0
1915

2,078 16.8 _ _13.0 543f6f북 15.1 1.311

39,79f 100.0tr 100.0 - 4,787100.0 22.29217,505
1980

3,431 5.61.536 8.2 - 2씨1,595북 9.1

100.0IDO.0 - 4,377 47,38526,131남 21,254 100.0
1951

2,626 5.55.9 - 4821,012북 5.0 1,554

- 2.398 46,1◎ 100.024,251남 100.021,553 100.0
1982

6.1318 2,8351,5Tf 6.51,259북 5.8

- 1,130 50,656 IDO.0Er 26,196 lOG.024,460 100.0
1983

2,555 5.01,438 5.5 - 3211,117북 4.6

59,387 100.D30,625남 IDO.0 - 1,36929,259 100.0
1954

- 196 2,600 4.31,398블 4.61,202 4.1

- 759 61,347 lOC.0Bf 31,053 100.030,289 lOC.0
1955

2,942 4.51,770 5.7 5991,172불 3.9

66,526 100.0.Br 31,734 100.0 3,05834,792 100.0
1986

3,449 5.23.9 2,092 6.6 - 7351,357북

10D.0 6,276 88,326 IDO.0Bl 47,301 100.0 41,025
1987

4.42,431 5.9 - 961 3,9131,476둑 3.1

8.301 112,551 100.060,679남 IDO.0 51,872 100.0
1988

5.6 .4,682 4.2- 1,1581,762북 2.9 2,920

100.061,556남 100.0 815 123,92762,371 100.0
1989

3.52.108 4.4 - 1,054 '1,3631,655북 2.』

22 ◎ 1 연  평 균 25.5 19.9

9.38.8중가꿈 9.6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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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째 뚤론셜쟐

 블한의  지속적인  무먹상대국은 , ◎레 , 추◎  ◎추물  포함한 소수국가에

 한정되고 . 있다  그외메  데부관의  국가와는 , 정치  겅제적  상황에  따라 펴

 억탕미  급번하는  밍상을  보며주고  밌는대 ,  꽉한의  총무먹규모가  그다지 르

 지  많아  이  붕  멎멎  국가와의  고먹링  번촤가  북한  무먹규모애  외다란 멍항

 물  미치는  겅우도 . 있다 31

 물톤  남한도  수울메  빈어서는 , 미국에  수입애  밌어서는  밀환애  른 비

 중을  두고  밌므나  점차로  수출  및  수밉  다번화불  추진하고  밌는 . 중미다

 여기에서는  이제  확한과  남한의  순서로  트째  및  ◎◎째  헐탓션받불 살

 러보고자 . 한다

. 가 It  론의  토째 ·  딘트째 쑬론실쟐

 먼저 It  뽀봐  ◎재  끌탔변받틀  살퍼보기로 .뤼자

( 2-2)  표 는  북한의  주요  고먹대상국  및  귄악벌  무억추이틀  나타낸 것이

. 다  이  표에  따르먼 1970  년  곽한의  전채  무억링매서  표레이 47.6%, 옥뽀

 이 14.4%,  ◎◎이 7.1%  를  차지하므로써  이들  새나라의  비중은 09.1%  에 미르

 고 . 있다  괴근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둘  세나라가  북한의  무먹에서 차지하

 는  비줌은  다소  기복울  보미기는  하나 1989  년애는  소턴리 4.It,」 중극이

12.9%,  밀뽄이 11.1%  쁠  차지하므로저  이들  세나라의  비중은  무러 78.It메

3)  한예코  그전까지  미미하먼던  라서독  수출미 1580  년의  겅무 1  먹 7  천 2빅

 만 (  닿러 라◎◎  수쑬의 22.3%)  로  란일뽄  수굴규모블  능가하고 있므며

1982-1984  넌  기간에는 t 3 -1,4  먹 먹  달러애  달해  란◎◎  수출의 301이상물

 차지  하고 .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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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고 . 밌다  따라서 19fo  넌  이후  확한의  주묘  무먹  대상국븐 , 소턴 중

, 국  밀뽄임을  럽게  말  수 . 밌다

 확한의  주묘  국뻘  무먹추이틀  좀더  자세하게  살퍼보먼  소런과 북한과

 의  무먹은  ◎방후 1960  넌』까지는  확한의  무억총맥의  절반가까이  차지 했먼

, 므나 1970  넌대는  북한의  라서방  고먹미  증대되먼서  한때 23-251 수준까지

, 감소되먼으며 1980  년대에  둘어와  소런의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랑방의 환

 계가  긴밀해지먼서  다시  급킁하기  시작하여 1989  넌메는  꽉한  무억 총맥의

509  이상물  차지하고 . 있다

 확한의 9f  차헐갓은  국제정치적  상창뻔화메  크게  자무되는  겅힝물 나타

 내고  밌지만  중국과의  무먹메서는  그러한  겅힝이  더묵  강하게  나타나고 밌

. 다  대체적므로  그  추세틀 , 살려보먼  망국간  무먹은 1950  넌대  이후 꾸준

 히  증대되어모다가 1950  넌대  후반부터 ·  옥 쳐  쀼초쁨촐의  여파로 It·려몫볼

 가 fe  뷰되먼서 , 급증하었으나 1965  넌  줌국에서  문화헉멍이  시작되먼서 홍위

 벙들이  북한의  김밀성  개인숭배툴  비판하고  나서자  다시  급걱히 감소되는

 추섀툴 . 나타냈다 1970  넌대에  들어와서는 1975  넌의  김밀성의 중국방문과

1978  년  블븐쁩의  뵉한방문므로  랑방관계가  정상화되번서  다시 무먹규모도

, 증대되먼으나 1980  넌대에는  쿵국의  라◎◎  무먹이  활발해지고 ·확 소관개가

 킨밀해지먼서  감소되머  곽한의  무먹매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9넌의

 겅우 12.9%  에  이르고  있어서  정치적  상황번화에  따라  많은  기북물 보이고

 있믐을  알  수 . 밌다

·It  므쭈 춰간의  무먹은 1953  년메  한국전쟁미  끝나먼서  조금씩  그 기운

 이  일기  시작◎서 1955  넌 10  월에  북한과  일본의  뿔탄◎팔◎애 헐◎껄츤◎가

, 체겋되고 1956  년 3  읠에는  일뽄에서  「므쇈는탓출」가  걸성되먼서 구체적으로

 추진되기에 . 미르헌다  그러나  당시 )Bf  ◎◎ ◎의  글제럭  관위기와 밀관의

 대외관계  등므로 ·  일본 확한  무억은  많은  제믹물  받마  그  규모는 . 미미했다

 그러다가 ·  밀븐 북한간의  무먹미  본걱괵으로  추린되기  시작한  것은 1953  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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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묄  밀뽄의  밀조무먹회와  확한의  ◎련쫄덜◎교쭐쳐틀간애  「◎료촐온에 관한

 골울」과  「◎짠◎깥」이  체걸되먼서부터 . 먼다  륵히 1970  넌대  초에 곽한이

9f  ◎◎  무먹물  크게  증대시키게  되먼서  이와  같은  헙정을  바탕으로  크게 눌

. 머났다  이러한  이유로 1970  넌에 ,776  」 만달러메  룰과하딘  랑밤간 무억은

1974  년에는 3  측 6,074  만달러로 6.2  ◎ , 증대되먼으뗘  곽한의 무먹총액메서

 차지하는  비중도 7.2%  메서 18,21  로  크게 . 높아졌다  그러나  미때 북한의

 뫼채문제가  발생하면서  팡방간  무먹규모는  급걱히 , 떨어전으며  그후 3-4년

 간의  침체기물  거컥 1975  년에  려므추  외채상환먼기  고섭이  이루머지먼서 다

 시  중대되머 1980  년◎에는 4-5  먹달러  수준에서  맵돌고 . 밌다 1980넌대에

 는  뫼채문제외에도 1983  넌의  버마랑군  폭탄 , 테러사건 1987  년의 KAL  기 푹파

 사건  둠므로  랑방간의  무먹환겅이  매우  족지  많만뭄에도  활구하고 무먹규모

 가  크게  떨어지지  많고  밀정한  수준물  뮤지하고  있는  것은 ·  밀본 활한간 무

 먹의  데부환이  븝추떤  조총런계  기멉과  곽한간애  이루머지고  밌기 때문이

. 다 .  묵히 1987  년부터는  ◎므  조총련계  ◎쳐와  확한과의  롬켑쵸찼 설립미

 늘어나먼서  미애  따뜬  밀본으로부터의 ·  기계 설비  도밉콰  합엉기멉 생산품의

 라◎  수굴이  중대되고 . 있다  그러나 1950  년에  밀본이  확한의  무억얘서 차

 지하는  비궁은 16.9t  었는대 1989  넌메는 11-1%  로 1980  넌대  초보다 감소했음

 을  말  수 . 밌다

-  한편 북한의 , 소런 , 중국  밀본에  대한  수출입  환계블 , 살려보먼 확한

 을 1953  넌 , 라◎ 1983  넌과 1959  넌  자◎  무먹을  재뫼하고는  모두 무먹수피

 적자틀  기록해오고  있음을  알  수 . 있다 1989  년의  겅무  확한은 소헌과의

 무억애서 5  먹 9  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륵하고  있는◎  이는  같은  해  곽한이 기

 톡한  총부억수지  적자 ID  억 5  천만달러의 55.5t  에  이르는  규모로서 소런이

 활한의  무억에서  멀마나  높은  비중물  차지하고  있는가를  잘  알려주는 것이

 라  할  수 . 밌다

 다믐매서는  품목벌  무억구조물  중싣으로  미플  새나라와의  무억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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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 차자  그런데  이들  극가에  대한  확한의  품목벌 무

 억구조는 1980  넌대  중반기  이전과  이후◎  악간의  기복이 , 있으나 후빤얘는

 여러  해메  겋척서  비교적  만정묀  추세틀  보여주고  밌므므로  붐목별 무먹구

 조  관석에서는  어느  한  해  만물  대상므로  삼아도  큰  문재는  멀물  것으로 생

 각묀 . 다

(1)  라호 럴텄

( 2-3),( 2-4)  핀 표 는 19Bf-1589  넌도  북한의  려소런  주요  수출밉 붐목물

 나타내고 . 있다 ( 2-3)  표 메  따르먼  확한의  라소  수굴은  최근  꾸준히 증가

 하었고 19Bg  넌의  주요  수출붐목은 . 의류 , 갑언강재  마그네사이르 , 관말 기

 계  설비  및 , 문송수단  전기기술 , 설비 , 축전지  금속 , 절삭기개 비굼속광물

 점토  및 , 광토  선박  및 , 선박설비  시맨트 . 등이다  이듈  품목  중 의류는

 가장 (52.51)  비중 이  높물  룐만마니라  최근  수굴이  급속히  늘어난 품목민데

 반하여  화학재품을  제외한  위에  얼거한  주묘  수출품묵의  수출이 감소하었

. 다  미는  최근  소련이  확한에  공장설비와  기술울  쟤공귀는  대가로 공산룸

 불  수입하는  체차끌탓미  활발라게  되먼는몌  소런의  소비쟤  부족으로 소현의

 의류  수입이  급속히  줌가찬  것므로  해석되며 j (Product ◎하로 ㄴ Buy-Back)이

 쿰공멉굔만야니라  겅공멉제붐으로  확퍼되어  소런의  라곽한  수밉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 보인다

 북한의  라소런  수입은 ( 2-4)  표 에  따르먼 1589  넌에는  전넌에  비해 익간

 감소하었므나 19B3  년  이추 1988  넌까지는  개속  중가하었므며  주요 수입품뽁

 들은  기꺼설비  및 , 문송수단  봉제공업제붐용  쟤료  및 , 뿌뚬  원유  및 석뮤제

, 품  석탄  및 , 코크스  면직물  및 , 모직물 , 둥럭설비 , 섬유공업설비 화물자동

. 차 , 맙언강꺼  번화사  등으로  이는  주로  풍화학  공멉몽룸으코 공장설비의



(aa-3)  북한의  런◎ 수출

: 쁠랍 , ◎교련 ft  『 쀼의  혈텃  및 , 려가◎겔』1991.2, p.38  에서 .재인용

19f7 19uB 1909 :·Li'닌고 'B# T· 띵 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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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표  ◎한의  라쵸 수밉

1987 1988 1989
4.  」 f?』◎ 티수량

꿔수◎ 러수랑 급액

( 1긴루넉 ( )친락딕 ( )친루◎

촘리 801.2 1062.2 945.5

, 기게  섣비  및 운송수판10·19 ? 14◎ IS덜죠 121a14

aE 금똔렌기지 · 스레스기IDD·103 f5451 91301 2200

 금속펄삭기계 , ,철비 공구 재조공팡시설10s02 %4 991

fwtul110 1300 21s07 · 2 65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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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슬철비111 1753 552 1696

433·Hul1119 86

 계전기 (  펀화릉  재외 ) ll163대 253 tO 565 37

(  겔신 간등룽기감치) ll186대 80 31 1495

케이블천113 661 4D46 f6

고주과응케이블l12Dg,l1312 KM ID6 tl 21 19 1153

l12aD  공룸설치전려맡릉 나전선 839 410 m2fl 155 3490

 뮤몽  락욜  지하 ·  노천거발용 설비120 S2H 4154 Si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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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컥공멉 설비145 5011 SOB 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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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퐁구 2n nn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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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a,』Isf7 1989
1분◎ 넌넌  상  퐁 명 단뢰

왔러추랑 쑤량 :핀 』 쑤캉 급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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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탈 , 윳교별 , 전기서 PP.39-41  에서 .재민용

1587 1?8H 1?sg분큐◎초  상  픔 덩 단키
수량 곯액 수랸 금꺼 수량 팜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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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0Dl 면뀨타 1론 즈◎ li2리 120DO 15B21 8596 11올◎

3101히」 ':'선 사 590볼 1487 69 1373 Ml 19◎
514c6 8◎섞유사 2003롤 5643 24;2 i060
5 If교  툇제공업제붐뚱  』료  및븟봄 106419 lISEIS l16s4s
iDOD 소믹 전톤 293 25974 360 2s03a
500  면직볼  및 면긱욜류 건른 IBDBI 93399 19158 9 8◎ 27678 14300

1멘  모찌뭍띤 모직물류 천톤 1502 6553 Si26 2ssf6 6281 2BD01
?60·?62 외약픔 07 e로 404

92뜨◎ 리띠루 6B93혼 31Di 4853 2fff 7rl 319
55; 비타민멸양소 162 153 le
97 effgH3 31펴 15◎ 려토

0또  가렁욥기저  및 기구 240 1135 1953
005또 냉잠고 96대 켜 1125 5보도 67 8080 17런

gi011.  치계( )기개잘치포함 l13a90개 1018 3?170 251 IDODO 107
6.◎럽

051,또

062또

401·9i4』「 껄 인븐굡 5r 213 215
4』「 ◎  우표 · 지저수빌

3f59;6
, 스포츠욜붐 . 구럴퐁붐  릴펌및 IB 80 60

fe총불

gi801 면화 89 1쳐 60
1뽀보 Iy 5킬 ◎펴 5884 414ia 4301 IBig 18S

C5193 할공피정비
3566 15;5 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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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f  ◎  의존도쁠  잘  나타내  주고 . 밌다  목히  된심물  끄는  것은  활한의 무

 억에서  전체수밉맥의 30%  전후틀  차지하고  밌머서  북한의  라◎  무억에서 무

 먹수지  적자의  주  묘민미던  뭔뮤  및  석뮤제품의  수밉이  급걱히  감소하여 수

 띱비중이 10%  이하로  크개  캄소하먼므며  맙언강재의  수밉이  라른  속도로 중

 가하먼다는 . 점이다  이는  원조의  성걱물  띤  소런의  원뮤  및 석뮤제붐의

 뤘꽉한  공급이  정치적  및  겅재적  오인므로  감소하몄고  압먼강재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뎨  먼유하고 . 있다

 북한과  소런간의  무억은  소런이  확한메  재공하는  공장설비와 기술외

 댓가로  소런의  상계◎밉이  최근  활발하었고  이후  중공업에서  겅공멉므로 착

 대되는  정도와  최근의 ·  한 소  된계  렁상화에  따튼  확한과  소헌의  정치적 문

 제가  주는  엉항께  따라  크개  번할수  있므나  뵉한미  ◎소런  의존적 겅쟤구조

 에서  단기간에  벗어나기는  어려물  것므로 , 보며  헌  수준의  무먹이 당관간

 하강국먼므로  접어들  전망이므로 1990  넌봐  고억규모는 1989  넌에  비해 감소

 할  것므로 . 예측된다  이러한  최근  앙국의  무먹  부괸은  장기무먹헙정에 의

 한  해당년도  무먹헙정의  섀부걔획물  집힝하는  소런의  개털기멉이 겅재개헉

 정책에  의해  료쵸쁩토펜가  실시되고  활한과  소런의  무먹헙정에  의한 수굴가

 걱이  국제가걱  보다  낮은  무호가걱이기  때문에  소헌기멉에  츳쵸미  멀고 곽

 한의 '  생산부진므로  인한  수출여럭  부족으로  헙정이  이행되지  못하는  데 먼

 뮤하고  있므뗘  한  소  무먹의  곰속한  증가와도  관런미  밌을 . 것이다 또한

1991  넌 1 1  뭘 일뿌터는  루블칼로  걸재되던  꽉한과  소런의  고먹미 (국제통화 겅

)  화 로  걸제할  것을  소런이  묘구함에  따라 1991  넌의  잉국간의  층코먹은 더묵

 감소할  것이 . 몌상묀다  더근다나 ;I  전릴 , 상승  세개겅제의  전빤적민 놜겅

, 기  최◎  고억상대국민  소런에서의  겅제흔란으로 1951  넌 1 1  월 밀자로 소런이

 동뮤럴태  취한  석유보조틀  중지한  걸정을  곽한에  적용할  겅우  꽉한의 란◎

 무먹수지  적자는  더욱  크게  막화◎  것이며  원뮤  공급선물  착보하기 위하여

 많은  추가적민  대가쁠  치루어야  할 of  것 므로  확한겅제는  과거 어느때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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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국먼매  처할  것이 . 몌상된다

(2) ·  라 『 럴텃

 중국과  툭한의  무억은  정치적인  묘소애  엉힝을  받마 1950  넌대  이투 중

 대되먼고 1950  넌대  말 ·  옥 ◎  이넘분쟁므로  중국자의  관계가  친밀해져 더묵

 빠른  속도로 , 증가하었으나 1956  넌  중국의 fC  ◎ 부숨으로  굼속히 감소귀었

. 다 1970  넌대메는  잉국된계의  정상화로  고억링이  증가하었고 1980  런대전

 반에  중국의  개방화로  란◎◎  무먹이  증대되고  확한콰  소런간의  관계가 밀

 접해져  다시  감소하다가 lgao fl 넌  후반에는  중가하여 lsaa  넌 5.a억달러매

 달했다가  다시  익간  감소하여 1989  넌메는5.6  먹달러에 . 이크고있다 퉜한

 콰  중국간의  우호관계에도  놜구하고  최근  밍국간봐  무먹규모가  신장되지 못

 하고  전반적인  겅제관계가  저조한  것은  밍국무먹이  줌국기업에  매럭을 주지

 못하고  밌기  때문므로 . 보인다  무먹수지는  ◎체로  북한이 적자먼으나

19B4, 1986  넌에는  혹자틀  기뽁하먼고 1957  넌  이후  다시  적자틀 . 기록하먼다

(a2-5)  및 ( 2-6)  표 은  북찬의  라옥◎  수출입  품목물  나타낸 . 것미다

(ft2-5)  를  보면  뿍한의 Tf  축뽀  주요  수출품목은 1988  년 , 쁠찬 , 련려◎ 일◎

 롤  등  철강제붐이  믹 9  천만달러로  믹 391  를  차지하고 . 밌다  튀이어 탈이

16.3 , 백만달러  아먼이 8.2 , 백만달러  랄이 5.3 , 백만달러 5, 목재 1 ,백만닿러

 요소비료가 4.  』백만달러의 . 순이다  한편 ( 2-S)  표 물  보먼  라추뽀  주묘 수

 밉품목은 , 석탄 , 원뮤 , 퐁 , 옥수수 ,- 사료 . 석뮤제품 , 타이어  선박  등의 순

 서로 , 석탄  원뮤  및  석유쩨훔이  전체의  익 e4%  를  차지하었고  곡물이  믹 101



103

(  루◎ 1986~87, , 던텨철굻 19aB~90 ; IJSD;f)

( 2-5) 표  룩한의 3Sf  추토 수출

1939  꾸 il9%f(1.6ff:5') 1936루 1937수 1988루

96,963턴하
89,010 23,367 18,535 6,160

D  랠톤 교
 』찰넓  및 fa런 1,717 3,334 2,873 97913,252

fD(  퇴 살아있는 , 것  초로 H3)토 00DOD

0 9f  ◎ 틴똘 및  그 ◎최쵸 1500-01

00002eta  닌  빛 rp한
13.193

1,6f? 330fr  ◎ 릴  및  그 래뽀딘 12,438 6,73503

f8a 955 632 1,Isa 62304 ff 죠  및  그 ◎최◎

 또릇  및 T론 12 1'S 46 29 la05

06  띨똔  빛  그  빈◎딘  또는 벌꼰 63
00 , 커피

, 존 , 코코아 , ◎욕꽉 티보넓 D0007

( 5f  ◎밖 ◎ 하지  알몬 ?D 팠 )◎가 00aos11

20D  류갠
 효쟤  토◎넓  및 티릴넓09

D834

 론 1  뽄  압벌  및 담배 1,559 17 10

0110 
찰 00012  담

때 334 1,559 17 ID

0  효털리

 넵롬치  말온 fH if ◎쳐 뚤』『  번자 aa )가 10,454 10,214 3,666 3,5032짖 ◎ 558

344 27621  ◎◎  빛 (  출◎ 마무리하지  많은 )것 69
00  ◎눴쟤의

 땅총  및 ◎ 022
00  생

 고 무23 434 17

24  코르크와 목재 913 124

ff  벌 쟤쩔◎  삔  그 조각 2526 17
027

M  팎  및 ff낌죠 62 B6 50 ,10

25  술◎뽀  및 쵸져조각 8,553 8,552 2,086 1,219 ff2

29  뀨깐 faf  런 초  또는 ?D  ◎ 발의 원료 870 1341,551 1,139 243

 콘 3fS fafE 츄 , 긴라 fra; ;'#H, 랄  이들 론낌딘 20,235 22,037 j,719 5,i49 1,5f4

32 ÷ , 』◎  코크스  및 H ·◎ 20,248 21,937 5,703 4,852 1,547

33 T , ◎ ;f~  킴보틴  및 TR란◎라 1438 53 25i ·1

 콘 4  곤 :  천 』찰  로는  ◎띤◎ iH  ◎와 밀낚 00041 

fDff 천 핀◎
0DD42 

:  씬 』찮 넘론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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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갊 : .) 1 G~  뽀 톤닌  기간에 f:011 ◎  랴간의  번차가  있으나  무시찰  만한 .것임

 교나 'f:,~·,B,:'::If , ◎차 Bf~3i  조 ◎  파로근 , 똥인친 ·:1 「북한겸  커관」(1?BB. 12)  매서  저인쿰 , 했고 1955-  또년 자료

 근 2,If. ,f:1,','cfle,t c? ?radr ifnti14icg fcartoot IH  ◎ 89,90  년에서 .먼헌옴

:e 1986룩 1987쑤,:t 1989수

 ◎ 5 :H It!i:고◎쏘◎딘 2,931 3,523 1,151 691 f5

27 225 45 4043 뷰 It f)곯 』 251

21 195,!:? It fa벼 곰 22 17 4if

8itf'1, , 쵸◎께 ,711 , 차 fl ◎  및 if빨레 00053

043 051 탐  ◎ ,T,
01,: 

iiil,'~f 11, ftflt , 틴 ,~ffl  팃 ·itiTfl 0D05,;j

2,368 2,892 906 546f(; ,B 라 1◎

00t? 0  ◎ 군 TH

t1터 173 85 ◎교  륵  라스 티 1255a

it  깐 It박코환◎◎딘 00D5!)

 곤 f :fi  ◎  타재  질 ,◎ 45,557 42,622 8,555 5,906 aSBD

63 010, if, 젼보  및  타틱리된 곱◎nt 31

D052고루릿◎
0 ·  코츠◎ 릴닌

 빛 ( 1 ◎린넓 곤」 Rf )가 106,t 100
0048

fit. fit 둔  띤  이들 빌◎6·1 000439

356 54 89iaff nfle,1,i!. 개 fD 갈  빛 :◎ ◎짚딘6,i If

IS,551 16,921ff :ftlIU fllfil지』져 릿닌 2,789 1,933
e26,256

22,DO2 3,912 2,95167 i9 :☞ 1,364

5,913 3,2376D ,밟딘숱 씬 5꾜2,001 1,010

69 ftfla  술쳐 ·릴딘 30120  ◎

i ffi r.10 터  및 )H 』☞죠 ff톄 15557 37 62 49

71 17 1D,7ifD  져와 프 뚫딘
0If

:, Jfl』◎◎븟 떠틴 223074

82-0,113 IfS  거 레와 그 ,::,볶 332

75 0 Tff 125  칵 「 ◎롸011  프 료 lil미타◎린땐 0D16

545 0 033, 교」랴H lafn, ◎갓 ftff, , 촐 뇰 25루또 쌔
1D77

56;It  ◎ 삔◎논톤
6210

13 fiJffH◎◎ 913 0315

i? 0 1·a ◎Hi 뚠쵸 f 9자
00÷,to 

:n ff  ◎ ,a 4D 23 24 20

51 '  곶 탔 0D105,1

,If ◎  밋  ◎ 러◎료 20095

·  친 '날 DeD37

.If. ◎싼꼰개 fffjll , 뗘◎ ffl'f?, fR』태 23 15 0129

aa 171 ◎◎ ; ;H ◎  틴  뽄변 , 쏜갼끼◎떠 탁차 8440,19

::#'a  군린 ,:,', 12 If 16 14
0  ◎

'i Iri 1·ft ,:1,31닌『러 fi2! 9 2381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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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 1986~87 ; If , ◎피 ◎ 19a3~90,  ◎르◎5)

(32-6)  툭한의 9f  옥◎ 수밉

1 1528쑤S'i넓 1936수 1957루 1989rf IS :f(1.6f 뽀 !

3#삔 57,603 104,204 ,535키 37,737 16,D83

 론 097  토칠딘  띤 fa런 7,4266,525 3,435 7,576 2,996

;O(  런 살아있는 , 짓  초로 H)쵸00 B18 10
00, 

01 3t  겨 현뿐  및  그 저죄넓 123111 827 202

02 H  쟌 닌  및 ,efP 346
103

.fr  켰 린  및  그 ◎최◎
100  감럭

 빛  그 ◎최딘04 4,792 5,530 2,267 4,459 2,209

D5  파줏  및 B틴 16 41 107 1,095 2?

·  쳔 곤  및  그  ◎죄◎  또는 빌굴D6 26 16 137 26·t

, 커피 , ◎ , 코코마 , 울촉◎ 티쏜◎07 45If 2,B
D09

(ff  틀럴 ◎하지  않온  랐컨 )제뫼 1,7D2 1,672 913 9떠 292

09  괸번  곳걔의  토◎넓  및 지토딘 42701  린

1 ·  ◎ 』뷰  및 담배 236 34 123 33

11  ◎ 찰 236 34 117 2dt'

12  담 배 10610

2  론 렀 ril 쵸텨  걷슴치  않은 .fff  ◎ 보죠◎◎  린팔 t )감 9,699 li,931 5,?a? 4,7a? 2,·113

21 H  ◎  및 (  줄◎ 마무리하지  않은 )깃
D00  뚠천런

 의 땅콩 4,93022 3,171 1,975 2,727 991

26 fa :H 쳔 런간  및  그 조각 2,127 3,842 1,639 1,263 1,Df9

27  밌◎  및 fn뽑긴 1,9fS 2,223 462 364 292

 쇼져료  덴 쵸쪄찌거기25 325 1,457 1,534 2'10 32

29  뀨칠 fete  발  또는  』토적◎의 ◎찬 341 70 ?16 1413
4  긴

3  ◎ 30 , ◎』같눈뷰 , 』티콘◎  이들 . D4존 ㄴ넋 59.509 65,(121 17, 9썬 14,·176 6,040

32 :5,'E,  코우크스  빛 샨◎ 23,477 32,7f6 2,9719,093 7,234

1 36,412 1 9,355 i33 ;f;' . ◎ ÷f,~  ◎줬딘  및 Rd띤◎꽉 32,645 i 7,192 3,D69

 폰 4 Tf  퇴전할  또논 ff  ◎ 발  됐◎꽈 밀납 420 1 531 271,DDD
611

41 ?B·꾜 ◎건◎ 34 i 40042 

fEft칼◎』』 363 11,000 78 2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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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 : 1) t?Be-  ◎넌  기간메  틴룬에 .  랴간 외  빈촤가  킬으나  구시할  만한 .것일

: 빗밥 ( 2-5)  료 와 .같믐

,추: ,', 1986주 1987춘 1938추 1989수

·7 i i ◎ #t:i! ff고고◎ ◎ 2,429 4.565 1,499 2,868 1,169

:i 1 '#i'1%'B It ?f◎ 21 566 "79 272
1lla

32 ,::? 1;t It ft◎ f52 1,6a9 344 310 324

f,': , 자 It , 쵸 제 fDl,  로란  및 ff◎ 체i3 395 642 180 392 157

51 H ·f! f:, 590 12 22 25

,ii 1',fi'111, f'1, ◎ ftflra,, iT  ㄴ체  및 ·◎긴파 168 296 185 965 312

56 ,:C f:1 00396

57 :  ◎  ◎」 ffi 1,273 1,050 343 315 73

A  간  즐  라스 리50 207 34 60 213 52

59 '  』티교 ftfi!T , ,◎또◎ 딘 126 195 lla 351 251

 ◎ 6 Iri ,  ◎ ◎재릿 ◎ 5,776 5.258 2,809 3,300 1,250

61 'if, ,  ◎낏 틴  띤  라무리된 곱◎ ie 13
430f2

=t :L  릴 ,0, 961 1,291 1.010 1,549 522

f3  코르크빈넓  빛 1 ,::,(  온 ◎ 춘쥬 )◎차
1D8ffl

nO, fEHt  빛  이늪 ,됐 딘 110 117 145 131 13f

65 ;afaflnf·10,D, fafa  및 :e~ ,::,켜 길 3,976 3,020 505334 226

66 B  티◎ HfH  키술쳐 낏 덟 10 24 71 338 39

67  쳐 tH 37 24 389 19D 164

63 JIIfD ?H쵸 612 637 682 211 58

69 'ItfHl H  ◎ 삘 ,0, 43 131 193 374 96

 곯 f  ◎  탰틴  및 101  토개 Ifae 1,199 3,560 2,557 3,036 1,214

71 117  친뼘와  그 ◎◎ 35 117 26 53 74

72 f, fJ 10』츳◎값 ◎ 548 617 191 527 56f

 ◎◎◎◎교찌베턱와  괴 삔◎ 735 9◎ 296 441 137

75 iliTfHl  밴◎차  츠뽀◎ fe데이타 싶땐 13 22 151 124
1?6

11  더』3He, fk , 죠◎」리셨 la , 촐랄 촌 fSHt◎쏘 iS 329 322 851 162

17 :11::4 ff출토 배 231 411 97 194 86

i9 j ft·iff fl ◎ ◎ f☞ 179 535 1,475 772 119

iS 11,;:U ft 111조 신땠 42 169 a14 10

0:fi 긱 01 ·  릴 ,2, 490 824 526 583 232

32 ',% .tl 35 44 10
404

Li.:H  및  그 ,l따 료틴 235 250 221 314 119

85 린딴 4164 166 102 30

, 'i'』 f! ,Bfi, ◎ 』◎볼 :H 35 , 뻔 게 틴 j:,~, 3fi』◎ 』◎번 7D 231 25 lID 22

08 'ff 1  ◎ 「」 f: ◎  띤 , 뿐대  곯괄띠』◎린 랸란 42 19 7IS
359

,  」1.: ::i!  밭  틸 ,T, i140lID 45 296 47

· '  』 』 .:  』 ?·'i', flia:5 ‥‥‥ 161 : 12fi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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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 . 점차먼다 1989  넌도의  룩한과  품국과의  무먹은  부진한경제실적으코

 제익물 . 받만다  한국과  소런의  관켸가  급속도로  진전되머  옴에  따라 미미

 고립된  확한물  더  고립시키는  걸과룰  초래차여  확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는

 더욱  일접해지고  있는것  같므며  밍국간의  루막에도  멍힝물 . 주먼다 1989

 년의  확한과  중국과의  무억은  중국의9 t  쳐 뷰  수출이  전넌도애  비해9.3% 증

 가하여377  백만달러었으나  룩한으로부터의  수밉은20.71  하락하여150백만

 달러울  기톡하여  무멱규모는2.8% . 감소하몄다  전반적으로  꽉한은1959년

 에  대외무먹이10.It  감소하먼으며  이는 1584  년  이후  처믐밌는 . 현상이다

 북한과  소란콰의  부먹이9.61  감소하먼고  북한과  밀븐과의  무먹이12.9% 감

 소한  것얘  비추머  볼  때  툭한과  증국과의  무억이 3.51  감소한  것은  마주 적

 게  감소한 . 것미다 1989  넌도애  줌국은  확한의 2  제 의  무먹상대국으로꽉한

 의  총무먹의 13.8%  툴  점하여 58.4f  틀  점뮤하고  있는  소런의  튀뿔  잇고 밌

. 다  반먼◎  확한이  중국의  총무억◎서  차지외는  비중은  단지0.51  틀차지

 하는데 . 툴과하다  그컨데  중국의  란놜한  수입미  감소하는 . 데에도 활구하

 고 Tf  북한  수울이  만정쩍민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흥미밌는 . 사실이다

(3)  라므 럴텄

 인본과  북한의  무억은 1970  넌◎  초에  북한이  러◎◎뽀자의  무억물 늘

 리면서  중가하기  시작하여 1910  년때  믹 5.8  백만달러메서1974  넌애는3.5억

 달러로  라즈게  증가하뗘  북한의  총  고먹링의  비중도 7.2%oilf 19.2%  로크게

. 증가하먼다  그후  북한의  뫼처문제로  무먹대금  지놜이  어럼게  되어 잉국

 간에  무억링이  크게 , 감소하먼므나 1979  넌에  밍극간매  뫼채상환의 언장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며 1980  년◎애는 . 회복되먼다 1980-1986  년간애는

 매넌  감소하다가  그루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1989  넌에  밀환이 괄한의

 총무먹메서  차지하는  비중은 12.0% . 이다  무억수지는 1974  넌  이루 1935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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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계속적으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여  외채문쟤를  야기 71 , 시 으나 19af

 년  이후  작므나하  파◎  무억혹자가  증가하고 . 밌다  이는  밀본콰 꽉한의

 무먹이  대부룬  재밀  조총런개  기업들을 .  롱하뼈 이루어지고  있는데 1987넌부

 터  재밀  조총런계  기멉들이  룩한애서  합엉기멉폭  설립이  찰발하며 설비재의

 도입이  증대되고  합명기멉제품의  ◎븝  수울이  즘데되어  무억규모가 증데하

 었고  무억수지가  개선되고  밌는데 . 기민한다  그◎서 1989  넌의 라토수출븐

3.0  억달러이고  라토  수밉은 2-0  먹달러로 1  억달러의  흑자률  이루먼으며 총교

 먹링은  익  』먹  달러에 . 달했다

( 2-7)  표 콰 ( 2-3)  표 은  확한의  랐일본  주모  수굴밉  붐목물  나타낸 것이

. 다 ( 2-7)  표 을  보먼  북한의  퉜밀본  주묘  수굴춤목은 1989  런  비철금속 및

 동제춤이  익 122  백만달러로  믹 41%  를  차지하여  가장  중뽀한 수굴품목므로

 액수가 1587  넌  미후 20t  이상의  증가을물  보먼으며 ·  동 식물성 , 생산픔 광물

 성 , 생산품  방직용  섬유  및 , 동제뜰  ◎뭔출찰윱  및 , 믐료 =5, 촐  귀금속 및

 동제붐봐  순므로  귀금속류는  번동이  심한  반먼  재밀  조총떤  기멉의 합멍사

 멉이  증가하여  섬유제품과  같은  공산품의  수출즘가율이  높은  겅힝을 보먼

. 다 ( 2-8)  표 물  보면  확한의  라밀본  주요  수밉품목은 1989  년 , 기개류 전기

, 기기 , 문송기기  방직용  섬뮤  및 , 동제룸 , 화학공멉생산품  플라스틱 고무

 및  동제품의  순으로  주로  중화띠공멉제품이었으며  방직용  섬유  및 동제붐은

 산멉내  무억이  활발한  것므로 . 판단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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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료◎ : f)추

( 2-7) 표  확한의  랐◎ 수출

198aff1957쏠1586뚜1935푸1984뚜19B3fffH  보  빛  고  볼  딘 트 1982ff

7,597,635 7,622,45416,125,550 6,215,7256,137,33B7,890,77B9,Bf7,275리』꺼』쏘란딘

206,173 300,9571229,191 209,690194,5oD191,8541113,100 갯지  렁 이

9,80212,D7D45,681107,120 159,21041 ( if)이 ◎

14,33019,33744,593( )대구 건펴 96,211

.i3,059 aS3,1221201,7901360,2러 254,a5f1,276,1331,913,9쌔 대 ( )구맏 각껴

1,282,2501 1,516,520 447,96112,612,55f 1,539,1래 1,612,7133,546,7ow( )』구란 료린

113,086340,64☞ 250,6231453,526 515,1팩 언이  빛 송이 9,DOI더

12,769,5381
108,103 143,310 489,8521 2,287,6겨72,225(if, 게 Bf, ◎ . ◎죠 iif)갼 263,491

1,447,5261 1,520,031 552,85611,709,59f 1,909.3491,495,9뻐fl (a, 찬 11, ◎ ifae, iJa)◎ 80a,619

339,78195,499 226,30a 158,54253,205! 친낀 710  ◎  및 00찰◎ 됐 45,411

339,781 663,』애503,  지 러 413,711 331.4371335,913섬개 551,,1허

29,f90445,4411 197,32a 49,335 )82,55473 좁 1,241,189

3,776,639 2,572,6524,D4l,623 4,535,893H ffl◎ 또쳔쵸 3,153,5933,731,0쩌 1,911,030

2,730,827 1,645,7041,269,95a 2,416,881 1,872,711 솜이  띠 ( 9f, 싯 를 )』표 917,6311,383,436

578,083 3f5,634 28,048 123,821ifi41fl좃 537,5961 1,141,611283,214

517,8831(  쪼처 틴◎랸으로 )볶펄 452,901 533,9461,750,450 995,1871 1,030,1렀1,057,5·16

11 a커 15,194 10,694 1,0311102,475긴추 f9,6541

399,166i 387,a3D 245,296 312,463 300,12☞403,104fTffafe쉰 596,489

1,402,31112,452,7재 1,194,881 709,662 1,277,726854,60150 , 죄효찰넓 찬파 1,6f5,001

641,9121515,fsfi 289,6731 674,401 칭어 51  는  대구알 켤보넓 1,259,1191 1,526,244444,136i

332,019417,68a 420,3캐 283,2381 453,526rfl  랐◎  밋 f'OfD  뜬텨 리 커묘◎ 272,4껴 211,120

4,261.0째,:1러빈반과조 5,399,63a 5,559,900 4,653,028 3,343,4406,900,69f 4,403,520

219,7471 109,605 72,0371 99,418 99,72Bi,  ◎ 뚤 H  고 론 33 28,647142,5·19

53,8래 35,130 47,106 42,48D4.i  꽃  빛 (ATR )규안 큔 75,581 27,005

67,092194,230 109,903 93,288 22,695 카  또 린 98,620 81,380

160,f8f 101,689 139,7611 123,489 193,4121It  티름 격 1·19,645 154,959

1.fll.155 465,335 라◎내  샤◎림 하 2,4 ,771겨 t,468,615 2,217.043 685,850 648,786

350,D9B 204,5.10 1 ,4221켜 ID2,547 23,457It f 534,14D 315,f311

13,0602,497,667 135,3111 1,050,670 502,6래 298,9D2 료 35뽀

518,313 361,BDD 975,651 2,742,600 2,997,412 1,604,353 2.611,572,?1  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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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f R H , 추끌론글 슬 ttesf  ◎ ☞ ' t 밤 릇  똔론멀 , 』곰교1989. H 1982~H  투  ◎팔는 , 롱일원  『확한  검재711칸」
 에서  재인응한 .것밈

1982ff#  「 ◎  및  초  롤  쵸 트 1987뚜1953수 19런추 1985투 1986뚜 1983투

382,325ftS!고로토◎쵸 980,198 618,619 2 ,6371러265,524 59,277 19,3961

154,551◎출 5,437껴 232,798 83,034 63,313 14,8291

2lf,951 케피 민트진 209.639 349,976 161,633 62,787 102,552 90,004

 ◎쳐  및  그 릴닌 74,657 103,405 117,444 75,418 54,540 346,371 691,749

rtff( , 릿찬걔 H )베니야 찌 74,6a? 80,052 65,237 15,418 54, 0꺼 268,859 313,175

· 3,143,221fHeSe 천쳅  및  그 흴딘 2,95,305 ' 1,937,275 1,571,251 1,259,086 956,958 2,035,517

 누에 ( )고페 조져쟤 488,335 595,231 319,956 68,266 t364 91,292

초체 251,678 75,400 55,4621 131,907 76,335 a683 1 ,225겨

 히드린 오치 1,418,4.13 748,303 21LOD4 253,MO 181,5701 55,259 158,678

 리  보 ◎ 350.502 355,151 4,563껴 5 ,976저 346,217 302,001 694,796

부롭 28,158 42,525 107,f9l 51,460 16,709 IS,467

 캐시  미어  염 소털 110,549 35,673 99,793 81,552

첼봤타을 256,339 259,133 242,814 323,29D D5,617 243,502 IfD,69

3e:9,-10  삶쪄  및  이들 린닌 532,409 3,908 228,555 7,804,536 1,693,375 5,703,712 9,413,527

9330, 4껴 3,905 21,B2l ,293져 185,781 65D,6961

B202,165 206,734 7,778,445 1,693,375 5,52aD21 8,f6l,3931

 뿌숲텨  및  그 또넓 3,451,803 13,164,53911,519,272 IS, 5,791슭 11,166,387 11,495,924 12,977,415

nH 1,314,070 855,366 to02,324 2,098,296 1,200,091 1,llaHO 495,853

SHgBrlfll 295,913 94,205 55,530 414,152 9,502러 291,125

S3R코일 36,393 653,960 1,051, 6텨 3,109,674 2,111,302 2,895,714
13,324,356HtHnfa 2,527,404 2,139,421 1,877,694 590,784 606,224 727,205

H알루미늄 52,044 t080,550 622,194 700,181 1,218,299

la n 2,540.993 3,511,422 1,411,6621,037,986 976,f94 1,418,473 1,239,7661

 료 15 H 5,042,5571 3,576,345 4,lID,553 6,055,015 4,767,758 4,D7O,157 5,779,202

f 110 144,914 Eel,999 425,HS294,200 124,053 137,956 183.365

 똔 A  슴 L하 37,51D,497 29,955,459 34,299,772 43,200,8◎ 29,2f2,BD6 34,885,998 ,11,588,7,17



( 2-8) 표  북한의  려므 수밉

(  루륜 :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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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It  루리개 볼표백 뽁 ) 벌프렇 o

.  ◎라프트 ◎ 크라프트◎뜰

HH3nH 리  및  그 꾈턴

 풀  텔 409
A  팔별밟의 ,1 툰쁠변 테친

, 실 , 막 B케볼

A  죠◎밟의 Ht 뜰변  그 텨친

, 진주 , 보석  귀금속 a등

,9  음단 맨  깔 것

논더

( , 금 비본켸릉 1  차 )t재름

 추쇼져  및  그 뭔딘

t스테인레스롬외프라토특제품

nR  짖  그 또닌

 텨  및  그 램딘

 알루미륨  및  그 '1렀닌

 긴  란 읍

H◎겐◎

핀발펌프

 ◎랄퍽프 9a틀◎삘 변

에어콘디쇼너

, ◎늴뽀 it껸빤컵

, 뭔심분리기 , 여과거 a청정기

It  긴털변 의  ◎◎으로 』『차룰

ea  하는  체칼  건션뭉 "기개
꼰삯쪄련붙

. , 장적◎비기계  실쑨는기게a

 인◎ · if RlH고 론

 고무 91  는  프라스틱의 가공긴』

ffeDIC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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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2,OB5i _

1)  달팎상 1958  년헤는  기타로 .포한되렀옴

2) 1958  넌  자료헤시만  나타난 .붉복일

3) t9  뽀년의  경우해  미전  자토의  바교하기  위해  붐복을 .합칠컷임

4) 198B  넌자  그  이진  털도외  결류상  약간  차이가 .밌옴
: ◎을찰

( 2-7)  표 콰 .같믐

 ◎크  조찐판  톤 "

 매 · 이 링

 출  뗀  깰 3Sa

. ◎  ◎ n살

05%311  덮춘 ◎  ◎◎대◎

, ,  라미크로본넋침기 혜드폰 오디초류'1

i 3『 토러 대곯

'r ,v  수상기"

3  톤발러 짐◎  라디요TV 재
 진기회로의 , 개레 , 접속  보호몽기기4

90, 료긴 9B패껜

11 룰 ·  교쌈◎이랄 저

, 틴소전극  탄소브러시e

A ; 13 ( Hf)쟐 툰 찰똔 ◎

 씬  잖  빔 #5

 초 fl S

01 스

fe◎ 츠쳐뿌

It  쵸 조 ;9 댄진파 트럭

t,fftfrl  죠개 fflfg트

115  옴040◎

 ◎ ' ◎ in쁠

Itfe ( ,Oaf#70,3· ,넨죤 곤뽄 「틀

, 려론 , 론묘 1%f,  뽀꼬번 )뽄
ft f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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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r:: ◎  ◎째  딘급째 쓸론썰쟐

(1)  뽀린 혈덤련받

(312-9)  는  남한의  주묘국벌  수출밉  시장  구성을  나타내고 . 띤다 이

 표에  따르먼  남한의  수출가문데서  미국은 1970  넌에 4f.3%, 1989런애는

33.It  에  이르고  밌어서 1970  넌  이후로  가장  높은  비줌물  차지해모고 . 밌다

 미극  다믐므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나라는 , 밀뽄 , 흥콩 . 서독  멍국의 순므

 로  주묘  수출 . 상◎국들이다

 한펀  남한의  수입  가문데서  일본은 2 (1982, 넌 1983)  을 제외하고는

1970  년  이루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모고  밌는대  그  비중울 살러보먼

19fo  넌메는 40.8%  먼다가  점점  감소하며 1989  넌메는 25.4%  틀  기록하고 . 밌다

 밀본  다음으로  높은  비증물  차지한  나라는  미국이뗘  그  다뭄으로 , 서독 인

, 도네시아  멍국의  순서로 . 나타난다  이갛은  무억추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미국콰  밀본은  남한◎서  주모  무억상◎극밈율  말  수 . 있다  또한  이 표를

 바탕므로  살러보먼  남한은  수출  및  수밉에  밌머서  다번화를  주구괴고 밌음

 을  칠게  말  수 . 밌다

 다믐에서는  남한의  주묘  수출품목  및  수밉품목에  대해서 .말아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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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덟르째 좋탓◎쟌

 남한의  무헉은  미국과  일본에  집중되고  밌기는 (1989  하나 넌의  겅무 미

 국과  밀본은  남한무먹의 54.5%  틀 ) 차지  북한에  비해  칠린  다번화되고 밌므

 므로  여기에서는 KOTRA  의  자료툴  바탕으로  주묘  상붐의  수출입  룸목물 간단

 하게  먼급하고자 . 한다

( 2-10) 표  및 ( 2-11)  표 은  한국의  주모  상춤벌  수출밉물  나타낸 것으로

f ( 2-10)  표 에  따르먼  한국은 SITC  ◎분큐에서는  전자  및 (26.81), 전기 섬

(23.2t) 뮤류  듬  겅공업  제품의  수출  비중이 - . 단먼 코  높은 . 편이다 또

SITC2-Digit  매서는 . 섬뮤재롬 , 신발  산업웅 , 전자 , 천자재붐  가정용 전자

 둠  겅공멉  재품의  수울  비중도  비고적  높은 . 편이다

, 한펀 ( 2-11)  표 물  보면  한국의  수입은 SITC  대관류에서는  기개류 및

 문반용 (21.4%), 기계 (19.21). 화파공펍생산품  전자  및 (17.8%) 런기제품 등

 이  높은 . 괸이다  또 SITC2-HIBIt  에서는 (11.4%), 밀반기계 농산물

(11.Ot), (10,41), 전자뿌품  뭔뮤  등의 (9.4%), 언료 (8.59)뮤기화하제붐 의

 수밉비줌미  높개  나타나고 . 밌다  이를  자세외  살펴보띤  수입가문대 주종

 물  이루고  있는  품목은  남한의  겅우메도  거의  모두가  겨재발전애 필수적민

 컷  들이 . 다

 이상매서  살펴본  것과  같이  남뿍한의  품목벌  무억구조를  비고한 걸자

 곽한븐  대부분 1  차  상품을  수출하는  ◎신  생활에 t  필』 한  겅공멉  재봄과 겅

 제발전얘  필로한  기계류  둥  중공업  제품울 , 수밉하고  남한은  대부관 ,섬뮤

, 전자  신발  둥  겅공멉  쟤붐과  수송수단  릉  중공멉  재룸도  수출하는  데신 농

 산물과  제충생산에  필요한 . 기개류  부춤  등을  주로  수입합물  말  수 . 밌다

 그런데  남한은  출발부터  대뫼지힝적민  겅제정책물  러온  걸콰  헌재 무

 먹규모가  새계 10  위  정도에  미흔 , 반먼  곽한은  대내지힝적민  겅제정책을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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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걸과  무억구조가  매우  쥐믹찬  먼이어서  남활한간의  겅제고류에서는 뿍한

 의  수출밉  구조에  맞져  겅제교류  정책을  러  나가야  할  필묘가  밌을 것므로

 이것에  대해서는 4  쟤 장에서  다루기로 . 하겠다. 란단된다

3.  를걸째 뚤론찰쟐

( 2-12)  표 는  확찬의  국가벌  및  뭔먹벌  무먹추이틀  나타내고 . 밌다 이

8  에  따르먼  북한은  그동안  선진공멉국들과는  전체의 20-301  정도메 이르는

 고역을 , 해왔므나  뢰근메  이를수뽁  그  비중은  점점  감소해오고 . 밌다 또

 한  곽한은  개발도상국들과는  익 101  정도의  교먹물  해모고  밌으며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전체의 50-501  정도예  이르는  고억물 . 해모고있다 1955런의

 겨우  확한의  전체  뿌먹에서  소런과  중국이  사지하는  비중은 ee.at  로 이는

 사회주의권이  차지하는  비중 f4.75  가운◎서 901  거의 가  되는 . 수준이다

 따라서  사회주의권  가문대서도  소런콰  중국이  북한의  주요  고억국밈을 럽게

 말  수 . 밌다

( 2-13)  표 은  남한의  국가벌  및  긴먹벌  무억추이틀  나타내고 . 있다 이

 표에  따◎먼 1983  넌  부터 1959  넌까지  남한의  전게  수울이나 수밉가운대서

 선진공멉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이  차지하는  비줌은  각각 70775t  와 20-251 정

 도에  이르고 . 있다  나머지  믹 5%  정도는  사회주의권미  차지하는 비중이

. 다  이렇게  활  때  남한의  주요  무억대상국은  선진공멉국밈을  말 -수 밌다

( 2-14)  표 는  남확한의  권먹별  수굴밉의  먼펑균 li·  번 율율  나타닌 것으로

 서  이표틀  보먼  남곽한의  권억벌  수굴밉의  증감을  칩걔  비고할  수  잇을 것

01 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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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2)  확한의  국가벌  및  권먹별 무먹추이

(  단위 : 5 ◎ ◎◎ $)

근◎◎쭉
1983 1954 1955 1985 1987 1988 1989

쑨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임 수출 수입수입 수즐 수슬 수◎수입 수입
 ◎ '1라 1,03t미 1,353.9 1,0 .5커 1,296.01,D44f 1,65ts 1,233f BOl6.0 1,4ft3 2,437.0 1.762.1 2,919.7 1, .7◎ 2,7fB.41

 선  진  공  입 팍 256.3 507.9 282.3 385f 99.1 375f 233.4 330.5 331f 503.2 314.0 46tg H2f 419.7

미팍 .1
f  캐

 나 다 1.1 .3 t2 f1.1 .4 1.0 If 5f .7 kl f1.7

오스트레인리아 If.3f.1 ft! f .5려 .9 .5보 f40.1 .2 47.7 .4 %』

인◎ 115.7 360.3 131.1 279.4 161.0 914.3 n3.』I저』 217.7 237.6 29L3 2617 267.5 215.8

 뉴  길  린 드 .1 .6

 오  스  트  리 아 ftl 6f3.1 .1 9.6 tT .5 Sf 11.1 2D.』 1,1 9.9

 뗄  기 -  몰 스 .1 t6 .3 t2 1.1 .1 1.0 .1 H1.☞ 43 t6

.1덴마 3.』 .1 .7 .4 tO ftO f1.7 f1.1
ff ·핀 란

.1f.1드 ftl ,6 5.7 f1.7

50.7랑프쪼스 t5 34.6 4.0 a6 ID즈ff e틸 29.i 9.4 9.516.: 19.0

fl 130.8독 25.2 1%.1 .9려 56.0 If.0 64.1 42.7 943 139.7 41.0 44.1 25f 31.4
.1러그스 4.2 .1 .4 f.2 .6 ff  마

 이  슬  란 드
f아린

.1랜드 .1

이탄 at리아 If.』 1.5 9.9 1.0 14.4 to 1&4 1.e 17.5 t5 20.6 If 21.9

네떱 fHftl란드 f.7 4.1 .1 1.5 fIt3 944

fa 01.노르 11.5 1.a .1 1.4 f3f .1 t6 5.0 3.7 .5 L6
포르 부팎 1.5 .2 f.4 .1 ff.1 .1 f.1

1.1스패인 .1 1.8 ft2 tf tl 1.1 ,1.4 4f 3.9 4.1 7f 1.7
.3스래덴 19.5 . 4a4 .4 If f2f tO 1.0 t5 1.4 t9

aS스위스 tO f3.0 .1 5.7 fL5 1.4 5.7 fTf
fl .4국 4.3 .a 3.5 t6 3.7 B.0 84 1.4 6f 1.9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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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1984 1985 1986 1987 lgaa 1989

수출 수밉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임 수륜 수입 수글 수입 수칼 수입

333.3국 개  발  도 상 459.6 338.6 423.4 391.9 455.5 416.5 498.3 427.6 6 .6여 506.6 117.2 450.2 811.5

아리카 19.3프 .3 3.0 4.91.8 1.3 7.6 2.3 6.3 3.5 6.6 6.3 6.6 15.9

제픽 5.6아알

.5부디룬 .6 .a ,7 .4 .6 .5

.4카매룬 .1 1.3 .1 .1

 카  포  베  르 데 .1 .1 .1 .1 .2

롱고 .3 .2 .1 .1 .1 .1 .2

 이  디  오  피 아 2.6 .3 .5 .7 ,7 .』 .a .9

 「『 봉 .1 .3 .3 .B .1

가나 .1

 보  리  타  니 아 .1 ..1 1.2 .2 .1 .』

.1리석모스

'루 .4완다 .4 .1 .1 .1

t!세네 .1 .9 .1 .4 .2 .5 .2 .6 .3 .7

4.5세이 .1 .2 .2 .2

.6말리아소 .5 .1 .1 .1 .1 .1

.2탄자니아 .3 .2 .9 1.3 1.a 1.2 1.2 .a

.2토고 .4 .5 .6 .』 .a

류니 .4지아 1.8 tl 1,9 1.7 1.9 10.6

자이 .1르 .1 .2 .2 .1 .1 .2

잡비 .2아 .1 .2 .2 .2 .2 .2

짐바 5.0왜브 .4 .4 ,1 .3 .1 .7 .1 3.0 .1 4.0 .1 4.5

 아  시 아 291.9 39t3 328.0 375.3 320.0 385.6 351.6 419.8 HO.8 490.6 403.3 615.3 341.7 667.5

 방  글  라  데 시 5.0 .3.3 10.6 19.』 5,1 19.2 .1 11.1 2.5 17.4 2.8 12.1 .2

231.2줌국 300.7 247.5 243.8 20.5 263.0 255.2 250.8 214.7 304.8 212.3 379.』 166.7 398.5

.5리지 1.1 1.5 1.a 1.3 1.6 2.1

.5작롱퍼 35.3 21.2 52.』 18.3 55,4 20.0 82.1 28.9 117.0 28.0 128.9 34.3 1,16.8

93.8민 6도 틴 .3려 6.5 21.2 6.0 26.1 6.2 25.3 7.4 3t5 8.7 33.6 10.1

 인  도  네  콕 아 IT.76.7 4.4 11.0 6.6 .6펴 t8 4.1 16.0 5.2 8.5 14.6 li.4 31.4

 마 - 카 모 .1 .2 .3 .2 .2

 말  레  이  시 아 1.3 19.0 .』 12.9 .4 1.4 1.5 1.4 .1 3.2 16.0 5.9 2.6 1.5

 미  앉 마 5.34.1 3.7 4.2 4.4 4.3 4.7 4.0 3.94.2 3.1 2.1 2.5 2.』

 곡  키  스 탄 .8 1.3 .1 3,7 ,1.3 .2 .1 .1 1.』

윽푸아뉴기니아 .1 .1 .1 .1 3.0 a8.1

펼리펀 t3 1.0 t9 .9 1.0 1.』 4.8 10.3 4.3 . 613.2

 싱가  포 흐 4.3 16.5 4.5 26.0 · 6.1 24.9 7.5 26.7 21.5 31.3 49.7 63.8 48.1 49.6

 스리  랗 카 tO 2.1 .1

6.9타이 .9 tf .2 10.3 9.9 7.3 14.2 9.4 4,5 2a.a 5.3 23.1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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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11 순치  제찬  왼 Pl 자료  보시 (  』 Y)  는 .생랴했믐
f) ,3.7  팃외  겅치히  사뭅된IMr, firfffIDn 01 Traof ffafHti.  』 a.109119?0  ◎ 온  복한뫼31  료무며을

 포잔하고  있피  않아서 atF  의 199  「년  자료롸 B fS  ◎쯧묶 ◎습의 Bf  「』닙☞ ☞ ft 』꾜  긋톤☞  ◎코」19Bg.
If:  고 fo,aur,if J,flrrncriono  니 'fSf 그 Country Profi:e 199D~91  슬  사몽하여  복한외  ◎표 무역액울

-1#)1  탄  디◎  미곯 F'1  반도삼곽의o'rfl  곡  지역  플이 ' '  노련 으조  나타비고  또한 atF  의 ' '  총계 메 더하여

4314  ◎의 71  ◎ 치은 .구한깃임

ff

 츄f·1'1%Itl, Dirrrtion eJ'rrajc ftet Ifticg fro.toot. 19 . ◎ Pf. 30t~305.

 ◎◎근◎◎◎◎◎ 1953 11 190919851957195619851954
11) fl 스◎ --t는◎◎◎◎◎◎◎

 수  츱1  수 입 fflft 수입 수입수입 수글 수출순굴÷  」it.~ _-14:_ ㄴ If 01 f t :L 출 쑤밉

IctlfaD Wf BtlSt3 7Ea51.0 49.3'S 1.7 41.7 44541.4fi ,tf,』 SdB
1.8찬

.1 1.1tD .1 .9.5f  키프 푀 스

3꾜쏘 1길la6 2Ll43 2쏘t4 51E4가리 sa ·1.3 4.155힘

.2타.5맡

3ta38 as la3la6 aLDnB156 H153114 2E2란드 19f 3U6
3a6볼

ftf 31f aono 35Itl 2Dtaa 312IHa tL4 루  마  너 아 al ILD

IDf53.1 .1퍼키

tot5 .9 IfBO 1.0 유고  슬  라  비 아

1,4TfBBIf 1,73t61 aBfn7.4 Ifgf1,IBtSiaHf 5a6 소 3련 ·la19 451.』 4a339ts 3H.4

157 IEI 19.49f 3al 11.419.9.7 5714.1 t5 B7la91.1.0칼◎

17.0 .1IB7 .1fall.7 IE9133 .1la9 ,1 t6El 이  집 트

.1로토로 요  르 단

tO긴.1.1 tO .1f331.27.3 .9 사우더 til아라 아 ta

아게미리트언밤 .1

53 ILD It7Tf 7.41.7 이 번아람굉화국 tl

aS 4714,9 7f t7at 531.』 17.0 41al 1.74.4서또
.4판

.4L5끄 아  르  띤  티 나

.1.1 .1.1 .1 바  하 따

.1 .1 . 1.1.1 .1.1 .1.1 .1.1 .1 버  ◎ 다
1.1로

 볼  리  비 아

.5 t4.1fEO 뜨  라 필

f3.4 .5f.1 클  름  비 따 .7

.1.1 f.4f.1 코  스  타  리  카 . 31.1
.4로크

 도  미  니  카 섬

ffLO.1 .1 .7 도  미  너 카

1.5 tO Lf 1.1.5 t4 .9tlf  과01  란 라

.7 .9 Ll.6If f  기 이  아 나
f.1

.1 .1.1 온  두  라  스 '

.4르.4.1.1

1  자- 라  파1 .1 i .1코.1로.1 .1

'1.0니 .94f 9f tl.1 tl .11.0fil 두
 크수

 리 남 ED i

ff.1 트리너다드토라고i .41.9 1 ‥

 ‥‥: .7f.4 ‥‥1  ‥‥1 IL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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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표  남한의  국가별  및  권억벌 ol뿌역추

. (  극위 : U  르◎◎$)
1983 1984 1955 1936 1!157 lsaa - 1989

IS A닌
수출 수입 수입수츰 수슬 수읽 수출 수임 쑤출 순술수임 수잃  수 il 수잃

H 31 ,·160져 2t196 gfsg 3a6a3 fD,99 31.058 3t792 31,n4 47,:01 41,DBi 6a r9☞ 51,812 6a331 51,556

 선  진  공  업 국 16,413 :aeIt16f 19,9B 2t164 19,50 2a369 213H 31790 3a2n 4E7% frH 4tst 0,·t41

1 ㅁ f aa% tD8 laSB tarl lai89 tssf la9:D ti18 lafB a761 21,478 la70s aSH 15.01

 캐  나 다 eB 8;9W535 Ifl of 1,245 709 1,451 517 1,6% 1,195 1,H4 1,Bl

 오스트래밀리 아 9rl330 392 1,06 369 1,120 535 1,CBD 619 If9 865 1,ftl 1,Dl6 tB9

일본 B3B3 6,59 4,510 7, H☞ L 6지 7,55? L426 10ag a,Ir IB6S7 taO t☞ 15,517 la4Bg 17,912

 뉴  질  랜 드 8102 43 145 35 1러 W121 130 157 142 211 157 319

 오  스  트  리 하 40딜 r39 75 7D 94 117 162 If B3 103 312 110

 빌  기 ·  룩 스 116 136 126 145 115 215 57 1저 Of a?r 1럽 363 306 49

118덴마 113크 135 161 51틸 100 115 145 120 3쁘 139 1채 fP

33펀란드 42 35 57 B73 55 91 91 14fi 135 Iris IB 166

331랑프스 299 299 349 316 04 5H 7D6 851 751 1,Ofl 1,133 9 1☞ 923

W6서독 eil 9H 795 BO 956 IfH . If16 ao02 1,f9u a3e EOf2 a512 2,f06

123리스=1 137 2fr 185 231 213 115 3f 9r la lOt 19 99 ni

 아  이  술  란 드
121122533224 16아밀랜

5 21드 814 ID 17 21 39 55 39 65

8W 1% 이탈리아
i 1진167 2D5 155 219 310319 iS2 SH 733 637 6aa 5◎

4H :2C6네덜란 f3드 3D3 315 B4 ia3 135 Rl 265 83 5 f☞ 747 413

InWl 019르보 3또180 292 480 35 350 103 135 92 Ir 99 137 111

투갈포르 11 714 4la 16 32 16 55 la 35로

eo조◎스페인
20 W75 75 51 153 51 995 74 396 1기 4106 1·0

W146스웨덴 174 217 2n 205 181 15D 499 175 424 94 39r 2fD

f 70스 스 115 82 133 If 159 1◎ 192 fn 315 455 413 359 6닌

1,003형국 418 955 561 913 510 5251,DM 1,525 fB 1,951 923 1,913 ell

딸도 ·상국 7,OB al티 7,851 a973 0035 9,1민 7,557 tssf 9,653 as18 IB 2또 10,(릴 14,7 1☞ It:◎
아프 ft리 456 222 415 20!1 663 1칠 479 115 553 213 all 53 955 fe

알제 3419리아 21Pl 7iS 16 1또

513망라골 39 4012 11 13
1'fl

3212닌 W35 18 13

브츠 11"1'"와나

 브  푼  키  나 파소
1?  븐

 춘 디
1t1171

 자 01룬 2fj311 1피괼◎ 16 12져교 11

 차  프 '  게  즈 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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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19891')8·1 1 1955 i 1956 19871953

1:: A쵸
수출 수밉 수출 구입수입 수입순출 순출 수출수밈 쑤군 쑤민

6123  숨 암아프  리 카

23131 2료 황고111119

flf62116 i14  푀트 디  르 와르 51ll ll

14 17 지  부 티 710 15 15

9  이
 디  오  괴 아 39213 2☞ 1ia 1B1219 121

29 32BT59가틸 12 123또13 319

:11아1ㅂ 314T2411 2D가나

10 910 316 517 4510
464'S

3221143 is기니 케냐

nn116 4 2 2,1꼬 조1121

92 라  이  때  리 아 450 2H 30 B401 501빈nt 151 311 ior 134 165

 마라키  스  키 르 134  말

 라 위
11T? 

111ㄹ 12132'E: 

 리  타  니 아 1116
543보리선

5f17 15,B스 15 17 1E.

713 2D 23 8119려려보로
21핀잡티

12211
B11111나미티

21 12 11  아 니재 르 나

 이  지  리 아 4D 39 SB45◎ 59
1n1 1 -:7 필 리

니

1 11·11◎ 구완다

- Lll ?:- 6,1 35119T2112111

01

1  텔 시

011  라  리 온 5234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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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19리 1935 1986 1987 193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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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쟌 :  흑정  수치에 _  대한 뭔  자료외 (t 표시 Y)  는 .생략했틱

 츳◎ : IMF, Dirfclior e? Troe!e 5101 ic9 고 grtoot, ◎ 1990, PP. f-245.펴

:983 19려 1985 1986 1987 1988 1959
13 A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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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ft  ◎ ◎ BB:뜰룟 뚠

 남확한은  개발  초기뿌터  겅제체제틀  닿리하여  남한은  시장경제체제툴 도입

 하먼고  북한은  사회주의  겅재체제민  계획겅쟤률 . 도밉하먼다  남확한  모두 경재

 개발  초기에는  뫼먼적  성장 4i 전릭물 . 도밉하먼다  그러나  남한은  대외걔방과 시

 장겅제  제도를  롱한  자본주의  겅재체제하에서  수울주도헝  성장전릭물 채택하먼

, 고  곽한은  폐쇄겅제와  계획을  통한  사회주의  거제체제하에서  자럭갱생적 성장전

 릭물 . 채택하먼다  남한겅재는 A  가즛컬 율  통해  겅곰멉울  우선  육성하여 겅공멉

 제품을  수울하므로써  외먼적  성장물  지속함과  동시떼  시장겅제와  대뫼겅쟁의 장

 점물  활몽  꾸준한  생산성  항상물  통해  헌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 밌다

 미와  반대로  확한은  제』차7  개넌개획메서  대뫼겅제헙럭의  강화  방침으로 무먹의

 증가목표쁠  사회총괭산의 (1.8  증가목표 배 )  증가 를  철린  상회하는 3.2  배로 설정하

 뗘  북한겅제의  무억의존도틀  높이려는  정책물  핵하고  밌는뎨서도  알  수 ,밌듯이

 자립적  빈족경제의  건설을  표방하먼서  무억  및  대뫼겅제헙럭을  통해  자본과 천진

 기술물  도밉해야  하는  딜레머에  빠져  있는뎨  그  미뮤는  지금까지  확한미 국내시

 장의  규모가  작고  자뭔이  부족함메도  불구하고 3  라☞ 곯◎먼  공멉화정책물 쥐해몬

 뎨서  찾마  볼  수 . 밌다  주  북한의  대내지힝적  골멉좌는 9  랐가허「 의  억할물 한

 정하여  무먹은  단지  뭔활한  확대재생산을  위해서만  의소한므로  이용했다고  볼 수

4)  가쯔없 (extensive 쵸톤 growth)  미란 , 노동  자본  및  토지  등  생산로소의 순건

 한  죠먼민  중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뗘  이이  비하뗘 3 t ☞ ◎☞탔툰

(intensive gro h)  버 이딴  미듈  성산요소의  밀반적인  생산럭의 , 상승  즉 노동성

 산성의 , 상숭  자본의  보다  효율적민  이용  및  로지깊산럭의  중가  등에 의하여

 실헌되는  겅제봐  ◎헌  증퍼툴 .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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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밌다  따라서  수밉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멀거나  국내수요에  부족한  상품에 한

 렁시키고  수출은  수밉메  필묘한  외화획둑물  위해서만 . 추진되었다  이러한 대내

 지항적  공업파정책이  지니는  커다란  문제점은  기술지보  및  생산증대틀  위해 외파

 수오가  필모활가걸할  때  수출  이뫼에는  뫼찬조달  방법이  멀다는 , 것민데  거의 모

 든  산멉부문에  걸척  기술수준이  낙후되고  생산시설이  노후화되어 , 자본 시설재

 수밉  및  투자도밉이  절실히  요구되는  북한므로서는  현재  수밉대금의  마런  빛 그

 동만  누적된  채무번제를  위해  수굴중대가  절실히  묘구되고  밌는  밉장이라  할 수

. 밌다

 이제  다뭄에서는  꽉한과  남한의  순서로  무억정책메  대해서  자세히 말마보기

 로 .하자

1. ft  료의 쑬론팎뽄

·  곽한의  라차떰◎  란뽈은  고전적  마르크스 -  레닌류의  사회주의  원칙을 달성

 하기  위한  보조수단므로  이용하고 . 밌다  즉  완전한 공산주의화로이행하는대

 따른  객관적민  물질적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필언적므로  생산적  발전이 로

 구되어 , 지며  이에따른  충동  내지  모순을  해걸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르크스가 제

 시한  하나의  조직에  의해  모든  생산콰정에  대한  행정적  뽕제가 , 시장 , 가걱 화폐

 등을  대체할  획밀화  묀  차곰자족  중망집권적  겅제체제툴  유지채  왈기  때문에 랐

9  가멜겔허「 은  국내균헝을  위한  종속번수로  민식되어 . 왔다  이러한  것은 활한의

(1972.12.27 췰팔 )  개정 에  잘  나타나  밌는데 34  제 조에 "  뫼국무억은  국가  토는 국

 가의  감독  밑메서 . 한다  국가는  완전한  펑등과  호꼐의  원칙  위에서 대뫼무먹물

. 발전시긴다  국가는  자립적  민족겅제물  보호하기  위해  관새정책물 . 실시한다 "

 라고  대외무먹의  기본  방침울  규정해  놀고 . 밌다  여기매  나타나  있는대로 꽉한

 의  무먹렁책의  쳔졌는  국가독점의 , 뭔칙  호혜  펑등의 , 원칙  자립적  민주겅제 원

 칙으로 . 정리묀다  미와함깨  ◎한에서는  겅재계획  수행에  요구되는 설비와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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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자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것물  수밉하고  이에  필모한  외화획득울 위

 해  수출물  한다는  것미  무먹계획  수립의  기환  전제가  되어 . 왔다  죽  꽉한은 대

 외무먹에서  다른  찬출초쵸칼뽀과  마찬가지로  수밉미  무선미며  수울은  수입에 로

 하는  외화조달의  수단므조  인식쥠므로써  채◎헌  의미를 . 가진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북한애서  무먹은  국가계획위원회의  사전  계획애 기초하

 여  상대국과의  헙상물  통해  붐목벌  궈터를  책정하는  뼛◎또  받똔미  강하다는 륵

 징을  갖고 . 밌다  이러한  방식으로  무먹거래를  괴는  것은  호혜  펑듯의 원칙므로

 무먹을  하젠다는  홍기  뫼에  다은  이뮤는  뫼화부족  때문이기도 . 하다

 확한의  대뫼무먹  정책의  변철과정물 - 살퍼보먼 1970  년물  기점으로해서  그 이

 껀과  그  이루가  성걱뮬  달리퇴고 . 있다  즉 1970  년대  이전 1950  넌대에는 확한에서

 의  무억은  자급자족  경제기반물  유지해  나가는  외나의  보조적  수단으로  밖에 며

 기지  않아  무멱상대국들도  전적으로  사최주의  국가들이먼므며  그것도  대부관 툭

 한에  뭔조헝태로  미루어진 . 것들이먼다 n  그러나 1960  년대에  들어와 ·  추 표 관쟁

 의  여파로 , 중국  소런므로뿌터의  뭔조가  일시  중단되거나  크게  줄어들고  또한 툭

 한  자체로도  대내지힝적  경쟤개발  전락이  서서히  한걔를 , 드러내면서 대외무먹의

 필요성미  점차  높마지고  무먹상대국도  다앙화  되기 . 시작했다  그◎서 뿍한은

1971  넌부터  시작묀 6  개년계획에  착수차먼서  겅제건설에  소묘되는  자본  및 설비의

 도밉선물  서방  선진국므로  적극 . 전찬했다  즉  신속한  겅제성장을  위해 필묘한

-  선진기술의 도입  및  헌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밀본물  포함한  서방축으로부터 대규

 모의  자환  장비틀  수빕하게 .  묀 . 건이다  그  걸과 19fl  넌메는 15%  매  활과하던 라

=  ◎ 』  무먹이 1974  넌매는 ff  ◎물초보료  무먹과  비숫한  수준으로  크게 . 률마전다 "

 그러나 4  수울증 가  윗받침되지  많은  무리한  자환  및  설비  도밉몬 무먹적자

5) , 롱일뭔  「북한  겅제 , 개관」 1988, p.75.  북한의  무상원조  및  차관도밉 헌황

 은 p.99 -40) 」표 .참조

6) iT , 뜨 늴 t  털 ◎의  ◎겔란밭과 , 쿄쪄』 , 췌뽀텨뽄◎◎뚫 1986, PP.17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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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  누중시궈  북한은 1974  넌부터  외채은제가  대두되머  뫼채삼환이라는  문재메 당

 먼하게  되먼서  부터  라◎◎  부먹은 . 위축되먼다

 이후  꽉한은  개발도상국들의  기술수준이  북한보다  상대적므로  낮아 수출이

 용이하다는  이점물  이용해서  이들과의  무억매  적극적민  노럭물  기울텨 1973-1930

 년간  룩한의  라◎토쁘  무먹은  크게  증대되머  다쁜  지먹콰의  무억적자를 상쇄시키

 는데  큰  먹할물 . 하먼다  그러나 1951  넌  미란 -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번시 북한

 이  미란  ◎◎틀  표멍한  반먼  곽한이  최대 ·  수굴국이던 사무디마라비아가 이라크

 지지물  나타내자  개발도삼국과의  무먹은  급걱히  줄머들기 . 시락하먼다 미러한

 이뮤로 1980  넌대에  들머와 1980  넌 10  월에는 '  무호적으로  ◎하는  자론주의 국가

'  들 과의  겅제관계틀  발전시길  것물  천명함므로써  대외겅제  정책의  전환을 공식적

 므로  처믐 . 밝혔다  또한 1584  넌에는  슴갈쌀물 , 제정  공포하여  대뫼개방 방침물

 제도적므로  휫받침  하었으며 1987  넌 4  월애  채택묀 3  제 차 7  걔런개획만에서는 기간

 중  부먹물 3.2  배  중대시킬  것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무먹  및  대뫼겅재  협력 중대

 를  적극적므로  추진하기 . 시작하먼다

 그러나  미러한  노럭메도  불구하고  확한의  무먹은  벌  진괸이 ,  멀으며 또한 확

 한에서는  며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걸해야  할  정책과제로 . 남아밌다

3  제 될페서는  이러한  문재점둘물  알아보기로 . 하갰다

2,  ◎뽀의 a뚤삯 쏜

 남한은  겅제개빨  초기에  뫼먼적  성장을  도입하며  대뫼걔방과 시장겅재제도

 틀  뽕한  자본주의  경쟤체제  하애서  수출주도헝  성랑  전릭울  채택하텨 뫼자도밉물

 톰해  컹공멉물  무선  육성하뗘  겅공멉제품물  수출하므로써  자본재뿔  수밉하고 이

 를  바랑으로  풍톰멉도  발전시키는  비고무위톤에  입각한  성장블 . 계속하먼다 n

7) ff ·;fr , 볐컬 떠튿  「한국의  북방겅제정책과  남곽한  겅제고류와 , 헙럭」 "출떨루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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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남한은 1960  넌대  이후  겅제개발  전릭뜨로 -  ◎쁘툰 보졌틀  표방하고  금융 및

 탈첼  지뭔과  환물  등의  수출지뭔책을  강화하여  몬  걸과  수울물  포함한 무먹규모

 가  픈  폭므로 . 증대하헌다

 수울은  공멉차  추진물  롱한  고도성장  과정애  있어서  헙소한  국◎시장물 보

 완하며  적정규모의  생산시설뮤지를  가능케하고  투자  재원의  조달에  줄모한 멱할

 물  수행하여  몬 . 것미다  또한  수입은  국내산멉과  국제수지에  말멈힝물 끼치는

 면이  밌었지만  공멉화에  필묘한  원자재  빛  자뽄재  도밉므로  공업투자쁠 촉진시키

 고  겅쟁을  통하여  국내산업의  생산성  항상  등에  기뗘하는  긍정적민  먼도 . 있먼다

 그러면 1960  년』  초  이래로  정부가  실시한  각종 --  무억정책물 알마보먼 다움

 과 . 같다  럿째는  수출에  대한  강럭한  행정적  지뭔으로써  남한은 최고권럭자가

 수굴증대틀  독러하기  위해  수출진홍착대회의라는  것물  ◎묄  직접  주관하먼서 수

 출멉자들의  애로사항에  귀불  기물여  수출  지뭔자로서  최선율  다해  지뭔해 주었

. 다 a  둘래는  합리적민  환율  유지로거  정부는 , 품볶벌  용도벌로  모두  다튼 별또

 듣◎륄◎룰  료◎벧◎첼◎로  전황시킴과  동시메  원교의  실질가치를  반멍하는 합리

 적민  환율물  유지하려고  노럭하게 . 되었다  셋째로 , 쵸럽  탈◎상의 수출지원믐

 보변  수출애  봔런된  생산과  거래에  대해  모든  간접새틀  먼제시켜  주먼을 굔만아

 니라  수술소득매  대한  법민  및  개민  소둑세도  감먼해 . 주먼다  또한 수출기업애

01  ◎탭류 쵸절물  수굴실적의  밀정비뮬로  지금해 , 주먼고  수출산멉의 설비투자를

 위한  톤탬쵸럼◎죠을  룝에  가까문  훅은  마이니스의  실질금리로  최무선적은로 ◎

 링  공급해 . 주었다  넷째로는 nLft  쳔◎◎향민  수밉규제  장벅의  완화로써 정부

 는  모든  수밉붐복메  대괘  직접적으코  규제틀  해왔지만  수굴  생산활동매 필묘한

, 뭔자재 , 중간재  자관재는  자뮤톱게  수밉되도록 . 만듈헌다

 이상과  갛은  여러가지  지윈정책으로  남한은 1986  년부터  무먹수지  혹자를 기

,  즐븟』 국방대학원 , 만보문제먼구소 1990, p.500.

8) , 밟춘루 H:  「류 초클껜  쵸톤과 , 턴찼」  『뽀◎젤겻의  쀼죠과 , 뽄츳』 서물대학고

, 출판부 1990, p.214.



141

 록하개  되머  그메따튼  뭍제점이  대두되었지만  남한의  겅제성랑메는  커다란 성공

 물  가걱다 . 주먼다

3. ie t  천 튜  쑬론의 뗘틀딨

, 가 ft  틀의 F:3쁠딨

 북한겅제에서  무억발전물  저해하는  며러가지  분제점들이  있겠므나  그중 근

 본적미고  심각하게  엉힝울  주는  로민은  다음과  같피  정리할  수  밌을 . 컷이다

 첫째로  산텁부문간 , 불글헝으로써  곽한의  경우  모른  톤  굿◎  겅제계획은 줌

)  망」국가계획위원회 메서  총괄  작성후  하달하는  쓿출먼  계획미기  때문에 현실정보

 가  불궁분한  상태에서  입만되기 , 쉽고  정치적  목적이  강조되는  반먼  겅제적 합리

 성은  랠려되는  경힝이 . 있다  따라서  룩정부문의  개획목표는  그것자  관런된 다

 튼  뿌문콰의  조화틀  고려하지 ' 만은  채  논게  책정되므로  북한의  겅제계획은 균헝

 보다는  과도한 . 성장위주먼다  한  예로  북한은  군수산멉과  찍결된  줌공멉 우선정

 책을  추구한  검과  겅공업  및  농업부문의  발전이  지연되고 , 메너지  운송  등 사회

 간접자본의  만성적민  애로를  갸지고 . 밌다

 둘래로 ,i , 설  장비의 fT  롤 와 , 기술낙후코러  꽉한의  산멉시걸  및  기계들은 5

 개년 (1971-l9f6)  계획기 메  서방윽므로부터  도밉한  멎멎  프로젝트를 제뫼하고는

 소런  및 .  중공 등의  겅제쳔럭에  의퇘  건설된  것므로서  낡거나  뜰뽀인  것이 대부분

 이고  규모먼에서도  국제겅제  단위에  비채  엉세하여  생산성이  극히  날은 수준에

. 있다  또한  기술먼에서도  자럭갱생의  뭔칙물  내세워  선진기숱의  도입보다 자체

 기술  개발에  억점물  둠으로뵈  기술수푼은  아직  후진섬물  벗어나지 . 못하먼다

 따라서  수출상품의  제품이  조잡하고  국제규걱씨  미달되는  것이  많마  세계시장 진

 출에 . 곤란하다  셋째펄는  에너지부족 "' 문제를  들  수  밌는뎨  확한은 전럭생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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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관물  수력  및  석탄을  이용한  촤럭발전에  의존하여 (  석뮤가  에니지 곰금에서

 차지하는  부환은 5-61  메 ),  불과 석탄생산의 , 애로  가뭄  등  기상조건의  막화는 전

 럭생산에  차질물  가져와  공업생산력물  저하시키는  겅무가  자주 . 밌다 to

 릿째로는  대뫼부채  및 ,. 뫼환부족므로써  룩한은 1970  년대  중반  미후의 채뿌

 문제로  민해  똔쟌적◎의  란북한  ◎챈론쁘은  먹제되고  신규차관이  줌지되는 걸과

 틀  초래하여  놜한의  겅제계획  수행과  무먹발전에  큰  장때가  되고 . 밌다 (확한의

1987  넌도  총외채는 52.1  먹달러로  그줌 541  는 , 밀븐 , 서독  프랑스  등 10  며국의 서

, 방국가들로부터  그리고  나머지는  소떤과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로  뿌터 들여

 몬  것  이 ) 다 .'"

 이뫼에도  무억방식  및  구조적  문제점  등  많은  문제점미 , 밌므며  이러한 문

 제점들이  부먹발전에  저해되는  묘민므로  작용하고  밌는데  경제성장의 목표달성물

 위해서도  이들  문제의  정책적  해겋미  시급하다고 . 하겠다

. 나  ◎뽀의 뼈쁠◎

1960  넌대  미후  본걱화  묀  수출주도에  봐한  겅제성장  정책은  수출의 곰걱한

 중대와  함께  높은  겅제성장물 . 달성하먼다

 점을  가지고 . 밌다

 그러나  아직도  무먹매서  많은 문제

 남한에  있어서  무억구조의  문제점은 , 첫째로  겅공멉제품의  수출비중미 여전

 히  높다는 . 것이다  물뽄 1982  년  이후  중화리  공멉제룸의  수술비중미 겅공멉제

 품의  수굴비중을  상최하고  밌므나  문제는 1970  년대  이꽉 , 중공 , 파키스탄 민도네

9)  뽕밀뭔미  발표한 1990  『 넌도  놜잔핑제  종합펑가』에서  발전링은  확한이 277.4먹

Kwh,  남한이 1,075.7  먹 Kuh  로서  이는  남한의  믹 25% . 수준이다

10) , ◎긁글  『확한의  겅제정책과 , 문용』 , 한국걔발언구뭔 1985, P64.

11) · . 박동은 박승준  「할국의  곽방겅제  정책콰  남북한  겅제고류와 , 헙덕」 『안브파

, 술논집」 1990, p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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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  등의  후발개도국이  저밈금과  풍부한 '  노동럭을 바탕으로  섬뮤류  등의 겅공멉

 제붐에  륵화함므로쩌  국제시장에서  점차  비고우위쁠  점하고  밌다는 . 접이다

 둘째로  수출지먹이  미국콰  띨본물  비롯한  특정지먹에  편중되머  있다는 점미

 물른  미국과  일본애  펀중묀  정도는  차춤  낮아지고  있으나  마직까지도 높은. 다

 의존도틀  가지고 . 있다  수출구조가  륵정지먹메  펀줌되먼다는  것은 특정지먹의

 정책번화나  겅제찬겅외  번화에  의한  굼걱불  받물  가능성미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 복정지먹  국가의  수밉규제쁠  받물  가능성미  또한  크다고 . 최진다

 미국의  롱상마찰압럭  등울  롱해  잘  알려져 있다

 이  러  한  것 은

 』◎로  수입구조가  겅직화되어 . 밌다  부존자원이  빈악하고 -  생산기 반이 빈

 』한  실정에서  수출증대틀  피하기  위◎서는  뭔자재와  자본재의  수띱증가는 불가

 리한  실정미었지만  산업구조의  개펀과  정비가  튀따르지  많는  수출제밀주의는 자

 븐재의  수밉비중울  계속 . 증가시긴다  자븐재의  수밉증가는  국내  산업구조의 취

 막성물  나타내는  것인태  원유의  급걱한  수밉증가는  에니지  출소비헝 산업구조룰

 반엉한  것므로  수출가걱의  상승묘민이  되고밌어  국제겅쟁럭을  믹화시키고 . 있다

 넷◎로  수밉지역의 , 펀증므토러  수굴지먹과  뮤사하게 , 미국  일본과 소수의

 자뭔보뮤국에  펀중묀  수밉구조흘  가지고  밌어 , 자원민족주의  보초무억주의 등애

 의한  충걱을  받율  위험미 . 크다  이와함깨  수출지억의  다번화를  저해하는 하나

 의  묘인이  되고  밌으뗘  뽁정국가의  산멉구조흘  그대로  미행빤을  우러도 배제할

 수  멀으며  북공국가의  경제정책의  번경시  수입계획애  차질블  가긱와  계획을 번겅

 하는  등  정책겸정의  자물성을  상실할  무퍼도 . 밌다

 이외에도  부족한  뿌존자훤 · 국내시장규모의  헙소  둥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

 만  점차적으로  개선되어가고  있으므로  말으로의  전망은  밝물  것으로 . 생각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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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T t  쳐 ◎◎ gBfe 11글

 여태까지  무리는  남북한  무멱구조  및  무역정책메  대해서 . 말마보만다 여

 기에서는  남확한  겅제고류  및  추이와  남툭한 , 고억가능품목  겅제협럭의 추진방힝

 등메  관해서  알아보기로 . 하겠다

 그런데  겅제고류와  겅제헙럭의 ,  을효 에  관해서  정창엉  고수는 "렐렛◎출란

3  제 국물  롱한  중개무억콰  남뿍한간의  직접고먹  둥  물자고류  이외의  겅재인  및 과

 학기술자의  고류  등  인적고류도 . 포함횐다  한펀  펜겔껼◎이란  자본  및 기술헙

 럭  이뵈에도  지하자뭔이나  판광자뭔의  공동걔발  둥을 . 뜻한다  끝므로 남곽한

 겅제롱합은  최종단계로서  서로  다튼  겅제체제의  통합미므로 (EC)구주공동체 와는

 그  속성미  판이하게  다튼  형태틀  쥐하게  뵐 . 것미다 "in  라고  쓰고  있는데  이 굴에

 서도  이칼은  쩜의를  따르기로 . 한다

1. it t  천 뼘  ◎컴◎◎  및 받똔

 지금까지의  남북한  겅제고류와  겅제헙럭은  미미하기는  하나  믹간의 실적물

 보며  주고 . 밌다

 해방  미후 1949  넌 4  월까지  남확한  간에는  소위 "35 "  밀무먹 콰 " "군정무먹 의

 헝태로  물자고류가  밌먼고  민적고류도  다소는  미붜지고 . 밌먼다  그러다가 5.25

 사번이  일어나먼서  겅제고류는  모두  중단되고 . 맣만다

12) , 정창엉  『북찬겅제의 , 실상  남확한  겅제고류의 '  가능성 및 , 대응방만」 대한상

, 공회의소 1990.5,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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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1973  넌  말  엉국의  한  상사를  롱해서  중계무억봐  헝태로  척탄 1만론미

 북한의  남포항에서  부산므코  직송된  적이 . 밌다  낳한은  북한의  석탄물  계속 구

 밉할  의사도  있었므나 It  쀼로석탄  가걱미  국제가걱보다  비쌌기  때문에  고섭은 더

of  상  진전되지 . 못했다  그런◎ 1984  년  며름  ◎렷가  남한물  할퀴고  가자 갛은

 해 9  월 a  일  북한의  조선적십자회는  납한의  수재민둘에게 on  동포 와  민도주의 차뭔

 에서  수재구호물자물  제곳할  뜻물  비쳤는데  남한의  대한적십자사가 9  월 14  밀 이

 틀  수락하므로써 9  월 28  밀부텨 10  월 4  일까지  알 5 , 반석  천 0 , 」 만미터  시멘트 10

, 만론  의믹붐 14  종  둥미 , 판분점 . 민천항  ◎평항  등에서 · . 민도 민수되먼다

 그  후 6  공에  들어와  본걱적민 It  ◎란뽈  똘쟐의  바탕이  횐  토촌뿔 대통렁의

f.?  선먼은  남확한간의  문호톨  개빵하고  남북한  고먹을  민족  내부고먹므로 간주

 하는  계기툴  마런해  주먼고  또  같은  해의 10.T  조치는  민간상사듈의  룩한 물자고

 먹  봔만  마니라 ft  텨 ◎켤◎의  상호고류까지도 . 허용했다

 이에  힙밉머  ◎간는  갛은해 12  묄 It  별로  모시조개 40kg  물  간접무억 헝태로

' 국내에  반밉했므며 1989  년 1  뭘메는  뽀쪄곤  현대그룹회장미  확한물  방문하여 원산

, 조선소  철도차링합작 , 생산  시베리마  개발  공동 , 참뗘  금강산  공동개발  등에 관

 해  북한측과  논의하기도 . 했다  같은  해 2  묄에는  효성물산미 5 t  켜 토◎뽀룰 이용

 괴여  남포항에서  민천항므로  무면탄물  반입했고  헌대종합상사는  북한과  첫 구상

 무먹물 . 실시챘다  이머 6  월에는  코모봉이  북한의  대성은행과  처믐므로 신용장

 을  개설괴기도 . 했다

 그러나  남북한  무먹븐 1989  넌 3  묄  쵸표친  목사의  북한  밤분  사건므로 중단

 된  후  이럴다 .  할  진런미  없는  상태이나  최근  상공부의  자료는 lgaa  넌 11월부터

1990  넌 10  월까지  한국  정부가  승민한  남북한  물자고먹  헌창물  종합적으로  잘 보

 여주고 . 있다  이는 (B4-1)  에  나타나 . 있다

 미  표메 , 따르먼  남한의 100  개  상사는 143  개  품목에  걸쳐 40  만달러 머치의

 북한  물자의  남한  반밉을  승민  받고 . 있다  이둘  품목물  곰액의  비중이  큰 순서

 대로  멀거하번 (22.71), 아먼지 (20.7%), 철감재 (9.7t), 시멘르 (8.7%), 감자 무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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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남북한 '  품목벌 불자교류  승민 ·A 벤틴 (1990.10)헌황

 「  다취 ·us t 구 a 1

 토라 .  쫀  고 겪

LL'a'-u 1 Irt /UJ

 뽄 f.  승 인  뽈  ◎  승 인

픔목  금  액 (%) 품목  금  액 (%)

8,415 천강재 (20,7) 69(42.6)잠바

9,217 아연괴 (22.7)  담  배  죔 더 83(51.2)

2,940 뚜연탄 ( 7.0) 10( 설탕 6.2)

2,550 전기둥 ( 6.3)

1,524 한약쩌 ( 4.5)

'9 1,581 사 ( 3.9)

3,533 감자 ( B;7)

2,220 구산물 ( j.5)

(  냉  돔  덩  태 ) (1,5Bl )( 3.9)

 시  멘 트 3,946 ( 9.7)

 닉  켈  괴 ,  연 피 72? ( 1.3)

 고  사 리 631 ( 1.6)

 인  삼  제 붐 515 ( 1.3:

(  인  삼  주 ) (424)( 1.0)

f! 5.. 목재 ( 1.4)

375 우 ( 0.7)

9?6 표기타
( 2.5)

fl 40,616(100.0) fl 162( lO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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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탄 (5.3f), 전기등 (5.51) 수산물  등이다  한펀  남한의 3  개  상사는 3개

 품목에  걸쳐 16  만달러  머치의  남한  물자의  북한  반출물  승인받고  밌는데  미들 품

 복은 (42.6%), 잠바  담배 (51.2%), 필터  그리고 (6.2%) . 설탐 이다

 해방  이후  최근까지  이루어진  남확한간의  경제고류와  헙력의  실걱물 말마본

, 결과  그  흑징은  다뭄과  같이  요』꿜  수  밌물  것 . 같다  그컷은 , 첫께 남룩한간

 의  경제코류는  물자고류에  한정되어  밌먼물  뿐  경제헙턱은  성사횐  것이 ,멀먼고

, 둘째  한국에  반밉된  뿍한  불자는  사실상  간접고억  헝태로 , 이루어전므며 ,셋째

 그동만  반밉횐  품목물  보면  상당한  겅우  대기업들의  선전효과에  그치는 축면이

 강한  민상울  주고  밌어서  남◎한간의  본걱적인  물자고류라고  하기메는  아직 미숙

 한  단계에  놓여  있다는 . 점미다  그러나  미미  툭한산  감자가  남한의  식학에 몰

 려져  밌다는  사실물  감안할 , 때  남확한의  고억은  본걱적므로  추진될  가능성이 많

 다고  내다뽈  수  있물 . 것미다

2. It  ◎ 요 30쑬론◎ 런븝

 남북한  겅제고류와  협럭은 1984  년 11  월 15  일의 1  제 차부터 1985  런 11  묄 20밀

 제」차까지  멀린 It  혈 렐켤출전메서  본걱적므로 . 논의되먼다 '"

( 4-2)  표 는 It  ◎ 삔별틀전◎서  남꽉한미  제봐한  고억  대상  품목을  나타낸 것

. 이다  미표에 , 따르먼  남한이  북한으로부터  구밉하고자  한 .  품목 은 , 부언탄 아

 먼쾨  등  공업제품과 . 멍태  누에고치  둥 , 농수산품  그리고  기타  한믹재미며 남한

 이  북한에 .  판 매하고자  한  품목은  철강  및 , 그제품  가정용  및  공멉용 , 기계류 전

 기  전자 , 제픔 , 섬유재품  의믹품  등므로  나타나 . 딨다  한펀  북한은 남한으로부

 터 , 철강재  섬유  둥  공멉제품과  한정된  농수산물을  구밉하는  대신  남한메 철광

13)  남확컹제최담에서  주묘  제의  내용은 , 홍일뭔  『확한  겅제 , 개관」 1938.12.

p.1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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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표  남확한이  제의한  고먹  대상 픔목

 토땄 : , 극트툼일뭔 p  북찬  경제 f, 개환 1935.12,9.165.

 욜  텨 낄 It  쁠 낍

 구입  회 망품목  판매 가능붐목  구입  회 맘픔목  판러 가능품목

· , 무연탄  철광석 , '  철강  및 ,제품 '  철  강재 ,  중석 ◎ '  척팡석 ,  석 ,탄

, 선철 , 연피 아연  둥  및 , 제븝 알 ( If  로 톤 ) , 납  마그네  샤크  링 카

, 피 , 규사 고철둥  루미늄  제봄 둠 , 사  섬유둥 공  일  반콩작기  계 ,
 공업 제픔

금속찌붑  업  제 품  채  취  걸  비 둥

·  면 , 태 · .  누 에고 치,
·  가정웅 · 곰업움 ·  남해  어족 (◎◎  공멉  제 픔

, 팥 , 톡수수 피마
 재  봉기 ,  경운기 , , 소금 갑글둥 ·  명 , 태 , 쌀 강냉

 자  둥 농수산품

, 숭뭉차 2  튠 자 농수산불  이  둥 농수산풀·  기  타 한약재

 동차  둥 기졔륜

·  시 , 계  된떤색 TV ,

 옴찰기  기 둠

 전기 · 전자제뭄

''4  유 , 원료 섭유

, 직뿔  담요 둥

, 섬유류  기 타 츠크

, 루벨트  피 ,아노

 황산가리 ,  점 제글

 리제린  빛 의약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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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 1 석탄  마그네샤크힝커 등  공멉제품과 , 명태  꽐  등  농수산물의  판매를바라는
 것으로  나타나 . 밌다

 한펀 (at-3)  및 (B4-4)  는  남꽉한 Jl. 뙤트  뮤망품목물  나타낸  컷므로서무

, 먹특화지수 A , 론 찹슴◎  쁜룬뇌◎멸◎똔또  등물  고려괴여  토억  가능성이  은 순
 서대로 1 , 그툽 2 , 그룹 3  그뭅므로  구분하여  나타낸 . 것이다

 며  기 메서

느느그쁘르◎◎
Xi f Hi

 륵화지 (Ri 수 ) 1

Ri : 1  상붐의 특화지수

Xl : i  삼붐의 수출맥

Mi : i  상품의 수입맥

 물  나타낸  것으로서  특화지수의  값은 -1  에서1  까지 , 취하는뎨 -1  은  수밉반발생

 하는  완전  수밉특화분야이고-1  에  가까물수록  수밉이  수출보다  밥은수입특화분

. 야이다.  미와  반대로  특화지수가1  민것은  수울만  발생하는  완런수출목화환야

 이고1  애  가까물수복  수출이  수밉보다  밤은  수울특화관야쁠  뜻하는 . 것이다

 한편  헌시적으로  나타난 1 (revealed ㅂ 고무위지수 coHparatlve advantage

:RCA )l"  는  각국의  상품별  실제무억의  걸과와  수출입  구조틀  말하는  것으로서이

 는  비교  생산비만이of  니라  품질의  차이 (good ◎떰 will),  아프터  서비스  등 』☞

 결◎ -E. 묘인까지  반멍된 - 것이다  결국  비고우위에  의해  상품벌  수굴구조가걸

 정묀다고  하만  실제  나타난  상품벌  수출구조는  그  겅제의  잠재적인비교무위의

 지표가  되는. of . 것 다  따라서  비고무위지수는  수출겅쟁럭의  지표가  되텨수입걸
 합도는  수밉수묘뫼  지표가  되는 . 것이다

14) B. Balassat rrode t iberaf iret ion fnonf fnchlrfri·of CoHrfrier, New fork,
fccraw Hill,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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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_그그느느그그뜨쓰르르흐끄르르◎◎
DECD  의 h  상품 수밉집중도

X. : ( )  남한 확한 의 9f OECD 수굴공맥

Xah : ( )  남한 북한 의 9f OECD h  상품 수출액

Mo : OECD  의 수밉총맥

Meh : DECD  의 h  상품 수밉맥

 수밉  걸  합도 r
uh vh MhM

B_ 트 J t_ 슬  곡 100 =  윽똔◎ / B_ ◎  골 100
nt AD A AD글

즈느쓰츠그느뜨느츠르즈느쁘그으◎◎ * 100
OECD  의 h  상품 수출집줌도

M. : ( )  남한 꽉한 의  뭔 OECD 수입층액

H.h : ( )  남한 활한 의  ◎ DECD h  상품 수입맥

Xe : OECD  의 수굴총액

Xoh : OHD  의 h  상품 수출액

 위의  두식이  의미하는  것은  먼저 fl  고무위지수의  겅무  수출국의  흘정 수출

 상품의  비토무위지수가 110  이라고  탈  때  미  수출상콤의  그  나라에서의-  비중이 섀

 계수울에서  그  상품치  차지하는  비중보다 IDI  더  높다는  것과  같므뗘  그만픔 비

 고우위  내지는  수출렁쟁럭이  있다는  것을 . 의미한다  수입걸합도의  깅무 륵정상

 품의  수밉걸합도가 100  보다  븐  겅무  수밉국의  평균  수입보다  그  상품의 수입비중

 미  은  것울 . 릇한다  이러찬  의미틀  이◎하고서  표툴  털먼  앞으로 남확한간의

 고먹가능한  품목애  대해써  많은  도뭄물  얻물  수  있율 . 것이다



3.  ◎컬촌온의 발쟐◎◎

 남북한  겅제고류와  겅제협력은  어떠한  방법므로 _접근해

 묘성과  중묘성만  부성하게  거론되어  왔물  봔  그  성콰는  아직  보잘  것이  없는 남

 북한  경제고류와  경제험럭과  관련해서  이같은  질문물  매무  중묘하다고 . 생각횐다

 왜냐하면  기본적민  접근방법이  마런되지  많은  채  남북한  겅제교류와 o:겅제헙럭

 추진된다먼  그  결콰는  혼란만물  가져몰  것이기 . 패문미다  따라서  남확한 겅제

 고류와  겅제헙력에서는 . 첫째  남북한미  겅재적  이믹의  추구는  점진적므로 우리틀

 뽕일의  길코  민도해야  하며 , 둘째  남북한  간의  겅제관계  개선은  정치적 똥합의

 실헌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미  전제되어야  할 . 것이다 l9

 이제  미같은  전제조건을  바항므로  남툭한  겅제고류와  경제헙럭이 추진된다

 먼  그  접근방법은  머떠한  것이  묄 ? 것민가  이와  관런해서  몇멎  기존  먼구를 살

 퍼  보기  로 .하자

 먼저  언하청  박사는  남북한  겅제고류의  증진메  관해서  다섯가지 접근방법물

 재시하고 le 밌는뎨  이를  요악하먼  다믐콰 . 같다 , 첫째  남북  겅제고류는  무선 부

 환적민  것부터  시작하며  겅재롱합의  목표뮬  힝하여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

'  이 . 바람직하다 , 둘째  초기단계의  남북한  겅제고류에서는  남한이  겅제적 무위

 가  드러나는  전자제붐미나  자동차  갛은  공업제픔물  판매하려는 " "수직적 고류를

 추진하는  것  보다는  원자쟤는  원자재와  공멉제뚬은  공멉재봄과  고찬되는 "수펑

15) Ha-Cheong Yeon, "The Barriers To Ecenonic Exchanee and Preapects for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f fafer frerenfed of fff

ffyff Conference fefd on fec. 10-11,1990, Seoul Xorea, on The

Environment for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n the

1990s, p.2.

16) Ha-Cheong Yeon, itid, PP.13-lf.



"  적 고류를  추진하는  것이  고퍼되어야 . 한다 , 셋째  남북한의  경제고큐에서는 릭

 접고류  이외메도  경제고류관계틀  칩게  맺게하고  합작투자도  촉진시켜  줄  수 밌는

 제 3  국물  통한  간접고억이  적응될  수도 . 밌다 , 릿째  룩한은  외채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므코  남한은  북한의  겅제적  침체틀  해걸하는데  필묘한 , 기술  자본재 그리

 고  기타  생산요소틀  북한메  제공하며  상붐물  생산한  다믐  생산묀  상품의 밀부는

 북한에서  소비하고  나머지는  남한으로  반입하는  것이 . 바람직하다 , 다섯째 남

 한은  랑기적므로는  복한과  합작투자툴  추진해가야  하므로  가능성이  밌는 분야에

 서는  차관물  포함하며  대규모의  겅제헙럭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것이 .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창영  고수는  남북한  겅제고류에  관왜서  다믐과  같이  정리하고 있

. 다 , 첫째  남북한은  겅제회담의  걸과로  드러난  앙방간의  판매와  구매품목이 서

 로  밀치하는  것부터  고역물  시작하되  상품의  폼질이나  성능이  비슷한  것끼리 고

 먹가는  것이  정치적므로  수응미  가능하고 , 둘패  욕한은  수울할  수  밌는 재화의

 수와  밍이  적고  생산기술먼에서도  수출능럭이  제믹되어  밌어서  남북한간얘 물자

 고류가  찰대된에  따라  툭한은  수밉초과헌상을  겅험하게  될  것이므로  남뵉한 겅제

 헙럭기금의  비축물  흥해  놜한에  신용쁠  공여할  준비틀  해야하며 , 샛째 북한과의

 고억에서는  멉계의  과다겅쟁물  피하는  대신 i3 t  쳐 챈겐왔◎빈의  구축물  위해 기반

 물  조성하는  것이 . 바람직하다 Ir

 이와같이  남곽한간의  겅제고류와  겅제헙려  주진에  관한  전문가들의 건해가

 타긍할  것므로 . 받아들인다면  한국온  남룩한  겅쟤고류와  겅제헙턱의 추진에서는

 무엇보다도  밍측이  서로  밉장물  점진적으로  롭혀  나갛  수  곤는  방만물 모색해야

 하리라고 . 생각왼다  이  점에서  볼  때 1990  넌 12  월의 3  차까지  찐런되어몬 T t져

 첸뽀출절은  머언  겋과를  가걱다  주지  않물까  기대되기도 . 한다  이미  말려져 밌

 듯이  지난 1,2  차 il  첼뽀틀겉☞ 서는  납확한미  겅재고류와  겅제헙럭의  필로성뮬 서로

 가  확민한  바 . 있다  그런데  이  죄담에서  남한축이  기조언설을  통해  밝힌 겅제

 헙럭방만은 , 물자고류  자원개발  및  뎌뫼 , 공동진출  관괌자뭔  공동개발  및 관광

17) , 정창엉 , 전게서 PP.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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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멉 . 공동추진 ·  철도 도로  복뭔  및 ·  해로 공로 , 개설 · ·  무펀 전신 전화  개뽕  및 3통

, 협정체걸  겅제헙럭공동기구설치  등 6  개  부문으로  조성되머  있는데  이는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물  대체로  포합하고  있는  것므로  명가되고 . 있다  따라서 납

 한은  말므로  총리회담물  계속  진행시켜  나가거나  이전과  갛은  헝태의 H t쳐 ◎겔출

 쟌을  속개함므로뛰  경제고류의  증진이나  겅제헙럭의  추진에  필묘한  발란물 주도

 하는  밉장메서  마런해  가야  할 . 것이다



Ifo

V.  ◎ ◎

It  뭔은  흐◎료로물  르뽄로  ◎쏩트런  떴겔틀  추구해  왔기  때문에 ft별의

 뜰텄에  밌어서  ◎르의  역할은  이러한  목표수행애  괼묘한  상품물 수입하기

 위한  수단메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츄이 DfJl.  론 을  홍해  낫론멸◎에 입각

 한  성장물  도모하고자  했던  것과는  차이가  밌는 . 것이다

t ◎천 , ft  쁠밴 똔에서  중묘한  지표로  사용뵐  수  밌는  류토과 Jt.  론 을 합한

 쩔텃쳔덖를  비고하면 19TD  년에It  뷰은  ◎쀼의  뜰텃볐볕 28  먹 2  천만 달러의

23.St  민 S  먹 1  천만 , 달러었므나 1989  넌메는  렬쀼이  기톡한 1,239  먹 1천만

 달러의 3.5%  에  지나지  많는 43  먹 S  천만  달러에  이르고 . 밌다

It  볕의  ◎째  럴랏쁠  살펴보먼 1970  넌 It  벌의  전체  헐텃료에서 ◎렬이

41.69,  옥◎이 14.4f,  ◎추이 7.It  틀  차지하므로써  이들  세나라의 뇌촐은

69.11  에  이르고 . 밌다  괴근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들  세나라가 It  핼의 껼

 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기복을  보이기는  하나 1959  년에는 ◎뗌이

54.1%,  추르이 If.9f,  므올이 11 61  쁠  차지하므롤써  이들  세나라의 비중은

 무려 78.It  매  이르고 . 밌다

It  쀼의  ◎트◎븝은  쳐찰째 , 러쟌뽀◎ , 키료떨커론 ( , 』☞철금석 발 ,료칼

, 굼  마그네사이트  관말 ), 등  뼘  및 , 뽀 ff , 식몽원재료 , 잡제줌  뱉헐  및 죠

 로탐떴  등이  총수출  중 6Dt  이상울  차지하고 . 밌다  료」ㄴ딤트은 촹물성먼료

 및  제룸이  가장  높은  뇌쿨을  차지차고  밌는데  이는 :9  컸  및 =I , 철보딤 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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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억청한  등을  주로 A  류 메  의존하고  밌기 . 때문이다

 려별의  블째  럴텃울  살펴보먼  ◎뭔의  벌텃 ff  챈 뼈므로 , 볶떱 , 므◎ 홍

, 봉 , ◎똔  굇르  등이  비중이  큰  나라들이며  이중  볶뻠과  므』은  ◎뽀의 ◎

 트과 f.  ◎ 께서  가장  큰 f;  클을  차지하고 . 밌다

 ◎뷰의  쥬트◎몹은  전자  및 , 전기  섬뮤류  등  겅공멉  제품의 수출비중이

, 높고  븐』ㄴ털르은  기계류  및  운반용 , 기계  화학공멉 , 생산품  전자  및 전기

 제품  등이  높은 . 펀이다

It  쀼은  껄탄란톨좌  초져룰  떱춘론츠의 , 토래  토◎  구불의 , 토째 흐쵸떫

 료◎펜잔  토째으로써  겅제계획  수행메  묘구되는  설비와  자쟤중  자췌에서 생

 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것물 A  또 하◎  미메  필포한  외화획득을  위해 튜로을

 한다는  겄이  무억계획  수립의  기본전제가  되어 . 왔다  그래서 1950년대에

 북한의  고먹상대국은  거의  모두  사회주의  국가들미먼므며  주로  꽉한메 대한

 원조로  무억이 . 이루어졌다 1950  년대에는 fB·  추◎ 론므로  앙국의  원조가 크

 게  감소하여  고먹상대국을  다잉화하기 . 시작하먼다  그리고 1570  년◎ 후반부

 터는  갤발도상국들과의  고먹을 , 증가시컸으며  또한 1950  년대에는  획밀적 겅

 제체제만으로는  겅제발전물  미룰수  멀음물  민식하고  대외 무먹확대정객과

 함께  서방  건린기술물  도밉하기  위한  부분적인  ◎서방  개방화 정책므로의

 전찬을  시도◎여 1984  넌에는  츰잘팔을  제정하고 1587-1993  넌  간에 추진되는

3  제 차 7  개년  개칙에서는  벌텃의  줌요성을  강조하고 . 밌다  그러나 툭한은

 조봉런계의  겅우틀  제뵈하고  가로뜰◎의  뮤치애서  벌로  성공물  거두지 못했

. 다  이컨먼에서  뽈  때  ◎뵌이 It  쀼에  릎◎과  찼겄물  제공하는 겅제헙럭

 가능띔은  매우  높은 .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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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뷰떫메는  매무  모랫동만  겅재교류와  헙럭매  관한  대화를  괘몬 겜이

. 다  그러나 1984  넌 11  월 15  일 1  제 차에서 1985  넌 11  뭘 20  일 5제 차까지의

 남북겅제최담을  남확한간의  겅제고류와  협럭에서  상품의  판매와  구매◎ 관

 한 99  ◎ 의  희망과  주장물  밝러  주떴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고 생각한

. 다  여기메다 It  ◎잔연  왔쌀의  바탕미  된  노태무  대롱렁의 1988  넌의 7.』

 선먼은 ie t  쳐 뷰띠의  문초를  개방하고 il t  쳐 별  ◎탓을  료찼 3  『 러◎갓므로 간주

 하는  계기를  마런해  주먼고  또  같은  해의 10.7  조치는  토뼈◎쳐들의 툭한

 물자고먹  분반아니라 H t 쳐 A  ◎◎ 의  ◎또◎굴까지도 . 괴용했다  미걸과 북

 한  불자들미  남한  시장메서  팔리고 , 있고  헌대 ft 뽀쪄  회장이  확한을 방문

 하여  겅제고류와  헙력물 , 론의했므며  남북먼예인의  고찬방분미  밌었으며 남

 북  총리회담미  멀리기까지  한 -것이다

 이같은  여건이  지속된다먼 f: t  쳐 ◎  뻘됐◎글와  ◎켈쳔◎은  빠튼 속도로

 착대꿜  것으로 . 기대된다  그러나  남확한간  겅제협럭의  추진애서는 무엇보

 다도  밍출이  서로  입장물  점진적므로  좁혀  나갈  수  밌도록  부관적민 것부터

 시작하여  겅제릉합의 ft  목 틀  힝하여  점진적므로  확◎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런출  확한은  른  머러뭄에  처해띤는  겅제를  발전시키기  위하뗘 무억과

94  차켄뀁떨◎메  많은  관심과  노럭을  기물이고  있으나  실질적쁘로는 비겅제

 적민  로인므로  추진에  한계가  밌물 . 것미다  즉  확한의  겅제 , 주체사상 국

 내생산능럭의 , 제한  부곡한 , 뫼찬사정  겅제정책  걸정콰정페  미치는 비겅제

 적  묘힌  등으로  남북한  겅제헙럭메  밌어서  많은  제익과  한계가  밌을 것이

. 다 ol  헌  먼시서  무리  정부와  국민이  할  밀은  이러한  제믹과  한계틀 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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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홉게  극복하고  남북겅제고류를  경재적  및  비겅제적  접근방법으로  록넓고 라

 르게  진행시켜  나가는  방법물  찾아서  실행하는  것밀 . 것이다

 또한  남한은  남북한간의  경제고류와  헙럭  추진에서의  전제조건은 민족

 적  숙원민  뽕밀과  겅제관계  개선을  통한  남룩한간의  정치적  봉합  밈을 밝혀

 야  한다고 . 생각된다

 이같은  전제하에서 H t  천 쀼뗘의  ◎켈료촐와  딸◎은 09  ◎ 의  슴촐를 바탕

 으로  추진  되어야만  성과흘  거두게  뷜 . 것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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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티.A튜rl료쵸곳

< T >뽀☞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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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찬  수 ( )영납대

<  률  쏜  ◎ >

 ◎  ◎옷은 t  」 튼의  고◎쪘쟐를 ef 뽄」럇뽄탄꿇  관점에서  살펴보려는 . 것이다 북한의

 뽄』릇변죠는  토◎왔◎뜰의  일◎천서  당얼히  규명되어져야할  명제이며 이해되이지지

 않으면 . 안된다  무리와는  상이한  길을  걸어온  흐들의 , 경제정팩방향  현황과 구조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분단이  가져다준  이질감과  벽을  극복할  수가  없을 것

 이 . 다

 따라서  본  논문애시는  다음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규명함으로써 H  촌의  촐볶를 찾

. 고자한다

, 첫째  현재  북한의 fa  덕료죠출  가져온 n  ◎괄재의  싶체는  무엇이며  흐에  따른 성

 과와  파생된 , 제문제점  잔렸는  어떠한 것인가

, 둘째  현재의  공멉구조가  있기까지의  과정은  어떠했으며 f·1  추조면에 의  특징은 무

 밋 인파

, 셋째  현재의 , 궁밑추조  생산을  쪘과한  요인뜬 부밋인가

, 넷째 · 붙한의  개방에  따근  공업구조  펀환파능성과  통합의  초석으로  겸제적 ,전관

 추진방향은  미떠해야 하쓴가

 이상의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2  장에서  북한  경제의  운움방식을 정리하고

 이  방식의  귀젼에  따른  자립적  민족경제와  실현깡법으로서의  중공업  우선 정책에

 대  해  살펴 . 보았다

3  제 장에서는  북한의  공업추조단게를  사회주의 (1946-60), 기반건설기 사회주의

(1961-70), 공업진보기  사회주의 (1971-93)  공멉확장기 로 3  단게최  나누어  각 단계

ft  ◎의  보찼변걀에  관한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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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치  계획과  온용실적을  분석하고  공업정책을  종합적으로 . 평가하였다

4  제 장에서는  고◎◎튿이  접차  지체되는  ◎쁘으로  계획경제가  안고있는 련걔◎◎

 의 i  짧렸와  인구과다  소규모  경제가  안고  있는  한계와  제반여건을  무시하고 내부지

 향적  자릴겸제  중공업  우선  정책을  실시할  개발전략상의  오류를 . 논중하였다

 그리고 5  제 장에서는  게획겸제의  한게와  대내외적  영향에  따른  개방과  개혁의 가

 능성을  타진하고  개방과  개헉이  전제될  때의  공업구조전환의  경우를  상정하여 우리

 의  접근방안을 .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에서  얻이진  결론은  다음과 . 같다

(1)  북한은  소련의  모형을 , 모방  이데올로기에  입자한  경제운똥체계에다  북한 특

 유의  교리적  경향인  쭈체사상에  기초한  자려적  민족겸제를  목표로 설정하고

 그  해결의  중심고리로써  중공업  우선적  성장을 . 꾀하였다

(2)  북한  겸제는 , 공업  그  중에서도  중공업이  선도하였으며  그  연평◎ 성장속도

 는 37.0%(1946-60), 12.5%(1961-70), 10.3%(1971-77), 12.2%(1978-

84), 10%(1987-93)  로  사회주좌  국가  줌에는  양호한  펀히나  시장겸제 국가

 에  비해  접차  떨어지고 . 있다  그  원인은  계획경제운웅양식의 , 한계 개발전략

 상의  오류메서  찾을  수가  있을 . 것이다

(3)  투자비줌과  계획기간별  목표에서  중공업을  우선하고  경공업은  배급제와 절약

 에  의한  소비억제로  생산활동이  지연되고  제약을 . 받아왔다  최근  생필붐 중

 산과 , 다양화  짙적  제고를  모색하고  있으나  생산설비의 , 영세성  퐁정의 전근

, 대성  계획당국의  의지부족  둥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막는  애로로 작웅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 있다

(4)  줌공업  우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문별로보면  고급줌화학  공업과  그 이상의

 공업수준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초중화한  공업  중에서도 ,공작기계

 농기계  둥  몇몇  기계부문에서만  무위를  보일  팰 , 수송용기계 , 전자 , 전기 금

, 속  석유화학  둥에서는 , 생산능력  기술수준  둥에서  초기단계에 . 머물러있다

 또한  무역구조에서도  성장정책과는  딴대로  서방  및  사회주의  선진국에 광물

, 자원 , 농산물  뭔료가공제붐을  수출하고 , 기계 , 수송기기  고급기술의 경공업

 제품을  수입하는  파햄적  면을  보여주고 . 있다

(5)  개방  개혁과  관련하여  춘제운용방식의 , 한계  남북  경제력  격차  등을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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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대외효역과  기술개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주체사상을 기초한

 독재체제의  붕괴  등 , 내력적  정피직  요인에  의해 , 관본적  구조적 개혁에까지

 는  이르지  돗하고 . 있다  흐러나  사회주의권의  개방개혁은  돌이친  수  없는 시

 대적 ill  대 로  북한은 .f_  위 낙터의  개쳐에  의해  사회주의적  장점을 보유하면서

 시장경제조직의  운용을  도입하는  시장사회주의로  나아갈  것으로 . 전망된다

 종국에는  중국을  본뜬 , 합영범  겸제특구  둥에서  보듯  중국의  모헝을 따른

 계획상품경제로  나아갈  것으포 . 전망된다

(6) , 접진적 , 대외적  겸제적  개혁과  개방으로  소비패턴과  해외수요가  변화할 것이

 며  그에  따라 , 겸제규모  공업◎조도  그게  바필  것으펄 . 보인다 1  인당 GNP가

 우리의 1971, 1975  년  수쿤으로  그후의  우리  소비패턴으로  미루어 체제개편적

 개혁이  전제될  때 , 가공식품 TV,  텡장고  둥 , 내구소비재  교통  둥에  대한 소

 비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겉되며  왜곡된  산업◎조를  시정하기  위해 ,기게

 운송설비  둥의  내구생산재와  사회간접자본설비  투자수요가  증파되띠  이 부문

 에  투자가  촉진릴 . 것이다 , 채외경헌  해뫼수요로  공입구조를  고도화  시킬 수

 있으리  라  빈  어 . 진다

(7)  목전좌  단기적  이익보다  경제교류가  신뢰판◎의  바탕  위에  통합을  가져을 더

 덤돌이  될  수  있다쓴  인식에서  남북겸제교류  협력은  의미가 . 프다  한국의 지

 금까지의 KNOW-HDW,  기술  해외시장 , 기반 , 설비제작  운염능력과 북한의

., 입지 f.:  릭  둥이  하치된  때  그  힘은 SYNERGY EFFECT  로  배가될  수 . 있다

 공업구조면에서  상호보완쩌  면이  있다고  총산붐  수출과  원료수밉의 종속적

 무역관게로  결정짓기보다 , 입지  인력을  이웅  직접투자로  해뫼수출하는 방안

 과  겸얼 KNOW-HOW  와  기술이전  둥으로  점차  민족공동체로서의 동짙성

 회◎을  추구하는  방안이  찌극  강판되어저야  할 .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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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1. Hf B3f ◎  및 료뽀

 지난 40  여년간  북한은 -  마르크스 레닌  공산주의의  정치이념  아래  생산수단의 국

 공유권을  본질로  하는  사회주의  명령경제체제로서  대래  지향적인  례쇄된  겸제로 발

 전하며 . 왔다

 겸제발전  초기단계에서 ft  찰은 R  촐의 t  ◎림◎ 고  정책에  외한  공업설비의 유산과

 지라자원  둥의 , 여건  공산권과의  경제협력  둥메  의해  큰  성과를  얻을  수 . 있었다 그

 러나 1960  년대  이후  지나친  중공펍  우선정책과 , 소련  중국  등으로부터  경제 기슬원

 조의 , 중단 , 기술도입부진  과다한  군사비  부담  둥으로 1970  년들어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경제계뵉온  그  한계아  부딪히고 . 있다

, 반면에  해방이후  얼마의  겸공멉  시설에다  주로  농업에  의존하고  있던  한국은 원

 조에  의해  겨우  전후  복구사업을  단햄한 , 후 1960  년이후  출초져  가출또 성장전략

 방식으로  산멉구조를  크게  바꾸떤서  중진국으로  부상하고 . 있다  겸제적 고도성장과

 점치적  발전의  괴리와 , 마찰  경제발전에  따른  부문간  불균형과  분배의  왜곡등의 갈

 둥  속에서도  경곰멉부문을  다양화 , 시킨다음  중공업과  첨단기술  산업으로 산업구조

 를  고도화시킨  하나의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 있다

 이와같미  남북한은 2  제 차  세계대전  이후  뿐단된  국가로  경제체제를  달리 하면서

 저의  경제교류드  먼이  겸쟁적으로  발전하여 . 왈다

 우리는  북한을  민족공동체로서  다른  체제하에서  발전하여몬 , 경제제도  과정과 현

 황을  춤분히  라막하지  않으면 . 안된다  특히 40  뗘년간을  달리하여  은  북한의 겸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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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 방향  발전방향  및  현뚬과  우리나라  겸제와의  구조적  차이를  이해하지 뿟하고서

 는  장기적  분단에  의한  미질감을  극뽁할  수 , 혀으며  이녑의  장벽을  초월하기가 블

 가능  할 .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 경제구조  특히  공업구조듈 비교결제발전른

 적  입장에서  다을의  몇가지  점을  분석하고자 . 한다

, 첫째  현재의  북찬의  공떱구조를  가져은  정책기조의  실체는 . 무엇인가  이를 바탕

 으로  그에  따른  성과와  파생된 , 제분제점  ◎잣깔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겸페운룽

 의  논리를 , 이해하고  나아가  개혁  개방에  내재되어  있는  겸제논리의  실질적 변화의

 내릉을  전망  해보고자 . 한다

, 돌째  현재의  공업구조가  있기까지의  과정온 , 어떠했으며  구조면에서  볼때 특징온

.부엇인가

, 셋째  그러한  퐁업구조를  야기한  요인은 .무엇인가

, 넷째  겸제가  통합의  점진적  싣현외  초석이라는  힙잠메서  북한의  개방개혁에 따

 론  공업구조전뜰을 , 전망하고  겸제적  협조  가능성에  대해 . 알아본다

2. BT  ◎의 PB◎

 겸제발전과  구조적  톡짐을  널석코자  할때는  이론적  ◎로함과  함께  이를 , 적용 실

 증  할수  있는  자료의  됫받침이  무엇보다도 . 중요하다  그겸제가  안고있는  특수 구체

 적  여건을  고려한  이론적  분석틀과  일관되고  믿을  수  있는  자료의  이음이 면구의

 성과를  규정한다고  할  수 . 있다

 그러나 1965  년  이후  북한은  거의  모든  경제홍계를  발표하지  져고 . 있다 북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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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온  계획경제는  상하간  정확한  경제정보의  효름이  전제로 , 되며  따라서 겸제롱계

 작성이  필수적이나  체제  자체의  례쇄성으로  인하여  구체적미고  신뢰섬  밌는 자료는

 복정년도  기준의  굻똔랍형태로만  간간히  발표될  딸  발표되지  않고 . 밌다  이 자료마

 저도  체제의  상이함에서  오는  개념의 , 차이 fa (dressing 똔 촐차 accounts)  에  따른 은

, 폐 , 과잠발표 n  개념물  무시한 ')  토또자료 의  발표등으로  정쁜한  내릉물  깍악키가 매

 우  어려울 . 실점이다

 이러한  상황최에서도 -  뚫 ◎을  위시한  과  정부기관에서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분

 석한  추정치와  북한의  발표치흘  조사  발표하고 .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2  차자료와  기존의  연구성과를  원용하여  북한의 공업구조를

 분석코자 . 한다  이는  이러한  제한된  자료속에서나마  어떤  일점한  경향과  호름을 깍

 악할  수가  있다꼬  믿기 . 때문리다

1)  예를  들어  마력표시를  하지  않촌  트랙터 25  빤대 .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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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ft  튜의 ie  뽄 르텨◎쵸과 귈◎료뜰

1, 10쁠쩝를 볶찬

 경제운릉에  대한  북한의  기본적  접근방법은  사봬주의  겸제에  대한  소련의 모형을

 모방하여  형성되었기  때분에  몇가지  이데올로기적  주의와  북한  특유의 ef 찬루 경향

 메  입각하여  발전되어 . 왔다  북한의  겸제운영체제는 , 막스  레닌공산주의 정치이념아

 래  생산수단의  국공유화를  뽄질로  차는  사회주의 . 명령체제이다

 소련의  접령과  함께  스탈린에  의해  발전된  소련식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모방하여

 토지의 , 무상볼수 , 무삼분배  각종  산업의 , 국유촤  경제발전계꽥의 , 도띱  무역의 국가

 독접등 1930  년대초  스탈린이  시행했던  방식  그대로를 . 채릉자였다

 이러한  몇가지  이데물로기적인  초췄와  합께 1970  년대  이후의 ef , 찬뿌 경향 이를테

 면  초함툽찰미  경제운용을  결정짓는  중요묘인이 . 되먼다

 다음으로  특징으로  들수  밌는  것은  감제적  계획경제몬명 . 방식이다 자본주의국가

 에서  채응하고  있는 (indicative 지시적계륵 plan)  과는  달리  북한의  계◎은 중앙계획

 위뭔회의  계획작성을  당줌앙위뭔회와  최고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가법으로 확

 정되는 (imperative 강제적계꽥 plan) . 이다  모든  계륵사항은  각생산단위에게 생산목

, 표 , 지원투입량 , 투자재원 , 비용  새로운  기술활용  둥  세부적인  지시롤  전달하고 이

 의  수챙을  의무화 . 시킨다

 이러한  계획명령체제는  긴잠된 (taut 계펴목표 Planning)  을  추구하며  주머진 자뭔

 으로부터  최대의  산출물을  먼어내는 (mobiliTing 턴◎착뽄 effect)  룰  가지려고 ,하나

 한번  계획된  계웍은  여러기관의  숭인을  받아야  하므로  여건변화에  따라  길뱁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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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을  할  수  혀는 (rigidity)  겸직성 이  시장경제체제와  가장  큰 .a)차이점이를

 그리고 .  경제운용주 체가  수직적이고  줌망필권적 . 관료체제이다  북한은  밟럴및 의

 사결정에  있어  절대적띠며  권위주외적인  ◎이  모든  결정을  하는  거의 춘숲툿추체제

 를  갖고 . 있다  중앙집권화를  균형밌는  성장을  도모하고  정치적  통제를  유지하기 위

 한  필수절  요인으로  간주하고  하급기봔온  상급기잔의  결점과  지시를  성실하게 집행

 라도록 , 하며  이롤  위한  메카니즘이  곧  킵껄됐이라  할  수 . 있다

, 한편  겸제운용의  동기구조가  도덕적  유인과  부점적  유인  위주로  되어 . 있다 ,즉

 메달  훈장  둠의  상징으로  개인외  동기를 , 류인괴고  도덕적  유인과  교육 선전으로

 권위주의적  통치당국이  설점한  짇단적 , 가치  교리적  겸향  이를테떤  주체성  듬에 동

 조하게  하는  규범적  가치가  지배적  동기로 . 되어있다

 이때  체제는  단밀의  미념으로  지탱되어야 , 하며  이  이념은  출임없이 재해석과정

 을  밤아야 , 되고  모든  국민은  유일체제의  가치관을  갖도록  교옥되어야 . 한다 이률

 벗머난  모든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뽀든국민온  감시대상이  되더야  되므로 , 찬◎ 초

, 뿟 33t  퓨 둥  보다  많온  랍꿰뮤지비뭄이  소모되는  그러한  체제를  보유하고 . 있다

 마지막으로  주체사상이  경제운응  등  모든  분제해결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운옹방식을  갖고 . 있다

56  추  스탈린  격하에서  독자적인  이데올로기  개발  필요성 , 절감하고 추쳔국겸뿐잼

of 등  의해  추죄  일방의  이데울로기를  수충할  수  없게  된  북한온 1970  년대 독자적인

 새  이데올로기쁠  정립해  나가다가  당규약  전문과  사회주의 3)  헌법 에  까지  이를 규정

2) , 추볶◎ , 푸련롤 " t  ◎」 쀼뽄렛의  련◎◎과  ◎볐쌀 ", ◎촌  ◎료◎촌 16, 1988. pp.
647.

3) 4  제 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 막스  레닌주의롤  우리나라의  현실메 창조
 적으로  적둥한  조선  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촬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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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성  주체사상에  기초한 1  인독재형  전체주의철 . 완성하였다

 주체사상의  지도지죔은  사상에서 , 주체  정치에서 , 자주  경제에서 , 자립 국방메서

 자위률  구현가는  것으로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 되먼다  특히 겸제에

 서  자립의  목표는  흐』◎초의 , 원칙을  국방에서의  자위복표는  군수산업윽성과 관련

 료초꼴◎◎을  결제정책익  기본노선으로  채택하는  중요한  요인미 . 되었다

 이와같이  북한의  경제온염체제는  중앙집권적인  계획과  지도자  개인의  명령의 멱

 할이  강조되는  모헝을  갖고 . 있다  미러한  겸제운용방식은  겸제발전과정헤서 여러가

 지  분제점을  노점하고 . 있다  이에  대해서는 4  장에서  상술키로 . 한다

2.  랸톤의 33찰◎ 쓿

 북한경제정책의  기본노선은  지난 40  여년  동안  ◎온◎토의  원칙에  의한 료◎똔렬

 건설에 . 있었다  이것은  할절메서  살펴본  경제문웅방식의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

. 다  자릴적  민족경제의  건설을  위하여  초기에는  중공업  우선으로  하고 , 경공멉 농펍

 의  동시  발전을  추진 , 하였으며 1960  년대  이후에는  주체사상으로  자급자족 경제체

 제의  발전을  가속화 . 시켜왔다  이러한  견제정첵노선은 , 북한경제규모  구조에 결정적

 형  향을  끼  쳐 . 왔다

 본절헤서는  북한경제의  기본정끽노선인  민족적  자림경제를 , 설명하고  이를 위한

 정책수단인  중공업우선정책에  대해  살펴  보고자 . 한다

1)  흐보또 또딜쏟◎

 폐쇄적인  흐온◎토메  의한  자립적  민족경제는  북한경제정책의  핵십이라  할  수 밌

. 다  그들의  설명메  따르면 " f8 트초 "  토◎쫀껸 는  겸제건설과  국방건설  및 인민생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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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양하고  부단히  말뿔하여  중공멉  및  겸공업제품과  농업생산볼에  대한 수요를

 국내생산으로  원만히  춤족시킬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발전되고  처신기숟로 ,정비된

 그리고  자체의  민쪽간부와  자기나라의  자연자뭔과  원료  기계메  외하여  움직힐 수

 있는  종합적인 41  겸제 를 . 말한다

 뽄◎에서  츠쵸은 1956  투 12  져  당중앙위원쾌  전뭔봬뫼에서  처옴  제기되어  그후 뿍

 한  사회주의제도를  뽁립합과  합께  경제자림의  목표아래  「자력갱생」촐경제정책의

 기뽄노선으로  채택하였던 . 것이다

 일반적으로  츠쵸뽀캣는  한나라의  국민겸제가  대내적으로는  투자재원을 자체조달

 하여  생산능력을  확대해 , 나가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수지의  균형을  이루면서 실질국

 민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는  결제를 , 말자는데 It  또은  이를  자력갱생의  원칙에 의한

 차급자족체제  구축으로  이해하고  자체의  힘에  의해  새사회볼  건설하는  것을 이삼으

 로 . 하었다 '1

 이러한  정첵노선하에서는  대외거래는  자면히  퐁속적이고  소극적믿수  밖에 없게

 된 . 다

 자력갱생뭔칙하메서  북한경제는  폐쇄겸제로  이꼰어  왔고  자급자족겸제를 지향해

 왈던 . 것이다  따라서  수입은  곁제계꽥삼  필수불가결한  물자에  한하고  수출온  이 수

 입삯펐을 , 확보하거나  또는  국민경제에서의  잉여부문 el  처분수단 으로  이룽◎ . 빡이다

, 평치적  겸제적  대외의존물  배제하고  국제교류에  따른 fftef  변화룰 예방하기

4)  노동당 , 출판사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 1953. 경험」 8( , 푸쟘  「북한의 겸제체제
 와 , 정책」 , 통일연수왼  민주퉁일론 p.83  에서 .)재인용

 터출가  옷펄◎짙후  피폐한  농산어촌을  살리기  위해  실시한  츤◎◎토또철과 유
 사한  느낌  성격인듯 . 하다 ( , 쩔◎후  자력갱생운동의 , 교◎ (3-1),사쾌과학연구

 영 , 남대 1983 )참조

 국내잉여  재화를  단순히  처분하는  수단으로  부혁을  이등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이론이 M. Mynt  의  잉여물 (Vent 처분론 fer surplus theory) . 이다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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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제한된  범위에서만 , 소련 , 중공  동구사회주외제국과  교류할  수  밖에 . 없었다

 이와갈은  폐쇄적  대내지향적  공업화  전략은  대외경협을  통한 , 기술이전 수출을

 통한  시장확대효과의  기회를  제약함으로써  뿍한을 , 가쫀또  토보율  우선점잭으로 기

 울게  하는  요민이 . 되었다

2)  증공업 우선정쳐

 북한은 ( )  생산재 생산수단 을  생산과는  줌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생산

 력  중대를  급속히  실현튀고  이쁠  툼해  정공업과  농업의  동시적  발전을  보장할 수

 친다고 , 보고  국방자위를  위한  군수산멉육성을  위해  중공업을  겸제성장의 축으로

. 삼아왔다

 복한의  공멉정책체서는  항상  농업과  경공업도  균둠발전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 힌고 80  투◎에  들어서  비로소  소비재공멉육섬랄  강조하고  있기도  하나 머디까지나

 뽀든  문제를  성과적므로  뚤기위한  중십고리로서  중공멉외  우선적  성장을 기뽄노선

 으로  채택하먼던 . 것이다

 이러한  중공멉우선  공업화전략은  내부지향적  자립결제점책노선외  당면한 귀결이

 라  할  수 , 있으나  사실  미  노선은  마르크스의  푤◎정립에  외한  사회주의  국가의 겸

'  제밭 전의  보편적  기본전략으로  되어 . 있다  이  정책은 1930  년대  당시  소련이 안보적

 차뭔에서  자본주외  국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점치적 , 목적메서  그리고 농업의

 집단화과정메서  발낑한  대략의  농촌실업을  단시간에  수많은  산업노동자로  라여 프

 롤레타리아독재를  신속히  건설한다는  이데올로기적  목표에서  받아들여진 정책미었

. 다  그럼에도  북한은  주체적  곰멉화의 , 일롼으로  또  한반도  퉁일물  위한  군사력 중

 강  뮤지를  위해  중공펍우선  정책을  채용하게  된 . 것이다

 먼뜻  한나라가  중화학공업물  자체적으로  건설하여  새로운  공장건설에  필요한 기

 계설비를  자급자족  한다는  것은  매우  미상적이기는 , 하나  실제에  있어 중화학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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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른  부문에  비해  규모의  겸제가  크게  작용하는  만름  수묘가  충분히 주어지찌

 압는  소규모  폐쇄겸제하에서는  생산시설의  뮤휴라는  자뭔의  낭비만  초래할 뿐이라

 는데  그  문제가  밌다고 . 하겠다  이에  따른  한계에  대해서는 4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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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It  ◎  초뚠변걀의 Fgef 뜬 ffff

 북한은  사회주의  공업화를  사회주의좌 ef, 칙◎ ef  갼◎ 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필묘한  조건이라고  보고 . 있다  톡히  식민지시대의  낙후된  겸제상태를 사회주의로

 이행시키는데  있어 ft  로쟌 는  각별한  줌요성을  띠고 . 있었다  고전적  사회주의 경제

 발전전략에  따라  농업보다는 , 공멉  겸공멉보다는 , 중공업  소비재  생산보다는 자볼재

 생산  우선적인  육성책을  추구하며 . 왈다

 이러한  연유에서  북한  경제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결제계획과  관련된  공업구조 분

 석이  선햄되지  않으면 . 안된다  따라서  본  장메서는  북한경제  계꽥과  그  성과흘 각

 단계별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 한다

 북찬에서의  처출초료로의  이행과  그  직접적인  건실을  위한  똔◎하린은  다음 3단

 계로  수행되었다고  할  수 . 있다 7)

19SD  년대까지  생산수단의 , 국뮤화  농업의 , 협동화  상업의  짐단화  ◎리고 전쟁복구

,  둥  사회주의  체제틀  형성하는 , 이행기 1901  년  이후  경제건설에  주력하띠 사회주의

 공업국으쩔  성장함으로서  사회주의  체제를  꽉릴하는 , 기간 10  년대  이후  나타난 부

 문간의 , 볼균형  자원배분 , 왜곡  수입대금지불지연  등  체제적  모순에  대웅하쳐 정책

 방향을  기술개조와  현대화로  전환하는  사회주의  공업화기가 . 그것이다

 각각의  단계메  대하뗘  그  계획과  운용실적을 . 알아본다

7)  』☞촐에  따라  각자의  기준에  의해  상이한 4, 5  단계로  구분하기도 ( ,한다 오관치
 겸제계획의  전개과정과 , 성과  「북한의 , 인식」 , 몰유문화사 1990. p. 133  의 4단계

 분류와 , 신승철  개혁개방  그리고 , 합영법  위의  책 p.215  의 5 , 단계  그리고 푸쳤
, ◎  「북한 40  년」  을유분촤사 p.145 2  단계 .)분류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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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초볼  토룻  찰뜰 (1946-60)란찰퇘

 띠  기간동안  시행된  경제계획으로는 1  제 차 1 (1947), 개년계꽥 2  제 차 1개년계획

(1948), 1  제 차 2 (1949-l95D), 개년계획  전후복구 3 (1954-1956), 개년계획 1  제 차 5

(1957-1960)  개년계획 을  돌  수 . 있다

 이  단계에 ft  할온  토지개혁  및  주요산멉시설의  국유화조치룰  단행하여 사회주의

 토대를 , 구축하였으며  한국전  후메는  복구와  함께 , 농업  개인상공업외  국유화를 툼

 한  사회주의  공업기반을 . 강화하먼다

1, 제 2  차 1  개년계뵉과 2 (1947-1950)  개년계꽥 사이에  생산수단의  국튜화와 일제의

 시설의 , 복구  그리고  계획경제실현으로  공업성장뮬은  연평균 49.9%  에 , 달했으며 전

 후복구 3 (1954-1956) 개년계획  기간메는  사꽤주의  제국의  원쪼와  중공멉 무선과

 경공멉  긴급복구로 1953  년에  비해  공뻔충생산이 2.6 T, ㅂ  국민소득은 fs% 줌가계획

 미  초과달성 . 되먼다

 그리고 5 (1957-1960)  개년계획기 에는  국민소득 2.2uW,  공업총생산 2.6  배로 책정되

 었으나  중공업  부몬의  우선적  발전과  경공멉  농업의  동시적  발전등에  힘입어 1년

 앞당겨  목표룰 , 달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한국경제보다  우세한  얌상을 . 보였다 미

 기간의  생산수단온 1950  년이 1946  년에  비해 3.3 W, ㅂ 56  년은 53  년  죄◎ 4.1  배 1960년

 은 56  년 It 라 3.0  배의  생산증대룰  계웍하고 . 있다  특히 , 공작기계  농업기계  둥의 기

 계공멉과 , 선철  철강등의 , 야금공멉  화학비료둥의  줌화학공업의  빠른  성장이 국민경

 제를 . 선도하였다 , 반면  이기간  동안  소비재생산온 2.54 R, ㅂ 2.IwR, 3.3  배로 중공업생

 산  증가에  뒤지고 .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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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슬초참  뽀봇 (1901-70)◎고퉜

 북한온 1961  년  부터  사회주의농업경제로부터  사회주의공업경제로  지향자는 1  차 7

 개  년계  획 (1961- l96f)  물  시  행 . 하였다

 목표는  말서의 1  차 5  개년계◎의  성과를  토대로  사회주의적  공멉화를  실시하여 토

 대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완성시키고  공산주의로의  이행을  준비하는데 두

 고  국민소득 2.7 , 배  공업촘생산 3.2 T, ㅂ  양곡수확 600-700 t  만 을 . 기도하었다

 이를위해 1  차 5  개년계웍과  마찬가지로  중공업의  무선적  밭전과  겸공업과 농업의

 동시적  발전이 , 추구되먼으며  전면적인  기술혁신과  문화혁명이  기본과제로 . 되었다

 이같은  과멉물  달성하기  위해  전반기 3  쑤에는  기존  중공업기지를  정비하여  보다 효

 과적으로 , 이용하고  경공멉과  놈업을  급속히  발전시킴으로써  인민생활을 윽기적으

 로  개선시키는데  줌점을 , 두었고  후반기 4  추에는  줌폼업기지를  한충  더 확장하고

 기술장비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의 , 불질적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 두었다

 이러한  기본방향은  중공업  결공업에  대한  투자의  볼균헝을  더욱 , 심화시켰으며 룩

 방력  강화점책에  의한  자원낭비와  생산의욕감퇴  그리고 ·  중 소  이념분쟁에  따론 원

 조중단으로  자본  기술이 , 부족  당초보다 3  년간  연장  실시하지  않을  수 . 없었다

 실적발표는  없으나  추점에 , 의하면  연평균  공첩섬장뮬온  복표 14%  메서 12%, 공

f  업목 는 72%  흘  달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 있다

 부문볕로 , 볼패  공업기반  건설기  때와  같이  중화학  공얻부분의  건설로  철강과 공

fl 잠기  생산량이 1960  년  각각 64 1, 만 2904  대에서 197D  년 220 1, 만 7500  대로 중가하

, 몄으며  그외 , 합성수지  화학비료등의  화학공업의  성장이 (  두드러진다 표 111-1 )참조

 이러한  중공업발전  속도와는  달리  주민소비  수준을  대표하는  직물생산량의 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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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년 1.9 n  억 에서 7D.49 m  먹 로  상대적으로  다른  첩종메  비해  낮온  성장을 보여주

 고 . 있다

3.  쳐슬초볼  토룻 (=1971-93)◎쟐꾈

 북한온 1971  년  이후를  기술개조와 A  토쓸컷의  첨대화  시기로  설정하고 사회주의

 로의  이쨍과제로서  사쾌주외  사회에  상응하는  불질적  기술적  토대의 , 조성 인민생

 활외 , 물질적  분화적  수준의  현격한  고망과  합께  롸학기술혁신울  룽한  겸제뫼 집랴

 적  발전방식출  도모하고 . 있다  이롤위해  지금까지 6 (1971-1976)"), 개년계획 2제 차

7 (1978-1984) 개년계쁜  그러고 3  제 차 7 (1987-1993)  개년계꽥 을  수햄해  오고 . 있다

6  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1  차 7  개년계획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3대기술

 혁명 , 즉  노동자를  힘드는  일에서  해방시킬  것과  관련하여  토얏렀과  뽄◎턴의 격차

 를 , 해소하고  공업노동과  농멉노동의  차이를 , 축소시키며  여성듬을  가사 노동에서의

 해방에  두고  공멉설비의  근대화볼  강화발전시켜 . 나잤다

2  년외  완충기를  두고 1975  년부터  실시할 2  차 7  개년계꽥온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

·  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한단계  높이는  것을  기본과업으로 . 하였다

 경제주쳬화는  겸제에서뾔 , 자립을  현대화하는  샘산시설의  교체  및 , 개선물 그리고

 과학화는  산멉기술개발을  뜻하는  것으로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곧자족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 있다  덧븐여  이  기간에  나라의  자뭔을  적극개발하고 효과적으로

 이릉하여  새로올  공업부문들몰  참설하여  국민자원과  자쳬의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8) 1975  년 8  뭘  조기완성하였으나  미완성 ( , 부뿐 철감 ) 시멘트  완성과  차기계꽥 준
 비로 1  년을  조정기로  둠으로써  사실상 6  개년  계획은  당초  계◎대로 1976년까

 지  이머진 .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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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방면적치고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것을 , 내세됐는데  다밤면절이고 종합적인

 발전은  산멉부분간의  균형발전을  나타내늘  것으로  중화학  우선정책의 일대수정을

 의  미  하는  것  이 . 다

1957  년부터  착수된 3  제 차 7 (19af-1993)  개년계륵 의  과멉은  앞서 2  차 7개년계웍

 에서  추진되어왈던  인민결제의 , 주체화 ,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추진하여 사회주의

 승리를  위한  물짙 ·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두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10  대 전망

 목표의  달성에  촛접을 . 두었다

 계획의  목표는 6 , 개년계꽥 2 ·3  차 7  개년계뵉  각기간이  국민소득 1.3 , 배 1.9 , 배 1.7

, 배  곰업총생산이 2.2 , 배 2.2 . 배 1.9 . 배이었다

 북한당국은  그  복표를  초과하거나  목표치를  달성라였다고 , 주장하였으나 6개년

33  계 후의 2  년간의 , 완충기 2  차 7  개년계획후의 3  년간의  조정기간둥에서  보아  그 결

 과는  성공적으로  달성치  못한것으로  평가되고 (  있다 공멉부분  성장율은 1978-1984

 년 4.5-7.8%  로 ). 추정  지금까지의  성장의  결과홀  표로  나타내면 (In-1)  표 과 .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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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nt -1)  북한의  주요공업  생 산눔력

. 자료 통일원

1960 1970 1989

1. 총랸부문  사회  총샘  산액 ( )만원 1,048,120668,200

 면평  균공멉  성 ( 잠뮬 % ) 37.0 12.5

2.  괌멉 및  총  발전 ( W)능력 만도 176 339 690

 에  너 지  전  력  생 ( Kwh)산량 억 92 165 1000('93)

 꺽 ( t)탄생산랸 만 1062 2750 4330

 정  유능력 ( PSD)만◎ 7.0

3. 야금공업  선  철 ·  입  철 ( t)천 853 1954 5170

 철 ( t)강 천 641 2200 940

ID42 1 4040 압연강재 ( t)◎ 474

 아연 ( t)천 60 130 295

 공작기  계 (  천대 )4.  기  계 공업 37.5 3D('87)

 농업  기  계 (  천  대 ) 32('87)1.2

(  조선 만 G/L) 21.4

TV  수상기 ( )만대 24

(  자동차 빤대 ) 3.3

5. 화학공업  화학비 ( t)료 천 561 1500 3514

 화학섬 ( t)유 천 13 53 177

 합성  수지 ( t)천 4D('69) 100('86)

6.  건  재 공업  시 ( t)멘트 천 2285 l177s40DO

 죤유  리 ( m')천 5070 23225('87)9000

7.  겸  공 업  직 ( m)물 억 1.9 46.4

( )신발 천족 2329f

 식료품  및 기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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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똔슴뚫 ◎◎

 지금까지의  공업성장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 같다

, 첫째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의  경제는  공업  그중에서도  중공업이 ,선도하었으며

 그  성잠속도는  점차  떨어지고 . 있다  표 (111-2)  은  뽁표성장율은  일단  높게  잡고 이

f : 위 %a (In-z)  수주투  ◎툴쭈 .

: 자료 통일원

 를  완섬하기  위한  엔진으로서  공업이  층생산의  성장뮬  보다  높은  몰을 실현하고는

 있으나  그  속도가  점차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 있다  그것은  통제계꽥곁제의 비

 효뮬성과  겸제소국과  경제빈국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자력갱생에  의한 대내지향

 적  중공업  우선  성잠전략을  채택한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 보인다  인헤 대해서는

 다음잠에서  상술할 . 것이다

, 둘째  루자배분과  계획에서  중공업과  생산재부문에  우선이  주머진  결과로 ,놈업

, 경공업  소비재부분이  경제발전단계메  비해  너부  낙후되어 . 있다  중공업과 경공얼에

11 찮  출  됐  초 칼
고찼 11

기간 분류 11

실적 목 1i표

i37.01946 60 ∼ :8.6

12.51961 t70 14.6

16.31971-77 10.3 6.0

1978 84∼ 9.6 4.5 12.2

1987 93∼ 7.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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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투자비중과  기꽥기간별  목표는  표 (111-3), (111-4)  표 에서  보는 '  것처럼 중공

 업에  치중되어 . 있다

f (111-3)  토고죄라뽄고찼외  됐◎◎찰봤짧 ff: 투 It , 랄원랏 %

: 블칠 Ift, 료초또◎ · t  「◎ 」 ◎뜰켓◎롤봤곁◎뜻메  판한 2 %1, 쳤 ◎룬 1982, p.10.

a (in -4) efl : Wㅂ 공업  성 장목표

: 자료 국토롱일원

 고  곤  빈  렷 추
(fB )벨◎쳔려 원 ft보갈◎쳔 할

 료  보 쟌 e  고 3e

3 (1954-56)떤투자레 8.1 49.6 81 19

5 (1957-60)컨추라해 11.7 55.0 83 17

7 91(1961-70)쩔추라 107.2 56.1 79 21

f 6 (1971~76)점추차래 106.6 18.7 83 17

기간 분류  줌  공 멉  겸  공 업

1  차 1  개  년계  획 (1941) 1.76 1. 3

2  자 1  개  년계  획 (194B) 2.5 1. 3

1  차 2  개  년계  획 (1949~19so) 3.3 2.54

 전후복구 3  개  년계  ◎ (19s4~1956) 4.1 2. 1

11  차
5  개  년계  획 (1957 ~ 1960) 13.6 3.3 i1  차

7  개년 (1961~1970)계획 3.』 2. 8

116  개
 년  계  획 (1971-1976) 2.3 2. 111

2  차 7  개  년계  ◎ (1978~1984) 2.2 2. 1

3  차 7  개년계  꿱 (19a7~1993) 1.9 1. a



189

 그동안  북한은  흐◎춘찼뀨  자립결제의  확립을  위해  중공업을  우선한 , 반면 배급

 제에  의한  소비수요억제로  소비생활과  관련되는  경공멉은 , 지연되고  생산온 제약을

 받게  되  었 . 다

 처근에  경공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촬필수품의  중산과  제품의 , 다양화 길적제

 고에  역접을  두고  인민소비품  수요춤족에  혁명적  전진을  모색하고는 , 있으나 경공

 업  자체가  안고  있는  생산시설의 , 노후 , 염세성  공정  겸명의  전근대성  그리고 겸공

 업혁명의  구호와는  달리 3  제 차 7  개년계획중  소비재공업생산중대목표률  생산재 보다

 낮게  책정하는  등의  계획당국의  외지부족으로  양산화와  질적개선올  기대하기가 어

 려운 . 실정이다  리러한  부문간의  왜곡은  향후  계속적인  성장을  지체시키는 애로로

 작용하는  구조적  분제를  내포하고 . 있다

, 셋째  중공업우선  점책에도  뿔구하고  내용적으로  보면  줌공업무문간에도  심한 불

 균형상태에 . 힌다  무품의  수에  의한  공업의  분류에서 9) 보면  고급중화학공멉과 그

 이상의  긍멉수준에는  접근하지 , 못하며  기초중화학공업중에서도 , 수치제어선반 터닝

 반  둥의 , 공작기계  농기계를  위시한  몇몇  기계부문에서만  우위를  보일딸  그외 수송

, 룽기계 , 전자전기 , 금속  석유화학둥  나머지  대부분의  공업온 , 생산눔력 , 기술 설비

 등에서  초기단계수준에  머물고 . 있다  이러한  구조적  왜곡은  지금까지의 성장점책결

 과와는  반대로  서방  및  사회주의  선진국메  괌물자원과 , 농산물  원료가공제붐 등을

9)  부품의 '  수 로  공업을  분류하면  다음과 . 같다
10 ( , 단순노동소비재 잡화 )완구
10' ( , 일반소비재 직물 , 시멘트 , 롬조림 , 석탄 , 자전거 , 도기 , 식료품 , 펌프 )전선
ID' ( , 내구소비재 라디오 TV, , 카메라 , 시계 , 비철금속 , 미싱 )농기계
10' ( , 기초풍화학공업 철강 , 자동차 , 비료 , 철도 , 선박 )산업기계
105 ( , 고급중화학공업 항공기 , 고급특수강 , 대형중기 , 대형발전기 , 전과병기 고급

 전자계  산기 )
106 ( , 첨단우주항공산멉 원자력 )우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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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하고 , 기계 , 수송기기  고급기술의  겸공업제품을  수임하는  무역구조를 통해서도

 잘 . 나타난다

, 넷째  동유럽를  위시한  중국  소련둥의 , 개밤 , 개혁  한국과의  겸제력  격차에 따른

 경제운웅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3  차 7  개년계획메  대외교역의  중쵸성과 기숱개발의

 중요성물  강조하고 , 밌으나  추체사상에  기초한  독재체제의  붐괴  둥의 , 내부적 정치

 적  요인메  의해  근본적이고  구쪼적개혁에  까지는  이르지  않고 . 있다  이러한 제요인

 에  의해 198f, 1955  의  성장률이 (T.9%)  목표 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3%  에 머무르고

 있어  체제개변적  개혁과  개방이  없는  한  기술개발을  통한  공업의  성장메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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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토줏◎쟌의 ◎떠

 앞장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1970  뚜◎  이후  북한의  공멉성장속도는  다른 후발국에

, 비해  또  자신외  앞 10  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띤는 . 실정이다  이러한 공업성장

 의  지체를  야기한  원인으로는  여러가지를  들  수 R  있』 으나  여기서른  체재내부에 내

 재해  있늘  통제계◎경제운룽방식의 , 한계성  현실을  부시하고  자럭갱생원칠의 내부

 지향적  개발전략을  채택한  정책적 , 오류  정치무선에  의해  한정된  자원을  국방에 지

 나치게  집중한  반면 , 수송  통신  둠  산업을  유기적으로  현결하는  처출뼈꼰를◎은 소

 흘히  하는  둥의 fr  붐◎◎ 방식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로 . 한다

1.  료텄◎◎의 PB◎

 둑한의  겸제정책  운용방식과  기본노선은  경제개발의  초기단계에서는  성장의 잠재

 력을  몇몇  주요부문에  집중시킴으로써  어느정도  북한의  결제발전에  공헌해 왔으나

 경제발전과  더불어  이는  오히려  북한곁제의  효뮬적인  운영에  장애가  되고 . 있다 낙

 추된  농업사회에서  산멉화하는 1  단계메서는  낮은  기술수준의  단순노동을  철저히 대

 중동쇈체제로  하여  경제발전물  성취할  수 . 있다  그것은  동유럽의 2  차대전후의 성장

 속도와  기타  공산권  국가의  초기성장에도  잘 , 나타나며  이  요인으로 3  제 세계가 식

 민모국에서  독림후  자신의  경제체제를  결정하려  할  때  크게  영향을  받기도 . 하였다

 이와같미  계획경제는  거대한  산업  잠재력을  신속하게  구축하는데는  강점이 있기

 는  하나  그  산업기반물  효율적으로  몬영하는데는  시간이  지남메  따라  그 fR◎』토을

 드러낼  수  밖레 . 없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겸제건설이  진전되면 , 진전괼수륵 겸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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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의  템포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만름  섬장을  제약하는  매로로 '  작 응하게 되는

. 것이다 Ie)  경제는  율임멀이  새로뚠  기술창조로  됫받침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는 창

 의 ·  자발적  참여  둥을  통한  내포적  성잠에  외해서만  가눔한 . 것이다

 계획수림에서  밟벌는 , 불완전하며  개인적  선호는  반영되지 . 알는다  또한 겸제적

 합러성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우선하게 , 되고  테크노크라트의  실용성이나 전문성보

 다 , 잘람  철꿇깔이  강조되게  되는 . 것이다 ffn  과 311  타 이  올찰셤◎들  대신할  때 경

 제는  ◎보다  토이  기준미 , 되고  창의와  책임이  퇴색하며  겸제활둥은  안정율 잃게

. 된다  계획에  의한  자원배분의 , 경우  획일적인  기준을  필요로  하며  생산의 내용과

 노동외  질보다 , 생산량  노동시간  둥  외형적  지표가  그  기준이  되게  되는 . 것이다 그

 만름  자발적  참여 ·  창의성과  품질향상은  회생되게  되는 . 것이다

, 그리고  북한메서와  같은  강제적  계웍온  그  계획이  볼합리적일때 거시부분메서외

 효을적  운영과  배분이  어려운  점이 . 힌다  또한  경제여건변화와  상황변화에  따른 기

 능적  조정이  약한  겸직적  면을  갖게 , 되며  조정시에도  강제적  조절을  퉁한 악순륜

 만  가져오는  비효뮬성물  갖고 . 있다

 소득수준이 , 높아질수즉  그리고  겸제활동에서외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경제는 복

 팔성을 , 더해가며  강제적  계꽥만으로는  겸제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균형의

 실현이  어렵게 . 된다  이는  동유럴에서  소득  및  기술수준이  높온  나라일수뽁 시장메

 카니즘  도입에  적극적이었다는  역사적  겸험에서도  잘  알  수 . 있다

10)  김일성온  사회주의  겸제건설이  진전◎수를  성장탬포가  ◎라진다고  주장하고 있
. 다 ( ,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의  몇가지  미론뿐제에 , 대하여 1969. 3; 신동아

19Bg. 1 . 별책부록 pp.245-252.)



193

 불론  북한도  이를 , 인식가여 1985  년부터  농민시장을  발전시키고  이를 도시지역에

 확대하여  상설자유시장으로  일무  허용하는  것을  비롯하혀  소비재  생산부문에 능력

 별  입금제 , 실시  공장  기업소  겸떵의 , 독자성부여  물질적 , 유인제도실시 가격체계의

 변화  등  일련의  체제개혁조치를  실시하고 . 밌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요인의 도밉은

 북한의  정치적  입장과의  상충으로  근본적  개혁에까지는  제약◎  수  밖에 없다는데

 문제  가 . 있다

2,  렀전튄탄노의 ◎잭

1)  폐쇄적  자립겸제정책의 오류

 모든  국민겸제는  경제계륵을  세울때  주어진 , 자원 4 , 온 , ◎봇려갼  멱사적 ,유산

, 사회제도 , 종교  자연조건  둥  경제내뫼적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전략을  세우게 . 된다

 대개의  겸우  노동잉여국에서는 , 노동집약산업을  국내시장이  좁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헐는 (small 소규모경제 economy)  는  수출을  틈찬  시장확대효과를  얻기 위

 해 ef 가◎ ; (DUtIVard 뽄 렷먼쁠◎끔 100king P01icy)  물  택하게 · 된다  반대로 자원잉며

 대규모겸제는  자기의  자원을  특화하여  국내시장을  상대로  자는  내부지향적 (in-전략

ward looking Policy)  을  사용하는  것이 . 일반적띠다

 그리고  경제발전에  따른  산멉구조의  이행을  시계열적으로 , 보면  무선 노동집약적

 인  겸공업부문을  다양하게  발전시켜  생산적  기반을  마련한  추 , 수출시장점보 기술

, 도밉  대외경제협력  등의  축적을  바탕으로 , 중공업  나아가 , 자본집약  기술집약적 첨

 단산업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 . 뮤형미다  이러한  흐름을  강조하여 호프만

(W Hoffman)  은  생산재  공멉 1  단위헤  대한  소비재  공업의  비율  여하로 한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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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멉화  단계쁠 4  단계로  구분하기도 . 하였다 li)

 한국은  겸제조건에서  볼  때  인구과잉  소규모경제로서  다른  선발  개발도상국과 합

 께 1960  년이래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따른 , 해외시장확대  개발수입의 , 중대 선진기술

 의  모방  등의  국제교류이익을 .  통하여 60  년대 , 섬유 , 신발 , 가발  합존  등의 노동집약

 산업에서 7D  년대 , 조선 , 전자산멉으로  그리고 80  년대미후에는  컴퓨터  둥의 첨단산멉

 으로  그 ;t (leadingsecter)  려팥쏜 물  교체하면서  발전을  지속하고 . 있다

, 반면메  북한은  한국과  같이 2  차세계대전이전까지  같은  식민지적  겸제기반을 갖

 고  있으면서도 ;H  ◎칠흐보뻘 를  수립한다는  이유로 , 폐쇄적  중공멉  우선 정책노선을

. 고수하였다  이러한  스스로의  정책노선과  한국전쟁 , 도발  각종  테러수출에  의한 좌

 겸이미지와  서방제국에  의한  겸제봉쇄로  소련과  중공  둥  사힉주의  국가와 제한적인

 교류만  해  왔물 . 뿐이다  대외무역은  특화  산멉생산물을  교류하여  효용중대를 꾀하

 는  무역방식보다는  국내잉쳐재화를  처분파는  수단쵸로  또는 국내필요자원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한정된  외미만  가지고  있을 . 놘이먼다  이와같은  폐쇄적 경제정책으로

 필요한 , 자본  기술도입을  제때메  하지  뭇함으로써  전산업부문에  걸쳐 기술수준낙후

 와  산멉시설의  노후화를 . 초래하었다

 국토가  협소하고  자뭔이  부족한 3  제 세계국가가  폐쇄적  자립경제를 , 추구하면 생

 산성의  ◎◎에  관계없이  모든  산엽을  전부  개밭해야  하므로  사회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국제환경변화에  산멉을  동태적으로  대옹하면서  겸쟁력  밌는  산업을 육성

 자지  뭇하는  한계메  직면하게 . 된다

 노동잉며  소규모  후진국온  노동이  자원보다  국제적 (mebility)  이동성 이  작아 국제

11)  호프만은  소비재 공업생산량

=◎◎◎◎◎◎◎◎
 소비재  비율의  압도적 (  우위단계 호프만비뮬이 5 1.5), 초 2  단계  생산재 비율이
 급격히  목대되는  단계 (2.5 1), 고 3  단계  양자가  글형을  이루는  단계 (1 0.5), 고 4

 단계  생산재가 (1 )  우위인단계 이하 로 . 구분하였다

 외 (HDffman 비율 Ratio)  을 , 기준으로 1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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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에서  비용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노동집약산업에  특화하여  수출시장뽁대를 죄

 하는  개방정책이  류효한  점책수단으로  알려져 . 있다

 칠근  북한온 , 합영법제정  경제톡구  둥으로  사실상  자력갱생원최을  포기하고 있으

 나  아직도  무역확대를  위한  전면개방체제로  가기까지에는  정치적으로  큰  제막이 있

 기  패문에 '  자가당착메  직면하고  밌다고 . 하』』다

2) n  로코븟볼톤 톤의 븐빌

 자립적  찐족경제의  의한  폐쉐깅제는자본의 , ,  조달 기술습득 투자관리  둥을 순국

 내자원으로만 , 해야하며  당떤히  폐쇄에  따른  자본적  조달의  제막으로 자본재부터

 우선투자하지  않으면 . 안된다  그리고  기술은  국내적으로  개발하여먀  하기 때문에

 투자재원을  조닳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강제저축강화가  불가끽하게 된

. 다  따라서  르굴빈틋쭈과  저축올이  높을수륵  자본집약적  산업에  중접루자하게 ,되고

A  가틋써 에  의한  자본재  조달이 , 어려울수록  즉  경제가  봉쇄적  일수록 생산재개발

 에  역점을  두게  될수  밖메  없기  때문에  북한의  중퐁업우선정책은  그들 정책기조의

 담연한  귀결인 . 셈이다

 ◎ ·  쏟◎효삔깠뿐와  높은  기술진보율  등  겸제성장과  곰업화사이에  높은 상관관계

 가 ·  존재 한다고  해서  어떤  형태의  공업화도  경제성장을  록진시키는  것은 . 아니다 그

 룻되게  추진된  공업화는  향후  전체경제성장헤  큰  장매요소로  작룽하게  되는 . 것이다

 현실적으로 ft  로 볶로꿀온  규모의  겸제가  크게  작용하며 (late 개발후기산멉 indus-

try)  으로서  그만큼  축적  된  기  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개  발되  어  야  하는 것

01 . 다 4')

12) Dobb  과 Robinson  둠은  시잠경제측면에서  보면  뱉뿌또이기는  하지만  륵히 식민
 지에서  해방된  후진국의 , 겸우  사회주의적  계획방식으로  불로소득계급물 밀소

 하여  얻머진  소득과  생뜰수쭌을  일시적으로  늦숨으로써  조달가능한  재원을 중
 공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소비재  산업을  잠래에  더욱  비약적으로 중

 대시킬수도  있다고 ( , 보고있다 죠절촌외 , 한국경제론 9E  불료보 ◎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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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온 , 낄켠◎뽀 ;H  쁜 룬◎으로서  중공업발전기반이 , 엄고  또  중공업을  위한 미건

(  경공업  생산적 , 기반 , 수출시잠정보  기술도입와 )  축적 이  갖추어  지지  않는 상태에

 서  풍공업무선정책을 . 시행하었다

1959  년까지  비록  기술자부졸의  애로가  있긴  하였으나  므촐메  의해  상록뢴 줌화학

 공업자산과  풍부한 , 전력 , 지하자원  중공멉우선정책에  외해  공업생산이  크게 발전자

. 였다 , 그러나  그  성장은  곧  각산멉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사회간접자뽄과그리

 고  중공멉과  순환적  면관관계에  있는  겸공업이  춤분히  지탱할  수  없을  정도의 편창

, 된  구조적으로  왜콕된 . 발전이먼다  그  결과  북한의 1900  년도의  공업화을은 57.175,

 중공멉화  비뮬은 55ft  로  표 (W-1)  에서  보듯  서방선진국  수준을  상쾌하거나 관펍

. 하였다 (  한국은  그해  각각 5.3% 29.6% )였다

 표 (If-1)  세계외  로븟 ◎뿌 or: 쏜

 ◎처씬

 너◎피☞ff 닐르  르런긴길드르」◎H 릿f  씨 H킬,W. ◎~  ◎☞H◎H 뼘 W 건4◎ ◎  똔.
28.4

41.2

34.2  런긴  린◎A닌  틴킨포딘  ◎킨린◎고린◎◎
r13. : UN, The Growth of World Industry Statistisches Jahrbueh: OECD Naticnal .tc-

ceunts, Survey of Current Business.

1960  년대  이후에는  군수생산을  중공업  정잭과  병진시킴으로써 2 (  제 부분 소비재 댈

)  산부문 은  더욱 . 왜곡되었다  마르크스의  류토럴출◎메서  중화학공업외  선행적 착대

 는 2  제 부문메  보다  큰  자뽄재를  공급함으로써  겸제밀반의  발전을  조건짓고 :·:.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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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시키며  또  다른  발전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 것이다 그러나

 일면 , 줌공멉  일면  국방의  병진전략은  소비재생산의  중대를  위하여 2  부문에 유입되

 어야  할  자본재를  군수생산의  비생산적  용도에  투입함으로써 1  제 부문메 균형있는

 확대재생산의  고리를  부숴버리고  만 l3) 것이다  이러한  딜레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저축공급을  확대시켜야  되나  자력갱생  정책에  의해  그  길마저 차단되고

 만  것  이 . 다

 북한은 70  년대이후  서방으로부터  차관에  의해  해외저축을  도입하려  하였으나 외

 채지룰연기사태와  무역수지적자의 , 결과  다른  접근으로의  전환을  모색하지  많슬 수

 없게  되 . 었다

3) ef 가쫀  ◎틀◎쓸의 오류

 폐쇄적  겸제정챌은  그  자체가 , 새자본  기굴도입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전

 략은  외연적 (extensive 성장 growth)  의  긴밖메  멀게 . 된다  띠  전략은  정치적 합목적

 성을  내세워  랸싹과  ◎솎발을 , 강조하며  선동을  통한  국민동원  등의  생산요소의 틀

ef  럴할물  통해  생산의  중대를  죄하는 . 방법이다  반면에  내포적 (intensive성장

erowth)  은  생산요소의  일반적  생산성의  상승헤  의해  실현되는  경제의  양적 중대로

 서  주로  기술진보를  톰한  빨전이라  할  수 . 있다  피는 PT ef  ◎ 으로도  가능가나 주로

 외국겸제와의 , 접촉  이윤제도 , 도힙  의사결정의 , 분권화  체제의  효율상숭에 의하게

 된 . 다

 차』롤또 f3 eB 춘  성장전략은  각  국민경제가  갖는  여건과  개발정책에  달렸다고 볼

 수 , 있으나  외연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개발방식은  모든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

 하고  여기서  소외된  국민생존을  룩가가  책입져야  하는  사회주의  겸제에서 가능한

13) , 북한면구소 , 북한곁제론 1919, p.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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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히 . 다

1960  년대초까지  사회주의  경제발전  전략에서  이  정책이  중요시  되었는데  주로 노

 동력의  공급중대를  통해 . 이루어졌다  미는 , 첫째  토잘온 11 , 봇런 ㅁ토루  복히 여성노

 동인구비물의  향삼과 , 노동의무제  직업선택의 , 자유박탈 , 집단눔장  거주지 이동자유

 박탈  둥의  노동의  조직화를  통하는  밤법과 , 둘째 , 공덕심  애당십  둥의 이데을로기와

 물짐적  유인에  의해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두가지  방법을 . 이용자였다

 그리고  자본의  공급중대는  소비되고  납은  것을  저축하기  보다는  사회적 총생산물

 중 , 투자수요  공공지출수요를  우선적으로  공제하고  일반국민소비를  분배하는 방식

 을  이 . 룽하었다

, 마지막으로  토지는  개간을  퉁하거나  제조업메  과도하게  토지를  배분하는 방식으

 로  절대적  공급의  증대를 . 도모하였다

 이러한  생산요소  뽁히 , 노동  토지의  중대에는  한계가  있는 , 것이며  공급은 비탄렬

 적이 . 된다  자본온  비록  탄력적이기는  하지만  기타  요소와의  결합이  최적에서 벗어

 날수륵  한계생산력은  체감하는  애로에  봉착하게  되는 . 것이다  그리고  미 전략에서

 는  품질보다는  수략이  노동의  성과와  기업의  섬취기준으로  항상  이웅되는  만큼 품

 질과  내용온  회생되게 . 된다

 북한  역시 (Stakhanovism)  스타하노프초뭔 메  입각하여  기술진보  등으로 상대적

 밈여가치클  증대시키기  보다는  노동투입  즘대를  통한  절대적  잉여가치증패를 수구

. 하엿다  그  동안 , 천리마온동  블은기 , 쟁휘운동 80  년대  속도창조운동  등 미데울로기

 및  대중동원수단에  의한  외면적  성잠전략으로  초기에는  겸제적  성과를  가져다 주었

, 으나  머느  정도  경제가  발달하고  산멉화가  진전됨에  따라  오히려 , 능률중대 기술진

 보  등의  수단개발엑  역기능적인  결과를  낳고 . 밌다  낡은  기계에  보다  많온 노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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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으로는  산출량을  중대시킬  수는 , 없으며  경제발전은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것미

. 다  륵히  계획경제가  갖는  최소한의  합리성마저  무시하고 , 도발적  전시적  과시성 사

 업을  남발합으로써  자원배분은  더욱  왜곡되고  그  만큼  겸제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

 게  되 . 떴다

19fB  년부터  실시된 2 , 차  그이후의 3  차 7 33  개년계 에서  북한은  인민겸제의 ,주체화

, 현대화  과학화를  기본과멉으로  생산시설의  교체 , 개선  산업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

 으나  미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내적  개혁이  전제될  때  정상화되고  가속화◎  수 밌

 올  것  이 . 다

3.  쳐글뗘뿐좋쮸의 콘썰

(aocial 사회간접자본 overhead capital)  은 , 전력 , 철도 , 항만  통신  시설몰과  그 이용

 으로 , 주로  간접적으로  생산활동물  지뭔하는  자본설비를 . 이른다  사회간접자본의 부

 족은  겸제의 (abserptive 떨뜬◎온 capacity)  을  부족케  하여  생산요소의  가룽성을 제

 약하고  공급비움물  상숭시키기  때문에  성장에  따라 , 전력 , 철도 , 함만  통신의 안정

 적  공급이  중요하게  되는 . 것미다

 후진국의  경우  부족한  재원을  사회간접자본에  어느정도  투자해야  하는가가 개발

 전랴상 , 주요하며  그  성공여부는 (directly ◎툰초란균또 productive activity)  을 얼마

 나  유도하고  촉진하느냐페 . 달려있다 ( rshman)  허쉬만 ◎ 은 SOC  와 DPA  가 장기적으

 로는  균형뜩잠겸로의  길을 , 밟게되나  단기적으로는  어느  한쪽의  과부족이 일반적인

 겸우로  보고 . 있다  뽁히  후진국의  겸우 SOC -.DPA, 부족 SOC -iSOC  균형 부족으로 미

 어지는 f:1 iB  처굘 톤틀◎◎ 포 T (unbalanced 곤◎◎틀 development via shorta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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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  를  선택기준으로  고려하고 . 있다 14)

 사회간접자본  부족형성장이  겸제개발초기에  보다  효과적  일  수  있으나  그 뿌족이

 어느  정도인가가  또한  문제가  된다고 . 하겠다  뿍한은  사회간접자본율  비생산적 투

 자로 , 간주  투자룰  소흘히  합으로써  전체적인  산업간외  뮤기적  연곁이  큰 애로에

 부딪히  고 . 있다

1) 블온

1960  년대까지  트촐때  건설된  ◎온션츄똔  구조를  갖고  띨었으나  감수량변화에 의

 한  전력의  안정적 , 공급  보또롤외  편리를  위해 1970  년대부터  화력발전에 노력하였

. 다  그  결과 1987  년  발전  설비룽량은  ◎온과  ◎온이 367.7  만 KVA, 2fO  만 KVA로

 근접하였고  연간  발전구성비에서는 49.3  라 5D.7  로 . 반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욜한에는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알아 시간대

 에  따라 , 공장별  기계별로  가동율 , 중단한다거나  중소도시  농촌가정에 tOW 전등을

1  개많  켜게  하거나 , 동네별  시간별로  정전하는  순번정전제실시  둥 전력수급사정이

 매우  심칵합을  나타내주는  사례가  맡이 . 발견된다  이러한  전력난온  동력의 90%롤

 를온에  의존하는  철도의  소몽부진을 , 가져오며  이는  또  초룸온론인  석탄의 수송부

, 진  새탄장비의 , 부진 , 꺽탄공급부진  제조업  가동물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 . 다

2)  교통시 스템

 국민경제의  동맥으로서  수송시스텔은 ft, 보케 , 통상중대 , 큰괌개발 농촌근대화등

 의  국민경제발전과  합꼐  개발되어져야 . 한다

pp.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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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교톰시스템과  수송체계는  일본이  남겨눌은 , 철도  도로를  그대로 사웅하면

 서  새로온  공장시설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로를  확장하거나  철도를 It, 털런 It,릇벤

fSt ft  ◎ 를  하는 . 정도이다  주로  산악지대인  관계로  도로와  철도망은  주로 서해안과

 동해  해만선을  따라  발달되어 , 있으며  수송수단의  주축은  표 (H-2)  에서  볼  수 있

 는  바와  같이 . 철도미다  철도는 , 대략  장거리  수송과  안전도메서  장점을  갖고 힌으

, 나  도로메  비해 (from 목적지까지 door tO dDOr)  신속히  수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

 리하며  그  만큼 , 가격  죠퇘의  필요제품과  생산요소의  전달에서  뒤지계 . 된다 더극나

 북한의  도로는 95%  가  비포잠으로써  그  만픔  수송수단므로서의  기능은  한정된 보조

 적  역할에  허물고 . 일다

 단위 : %(1957 )기준 수송수단별 부팜올 표 (TV-2)

: 자료 : 남한 , 통계청 , 주요경제지표 1991.

, 북한 통일원

3) 교깎

 통신은  국민겸제의  쳔씰계통으로서  생산촬동과  관련된  정보를  유효지  전달해 줌

 으로써  생산촬동을 . 촉진시킨다

'남한한북 여객

화물뗘객화물

9.313.16f90철 :I

1138.6 90.537f 11로도

48.2 0.1
1 3110.1해문

0.1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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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퉁신부분은  그  기능이  겨우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점도로  평뺨율 중심으로

 중앙집중체계로  구성되어 . 있다  전화회선은  약 30 , 만 100  면당 1.5 (  테 한국은 33.5 :대

19Bg )  기준 로써  수송부문과  함께  가장  취약한  삼태메 . 있다

 차가교깎뜹은 1986  년 3  윌 .  평 망근교에  위성폰신지국을  건설하여  직접통신이 가능

, 하며  텔렉스시설은  대외무역의  종요성이  높아지면서 1980  년  이후  서밤으로부터 도

, 입  지밤의 , 관공서  중요 , 기헙소  부역기관  등에  설치하고 S  추  싱가폴  등과는 고정

 망의  개설을  추진하고 . 있다

4)  과도한 ◎를븟초토

 북한에  있어  군사비지출은  국방에서의 , 자위  나아간  대남통일을  위한 군수산멉과

 관련되어 . 있다  중공업우선  정책물  실시한  상당부분의  이유도  주체이념메  의한 국

 방의  자위에  있었던 . 것이다

 군수산업이  있게  되면  그만큼  군수물자를 . 주분하여  이익보장을  해  주지 않으면

. 안된다  이런  의미에서  군비증대는  곧  군사비  증대를  가져오는 (industry잘◎◎츰함

and rnjlitarycomplex)  형태룰  갖고 . 있다

 욜한은 1962  년 12  월 4  제 기 5  차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채럭한 4  「 대 ,군사노선」

1906  년 10  월  당대표자회의에서  채택한 ·  「국방 겸제병진책」  이후  군사력중강을 모든

 겸제목표중에서  최우선과제로 . 추진해왈다 1960  년  이후  줄곧  국민총샘산의 20% 이

(1990  상 년 21.5%,  한국 4.6%)  을  군사비로  지출해오고 . 있다

 이러한  군사비  과다지출몬  쭈민생흔과  후생  복지향상에  직접  투입될  수  있는 가

 용자뭔물  제막하고  유한한  국민자원의  대안적인  지출에서  효뮬적  배분물 저해하게

. 된다  총공공지출중 (depence 국방비 expenditure)  의  지출비중이  커지면  그만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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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으로 (civilian 려료초쵸 expenditure)  은  그만큼  쭐어들게  되는  것이며 재정상태를

. 악화시킨다  군사비  지출은  세입의  대부분을  사회주의 Is  겸리수입금 씨  차지하는 만

 봄  북한주민들의  조세뿌답율온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 여겨진다  이는 , 절약 증산을

 강조하는  선동과  정치우선메  의해  가능한  것으로 . 보인다

 지금까지  퐁멉지체의  요인을  몇가지  점에서  샅펴보았으나  이러한  요인은  각콰 별

 개의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동질적인 , 문제이며  븐리해서  생각할  수 . 없다 한

 요인의  해결이  다른  요인의  해결을  전제하지 , 않으며  그런만름  사회전체의 체계적

 문제의  일환으로  고찰되머져야  할 . 것이다  지면적인  정책의 , 수정  전뜬보다는 근본

 적인 , 개방  개혁이  위의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는  중심고리라 . 짐작되머진다

15)  뿍한은  세계에서  세금이  없는  유일한  나라로  선전하고  있으나  세입원천인 사회
 주의  겸리수입금내역을  보면 (55%), 거래수입금 (30%), 국가기업이익금 헙동단

, 체이익금  기타수힙  둥으로  구성되어 . 있다  이른  시장경제의 , 소비세 법인소득
, 세  헙동단체  소득세에  각각  해담한다고  볼  추 .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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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H  ◎ 과 4  보찼 ◎갼의 7f곤현뜰

1. H◎ ◎쳔

 북한은  지금까지  자력갱생노선을  기본으로  하는  대내지향절  성장전략을 추구하였

. 다  그러나  북한이  대내외적  여건으로  대외적  개방과  체제개변적  개혀촐  하지 않물

 수  떨는  상황에  몰려 . 틴다  개혁 ·  개방을  촉진하는  요인온  주로 , 외부적  겸제적 요

 인으로서 , 첫째  소련모델의 , 부적합성  계◎겸제가  갖는 , 비능를  겸직성에  딱른 정체

 적  악순른을  경헙하였으며 , 둘째  작금의 , 동구  소련둠의  공산쭈의의 , 붕괴 개혁정잭

 이  기본흐름이  되어  동서화합무드로  경협이  중진되고  있고 , 셋째 21  세기 태평망시

 대를  대비한  동북아  겸제찹력권  형성과  한국의 , 복밤정책  남욱겸제력 격차확대를

 들  수가 . 있다

 그러나  북한은  치금까지  사회주의  건설물  위한 It  똔윰란레로  보수적 관료충이

 집권하고 , 있으며  정책전환은  곧  동유려과  같은  공산당  독재붐쾨를  가져온다는 접

 메서  개혁과  개방이  늦어질  것이라는  전땅도 . 만만찮다  즉 , 점치적  내부적 요인메

 외해  현상고수  이외의  질은  없을  것이라는 . 전망이다  북한외  개방의  점도흘 동구와

 비교해  보면 2  단계  초기에  머불고 ((V-1) ), 밌다 참쪼  그간  성장이  장기간 둔화됨

 메  따라 70  쑤삯에  차판도입형  개방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수출중대로  연결되지 못합

 에  따라  외채만  중대되는  결과를 . 초래하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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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1)  개혁과  개방의  진행 (  단계 동구의 )겸우

: 자료 , 신숭철 " , 개혁  개방  그리고 ", 합명법  북찬의 , 경제 , 올유문화사 1990. p.225.

 이후 10  년대의 , 동구 19  년  중국  루자유치정책을  본받아 1984  년  ◎블◎을 후행적

 으로  싣시하몄으나  정경분리방식의 , 고집  미수교국과의 , 헙력한계 , 투자환경미비 기

 업경염  둥  여건과  정책의  상이로  큰  실효를  얻지  못하고 . 있다

 개방은  시장요소를  ◎나서는  생각될  수 , 멈으며  개혁과  일직선상에 위치한다고

 를  수 . 있다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되찾는  것으로  당과 , 정부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

 키는  것이며 , 이데물로기  정치우선적  경제정책을  포기하는 .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이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도밉하는  개방정책과 , 경제구조개선 주민생똴향상을

 위한  각종  서어비스 , 윽성점책  경제관리체제의  합리적  개혁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내적  개혁이  됫받침되지  않으면 . 안된다  북한이  대외개방정책은  비롯 공식화하였지

, 만  쬐근의  소련의  료헨에도  변함없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둠  표리가 부

 동한  이중적  정책노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개혁은  위로부터의 힐방적

 진  행  과 정f fllf7 71

 차관  도입형 개방60  년대 후반  겸제  침체 잠기화

4fll f fl 44.』

 무역  적자와 외채70  년대 초반  체  제  내  적 동짙변좌

 투자  유치형 개방  체제  내적  이질 변화fO  년대 후반

4f12 T? fl 44cO

50  년대 초반  정치  체제의 한계 성과  주진의 한계

 경  제  개 혁80  년대 후반  정  치  개 혁

i4f13 f fl 44ff

111  시장
 사회쿠의  추구 ·:9D년페  비공산  정권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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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강  개혁으로  정치적  대내적  개혁멀이  자본과  기술만  도밉하는  대외촉  선별적 개

 혁  개방수준을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견해도 .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 개방  개혁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대세로  비뽁 뭄직임의

 속도는  늦을지라도  북한은  종국에는  사회주의  특징물  그대로  보유하면서 시장경제

 조직의  운용을  도띱하는  시장사회주의로  나아갈  것으로 . 몌견된다

 소련과  동뮤럽의 , 민주화  대변혈  압력을  차단하고  무너지는  공산당과 사회쭈의출

 구하기  위해  중국과  함께 70  볶쳐틀초볶 뽀을 , 추진한다거나  남북한 If 2정부통일정

 책메  입각한  남북한  ◎띠동시가입권고를  받아들이는  둥의  정치적  협력이  종국에 편

 향되는  흐름을  볼  때  소련의  변혁보다는  중국형 (A 계획상붐겸제 Planned CDDmDdi-

ty EcOnDmy)  로  변화할  것으로 . 믿어진다

 북한이  중국의 1979 , 옥차촘즐뜰살쇼찼팔 (SEZ: 곁제특구 $pecial economic zone),

 대외개방구  설치룰  본받아 1984  년  촘쁠싻을  제정하고 , 효절◎련뷔똔◎ ( )선봉 웅기

 지멱을  개발하려는  것  둠은  단편적인  하나의  몌로 . 이퇘된다

 뮬른  북한과  같은  고도의 (top 하향적 down), , 군림적  명령적  경제체제하에서 개혁

 개방깍  같은  툭수적인  문제의  해결은  무엇보다도  최고정치지도자의  의지와 성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 아니다  그런  만큼  금년 7  월 24  일  촐트딸이 일본의원과의

 면담에서 "  동유럼의  민주화를 "  인점한다 는  발언은  북한이  대외점책에서  쳐하는 작

 금의  변화성격과  앞으로의  방향을  암시해준다는  의미에서  주뽁할 . 만하다 최근의

 려도수교에  적극적  움직임과 , 라볶뮤화제스처  유엔가입선언  둥  크게  달라진 모습에

 서도  알  수  힌는  바와  같이 , 점치우선  이념중심  외교에서  겸제적  실리외교로 정책

 변화가  가속화  꿜 , 것이며 , 겸협추진  합작투자유치등  개방폭이  상당히  절어질 가능

 성도  상정해  볼  수가 . 있다  이러한  대외개방이  대내적  개혁으로까지  연결◎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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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과제로 , 남으며  최고지도자의  의지에  따라  작금의  삼황이  급격히  달라질 개

 연성도  높온  것이  북한의 . 현실이다

2.  그룰  변쟐의 ◎론쀼썬

 북한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겸제정책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그  운용방법을 개선하

 고  개혁의  길로 , 나아가면  당현히  그  곁제규모와  구조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

. 된다 1  인당 eNPft 1064 (1990 )  달러 년 인  북한은 , 경퐁업  서어비스생산의  증대를 통

 한  주민생◎의  향상이  요구되는  사회주의 1") 중진국  초기단계에 . 있다  개방과 개혁에

 따라  소비래턴의  변화는  내핍위주로  되어  있는  국내수요구조를  개선할 , 것이고 국

 외수요  또한  수출중대로  크게  바필  것으로 . 보인다

 우선  국내수요  중에서도  소비수요는  지금까지  배급에  의햄  철저히  억제되어 왔으

 나  가공식품수요와 TV, , 냉장고  교통  등헤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

. 다  왜곡된  산업구조를  시정하기  위해 , 기계  운송설비  둥의  내구  생산재와 사회간접

 자본선비  수요가  중가되어  이  부문의  루자가  촉진◎ , 것이며  개방  개혁정책온 수출

 중대를  가져와  총수요중  해외수요의  비중이  크게  중대될 . 것이다  해외수요를 이용

 한  규모의  겸제와  대외경협을  통한  기술히전  등  개혁과  개방은  곰업구조를 고도화

 시키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 것이다  뽁히  북한이  합작투자  유치를  회망하고 있

16)  사회주의 '  중진국이란 , 개념은  ①  일정한  기술  수준에  도달하여  기본적 공산붐
 을  자력으로  생산할  수 , 있으며  ②  생산  확대에  밌어서  노동력보다는 기술의

 역할이 , 중요시되며  ③  제붐의  다망화와  고급화를  위하여  국제분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대뫼  협력이  절실히 , 요망되며  ④ 1  인당 cNp  의  증가로  인하여 욕구

 수준이 , 높아지며  ⑤  겸공멉의  육성과  소비재  샘산의  중대를  통한  생흘 수준의
 향상이  요구되는  발전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물 ( , 의미한다 ◎올료촛 "ft D뿐뜰

iR", 됐껜쁜◎밖  국토통일원 , 주최 (  남북한  겸제  교류  협력에  관한  국제 심포지
 움 ), 자료집 198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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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사회간접자본과 , 자원개발 , 소비재산떱  그리고  수입수요가  픈 '  자동 화 ,기계설비

, 수송설비  생활일룽붐  등에  외자유치를  퉁한  개밭외  여지가  즐  것으로 . 보여진다

·  개방 개혁으로  물질적  유인둥의  동기부여만  주어지면  손재주와  생산기술을 빨리

 믹히는  자질과 , 근면성  높은 , 교옥열  우수한  판리능력등  거◎◎의  셈삳을 공뮤하고

 있는  복한의  겸우  섬유  신발  등의  노동집약산업을  뽁화할  수  있흘 , 것이며 , 지식 기

, 술짙약  자뽄집약산업으로의  공업구조고도화가  가능할  것으로 . 전망죈다

 이러한  것은  체제내적  이질변화  환  아니라  경제개혁 3  단계의  체제개변적 개혁롸

 개방이  전제◎  때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 것이다

3.  무리의 바턴◎훗

 상이한  체제가  접근하는데  있어  경제교류는  가장  손쉬운  전글방법으로  잠래 정치

 적 , 톰일  뽕합을  실현하는  디딤돌로  이용될  수가 . 띤다  복전의  단기적 이해관계보다

 경제교류를  뽕한  신뢰를  바탕으로  료쳔왔◎림의  둥괼성을  회복한탁는  대숭적 차원

, 에서  또  북한내의  체제개혁을  유도한다늘  차뭔에서도  남둑한  경제교류는  그 의미

 가  크다고  할  수 . 있다  순수겸제적  차뭔에서  한국의 Know- ow  ◎ 와 , 정험 , 기술 해외

 시장의  기반과 , 설비제작  운명능력과  북한의 , 포천 A  컸이  서로  합치◎  때 서너지효

(synergy 과 effect)  로  그  힘은 fa  똔 ◎  수도  있을 . 것이다

 블한외  개방  개혁에  따른  남복한  겸제교류는 3  제 국을  퉁한 , 간접교역 ,직접교멱

 국제기구가입을  류도하고 , 함로  철도  등을  공동이릉하는  겸제펼외외 , 상호제공 자원

 의 , 공동개발  기술  및  자본협력  등외  제  방법이  고려될  수가 . 있다  이는 단계별로

 접근할  수도  있으나  위의  모든  전략이  동시에  전면적으로  운응합이  좋울 .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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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언론매체를  통해  볼  때  위의  팍  접근방법이  다  동원되어  전면퍽인 접근이

 모색되고  진행줌에  있읍을  알  수 . 있다

 직접교멱으로  북한  금과  한약재 , 반입급증  남쪽의 , 섬유  생필품이  수출되고 있으

rE,  스위스  프랑으로  결제토록  남북중앙온행간  청산협정  등이  추진되고 , 힌으며 자

 뭔의  공동개발로  금강산  공동개발  계◎이  진행중에 . 있다

 그외 , 움기  청진  겸제투멱지구에  북찬이 , 공장부지  땅을 , 현금출자하고  납한이 자

 본재를  출자  합작긍장을 , 설림한다거나  임진강  골재를  도밉하고  나아가  청진에 합

 팍공잠물 , 설립방안  원산만  철도공장 , 건설  두만강  하구  준설공사에 국내건설업체의

, 참떤계◎  대우자동차부픔  공장 , 건림계뵉  동해어항 , 급랭시설  연육가공처리공장 건

, 짐계뤽  해문업계  직항로 , 개설  톡구개발자금골  조◎토콕  하기위해 국제금음기구에

 가입을  주선하고  음자를  권유하는  둥  겅제편의의 , 상초제공  기술  및 자본협력둥의

 제접근법이  다  고려되고 , 있으며  그  사안이  상당히  구체적인  것으로  보아 어느점도

 접른피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케 .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기뽄적  과제는  교류의  중대에 따른

 북한의  경제될  증대메  띠한  우려보다는  고립화  지양에  따른 , 긴장완화  남북한 격차

, 해소  민폭퐁동체로서의  동질성  회복을  추구해야  된다는 . 점이다

 그  절근에  밌어  동독의  흠수퉁합과  같은 . 자극적  극적  방법보다는  그들의 체제적

 자존심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이며  지속적으로  전개자는  것이 . 타당하다 북

 한띠  동구의  변혁을  인정은  하되  수용온 , 않는다지나  상호간섭 , 않는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강요  않는다는  중국 ·  대만의  접근  방식을  주장하는  것은  이미  그돌이 자신

 들  경제체제  한계를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 있다

 사실  북으로부터의 A  빌 ◎◎닌트과  뜰보◎◎딘트을  남북의 , 공업구조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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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ITC )  줌뿐류 에서  보면  반입가능부문이 , 황산물 , 수산물 , 비철금속 '전기기계장치

, 등이며  반출가능품목이 , 고무 , 섬유제품 , 퉁신녹옴 , 재생기기  도로주햄차량이 대표

 적  이 . 다 1'1

 북측에서  볼때  이러한  교멱구조는 , 원료수출  공산쭘수입이라는  수직적 ,분업체계

 종속적  구조를  낳게 , 되며 , 자원개발 , 기술  자본헙력  역시  그  수준과  규모에서 볼때

 우리의  일방적  진행이  될  가눔성이 . 농후하다  미러한  상똥온  북한에게  역으로 개방

 과  개혁을  늦추거나  축소하게  하는  요인으로  꿜  가능성이 . 크다

 합작투자때에  거시적 ·  장기적  관점에서  무리가  필요로  하는  부품을  현지에서 생

, 산반입하거나  북한◎  노돕력을 , 이층  가공조립케  하여  기술을  점차  이전하고 생산

 붐을 3  제 국에  수출하게  하는  수평적  분업체제를  적극  형성해나가야  할 . 것이다

If)  보다  상세한  것은 , 한국무역협회 "H t  쳐 ◎  경제교류  속진을  위한 (추툰벼라래
)" 룬 19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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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 』슬

 지금까지  추  뽄◎에서는  북한의  그잤련쟐를  읖친헨렬끌또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 시도하였다  그것은  주로  현재의  북한의  코꼴변곁쁠  가져온  정챌기조와 ,기본노선

 단계적  발전과정과  개방과  개혁에  따른  구조의  전쁠가능성을  타진하는 접근방법을

 통해  미루머 . 졌다

 이러한  연구콰정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 같다

, 첫◎  북한은  소련의  모형을 , 모밤  이데몰로기메  입각한  겸제운용체계에다 북한

 특유의  교리적  겸향인  주체사상에  기초찬  자립적  민족경제를  목표로 , 설정하고 그

 해결의  중심고리로써  중공멉  우선적  성잠을 . 꾀하였다

, 둘째  북한  겸제는 , 공업  그중메서도  중공업이  선도하였으며  그  연편균 성장속도

 는 31.0% (1946-60), 12.5%(1961-10), 10.3% (1911-77), 12.2% (1978-84), 10%

(1987-93)  로  사회주의  국가  중에는  양호한  편이나  시장겸제  국가에  비해  점차 떨

 처지고 . 밌다  그  원인은  계획경제몬용양식의 , 한계  개발전랸상의  오쥬에서  찾을 수

 가  있물 '  것이 . 다

, 셋째  투자비줌과  계획기간별  목표에서  중퐁업을 , 우선하고  경공업은  배급제와 절

 약에  의한  소비억제로  생산촬동미  지연되고  제약을 . 받아왔다  최근  생필품 중산과

, 다양화  질적  제고를  모색하고  있으나  생산설비의 , 영세성  공정의 , 전근대섬 계뵉당

 국의  의지부족  등으로  계속적인  성장을  막는  애로로  작용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

 고 . 있다

, 넷째  중공업  우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무문별로  보면  고급중화학공업과  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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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공업수준에는  접근하지  봇하고 , 있으며  기초중화학  공멉  중에서도 ' , 공작기계 농

 기계  등  몇몇  기계부몬에서만  우위를  보일  받 , 수송웅기계 , 전자 , 전기 , 금속 ,석유

 화학  등에서는 , 생산능력  기술수준  둥에서  초기단계에 . 머물러있다  또한 무려구조에

 서도  성장정잭과는  반대로  서방  및  사회주의  선진국에 , 름물자뭔 , 농산물 원료가공

 제품을  수출하고 , 기계 , 수송기기  고급기술외  겸공멉  제붐을  수입하는  파핵적 면을

 보여주고 . 있다

, 다섯째  개방  개혁롸  관렬하며  결제운룽방식의 , 한계  납욕  겸제력  격차  등을 인식

 하여  대뫼교려과  기술개발외  중요성을  강조하고는 , 있으나  주쳬사상에  기초한 돌재

 체제의  붐괴  둥 , 내부적  정치적  요민에  좌해 , 근본적  구조적  개혀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개방개혁온  돌이킬수  멉는  시대적  대세로 복한

 은  위로부터의  개혁에  의해  사회주의적  장점을  보유하면서  시잠정제조직의 운용을

 도입하는  시잠사회주의로  나아갈  것으로 . 전방된다  종국메는  줌국을  본뜬 ,합영법

 경제특구  둠에서  보듯  중국의  모형을  딱른  계꽥상품경제로  나아갈  것으로 전맘된

. 다

, 여섯째 , 점진적 , 대외적  경제적  개뗘과  개방으로  소비래턴과  해외수요가 변화할

, 것이며  그에  따라 . 녕재규모  공업구조도  르게  바펄것으로 . 보인다 1  인담 GNP  가 우

 리의 1977, 1978  년  수준으로  그후의  우리  소비패턴으로  미루어  체제개편적 개혁이

 전제될  때 , 가공식품 TV,  냉잠고  등 , 내구소비재  교통  둥에  대한  소비수요가 중대꿜

 것으로 , 예견되며  왜곡된  산멉구조쁠  시정하기  위해 , 기계  운롱설비  등의 내구샘산

 재와  사회간접자븐껌비  투자수요가  중가되어  이  부문에  투자가  촉진될 . 것이다 해

, 외겸협  해외수요로  공업구쪼흘  고도화  시◎  수  있으리라 . 믿어진다

, 일곱째  목전의  단기적  이익보다  겸제교류가  신뢰구축의  바탐  위에  룽합물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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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디딤돌이  될수  있다는  인식에서  남북겸제교류  협력은  의미가 . 크다  한국의 지금

 까지띄 KNDW-HOW, , 기술  해외시잠 , 기반 , 설비제작  운염능력과  북한의 , 입지 민

 력  등이  합치될  때  그  힘은 (synergy 시너지효과 effect)  로 fU  똔 될  수 . 있다 공업구조

 면에서  상호보완적  면이  있다고  공산품  수출과  원료수입의  종속적 , 무역관계 수직

 적  분업관계로  결정짓기보다 , 입지  인력을 , 이뭉  직접투자로  해외수출하는 방안과

 겸영 KNOW-HOW  와  기술이전  등으로  점차  민족공동체로서좌  동질성  회복을 추구

 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져야  할 . 것이다

 끝으로  북한과  같은  중앙  집권적  명령체제의  겸우  최고지도자의  성향과 의지가

 모든  정책결정에  결정적  묘인임을  감안할  때  최근 S  촐 쵸의  동구변화 첨싣인정둥의

 발언메서  볼때  남북관계의  급격한  상황변화도  상점할  수 .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가눔

 한  여러가지 , 상훔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 탄력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  이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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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  뼘래쁠 에  미칠영향
 황  인  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 .  논의에 앞서

(1)

 종교는  어떠한  형태로든  신의  료』을  믿는데서 . 출발한다 여기서

· 신의  존재성  여부에  대한  과학적  질문츤  부차적인  것으로 . 여긴다

 물론  쳔딸을  과학의  차원에서  다루기에  어려움이  또한  여기에 .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의  츄◎◎쳐로  똔쳔◎또  입장에  섰다면  그건 이

 미  총교의  영멱을  텃어났다고  보아야  옳을 .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해

, 서  종교의  입장에  가장  대척적인  입장이  똔쳔◎이라고  할  수 있다

 얘  기 . 다
 는오랜

 학문의  발달사  속에서  톤챈굻의  입장에  가장  로골적인 반대입

 장을  보인  것미  있다면  단면  왔◎초블루◎메서  볼  수 .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볼  때 , 왔편초볼루쑨속에서도 15  세기  불란서의 유불론적

 전통과 (L. 포이에르바하 Feuerbach)  의  생각치  어우러진 ' !H ef ◎ ◎ '털출

 라고  할  수 . 있다  그러나  이후 ·  마르크스 엥겔스에  의해  정림된 이

 딸린◎쑈  갤똔은  그들에 , 앞선  그들이  논박한 (Duhring)  듀링 이나 포이

 에르바하와  같은  옹통성있는 ')  려씬◎ 이 , 아니고  철저히  종교를 거부하

 는  입  장이 . 곤다

 그러나  본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서  분명히  해둘 , 것은 박썩꼰또

 텀칵가  뷰◎초볼의  기본토대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공산주의사상 전체

 를  쟐꺽◎으로 , 환원시켜  결국  츄◎초볼가  춘쏜에  적대적이라고 간단

 히  일괄해서는  안된다는 . 것이다  왜냐하면 (at. 어거스틴 Augustin꼰의

1)  듀링의  경우  밀관된 ef 뺨컨똔 ,et  출를  보이지 ', 않았고  프이에르자하는  오히려 한
 충  고양된  롬교◎  기데하고 " 있었다고 ·  마르그스 엥겔스근 . 비판했다

· F, Engels, fntt-Biit.ing(Proeress Co. foscolv, 1969)
·. K. blarx, ~Theses on Feuerbach"(R.C. Tucker ed., ftr Hanr-gnfefg feerier,

orlon 보 & Compan)·, ,7., 료 London, 1975)

W .W .

 북한에서의  촌을』로◎이삳토굘작◎◎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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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멸처럼  아담과  이브의  에덴동산을  ◎◎◎켠뻘로 . , 생각하면 역사의

 진전과점속에서  찰◎을의  종말론적  세계관의  이면에  보이는  새로운 에

 덴동산이나  왔져초볼를◎메서  보이는  새로운  왔켤쁠가  궁극적으로는 다

 같이  외딴되어  나타나게  될  거라는 , 접에서  크게  보면 왔켤초볼루끌

 과 (  춘을 특히 )  불◎쓸 가  펼쳐  보이는  청사진이  같기 . 때문이다 또한

· 쳔앞에서의  꾸톨이나 la  뼘 없는  사회로서의 , 꾸뜰이나  양자가 추구하는

 초론껼셜발』도  밀치 . 한다

 이와같이  거시적인  면메서 33  츄◎초된 뽈와  춘◎메서의  쏜류가 일치할

 수  밌음을 , 전제하면  오히려  춘찬에  적대적인  것은  왔◎초불가 아니

 라  그  내뭉줌의 , 일부  즉  뺨톤◎을  ◎출로 . 귀착된다

 흑자는  방법론이  딸썬꿀인 , 이상  왔럴초볼  자체의  실현에 있어서

 춘끌와  대립하게  되므로  결국은  촌젓초불와  춘찼가  적대적인 관계에

 눌이게  된다고  할지도 . 모른다  그러나  모늘날의  췄럴초찻띰레의 현실

 을  볼 , 때  상이한  방식으로 · ,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을  해석하여 자기

 고유의  토◎깔과 ef 껜◎  또뽀발을  일정  정도  가미하였음을  볼  수 있

. 다  또한 · ,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을  각기  달리  해석하였다면  그 중요한

, 것으로  시장경제로의  부분적  수정이나 3  뺨건 ☞  자체메  대한 변화를

 지적할  수 . 있다  줌국과  소켠이  췄펼초췐  뽀초르임메도  불구하고 전

 자즐  지향하고 , 있으며  불한은  후자에 , 해당하고  빨온 유로코뷰니즘

 국가들이  두  측면을  대체로  겸험하고 . 있다

(2)

 천묀일률적인  이념과  체제의  고수로 · . ·it  잣쌌 ◎ 숯군 을  인정하지 않는

' 것이 , 츄려초블였지만  그  절대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속에서 이미

 각기  트춘와  토친이  당면해왔던  어려운  처지와  경험이 공산권룩가들을

 다양한  질서와  체제로 . 류뚤시켰다  이제  그  절대적  목표가  각기 공

 산권국가들에게  상대적  목표로 , 화했고  따라서  하버드옷 소련문제연구

 소  연구원 (Robert 대니얼스 V. Daniels)  의  말처럼  왔펼초볼는 'faffp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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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렀 처럼 . 보였다  이는  왔◎초볶욜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 않든 왔◎초

 쵤◎뿌  자체가  그들이  그동안  공박해온  촌을처럼  명분에  그친  채 과

 학적  한계를  드러냈음몰 . 뜻한다  이러한 PB  텄걸밟은  앞메서 지적한

 딸천◎과  춘찬의  대립  대◎적인 f9  ◎ 을  달리  가져야  할  이유가 . 된다

 이와 , 관련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과학에서도 (M. 베버 Weber)  의 다

 소  관념론적 (  입장 「프로테스탄트의  뜰루와 )')  글◎초월쳔챈」 과 마르크스

 의  다분히  쟐걱◎또  입장이  논란을  일으켜왔던  것은 , 사실이지만 양

 자의  대립보다는 ·  밖춘 ◎◎의  측면에서  양자를  해석하는  시각이 유력

 한  것을  고려할  필요가 .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볶 , 때 ef ◎똔끓  획일화된  ◎출를 다양하게

 견지키  위해서는  볶찬와  같은  촐밟의  측면이  자유롭게 부각되어져야

 할 . 것이다 (Perestroika)· (Glasnost)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로스트  둥의 촌

H  겪 루이  소련공산당체제의  필떤적 , 산불이었다면  그보다  훨씬 앞서서

( )  춘찬 카톨릭 와의  제휴를  거부할  수  없었던  폴란드  공산당의 입장에서

 도 ·  토찼또 ◎◎뀨  법주를  마◎  내박치지는 . 못했다  이와같이 정도의

 차이는 , 있올지먼정  많은  츄◎료춧들이  춘았와  뼈썩◎의  왔츄을 나름

 대로의  방식으로  수웅하고  있음을  볼 , 때  됐똔췄◎초볼료춘는 지구상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 않는다  특히  북한과  같온 , 경우 1955  년 초렬

,  ◎짼이  출현하면서부터 ·  마르크스 레닌을  떠나기 3) 시작하였는데 주목할

 것은  근  초렬텄◎이  곧  ◎◎◎텄◎이요 (ism) , 이즘 이며 119  톤 과 같은

, 것이어서  촐◎◎을가  명실공히  북한의  뽀◎춘찼를  대신하고 있다는

2)  굿 베버는  논의를 , 듬하여  륵히 (Calvinists)  캘빈교도 플이  어느 ·  분◎ ◎찬보다도 ◎의

 축적에  이바지  하였읖을  그들의 f  』퍼 똔잴 -  주로 ' '  몌정론 과 '  례에  대한 '끊순촐져
-,  와  관련하여 . 설명하였다  그러낙  캘빈교와  자본주의의  관계를 '  선헉적 '뿔◎받 으

 르 , 설명하여 1  뺨◎ 죠이  빛는  기계적  뽀톤잖을  피하고자 . 하였다

. 썬 Weber, fte frofeftenr fffic err! fAe 3pinf o? Crpifofism(trans. by T. Parsons),
(Allen & Unwin, 1948).

3)  북한외  김명남  뫼교부장이  염국의  군사전랸지와의  힌터뷰메서  최근 '  북한은 맑시
 즘을 '  포기했다 고 ('91.9.11. 했지만 KBS ), 저녁뉴스  이띠  북한은  그보다  결씬 미전

 부터  그를  특뮤외 .  초랄텄◎ 몰  발전시켜가변서  독립된  폐쇄적  이념체계의  ◎로 볼
 어 .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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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이다  이는  여타의  ◎◎춘찬  대신에  새로운 ( )론튜춘찬 솔트◎온 가

 독립적으로  지배하는  현상으로 . 보며진다  그의 ( )  ◎뿌 ◎쿤 에  따라 fl

, ◎ , 밖럴 , 뚠굴 (fashion) 래션  둥  삶의  방식이 ' . 주어진다 를털춘쏜도

 삶의  방식에  영향물  끼치기는  하지만  북한의 -  ◎ 볶을만큼온 . 못된다

 게다가 fE  촐토 의 ') 말대로 .  보이지  않는  쳬을  믿고  따르는 ,허망함보다

 살아서  계시하는 Jl.  뽄 챈이기에  더툭  생생하고 T  ◎ ◎파을인지 . 모른다

 무엇보다도  혈찮춘◎보다  우뭘하다고  그들미  보는  것은  초삠◎◎미 토

 곧의  ◎흐또  삶의  원리에  토대한 ef 뽀쵸 , ◎년이며  허망한 미해를

 지향하기  보다  바로  현실을  지향하고  있는  ◎련◎  ◎춘다발이라는 점

 이 . 다

 그러나  특정인물의  래꾼촐볐에서  삶의  방식이  나온다는 j』 뺨릭◎쏜

,B,  흘는  마르크스  이래의  왔칼초볼뚜◎파  궤를  달리하는  것임은 말할

 나위 . 없다  아올러  폐쇄적인  쀼춘과  렬레로  말미암아  ◎굿또인 세계

 조류속에서  필겸은  뿌춘과  괍레의  닫혀잔  벽온 . 열린다

4) eE 출릇 , 고백륵  「이짜  여자가  되고 , 싶어요』 , 서울 , 고려원 1991, 24 , 쪽 58 .쫄

 북한의  경우  톡정한  뿌촌미  특정한  떨레를  만들어 ,냈다면

 유추하여  다얍한  다원적인  춘찼를  포함한  촐◎이  북한의 고답적인

 변과  발레를  크게  변화시킬  것임은 . 자명하다

 이러한  논의를 , 위해 ·  본고메서는  먼저  북한의  ◎쵸춘찼  츳힐와 초

 헙털흘과의  논술을  룽해  북한주민들의  출변과  열레의  톡수한 모습물

, 살펴보고  아울러  ◎◎춘을의  션◎이  어떠한  기능을  하게  될 것인지

 』론해  보고자 .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  뽀찮춘◎의  젼곯은  어더까지나  전제된  가설일 뿐미

,· 므로 Wfr 08 찰  논술을  위하여 It  쁜곯또  ◎쟌을 . 가미하였다 , 즉 블란드

 에서외  카톨릭이  왔펄초촬람레를  어떻게 , 변경시켰는치  또  비록 왔렬

 초블는 D  아 지만 T  ◎출 의  천죠에  맞선  한국의  춘은또  처출표죄미 겸

 직된  렴뛔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가를 .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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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북한사회의  새로운 이해

1.  북한의 춘환

(1)  북한의 ◎◎춘을

 북한에서의  또◎춘쏜  ◎죄에  대한  연구는  여타의  퐁산권 연구에서

 흔히 , 보여지듯이  주목받지  못할  미미찬  점도로 . 그쳐왔다 한국에서의

 북한종교연구는 70  년대  중반까지 , 전무했다가 70  년대  중반 이후라야

 그로부터 10  여년  동안  불과 IS  편  가량  소개되첬을 . 뿐이다 5) 그러다가

50  년대  중반  이후로 H ·  ◎ 토떠◎군에서의  다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면

, 서  한국의  춘쏜◎에서도  뒤늦은  르끔과  함께  일면  흐찬의 ,트뽀으로

 일면 -  토친◎ 의 T  옷조츈 에  북한의  춘찬메  대해  연구가 . 진행되었다

 이렇게  북한의  춘◎에  대한  연구가  현실적인  ◎◎◎퇴이 지지부진했

 던 , 이유는  그간 n  ◎  이외의  차원메서  북한을  떤구하는  것이 웅이

 치  않만다는 , 점과  또  하나는  소소하나마  전해지는  문헌과 증언을

 통해  북한에는  이미  ◎달춘◎가  소멸해버려  ◎◎뵈츳이나 H◎라촌이

 첨어졌다고  믿는  사실에 . 기인한다  특히  후자를  됫받침하는 ,사례로

1955  년 9  뭘에 '  이산가족 '  고향방문단 이  평양물  방문했을 , 때 북한의

 청소년들이 · ·  븟운 ◎틀 절  둥의  질문을  받고는  춘쏜의  의미를 몰라했을

 정  도였다는  것  이 . 다 ")

 그러나  머쨌든  정부차원에서만  이루머져오던  쌍방에  대한  연구와 ◎

 ◎◎렀이  한국측에서  먼저  토뻐례에게도  기회를  주게 , 되먼고 북한은

 북한대로  국제정세에  발맞춰  국제적  고립을  최소화하는 , 한편 제계조

 류에  져극적으로  대응하기 , 위해서 .1  그ㄹ 면서  일띤 Bf 꾜◎츠셜 #·1◎큐고 의

 기능을  위해 70  년대  이후  춘똔료뼘의  활동을  재개하기 . 시작하연다

5) , 한룩공산권연구혐의회편 , 「한국곰산권연구택서」 1959, 06족

6) , 롱일면구원편 - 7, 『찼 텨불」롱일총서 1991, 290 . 쪽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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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게  하여  현재  알려진  북한의  춘◎글띰는 fH: , ◎를 찰쟌례뽀 ◎뿔

, 췰◎은견빤뽀 fafr, ◎틀◎초찬◎  핸◎◎죠꼴추츄놓빌촛렷틀 . 둥이다 그외

 메  뿐꼰려을빤뽀이  있다고 , 전해지는데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글블쳔

 ◎토초초볼티을의  예하단체로서의  임무를  수햄할 , 뿐  지방에 산하조직

 을  갖지도 . 않는다  따라서  북한의  춘◎째 #1  쉴이나 , 뽈◎  실제 콘죄

 체을  자세히  알기는 . 어렵다 f)

, 첫째  려끌는 1945  년 11  월에  결성된 (  ◎쏠려율겻빤뽀 위원장 ,박태호

74 )  세 에서  통괄하고 ·9  연 뭔수는  약 1 , 만명이며 '  부처님 '  오신날 같은 때

 에 10  만명  정도의 . .  신 도들이  모민다고 . 한다  숭려는 3  백명 ,정도이고

 사찰  수는 60  여  개소가  있다고 . 한다  륵히  사◎의  경우는 순수한

 춘쏜똔  욜떠를 , 떠나 ·  국내 외  환괌지로  쓰고  있다고 . 한다 3)

, 둘째  길랄찼는  역시  확인하기  머려우나  약 1  만명  가략의 톤샨와

5  명의 fetge  가 (  홰똘럴◎찼젼뼘뽀 위원장 )  고기준 의  통팔하메 51 . 다 ◎초

 을와  더불어  국제무대로의  교두보  멱할을  하는  고로  비교적 타종교메

 비해  촤차곯뢰이 70  년대  이후 . 본격화되었다 76  년도에 '아시아기독교평

'  화회의 의  회원국이 , 되헌고 80  년대부터  해외동포  종교인들룰  적극 봤

 변하기 , 시작하였는데 85  년 11  월에는 ff (WCC) 괌 란츱촐젤출 국제부장

·  타이난 코사  목사  일행울  평얌으로  초청하여 ' '  가정교회 를  소개하는 둥

 춘을흐여에 . 주력하였다 9)  그런가  하면  ◎쁠불◎◎썬빤꾜  대표단이 f:◎

 찼출촙쏜출가  주관하는  모임에도  열성껏  참여하는  적극적인  모습올 보

 띠기도 . 하몄다  이러한  활동에  걸맞게 ·  성경 찬송  둥도 83  년부터 발간

t ) 하여 ☞  여타의  춘란에서  보이지  않는  탓◎를  띠기도 . 하였다 '한국의

'  예루살렘 이라고  까지  일컫던  폄양메  이제  단  하나의 ( ,을출 봉수교회

, 수  성직자의  현흥등을  정뜩허  재시하지  룻한  이유로  좌젊된  바 . 밌다 홍일면수원
19,  앞의 , 잭 291 .목

8) , 정태려 , 신뻔타  「북한뫼  절과 , 블교」 , 민족사 1990, 253 .폭
9) , 퉁일면수원편  앞뫼 , 뱉 291복

10) , ◎태우  「북한의 , 종교정책」 , 민족문화사 1958, 12s~129 .복

 가밉물 , 시도하몄으나  교화와 신자7) , 일례로 1974  년 8  윌에 (WCC)세계교회협의회 에



225

1988  년 )  건축 가  있물 , 뿐이며  금년 ID  월에  또  하나의 ( )을출 칠곡교회

 가  준공될  예정이라고 . 한다

, 셋째  현재  약 3  백명의 f9  갼가  있다고  알려진  ◎뚤◎초똔촙출는 천

f31fH  똔 의  ◎픈보다는  다분히  국제적  조류에  웅하고자  하는 똔에서

58  년 6  월 30  일 . 결성되었다 T  초을의  세계적  영향력은 쓸◎초볼떨람만

 이  아니라  괏팥초볶◎씁에서도  괄목할 , 정도며  특히  공산권 폴란드

 출신의  ◎로  팔굳은  춘찬에  대한  맹목적  적대갑메서  조금은 친밀감을

 불어  넣어주었던 . 모양이다  따라서  북찬은 .  굄양방송을  통하여 "향후

A  ◎초쏜 들의 fsffp  의  흐쵸와  교인간의  연계와  단합을  도모하며 세계의

A ◎초◎  및  료빌들과의  친선관계를 "ll)  발전 시◎  의사를 표명하기도

. 했다  현재  북한에는 8B  년 10  월에  건축된  장충성당이  하나 ,있으며

 로마교황청에  사람을  보내  련죠쳔◎을  하기도 . 한다

, 릿재 1946  년에 '  천도교 '  북조선종무원 으로  발쪽한  ◎료◎  단체는 그

 후 74  년도에 (  ◎릎쏜출추츄톤별쫄덧틀 위뭔장 , 최덕신 89  년 )사망 로

. 신하였다  한가지  특이한 , 점은  여타의  춘을에  비해 토첬춘을라는

 에서  ◎죠찬메  가해진  회유와  압력이 , 켰으며 '  천도교 '  청우당 은 그러

 한  배경을  지닌 fIt  혈의  색채를  띤다는 . 것이다

 변점그외에

 ◎찼말뽀은 1947  년에  발족하여  약 10  년간 ,ia) 존속하다가 북

 한에  초랄털꼈이  들어서면서  왔동이  중지된  것으로 . 보인다

 이와같이  개괄한  북한의  춘찬◎힙는  극히  단괸적으로 , 보이며 따라

 서  신뢰성에도  문제가  일  수밖에 .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각의

 춘쏜메  대한 ef 똔하  서술이 , 아니라  북한이  무조건적 탄압대상으로

 여기던  춘똔◎에  변화가  일고  있다는 . 사실이다  그것은  이미 불◎톨

 토밤들  간에 1984  년  이래로 it t  쳐 이  회동하는  선례가  늘면서 ff챘의

n  ◎흐쌜추◎에서  점차  벗머나고  있음을  볼  때  더욱 . 그러하다 1984

10 29 -11 2  년 월 일 월 일  사이에  세계교회협의회  국제위원회가 발표한

11)  윗 , 채 292 .목

12) (t  내외롱신』 32? , 레 초 198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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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의  평화적 "  해결 이란 -  선언서 이른바 ( ) 도오잔소 ◎뇨럴 선언으로

-  불리우는 의  발표와  함께  안반도는  선교 1  차지멱이 . 되었다  그후 ◎

 쫏털출의  협조아래 3  차에  걸친  스위스  글리온회의를  개최하면서 H t쳐

 이  함께  촐털룰 , 교환하였고  금년에도 7 9 ~12  월 일 일간 ' 2  제 회 ◎◎의

-  주』ㅁ◎ 과  조을메  관한  불◎을 '  도쿄회의 를 . 가졌다  북측  대표로 고

 기준 , 목사  김운봉 (  목사 꿇또볼◎는◎뽀촌츄촐쳐출  율츳촌텄  겸 주씬◎

)  래촐려툴 둥이  참가하며 '  ◎수료  꾸쑨◎◎을  위한 '  괏◎블◎ 과 ' -튜 ◎

'  려윷 을  채택하기도 . 하였다 'r

H t  쳐 료  려◎료탐의  ◎◎도  점차  토◎◎큔춘◎  쭈진의  ◎쿤에서 본

 격화되고 . 있다  금년 11  월  중순께  미국  로스엔젤레스  둠지에서 열릴

'  견토친 '  려찬논결출톨텄출쳔 의  준비가  거의  끝난 , 상태이며  이를 위해

 이미  금년 4  월부터  ◎뿔렬란겻빤뽀과의  실무접촉이  이루어져  왔던 것

01 . 다 1')

(2)  또  하나의 , 볶쥬춘◎ 촐므핫◎

 앞에서  언급한  북한의  텨할춘찼들은  세계조류에  따른  신선한 활동몰

 최근들어  폭넓게  전개해  나가면서도  행동의  제약을  일정하게  받지 않

 을  수  없다  ◎쵸춘을들에  또휴의  폭을  제한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왔젓초봉뿌◎만으로는 . 어렵다  그런데  북한에는  이미 ·마르크스 레닌의

 왔펄초볼를  극복했다고  자부하는  ◎쩽이 , 있으니  귿 촐므탈초뽈◎쨈이

. 그것이다  초뜰◎짼이야말로 H  솔 찼◎  괏펼초블를  낳온 , 원동력이며 유

 일무이한  절대욜변의  진리인 . 것이다  술므◎◎  왔펼초쵤가 ·마르크스 레

 닌찬  왔칼초찰보다  진보된  까닭메  ◎◎춘◎들은  그  휘하메  들어을 수

 잘에 . 없다 , 즉  뽀◎춘◎메  대한  해석과  통제방식은  솔◎◎운 왔◎초

 볶괵  ◎뿌인  초혈텀짼에  근거하게 . 된다 , 여기서  쁠◎춘을들의 상위개

13) , 박완신  「북한과의  기독교 - , 교류전망 북한교회  정치적  도구라도  변화되도륵 기도
- , 하자 」  』신망계』 294 , 호 , 국빈밀보사 1991, 94, 142~146 .폭

14) ( ) 한겨례신푼 1991. 8. 31, 9 , 면 " ·  남 북한  블교계 11  묄 미국서  첫  회 ".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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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념이며  일반적인  괏◎초쵤를  극복했다고  보는  솔므달 Bt초릴」 ◎을

 별해  보지  할을  수 . 없다  일①

초절◎쨀의  형  성  과  성 격

 초빨◎쨀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트◎이  내린 정의를

 술해 . 본다

"  주체를  배무는  것은  혁명과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견지한다는  것을 . 의미한다  이것은  교주주의를 반대하

 고 ·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일반적인  진리와  국제혁명운동의 경험

 을  자기  나라의  멱사적  조건과  민족적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

 나가는  현실적이고  창조적인 . 입장이다  이것은  남에  대한 ft
 츄◎을  버리고  ◎온◎초의  변쳔을 , 발양하며  자기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을  지고  불어나가는  츠초또인 입장이

. 다 "IS)

 이를 , 요약하면 '  주체사상이란  루솎과  건설의  주인이 A ,토옷촌이며

 쳔촌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A  토◎볶에게 ' , 있다 는  즉 현실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 역할  ◎◎과  건설에서 A  토옷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낚뿔또으로 , 밝히고 4  갼퇴떫 쪼과 A  토◎볶이  쳔◎과 건

 설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입장과 , 방법  지도원칙을  명시한 Is)투솎◎쪘

 인  것  이 . 다

 이러한  초똘◎를의  기본원리는  솔므탄  생일 70  회  기념으로 촐교◎

 이  발표한  「주체사상에  대하여』  속에  잘  명시되어 1'), 있는데 첫째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펴  결정권자라는 , 점  둘째 ◎료◎촌이야빨로

 쳔솎파  밭◎의  초렬라는 , 점  셀째  ◎◎은  물질적  존재인  동시메 쳐

15) , 깁일성  「당사상사멉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톨  륵립할  데 대하
fJ,  「김린성  저작선깁 44, , 평양 , 로동당줄판부 1967, 560~585 .쪽

16)  름혁당 , 선전부  「김일성주의의 , 원리」 1974.

17) , 김정일  「주체사상에 , 데하여」 , 평양 , 조선노동당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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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또  츄츈로서 · ·  흐초쌀 래쟐깎 촐밟발을  지닌  존재라는 , 점  그리고 그

 러한  특질이야말로  인간고유의  성향이라는 . 것이다

 북한에서는  초렴◎쪘을  『철학강좌』라는  을론으로  만들머 1973년부터

2  년간  강의록으로  사용하기도 , 하였는데  여기서는 ' '  초빌◎밖 이라는 용

 어를  쓰고 . 있다  촐트◎  개인의  어록이나  교시를  편집한 『철학강좌』

 는  특히 '  ◎◎촐변의  쭈◎과 '  인간개조 의  항목에  큰  비중을  두고 있

. 다  그리고 ,'BHHt  서두에서 의  초탐◎쁠은  우리  쳔솎랸싻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 투솎틈뿔이며 ·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새로문  높은 단계로

 발전시킨  우리  시대의 f9  앗렀 첬의  불멸의 , 철학이며  인류의  철학 발

 전페  일대  혁명적  전환을  일으킨 'Ia)  철학 이라고  할  정도로  극구 찬

 양하고 . 있다

 그러나  이  소위  촐므찰의  초발돈뽈이란  것도  그  내용을 검토해보면

 소련의  관제  철학교본인 (Kuu$inen)  부시넨 괸 ·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기

 초』를  대본으로 .  번안하 고  그것을  모두  촐트◎  개인의  사상인 것처럼

 기만하고 1")  있다 는 . 것이다

 어쨌든  북한의  입장에서  자칭  완벽하다고  믿는 , 주체사상 ,주체철학

, 주체미즘  흑은  롤◎◎툰◎로도  불리우는  이  현상은 1955  년 12 28뭘 일

 의  김일성  연설  「당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초딸를  확립할  데에  대하여」에서  헌촛를  찾을  수 , 있으며  이후 10며

 년에  걸쳐  각  방면에서  산발적으로  등장하고 . 있다 , 즉 1956  년 12월

11  칟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  경제적 '  자립 의  형태로 195f  년 12월

5  일  같은  회의에서는 ' eB ◎◎ '  흐초 의 , 형태로 1962  년 12 10  월 일 회의

 에서는 '  뽀◎에서의 '  흐◎ 의 , 형태로  그리고 1966  년 10 5  월 잎의 당대표

 자회의메서는 ' 08 흐초 '  차◎ 의  형태로  나타나고 . 있다 2o) 60  년대 중반이

 후  유일사상으로서의  체계화  과정을  거치면서 70  년대부터는 조선노동

._18)  김일성  방송데학 , 강의륵 , 「컬학캉좌』 9 .복
19) , 신일철  「북한주체철학의  비판적 , 분석」 , 서을 , 사회발전연구소 198f, 12 .쪽

20) , 군진천  「김일성  주쳬사상 , 연구」 , 서몰 , 형설출판사 1986, 18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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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5  제 차대회의  당규약  개정  내용에  포함되는가 , 하면 1972  년 12월에

 는  헌법개정안에서  주체사상이  강조되기도 . 한다 80  년대 , 초 -솔교 의

 『초딸털◎에  대하여』가  발표됨을  전후로  초뚬털◎은  단순히  북한의 ◎

 ◎아데몰로기에  그치지 , 않고  그  ◎쨀의  래짰욜인  촐므한과 ◎랠촐인

 솔교◎을 A  겻 쳔으로  신격화하기에 . 이르렀다  ◎추촐쁘초볼  시기의 ◎

 토이 ·  신 격화되어  렷났쳔으로  군림하던  모습과  유사성을 . 떤다 3') 바야

 흐로  초결텀◎을  톡정의  ◎닸춘찬로  자리바꿈시번도  무리없다는 것이

 북한에서  귀순했거나  북한을  탐방한  사람들의  공통된 . 의견이다 어떤

 외국인이  호텔  접수계원에게  그들이  함상  달고  다니는  긴일성 뱃지를

 구입할  수  있는지룰  물었을 , 때 "  이것은  판매치 B 않으ㅁ 무엇보다도

 당신의  마음속에  거룩한  지도자가  모셔져  있어야 "3f)  한다 며  화를 내

 더라는  얘기는  이와  관련하떤 . 유명하다

 초띨◎짼이  촐므◎뜻차는 rP  」히 으로  화할 , 즈음 ·  마르크스 레넌식의 공

 산주의에서  크게  이탈했음은  부인할  수 . 없다 ·  마르크스 엥겔스는 어떠

 한  프롤레타리아  조직도  곯류출들에 .  대 한  쩜났뽄튜를  처음부터 용납하

 지 . 않았다 2') 1577  년의  마르크스의  서신에는 "  엥겔스와  내가 비밀공산

 준의  조직에  최초로  참여한  것은  권위에  대한  미신적  숨상을 조장하

 는  모든  사항들을  규약으로부터  완전히  배제한  오직  그러한 조건속에

 서 "34)  이루어졌다 고 . 하였다

, 한편  초별털◎은  애매한  표현으로 ' '  사람 올◎꿀을  펴기도 , 하고 이와

 관련하여 ' '  촐갼 의  능동성  문제를 . 강조한다  이는  촌◎초볼의 뺨럭◎과

 달리 -  비록  『철학강좌』에서는  변증법적  유물론을  발전시켰다고 하지만

-, et ·A %  촐박 루 벼ㄹ 쟐를  통한  세계질서의  개편이라는  논리가 . 된다 달

?1) , 「딸모◎놀』 ft  「 또왔◎레  츠  므◎골초렌 t , ☞◎돈」 1991, .◎겨첼
 이러한  뮤사섬 , ◎문에  비록  공산◎  문제는  아니지반 H  출의  쳬◎츤뀨를 본고에서

 따로 ·  디 루고자 . 한다
22) (Router), 1991. 5. 13

23)  소련곰산당준앙위원회 · , 마르크느 곤닌주외연루스 ( )4, 「마르크스 노 ( ·  김태뭉 밈경딘 ),멱

, 서울 , 두레 1989, 205 .똑

24) arr, 넓 Engeis, Werke Bd., 34, 308똑



B3O

 리  표현하면  노허변쟐가  고릎에  ◎쑨텄함을  보이는 . 것이다 이와같은

 방식으로  초빨덜쨀은  전통츤민  딸칙쳔뱁과  궤를  달리하고  있으며 아울

 러  특정  개인을 A ft  론 쳔 하고  그  개인의 40  싻촐밟에  의한 숲땀촐◎의

 초◎를  정당화시키는  외골로  빠지고 . 있다

 ②  초빌◎흩의 춘찬◎◎

 북한의  『정치웅어사전』에는  춘을에  대하여 '  자떤과  사람을 지배하는

 그  어떤  ◎트란또이고 A  ◎ 터똔인 , 힘  곧  쳬이  있다는  것을 행목적

 으로  믿고  숭배하는 '  것 이라고 . 정의하몄다  더우기  춘찼를 현실지향의

 가장  일반적인  상징체라고 , , 보면  불교나  유교나  왔져초볼는 똑같이

 그러한  다양한  범주에  속한다고도  볼  수 . 있겠다 2s)  그러나 마르크스

 는  왔◎초촬클  츳◎라는  외투로  덮어  씌우는  것은  왔펀초블를 고의적

 으로 rl  속류화 키고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 주장했다 T6)  왜냐하면 춘을는

 인간의  투쟁의지를  마비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 것이다

 초땀텀쪘의  측면에서  볼때도  역시  춘꼿짠줘은 . 유사하다 , 즉 춘참는

 세계를  뙈곡되게  반명한  것으로서 fll  롤과  양림할  수 . 없다 춘◎는

 역사적으로  ◎◎◎철의  수중에  장악되어 A  토을  기만하며 ·착칠 억압하

 는  도구로 , 이용되헌으며  또  근래에  들어와서는  제국주의자들이 후진

 국가의  인민물  칩략하는 ef ◎◎  료류로  이용되었다는 . 식이다 며기에

 서  볼  수  있듯이  초렬텄짼이  특수한  쳐출엮또  김론에서  형성된 탓에

 왔켤초볶를◎의  일반적인  춘똔밖꿔과  색다른  점이 . 있다  이러한 것은

 각  춘찬에  대해  할애된  ◎췄뚜  촌죌를  보면  보다  정뜬히  알  수 있

tr.

, 첫째로  늡찰는  반동적미며 , 비과학적이며  춘찬또  및  ◎촌꼰또 털◎

 에  기초하여 A  토옷볶을  무기력하게 , 하고  그들에게  ◎속적 굴종의

 사상을  주입시켜  찻렀옷춘의  투쟁의식을  마비시키는 j  』 럿또인 ◎해을

. 하였다 2')  따라서  쁠◎◎◎은  현시기의  텀쩽루솎메  있어서 부르죠아

25) R.N., Bellah, JTefiHon ond J'nfreaf in Wrrrrrn fsie (N.f., The Free Press, 1965), PP.
If2-3.

26)  소컨공산당룸앙위권회 . , 마르크스 레닌주외연군소  앞의 , 책 189 .록

27)  사회과학원 , 절학연구소편  「점학사전」의 .툴굘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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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과  함께  주로  투쟁대상의 2")  하나 라는 . 것이다

, 두번째로  려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런◎관찼를  허방하고 진실하

 지  못한  치뚠이라고 , 보며  종교적인  점신수양으로만  ◎◎괄텄의 고통

 을  벗어나  평원한  행복에 as)  도달 할  수  있다고 . 본다  따라서 이같은

 려뜻톨쁠은  사람들에게  모든  현실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며  일체의 몄

 첬떠톨을  중지하여  현존질서를  유지하고자 3")  설교 한다는 . 것이다

ffl , 째로  볼◎에  대해서  초렬텄짼은  수웅과  거부의  양면성을 . 보인다
, 즉  원칙적으로  곳구의  톨살에는  긍정적인 , 입장이나  츰을또 입장에

 선  촌구는 . 부정된다  전자에  해당하는 , 설명으로 '  사상적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조선  철학사상에서  ◎군끓  돕뽈을  반대하는  쟐천끓 ◎뽈의

 주요한  조류의 , 하나였으며  그의  사회정치적  견해에는  허다한 비판적

 요소가  내포되어 '31)  있다 는 . 식히다  그리고  후자에  해당하는 부정적인

, 시각으로  죠을는 '  롯구를 ft  쳔◎ 하고  그의  딸똔끓  들쁠의 기본내웅인

 꾜리  텄◎을  춘찬또으로  왜곡  해석하여  그것을  자기의  례뽈또 F3릅으

 로  하는 '32)  춘팠 라는 . 것이다

, 넬째로  ◎죠찬에  대하여는  이렇게 . 설명한다 '  그  출발점은 nTi,닌
 즉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 견해이다  미것은  사실상  유교나 기독교에

 서  말하는  하느님이나  쳔의 , 초자연성  초인간성을  부정한 . 것이었다

 인내천은  사람에  대한  쳔의  ◎런를  부정하고  인간눔력을  퀴중히 여긴

 다는 . . 것 이다  그것은  당시  그  어떤  초자연적인  숲논초곯한  례을 설

 교하는  븝똔뜰루나  갈셜◎의  툰쀼에  커다란 . 타격이었다 '33)  이렴게 호

 의적인  평가가  있은 , 다음  죠쏜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한계를 지

 적하기를  잊지 . 않는다 , 즉 '  토친춘찼로서 1860  년대  이후에 ◎료들의

,,

29

,,

f 9B, 4tf f.
 사회과학원 ( , 역사연구소 정진철 , 정성컬  김창원 ), 공저 , 「조선꾈학사」 (광주편립부

, 멸옴  「조천철마사 , 면구』 , 광주 , 광주출판사 1958, 23 ).쪽
 윗 , 책  같은 .곳

 앞의 , 책 27 .족
 윗 , 책  같은 .곳

 윗 , 책 13f .목

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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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합을  일정하게  반영해 , 왔으나  그것은 춘찬뀨

 자체의  본질적인 fB  ◎발으로  인하여 럼토표털을

 이상  긍정적  역할을  할  수 '")  없었다 는 . 것이다

 쭌힘롤  띠고 있다는

 고양하는  데서는 더

, 다섯째로  췬◎찬는 '  해방후  남조선에서  봇출의  식민지 예속화정책을

 변호하는데  적극  복무하고 . . 있다  그리고  보촐뽀찼탁욜들은  납조선 인

. 민들의  땐뽈년쳔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붇◎랄  계통의 선전기관

 을 , 설치하고  근로대중속에  춘찼쏜 rfl  뚠과 of ◎려  ◎쑬의 ,e  쁠을 퍼

 뜨리고 , 있으며  특히 j  』 왔◎쪘을  불어  넣고 '%)  있다 고 . 본다

,ei  초빨 ◎의  시과에서  이제까지  비판적으로  정의내린 바롤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 같다

 알기  쉽 게

( 1)출

(0 ,긍정

 초삘텄첸의  또쵸춘랄 ◎멀

X )부정

 초쁠◎쨌이  털할춘찼에  대하며  주로  강조한  요인들을 7  차원으로 설

 점하여  각  춘랐의  긍정적인  떤과  부정적안  면을  일괄한 . 것이다 먼

 저 of 뻔썸  ◎굻이라 , 하면  춘찬의 #a  쵸또뼘 의  죠튜  여부메  따른 평

, 가로서 · ·  툽 려 촬◎◎는  봉건적  이데을로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34)  윗 , 책 146 .쪽

35) , 사회파학원 4「정치응어사전 의 Bef, ◎ 1970.

종교
유교 천도교불교  기 독교도교

차원

0  계 급  적  차 원
0fXX0  유

 물  론  적  차 원 XXXX  인

 간  중  심  적  차 원 00XXf  과

 학  적  차 원 XXXXX  현

 실  적  차 원 0XXXX  민

 족  내  재  적  차 원
0000X0  혁

 명  적  차 원 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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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다 3 ef 뺨똔 ☞ ft  군에서  비춰블  때  촛구의 Bi  」 뽄만이 . 해당된다 A

 ◎옥◎뽀  ◎쿤은  초딸◎짼과  보다  친숙한 , 요띤인데  단순히 쳬◎◎에

 서  떠난  것으로  록하지  않고 A  ◎쭈◎의  능동적  실천성이 가미되므로

f9·  려찼는  해당에서 . 제외된다 tll e8 찰  ◎곤에서  보면  역시 텨달춘을는

 해당사항이 . 없다  ◎◎뀨  내지  븟◎발의  ◎굻에서  볼때 ◎죠◎만이

 부분적으로  긍점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토친촐온발의  ◎굻은 토친춘

, 은이든지  아니면  유구한  역사속메서 ft ◎닸춘◎  했든지의  여부에 관

 한 , 것으로  달리  말하면  차◎의 HS ·  쳔 또 춥뽀또  춘끗는  부정적 평가를

 받는 . 것이다  끝으로 ef ◎솎  ◎군으로는 T  죠찬만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 있으며 #R  ◎ 뚜  ◎군메서  같은  평가를  받은 , 죠쏜는 현실유지적

 이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쳔솎을이지도 , 않은채  원시적인 생활양식에서

 의  복구적인  성향을  지니는 3e) 한계로  인해 . 제외되먼다

 결국  뽀◎촌을에  대하여  거부적인  입장을  취하고는  있지만  쥐와 같

 은  점을  미루어  볼때  초떱◎쁠은  또◎춘똔들에  대하여  부분적 요인을

 통하여  료펴뼈◎를  드러내 . 준다  이것은  다음에  설명할 , 것이지만 초

 삘◎◎의 n  또◎촛쏜 툰뼘에  영향을 . 미친다

 ③  초럴텀◎의 n춘을 론

 마르크스레닌의  무조건적  춘◎◎◎는  애초에  그들이 flr  쌀깔을 입즘

 하려는  현실에서조차  걸맞지  않음을  그들의  계숭자들이 ,깨달으면서

 현실타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 되었다  소련의 , 경우 스탈린대에

 와서  국가의  뿐순과  춘◎는  양립할  수  있음을  형식적으로나마 가시화

 하게 , 되었고  여타의  공산주의  국가들도  그들의 ·  토칟뽀 춘◎뿌 iR밖 에

 따하  다양한  형태를  보이게 . 되었다

 분한의  겸우도  예외는 , 아니어서  초◎텀짼이라는  독특한  츄◎뚜 텄

 출의  범위내라는  한계를  띠고는  있지만  이미  앞에서  언급한 춘쓸뽀렬

 가  해방이래로 f:1  뜰또인  솎◎을  잇고 . 있다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36)  광주편집부 , 엮음  앞의 , 책 2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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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띔된 1948  년의  구헌법 14 , 조에서 '  퐁민은  신앙  및  룬◎쁩◎ 거행의

 자유를 '  가진다 고  명시한  바 . 있다  이렇게  북한이  춘◎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이유가 . 있다  역사적으로  욜 , 때  북한지역이 많은

 종교들의  전래지요  전과지  역할물  했음은 - 흥미롭다  이러한 ffPHe딴 에

 서  해방이후  뒤늦게  막차탄  왔켤털◎이 430  초틀 을  막무가내로 잡기는

 어려웠기 . 때문이다  일면  호의적인  이미지로  친숙해진  뒤 H쟐 ◎군에

 서  제도권속에  포섭하려는  계획이  북한의  초기  올◎춘◎에  대한 정책

 미 . 었다

 것은 , 아』다 챘

 나위 , 없고 6.25전쟁

 초기의 H 3')  떨닸춘찬 툰 이라  해도  동둥하게 이뤄진

RR  렸 쓿에  따론  차별적  정책이  이뤄졌믐온  말 할

 을  치루면서  본래의  춘◎련◎은 . 표면좌하떴다

 원래부터  북잔이  절◎을를  여타의  춘◎보다  더  못마땅하게  여긴 것

 은 . 아니었다  한  때  온초과  같은  토◎초쵤출가  속한  불◎쏜를 회뮤

 하기  위한  제스쳐로 'It '  쀼뽄토초향 의  창당을  돕기까지 . 하였다 그러나

 정작  제  의도메  맞지 , 않자  종교인를의  숙청과  종교재단의 경제압박

 으로 . 전환해갔다  북한에서  이런  식의  종교탄압미  본격적으로 시행되

, 기는 1946  년 3  월 feTt  초 루  때에  종교재단  소유지 15,195  정보를 몰

 수하며 A  춘을 들이  경제적  기반을  박탈한  때뿌터 . 떴다  이어서 1948

 년  이른바 fte  컬잤르◎ 톤의 , 일환으로  종교단체의  재산을  모조리 몰

 수하고  종교인들에  대한  탄압를 . 본격화하였다 3a)  이쯤메 ,미르러서는

 외래종교만이  아』고 Ti  죠똔와  같은  토천◎◎의  춘란도 on  외일  수 없

. 었다 1919  년  ◎죠◎◎랄로  설림된  ◎료찰볼◎러은 1946  년부터 북한에

 서  쁠동하기 , 시작했는데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갖은  회유와 압박물

37) BS 또  전문위원  최광석은  증언을 , 통해  ◎ , 제한 , ②탄압  ③이용의 3  단계가 밌었
 다고 , 하고  북한탐방기자  공종원은 0  종교재산 , 몰수 8  종교시설 (복구금지 탈

fft), 8  좀교예식  금지외  과렁이  있헌다고 . 한다 , 곰종원  「북한공산정권의 좀교탄
 압 , 실태」  김정기편  「기독교와 3 , 마르 스주의」 , 서울 , 성쾅분화사 1982, 222 .폭

38) , 심힐섭  「북한의  선교렁책과  기폭교 , 신앙운동」  「한국기룩교와 3 , 제 세계」 ,블빛
1981, 232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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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으며  다만  친숙한 3")이미지

 수 . 있었다

 때문에  실게 H  ◎욜볶띠쏠메 눌일

6.25  전쟁을  치루면서  ◎◎춘찬들은  더  이상  이용가치를  못느긴 북한

 정권에  의해  괴멸상태로 . 치달았다  게다가  적대감을  고조시킨 것은

 턴◎춘은들이  춘을쭈찬의  자세를  찾기  위하여  또  하나의  뜸낀춘은 왔

 ◎초출에  대항하고  나섰기 . 때문이다  특히  굘◎◎는 UN  골과의 T꾼 ㅁ쌀

 때문에  남다른  박해를  감수해야 . 했다  전쟁을  통하며  북한정권과 ◎

 ◎춘쓿  사이에  이뤄진 951  맺힌  골은  전쟁이  끝난 , 뒤  더우기 초땀털

 ◎이  통치이데올로기로  들어서면서  전자에  의한  추자의  일방적 탄압으

 로  단기간내에 . 종결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릇◎에 fi  한다고 파악되는

 춘을를  퇴치하기  위해서  더욱  강력한 ·fll eB 블써또 뿔  이데올로기가 요

, 청되었고  그  요청이  초깥탠쨀을  낳게 . 되었다

 초뜸◎◎이  토◎뚠을에  노◎하는  초월적  개념이기  위해서는 ◎쵸춘쏜

 에  대한  말살로  잎관할  수는 . 없었다 , 즉  인간리  지닌  춘◎또 ◎◎

 쭈◎을  일정한  곳으로  분굴되도록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T췄◎루순 에

 놓여지도록  꾀하는 . 것이다  게다가 70  년대  이래로  다원해져가는 세계

 정세를  묵과팔  수  없게 . 되었다  그리하여 19f2  년의  신헌법에는 종교

 자유메  대한  새로운  규정도 . 보인다 4")

 그러나  그것이  야누스적  균정으로  이률배반된  논리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80  년대  이무부터  세계무대에서  종교의 교류

 가  일기  시작하고  있다는 . 점이다  초딸◎◎을  토대로  한 솔므◎을의

 수하에  모든  ◎◎볶쏜를  아우르고  독단적으로 11  주◎◎ 하던  정책에 뜻

 하지  않은  변화가  일고 . 있다  그것온  솔트달찬는  북한지역에 한하뗘

 륵히  표죠◎의  경우  빌농층에  관범한  세력을  갖고  있었므므로  박해를  가할 경
, 우  반발을  사게  되면  공산당의  띨바닥  구축메  지장이  따룰  것으로 ◎삼되어

 박해의  정도가  비교적 . 덜헨다 . 원믐국편  「기독교와 , 공산주의」 , 서움 ,성팡문화사
1980, 278~2fg .목

',i 39)

40) 1972  년 12  월  제정된  신헌탭 4  제 장 54  조에 '  공딘은  신앙외  자유와 반좀교선컨외

 자윽릭 '  가진다 고  규정하고 .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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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할 , 뿐이지  세계무대에서  국제교류의  방식으로는  전혀 부적합함을

 깨달았기 . 때문이다  오히려  국제교류에서의 ·  뽀춘 ◎굘의 14fj  를 위하여

 을◎춘◎의  역할물  기대할  펀요마져  있는 . 것이다

 최근들어  건축하고  있는  교회나  성당은  똔욜또와  건불수에 상관없이

 미런  점메서  중대한 1,1 시사  아닐  수 . 없다  절을  복뭔하여 관광유원

 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호의적으로  재평가해  볼  수 . 있다 얼펏

 보기에  털◎춘을의  권위와  체면을  깎고  있는  일처럼 , 보이지만  더 중

 요한  것은 60  년대까지  아예 ' 룬찬틀◎이나  춘찬굘◎을  근절시켰던 정

 잭에서 3  게  전환했다는 . 점이다

2.  북한주민의 욜잔쳔쟘

 뽀쵸춘◎에  노쓸하는  북한에서의  또  하나의 ,'9H '볼쀼춘을 쵸이즘 의

 형성은  북한  ◎토의  촐현변쟐에도  크게  영향을 . 미쳤다  따라서 오늘

 날에  이르는  ◎료의  콧밟볕쟌는  그간 .  북깐이  취해온 H  춘◎ 뽄과 맞물

 린다고  할  수 . 있다 4')  넓게  대별하면  초뜰◎쨈의  보급을  계기로 나

 눌  수 , 있으나  좀더  시기적으로  세분하면  촐변쑨◎의 1  제 단계를 해방

~6.25  이후 전쟁  까지로  볼  수 . 있다  이  동안에 ·  마르크스 레닌식 왔잘

 초촬를  향한  점진적인 n ft  ◎찮틀 가 . 죄해졌다  기존의 전통의식과의

 커다란  마찰이나  충격을  애써  쭐이기  위해  찬토을  회유하는 ,한편

 왔져초촬욜◎을  이식시키기  위하여  크게  돌어나지  않을  정도의 숙청도

 합께  행해폈던 . 시기이다 , 즉 , 지지자  동조자의  확대를  위해 '표면상

, 회유  이면상 '  압박 이  ◎토들에게 . 가해졌다

초렬텄◎

·◎군 이

 촐겪쭌◎의  두번째 , 단계는 6.25  전쟁 ~60이후 년대

. 쭌팔탤까지이다  이 , 시기는  이미 6.25  전쟁을 치루면서

중반의

뿌순또

41)  여기서는  둔◎의 - -  제한 탄압 이용정책을 , 말하지만  김잃평이  나눈  ① 민주개혁시
(194s~1953), 기  ◎  대증점치 (1954~1958), 교옥시기  ◎  문화사상 (1959~며명시기

1970)  라는 ft,8, t  ◎ 쩐ㄹ 죠껄련도  주목할 . 만하다 , 김힐평  「북한 , 정치경제입문」 ,서물
, 한물 1987, 68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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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연히 , 드러났으므로  펴놓고  갈토메  대한  억압과  대대적인 숙청이

· . 이루어졌 다 08  쁩굘 으로는 ·  마르크스 레닌식  왔펄초출를  떠나 스탈린식

 왔◎초출를  선초하게 , 되었고  이에  따른  급진적인 H ft  ◎쳐틀 가 죄해

. 졌다  따라서  그만큼  ◎뚫촐박과의  단절이  급격히  요구되어 ◎◎쌀토

 은 , 물론  ◎틀초출에  동조를  보이던 A  ◎◎ 들까지도  뜰◎캣의 흔란을

. 겪는다

 세번째  단계는  초◎텀쩽이  전면적으로  보급되어  명싶공히  북한의 딸

 ◎늘르한  통치미데올로기로  작용하는 . 시기히다  이제 ·마르크스 레닌식

 왔◎초츱나  스탈린식  왔절초쵸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톨◎땁곤 왔펄초블

 를  지향하게 . 된다  전단계에서  뿌슬제  따른  대대적인  숙청과 탄압이

 가해졌던 , 만큼  ◎쓸털길일지먼정  표면상  하나의  의식속에서 추종하는

 싻◎들에게 ( )·  춘찬쑤 카리스마적 춘죠틀뚜  은롱이 . 베풀어진다  그러나 동

 시에  엄격한  보안과  규찰이  수반되어  결국  양면적으로  ◎토의 욜련과

 츄렀을  제한하고 . 있다 70  년대  들어 3  대혁명의  일환으로  시행된 ft옻

 투솎과 ,0,  ◎루을은  각기 t  쳐틀ㄹ 죠와 A  ◎료쌉를  지칭하는 , 것으로 이

 시  기  의  특징  이 . 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북한  싼토의  촐왔◎쟌의 특징을

, 보면  첫째로 ef 괴료초볼 . 깔◎이다 46  년도에  토지개혁과 중요산업의

, 국유화조치 So  년대  이래의 3 ft  ◎곱티 가  진햄되면서 '  뜻토을 , 위한 됐

 료에 , 의한  최뽀또  욜쳔꽈 fS '  퇴 이  지배적으로 . 나타난다  심지어 전문

 성과  개별적  창작성이  요구되는  뜨블에서도  죄뽀래리이  나타나 획일화

 된  의식구조의  단면을 . 보여준다  당연히  촐왔과  츄쁠가  지향하는 로

 짰토  ◎촌가 , 최우선시되며 , 가정  개민의 4': 순으로 . 나타난다

 두번째 , 특징은  꺾잘뀨 . 깔◎이다  미는  앞에서의 ef 툿료 촐변과

 퓨출에서  나오는  자연스런  현상일  수 . 있겠다  구조적으로  개인의 사

 회적  의식과  행위가  제한된  것에 . 기인한다  민간이  갖는 자연스런

 변화실 , 태」 1983.42) , 극토홈일원 「북한극딘의식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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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을적 능동적  본능을  뽀촌◎츰과  툿료랸류로  억제하는  데서  오는 소

· . ·  극성 무 기력성 책임회피가  그  결과로 . 나타난다

, 세번째로 . 얀털토쳔뼘이다  이는 , 쾨뽀쌀 ·  쭈읫 ◎과  더블어 려출초된가

 표방하는  초론떴션의  하나이므로  당연하다고 . 하겠다  북한의 ◎쵸춘찬

 ◎◎료톤에서 , 보여지듯이 '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  말라 는  원칙을 숭려

 나  목회자들에게도  적용하여  시주나  헌금과  같은  경제조달방식을 출었

 던  예는 . 유명하다  여기서 ( )  일 노동 이라는  것은  육체노동에 대체로

' , 해당되며  정신노동은  촐트찮과  힐  차원에 ·  한정됨물  알  수 . 있다

, 네번째로  륵수한  쀼춘과  ◎레에  대한 Bt ef ◎  릿챔촐봤물  돌 수

. 있다  북한만의  독자적인  초벌털◎에  기초하여  세상만사를 ,해석하고

 그  볼챔발을 ·  과시 선전하기  위하여  전세계체 400  여  개의 H초럽턴◎

 춘◎를 . 운영중이다  이러한  비◎또  뽈쳄탬은  블◎초볶에 대해서만이

, 아니고  같은  왔켤초볶텨쁠에  대해서도 . 적용된다

, 다섯번째로  슬므쳐과 .  쟐에  대한 . 녔◎◎이다 , 뗘기서  칩온  다만 겉

 으로  표방되는 , 상징물이며 · =- 솔므달 솔교  개인의  막후조직일 뿐미므로

 결국  녔렬은 · -  촐므할 솔교 을  향한 . 것이다  슬릅◎은  인민들이 지향할

 바롤  교시하고  체제를  수호하는 , 렬이며  아울러  북한  전체가 하나의

 가정의  확대판이라는  점에서  모든  인민의  유일한  어버이인 . 것이다

 『조선음악 6DO 43)  곡짐』 에  수록된  가곡 300  여편  중에서 230  곡 이상이

 촐◎할켠보잔임이  이를 . 대변해준다

, 여섯번째로  젤됐촐변과의 . 단절현상이다  전통의식의  근간이 되어온

 춘찼와  볶겯촌◎밤레가  와해됩에 , 따라서  그에  관련된  토쵸출◎과 초

, ◎똔◎  ◎곤놀이  등도  사멸하거나 ,ei  초발 쪘이  해석하는  바에 따라

 크개  변화를  겪게 . 되었다  모든  행사가  혁명투쟁과  노동력에 관련되

 는  법위내에서  허용되고  집단적으로 . 실시된다  그리고  이골한 fV◎촐

·  뺨 』를의  폐기여부는  북한  헌법 35  조에  규정되어 , 있지만  그보다 더

43)  「조천옴악 600 , 곡낍」 , 평양문애출춘사 19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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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계속될 et· -◎므 솔교 줌요한  츄뼘는 R  『촐 ◎불똔최』 30권과

 의  똔쿤라고  할  수 . 있다

, 일곱번째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로도  불리는  ◎출초볼를  들  수 있

. 다  춘을가  뿌려놓았다고  보는  ◎관에  대한 , 허무감  졌괄로의 정신적

, 도피  그리고  ◎최과  뿌◎과의  괴리  등은  그러한  것들의  초찐인 춘

 을룰  없매고  대신  들머선 ,ei  초밭 짼에  의해 ' '  몫뽄』븟◎ 이라는 ◎츳◎

#E  초볼로 . 탈바꿈된다  아올꼴  철저한  ◎◎출변을  갖는다는  것은 곧

·  루솎촐련 ◎번촐변을  견지하는 . 것이다

, 여털번째로 . 론윷꾸톨출밟이다  전통적  가족제도의  붕괴와 사회주의사

 회의  건설은  여성을  춘쏜툰꿰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준다고 . 본다 단순

fl  촌롤와  깔으로부터의  탈피가  아니고  ①  며성  스스로의 ,촐변쳔을

 ②  ◎출또 , 루톤  ③  춘◎의 it  쳔솎 를  꾀끓는  초◎가  되어야 하는

. 것이다 4')  이를  핀루하게  단적으로 , 표현하면  툰쌀과  동둥한 옻쌀의

'  처출뷰텄온 '  확보 라고  할  수 . 있다

, 마지막으로  북한주민들은  지속적인  위기의식  속메서 . 생활한다 이를

 달리 , 말하면  노동당의  주민들메  대한 '  지속적인  위기의식  조장과 관

'  리 라고  할  수 . 있다  ◎므◎◎류인 ,  초럴 톤◎은  그릇된 ◎렷렐논초볼에

 서  파생되는  쌀료들의  불만과  욕구의  해소를  위하며  꾼준히 ' '적대자

 를  만들어 · · · ( )  적대성 투쟁성 혁명성 당파성 계급성 을 . 고취시킨다 현세에서

 의  안정◎  여유는  사회주의의  실천윤리에  어긋난 . 것이다  이러한 식

 으로  복한은  일면  위기의식몰 , 관리하고  또  한편으로는 · ft·털혼 옻 찼

 껸쳔솎을  퉁해  사회주의형 A · ·  터 처출 릎분을 S:  쟐해  나가는 . 것미다

 데 , 대하여」  「김일성 , 개작집」 1914, 11544) , 김일성  「여성을 , 혁명화 로동계급화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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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체제의 70쌀 쌀

 북한은  그  특이한  를출◎◎ , 못지않케  그에  상웅하는  독특한 체제

 관리방식을  가지고 . 있다  북한  나름대로의  채제관리방식은  현제의 북

 한체제의  원인임과  동시에  결과임은  말할 . 나위없다  따라서 그들의

.  체제관리 방식을  살피는  것쓴  현  북한체제의  전모를  보는  것과 다를

 바 . 없다  여기서  그  특징적인  체제경향을 . 살펴본다

, 찻번째로 H 00  출 할쳬 빛을  들  수 . 있다  초릴◎◎을  유일한 이념체

, 계요  삶의  뭔리로  삼고  있는  북한은 70  년대부터 ,Bt  초뜸 쨌을 촌므찰

 초볼로 ,H) 점식화하여 19B2  년 3  월 -  ◎교 의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이  발표되면서분터는  여타의  공산체제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손귿쵸

 ◎  뷰◎초븝발레를  구축하기에 . 이른다  바야흐로  모든  의식롸 체제가

 ◎트찼에게서  나오며  그가  지닌  생각의 ft  뿐 꺾이  현재의 북한체제인

. 것이다  이러한 B  출 ◎을 Jl.  쳔 쳬으로  부각시키멸서  아올러  그의 생각

 을  뺨◎◎쪘갈표로  확릴시키는데  주력한  인물이 B . 솔 ◎이다  가히 혜

ft  ◎ 된  촐므찮에게  촐교◎온  충실한 '  단  한  사람의  ◎뿐인 . 셈이다

 이릅되면 ' fB '  ◎폴 괄 라는  말은  북한체제를  설명하는데  적합치  않게 된

. 다  이제  윳렀절은  두  쏜구를  연렬히  추종하는  촌젼려꽐에 불과할

. 환이다 4")  그리고  이러한 ' ( n)'  신정 쳔 은  곧 ' ( )'  친정 볐◎ 의  의미를 수

 반하며  괍흔조로로  자리잡히고 . 있다

, 두번째로  북한사회의  특이한  모습으로  새로운  면랑◎쟐로의 류톤을

 들  수 . 있다  이는  몫◎벌◎출를  ◎◎하는  왔◎초율뿌◎에서  크게 전

 도된  모습이  아닐  수 . 없다  북한은 51  개의  출신성분분류를 , 통해 군

 간부와  관료가  포함된 , ◎◎뷰텃뻔싻  노동자와  농민  및  지식인이 속

· 한 351, 찰쭈◎  그리고  ◎럴◎첬인  쟈절쭈◎간으로 3 ,4') 둥분하였는데 이러

 한  새로운  떴껐변조의  특징이라면  ◎싻삐의  간격이  크다는 , 점 신분

45) , 고성준  「주체사상의  김일성즌의화에  관한 , 면구」  건국대 , 박사학위논문 1980.
46)  이와 , 유사하게  북한출  로동당이라는  ◎뜻료을  가진  문톤토◎라고  보논  이도 밌

. 다 , 이상우  「김일성체제의 , 록질」  「북한 40 , 년』 , 서울 , 을유문화사 1989, 25 .복

47) , 안볍명  「북한  정치멜킬뜨의 l, 구조분석 a )16-2, 아세아연근 1973, 6 , 월호 4f-9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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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귀속성이  크게  작용하여  ◎천간의 ( )  수직이동 노◎◎털 이 제약된다는

, 점  그리고 '  ◎◎랸텄떫밭에  의한  절대엘리뜨중심체제라는  점 . 둥이다

, 세번째로  철저한  집단중심체제를  들  수 . 있다  북한  헌범 49제 조에

 는 '  퐁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

 하여  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  기초한다 라고  명시하고 . 있다  원래 흐쵸

 와  주◎미라는  거대한  두 fR  쓸를  전체와  개인이라는  모순된 관계속에

 서  조화시키려는  노력은  인류의  숙원이라고  할  수 . 있다  그러나 양

 자간의  를균형만이  역사속에 , 쫀재해왔고  이를  고루하게 표현해보면

'  개인과 ' 자유  라 '  전체와 '  평둥 이  각기  상응하뗘  체제에 지배적으로

 나타나곤 . 했다  특히  후자는  왔펼초블  뿌춘의  지향하고자  하는 원리

 이며  가치처럼 , 정식화되었고  북한  또한  예외는 . 아니다  그러나 헌법

 이  명시하는 , 바처럼 ( )  개인 하나 과  전체간의  조촤는  툰◎초볶의 ◎쓸

 메  의해  단지  뿌◎에  그치고  있음이 . 드러난다

 네번째의  특징으로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개조방법으로  북한은 '새인

'  간 을  양성해내고 . 있다  초기의  사회주의자였던 (R. 오웬 Owen)  이 새로

 운  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구성원의  출현은  ◎◎꺼틀의 교

 육과는  다른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 생각하고  이에 실천적으로

 주력했던  사실온 . 유명하다 4") , 즉  개인과  자유를  지향하는  인간의 본

 능을  처출초볼끌◎을  통하여  전체와  평둥을  지향케  하는 . 것이다 북

 한은  여기저  한  걸읍  더  내딛여 ·  사상혁명 문화혁명을  통하여 A ·톤 뗘

 똔처출의  건설은 , 물론  똔분를  내리는 · -  ◎므◎ 촌교 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는 A  슬 ◎의 ft  토토 를  꾀하는 . 것이다

. 있겠다 3  『 므◎ 욜쑨틋』에

 의도와  신념대로  북한은 다

, 다섯번째로 ft  썰뚠츠 와의  단절을  들 수

 서도 , 보여지듯이  다분히  ◎트◎ 개인의

48)  따라서  오죈을 ef 꼰◎ 쳐◎초폰외  측턴에 서

3.- 「 f t'7 D ÷1,1, 쳐출초됐 털◎◎「 ' , 『겨 오고『 1 ,저 구룰구

, 죠쳐 1987, pp,33~37,

 논하기 도 . 한다 , 표◎절 B ,톨 결◎

7-'  」 tJ, TKf, 추츄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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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면에  걸쳐 ef ◎뚫  토촌똔◎을 , 차단하고  초렬을  토◎밖◎을 뿌리내

. 렸다  이러한  방식의 fe  왔과꾀 , 단절이  있을  법찬  ◎져속에서도 쉬이

 자리잡을  수  있었던 , 것은 60  년대까지 Si ·  열레 ◎촐밟탄려들을  대거 숙

 청함과  동시에 ,Bt  초별 쪘띠  북한의  새로운  삶좌  원리로 보급되었다는

, 점  그리고  줌요하게는  북한주민의  극심한  경제난에 . 기인한다 ,Bt초빌

 ◎과  함께  보급된  경제적  빈곤은  주핀들에게  초◎깔◎의  혁명적 전환

 조차  쉬이  수용한  수  있게 . 하였다

 여섯번째로 '  쌀의 '  왔킬초출 라는  표현메서  북한체제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 . 같다  식량난의  시급함리 80  년대  들어  더묵 ,십각해지면서

 촐므◎은 1982  년의 , 시정연설과 1956  년 12 27  월 일의  노동당 6  제 기 12

 차  전원회의에서 '  쌀은 '  공산주의 라고  언명함으로써  북한체제의 궁핍한

 현실상을 . 고백꼰자 1960  년 B  월 ft  썰◎ 뽄◎슈◎◎  이래로  농기계의 꾸

 준한  향상에도  불구하고  농업이  부진한  이유는  ①  경지면적의 확장

, 곤란  ②  노동력 , 부족  ③ _ 영농기술의 , 부똑  ④  분배상의 문제접‥‥‥

 ⑤ (  공업 특히 ) 중퐁업  절대위주의  산업정책  둥에 . 기인한다 바야흐로

' '  ◎솥◎ 가 , 아닌 ' Tt '  효 켠 의  문제가  북한체제의  걸림돌이  되고 . 있다

 마지막으로  자력갱생을  원칙으로  한  폐쇄경제체제라는 . 점이다 이것

 은  스탈린의  일북사회주의의  자급자족  경제방식과 R  촐 ◎ 초빌◎봄에서

 의 3 ef 뿐펠  트쵸이  합쳐진 .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가  안고  있는 모순

 과  위기에서  사회주의를  보호하고자  하는  북한의  노력은  해외무역 의

 폰도를  남한의 69.1%  에  비해  훨씬  낮은 20.7%  로  보여주고 ,so)있지만

W t  쳐 토  공히  뵈차뽄갓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치  쟈으면 한될

 내부경제의  한계적  며건을  고려할 , 때  북한의  자력갱생의 -폐쇄경제

 국체경쟁력  약화는  문제가  않될  수가 . 없다  이러한  난관을 타개키

49) , 이태팔 :「북한경제 자럭갱생
1989, 177 .목

50) , 국토통일원  「남북한  견제현믐 , 비교』 1957.

 정책의  이점과 , 한계」  「북한 40 , 년」 , 서올 ,올유닉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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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북한온  자력갱생원칙을  일부 , 수정하여 1954  년 9  월에 26  개 조항

 의 .  뫼국인  합작회사  운영법을 . 채택하였다 5')

51) 3t , ◎츰 구 f , 「롬윰쌀 ◎릇 .f:1, 텨져 ft. 』련 y rftf , 탄 1985.1,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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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북한에서의 fsia촌랐

1.  춘찼◎◎의 ◎곯깔

 북한에서의  춘찼건◎은  쵸을에  대한  인식론적인  측면과 실재론적민

 측면에서  고찰되어져야  할  것 . 같다  먼저  전자메  대한 , 고찰로 왔젓

 초볼  ◎츤속에서  춘◎가  마르크스  이래로  어떻게  비판적으로 거부되어

 져  왔는지를 , 살핌으로써  오늘날의  뚠끌◎변과의  차이를  분명히 할

 펀요가 . 있다  이는 ·  마르크스 레닌의  춘◎◎◎렵과  일반적인 춘찬글◎랩

 과의  차이라고  할  수 . 있다

 마르크스가  태어나던 (1518 ) , 당시 년 는  중세를 ,0,  짼의  암혹기로 볼아

 ◎은  카톨릭의  위광과  용건귀족들의 , 위세가 ·  츰뽄 탈과  룬◎앞에서 붕

 괴의  위기를  맞고  있던 . 시기였다  이러한  때를 , 맞이하여 마르크스의

 부친은  원저  유태인  ◎신으로  려이 (Hersehel) , 혜르셀 이었지만 1816년

 의  반유대법률에  의해  생계수단에  위협이 , 가해지자  쳐을 마르크스

(Marx)  라고  고치고  춘◎까지  괄늘을로  바꾸는  둥  철저한  변신을 통

 해  사회에  적응하고자 . 하였다  바야흐로  카톨릭에  이어  눈◎가 편또

 의  ◎푤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던 . 것이다  십지어  영국의 , 경우 아프리

 카의  출◎르에  파견되어진 fe:90  들은  노동력이  착취되어지다  못해 끝내

 샘명이 fH  죠되어가는  천토천  ◎텄볼들의  곁에서  싼틀에서의  좇괍를 기

 도할  따름이 . 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당시의 , 감상주의  초자연적인  원인에  대한 ,톤슬

 그리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망상들을 , 중오했으며 · · 토친뚜 춘◎또 AW ef롤

 ◎놨◎같은  비합리적힌  세력의  염향력출  체계적으로 . 과소평가하였다 sa)

(David 스트라우쓰 Strauss)  와  포미에르바하는  이러한  마르크스의 종교관

 에  염향을  뤘던 . 인물이다  ◎쑬는 1835  년에  예수의  생애에 관하여

 비평적인  글을 , 발표하몄는데  ◎촐이라는  것도  초기  기독교시대에 받

52) 1. Berlin, ferf .WerT( , 신부룸역  「칼 , 마르크스」 , 서물 , 폄딘사 1982, 49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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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여진  어느  정도  쳔◎뽀인  믿융과  순수한  래똔톤이  결합된 것이

 라고 . 비판했다  또 , 포이에르마하는  인간의  상상속메서  만들어져 인간

 의  현실적  비참상을  구뭔을  통하여  극복하려는  기만적인  행위로 춘을

 를 . 파악하였다 %)

, 마르크스는  이들과  당시의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이런  식의 종교

 파악을 ·  했으면서도  왔쪘초븐와  춘쓸가  췄츄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닌

 데  대해서는  적개십어린  비판을 . 가했다  즉  볶찬는  불행한 사람들의

 진통제  구실을  할  뿔이기 , 때문에  이  춘끗또  롯◎을  제거하지 않으

 면  계쏙  숙명적인  환상과  위안에  빠질 , 뿐이며  아올러  인간의 투쟁

 의지를  마비시키는  마편적  경향이  있다고  마르크스는  생각했던 것이

. 다

 이렇게  규정된  췄잔초촬뢰 , 춘꼿변은  출토촐쁘초분  시대에 H춘블◎

 에서  춘◎가  껄◎의  시녀로  작용하던  시대상황을 . 반영한다 다원화와

 민주화가  짙행되고  있는  오늘날  그러한  춘◎죠변은  논리적  강도를 잃

 고  있다고  해야  할 . 것이다

, 둘째로  춘◎썰◎외 ef  렷◎◎ 인  측면을  볼  수  있는  것도 위에서와

 같을  춘◎죠밟의  변좌에  상응하는 . 것이다  이에  폴란드를  비롯한 유

 르코뮤』즘  국가들에서는  공산주익가  도입되기  훨씬  이전부터 국민들의

 토◎◎뿌의  일부로  자리한  촌◎가  공공연히 , 왔촌하거나  암북리에 통

 제로부터  자뮤를  누리고 . 있다  특히  이들  공산권  국가들에서 춘◎가

 딱런굴과  췄츄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들  춘◎가  갖는  특유의 et◎천

 기질  때문이었다  쳔료욜르초볼랸찬에  푼찬가 fff  에  편숭하여 작용한

 탓에  왔◎초출로부◎  배척받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과  전혀 ,다르게

 이제  이들  국가에서좌  춘릇는  왔◎초볼와 , 더불어  홀은 왔켤초블가

 찰  수  없는 - ·  영켠 소련 증국◎  똔◎왔펼촐◎초블로부터 토쳔췄◎초블를

-  보호 에서  필요한  제  기능을  하고  있눈 . 것이다

53) L. Feuerbfch. fhe fssence o? Cfnsfienltl ( .V., 리 Hsrper & Rolv, 19sf), pp.18s~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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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리고  여타의  공산권  국가들에서도  이제  춘툰에  대한  강한 ◎◎펄

 이  점차  힘을  일어가고 . 있다  퐁산권의  약화로 , 보며지듯이 ef31쏜 에

 허덕이는  인민들에게  역시 '  프로메데우스의 '  불 은  왔켤초볼가 아니라

 춘쓸의  순수한  이상에  두어져야  했던 . 것이다  레닌이  숙청대상이 될

 정도로  급격히  체제변화를  보이고  있는  소련의 , 경우  로를가 암시장

 에서 til  싼  값으로 , 거래되는데  눈에  의기  무섭게  판매된다고 . 한다 H)

 괏◎초븝가  춘◎를  대신하여 09  ◎뽄 으로  더  기여할  부분은  대부분 사

 라지고 . 있다  특히  인간의  쓿쳔괌쳔에  작총하는  측면은  말  할 나위

 없 . 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조츰 . 다르다  촐◎◎은 A  ◎ 쳬으로  그의 쓸

 쿤에  따라  전뽀이 ef  ◎븟 으로  건설되고  있다고  믿는 , 터에  아직 -

 ◎춘밭가  슬므◎찬를  대신할  여지는  절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

. 문이다  그러나  자원과  기술이  한계가  있는  북한으로서는 언제까지나

 초텁텄쨀의  트옷◎토◎래에 , 입각하여  유잎한 ni , 쳬◎괌텀 금 외국시장을

 배제한 ,a , ◎쏜흐 친켄  래촐온이  없는  숲별초촬처출로  남을  수 있을

 지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최근틀면서  북한은  전면적인 폐쇄체제를

 부분적으로  풀어  조심스럽게  가◎를  늘여나가기 . 시작했다  경제적 낙

 후로  촉발되기는 , 했지만  그로  말미압아  종교인들의  교섭도 이루어지

 고 . 있다  비록  북한측의  종교라고  해봐야  촐르◎을의 T쓸벤춘으로

 전락된 , 정도이지만  여타의  공산권에서  춘을가  인민들의  새로운 쳔쳬

08  뽄츤으로  수용되고  있듯이  솔므◎◎  왔쳔초볼가  실패했거나 미룩하

 지  못한  영역쁠  채뚜는  식으로  춘찼는  북한  주민들에게 받아들며질

 것  이 . 다

2.  춘◎갇◎의 겸로

54) , 심일섭  앞의 , 책 227 .쪽

 그동는  북한에서의  촌찬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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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은 60  년대  이후로 30  여  년간을  또달춘◎들의  활동이  꿉겨 왔다는

, 것과  일면  북한이  그러한 j n  』 춘◎ 톤을  쓰면서도  남아있는  모든 종

·  교 신도들을  초뜰텀◎의  기치아래 H  분죠튜로  삽게  된  데에 . 기인한다

 한  세대  동안  획일적인 T  뽀춘루춘 에  모든  가치체계가  통괄되어 오

 면서  ◎토의  사회와  문화와는  커다란  이질상을  낳았음도 . 물론이다

 이렇게  상담한  정도로  이질화된  분위기  속메서도  통일메  대한 모색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 있다  주로  정치영역으로  대표되는  점부간의 외

 교가 fS  ◎ 이래로  비밀리에 -  최근들어 - 공개적으로  국내외에서 이루어

 져 , 왔고  요즈믐에는  경제외교가 f:3 출토  ◎군에서  활기를  믹고 . 있다

 이  두  외교의  최근동향은 , 첫째 35  똔 과  소련봄산당의  몰락에 염향을

 미친 ·  개혁 개방정챌애  힘입어  접차  퐁개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 것과  둘째로  정치주도형에서  경제를  주변수고  하는  경제적 사회재구

 성  방식으로의  편향에  기타 ·  사회 문화적  측면이  가미되고  있다는 ,접

 그리고  세째로는  점차  율◎◎군메서  토◎◎균으로  옮겨가고  있음뜰 보

. 인다  이러한 , 외교동향은  물론 ·  다뭔화 라양화되어가는  세계적 흐름에

, 편숭하고  아울러 -  토친◎ 의  의지를  남북한  쌍방이  보임에  따라 가

 능하게  된 . 것이다

 그러나  경제를  주축으로 , 정치 , 예술  스포츠  둥의  교류가 활발해지

 고  있는 , 가운데  춘◎또 01  ◎만은  조금  논의를  예외로  할  수 밖에

. 없다  그것뜬  여타의  측면과 , 달리  북찬에  교류의  상대가  될 춘룬가

 없다는  점 . 때문이다  요즈음  표방되는  북한의  춘율◎랄는 n  ◎또 호

fB  ◎튜에  불과할 . 따름이다

 북한에서  춘찬전◎이  가능한  길을  모색해  볼 , 때  한  세대의 단절

 과  종교거부관으로  인하여  흐초또으로  싹트이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

. 다  더우기 H  솔 ◎  초쳔◎◎이  춘◎의  외피를  둘러쓴 , 채 춘찼보다

 더  노◎의  개녑으로  군림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 그러하다 따라

 서  결국  흐찬와  춘◎차◎를  통한  전깍방식을  생각할  수 . 있다 이러

 한  즈◎나  춘◎차◎는  형식적으로나마  표방되는  북한내의 춘◎뽀렬를

, 통한다거나  아니면  ◎프쁘에서의  종교모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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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그러나  이  방식이  결코  쉽지는 . 않다  우선  북한  종교인들의 괏

 펼초볼◎  그룻된 , 춘◎뼙과  그로  말미암아  또준똔 fC·료류 이데올로기화

 로  괜한  마찰을  빛을  가능성이  어느  영역보다  높기 . 때문이다 따라

 서  북한과의  춘◎차◎나  조찬를  위한  전제적  조건이 . 필요하다 그것

 은  북한의  춘찬뼘의  변화를 , 위하며  ◎◎의  종교실상을  착오없이 보

 여야  하는  이유에서 . 이다

, 첫째  남한의  춘찬는 'fir ef' ? 쁠 인가  왔잘초볼◎으로  반박하지 않더라

 도  기존의  종교들이  정도의  차이는 , 있올지언정  미신과  허구성이 상

 당한  정도로  가미되었뜸은  부인할  수 . 없다  특히  활◎똔의 , 겪우 50

 년의  출◎뽀초를  자랑하던 1934  년에  이미 SH  싻의  신앙적  모색을 박

 해하는 '  악의 ', 끝  썰쭈초볼 fat  볼쳬욱이  열매를  거두기  시작했을 정도

. 이다 5") , 둘째로  남한의  춘뜰는 ' ' ? ◎츳뚤 인가  이  물음  역시  첫 번째

 의  물옵과 , 관련되며  보기메  따라서는  종교해석상  논란이  일 소지가

 많을  수 . 있다  그러나 fH  깔이  과학성과 , 관련되면서  아올러 초시간적

 이고  독단과  고집을  거부하며  꾸준치 · (reality)  현실 에  따라 of수정되 질

 수  있다는  점은  수웅가능한 . 영역이다  이러한  뭍옴은  곧 세번째의

 남한의  춘찬는 'et of'  획 인가  라는  뭍음과  례놓을  수 - 없다  현실물 춘

 랐는  도외시해서는 , 안되고  현실을  관조해서도 , 안되혀  현실의 물음에

 조웅할  수 , 있는  즉  현실적  모순과  부조리의  냉엄한  평결자가 되어

 야 . 한다  이는  종교의 , 생리상  사회변동과  멜  수  언는  차원의 문제

 미기도 . 하다 , 네번째로  남한의  춘찼는 ' '  ◎◎춘톤 로서의  위치롤 되들려

 받아먀  할 . 것이다 1895  년경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한  북장로교의 데

(J.S. 니스 Denni$)  는  한국교회의  가장  흥미있는  특징으로 ' '  애국심 을 들

- . 었 다s6)  비단  기독교만이  아』고 , 려찬 , 출찼  ◎죠찼  등이 ·켠◎춘찼

 」볶굳춘◎로서의  내력을  가지고 . 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 것은 외래

55) , 서팡선  「한국기독교와 , 반지성」  「한국기독교와 3 , 제 세계」 , 출빛 1981, 169 .록

56) Jf. Dennis, CAnstian and Sociof fsrefresf, (Edinburgh:01iphart Anderson & rerrier,
1899) , 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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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의 , 겸우  특히  췬◎◎처럼  서양문화의  촉수라는  인상을 탈피해야

·  한탈 는 . 것이다  다섯번째로  남한의  종교는 ' '  주롤춘을 인가  종교가 지배

 계급의  피지배계충에  대한  억압도구로  작용하던  오욕의  시대는 지났

. 다  그러나  비대해진  블◎렌와  화폐가치를  으뜹으로  여기는 첫추레

, 속메서  춘을  역시  쭐찬이나  ◎◎으로  전락될  위기를  맞고  있는 것

 을  부인할  수  없는  게 . 현실이다  를쭈초출가  결여하고  있다고 왔져

 초븝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주요한 , 」리효 ·  꾸롤 탄을  춘을는 견지해야

- 한다  현실적므로  볼  때  비록  왔켤초볼  조차도  꾸◎깔에는 실패했지

, 만  춘◎는 oi  를  처버려서는  안될 . 것이다 , 마지막으로  역시 춘◎는

' '  촬껸깔 을  지녀야  한다는 . 것이다  ◎뽀춘꽐로서의  위상은  남한의 종교

 로서가  아니라  관◎춘을로서의 ' , 측면 이므로  얼핏  트딨굻쏜로서의 위상

 과  상충될  수 TR . 있 다  고러나 f? Bf 렸  ◎록굻똔들이  몇몇 나라에저

 료◎춘온로서의  기능을  훌릅히  수행하고  있옴을  상기할 , 때 그러한

 위상간의  문제는  기우에  지나지 . 않는다

 춘을차◎를  위한  전제적  조건으로  낟한의  종교가  견지해야  할 이러

 한 6  가직 -ffr · · 물믐 뜰춘◎ ◎블춘◎ et · · ·◎춘을 토◎춘을 꾸폴춘똔 찰틀춘꼰

- , 은  북찬의  초딴챈찰에  대웅하기  위한  춘을가◎로서의 필요성만히

, 아니라  뚫◎또◎이  지향할  춘찼뽀  ◎◎이기도 . 하다  따라서 춘삯차◎

 와  출을가 Et · fN· · ·  ◎ 』포 스포츠 이술 분학  둥에  비해  늦◎  하더라도 이러

 한  지향점이  한민족이  지녀야  할  가치체계의  줌요한  일부임을 생각할

, 때  신중하고도  인내심있는  노력이 . 필요하다  때로는 춘끌뎨글졌꼴에서

 흔히  나타나듯이  즈◎가  있을  수도 . 있다  그러나  다만  한 세대간의

 종교적  단절이  있었을 , 뿐이므로  한국사속에서의 ·  려◎ 갈◎똔의  첫 유

 입슥에서  나라났던  수난은  없을  것으로 . 보인다  더무기  이찌 경제를

 준◎드로  한  다각적인  차◎에  적극적인  의사를 ,ii) 보임으로써 북한은

57)  쵸터◎은 '91. 7. 24  밤북풍인 · ◎ B af  ◎ 촉진외원면맹  방문단파뫼 , 회담에서 "우리
 나라도  지구살의  한 , 나라이떠  지륵의  움직밈에  닻춘머  나갈 " , 것 이라뎌  기존 정

 책좌  변촤틀 . 시사했다 , 강영지  「남북한 , 유엔가밉  북한은  고립을 ,탈괴하는가」
B, 』신통아 1991, 9 , 월호 175 .목



25D

H  ◎똔◎의  수렁에서  탈피해야  하는  절박한  상태에  있음을 시사하고

91 . 다

 이상의  논술을  통해  볼 , 때  북한메서의  춘찼젓◎은  ◎찬차◎와 죠

 ◎을  통해서 . 가능하다  다만  경과적으로 , 보면  그동안의  ① n◎또

4wi , 효 료튜  ②  친◎븟째를 .  위한  볍튜로서의 n  춘찬차◎ 톤이  선행된 후

, 에  ③  개방  물결에  따른  춘◎의 ;a  츠앓찰 이  잇따르리라고 . 보여진다

 그리고  춘◎와  초◎텄◎과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은  ②의  과정에서 진

 햄되어  ③의  과정에서는  본격화될  것으로 .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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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f9  촌쓿 ◎에  따른  촐작과  떨뤘의 변화

1.  춘찼의  욜밟 ·  뽄페간의 일반논리

 춘찼의  보껼적인  특성으로 '  ◎활 클을  들  수 . 있다  이  ◎찹은 힌두

·  교 불교에서  말하는  ◎과  같은  존재얌식일  수도 , 있고  하나의 형이상

 학적인  실재일  수도 . 있다  또는 ·  기독교 유태교  둥에서  보이는 ◎괌뚜

 인 , 종말론와  그의  젓관뚜인  대웅물인  마르크스주의의 혁명론에서도

 찾을  수 . 있다 %)  이렇듯 ·  ◎향 탈은  인간세계의  상대적이고 불◎리하고

 불완전함에 , 기인하려  릿관를  탈피한 (  싼틀 쳔의 )  관란 에  삶과 희망의

 마지막  기대를  둡으로써 . 발생한다 -

 현실에  강한  메시지로  투사된  춘◎의  ◎첨또인  힘은  인간의 출◎과

 쁨레에  강한  영향을  끼칠  수 . 있다  다음의  표는  춘을가  ◎럿에 작

 용하는  모습을  촐밖의  차원과  딸뜰의  차원메서  살핀 젓이다

( 2)읫

 종교의  초월은  과거를  지향하기도  하지만  주로 . 미래지향적이다 머

 쨌든  현재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를  ◎츳의  논리로 바라본다

 는  걸을 , 말하며  따라서  체제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 나아간다 ①의

 경우  종교의  지향이  의식에  부정의  논리로 , 작움하떴지만 체제에른

78) , 컹재식  「부정의  논리와 ,사최변혁」
263 .쪽

B2l , 』절관교랸 집  떤대대학뭔 , 논몬굅 1985,

지향
 ①  과거 .-  현 재  ②  현재  지 향  ③  현  재 -  』미 래

차원

의식  부정  의 논리  긍정  의 논리  부정  의 논리

 혁 신적
체제  보수적 )  혁 신적 보수적

(  초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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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수  우위로 . 나타난다  조선조  블꽐의  원시유교에  대한  지향이 현실

 부정의  논리로 , 작용하되  체제초월적이지는 . 못했다  ②의 , 경무 춘◎가

n  번과  밀착되머  현실긍정의  논리로  작용하며  체제는  다분히 보수적으

 로 . 나타난다  조선조 500  년의  견인차로  뽑은가  기며했음은  말  할 나

. 위없다  ③의  겸우  춘◎갸  ◎챔쌀을  주로 B  면에  내세울  때 현실적

 으로  부정의  논리로 . 작용한다  몫뽄에  대한  강한  거부와 투늘뀨인

 체제에  대한  갈망으로 . 나타난다  이러한  예는  주로  종교의 수난기를

 통해 . 보여진다  본고에서  룰래로  거론하게  될  폴란드의  카톨릭과 왔

, 펼초븝  일제치하의  한국  춘◎와  일본  쳔봄와의  관계가  며기에 해당
. 한다

 그런데  ③의  겸우에  나타나는 , ◎제중에서  춘뚠의  쳐챔쌀이 또다른

 ◎챔뚤인  힘과  만나  라포하게  될 , 때  어떻게  나타날까  하는 . 것이다

, 즉  공산주의나  쳬죠도  ◎참뚤인  힘을  지녔다고  할 , 때  카톨릭과  한쪘론은

. 간단하다  무룻  어떠한  춘찬른지  ◎◎또인  힘물  가지고 있으

, 나  현실과의  밀착을  보일 ( ) 때 ②처럼  그  ◎좽또인  모습은 잠재화되

 는 . 것이다  ③의  몌메서  폴란드  츄펼초볼와  일제의  쳔료는 ◎챔뚜인

 모습을  잃은 , 채  ②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 것이다 , 즉  같온 춘찬라

 고  해도  역사적으로  ◎향쌀을  지향하여  ◎츳의  ◎뿌로  작용하기도 하

, 고  또는  ◎촛놀츳의  ◎쀼로  작용하기도 . 한다 s9)

59) ft Tf, 촌 프 H il tfE f , 「 추련◎촛 ◎ 꼼꾜☞칼뺄 팔게」 f, ◎ , 분렸◎ 1983, pp.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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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인 롤래

(1)  폴란드의  카톨릭과 왔◎초출

 폴란드의  사회체제와  의식구조를  아는데  있어서  특유의 전통문화를

 빼놓을  수 . 없다 , 가족  칠회둥에  의해  전수되어온  전통문화의 유산은

 그들의  공산주의  문꽈와  어떤  면에서  계속적인  갈둥을 ,일으키면서도

 묘하게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는  양상을  보이고 . 있다 H)  그것은 가족

 과  교회가  전통적으로  폴란드의  주요한 ft  쳐을 의  기제임을 . 보여준다

 특히  폴란드에  있어서  카톨릭의  사회적  힘은  괄목할 . 만하다 1921

 년에  인구의 63.B%  가 , 로마카톨릭 11.2%  가  희랍카롤릭으로  주류를 이

 루던 , 것이 1931  년메는  각각 64.5%, 10.4%  로 ,6') 나타났고 1970년대에

 는 3,600  만명의  인구중 3,4DO  만명이  카톨릭  신자로 ,6") 나타나  그 어느

, 나라보다도  특히  공산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계속된 신잠세에서

, 보여지듯이  종꼬의  사회적  역할치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

. 다  이러한  카틀릭의  신장세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갖고 , 있는데 그

 첫째가  폴란드의  카롤릭이 Bf 토◎초분  ◎◎을  대외투쟁사속에서 지니게

 되었다는 . 사실이릴  대표적인 , 사실로써 2  차대전중에  폴란드의 카를릭

 성직자와  ◎쟌플은  춘◎의  술수한  계시와  토◎똔쵸을  위하며 fl때로써

 나찌메 . 대항하였다  독립을  위한 ·  헌신적 종교적  회생이 2  차대전중 동

 구  그  어느나라보다  극심한  결과로 , 나타났지만  일면  이러한 역사적

 경험물  통해  토◎또  유대는  더욱  강해질  수 . 있먼다  지록 재집권한

 뒤로는  종교탄압을  주도한  고물카로서도  집권  초기에는 토찼왔칼초볶를

 표방찰으로써  신앙깊은  국민들의  환십을  살  수 . 있었다

60) , 오세걸  「동구제극의 딘족분파의 , 큐산」 · , 안병영 오세철편  『동구제툭의 역사적

61)
, 성」 , 서물 , 박덩사 1986, 250 .목

J. Rothschild, faft Crntref furope. Sefueen tAo fuo Wo.M Werr (Scattle: niv. ◎ of
D'ashington Press. 1983B, pP.36~38.
R.F Staar, Commenift fegieug in SaBfern 3%ope (Caifornia : Stanford, 1977), pp.140 ~
141.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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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민족적  성향이  깊다고  해서  춘뜰에  적대적인  공산정권이 그

 대로  두었던  것뜬 . 아니다  바니  토친뚜이라는  점에서는  풀란드 자체

 의  공산정권과  카톨릭은  왔츄키 . 가능했다  그러나  소련식 공산주의를

 따르게  되면서  ◎◎초볼는  춘◎와  함께  폴란드를 .  지키고자 하지 않았

. 다 1956  년 10  월사건  당시메만  잠시  고삐가  늦춰졌을 , 뿐 1948  년 이

 래로  폴란드의 e e  가 왔◎ 찔은  카톨릭을 . 박해하였다  특히 1966  년 체

63) , 양렁숙  「픔란드  고부우카정권  붕괴에  관한 -  연구 재핍권기힌 19s6~1970  년을 종

- , 십으로 」  외데 · , 석사◎ 닉 1988, 3B-39 .목

 호바에서  기독교  전래 1,000  년  기념행사를  박해한  사건은 유명하

' . 다  그들은  교회재산을 , 몰수했고  찬틀론텨을 , 폐간했으며 비신스리

(WyBnski)  추기경을 . 공개재판하였다 , 계속하뗘 If  찼 쩔의 , 제한 결랄촐

 의 , 대량체포 nf31  에  대찬  충성을  강요하기도 . 하였다 "3)

 이러한 , 박해속에서  폴란드  출신의 (  ◎호 요한 ll)  바오로 출현은 ◎◎

 춘을  카톨릭에  치망을  안겨 . 주었다 1979  년에  ◎초의  톨뽀찬뗘은 폴

 란드에  주요한  의미를  갖게 . 한다  개인적으로야 , 롤쁘◎뗘이겠지만 처

08  출 으로는  춘을  바  왔◎초볼라는  색다른  이념간의  절합을 ,의미하며

of  ◎춘 으로는  가뜩이나 eB 토딧초볼 '  탄◎이  강한  폴란드인의 ,영광이고

 따라서  명실공히  카톨릭은  폴란드를  퍼표하는  쁘똔나  다륨없는 위치에

 서게  된 . 것이다  또한 e ef , ◎ 으로는  세계인구의  각기 1/3  씩을 점유

 하는  카톨릭과  왔◎초블라는  측면에서  전자의  굘튿이  냉전타개를 위해

 루비콘강을  건넌 . 것이다  그리고  ◎◎또으로는  뿌춘과  ◎뛔를 망라하

 며  춘찬의  보편주의적  지향을  보며주었던 . 것이다  이를  계기로 이듬

 해인 1980  년부터는  흐쵸◎겨의  정치적  진출이  훨씬 , 수월해졌고 콩산

 당으로서도  이제  무조건  압박만  가할  수도  멀는  처지에  이르게 된

. 것이다  어느덧  카톨릭과  폴란드  퐁산주의는  각각의  상대역이 뜨거운

, 감자였지만  폴란드를  지탱하는  ◎쳐◎촌쉽표로  표상화된 . 것이다 그

 결과로서  폴란드  체제는 11  게 , 변화하였는데  무엇보다도 1980  년을 전

 후하면서 at  트쵸안 의  제도화와  함께 (Corporation 련촙쁠레 Syste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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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하였다는 . 점이다 6')  그리고  이러한  체제로의  전환은 쳐틀떫짜뚜

 ◎군메서  기존의  엘리뜨  중십체제를  무력화시키는 , 동시에 직업분포면

 에서의  현저한  변화를 . 가져왔다

 결국 50  년대를  전후하여  형성된  폴란드의  숲힙초환뿌춘온 춘◎의

 적극적인  사회참뗘와  인간구뭔에  압도되머  어느덧  처출◎솎으로서가 아

, 니라  춘쏜가  추구하는  장거리  계웍을  단거리  계획으로  단지 전환하

 여  뒤좇는  꼴이 . 되었다 0 · ·  ◎ 뽄뱃 쳐출렬꿰◎에서의  부문간  자체 쩔

 뜰◎최◎◎은  획일화된  초랄초쵤를 fS , 뇨 하연 ·  다양성 다원성을 쏜◎케

. 하였다  폴란드  정부로서는  이같은  역동적  메카니즘인  카톨릭과 ·화해

 친선관계에  서는  순밖에  없게 . 되었다  학교교과과정에  춘찬◎◎이 선

 택과목으로 , 채택되고  미사방송이 (1950.9.21), 허용되었으며 ID  여만의 회

 원이  있는  첨년교회조직의  활동이  합법짙으로 , 숭인되었고  심지어 n

·  ◎ 볶럴욜간의  중재기구로서 ' ·0 '  ◎◎◎ ◎◎◎쭌려출 가  발족하게 되기에

,6s) 이르렀는데  결코  우연으로  돌릴  수  없는 . 현상들이다

(2) T  트촐 의  불◎을와 쳔료

 일제하의  쳐료는  여러  면에서 왔잘초볶와

 라서  쳬죠와  보편좀교와의  관계를 ,통채서

 위상을  가늠채보고자 . 한다

 유사한 바가

초별텄◎에

, 있으며 따

 맞설 춘◎의

 무엇보다  챈죠와  왔펄초블를  처틀틀또  측면에서  유사한  맥락으로 바

 라볼  수  있는 , 이유는  이들이 ' ef' 초빔초볼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

, 과  따라서  자연히  본의가  아닐런지는  모르나  전파방식에  있어서 극

 히 ' ' 강압적  수용방식을  공히  채택하기에  이르렀다는 . 때문이다 여기서

 다루는  쳬료는  트쭈촐떰초볼의  상징이자  구현체로서  ◎조꿰 이페을로기

 를 -  정치원리로  확립하려  했다는  점에서  뜬◎닸에게는  이념과 체제의

Tf  측 메서  큰  걸림돌이  아닐  수 . 없었다  특히 1940  년을  전후하여 극

, ◎ , ◎◎ H%ff, 텨◎떠쿄 19B2.

65) , 박석진  「폼란드  노동은폼이 정치권럴에

6a) , ◎◎굴◎ -  「놨 콘』 il i  『「 ◎ 「t  ◎  깆If  긋  『옷 ( ),, 곶곯불 노 a  왔랄초촌 t 23료딸팔◎』교뜰

 띠친 , 영향」  외데 , 석사논문 1982, 7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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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스럽게  쳬처받쵸을 , 추진 fUn  로토 론을  본격화한 H  촐는 - -◎ 쳐처

 초볼를  현실화하면서  동시에  ◎◎쪘◎을 . 자행하몄다  그 방법으로는

 한국  퇴지의  토착신앙을  제도적으로 , 끌어들인다거나  폐교의 위협속에

 서  불◎똘표  뿔뜰에  신사참배를 , 강요한다거나  급기챠는  ◎촌곧를 종

, 속  해체시키는 . 등이었다 6")_

 이에  따른  반발이  종교계로부터  ◎상되므로  므출는 , 무마책으로 쳔

 쳐가  단지  조로의  조상과  유공자에  대한  경배에  붙과할  뿐이라고 웃

 볼하는 , 한편  따라서  춘옳하고는  그  관념을  달리하므로  신사에 참배

 시킨다고  하며  국민의  ◎쌔과  흐웁를  칩해하는  것은  결코 6')아니라고

 설득하기도 . 하였다  그러나  뭔래부틴 e  추닌에게  쳬료는  하나의 춘찼

. 였다  갖은  설득과  위협속메서  그  본색이  들어나기  시작한 것은

1930  년대 . 이후였다 193f , 년  제국의최에  제출된  조선총독의 보고서에서

, 처럼  쳔료는  이미  춘을의  영역을  넘어  하나의 ef· ef 뽀료 ◎칠 fR쭈◎

6s) 뿌로 . 탈바꿈했다  만고불변의  트렴룰  떠받들기  위하여  므욜는 한반

 도  도처메  쳬처를 , 건림하였는데 1936  년에 524  곳이던  것이 1945  년 6

 월에는 1,062  곳으로  쁠뀨  확대가  급하게 . 이루어폈다 6")  이쯤 되었을

 때는  설득이니  회유니  하는  무마책은  이미 , 사라폈고  한국의 춘◎들

 에  대하여  노골적인  탄압을 . 전개했다 1939  년에  춘을료뭡걀을 ,만들고

-fH -  올 블출  원칙을  세워  촬◎찼의  축소를 , 뫼하였는데  므출의 ◎◎

-  쳔◎  원칙에  의한  쳔꾜의  확대와는  대조를 , 이룬채  거의 ◎◎또으

· 로  편쳐지고 . 있먼다 1943  년에는 , 성결교 , 안식교  침례교가 ,해산되고

1945  년에는  ◎올귁◎◎◎뜯◎토에  전체  교파가 , 통합되었으며 목사들은

 쳔출으로  인솔되어  한강에서  세례를  받기에 . 이르렀다 7")

,를빛

66) , 랄◎빤 H t Btfsj, 「 쭈☞◎또호또 룬◎ , 서울 , 고혀서림 1989, pp.150-196.

07) , ◎밤쳐◎ , 「뿐◎◎◎쳔출」 1927, pp.507-505: , 춰발빨  위 , 잭 pB.164~le6.
68) , 민경배  「일제발  기독교인의 , 최후저항」  「찬국기독교와 3 , 제 세켸」 ,서울

1981, 114 .쪽

69) , 할발터  위 , 잭 p.178.

70)  위 , 책 p.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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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보괸종칠의  위력이  이대로  사라지는  것은 . 아니다 앞에서

 지적챘듯이  춘을의 ·  ◎첩 ◎은  ◎츳에  딱리를  내리지  못할  때 철저한

 ◎츳볶곰의  ◎◎를  갖고  ◎펼에  대함하게 . 된다  쳔에  대한 김솎굘◎
 으로도  설명될  수 , 있겠지만  이러한  종교적  헐신에  현실적 추동력을

 얹어주는  것이  또  하나 . 있다  나라와  역사의  상환에  따라 모숟이

 달리  나타날  수  있는  토◎춘가 . 그것이다  척박한  시기에 보편종교는

 왕왕  신의  계시를  구현함과  동시에  애국정신으로  무장되곤 . 한다 따

,  라서  보편종교는  랸싻◎◎로서의  모습을  수시로  지니게 . 된다

 트◎◎의  한국  불◎찼는  이러한  면에서  ◎싻춘을로서의  양면성물 잘

. 드러냈다  여타의  종교는  말할  것도 , 없고  기독교  줌에서도 툴총윳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교파가  ◎츳놀츳의  끌◎로  쳔죠에 수용되어폈

. 다 · 그러나  튿촛◎  만큼은  자체내의  일부가  신사참배를 결의하기로

, 하였지만  ◎◎◎◎의  꿇쁠조  챠죠를 . 거부하였다  기성교회의 , 참배 굴

 복에  반발하여  다분히  종교적  차원에서의  저항이  쳬를에  과감히 맞설

 수  있게 , 하였고  이러한  것이 . 민촉적  차원으로도  나타나  ◎출를 거

 부하는  애국문동으로 . 번절다 1935  ◎  평양신학교에서의  톳◎츄렀을 종

 교적  저항의  시발로 , 하여 1944  년에는  역시  틀공쏜의 fr  ◎찰를 주축

 으로  ◎닫툰  춘끓표런치 . 일어났다  특히 fr  ◎불는  경북  찰◎노에 시

 온산제룩을 , 세웠는데  기성교회의  굴복에  반발하여  스스로  교추가 되

 어서는  렬급쭈촐럴을  조직하여  일본에 . 저항하였길  촌절 1,ODO여덩과
 함께  일장기와  챈찮를 , 깍괴하고  참배 ·  굴복한  교회를  탄핵하는 ,한껸

 촐출뚜 :  ◎◎끗◎을  거부하기도 . 하였다

 이외에도  틀룡쓸를  주축으로  한  애국적  종교저함은  해방이  될 때까

-  지 규모의  정도에  차이질 , 뿐  끊임없이 . 일어났다 ( BH) 미나미 ◎◎ 총

 독이  제국의회 , 시정보고에서  조선통치에  대한 ·  질의 답변을 , 통해 조선

 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40  만의  군대가 , 있는데  그것이 예수교

 인들이라고  했물 . 정도최다 ")  결국 H  촐로서도  무조건  탄압할 수가

71) , 박쳔창  』정의가  우치를  부를 , 때』 1930, 30f~308 ; 족 , 랄랄를  앞외 , 책 pp.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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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어서  트추찬◎의  통솔하에  두는  우회적  방법을 사용하기에

. 다

 이 르렀

'  ◎햄 발을 향한  보괸종교의  불합리한  체제와  이념에  대한 ,저항이

 그  실현을  목전에  앞두고  얼마나  큰 걸림돌이었는

 잎머난  사실들만  보아도  짐작할  수 . 있다 해방이

·  쳔쳐 련치  파괴  및  소각이 8  일  동안 136건이나

H  쭈촐쁘초블로서 는

 지는  해방과 함께

 되자  전국 각지에서

 발생  했던  것  미 . 다

3.  북한의  춘쓴존◎과  룟잔  뼘◎의 ft벚

 구체적인  사례로서  제시된  폴란드와 -  』훌 『에서의  룬◎  라 특수이데

·  올로기 체제간의  관계에서  볼  수 , 있붓이  춘◎가 · · ·정치 겸제 사회 문화

 등의  렷료을 1  시할  때  그  힘은 . 대단하다  특히  ◎츳또인 현실을

 직시한다고  할 , 때  변혁을  위한  추동력의  근원은  역시  례의 ◎읔에

 따른 '  ◎◎ 날에 . 있다  ◎쳔」◎을  지향하는  한  렷촛은  부정되고 청산되

 어야  할  대삼에  붙과찬 . 것이다  이좋되어서는  콤춧되머야  할 대상은

 단지  체제에  국한되지 , 않고  그러한  체제에 ·  밀착 동조하고  있는 어떠

 한 , 이데올로기나  퐁교의  이름물  빌리고  있는  어떠한  이념도 포함된

. 다  여기서  어떠한  체제나  이념이라고  할 , 때  그것은  춘꼰의 현실적

 이상과  크게  괴리를  낳는  것을 . 의미한다

 북한의  주체사상과  그에  따른  특수한  촐트◎◎ , 왔◎렬레가 이제

 춘을가  현실적으로  지향하는  이상과  어느  정도  괴리를  보이는 지는

 정확히  가늠하기 . 힘들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 것은  종교적 입장에

fir otf  라  초뜰이즘의  입장에서  퐁교를  닫압해  왔었던 . 또쁠이다

 처음부터  보편종교가  보급되지  못한  지역과 , ◎리  일부  종교의 110랠

 이기도  한  북한에서  보편종교의  단절은  단순히  왔져초쵤의 ◎춘끗뼙으

 로만  설면되어질  수는 . 없다  그것은  초뜸텄◎이  일반적인 왔려초볼와

, 다르며  또한  그에  입각한  북한체제가  쵸므◎을 ft , 쳬◎ 하고 iE-촐 을

 ◎초로  한 -fsfrp  쿠 왔티랄의  모습을  간졌기 . 때문이다  그메  따른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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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체제의  특수성과  주민 3  욜 리촐조의  특성은  이미  앞에서  거론한 대로

. 이다  주체사상과  그에  따른  체제가  보편종교와  괴리를  보이는 또

, 한가지는  전자가  정치적  권력물  업고  나타난  사이비종교라는 . 것이다

 이것은 H  ◎이  바러면 .·  위세만만한 ( , )  사이비종교 초쁠 뽄쪘 는  사라질 운명

 이라는  것을 . 압시한다

 현재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H ·  솔 ◎ ◎교◎을  준축으로 단일신앙공동체

 호의  지향에  박차를  가하고 , 있지만  이를  그대로  두지  않고 세계사

 의  흐름메  편입시키려는  대외적인 .  압력과 유혹에  시달리고 . 있다 내

 적  폐쇄와  외적  개방의 , 또순속에서  북한은  이제까지의  내적 강화에

 만  몰두할  수  없게 . 되었다  특히  경제면에서의  낙후는  외교를 통한

 뵈차뜰꿰와  바깥이념의 ·  접촉 유입을  불가피하게 . 하였다

 직접적인 , 춘쏜차◎나  춘을차또  요인을  통한  흐◎는  북한의 쁠레와

 출밟에  어떠한  영향을  줄 ? 것인가  무엇보다도  이러한  논의가 가능하

 게  된 , 것은 ,  초뭡 ◎쨀의  현실적  한계가  분명이  드러나고 , 있으며 그

 로  말미암아  춘을가 ,  초떨 ◎짼의  빈  공간을  채워가면서  떵향력을 발휘

 할  수  있다고  보기 . 때문이다  이미  한  세대간의  종교단절은 달리

 표현해서  한  세대간의  주체신화를  이룩할  수  있었기 , 때문에 보편종

 교의  유입이  처음부터  큰  힘을  발취하기는 . 어렵다  탄리 , 보면 주체

 사상의  현실화된  모습은  종교가  현실적으로  지향하는  이상과 유사하

, 여  주체사상의  이름으로  당분간  그대로  잔존한  제◎나 촐◎린표가

 있을  수  있기 .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점차  뚠쓿의  보급이  커져서 주

 체사상과  뵈련하게  되면  양상은 . 달라진다  폴란드나 T  므출 에서와 달

 리  한  세대간의  단절은 , 있었을지언정  토순된  현실에  대하혀 초월성

 을 .  향한  콤츳의  꿇뿌는  작동하기 . 때문이다  이쯤되면  종교는 사회변

 혁의 D  메카 즘으르  선두에  서게  될 . 것이다  그러나  난관이  없는 것

 은 D . 아 다  지배이데몰로기인  주체사상물  수호하고자  하는 체제수호집

 단과의  갈둥이  있을  수  있음은 . 자명하다  그러나  각방면의 원조를

 북한이  바라는 , 입장에서 fir  차또  이미지  때문에  븐  종교탄압은 몌상

 되지 . 않는다  결국 , 폴란드처럼  주체사상과  종꼬가  공존하기에 . 미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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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 , 때  주체사상은  통치이데올로로서  핵십계급들의  표상이 될

, 것이고  종교는  기본계급과  반동졔급들의  삶의  윈리가 . 된다 자연히

 북한주민의  촐변쪘쟌의  특징으로  본  ① , 똔토초볼  ② · , ◎수 딸  ③ ◎

3D , ◎◎초볼  ④ rff of 쌘 , ◎천촐변  ⑤  촐◎닳  쑨구에  대한 eB·볶교틀 촌

irp  뽀 , 면◎◎  ⑥  뜰◎◎격과의  단절  둥에  변화가  일 . 것이다 그리고

 주체사삳이  일구어  낸  북한체제의  특수한 , 모습  ① n·솔므딨쳔 ◎◎관

, 헨  ②  불가항력적이었던 3 , 계급구조  ③  철저한 · , 뿟◎ ◎  ④ ' A '톤 떠

, 개조체제  ⑤ it  쎌똔츠 와의 , 단절  ⑥  솟옻싼의  곤란  둥에도  역시 동

 시에  변화가  일게 . 된다

 그러나  변혁을  위한  기제로서  춘을가  역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떠한  특수체제나  이념의  대변자로서가 ,아니라

 순수한  종교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나와야 . 한다

 춘괏가  정치적  도구로서의  사명을  갖고  북한에  들어갈 , 경우 그로부

 터  파생되는  역기능은  던묵  십각하게 . 된다  왜냐하면  퐁교가 비참한

 북한주민들에게  구원의  멱할을  해야함에도 , 불구하고  자칫 초릴렸뽄메

 젖어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선전용  정치이데올로기로 , 보이거나 그렇게

 조작될  수  있기 .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춘을차◎가 n◎차

·  ◎ 똔캤차◎와 , 달리  순수한 A  춘쏜 들에  의해  토뗘◎균에서 전개되어져

 야 . 한다  북한이  정치적  도구로서  춘◎차◎에  웅한다고  할지라도 말

. 이다  그것은  총교가  순수한  본연의  자세를  지키면 , 지킬수록 ◎밤을

 ◎혈의  힘은  커지기 .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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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맺으며

 주민  의  의  식 에

 춘◎젓◎이 라

 보급될 , 때 북한체제와

. 고찰이다  때문에 다분히

 본  논문은  북한에 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는  전제가 . 필수적미다

 근러나  이  작업물  위해서는  그러한  전제를 , 포함하여 북한체제의

 현실물  좀더  명쾌히  할  필요가 . 있었다  특히  군쓿의  시각에서 본

 북한은  더욱 . 특이하다  본고에서는 , 북한을 ,  초똘 뽄쪘을 , ◎루로 촐므◎

 을 A  ◎ 견으로 , 하여  ◎뚠  ◎교◎이  이끄는 if  주◎』칙 췄◎렬로 파악하

. 였다  북한이  혈◎춘쏜  대신에  뚠쥬춘◎인  ◎므◎◎로서 북한주민을

 촐갔◎조하고  뼘퉤를  개편해오는  동안 It  ◎ 간의  이질성은  크게 심화되

. 었다  앓으초 -  뚠 몰  위한  준비같업으호  이러찬 )t 류◎  현상을 정확

 히  규명할  펄요가 . 있다  아울러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  ◎◎ ◎의 내

 용도  발굴해야 . 한◎ ·  ◎◎ ◎톨  토재로 ·  상대적 적대적  이질갑을 극복할

 수  있게 . 된다  그럭◎고  이질화된  클상물  적대적으로만  볼 필요는

. 없다  북한측메서  보면  남한측의  이질화된  모습  역시  적대적으로 보

 일  수  있기 . 때문이다 #tat 옻 fB  라초볼에  입각하여  서로의 이짙적인

 모습을  이제  다소간  인정하븐  선에서  ◎◎◎쳔는  시작되어야 . 한다

 보편종교는  어느  특수찬  이년과  체제를  초월차여 '  ◎◎ ◎을 회복하게

 해주는  좋은 . 가교이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 북한종교론은  주로 탄압정

 책속에서  주체사상의  틀속에  묶며  있는  몇몇  뽀쵸춘◎들에 한정되머

. 왔다  그러나  이제  북한체제가  하나의  ◎◎춘끗인  ◎므◎◎의 이념속

 에  있읖를  밝히고자 . 한다  마친  쳔글가  일본의  모든  가치체계의 노

·H%  ◎ 춘인  쑨과  같은 . 양◎이글  이러한  측면에저의  연구가 점책적인

 측면과  병챙하여  이루어펴아  할 . 것이다

 원  늰  가  되 어  있는 f2초절

fl 판단  기 물도

 현실  적으로 한

, 끝으로  북찬의  통치이데올로기이자 살의

frP  의  실패여부에 , 대해선데  이점은  북한주민 스스로의

 록  해야  좋을 . 것미다  한  세대를  끌어온 초쉽텄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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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릇  드러냈다고 , 하여  외부에서  섣불리 ·  비판 무시하는  것온 오히려

. 북한의  개방화를  움츠러들게  할  뼘 ,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통일메 도

 움를  주지 .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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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2  후호 를 o·37 ◎로글늘◎훌쵸초골필료르 =Et  ◎르 73굴조◎

-  ◎쪘몹◎될또와  뿜랠글렬례토를  추◎므로 -

(·  쵸를련 』촛옷 )졔또

(  롤  쓿  ◎ )

 최근에  국제정세의  변화와  더놜어  남북의  ◎◎뗘료가  부각되띤서 똥

 일을  대비한  낳◎한  체제비교언구에  더한 of 관심  높아지고 , 있는데 본

 면구는  이러한  맥락메서  일반적으로 ( )  사회복지 사회보장 제도의 핵심적

 민  두  기둥미라고  활리문는  떤금  등의  ◎절찮◎례◎와 쁨쁠낱뼘레려가

 확한에서  머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가룸 (  할당체계 제도의 ), 적용방법 재

 뭔조달체계  그리고  급여세계  등을  풍심으로  렷접물  살퍼보고  어떤 뗘또

 퉜블  갚고  있는가를  파악하려는  것미  주요 . 목적이며  또한  이러한 연군

 를  롱해  남북한  사회보장제도가  보완해야할  점물  추굴하고  남북간의 사

 회복지제도의  ◎슴이라는  측띤에서  시사점물  먼어보러고  하는  것이 부

 차적인 . 언구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하에  본  면구는  국내메서 상대적

 으로  언구가  만된  쑤요등의  소둑보장제도에  강조접물  두었으며 다뭄과

 같미  연군결과를  정리할수 . 있다

 먼저  꽉한에서는 ,  ◎틀팎◎ ◎출팥털의  거념이  남한과는  전겨 다르게

 사용의고 . 밌다  남한의  겅무 fR  팔출 똔미라는  개념은  사회보험과 곳적부

 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팔하는  닐은 , 개념이고  ◎슬◎뜰은 사힉보장

 의  하위개녑으조  사용되는 , 반면  북한의  경무는 ' '  ◎틀찬토 미라는 용어

 가  ◎최◎이  영구적  촉은  장기적으로  상실되었물  경무  국가가  언금 등

 의 ·  ◎쵸 론론똔◎를 rl  급하는 09  존랬 민  ◎겸럴◎쉽◎로  이채하고 밌고

 사회보험뜬  쀼쵸◎의  일시적 (6  상실신 개뭘 ) 기준  소득물  일시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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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주는 (  몌를  들머 ) 산전산루보조금  뚬◎먼민  ◎썰찮◎쳬◎로 이해하

 고  있머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이 ,  상위 하위개넘이  마닌  노동능럭의 상실

 정도를  기준으로  벌도의  집단에게  적용되는  벌개의  개넘으로 독특하게

 사용하고 . 밌다

 ◎한의 -  한쓸곤◎◎◎의 꼰◎와  릇탈은 '  사회의  물질적  부룰 인민둘

 의  복리중진에  우선적르로 '  돌린다 는  확한  사회주의사회의  이넘과 그

 배분방법메  있어서는 '  노동의  잉와  질메  따른 '  분배 라는 파도기로서의

 ◎틀초불슬  균◎토태에  의해  밀차적므로  규정되고  밌으나  미러한 미념

 과  분배원칙은  어디  까지나  미메  상응하는  론껏◎  고료가 충족되어먀

 가능한 . 것이다  흑히  ◎한의  사회복지제도는 2.1 예산  대부분물 국가메서

 울당하는  사회주의적  특성물  갚고  밌기  때문에  북한의  렐쳔또 (밥겁 경

 제성장물  홍한  경제적  부의  욱적 )  정도 이  북한  사치복지제도의 변차에

(  그것이  굴정적이컨 ) 부정적이건  가장  근뭔적인  영힝물  미치는 요인미

f,  또한 1  국가여 산지출중  자중한 Of  뻘◎랄◎ 이  꽉한  사회복지제도의 밍

 적  확대와  질적  개선에  똔◎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 보민다

 확한의  사회복지제도의  먹사를  소득보장제도와  의료보잠제도를 중심

 으로  보먼  대릭 3  단계로  구분할수  밌는데  첫패는 1945.8 - 1950런까지

 의 '  쳬◎의 ', 똔또려  둘째는 1957-1970  넌  까지 '  펴◎의 · '료딴 챌볶탬

 그리고 1571-1985  까지를 f·1 제도 ' fiB' 뽄◎ SR  죠」 텨로  나누머  볼수 91cr.

 제도의  명성기는  북한의  의료보장제도와  소둑보장제가  무상치료제와 사

·  회보험 사회보장제를  근간므로  하여  그  기본적민  를물  갖춘  시기로 볼

 숱 . 밌다 2,1 제도 ·  정비 보완기는  의료보장제도에서  쁨◎틈쌀트텨쳬와 쏠

 ◎폄뿔의  강화로  흑징지워지는  무상치료제의  질적  강화가  이루머진 시

 기이며  소득보장제도는  른  번화가 . 없다  제도의  형태적  완성기는 상당

 히  포괄괵민  급여  내용물  포함한 ' '(1978), 쀼또찰 ' '(1980)◎묘찮편팔

 이 , 제정되고  사회보장제의  혜택에서  제외되먼던 '  협동능민들에 대한

'  사회보장제 가 1956  년에 , 실시뷩으로써  모든  국민물  포괄하는 ◎틀곯◎

 의  촬교초볶적  성격이  관철된 . 시기이다 1986  련미후는  벌다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 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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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한의  소득보장제도중 ' '  ◎출밭텔채 는  장기적 노동능력상실자매게

 소득보장을  해주는  제도이며 fH  료 쵸썰은 6  개윌  미상의 노동능럭상실자

 를  대상으로 , .  노동자 사무윈 그리고  농민  등 ' '  전 인민 울  포괄하고 . 있다

 타뜰은  국가일반예산메서  충당되고 , 있으며  급여의  종류는 헌굼급여륨

 중심으로  볼때  ①  ◎분펀쀼골  쑤숲  ②  추롤쑤토  ③ 59쀼퇴 컸죌톳추쵸

9  영예군인과  전상자메게  주는  보조금  ⑤  민밀군  루방가족  원호 보조

 금  등이 . 밌다  면금의 fff  ◎쏜썬 물  일정한  노동근속연한을  채워야 하며

 면금의  종류  그리고  직업의  성격메  따라  노동근속연한의  조건이 를러진

. 다  일반  노동자의  겅무 30  최 부탄은 85  년  이우 20  넌으로 5  년이 눌머났

 므나 ,  광산 지하  노동종사자는  근속면한이  찰고  면금수준도 . 높다 연금

 의  쏜굴◎렬◎은 35t  에서 100%  까지  다잉하며 2,1 국가공로자  겅무는 ◎◎

 가 . 주어진다

 사회보헙제는 5  개월이하의  단기적  노동능력상실자메게  주떠지는 소

 득보장제도이며  뜰쪄면◎은 .  노동자 사무뭔  등 . 이다  농민의  경무는 전

 국적으로  홍일된  제도가  없고  촐◎탐쁠에서  자체적으로  해걸하고 밌어

 실질적므로 2,1  보편주 적  성격을  갖고 . 있다  라◎쳬발은 사회보험방식이

 뗘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총소둑의 1%,  국가 , 기업소  사회단체  등은 근

 로자에게  지급되는 (  옻쳔똘쵸◎뜰 현물  급여  비용까지 )  포합 의 5-8t를

 납부하는데  노돈강도가  높은  직장의  보헙료뮬미 . 높다 fl  사회보헙 에 8,1

 한  급여는  ① -  딸천◎럿쵸  ◎  로◎로◎◎텃숲 G  료첼◎펴쵸  ◎ 련렬노

 렬런릇  등이  밌으며  급여비뮬은  입굼의 50-100%  까지 . 다잉하다 사회보

%,  사회보장메  대한  최근의  렸토  뭔련는  북한자료에서  거의 찾아볼수가

. 멉다  다만 6  」 년의  경무를  보면  사회보험료수입이  전체 8·1북한국가수입

1.6t  를 ' , 차지 하고밌고  사회보헙과  사회보장에  지출하는  토촌붤쿄의 비

 뮬은 53  년도의  경무 3.0%  로 . 확인되먼다  사회보험의  지출예산내먹은 상

 당부분이  보조금지불자  뀨잉소사업비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 나타났다

 사최보험괴  사회보장미  일시◎  혹은  장기적으로  쀼료◎을 상실하었

 물  겅무  과언  어느정도의  소득보장억할운  하느냐가  중요한데 정착한

 판단븐  어퍼무나  연금의  경무  한  사레에  의하면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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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으로 . 보인다

 북한의  의료보장제도는  똔간분◎◎와  쁨또물렬토혓쳬가  그 기븐물

 이루는  료봅뼝뼘서비스 (Hafionef #esffh fnromncel if . 쾨이며 대상계

 충은 ' '  전 민민 물  대상으로  하는  왑죠초블  원칙물  채택하고 . 밌다 며기

 메  소요되는  를◎은 - 전맥  국가예산으로  충당되고  밌므며  이것쁜 확한

 전체  국가예산의 2.39('82 ) 넌도  정도를  차지하고  밌는  것으로 추정윈

. 다  의료보장제도의  준려논뽀는 ,13 , , 외래 윈 왐진  요밍비를  포함하는 매

 무  광범위한  것므로  보이텨  활한은  모든  치료가  무상치료라고 주장하고

91 . 다  그러나  뻔몇  부분에거는  아직도 A  추 슛벌이  있는  것므토 ,보이며

 또한 ·  도시 농츤간의  차미  그리고  의료시설의  상대적  낙후  등의 문제점

 미  나타나고 91  어  무상치료제메  겉맞는  잉질의  의료서비스  제공메는 어

 느져도  한계점이 91  어 . 보민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메도  놜구하고 북

 한미 ,to  며년메  걸쳐  구축한  의료보장제도의 sR  」 로는  높게 펑가찰만하며

 이런  의미메서  최근에  전국민물  포괄하는  줄뽀토쁨쁠찰◎울  달성한 남

 한의  의료보장제도는  그  궁정적인  측떤에도  불구하고  며러가지 점메서

 뜰볶해야윌  점미  많은  것으로 . 생각된다

 남확한의  의료보장제도와  소둑보장제도를  단순히  펑먼적으로 비요할

, 경무  헌재의  제한된  자료와  미흡한 H =ft  린 락을  고러할  때  며러가지 문

 제점미  파생되고  자칫  잘뭇하면  객관적므토  존재하는  현실을  왜극할 가

 능성미  머 . 많다  때문메  매무  조심스럽고  제한적민  뇌곯만이  현재의 수

 준에서  시도할수  있는  최대치로 . 생과뢴다

 남확간의  제도비교를  롱해  블때  확한의  제도는  비교적  단순한데 남

 한의  제도는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납한의  경무  국가예산파 피보험

 자의  보험료가 2·1 ◎랄료쌀  대부분울  차지하는데  활한은  국가예산의 비

 뮬이  높은  둥의  륵징믐  발건할수 . 있다

 또한  소둑보장부분에서  북한의  제도는  사실상  전국민을  포갈하고 있

 는데  남한의  겅무는  아직  랄쳔토과  허◎◎블출에  대한  먼금이 실시되지

 많고  있어  이들메  대한  부요뀁텨의  실시가 . 요망꾄다  또한  능촌의 산재

011 보헙  해당되는  려찼교롬쌀텨뒈◎의  실시도 . 요망된다  의료보잘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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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메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의  측띤에서  남한미  높은  펀이나  급여의 포괄

 범위나  지억의료보험의  보험료 (  부탐 특히 ), 농촌  본인부담의 , 정도 도

 시농촌간의  의료서비스의  쀼볶와  제도운엉의 . 문제  그리고 치료줌심의

 의료보장  등의  문제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 란단쥔다

 마지막으로  묵한  소득보장제도와 2,1  료보장의 ft  볏 토◎물  보먼 헌재

 의  수준에서  급격한  번화가  발생할  것므로  보이지는  많으나  머러문 겅

 제사정물  고려하면  그렇게  밝은  전망은  아닌  것으로 . 생리쥔다 그러나

80  년대  들어와서  ◎토또◎의  질을  높혀야  한다는  점물  강조한 확한의

 정책방힝물  생각해  보먼  최소한  헌재의  수준은  유지하리라 . 전망된다

I  ◎ ◎

1.  뻐◎ 릅또

 최근  동독의  서독므로의 ,  홉수 통합과  동뮤럽의  붕괴  그리고 소런체

 제의  대번혁으로  상징되는  동서간  정치구조의  지각  번동과  함메 '턴뚫

 룰의 '  딸◎ 가  도래하먼서  그  영힝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 밌다 이러한

 시대의  번화로  민해  한반도에서도  남북간의  각종  교류가  활발히 논의되

 고  있고  낳◎간의  뽄◎이라는  숙명적  과제가  이전보다  훨씬  강한 강도

 로  무리에게  다가모고 . 밌다

 그러나  체제가  상이한  남북간의  홍일미라는  것은  동서독의 겅헙물

 보먼  말  수  있지만  그럴게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믐  알  수 91

. 다  더무기  체제가  상이한 H t  천 의  ◎◎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

 로  밍  체제의  단점자  장점물  정착히  민식해야 . 한다  미런  의미에서 흑

, 히  확한의  ◎골곯◎쳬◎를  체계적으로  면구하는  것은  상당한 중모성을

. 갖는다  왜냐하띤  맘으로  납확간의  체제롱합시  삔껼◎슴이나 팔분◎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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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뭇지않게  잉체제의  사회복지제도메  대한  객관적  력가가  무시뽄할 번수

 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 때뿐이다  예를  들머  똔보의  뽕밀과정물 보고

 정부기관의  한  보고서에서는  롱독파정에서  서독의  높은 찬출볶찬◎빡이

2·1 뽕일기반중  한가지  동려미  되먼믐물  지적한  적이  밌고  이런 의미에서

 혈렬의  사회복지수준물  끌머  올러먀  한다는  의건물  제시한  적이 . 밌다

 사회복지제도는  여러가지  제도가  밌지만  그  풍에서도  핵십은 쁨렬낱

 ◎체텨와 . ◎겸친◎궤◎이뗘  이미  말려져  밌기로는 1c  뭔의 사회북지제

 도중  보건의료부뿐에서는 ' '  똔쌀분뼘재 가  착립되어 , 있고 소득보장부분

 메서는 8·1 초쁘죄  뚜쵸자  밀시적  노동능력  상실시  지급되는  각종 똔런요

(  예를  들어  치료기간의  중의 )  밉금보조 미  실시되고 li 있머  이  부분에 밌

 어서는  남한보다  앞서  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 있다

, 한련  이러한  북한의  사회복지제도메  대한  국내의  면구는  상당히 미

 홉한  수준에 . 밌다  북한의 aH  쁨뼘찰◎ ◎메  대해서는  쬐근메  ◎개의 보

 고서가  나와  밌으나  의료보장제도와  더활어  ◎출쌀◎쳬토의 기둥이라

 할수  있는 , 소득보장제도  특히 ft  보의  면금제도와  각종 소둑보장제도메

 대해서는  면구결과가  거의  멉는 . 형편이다  때문에  본  연구는  놜한의 사

 피복지제도중  면금물  중십므로  한  소둑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의 역사

 ◎  전개과정과 , 련겁  문제접을  객관적민  입장메서  고찰해  보는 :31  이준

. 포목적이며  국내의  연구상창을  고져하며  소득보장제도족께  많은 강조

 접을 . 두었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홍해  ◎렬과 It  뽀의 뿜렬◎◎붸료와

 꼬득보장제도가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는  묍물  살퍼봄므로써 남확간의

 체제똥합시  사회복지제도에서  어떤  쿤뜻뤘을  얻물수  삔물까  하는 접을

 개릭적으로  밝혀보고자  하는  접이  면군의  부차적 . 목적이다

2. 07  ◎  ◎쟉  및 군끝

1)  예를  들어  확한의  한  고위민사는 "  운리는  국가가  ◎초가  되어 모든
 인민들의 . 먹고 , 밉고  사는  것물  철저히  보장해두는  제도룬  수립해 눌

 만다 "  고  공먼하고 . 있다 (  한시해 북한  조국병화통일위뭔회 )부위원장 와
 의 , 인터뷰 , , 「사회렁론」 사회펑론사 1991.7 , 월호 p.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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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븐  언구는  주로  』텨◎◎에 . 의존한다  그러나  다른  분야꽈 마찬가지

 로 ·It  헵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1  차자료가  국내메  매무  루족한 헝펀이

, 고  똔한  확한  자체가  자료공개방법이  비과막적이머서 (  묵히  각종 롱계

) 치발표 It  뽀  사회복지제도의  츳린를  밝히는데  많은  한계점이 . 있다 본

 면구도 of  러한  한계점에서  크게  자뮤릅지는  못하나  국내에서 활용가능

 한  자료를  되도륵이먼  충실히 . 반영하였다

 또  한가지  면군방법의  문제점은  마직도  강하게  남아밌는 이데몰로기

 적  펀견에서  벗어나  얼마나  객관적으로 It  뽀의  ◎출굻찬쳬◎를 ·민식 폄

 가할  것인가  하는 . 문제이다  예를  둘어  기존의  확한사회복지제도룰 먼

 구한  ◎편  안되는  연군결과를  보면  이데몰로기적  선입관메  과도하게 짙

 착함므로써  북한제도의  블◎를  정팍하게  파막하는뎨  모히려  장매를 가

 져다  즌는  문헌이  대부분이고  이러짠  접근방법은 2,1 납확 사회복지제도

 를 ·  보완 발전시켜  힝후의  홍일에  대비한다는  겁메서  걸코  도뭄물 주지

 야물  것므로 . 생각묀다  때문에  되도롤이면  객관적인  시각에서 It뽀의

 의료보장제도와  노둑보장제도를 '  있는 ' 그대로  이해해  보져는 51 iS촌 ◎

 물 뮤지하몄다

 본 2,1 면구  주요  면구내용은  다믐과 . 같다

, 첫래 fC  별에서  매무  독뽁하게  사용하고  밌는 , ◎출찮◎ ◎출랍뼘개

 념물  정리해  보고  확한  사회복지제도의  변된콰정물  분석할수  밌는 이론

 적인  흘을  시를적  수준메서  구성해 . 본다

, 둘째  활한의 2,1 사회복지제도  역사적  전개괴정을  쁨쁠찮떨과 ◎쟘찮

 ◎체◎의  발전과정물  붕룁으로 . 살퍼본다

, 셋째  확한의  렴쁠찮털펜◎와  ◎짤찰떨채◎의  현창을 , 할당체계 재

,· , 뭔조달체계 재원문글세계  급여체계  등의  분왹흘로  분석하여  보고 It

 뽀  제도가  담면한  문제접을 . 고찰한다

, 렛째  확한의  뽕렬쌀◎쳬◎와  ◎잠쩠뽄◎또룰  납한의  제도와 비교

 하여 2·1 남한  의료보잘제도와  소득보장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점물 추출

 해보고  힝무  남확간의  텄궤◎슴메  사회복지부분에서의  시사접물 추출해

.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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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 . ft  튜찬출와 찼출꼰◎

 매무  독륵한  ◎굘초불닳줴를  뮤지하고  밌는 It  쀼  사회북지제도의 실

 태와  묵징물  파악하기  위해서는  멎가지  예비적민  고찰미 . 필수적이다

 첫패는 11=  료 초촐뽀춘  혹은  ◎뽀메서  사용하는 ' IB ', ◎출 찬 ' ',◎출물쁠

' ' ◎출찮◎  이라는 fJ  개 이 It  쀼에서는  전혀  사웅되지 ( )않거나 사치복지

 남한메서  사욧하는  의미와는  매우  상이하게 ( ,사용되고 사회보장 사회보

) 험  있다는  점물  먼저  이해하여  뿅머사용의  혼동물  줄며야 . 하며 둘째

 는 It  보메서의  사회복지제도의  형태와  내용상의  번화를  규정하는 요인

 들에  대한  이론적  물  혹쁜  방법른적인  흡에  대한 . 관토이다  죽 IC  별 ◎

 출초볼라는  체제속에서  사회복지제도는  어떤 , 방식므로  왜  번화해 왔는

 가  그리고  힝우  어떠한  모습으로  번화해  갛  것민가예  대한  이른적 논의

 가  진행되어야  단순히  제도의  소개메  머뿔지 (  않는 물론  자료의 한계로

 헌황파막조차도 ) 힙들지만 '  란뽈천 '  슬촐 를  갖운수  밌물 .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귐메  대한  언구는  헌재의  활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밀먼한

 먼구상황을  볼때  매무  힘든  자제이며  본고메서도 ' '  쳔존턴 이고 '쁨발

'  떫 인  수준의  논의를  전개할수  밖메 . 멉다  그러면  먼저  북한에서 ·사 용

 하는 ·  사회보장 사회보험의  개넘부터  살퍼보기로 . 한다

1. It  ◎메서의 , 쳐슬◎뜨  찬◎◎◎의 썰◎

It  뽀사회에서는  무리사회에서  처럼 ' '  ◎출볶찬 라는  용어가 학술적

 혹은  일상적므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므나  자본주의  혹은  사회준의를 떠

 나  필반적으로  사몽되는 ' ', 찰뜰철련 ' '  ◎물찰뜰 미라는  용어는 밀반적

 인  뭉어로  사용되고 . 있다  그러나 , 사회보장  사회보험이라는 용어가

 내포하는  의미가  ◎료과는 , 상미하게  매무  독뽁하고  한정적  의미로 사

 용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사용하는 ,  ◎출찮◎ 찬출◎◎의  개념◎ 멍

 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fi 용머사용에  파생되는  흔란물  피할수 .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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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남한의  겅문에는  법적  규점메  의하먼 "  ◎츤결빨이라  함쁜 ◎촐

 찮◎에  의한  제급며와  무상으로  행하는  쇼먼환럴를 "a)  말한다 라고 하뗘

 ◎틀반뽈은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제도를  포괄하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

. 다  그리고 , 생찰보호법  아동볶지법  그리고  노민복지법  등에  의해 실시

 되는  각종  국가시책물 ' '  ◎출론◎론◎ 이라논  용어로  사용하고 3).있다

 그러나  로랐에서는 ' '  ◎출럴◎ 이라는  용어를 , 사회보험 공적부조

 그리고 ,  아동복지 노인복지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둥  크게 3  가지 종류의

 복지제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웅어로  사용하고 41 있므며 ' '◎음쳔찬 라

 는  용어는 HH  ◎츤밭떨 ◎를  포합하여  주택과  교육에  관한  사항까지 포팔

 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미  밀반적인 . 경힝이다  미와  같이 법◎

 규정  혹쁜  학계에서  사용하는 ,  사회보잠 사회복지의  개녑물  보면 믹간의

 편차는  있지만  ◎출썰랄은  사회보험제도와  공적부조제도  둥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이고  사회보헐은  사회보장의  하위개념므로  사용되고  밌는 것이

 밀  반적  민  경힝미 . 다

, 한펀 It  효의  겅무는  앞메서  먼급한  것처럼  려뽀에서  사용하는 찬출

 쳔◎라는  용어가 , 업고  사회복지보다  더  제도의  포괄법위가  널은 '1-

 가적  띤  사회적 si'  혜택 이라는  용어가  공식용어  내지는  히술용머로 사용

 되고  있므며 ' ' 찬글찮떨 (  혹은 )  국가사회보장 파 , ' '(  찰촐찮◎ 혹은 국

2) ' ·  사 회보장메  관한 ', 법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 ,펀 「사회◎지법전」
1989.9, p.15
3)' '. 사회복지사멉법 . 「사회복지법전」 p.19
4)  깁명모 ( ), 편 , 「현대사회보장른」 ( : 서뿔 , 한국복지정책먼구소 1985)
,  제 1  장  그리고  언하청 , 외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힝」
( : 서몰 , 한국개발면군뭔 lgaa) 참조
5)  이  용어는  북한의  문헌과  각종  사전에  듬록윈  공식화된  용어로 "사

2·1  회주 제도하에서  근로자둘이  노동에  의한 ( ) 분배 생찰비  이뫼메 당과
 정부의  민민적  시책에  의하여  국가와  사회로부터  추가적으로  받는 혜탤

 물 ". 의미한다  이것은  자본주의권에서  사용하는 ,  주택 교육  등물 포합한
'  쾅의의 ' 사회복지혜뗘  혹은 '  사회적 ' 밉금 fociof hnge  개넘보다 널은

 개념므로  무상의 , , ,  보건의료 무상교육 떤금 주택뫼에  국가가 tt  봔 므로 공

 급하는 ( , ) 생팔필수품 의복 리링  과  각종  보조금까지  포함한  모든 혜택을
. 포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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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회보험 이라는  용어는  벌도의  뜻물  가진  매무  한정적민  의미를 가

 지고  있으며  또한  미  용머의 19  개 도  낳찬파는  매무  상미하개 사웅되고

. 있다

 북한의  법령이나  노동당회의  자료  등의  공식문헌메서 .찬름겉◎ 처슬

 늘◎이라는  용어가  나타난  것은 1945  넌이후로  생각되나  이 문헌들에서

 는  사회보장이나  사회보험메  대한  자세한  정의가  나타나 91  지 (않다 이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문의 E  장 1  절 ). 찹조 , fl◎출철뼘 찬츰셜뺨

 대한  북한식의  개념물  정확히  알수  친는  ◎한의  문헌물  보먼  다윰파 같

. 다

 먼저  ◎틀렬블메  대해  보기로 . 한다 It  료메서  사회보장이라  함은 곧

' '  ◎붑◎출밭을 물 6l , 의미 하는데 "  사회주의사회에서  늙거나  벙에 걸리

 거나  부삼당하여  종늰토록  또는  오랜기간  동안  밀할수  없게  쥔 ,사잠둘

31  그 고  무의무탁한  사람들에게  국가부담므로  생찰자료와  의료상 -붕시 률

 보장하여  그들의  생찰만정을  도모하는  인민적 "n 시책  혹은 " 사회주의

 사회에서  국가사업물  수행하다가  로동능떡을  완된히  또는  오래동안 (6

) 개월미상  혀은  근로자들과  려명과멉물  수행하던  도줌  사망한 근로자들

 의  뮤가족들에게  돌러지는  국가적 541 s'"  택 으로  정의하고 .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2·1  무 무탁하거나 ,  부상 질병으로  촉은  나이가  많아 '노

 동능력물  완전히  상실하거나  사망한 '  겅뚜 메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한 국

 가적인  대책물 ' '  ◎출깔똔◎ 가  탐당한다는 . 것미다

 반떤메 ' '  쁜분◎슬찰◎ 은 "  국가가  ‥‥ , 로동재해 , 질벙  부상 등으

 로  일시적므로  로동능력을  밀은  근로자들의  생찰온  불질적으로 보장해

6)  꽉한메서는 ' ' 사회보장 , '  사회보헙 '  미라는  용어와 ' ' 국가사회보장 ,'·3-
'  가사회보헙 이라는  용어룬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 밌다  미는 ◎한

f·1 에서  사회보장  촉은  사회보험은  국가의  행정괵  책임 , 아래 대부분이
 국가예산물  뽕해 ol 사멉  실시되기  때문민 . 듯하다

7) , 「정치사전」 ( , 펑잉 . 사회과학출판사 1973 : : 서물 ,1989지잉사 년
) 재인쇄 , p.82

8) , 「경제사전」  제 1 , 권 ( : 펑잉  사회과학원 ,1985),주체과학면구소
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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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는 "  제도 로서 "  국가사회보헙은  생찰비를  받는  헌직밀군들중에서 밀시

 적므로  로동능럭물  잃은  사랍들에게  적몽되는  것므로  로돗능럭을 완전

 히  또는  장기적므로  밀은  근로자들에게  적욧하는  ◎글벌뼘과 구벌뢴다

f)"  고  하여  ◎글찮렬파의  차이점을  규정하고 . 밌다  즉  룩한메서의 찰틀

 껄◎은  밀시적으로  노동능럭을  상실한  검무에만  적용되는  개넘으로 사

 용되고  있고  사훼보장은  완전히  노동능럭을 , 상실하거나  노둥능턱이 언

 는  경우메  적욤되는  개녑으로  사욤되고 . 밌다  이  때문메 197B  련께 확한

 에서  채택된 ' ' 찬슬초블쏜죄찹  제 73  조에서는 "  국가는 , 노동재해 질

, 병  분상므로  노동능력물  일시적으로  밀은  근로자들메게 '료불◎출찮◎

'  채 메  의한  일시적  보조금을  주며  그  기칸이 6  개월이  넘므면 '뽀불찰츔

'  렵◎첸 에  의한  노동능력상괼떤금블 "  준다 고  하여  두  제도를  완전히 구

 분하여  사용하고 . 밌다

 정리하자면  남한의  경무  ◎글법◎이라는  개녑이  ◎츰◎◎과 공적부

 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봉의  사회복지제도를  치징하는  포괄적이고 럽은

 상위개념으로  사용되는  반면  ◎한의  경무는  사회보장과  사회보헙이 상

,  위 하위개녑이  아닌 He  뀨뽀 ◎의  상실정도를  기준으로  별도의 집단에게

 적몽되는 f·1 별개  개녑미라는 . 것이다  이러한  개념구분물  헌급급여를 풍

 심으로  구체적므로  보면  표 1  에서  보는  바와  갈이  확한에서는 ◎출◎떨

2·1 제도  경무는  준로  언굼등의  장기적인  련쵸쑨◎  위주로  되머  있고 ◎

 출찮◎은  단기적민  헌금급며로  되어  있믐물 . 말수있다

 이러한 ft  볕의  독룰한  개녑구분물  전제하지  랴고  쳔뽀에서 사용하는

 ◎슬◎◎  혹은  한틀철◎의  분류흘로  확한의  사회복지제도를  민식할 경

 무  ◎한의  사회복지제도룰  있는  그대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장애를  일으키게 . 된다 oiT  를  둘어 ' '  텀◎ 철츳 방식물  미하오  있는 납한

 의  의료보장제도를  료율뿜련서비스 (Hofionof renffh feruicel 방식물

9) ,(1985), 「경제사전」 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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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1 > 01  현금급 를  중심으로  본  북한의 t  」딴 보잠괴 Af  회보험뫼 구분

 러하고  밌는  북한의  의료보장제도와  평떤적므로  대비시켜 비교하거나

 혹은  ◎뼘에서 ' '  국빈층 에게  주머지는  사회복지혜택물  표현하는 뜩수한

 용어민 ' ' 생찰보호사멉  메  북한의  국가공로자메  대한 생활보조금지급이

 나  제대군민에  대한  생활보조금  지급  등물  포함시키는 In  것 은  확한의 사

2·1 회복지제도  내용과  기능물  정착하게  파막하는데  오히러  방해가 될수

 도 . 있다

2. It  토  ◎◎◎찬래◎의 ft  뻘 메  대한  편◎◎ 쓿조

It  뽀이  포함되는  사회주의나라의  성걱과 ,  정치 겅제적  변화를 설명하

 는  이론적  흘은  그동만 . 로꿸초불교 fl  엘 트 , ◎◎◎죠 ief:CfC . 죠 t』 찼

 류존  등이 1). 존재헌먼디  그리고  사회주의의  여러가지  제도중에 한가지

10)  국내에서  북한의 ,  사회보장 사회보헙제도를  먼구한  여러  문헌에서 이
 러한  겅힝이 . 발건된다

, 박층무  「납북한  사회복지정책  비교 , 연구」 3,1  겅 대  행정대학뷘 석사
, 학위논문 1988.8, pp.51-i3,i7-i9

, , 전응멀 박길준  「남확한  사회보장정껴 51  현황  비교 , 고찰」 국토롱
. 일원 1972,pp.79-81

 사회보장제도에 2,1  한 현금급여  사회보첨제도메 2,1  한 현굼급며

 ①  국가공로자 언굼  ①  일시적 보조금

 ② 연로련굼 S  산전산루 보조금

G 노동능력상실언금 9 장례보조금

S)  뮤가족  언금 :  ④ 의료상방조비

 ⑤  영예군민과  멍예전상자메게 욱는  ⑤  휴밍  띤 묘잉비

보조금

 ⑤  민민군  후방가족뭔호 '오조금



279

 제도로  볼수  밌는  ◎틀초볶사회복지제도의  성격과  변화를 파악하져는

 면구도  떡시 . 수렵른  근대화른  등의  이론  혹은 George  봐 Manning  의 규

a 범꼰  둥의  멍힝아래서  진행되머  왔으나  이  이론들은 ◎금초쵸찻틀의

 사회복지의  성격과  그  변화과정묻  이해하는데  많은  미른적  한계점을 내

 포하고 tr3. 밌  이런 of  뮤에서  소럴의  사회복지제도를  대탁적으로 훔어

 본 Mishra  는 "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복지의  논의는  사실적  증거나 토론

 이  충분하지  못하며  ‥‥  다잉한  해석콰  밀반화가  잡정적이고 1#'탐색적

 일수  밖메  업다라고  주장하고 . 밌다  더무기  이러한  이론의 대부분기

 서구 Bf  볏 초불료의  시각에서  ◎틀초봇의  ◎출곤◎채텨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찬출초블자체의  이넙과  론리에  따라  뭄직이는 사회복지제도의

 변파과정물  파악하는데  많은  한계접이  있고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91는

 사회주의사회의  사회복지제도의  성격과  기능물  곡해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기존웨  접근법과는  좀  상이하게  될찬의 사회복지

 제도의  변천과정물  북한자체의  인식메  따라  확한사회의  절반적 번화과

 정속메서 , 파막하는  죽  북한메서  주장하는 'It  ◎의 ·팔츰초붐 왔로초츰

'  탈짚◎곯 메  입각해서  사회복지제도의  번화를  파악하는  접근법물 '팔쳬

 천인 It '  첼 메서  모색해  보기로 n-한디

 그러먼  먼저 ft  뽀의 ·  ◎출초볶 왔로초봄  할질쀼존에  대하여 살퍼보기

11)  이  이론들에  대한  정리와  겁토는 , 국토롱밀뭔  「기존  통밀 51 확한
 관계먼구의 .  주제별 방법론별  평가  및  발전밤향  연구」 ,19Bl 참조

12) Yic George & H.Manning . fociolirn. fecief Ureffare once fhe
Souier Onion, (London, R.K.p, 1980),  이들은 ( )사회주의사회 소런 메서

 의  사회복지의  이념물  뮤토피아괵민  것으로  설정하고  헌괼콰  이상이 셔
 이하고  지래되어  있다는  점물 ' '  규범론 적  입장에서  분석하고 . 있다

13)  이메  대한  자세한  먼급은 , 이상은  「사회주의  사회복지의  성걱에 관
 한 , 면구」  서물대  사회복지학과 , 석사논문 1991.2,  제 3  장  그리고 모점
, 수  「북한의  사회체제번동과  사회정책의 , 전개과정」  서물대 사회복지파
 파  석사학위논문 .1957

14) R. Mishra , Soc('or,y end foeiof f fi?r ☞ ·· rheerefioef
fergfecfioer on Vefjare, · ( ), 표갑수 장소멍 공억  「사회이른콰 사회정

,( :  책」 서물 한국복지정껴먼구소 ,1932), 울판부 p.131
15)  이상은은 ' '  소련 봐  사회복지를  접근하는  이른적  뚤로서 ' '과도기른

 물  사몽하고  있는데  이  관접은  본고와 . 뮤사하다 , 이상은  앞의 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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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H. 한디 It  떨의 ·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미론은  르게 1) 공산주의사회

 와  그  실현의  전릭적 . 목표 2) ·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 노정 3)공산

 주의  건설의 , 기본윈리 4) ·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과멉과  방도의 네

 부분으로 . 구성묀다  이  가문체  주체의 ·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미론의

 기본틀미  되는  부분은 1)  과 2)  로서  ◎출초훤◎촐와  왔로초꽐◎을의 기

 븐성걱에  대한  규정  및  사회준의사회로부터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사회

 로의  이랭의  문제를  다루고 . 있다

 확한에서는  ◎출초료와  공산주의사회의  기본성격메  대해서 초렌률◎

 에  밉각하여  췄로초볼◎출는 "  근로민민의  자주성이  쩐면적으로 실현되

 는 " . 사회 이다  미  골산주의사회는  첫단계민  사회준의사회화  이후의 완

 성쥔  공찬주의  사회의  두  단계로 . 군분횐다  이  가문데  첫단계의 사회주

 의사회는  췄로초볶먼  굉걱물  본읠로  하먼서  교출앤  발는물 공뮤하는

'  두가지 '  성격 의 . . 사회 이다  즉 "  사회주의사회의  자도적  성걱은 공산주

 의사회메  비한  사피주의사회의 , 미숙성  착저사회로부터  물려받은 뮤물

 을  아직  완전히  털어버리지  뭇한  데서  모는  이  사회의  제한성음 반영

w' 한디  이러한  ◎출초료◎틀의  두가지  받는존메  기소하여 사회주의가

 완성된  공산주의사회로의  이행하는  과정울 '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

 성걱이  강화되고  과도적  성걱이 ' 극복되는  억사적  합법칙성의 군헌과정

 므로 . 이해한다  때문메  사회주의사회메서는  두가지  성걱이  공존할수 밖

 레  없는  토초면  론토◎뼘에  밌기  때분에  두가지  성격을  다갑이 고려하

 여  미메  맞게  정책을 ,  작성 실시해먀  한다는 . 것이다 It  뼘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공산주의적  성격메  기초한  정치도덕적  자국물 기본

 으로  합과  동시에  물질적  자극물  걸합시켜  과도적  흼격물  이용하는 정

 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바로  사회주의사회의  두가지  성걱메서 유래하는

16)  이  부분은 ·  역사문제면구소 한국멱사면구회 ,"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
 주의 ".  컨설노선 「사회주의  개피과 . 한반도」 ( : 서물 ,1990),한물굴란사

2  장과  확한뭔전민 ·  「사회주의 공산주의 :  건설이흔 주체사상층서 5.,(평
: ,. 밍 실죄과학출판사 1985 : : 서울 , 태백 1989  년 )  재민쇄 를 3t .참조하 믐

17) ·  「사회주의 공산주의 , 건설이론」  앞의 , 책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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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주의사회로의  미행의  슴팔태받물  준수하고자 . 함이다  즉 공산주의

 사외의  두 . 단계론  사회주의사회의  두가지 , 성걱큰 사회주의사회메서

 완성꾄 8·1  공산주 사회로의 1·1 미행  합법칙성론이  북한 ·◎촐초쵸 왔로초◎

 려◎뿌교의  토대라고  할수 . 있다

 이러한  이론메  밉각하여  북한은  아직도  ◎출초붐  쀼◎이지 왔로초뭘

 틴◎는  아니라고  주장되고 . 밌다  북한은 1951-70  넌사미의  제 1  차 겅제

 꼐획기간에  ◎출초부천 ft  초룬 의  억사적  과제가  실헌된 , 걸과 19fD넌

 부터는  사회주의의  완런슴리룰  위한  컨설단계에  귄밉했다고 . 한다 이런

 의미메서  귐일성은 1986  년의  시정언설메서  제 3  차 7  개년계획 (af-93)련

 기간메 '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 위하여  매진해야  된다는  요지의 시정

 연설쁠  하게 . 흰다  그렁다면  미러한  과도기  적민  ◎출초블◎출메서 사회

 복지는  어뻔  식으로  전거되고  어떤  형태를  린하게 ?되는가

 자본주의귄페서  통칭  ◎출굻◎로  부르는  제도들물  북한에서는 기본

 적으로 '  경제팔동을  똥해  생성죈  물질적  부의  사회적  분배자정물 답당

 하는  제도의 '  일판 으로  포합시켜  보고  있기  때문메  물질적  출의 사용방

 법  그리고  ◎출초렸헌  꿇◎◎태물  보게되면  사회복지와  관턴쥔 It별의

 각증 2·1 정책  전개과정  그리고 B,1 사회복지제도  형태  듬물 '  확한의 사고

'  방식 대로  이해할수 . 밌다  물질적  부의  사용방법  그리오  사회주의적 ·굻

 ◎◎틴메  대한  북한의  태도는  북한 ' '  ◎틀초불를팜 자 ' '◎글초볶깎토찰

 메  명문화되어 . 밌다

 먼저  톤◎천  블의  사용방범에  더해  룩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에서  끊밉멉이  눌머나는  사회의  논◎헌  출는  전적므로 근로자들의

70  순 떨쟌에 "(  돌러진다 헌법  제 23 )'"  조 그리고 "조선민주주의민민공차국

 에서  로동에  의차여  이루머  지는  모든  물질적  및  뿐화적  재부는 8,T나라

 부강발전과  근로자들의  복리증진메 "(  돌러진다 노동법 11 ) 조  는 규정에

 서  알수  있듯이 It  뽀에서는  ◎◎또  출가  우선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

 증진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접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밌다는  것뿔 말수

15) "  사의주의헌법에 tll ", 하여 1972.12, ,  「확한벌령집」 제 1 , 권 ( :서울 더
,1950) 툭연구쏘 ,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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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밌다  다시말하면  북한에서는  물윌적  부는  문선적으로 ' '  ◎죄 들의 복리

 증진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윈칙을  표명하고 . 밌다

, 한편  노동쁠  홍해  얻어진  ◎틀런  ◎의  술◎토태메  대해서 꽉한에서

 는  ◎글초볼  린◎  이후메  나타나는  이른  바  공산주의사회의 분배원칙인

" ( )fl 수요 욕구  따른 "  분배 가  아닌  괴도기의  사회로서 "  노동의  밍과 질

 에  따른  사회욱의적 "(  분배뭔칙 사회주의  노동법 11 ) 조  을  천명하고 있

. 다 It  쳔메서는  개민에게  돌아가는  사회적  부의  분배뮤형울 ' '생찰비

( )  뭘급 와  가장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혜택므로  블수  밌는 '  국가적  및 사

 회적 ' 혜택  두가지로 n, 구분하는데  노동의  잉과  질께  따라  생활비를 지

 급하기  위해 ' '  노동정링 을  제정하고  노동부류에  따라  생찰비툼 차등지

 급하는 ' '  생활비둠급제 를  실시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틀초보헌 분배

 뭔칙물  관철하는  것므로  이해할수 (  있다 여기서는  사최복지가 관심이므

 로  생찰비의  분배방법메  대한  더이상의  논의는 ).생릭한다

 이렇게  과도기  사회인  ◎출초블◎출메서  생활비가  차둥지급되는 것

 패험  사회적  부의  분배방법중의  하나인 '  국가적  및  사회적 ' 혜택 억시

 차등적으로 . 분배된다  즉 "  추가적  혜택은  그  본질콰  사명므로  부터 대

 부분이 f3·  뚜폼 ◎의  방법므로  실헌되지만  과도적  사치인 사회주의사회에

 서는  일부  추가적  혜택은  차벌쩍으로  분배되는  것이 . 필요하다 추가적

8·1 혜택  실헌메서  론롬슈◎와  보째또  슈◎를  옳게  배합하여  실헌하는 것

 은  추가적  혜택물  생팔물  고르롭게  힝상시키기  위한 ( : )공간 지레대 역주

 으로  분아니라 5·1 근로자들  노력적  열성콰  공로를  물질적으로 펑가하고

 추동하기  위한  긍간으로  효과적므로  이용하도륵  하는데서  의의를 가진

tV'.  또한  이러한  ◎틀초◎헌  뭔칙에  입각한 '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

19)  확한에서는 "  근로자들이  국가로분터  받는  추가적  혜택은  그들이 노
 동에  따라  받는  분배몫보다도  더 "  많다 고 . 한다

 북한최고민민회의제 6  기  제 2  차회의  중  립춘추  대의원의 보고자료

'  사회주의  노동법울  채택합에 '. ,대하여 국토통밀원 「확한최고인민회의자
,  료집」 제 H ,1988, 집 p.227

20) , 최경민 "  우리나라메서  추가적  혜택에  대한  홍계적 ", 면구 「겅제면
,1959  구」 년 2 ( ' 호 누계 63 ) 호 , (  령 : 밍 ,19ag) 과탁백파사전종합굴판사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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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분배방법은 "  아직  모든  것물  수요대로  보장하지  못하며  완전히 톨

 텨이  아니라는  접메서  고뮤한  의미메서의  공산주의분배와 1 '구벌윈다 「 고

 확한메서는  인식하고 91 . 다

 지금까지의  논의룬  정리하자면  물질적  부를 '  인민의 '  복리힝삼 메 무

 선적으로  돋려야  한다는  사고에서 1945  년의 ' ', 찰출◎◎활 1948년의

'  노동자  띤  사무뭔메  대한 ', 노동법렁 1976  넌의 '  어린미 '보육교잉법

1978  년의 ' ', ◎출초볶뷰료찰 1980  년의 ' ' ◎토◎썰팔 el  그 고 1985넌의

'  헙동농민들메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뎨 ' 대하여  등  북한  나룸대로 발

 전시켜온  대표적인  각종 ( )  사회복지정책 법 의  펀개과정울  파악할수 밌다

(  북한사회복지제도의  전개과정메  대해서는 11(  장에서  자세히 ).서술함

 또한 Tf  장에서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투볼쑤요이나 09  쀼료 ◎뼛쏜뚜쵸 그

 리고  밀시적  노동능럭상괼시  지급되는 '  ◎딸먼 ' ◎천요  둥이  해당 개민

 이  받던  생찰비에  비레하게  되어  있는  것도  바로 '  노동의  질과  밍에 따

 른 '  분배 라는  과도기의  ◎틀초쵸☞』  술◎토태이  물질적  부의 분배형태의

 하나민  사회복지급며의  뜩◎에  까지  관철되는  것으로  파악할수 . 밌다

 이상메서  전개해  몬  북한사회복지제도의  번화과정과  그  헝태를 민식

 하는  미론적  논의는 It  헬의  사회복지제도의  전개과정과  상황물 파악할

' '  ◎규썰쌀 은  될수 91  으나 ' fcf'  ◎련셜 은  되지 . 뭇한다  룩한의 사회복지

 제도를  층체적으로  파막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법렁으로  규정괸 사회복

 지제도를  뿔질적므로  담보할수  밌는  북한의 ' '(  뻔밤련◎ 불적 ) 토대 에

 서  찾아야 . 한다

 뒤메서 TA  보 지만 IC  뽀쁜  려벌과는  다르게  각종  사회복지재도에 들어

 가는  예산물  거의  국가예산에서  춤당하고 . 밌다  활한의 국가예완지출은

 크게 , ◎토뼘첼뽄 fft (  ◎틀 ◎뽈랐 사회복지비용은  여기에 ), 포합횝 ◎

 ◎한  둥므로 , 구분되는뎨  확한의  민식메  따른다띤 "국가예산치출메서

, 국가관리비  국방비와 , ,  교육 분화 보건  등의  사회문화시책비는 비생산적

 지출에 a". 속한디  그런데 "  비생산부분은  물적  부나  소득묻 창출하지

21) . 「겨제사전」  제 1 , 권 p.208
22) , 「겅제사전」  제 1 , 권 p.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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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으며 ·'·  그  업무  내지  활동은  생산부분에서  창출한  국민소득메 의해

". 뮤지된다  따라서  생산부분이  잉적으로  지속적므로  성장하지 않므띤

 국가예산의  증액을  롱해서 3  「☞꼬로턴01  초 웨  몫물  늘러가는 (  것 즉 사회
 복지비의 ) 확대  이  일정한  한계에  부딪치게 . 묄것미다

 이렇게  볼때  비교적  늪은  삘헬◎톤초물  기록하던 70  넌대 a중반까지

 는  꽉한의  헌법적  규정메  따라  각종 '  근로자의 '  복리 를  높히는 제도의

 밀환인  사회복지제도룰  꾸준히  확대시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업었음 것으

 로  짐작할수 . 있다  그러나 70  넌대  중반이루  훅히 80  년대메 듈어와서는

 확한경제의  성장녹도가  상당히  둔화되고 , 밌고  애초의  경제의 5』 툿◎뽄

 치에  차질미  생겨  목표치를  하칭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러지고 . 있다

 몌론  들어 ft  료은 '  사회주의의 TFU  ◎줄써 룰  위한 ·  물질 기술적  토대를 쁜

 흔히 ' 마련한다  는 3  차 7  개년계칙의  성장목표치를 (  공멉샘산 먼 10%성

) 장 1.9 , 배  농업생산 1.4 , 배 (  사치촛생산맥 먼 8.8%)  성장 1.8 , 배 국민소

(  득 면 7.9%)  성장 1.  』배  등으로 . 잡만다  이  목표는 70  년대의 5개련계획

 파  제 2 7  차 개년계획보다  낮게  설점된 , 것민계  토죄◎랄의  경무 6개년

 계획메서는 1.B (  배 면 10.3% ), 성장  그리고 2  차 7  개넌  계획메서는 1.9배

(  먼 9.5%)  의 j  털 틋◎룬몄움메  비해 3  차 7  개년  계획에서는 1.7 (  배 연 7.9%

) , 성장 로  그리고  공업층생산액메  있머서는 6  개넌계획과 2  차 7개년계획

 메서  공히 2.2  배로  정한데  비해 3 7  차 개년  계획에서는 1.9  배로 하힝조정

. 되먼다 "  이처럼  겅제의  성장목포치플  과거의  겅제계획보다 하칭설정한

 것은 B,1 확한겅제  성장속도가  그만름  둔화되먼다는  측띤도  고려횔  수 있

. 므며  그와합께  지금까지의  폭표치설점이  경제실정물  무시한 상힝책정

 이먼믐을  말해주는 41" 것미다  또한 "1980  변에  세문 10  대  토불르톤는 본

23)  북한의  경제의  성과에  대해서는  다믐  분헌물 .참조하었물
," :  정상푼 북한져제먼구 밀런의  방법른적 ", 고찰  「확한경제의 전개과

,( : 정」 서울  겹남대 ,1990)극동문제면구소
, 이달희 "  북한경제와 ", 군사비  갈은 책

P  티 개념을  북한사회에  적몽하는  것은  문제가  밌지만  ◎한의 CNP는
1970  년더 101  의  성장율이 1980  년더에는 5%  마래로  하락하고  있파고 한

. 다

24) , 김남식 "80  년대  ◎한의 ', 물직임  김낳식 , 외  「꽉한사회의몰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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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1989  련도룰  계척년도로  한  것이나 ft  뵌은  이  목표치  대부환을 3재 차

 』개런꼐획이  꼰나는 1993  년도로4  넌간 e'. 연장하였다  이렇게 자체적므

 로  설정한  생산부분의  성장목표치가  둔화되거나  혹은 하힘조정윈다펀

 이것이 fft 8,1 찬출 료뿔쁩  증가메  긍정적므로  작용하지는  많물 것만은

 분명한 . 사실미다  이런  의미에서  표 2  에서  보는  것재럼  북한의 정부예

 산중  민민겅제비의  비뮬이 80  년대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사회뿐화시책

 비의  비뮬이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은  눈여겨 sl.볼만하다

fC 1·1 뽀 2·1 사회복지  변화와  수준물  규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오인

 은  뽀◎뽈로  돌려지는  국가예산 . 미다  국방비나  사회문화시책비는 모두

 비생산◎  지출로  민식되나  흑히  료◎뽄의 Df  효 은  확한의  소비수준과 사

2,1 회복지수준  성장물  가로막는  주요한  요민으로 (  보이며 이것은 남한의

 경무도 , 마찬가지이다◎ It  별도  과도한  뽀◎핸지출이  확한사회에 상당

 한  부답이  횐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뭄이  여러곳에서 확민되고

. 밌다 2,1 확한  국방비  지출이  국가예산의 30f  를  님어  급층하던 60년대

 말의  상창물  업두메  두먼서 1970  년39  ◎뀨럴똔  제 5  차  대회메서 김밀성

 은 "  국방에  대한  지출은  너무나  큰  부담이 . 되먼다  만일  우리가 이러

 한  지출  가문데  밀부만미라도  경제건설메  돋릴수  있다먼  무리 경제는

 보다  빨리  발전했물  것이고  무리  인민의  생찰은  훨씬  좋아졌을 것이다

Hr'  라고  보고했므며  최근의  칸  인터뷰메서 "  인민들미  지금보다  더 풍요

 이해를 . 위하여」 ( : , 서물 련장문학사 1939), p.164
25) , 김남시  앞의 , 논문 p.165
26)  물존  사회문파시책비를  비룻한  확한의  국가예산은  괼대액수에서 계

 녹착디되고 ( , , 있다 국토롱일원 「북한개묘」 p.13i ). 참조  그러나 사회문
· 화시쳐비의  절대맥수의  증가가  자면◎민  증가요민 (  예를  들머 민구의

 고령차로  면금수혜자가  많아지거나  학생수의  증가로  요육비지굴이 눌어
 나는  헌상 )  등 이  더  크게  작용했는지  혹은 1  민당  수혜액의  실질적 증가

 를  의미하는지는  헌재의  북한에  대한  껑보로는  판단이 . 불가능하다
27)  남한도  과도한  국방비지출로  사회복지확대메  장매가  죈다는  점은 펑

. 화연구소  중앙대 '  사회와 ' 복지연군회 , " ", 납◎한사회복지비교 「한반
 도의  군축과  사회복지」 ( , ,1991) 서물 한물 찹조

25) , 김밀성  조선노동당  제 j  차  담대회 , 보고  소련  콰학  아카데미 세계
, 사회구의연구쏘 'eH ,(1985), 「 ◎토초초볶◎토◎쓴료」  국토통일뭔 (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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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물질생활물  누릴  수 , 밌는데 ·3-  미 의  함시적  위협과  납확간의 군비겅

 쟁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근뭔하게  살고 ae' 있다  고  하여 ◎◎탈가

 북한의  릅◎◎◎  칭상에  부정적  묘민으로  작용하고  밌다는  점물 토로하
 고 . 밌다

 표 2  는 It  쀼의  국가예산중  국방비지출비율믐  보며주고  있는데 확한

 의  국가예산지울중  국방비의  비뮬은 50  년대  중반에  한때 30%  까지온라
 갔다가  그  이후토는  계속하락하여 12f  선까지  내러간  것므로 나타나고

. 있다  그러나  피  비뮬은 ft  료의  발표치이고  각  관런기관마다  북한의 군

 사비비뮬이  다르게  추계되고 51  다는  것은  널리  말러진  사실인데 국내의

 쬐근  연구메 2,1  하면  북한의  실제  름◎뿔◎툭  비뮬물 80  련대의 경뚜

25%-31%  로  추계하고  있으며  국밤비지굴이 fft  찬틀 료벌뽄에  부정적 엉

 힝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tr. 있  마물른  북한의  국방비지굴융 확한

 발표대로  받아들이던  혹은 '  은페쥔 '  수치 로  받아들이던  간메 RBi릅 뿔호

01  미  뿍한의  사회복지비메  부정적  영힝을  미치는  것은  부정할수 . 언다

<  표 2 >  북한 1 oBi iH  국 「 산 출의 11  능별 Hl구성

 「록한의 ,1988 , 정치경제」 년 p.170  메서 재민뿅
29) (  송두율교수 독밀  윈스터대 ) 교수  의  깁일성과의  민터뷰내용 (한겨레
1991.7.5 rl)띨
3D) , 이달의  말의 , 논문 p.a2D.  이  면구메서는  주어진 재정규모만에서는
"  군사비의 1%  중가가  사회문화시책비를 0.3%  갛소시킴으로서  사회적 소비

 에  부정쩍  엉침을  주는 "  것 므로  추정하고 . 밌다

연도 세울총맥 인민경제비 국방비사회문화비 el 관 Hl

1955 100.0 74.9 9.5 6.2 9.7

1957 100.0 70.5 18.2 5.3 6.0

1901 100.0 f3.0 21.4 2.5 3.1

1963 100.0 74.0 21. f 1.9 2.5

1965 lOG.0 a.o6B.0 19.7 4.3

1967 100.0 49.9 17.5 3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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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국토통일원  「북한경제톰계집 : 1946-1985., pp.156-157
, 롬밀뭔  「북한개요 '91., 1990. p.157  에서 재구성

1970

1972
1975

1980

'1981

1982

1953

1984

1935

1956

1987

19aB

1989

1990

IDD.0

100.0

IDO.0

100.0

lOC.0

lOG.0

100.0

100.0

lOC.0

100.0

100.0

lOC.0

100.0

100.0

47.0

55.5

57.2

50.5

61.3

62.5

63.1

54.4

62.5

53.5

64.3

67.2

67.4

67.5

19.9

25.4

24.3

22.2

22.0

20.9

20.2

19.9

20.7

20.3

20.3

19.0

18.9

18.8

1.8

2.1

2.1

2.7

1;9
2.0

2.0

1.1

2.4

2.1

31.3

7.0

6.4

4.6

4.5

4.0

4.7

4.5

4.4

14.1

3.9

2.2

2.0

2.1

 지굼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믐과 . 같다 It  효의 사회복지제도의

 전개파정자  그  사회복지제도의  내용물  인식하는데  밌머서 '  사회의 물질

 적  부를  인민들의 fU  론 셜쌌메  무선적으로 '  돌린다 는  확한사회의 미념과

 부의  배분방법에  있어서는 '  노동의  잉와  질에  따른 '  분배 라는 자도기로

 서의  쳐출초른천  규◎토래이  ◎한의  사최복지제도메  복합적으로 작용하

 고  밌다는  접물  민식해야 . 한다  그러나  이러한  미넙파  분배원칙은 어디

 까지나  미에  상몽하는  톤뜰똔  고조가  궁족되머야  가능한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활한  경제적 (  상팡 겅제성장의 )  정도 이  북한의 사회볼지제도

 의  변화에 (  그것이  긍정적미건 ) 부정적이건  가장  근윈적인  엉힝물 미치

 는  요민이며  또한  국가예산지출증  ◎턴쁠효벌비뮬은  북한 2,1사회복지

 착대메  ◎◎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수 . 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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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처을곤치패◎의 at 뽀◎ ◎◎쳔쪘

 국내의 It  헬  사회복지제도메  관한  언구가  매무  일천한  짜닭메 총체

 적민  확한의  사회볶지사에  대한 ' '  시기군분 의  문쩨는  물른  아직 확한

 사회복지의  전개과정물 ' ef'  찰래 민  차뭔메서  접근하는  수준조차도 미흡

 한 . 실정이다  기존의  먼구걸과를  대릭  훈머  보먼  북한의 ◎짤차이탈텨

 름  기준으로  확한  사회복지제도의  발괸파정물 ' ' 서술적  수울메서 접근

 한 "  겅뿌 나  촉은  탈쁠낱뜰채토에 , 한정하여 ft  떨의  자체의  인식울 기

 초로 , 하며  확한의료보장제도의  발전과정물 3-4  탄계로  재구섣하는 접근

o 방법  둥미  사용되고 . 밌다  그러나  븐  고는  북한의  의료보장제도와 소

 득보장제도의 ' '  토초 를  체계적므로  정리하져는  것이  주요  목적이 아니

 기  때뿐메  미루에  이어질 rf  장과 V  장물  서술하는데  필요한 한도내에

, 서  쁠◎팥떨페◎와 H HH  끓찰◎ ◎메  관턴된  주묘  법만의  제정과정물 중

 심으로  확한의  사회복지제도의  전개과전뿔  다믐과  같은 3  시기로 군분하

 여  개릭적므로  살퍼보기로 . 한다

1.  ◎◎의  꾼◎췄 : 1945. 8-1950

 이  시기는 1945  런 8  윌  해방에서 47  런의 1  차 1 , 개런계칙 1948  년의 2

 차 1 , 개넌계획  그리고 6.25  와 54  넌메서 56  넌짜지  전개윈 인민겅제복구

 기를  포함하는 , 기간므로서 It  뽀의  민식메  의하먼  식민지체제를 청산하

 고 , 정치 , 겅제  사회  모든  먼에서 '  ◎토뽀초초뀨 '  부순 에  의한 개조름

31)  전뭉멀 , 뫼  앞의 . 책 PP.37-45
, 뮤민학  「남북관계발전메  대처한  사회복지띔책의  방힝과  단꼐적 대

' ,1973, 책」 pp.52-55
32)  문옥튠 ,  외 「꽉한의  보건체계와  의료보장제도 , 언구」 보건의료정책언

,1989, 구소  제 4장
, 보건과사회먼구최 "  북한사회주의  미행발전과 ", 보건의료 띠술단체

 햅의회 ( ), 펀  「사회주의  개헉자 ,( : ,1990), 한반도」 서물 한몰 pp.53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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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던 . 시기미다  이  시기는  힝후메  전개될  확한의  의료보장제도와 소

 득보장제도의  기본적민  쁠물  미루는  각종  주요  법령미  제정되었다는 의

 미메서 '  채뗘의 '  똔◎탤 로  부르기로 . 한다

' 미  시기에  제정된  확한의  사회복지관런법령  중에서  의료보장과 소득

 보장메  모두  관런되는 ' ' 주요  법렁은 '20 '(1945.3), 대정강 '찬출◎뜰

'(1945.12) 찰 , 이며  의료보장메  관런된  법만은 ' ,  노동자 사무원  및 그

 부밍가족들메  대한  의료상  방조  실시와  산업의료시설개편메  관한 걸정

f'(1946.12), '  무상치료제도를  실시할  데 '(1952.11.13), 관하며 등이

 며  소득보장메  관련된  법렁은 '  북조늰  노동자 91  사뿌원에  대한 노동

'(1946.6), 법렁 '  국가사회보장메 '(1951.8), 관하여 '  국가공토자에 대한

 사회보장규정  승민메 '(1956.2) 대하여  등이다 . 

 먼저  렴쁠철◎붸◎에  관한  내용물  보기로 . 한다 It  뽀은  이 시기의

 밥랠룰분  발전의  기본방밍뮬 "  밀제  식민지 2,1 보건  잔재를  철저히 청산

 하오  보건의  민주화를흴헌합므로처  쾅범한  근로민민대중에게 복무하는

 토초초보또  찰밭쐈◎를  세무는 Bb 것 "  므로  규정하고  밌는데  미러한 민

 주주의적  보건제도 2·1 수립  굴발접으로  볼수  밌는  것은 1945.3  뀔메 확조

 선밈시인민위뭔회  이름으로  북한에  수립뭘  임시점부의  정강을 발표한

'20  개 ' 정강 . 이다  이  정강메서  쁨◎쌀◎쳬려와  관런된  항은 "노동자와

 사무윈들의  생명보험을  실시하며  노동자와  기멉소의  보험제틀 실시할

"(IS ), 것 조  그리고 "  국가병원수를  확대하며  전엽병물  근절하며 빈민듬

 물  무료로  치료할 ri 것 " (20 ) 조 . 둥이다

 미러찬  정강은 1946.12  뭘에  ◎조선  밈시민민위뭔회메서  제정된 '◎

' 틀찰◎찰  파 ' ,  노동자 사무원  띤  그  부밍가족들메  대한  의료상 방조

 실시와 2·1  산멉 료시설개펀에  관한 '(1945.12), 걸정서  에서 구체화되머

 힝추 It  볍 eH B,1 쁨를찮토 텨  가장  중요한  측먼인 ' '  똔여쁨를 의  틀이 잡히

33) , 홍순뭔 ,( : ,1981 「조선보건사」 평잉 과학백콰사런출판사 : : t서물 청
, 세대 1989 ) 재민됐 p. 3?0

34) ,'20  확조선입시민민위뭔최 개조 ', 정강  「원자료로  본 :북한
1945-1958.,  신동아 1989  년 1  뭘호 , 별책주록 p.38



290

-  기 . 시작한다 ' '  ◎출찮◎◎ 은 , 진찰료  익재  또는 , 치료재료 ·재치 수술

f·1 기타 , 치료  밉뭔료  그리고  요밍소  등이  밉원비용  등메  대하여 무상제

 료를  규전하오  그  대상물  노동자와  사무뭔으로  그리고  부띵가족에 한

 정시키면서 1947.1.27  일  부터  실시에  들머가게 . 횐다  그러나  이 ◎출

 밭◎찰은  그  대상물  노동자와  사무뭔계층으로  한정시렸기  때문에 전민

 구메  대한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 밌먼다  즉  당시 It  렬의  민구중 노동자

 와 2,1 사무원계층  비뮬이 18.7%  밖메  만되  ◎출절뜰에  의한  의료상 수혜

 인구는  밀부메  지나지  많땄으뗘  인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람뽀과

 개민상공멉자  등은  그  ◎용대상메서  제뢰되고 (1949  밌먼다 련도  말 현재

 농민계츳 69.3%,  개민 · ·  수공멉자 기멉가 상인은 2.5% )n 이먼뭄 "

 노동자와  사뿌뭔에  한정되먼던  뽄발분쁠의  뭔칙이 'A '  전 료 메게 착

 대횐것은 5.25  기간중 . 이먼다  즉  전쟁기간풍에 "  각좃  질벙자  폭상 찬

 자들미  발생할  위험이  밌믐메  비추어  전체  인민들에  대한 치료예방사멉

 읍  더욱  강화하뗘  그들의  왱명과  건강물  보호하는  사멉은  당떤한 국가

 ◎ "  중요과멉 으로  부각되먼므며  미메  따라 1932  넌 ID  뭘 If  밀 조선노동

 당  조직위뭔회메서  를불쳔를메  의한 '  전반적 fit· '  똔쌀 렸붸 를  실시할 것

 물 , 채택하였고  동넌 ·11  꿜 13  밀메는  내각결정 202  호를  롱해 1953  넌 1될

1  밀  부터 '13  뭔판자의  치료  및 ', 믹간 '  뫼래  치료는 , 무상  처방에 의한

 약간은 ' 뮤상  등의 3e  내용 물  답은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게 . 쥔다

 전반적  뽄쌀분털럴는  막대한  국가재정부담미  요구되는  것인데 19뽀은

 이  재정부담물 ' '  전시왱산 의  성장물  롱해  익 50%  가  늘어난 국가몌산수

 입으로 tr  해결하었 고 . 한다

 활한메서  ◎절쁠뼘채◎의  실시메  관한  언급은  권일성의 항일투쟁기

 간메 "  조국광복회 ID  대강렁에서  밝히신  각종  로동자픈의 국가보험법울

 실시할데  대한 "  구상 메서  비룻되먼으며 il  앞☞ 서  언급한 '20  대 '정강 에서

 다시  팍인되먼고  이것이  구체화  되기  시작한  것은 '  확조선  노동자 51

35) , 모정수  앞의 ,p.0논문
35) '  무상치토제도를  실시할  데 ', , 관하여 「활한법렁집」 4 ,p.41D제 권
3f) , 「조선보건사」 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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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뭔에  대한 '(1946.6) 노동법령  콰 ' '(1946.12) ◎틀썬뜰쌀 . 이다

'  죄초초블헌 '  쀼죄팔 이라고  불리무는 1946  에  제정된 '  확조흰 노동자

 및  사무원에  노동법령의  목괵은 ft  뢴의  인식에  의하띤 " ,노동자 사우원

 들의  노동조건물  근본적으로  개선하오  뿔질적  복리를  힝상시키며 산업

2·1 에서  제국주의적  착취의  잔재를  근절하고  노동계곰의  민주주의적 해

 방물 B" 실헌할  필묘성에서  제정되었는뎨 '  각 , 기멉소  사뿌소  및 경제부

 문의 , 노동자 '  사문뭔들에게  의뿌적  ◎를럴◎붸를  실시하여  ① 일시적으

 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밀꾼들에게  대한 , 보조금  ②  밉신  띤 해산므로

 인한  유가시의 , 보조금  ③  장례시의 , 비용보조금  ◎  노동으로  민한 불

 구자나  직업으로  생긴  병메  의하여  근로할수  없는  자들의 Ml ( -쑤 숲 언금
), 역주  그리고 S  뮤가쪽  연률굼 (18 )nt  등 조 물  규정하고 . 있다

 이  뽄죄쌀을  더욱  구체화시킨  것이 ' ' ◎출번◎◎  인데  이 법만에서

 는  위의 5  가지  판슴싼◎에 f·1  한  급여외에  실멉보조굼과  의료상의 방조

 룬  포함하여  급여  범위를 10  가지로  세분하고  노동자와  사무뭔물 대상으

 로  피보험자와 ( , , 고용주 국가 소비조합 ,  기업소 사무소의  책입자를 의미

)  함 가  보떱료를  납부하는  ◎출벌◎쳬메  의한  소득보장을  실시하게 윈

. 다  이러한  자정울  거쳐  만들어진  사회보험법물  기반으로 북한은

1949.9.9  밀에  선포죈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  헌법 메서 ◎출◎뜰미

 라는  용어를  군체적으로  쓰면서 "  사회보험제의  적용울  받을수  밌는 공
 민이 , 노쇠  질병  또는  노동럭을  상실한  경무에는  물질적  밤조를 받읍

 수 . 밌다  이  권리는  국가가  실시하는  사회보험제에  의한  의료상 방조

 또는  불질적  보호로 "(  보장한다 제 17 )  조 고  하는 f  료의  촌째를 보장하

 는  구절을  규정하게 . 된다

 ◎출건뜰찹이  제정된  미후매 6.f5  를  거치떤서  전쟁기간중에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자 It  뽀은 "  조국해방된쟁에서  ‥‥  똘구로  죈자 91 사

 망한  자의  뮤가족파  또한  연로한  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고

33)  「로동챙정  사업 .( : ,1989), 겅험」 평밍 사회콰학출란사 p.5
"T) :  노동자  및  사무뭔에  대한  노동법렁에  대한 ', 걸져서 「꽉한팁렁집」
'til 41-01 9. ;f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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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뿔질  문화샘찰울  힝상시킬 "  목적 으로 '  국가사회보장에 '관하여

(1951.5)  라는  법률물 . 제정한다  이  법률은 , 늰쇔불구자  뮤가족 그리고

 먼로자  듣메  대한 ,  주택 교육  둥의  생활문제를  해결물  위한  대책믐 규정

 하고  전쟁활구자와  뮤가족에  대한  정기보조금지급콰 사회보험기관에서

 관리하는  뾔직자둘에  대한  사회보험방조사멉물  사회보장기관에 이관하

 도룩  규정하고 Tf". 밌  그리고 56  넌메는 '1·rr3·  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규

 정  숭민메 '  대하여 를  제정함으로써  국가공로자는  일반 ' '  인민 메 비하여

 각중  사회보장혜택에  있머서  샨◎를  주도륵  제도화는  조치를  취하게 쥔

. 다

 미상메서  본  바와  갈이 1945  년에서 1955  년까지는  확한의 의료보장제

 도와  소득보장제가 10  똔◎ 쁠퉤꽈 ·  ◎출팥◎ ◎출전렬체롤  근간므로 하여

 그  기환적민  틀물  갖춘  시기로  볼수 . 밌다

2.  래련의 ·  료뽄 ◎춘퉜 : 1957-1970

 이  시기는 It  뽀이 fC  ◎틀초괄초◎ 의  기초를  건설하기  위한 겅제계쳐

 의 . 시기로 1957-1950  까지의 '  사회주의의  기초건설을  완성하는 '계획 민

 제 1  차 5  개년  경제계픽  그리고 '  사회주의의  높은  봉무리를  점령하는 계

4B'  인 1961-l9fO  넌의  제 1  차 7  개년계획기간이  포참되어 . 있다 확한은

 미  시기룰  본격적민  ◎틀초블  루솎  틴뻔에  돌입한  시기로  보고 . 밌다

 미  시기의 %H  뼘쳔밭◎ ◎에  관한  주요  법령은 '  관귄하고  전반적민 무

 상치료제를  실시할데 '(1950.2) 대하여  이며  의료보장의  내웅의 변차는

 곯쌀◎렬쳬의  질적내용의 , 강파  그리고  렵똔끓볼트보쳬가  실시되고 렬

40) '  국가사회보장리 ', 관하뗘 , 「꽉한법령집」 4 , 제 권 pp.557-i58. 31장
 에서  살퍼보만듯이  북한은  사회보험자  사회보장물  구분하뗘 사용하고

 있는데  이  법이  그  근거롤  규정하고  밌는  것므로 . 샘각된다 며기서
 말하는  사회보장기관이  구체뵉으로  어떤  기관물 ,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몽묻  갖고  밌는지는 '  국가사회보장비 '  관하여 의  시행령격민 '국
 가사피보장메  대한 '  규띔 이  국내에  밉수되지  많아  구체◎민  사항에 대

 해서는 ril  현 의  국네의  자료로는  알수가 . 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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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 ?떰痔  ◎틀초볶없  의라의  핵으로 ·  강조 시행되던 . 시기이다

1950  넌 2  월  최고인민회의  제 2  기 7  차  회의에서는 ' 11인민보건사 물

 강화할데 '  대하여 라는  토론이  진행되먼고 '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살치료

 제를  실시할뎨 '  대하여 라는  법령이 . 채◎되었다  이  법렁은 52  닌메 제정
 쥔 '  전반적 '  무상치료제 와  다른  성격물  갖고  있는데 "  전반적 무상치료

 제는  무상치료의  적용범위를 , 성벌 . 직장  거주지들에  관계업이  건체 인

 민들에게  확대한  것이  기본  내용이었다면 '  완전하고  전반적민 무상치료
'  제 는  무상치료의  높은  ◎물  보장하는  것이 41r'기본내용이며 구체쩍으로

 는 '  밉신부에  대한  무상  해완방조의  대책수립 '. 할것 '  도시에서의 의사

 담당구멱제룰  완성하며  농촌메서  담당구억  사업을  강화할 ' 것 그리고

'  위생문차사업물  강화할 4u 것  등의  내음물  담고 . 있다  그러나  이 법안

 에서는  쪘떫뿜펼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지  않만으나  이  미후 05  년 10
 윌에  깁밑성미 '  사회주의의학은 ' 예방의학이다  교시를  발표를 하면서

50  년대  후반 70  년대  초반까지  광법위한  몌방사업을  실시하게 . 튄다 이

 러간  예방의학의  강조는  국민의  건강중진과  더불어 ' '◎출◎렬려잼 믐

 지속하기  위한  잉질의  노동력파보라는  기능을  업두메  둔것밉쁜 물른이

t).

 한편  이  시기의  ◎글철◎례  등의  소득보장제도에서의  중요한 번파는

 별로  업어 . 보민다  다만 1965  런7  뭘 23  일  내각결정  제 39  호로 채택윈

'  조선민주주의민민공화국  노동성에  관한 '  규정 에서  노동행정사멉의 중

 앙기관민  노동성이  노동원천의  조사장악과 , 배치  선진적인 노동조직과

 작업방법의 . 도입  노동규뮬과 , 노동보호  그리고 '  사회보험의 ,수입 지출

 에  대한 '  예산 과  정류밍계칙의  작성  집행  등에  대한  지도  뽕제를 강화

 찬  겟끼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어  찰출찮◎  퓨람는몫를  강화하려는 조

41) ,p.565「조왼보건사」
42) '  인민보컨사멉을  강차할  데 ' 관하여 , 「◎한법텅집」  제 4  권 ,p.365
366.  이  문건이 '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를  실시할디 '더하여 라는

 법  령므로 . 공포된다
43) , 「르퐁행정사업경험」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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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가  미  시기에  칠해진듯 . 하다

 이  시기는  걸국  의료보장제도에서  쁨을쁠샬트찻붸와  편◎텀투의 강

,  화토 흑징지는  폰◎쳔렴뛔의  질적  강화가  미루어진  제도의 ·정비 보완이

 라는  륵징물  갖고 . 있다

3.  패런의 ' ' 폴◎옳  춘◎퇘 : 1971-1985

 이시기는 IC  렬에서  ◎출초보의  물적  띤  기술적  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한 5 (1971-1975)  개넌경제계획 과  민민경제의 , ,주체화 헌대화 파학화를

 측진하여  쳐출초료  삘밸초플의  강화를  목표로한 2  제 차 7  개년 계획

(1978-1984)  그리고 85-85  년간의 ' '  경제조정기 를  거쳐 '  사회주의의 완

 전숭리와  무계급사회를  건설 '  하기  위한 3  제 차 7  개년 (1987-1993)계획 이

 진행되는 . 시기미다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에  관한  이  시기의 주요법텅므

 로는 ' '('1972.12), ◎출초봄플찰 ' '(1978.4),') 8◎출초료한죄팔 ㄴ 쁩랠

' 찰 (1980.4),  그리고 '  첩통농민둘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뎨 '데하여

(19as. ID) . 둥이다

72  년에  채택된 ' ' ◎출초볼뽈쌀  에서는  의료보짱제도와 소특보장제도

 메  대한  긍민의  권리에 , 대해  무상으로  치료받물  권리와 노몽능럭상실

 의  겅무  뿔질적  방조률  받물  공민의  권리룰 " ,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

 는 , 벙윈  료잉소를  비룻한 . 의료시설  료볶◎출쳔◎  및  ◎틀떨뼁쳬에 의

 하여 Tf 보장된  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는  지금까지 IC  뭔에서 존재하는

 복지제도에  대한 EU  톤 름  재착민하는 (  것미다 공민의  이러한  헌법적 권리

 메도  불구하고 ' '  국가사회보장제 메  대한  헙동농민들의  권리는 13넌이

fl  난 1985  련에  실시되게 ).뵌다

, 한편  미  기간에는  그동만의  확한의  소득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층괄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 '  ◎출초료친럴팔 과 'L '  토몹쁠쟐 미 새

 롭게  제정되어 ft  뽀  나룸더로  발전시켜몬  복지제도가  밀단 가론헌므로

4cl) '  사회주의헌법라 ', 대하여  「북한법렁집 , 」  제 1 , 집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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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완성된  체계룰  갖추게 . 된다

 ◎한의  민식메  의하면 19fa  년메  제정된  뀨요팔은 '  사회주의의 완전

'  승리 를  위한  멱사적  과업의  필묘성에  의하여 "1946  련에  발포뢴 노동법

 령을  집챙하는  과정메서  이툭한  성과를  법적으로  공공히  하고 맘으로

 노동쟁정사멉물  더욱  개선하여  사회주의노동생찰에서  건지하며야  할 뭔

 칙과  요구를  뚜렷히 4s 밝힌 "  것이고  또한 "  사회주의  노동제도의 합법

 칙◎  반명인  동시에  ‥‥‥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객관적  헌실의 적극적

 민  반영으로 e 제정 "  된  것민데  이  법에는 , 뚜쵸  ◎럿쵸  둥 소득보잠제

 도에  관런된  북한의  제도가  모두  제시되어  있므므로  그  관런횐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다믐과 . 갛다

"  국가는 , 노동재해 , 질병  부상으로  노동능력물  밀시적으로 저은
 근로자들메게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적  보조금울  주며 고

 기간이 5  개뭘미  넘므면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노동능럭상실먼금

 물 "(73 )준다 조

"  국가는  남자  만 60 , 살  여자  만 55  살매  이른  근로자듈에게 밀정
 한  근속노동언한을  가진  경무  먼로먼굼물 "(74 )준다 조

"  국가는  노동자  사회정치찰동에서  공훈물  세운 국가곳로자들이

 노동능럭물  허먼거나  사망하먼물  때에는  그듣과  그 가족들에게

 툭벌한  배퍼룰 "(75 )돌린다 조

"  국가와  사회헙동단체는 . , 노동자 사무윈  협동능잠원들에게 정기

 및  보충  휴가기간메  져균생찰비  또는  펑균노럭일묻  주며 산전산
 후츄가기간에는  밀시적  보조금  또는  져균노려밀을 "(76 )준다 조

"  국가는 . 노동재해  질벙  부상  등의  뭔민므로  근로자들이 사망하

 먼운  때에는  그들의  밍육물  받마모던  부밍가족들에개 유가콕에게
 유가족  먼금물  주며  돌볼사람이  멀는  어린이들은  국가가  맙아 키

"(77 )문다 조

"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완전한  무상치료제메  의한 의료상

 혜택을 . 준다 , , 노동자 사무원  헙동  농장원  및  그들의 부밍가즉은

.15) , 김밀셔 2.1  「사회주 로동법물  철저히 · 관철하자」 ( :펑밍 조선로동팡를
,1979) 판사 , p.4

40) , 「로동행정사업경헙」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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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 요밍 , 예방  해산  등  모든  의료봉사를  무상므로 . 받는다

 한편 1980  메  제정된  ◎토찰샐찰의  겨무도 ' '  향토찰 콰  마찬가지로 미

 전부터  존재해몬  의료보장제도와  보건의료메  관턴쥔  모든  법규나 규정

 ◎  총정리한  셔격물 . . 갓고 밌다  즉 fC  뽀메  의하먼 "  민민보건법을 채택

 하는  것은  보건사멉분야에서  이미  이국한  또뿐를  법져므로 고착시키고

 그것울  더묵 In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것민데  이  벌의 9  쪼에서는 다음과

 같은  탈밭뼘를메  대한 f  료의  혜택몫  규점하고 . 밌다

"  국가는  모든  공민메게  완전한  무상치토의  혜택물 . 준다

, 노동자 , 놈민 , 병사  근로민데리를  비룻한  공민은  무상으로 치
.2.  받물  권리를 . 가진다

 모든  의료봉사는  완전히 . 무료이다

1.  뫼래치료찬자룰  포합하여  의료기관에서  찬자에게  주는 믹은
 모두 . 무료이다

2. . , 진단 실험검사 , 치료 , 수술 , 왔진 , 밉원  식사  둥 환자치토
 롤  위한  모든  황사는 . 무료이다

3.  근로자들의  묘밍의료붕사는  무료이며  오밍물  위한  왕북 여비
 는  국가  또는  헙동단체가 . 부담한다

4.  해산방조는 . 무료이다

5. , 건강검진 , 건강상담  몌방됩종  둥 ·  예방의료봉사 른 . 무료미다

 이상메서  보는  것처럼 ' '  쀼◎쌀 롸 'A 11! '  뽀 뽈싼 은  그동안 확한에서

. 발전시죄오고  즌재하는  모든 2·1  료보장제도와  소득보장제도를 총콸하뗘

 규정하고 . 밌다  걸국  이  두가지 2,1 법렁  제정은  놜한사회의  내재적 발전

 단꼐를  반명한  것인  동시에 '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룬  목전에  두고 '있다

 는  것물  주장해  몬  확한  사회주의체제의  교쌀받과  절쉴받은 대내외메

 착보하기  위한 , 동기  즉  사회◎지제도가  갖고  있는 '  해당  체제의 정당

 차 '  기늠 뜰  업두에  둔  것밉은  부민할수 . 멉다  그러나  이  둔가지 법메서

 규정된  혜택들물  확한경제가 '  밍과  질의 ' 측먼에서  두  측먼에서 담보할

47) ' ' '  민민보건험 물 채택합에 , 대하뗘 ,  「놜한법렴집」 제 4 . 권 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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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는  능력을  갓고  있다면  미  두가지  법메  의한  규정은 사회복지제도

 의  발전이라는  먼에서  높히  렁가할만한 . 것이다

, 한편 ' '  쀼료찰 과 ' '  ◎뽀◎뱉찰 이  채텨묀  이후 1985  년에  그동안 쳐

nH  출찮◎ 의  혜택메서  제뫼되어  모던  헙동농민들에  대한 '"사회보장제 가

 실시되먼는데  북깐메서는  이것을 "  사회보장분먀에  납아있던 노동계급

 과  농민간의  차이를  없애나가는  데서  획기적인 In 진전 "  으로 . 보고밌다

 햅동농민들에  대한 1985  넌의  ◎출밭털졔의  실시  이우에  룩한의 의료보

 잗과  소득보장제도에서  른  변화는  발견되지 . 많는다

 됨리하면  이  시기는  북한메서  상당히  포괄적민  급여  내용물 포함한

' ', 뿐토찰 ' '  ◎요찰쪘걀 미 , 제정되고  사회보장제의  혜택에서 제뫼되엇

 던 '  혐동농민들메 01  한 '  사회보장제 가 , 실시됩으로써  모든  국민을 포콸

 하는 , 사회복지제도  즐  사회복지의  활교초볶적  성격이  관철되먼다는 의

 미에서  제도의 '  형태적 '  완성기 로  볼수 . 밌다

48) 1955  년에  중앙민민위원회  점령으로  발표된 '  햅동농민에게 착대실신
 된 ' '  사회보장제 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머떤  것민지메  펴해서는  해당 법

 틀에서  자세히  규정되지  많고 "  정무원이  이  정령물  쉽행하기  위한 구체
 져인  디만물  씨울 "  것 으로  규져되어 . 있다  때문에  여기서 ' '사회보장제

 는  현재  납한메서  사응하고  밌는  닐은 B,1 의미 ' '  사회보장 이 , 아닌  제 2
 장메서  서술한  북한식의  사회보장제 , 개념  죽  노동능럭의 떵구살실시

 보장되는  각종  연금과  보조굼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막해야  쥘 것으로
. 생각된다

'  협돌농민들메게  사회보장페를 til 실시할 ', ,  대하여 「◎한법령진」 제 41
 권 , pp. iS3-iS4

49) , 「인민브건사멉겅험」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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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끌쩔흙래◎의 ffB  렵 과 ◎뜰틸

It  뭔에서  소득보장제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 ' '  찬출◎렸피 와 '◎블찮

'  ◎쳬 는  활한의  의료보장제도와는  달리  사회복지  제도중메서  소개가 잘

 되어 91  지  않은  분먀중의 , 하나이고  앞메서  설멍했듯이  확한메서 벌개

 의  개념므로  사용하고 91  는 ' '  ◎출밥떨 과 ' '  찬츰찼울 의  군환되지 많고

91  는 . 실정이다  더무기  국내메서  이  제도를  먼근한  최근 "'문천 조차도

 대개 1946  년메  제정꾄 ' '  찰출◎◎쟐 메  많은  근거를  두고 IC  쳔의 소득

 보장제도를  소개하고  밌을 . 정도이다

 꽉한메서는  사회보험벅  이루  떤  차례의  법의  개정과  새로문 법률의

(  제정 예를  둘어 '  국가사회보장에 ')  관하여 으로  찰츰볍또◎메  의해 규정

 륀 ' '( ) 언흘금 언금  규정은  ◎출◎텀채메서  분리되머  ◎출쁠뼘피로 미전

 쥔  것으로 . 보인다  그러나 ' '  쁠볶◎출넌뼁첸 몰  구체적으로  규정한 뭔문

( 헌  국가사회보장제에  관한 '(1951.8.30)  규정 이  밉수되지  않고 91  어 구

 체적인  제도의  헌황메  대해서는  알수가 . 업다  더무기  확한에서 자늰갑

 밌게 ' ' ' '  내세무는 똔발찬◎채 와 뽄발◎◎체 와는  달리  「조선중앙언갑」 등

fC  뭔의  공식문헌메서  ◎틀쁠뼘채와  ◎출찮◎쳬에  대한  구체적민 재도의

 언급은  거의  찾마볼수 . 언다  가장  최근메  재정쥔 ' '사회주의노동법

(1978)  에서도  각종  소득보장급여메  대해  ◎◎또민  규정만을  하고 밌을

 춘  자세한  규정이  나타나  있지  많고  밌고 1985  넌에  제정되머 1986년부

 터  실시묀 '  헙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데 '  관하여 에서도 '사

 회보장제의  구체적인  대책물  세물 '  것 이라는  조항말물  규정할  훈 구체

 적인  제도의  똔려에  대해서는  전혀  먼급이  멉는 .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궝메  의해  여기서는 ' '·' '  한츰쳔변 찬촐철◎ 메  대해 비

50) , 최밀섭 "  사회확지제도와 ", 문뗘실태  최멍 ( ), 런 , 「북한개른」 (』
: ,1990) 물 을뮤문화사 . 참조  이러한  점은  홍밀뭔의 .  자 료매서도 . 보인다

,  홍일뭔 「활한개요 '91., 1990.12, pp.264-2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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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적  정보가  품부하게  담져져  있는 1985  런판  「겅제사괸」과  북한의 각종

 사회복지  관계법렁물  토대로  하며 It  뽀의  ◎쳔떨련채◎를 살퍼보기로

. 한다  그리고  소득보장제도를  분석하는  물은  사회복지◎책물 분석하는

 데  많미  적용되는 Gilbert  와 Specht  의 4  가지 511, 차뭔  즉 할담

Offocafion,  급여 -Drifion, 』☞  전달체계 d fiuerr ☞ ft fen, ☞ 재뭔조달방

 법 fingntirtg  등의  차뭔물  변형시져  사용하기로 . 한다

1.  ◎련의 쁨률

 」뷰갈◎뼘채◎를 '  노동능력의  영구적  촉은  일시적  상실로  노동뭅 통

 한  정기적민 (  소득 윌급이나 )  밉금 물  받지  뭇할  겅문  사회제도를 통해

 해당  더상자메게  일정  고득을  보장해  주는 '  제도 로  이◎하게  되먼 It

 보의  소득보장제도는 ll  장에서  서룰한  것처럼  크게  밀시적 노동럭상실

 시  지급되는 ' HU'  ◎틀밭◎ 에  의한  출털쵸과  노동능럭을  완전히  흑은 장

 기적므로  상실탰물 (6  겅우 개릴 ) 이상  지급되는 ' '  ◎출떨텔례 메  의한 투

 술과  ◎퇸쵸제도로  크게  두가지로  분류하뗘  볼수 . 있다  미러한 IC별의

 ◎절날덜줘료를  자세히  분◎하기에  맘서  그  대락◎민  내용물 살퍼보먼

ft 3  과  갛이  정리하여  볼수 . 있다

 먼저  적용기준에  있머서는  찬촌팥뼘쳬가  노동럭의  멍구◎  흑은 밀시

 귁므로  상실럴  겅무에  적용되며  ◎츳찰◎채는 . .  질벙 산쟤 부상  으로 노

 돔력물  밀시적으로  상실했물  겅무 . 해담묀다  적용계층은 fSHB◎출 쳬가

1985  넌  헙동능장  높민에게  까지  착대윔으로죄 ' '  전 인민 미  적용되는 '활

' 료초◎  뭔칙이  적용되고  사회보험제는 ,  노동자 사무뭔  및  그 ·f-부잉가

 메 . 뷕용된다  농민의  경무는  몽밀적인  제도가  없오  헙동농장  자채 기금

51)  이  분◎틀에  대해서는 H. eilbert & H.Specht, Binenrionr cf
focicf treffore fcfic,r, ( N.J., Prentice-ifall, 1974),  제 2  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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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  북힌의 1  초득보 당 1  ◎ 도의 IH묘

 메서  실시되고 . 있다  때문에  협동농장메서  자체적므로  실시되는 쌜렀쵸

 까지  포찹하면  적용계층의  윽먼에서는 ' ' 촬교초톤  원칙미  적용되고 있

 사  회  보  장 제  사  회  보  험 제

 적용 기준  엉구적  혹은  장기적 (8개뭘 . . 질벙 산재  부상으로 인한

) 이상  노동논럭상실자 및  밀시적  노동능럭 상실자
 기타  무의무탁한 사람들

 ◎용 계층 ,  노동자 사무뭔  밋 군인 .  노통자 사문뭔  띤 부잉가족
 헙동농장 (1985 )농민 넌미루 (  농민은  협동농장메서 )실시

 재원 조달  국가  일반 ◎산  사회보헙료에  의한 수밉

 농민은  헙동판체 자쳬부답

0  국가공로자 연금 글며 종류 O  밀시적 보조금

 ② 언로넌금 9  산전산후 보조금

 ③ 노동능럭삼실언금 S 장레보조금

 ④  뮤가족 언금 9 의료상방조비

 ⑤  멍몌군인과 멍예전상자  ③  휴밍  띤 요잉비

 에게  주는 보조금

 ⑥  인민군  후방가족 뭔호

보조굼

 노동법 ('46.5) 』거  법 뻥  노동법 ('40.5)

.!f.  사회 헙법 ('46.12)  사회보험료수납절차에 된한

 국가사회보장에 ('51)관하며 flfg ('46.9)

 국가공로자에  대한 사회 .  」나회보 험법 ('46.12)

 사회준의노동법 ('78.10) 보장승민에  대하여 ('56.2)

 사회주의노동법 ('78,10)

 헙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

 를  실시할데  관하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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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볼수 . 있다  재원조달은  쳐출쌉뼘쳬는  국가밀반예산메서  그리고 ◎

 출찮뜰패는  사회보험제메  의한  보험방◎으로 1  며 산물  웅당하고  있머 완

 전한  국가예산에  의한 nH  ◎곁쁠털 ◎를  아직은  실시하지  않고 91 . 다 는

 려의  종류는  사회보장제가  추숲  위주로  되머 91  는  반먼 사회보험제는

 일시적  ◎럿숲  위주로  되머  있는  뜩징물  갖고 . 있다

2.  췄◎ 빤군

 할당체계란  사최확지제도의  혜택이  줄◎◎메게 (적용되는가 보편주의

),  아니먼  일점한  기준을  전제로  밀부  계층에게만 (적용되는가 선◎주

) 의  하는 . 문제이다  더개  ◎출초보  뽀료는  왑교초죈  할당체계률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 . 흑징이다

1) 찬출글뜬쳬

 사회보험제에  의한  급여는 , 일시적보조굼 , 산전산후보조금 장레보조

 금  둥이 ( 있는데  이  급여의  내용은 5  절  글여체계메서  자세히 ) 다룸 이

 보조금의  지급미  처믐으로  멍시된  것은 46  년메  제정쥔 ' '◎출끝뺨◎ 메

 의해서 . 이다  그러나  사회보험법은  그  당시  런체 IC  료  인구의 18%  룰챠

 지하던  노동자  띤  사무원만을  대상므로  했기  때문메  밀부계층을 대상

 으토  한  료쁠초불  뭔칙에서 . 울발했다  그루  노동자와  사무원  계충의 비

 뮬이 o)  높 짐므로써  당연히  포괄벌위가  늘머났을 . 것이다  때문에 찰출찰

 ◎례의  적음물물  표 4  메서  보는  것서럽  ◎한의  면도벌  민구구성의 변

<  표 4 >  묵한의  먼도별  직멉별 인구구섬

1946직업 1954 1965 1972

If. 자 j11. 25.7 41.2 42.0

0 6.5사뭔무 10.4 15.5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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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묵 "  확한의 ", 계글  강정구 ( ) 펀  「확한의 ,사회」
( : ,1990), 서물 물뮤분화사 p.95  에서 재구성

fW출

 차에  적뭉하여  추정할수 , 있는데  미를  근거로  추정하먼 4』 련도에는

35.IS  로  적용범위가  착대되었고 65  련메는 55.5%  그리고 72  년메는 전민

 구의 56%  까지  찬출찰◎미  적용되먼을  것므로 . 추정된다

, 한편  ◎출팝◎체는  노동자와  사무뭔의  한츤변◎탈  그리고  해당 기

 업이나  사멉소의  보험료로  예산이  춧담되고  문엉되기  때뿐메  당먼히 사

 회보험토클  납부하지  많는  농민들은  사회보험제의  혜택메서  제외횔 것

. 이다  그러나  농민의  겅문는  헙동농장  자채의 ' fft '  ◎촌 초쵸 메서 밀시

, 괵보조금이나  산전산후보조굼  똥이  지불되기  때문에  찬출철◎채의 적

 용만  안되먼쁨  뿐  거의  동밀한  급뗘를  받고 91  는  것으로  븝수 91 . 다 때

 문에 It  보의  사회보험제는  실질적민 ' '  활◎초뽐 로  볼수 . 있다

2)  찬출글렬피 ·

 사회보장제메  의한  각종  수쵸과  껼꾈쵸  등의  급여는 46  넌 ◎출찰토

 찰에서  그  근거규정물  두고  인다가 51  넌도메 '  국가사회보장메 '관하여

 라는  벌도의  법틀이  적용되먼서  분리된  것으로 . 보인다 찬출널토례에

 의한  일시적  챌럴슬  등과  마찬가지로  먼금  등의  급며는  초기에 노동자

 와  사무뭔메게만  적용되었기  때문메  료쁠초봉  뭔칙에서  출발했고 앞의

 표 4  메서  보는  것처럼  노동자와  사무뭔의  비중이  커지먼서  차츰  그 로

 ◎가  착더되먼묻 (  것리다 사회보헙제와  마찬가지로 72  넌까지  대탁 전인

면동농장농민 17.1 43.2 lLt.0

 개  인  놈 민 74.1 44.2

개인수곳업자 1.5 0.3

11 ;업 라 0.2 0.1

3.3상인 0.9

1.9타기 1.3

fr fl 100.0 100.0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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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 55%  정도 ). 추정  ◎글납토쳬에  의한  각종  뚜요과  뜰또쵸미 농민들

 에게  확대된  것은 "  사회보장분야메  남아있던  노동계급과  농핀간의 차미

 를  업애나가는  데서  획기적인  진전물  이둑할  수  있게 n"  되었다 고 It뽀

'  메서 평가하는 '  협동농민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를  실시할  데 '('관하여

85.11,  실제  시행은 56 )  넌 라는  법듈이  시행되먼서 . 부터이다  따라서 확

 한은 19asf  도에  와서야  각종  언금  둥물 ' '  전 인민 에게 확대적용하먼서

 찬틀◎덜쳬의  활료초쵸  토래물  실헌했다고  볼수 91 . 다

3. B?「◎◎료◎론

 ◎출찮쁠줴는  국가예산에서  충당되고  있므므로  사회보장제의 재원조

 달체계는  여기서  벌도로  다룰  필묘가 (  려다 본장의 4  될  재정문멍체계 참

). 조  때문에  여기서는  사회보헙방식에  의해  재원이  구띔되는 찬촌밭◎

 ◎의  재뭔조달방식물  살퍼보기로 . 한다 fC  뽀은  ◎출겉◎첸◎의 문엉메

 소요되는  쉽로물  세부분메서  궁당하고  있는데 , 첫째  사회보헙행정에 필

 요한  비용은  국고  띤  지방비메서  웅담하고 , 둘째  고뭉주의  기며금 그리

 고 , 세째  피보험자의  기여금이 of . 그것 다  ◎출◎◎메서는  고용주와 피

 보험자의  출려쵸미  중요하므로  이  두가지  측띤메  대해  자세히 살퍼보기

 로 . 한다

1)  ◎틀글뜰찰  털료 릇골

 머떤  ◎틀찰뜰제도률  보험방식으로  재뭔조달물  할 . 겨무  즉 국가의

 일란재정미  아닌  피보험자와  사용자의  ◎출찮보발로  기금물  재원뭅 조

 달할  경무에는  보험료를  어떤  기준물  근거로  거두어들일  것민가 하는

 점미  뿐제가 . 된다  ◎◎초불  사회메서는 B3  금근로자의  겅무 사회보험료

 의  부과묘소는  일반적으로  똔요이며  사용주부답금◎  근로자들의 롤쵸쳅

 펼메  퍼한  밀정비뮬로 (  납부되거나 미러한  고용주부답금을 fDtrOff tHX

52) . 「인민보건사멉겅헙」 r.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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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 한다  혹은  노돔자와  사용주가  절반뷕  부담물  하게 . 륀다

 그러나  무리나라처험  밉금줌메  기환급외메  각종  수당  둥이  많미 포

 함되어  밌는  겅우  보험료의  부과시  각종  수당을  보험료  분파묘소로 포

 함시킬  것민지  아니면  제뫼시킬  것민지가  항상  논란이 . 퇸다  그리고 밉

 금근로자가  아닌  흐뜹촐나  랄토의  겅우는  소득파막에  한게가  있머 소득

 에 '  부퇴되는 보헙료피에  재찬이나  촉은  가족수  등에  보럽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sn.한다

1c  발의  경뚜는  이러한  보헙료  부콰요소에  대해 " "  고웅주 는 피보험자

 에게  지급하는  밉금 91 ", 보수총액  그리고 "  피보험자는 고용주로부터

 받은  입금  또는 "(  보수 사회보험법 14 )  조 라고  규정하고 91  어 고용주는

, 지활밉금충액  괴보헙자는 %3  금  또는  보수가  찬틀찰뿌발의 부자오소가

 되고  있머  벌로  륵이한  접이  보이지는 . 않는다

 그러나  고용주의  보수충액과  피보험자의 B3  금의  범위를  매무 럽게

 잡고  있는  것미 .  될한 찰출찰뜰찬  부과요소의  륵미한 . 점이다  즉 '보험

 료는  지불하는  춘죠요  외에  지불하는  각종 -  가급 상굼  및  시간외 노동에

 의한  임금까지  포괄하고  밌고  또한  원임굼뫼메  각종 ( ·제수당 상여금 상

· · ·  금 물가수당 가족수당 특근수당 ) 등  까지  포합한  것을 11  금므로 보고

 이러한  모든  수당물  합친 B3  금에  퍼해 (  쌍방 고용주와 -aIB피보험자 자

) 주  모두가  보험료클 '  부과 하도륵  하포 (  밌다 사회보첨료  납부괼차에 관

 한  굻정  제 8 ).조

 또한  밉금  등의  현금급뗘  외에  뿟읍똔턴와  의식주의  전부  똔는 밀부

 를  오용주가  제공하는  임금제도의  겅무  헌물울  가걱므로  산굴하여 이를

 보험료를  부과하는  입금범주에  포함시키고 . 밌다  예룸  들어 "이발공이

53)  꾸리나라에서는  미것이  의료보첨제도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 밌다
 이에  대해서는  깁명모 , 외 , 「한국의료보험먼구」 ( :서물 한국◎지띔책먼

.199D), 구소  제 3  장 찹조

i4)  며기서 ' '  고용주 라  합은  자된주의사회에서의 ' '  사용자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 ·  국가 소비조합 사회단체의  각  기멉소 ·  사문소 기관의 각

 책밉자  띤 '  개민기업주 를  의미하는  폭넓은 . 응어이다  벌다른  먼급이 멉
 는한  이글에서 ' '  고용주 는  위와  갈은  의미로  사용한 것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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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쌀를  고용주가  제공하고  뭘  삽만뭔의  입굼온  받만믐  때는 f31fe츳 롬

 가령 7  백뭔미라  산굴되먼  그  입금은  천뭔으로  계상하여  보험료흘 람방

 이  납부하도록 "(  한다 사회보험료  납부절차에  관한  규정  제 8 ) 조  고 하

 며  헌물급뗘를  가걱으로  판산한  굼맥물  입금에  포합시켜  그메 ◎당하는

 일정비율의  보험료를  고용주와  피보험자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 밌다

 즉 le  뽀의  ◎슬찰◎발  떨◎론◎는  피보험자의  겅우는 13 , 금 고용주

 의  겅무는  지불밉금총액므로 , 한정하되  밈굼의  법주를  상당히  벌게 잡

 아  고용주가  제공하는  모든  현금급여와  헌물급여를  된부  포콸하뗘 가격

 므로  환산하고  이메  대한  보헙료즐  피보헙자와  고웅주가  부파하고 밌는

 흑징물  갖고 . 있다

2) He  쳐출떨 찹의  출뿟 t』 초

 고용주와  피보헙자의  기여금으로  대부분이  충당되는  ◎출펼뜰 권료

 메서  잉자가  어떤  비뮬로  보헙료룰  납부하는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하

. 다  무리나라의는  밉금근로자의 . 겅무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

 험울  제외하먼  대부분  사용자와  근로자가 5Dt  릭  부닿하는  뭔칙믐 지키

 고 (  있다 의료보험과  국민먼금  모두 ). 해당 IC  효의  겅우 ◎출철◎발의

 기뗘  비뮬은  노동법  제 15  조에  의해  표 5  와  같이  규점되고 91 .는데

 이  규정물  번겅하거나  혹은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지  많은  것므로 보아

 헌재까지도  미  ◎◎퍼로  보험료가  납부되는  것므로 . 추정퇸다

 표 5  메  의하면 ,  국가 소비조할  둥은  괴고용자에게  지활하는  밉금 총

 액의 5-Bf  를  보멈료로 , 」부하고  개인기업소와  고용주는 11굼공액의

<.  표 5 > Af  회보험료의 110:1비◎

 납  부  주 체  기  여 뮬

, , ,  툭가 소비조참 사최기업소 사쿠소  띤 단체  지툴밉금의 -81.』

 거인기 .멉소 고용주  지놜입금의 10L12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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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를  납부하게  되어 . 있다  그러나  개인기멉소와  고용주메  대한 보

 험료납부는 It  원미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하기  전의 5D  년대  초반까지 과

 도기적으로  존재하던  기업형태이기  때문에 50  련대  중반미추에는 이들의

 보헐료납부는  거의  업어졌을  것으로 . 생각뵌다  피보헙노동자와 사무뭔

 은  밉금의 1%  를  납부하도록  되어 . 있다

 이러한  보헙료  납루비뿔물  보다  자세히  보면  꽉한메서는 ①위험정도

 ◎  뮤해전도  ③  육체적  건강메  엉힝을  주는  정도  ④  사망율의  흘◎ 등

 으로  각  기관물 1-4  급므로  구분하여 , 국가  소비조할  그리고 개인기업소

 등의  보헙료  납부비뮬물  차등적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물  보먼  표 5과

<  표 5 > .  국기 소비조합  및 1  개인ㄱ 업소  등외  보험료 0'1기 율

 출처 : '  사회보헙료수납절차에  관한 '규정

 피보험노동자  띤 사문뭔 밉금의 1%

 밉금총맥에  대한  기여 비뮬
5%  단체 를

 기며하는 (1 )부문 급 , , 행정기관 문화기관  금융기관  둥 G개국가

사회 0%  를  기며하는 (2 )부문 글 , 교육기관 , 의료기관 식료품재조가공

단체 , 멉 · .  며관 뭄식업 등 15개

기퍼 71  를  기며하는 (3 )부문 급  섬유공멉 ,  피복공멉 .  제당멉 ,  철공업 ,

 ◎제믹공멉 , fl 도금 ,  수도업  둠 23개

at  를  기여하는 (4 )부문 급 , 광업 , 석재가공멉 , 어업 , 조선멉 화

, 익공멉  채석멉  등 30개

거인 lOt  를  기며하는 (13·)부문 , , , 의료멉 상접 사진멉  뭉 17개

11업 11%  룰  기여하는 (2 )부문 급 , 섭뮤공업 , , 유지공멉 제재업 제익공멉

, 정미업  고무공업  등 20개크노

12%  를  기여하는 (3 )부문 급  광업 ,  컨설멉 ,  뮤기합성공업 ,해운멉
, 등채석업

 하천문숭업  퉁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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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갛다  이  표메서  보는  것처럼 It  뽀은  국가기멉이나 사회기멉소가문데서

 도  비교적  ◎죄쫀◎가  세고  사고의  위헙미  높은  부문에  더해서는 많은

 보험토를  납부하게꿈 , 하고  개인기업소  는  사회단체보다  익 2fl%  가 더

 많은  찰◎줘를  납부하도록 , 하며  개민기업소  내부에서도  노동쏭도에 따

 라  보헙료를  차등적므로  납부하도록  한  뿍징물  발견할수 . 밌다

4. H 라  편◎ ◎군

 다른  분야의  홍계도  마찬가지미지만  ◎출◎◎이나  ◎슬찮렬에 ◎한

 홍계도 60  턴대  전반까지는  비교쩍  자세한  홍계를  발표했지만 60  넌대 이

 루로는 '  이늰  연도보다  몄배 '  중가했다 는  배수뮬물  중흽으로 발표하고

 밌고 70  련대  이후로는 ,  ◎출찰◎ ◎츰철뼘  예산에  관한 성장배수뮬조차

 도  먼급되지  않고 . 밌다  때문에 fC  뷰의  문헌에서  착인할수  있는 사회보

 험파  사회보장의  타◎볍련은 60  런대  까지의  홍계에  한정될  수  밖메 멉

. 다

 사회보험료 tA  』 메  관한  통계는 55  년도까지  확민할수 91  는데  표 7

 에서  보는  것처럼 45  년도에  전체 11  국가증수 의 4.8%  를  차지하던 사회보

 헙수입이  접차적으로  줄어  둘어 1955  넌에는  전체  국가수일의 1.0%  릅 차

 지하고  밌는  것므로  나타나고 . 있다

( : ( ), 판위 백만뭔 ◎훼쏠 1 )

<  표 ? > Af  최보험료  추입 현황

 언 .E. 사회보험료수밉  국  가  총  수 입

743 (4.8)1948 (100.0)15,571

1949 (100.0)602 (3.0) 19,763

922 (3.5)1950 ( IDO.0)26,722

1954 1,051 (1.2) (100.0)78,341

1956 1.450 (1.6) 89,570 (lO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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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토통밀뭔 C . 텨 보톰◎◎토틀헐◎발분」1988.12
 제 I , 집  쟤 B . 집  해당먼도  몌산걸산  보고자료 ,

, 한런  지출규모는  를  보먼63  넌도짜지  확민되고91  는데◎출찰튜과
 쳐출간◎  렵효이  분리되어  제시쥔  것은  표 8  에서  보는  것처럼57-59

 넌도  뿐이고  나머지  넌도는  두  예산지출이  합쳐져  제시되어91Cr. 두
 몌산을  합친  초뽀◎밭를 보먼 1948  넌도메  얘산지출의 4.8%  를차지했는

11 ㄷ 50  넌더  중반애  몰수륵  껍차  줄어둘고54  넌에1.09  마지줄어듭먼으나

<  표 8 > Af .AfBl If 회보험 보 033  신웠  피출 규모

(  단위 :  백 (=le 30)만뭔 왼

% : 출처

1 , 국토홍일뭔 fe AE , 「 된뿐◎ 촌편◎찰췄」 19Ba.12
 제 1, 1[,n , 집  해당먼도 ·  예산 걸산 보고자료

fe . 「 뭔찰출툰」  제 5 , 권 49,50,54  넌 '국가종합몌산법렁
1958  넌  부터 ICO:1 화페요환가치
45,?f,5D.S4,58  년은  걸산치  나머지  넌도는 예산제입
i7-i9  년  뵉에는  사회보잠비가  사회보험◎산메  포합되어 있믐

:비고  린닌.  노  킬킬릴◎

 먼 .도 (A) 사회보험 (B)사회보장 (A)t(B) 국가총지출

1948 649(4.8) 649(4.3) 13,054(100.0)
1949 458(2.3) 458(2.3) 19,763(100.0)
1950 940(2.5) 940(3.5) 26,723(100.0)
1954 703(1.0) 703(1.0) 72,955(100.0)
1955 1,483(1.7) 1.483(1.7) 85,002(100.0)
1957 1,542(1.6) 427(0.4) 1,970(2.1) 95,588(100.0)
1953 25(2.1) sfo.5) 31(2.6) 1,183(100.0)
.1959 39(1.7) 6(0.3) 45(2.0) 2,281 ( IDO.0)
1960 46(2.4) 45(2.4) 1,900( IDO.0)
1901 68(2.9) 68(2.9) 2,336(100.0)
1962 75(2.7) 75(2.7) 2,811(100.0)
1903 9D(3.0) 90(3.0) 3,4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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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넌대에는  다시  늘어나 63  넌도메는  전체  국가예산지출의 3.0%  롤 차

·  지 하는  것므로  나타나고 . 밌다  ◎출찰뻔  쓸효과 fRtH ◎촐  펀료을 분리

 시켜  볼수  있는 57-59  넌  사이의  수치를  보먼  사회보험예산이 사회보장

'  예산 보다  익 3-4  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 밌다  그러나 le터사회

 도  노렁화가  진햄되고  은회자가  많마지먼서  면금지출비용이  많마져 ◎

 틀끊빨  쟀◎이  더  늘머났물  것으로  추정할수 91  물 . 것미다 그러나

50,60  넌대의  지굴율쁠  보먼  그  미후메도 IC  뭔의  송  메산지출에서 찬톨

 뽑뼘과  찰출팥◎메  지울되는  몌산비율이 %  」 룰  넙머서지는  많물 것므로

. 보민다

, 한편  사회보헙몌산이  대락  어뻔  틋트으로  지출되고 91  는지를 알마

 봄  필오가  있는뎨  뮤밀한  뽕계치로서 50  넌도의  홍계치를  구할수 . 밌다

1956  런의  겅문를  보먼  표 9  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 1%A  」 의74.71  를 지

 울하고  밌는데  지울항목물  보먼  사회보험보조금으로  지굴되는 비웅이

40.2%  로  가장 , 많고  그  다음이 (  휴잉소사업비 이  사멉비는  휴잉소의 문

( : C ) 단위 만뭔펴 련끝 , % )

 울패 : , 국토롯밀뭔 It , 「 별톤◎◎토출겨볼찰혔」 1988.12
 제 I , 됩 p.771,849,  제 I[ , 집 p.94

 비고 : ( )  안의  비뮬은  재당넌도  수입메  더한  지출의 .비뮬밈

<  표 9 > 013  시회보험 산의 , 1측입 피출니 역

먼도 수밉
 지출사회보헙보조금

58,3DO(40.2)1956 145,000

 류밍소  사멉  비 31,500(21.7)

 의료상  방조비 18,500(12.7)

 소  계 IDa,400(74.7)

195? 169,70D 154,200(90.8)

195fl 286,300 228,500(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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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띤  신국시 )  사용된다 로 21.f%  그리고  의토상방조비로 12.7%  를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 밌다

1965  년  이우로는  ◎출밭늘과  ◎출팥◎메  대한  뽄계발표가 부정확해

 져  사치보헙몌산미  머뻘게  문영되는지  전혀  알길이  없고 「조선중망면

 갑」에서도 '  막대한 ' 자굼  혹은 '  거맥의 '  자금 물 ,사회보장 사회보험사업

 에  돌렸다는  먼급만  나오고 . 밌다 30  련대  들어와서도  이러한  방법미 지

. 속되는데  예를  들어 80  년에  실시흰  협동농민메  대한  ◎츤낱을쳬를 언

 급하먼서 "  국가가  해마다  거액의  자굼물  찬출찮◎  띤  ◎츤찮을 챌털쵸

 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근메  무리  당에  의해  새로  실시되는 사회보장

 제에  의하여서만도  무리  농민둘은  더  많은  추가적  혜택물  받게  튈 것입

LT ' 다털  라고만  언급하고  자세한  홍계치룰  전혀  밝히지  않고 . 있다

5.  쓿쳔 련룬

1) 찬틀을틸런

 일시적으로  노동능럭물  상실했물  겅무  지급되는  찬출찰◎쳬메 의한

e 쳔털쵸  메는  ①  일시적  보조금 9  산전산후보조귿  ③  장례보조금 ④

 의료상  방조비  ⑨류잉  및  요잉비가 Tfn.밌

(1) -  딸쳔 블털쵸

 칠시적보조금은 "  근토자가  밀시적으로  로동능려뿔  밀었거나 부득이

 한  사정므로  로동에  참가하지  못하었묻때  주는 "  보조금 물  말하는데 "

 꾈  찰추과◎쿳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대상벌로  각이하게  설정휜 근속노

 동연한에  따르는  일정한  비뮬물  곱하여 , " 계산 지활윈다  여기서 근속연

53) , 국토롱일뭔 t , 텨 쀼욤◎◎토출죠럴발겼」  제 If ,1988.12, 됩 p.729
55)  확한에서는  밀반적으로  사회보장제도에서 ' ' 곰여 benefif  토 부트는

 혜택을 ' '  브조금 이라는  멍칭므로  부르고 , 밌는데  사회보험제에  의한 보
 조금물 '  밀시◎ ' 보조금 ,  사회보장제에  의한  보조금운 ' '정기보조금 이

 라는  멈칭으토  구분하며  부르기도 . 한다
57) , 「겅제사전」  제 1 , 권 99.6D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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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뭔칙적으로 1  넌  이상의 PB  최됐쀼료쑤 물  가진  근로자들에게 지급되

tll 른 6  개뭘까지  지급되며  이  기간이  넘므떤  ◎출낱을메  의한  해당한 쀼

 또◎◎줬돗쑤쵸을 tlfm.준

, 한편  미러한  밀시적  보조금은  월기본생팔비를  기준므로 지급되는데

 그  비뮬은  대상자에  따라  차벌적으로  지글되는  것으토 . 알퍼전다 그러

 나  이  비율메  대한  자세한  규정은 1946  메  제정된 ' ' ◎출즙뜰팔  밖메 업

. 다  사회보험법이루로  미  법의  규정물  바꾼  법듈미  제정되지 91  많 기 때

 문에  현재로서는  이  법만의  규정미  그더로  지켜진다고  보는수  밖메 멉

. 다  ◎출찰◎◎에  규정된  일시적보조금지급  비율은  표 10  과 갛다

<  표 10 >  인시적  보조굼의  피급 비율

58) , 「경제사펀」  제 1 , 권 p. 609,  제 2 , 권 p.189

 생찰비에  대한 비뮬
, , 분구모법근로자 모범사무뭔

 및 기술자 75 t1급

 기관수  및  광산의 지하근로자2급

 최초 20  밀 601.  미후 559-  근속 1  련  미만자의 겅무

 최초 10  밀 65%.  미후 75%-  근속 1-2  년 미만자

-  근녹 2  년 이상자 75%

 쾅산의  밀반노동자  및 ,공업 철도3급

, , ,  체신 건축근로자 교원 몌술민 등

-  근속 1  넌  미만자의 겅무 501

 최초 20  밀 60%.  미후 55%-  근쏙 1-2  넌 미만자

 최초 20  밀 55%,  미후 75%-  근쏙 3  넌 미만자

-  근녹 3  넌 미상자 75%

 싸무원  띳 1-3  급  이외의 근로자4급

-  근쏙 2  년  미 만자 509

 최초 20  밀 60%,  미후 65%-  근속 2-3  년 미만자

 최초 15  밀 50%.  이루 65%-  근속 3년이상자

 최초 30  밀 Ot.  」 이우 50% 비  직 멉동맴원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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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에서  보는  것재험  밀시◎ S  챈 쵸의  지급비뮬은 노봉강도와

 근속언수에  따라  차듬지글되고 91  는데  그  비율은  노동성걱과 근속언수
 메  따라  뭘  기본생찰비의 50-75%  가 . 지급륀다  이러한 지급비율메서도

'  노동의  밍과  질의 ' 따론  ◎틀초◎◎ :53·  ◎토째이  물머가  밌고 동시에

 물질◎  자극물  강조하는  슥띤도 . 멋보민다

,'Bl  한뷘 밀성 '  훈장 을  받은  사함을  비룻한  곰로자틀이나 직멉과

 관런하여  벙이 Td  생 거나  부상당한  사랍메  데해서는  죄펜투딴메 관개먼

 이  띨시적  보조금물 . 준다  뢰근애는  국가공로자  중  국기훈장  수여자 이

 삼은  밀시뵉  보조금이 801  이고  쇼쁠촐에게는 1001  의  괭활금이 지급되는

ms  것 므로 . 말러쪘다

(2) 로치로◎첼털쵸

 산전산후  보조금은 "  여성근로자듈이  산컨산후  휴가를  받아  잃뭅 하

 지  못하는  기간메  국가메서  지퉜하는 "  보조금 으로  정의되고 91  논대 찬

 츰랄뜰찰에는  ◎로븐털요의  수급권리를  노동자  및  사무뭔메  한하며 7개

-12  뭘 개뭘의  근극기간물  갈고  밌는  자에  한하며  최근 5  개월간의 펑균

 입금맥의 90%  를  산후 42 , 밀  산전 35  일  승 77  일간  지곰하는  것므로 규정

 되고 (59 .60 ) 있으나 조 조  괴근에는  미  규정미  믹간  수정튄  것므로 보민

. 다  즉  표 11  메서  보는  것처렇  산전산루보조금은  최빈뚜땄에 관께멉이

59) , 국토통밀뭔  「굉학홍밀  기반조셔음  위한  확한상황번화 :예측 분먀별
 번착상창 , 잠기예축」 19BS. r.184

<  표 11 >  산전신후  보조굼지급액  및 11긴

지급기간  산전 35 , 일  산후 42  밀  송 77일

지급맥수  며섬노종자와  사무원은  정맥생찰비의 1001,

 여욉헙몽농장뭔은  헙통농잠메서  멍균노럭밀 받음

지급조건  근속먼한에  관께 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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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조선울망언감」 1980,p.184, . 「겅제사전」  쟤 2 , 권 p.23

3: 77  밀간  지급되는데  지급맥수는  여성노동자와  사무뭔은 정먹생활비의

loot,  그리고  여성텁동농장뭔쁜  헙등농장메서  펑균노럭밀의  맥수쁠 받

 고  있는  것으로 . 나타났다

(3) 료곁뜬털요

 장레보조금은  ◎츰철◎붸의  적용을  받는  피보험자나  부밍가족이 사

 망한  겅푸  장례보조굼으로  지급되는  금맥민데  ◎틀찮뜰찬에는 ,언헝벌

 그리고  지역별로  차등지급물  굻정하고 . 밌다  피보험자의  겅무 It  발 구

 화폐로 120  원에서 DO  』 뭔  점도의  굼맥이  지역벌로  차둠지급되며 피부망

<  표 12 > 211  장 보조굼뫼 11  ㄷ 상벌떡추

( : , 단위 원  칠 B 확한 )

 출처 : ' ', 사회보헙법 '  국가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규정 '승민

 자는 ICO  뭔메서 500  뭔미  지억벌로  차등지급되며  직무수행시 사맘자는

 면령메  관계멀이  구차페로 2,000  원  그리고  국가공로자는 20.000  뭔의 장

구분 10  세 미만10  세 이상  출산후 30  밀 이내

피보험자와 flfl먹 aoo 450 200

연금더상자 기타 250500 120

피부밍자  시  지 먹 500 250 125

11타 3DD 150 100

 직무수행시 사망자 2, ODO

 국가 공로자 3D.000



31f

 레보조금이 (  지급된다 롱밀원  「확한개요」 91  년  판에는  쵸겪◎런숲이 10

 세 1  ㅁ 만인  경무는  신학페로 5 , 뭔 10  세  이상인  경무는 10  원물 지급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므나  대상자가  구별되머  있지 )않다

(4)  기타 보조금

 위와  갈은  보조금외에 fC  왼은  ◎출럴◎쳬에  의한  의료상 방조비와

 휴밍  및  요잉비를  지급하고  밌는  것으로  알려져 51 . 다  구체적인 내용과

 액수는  전혀  알수가 . 멉다  마마도  의료상  방조비는  질벙치료시 듭어가

 는 (  부대비용 예를  들머  장거리 ) 교통비  쁠 2.  「미하고  요잉비는 짙벙치료

 시  벙의뭔외에  각종  묘밍소를  미용할  경우  소오되는  묘밍시설 이용비와

 왕복여  비  듬을  부담하는  것므로 . 추정횐다

 그리고 ' '  ◎출찮뜰쌀 메는  실멉보조금의  지급을  멍문화하고 밌으나

IC  ◎미  사회주의적  개조를  해가는  과정에서  사괼상  실멉이 멉머집으로

 써  실멉보조금메  대한  먼급은  최근  문헌에는  전혀  먼급이 기루어지지

 많고 . 밌다

2) 찬출납렬될

 북한의  ◎출찮털첸에  의한  소둑보장보조굼은  주로  무리나라의 언금

 제도와  산재보험의 't1  휴 급여에  해당되는  해당되는  각종보조금미 포함되

 머  있는데  그  종류벌로는  ①  됐뷰를존숲  ②  푸춤뚜숲  ③ 11씬료◎ 촌곳

 쑤쵸  ④  료층◎  쑤쵸  ⑤  영몌군인과  인민군 =if  ◎ 볶찬에  대한 ◎툇쵸미

. 있다 It  볕메서는  언금믐 "  사회주의  사회에서 , 혁명투사 . 로동자 사무

, 원  군민이  눌었거나  로동능력물  일었물  겅무와  사망하먼물  때  본민 또

 는  그  뮤가족들의  생팔물  보장해주기  위하여  국가에서  주는 사회보장에

 의한  물질적  방조의  한 "  헝태 로  규정자고  밌고 "  수쵸은  그  종류메 따라

 본래  받던  기된왱팔비의  일정한  비물리  해당한  금액  또는  제정횐 금맥

 으로  국가예산메서 " 지활  하게끔  되머  밌으며  두가지  미상의  언굼물 받

 물  ◎◎를  가핀  사람메게는  그중  퓨리한  한가지  쑤쵸만을  주도콕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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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1)  펀잦촬 수숲

f·1 공로자면금  대상은 "  노동과  사회정치찰동에서  공툰물  세워 국가로

 부터 ' '.'TB '  됨일성훈장 밀성상 을  비룻하여  높은  수훈  및  표창물 받은

 국가공로자중  나이가  많거나 (  남자 60  살  여자 55 ) 샅  또는  병므토 밀하

 지  못하고  집에서  러는 "  자 에게  지급되는  연금므로서  급떠는  밀반 먼금

 보다  높아  수훈  밀  표창뭄  받은  정도에  따라  해당한  높은  비뮬의 먼금

 미 , 지활되뗘  또한  식링공급과  벙뭔치료메서도  공로메  따르는 해당한

 흑혜를  받게 , 되는데  볍령에  규정된  구체적인  내몽은  다믐파 . 갈다

 뚠◎◎뿌은  은회한  경문  최근 (1 )  봉급액 개뭘 의 100%  를  헌금으로 지

, 급하고  헌직메  있논  공로자가 ·  질벙 손상  등으로 2  개월  이상 노둥능럭

 물  상실한  겅무도  최근 1  개뭘  봉급의 100%  메  해당하는  헌금물 회복할때

 까지 , 지급하며  공로자가 ll  ◎ 하몄울  겅우는  장레금으로 3 (  만원 첼 ◎한

) 화페  을 , 지급하며  그의  유가족들미 . ,  연로 부상 질벙므로  노동럭 상실

 및  사망하펐뮬  시는  공로자에게  지급하던  액수의  반을  지급하도륵 되어

tr . 있 ☞  최근의  귀순자의  증언뭍  토대로 611 하면  미러한  공로자가 은회시

 받는  구체적민  급여를  말수 , 밌는데  일반  쑤룰쑤쵸  라툴콸가 300g1보충

 미 1009 = .4009  의  실링물  배긍받는데  공토자는  이보다 2009  이 많은

6DOg  의  식링풀 . 배급받므며  헌금도  일반먼로연금◎상자는 16  뭔 30괸을

 받는뎨  비해  펐뷰를는  이보다 43  뭔 70  전이나  많은 00  컨음 헌금급여로

 받는  것므로  알러져 . 있다  이것을  보면  해당  사최의  발껀메  기어찬 사

 람메게는  어느  사회나  ◎◎를  주듯이 It  별  사회도  이러한  규정을 강하

 게  적용하고  밌다는  것물  알수 . 있다

60) '  국가공로자메 t:1  한  사회보장규정승민에 ', 더하여 ,「확한법렁집」 제
4 , 권 p.560

61)  만계춘  외 ,  「록한  주민생찰 . 실태조사」 ,1989,p.53국토롱밀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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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뚜을추촐

 북한문헌에서는  먼로넌금쁠 "  밀정한  근속로동넌만음  가진 로통자들

 이  나이가  많마서  밀할수  멉개  되었물  때  그둘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

 하여  국가가  주는 "  생팔보조굼 므로  정의하고 91  으며 ' '먼로왱활보조금

 으로도 . 활린다  이러한  쑤롤수요의  ◎상과  내용은  관런  문헌을 종합해

e  보먼 대릭  표 13  과  갛은  ◎용울  갈고 . 밌다  먼저  먼로언금의 대상쁜

< B 13)  언로먼굼의 tH  삼  및 oil급 수준

35  년까지  노동자와  사무뭔  및  군민메  한정되다가 86  년메 협동농장농민

 에게  착대됩으로처 ' '  전 민민 이  포괄퍼상이 . 되었다  ◎뚫◎찰은  납자 50

 세 , 미상  며자 5  」 세  이상으로  일정한  근속언한묻  가진자로  조건이 한정

 이  되머 , 밌으며  이  근속언수룰  채무지  뭇하먼  언금에서  제외되  그 부

(  잉자 주로 )  맏마들 인  자녀메게 SDOg  의  식링만물  추가  지급하고  있는 것

52) , 길영규  「확한의  실질소비생팔수준  분◎」 , , 국토뽕밀원 1984
, 만계룬  말의 , 책 pp.53-64, , 1-2  「검제사전」 제 권  중  언금관던 .항목

구분
t:1 내용

상 , 로동자 , 사무원  농민등 ' ' 전 민민 (  농민은 80  년메 )실시
자걱조건  낳자 50  살  여자 55  세  로서  밀정  근속면한몫 가진자
근속먼한 55  넌 이쩐

 일반  노동부문 :  남자 15 , 넌  며자 12  넌  미상민 짜

 힘든  노동부문 :  남자 12 , 넌  여자 10  넌  이상인 자
85넌이후

 근속먼한이 20  넌으로 . 먼장  그러나  남녀  및 노동부문
 에  따를  근속면한  먼장기간  확인 활능

·3-펀 급여  묄기본생활비의 50%-709  송신 지활 급여 방법
:  띤

수준 0#헌물급  식팅 300g1  보충미 1009 = H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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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말려져 Tfa.밌

.  근슥먼수는  납자와  여자  그리고  노동의  성걱에  따라  구분되는때 85

 넌  미전에는  밀반노돗부분예서는  남자 15  런  여자 12  넌 91 , 이 고  힘든 노

 동착분메서는  톤골 12  넌  옻골 10  넌으로  되머밌다가 35  넌  미후로 20넌으

 로  언장되었는데  이는  밀반노동에  종사하는  남자의  근속언수름 의미하

 는  것으로  생각되며  여자의  겅무와  힘든  노동에  종사한  자의 럴입뚜또

 가  얼마나 91  언장되 는지는  확인할순가 . 멉다 O  탈려 칠은  헌금므로 뭘

 기된생랄비의 60-709  를  종신  지급하는  헌귿급여가  밌고  식팀 4009  음 지

 급하는  현물급며가 . 밌다

(3) 뚫죄똔◎뽄톳추요

 노돋능력상괼면금은 " , 노동재해 , 질범  부상  둥므로 , 로동자 사무뭔

 들이  로동능력물  완전히  또는  오랜기간  동만  잇먼을  겅우에  그듬의 생

 팔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돌려지는  물될적  방조의  한 "헝태 를

. 의미한다  이  먼금의  퍼상은  ◎출철뜸쌀에  의해 , 헉명투사 , 군무자 로

, 동자  사뿌뭔둘로서  노돗능력물  상실한자로  규정되머  있으나 86  넌에 농

 민에  대한  ◎틀찮◎례의  실시로  농민까지  포콸하게 . 되었다

 이  언금은  뽄료◎◎이  회복쥘  때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받게 되

 는데  먼금물  받물수  있는 ·  자걱 은  노동능럭상실의 (  토뽀 직무수행과의 관

)·  런여부 그리고  노동능럭상흴의 (  뽈◎ 폐질의 )  정도 에  따라  지놜뮬에 차

 미가 . 있다  ◎출쩐◎쌀에  의한  페질의 u  구분 물  보먼  표 14  와 . 갈다

< B 14 > 33  필정도의 구분

63) 내용

 만끼춘  외 ,  말좌  책 , p.63
64) ' '  사콰보험뻔 에  의한 3  종류봐  페질구분은  최근의  꽉한문헌에서도 그
tll  르  사욥되고  있어  이  규정은  그더로  뮤지되고  있는  것 .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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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 류  노동능럭을  완전  혹은  대부분  밀고  다른사람의 밀상적
 방조가  필요한 사랍

- , , ◎뽀상실자 먼어기능삼실자  ◎노탈와 -  『탔  상실자 등
 직업적  노돗능력뮬  전부  또는  대부분  져은 (사캄 장기질
 판으로  노동능럴을  려은  사람도 )해당

-  한곡반  이상의 ,  눈 긱 , 상실자  한편 ,-  노달 『탈 상실자
,  발작중으로  지각능럭  상실자 등

 직멉적  노동능력을  일부  잃은 사람
- ;si 한  시 ,  력 청  력 , ,  상실자 호흡장매자 널려  궐톤자 등

2제 류

3제 류

 출처 : ' ', 사피보험법 , 「겅제사전」  제 1 . 권 pp.485-480  에서 재구성

 이러한  페질의 3  구분은  다시  노동능리의  삼실의  윈인이 직무수행과

 관런되었뭄  겅운와  직무수행자  관런이  멉을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 지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뚜숲의  맥수로 . 흘려진다

 직무수행과  관런하여  노동능뻑이  상실되떴물  경우는  근륵언한에 관

 계멉이  페질의  정도메  따라  표 15  와  갑은  먼금맥수가  지활되는데 외근

1  넌간  평균입금맥의 35%-90%  의  언금을  지급하는  것므로  규정되어 . 밌다

<  표 15 >  직무수햄므로  인힌  노동력  싱실시의 연금맥

, 출처 ' ', 사회보헙법 .1973, 「조선풍망먼감」 p.283

 그러나 1973  년  「조선풍앙언갛」에  의하먼  상한액이 50%  로  줄어  들고 하

 레  질  구 분  언  굼  비 율

1  제 류 페질자  최근 1  년간 B3  평균 굼뚜◎의 90%
2  제 류 폐질자  최근 1  련간  펀균밑금뚜◎의 65%
3  제 류 줴질자  최근 1  넌간  평균밉금뚜쁨의 35%

비고 1973  련  「조선중앙연감」에는 40%-80  볶의 노동늠럭상
 실언굼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91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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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맥미 40%  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1  류폐질자는 30%, 3  류 페질자는

40%  외  수쵸쁠  받는  것으로 . 추정된다

, 한편  떨끓와  무관하게 ,  부상 질벙으로  노동능럭을  상실한  경무는 직

 무와  쓴련되어  노동능럭물  상실한  겅우보다  연금맥수가  적게 지급되는

 데  그  규정은  ◎똔룰의  종류  그리고 (  쀼뽀꼴쁜 뮤해노동  훅쁜 지하노동

), 며부 2·1 담사자  쑤◎  그리고  근녹면수메  따라 1  넌  구톤똘쵸추똘의 23%

< B 16 >  직무뫼  무관한  노동력  삼실시의 연굼액

, 울처 ' ', 사회보헙법 ,1973, 「조선중앙언갑」 p.283

60%  의  쑤요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 있다  그러나  지하  또는 뮤해노동

 종사자는  근속언수메  상관이  멉이 . 지급되고  근속언수가 15  넌 이삼인

 자는  최근 1  넌간의  펑균밈굼먼맥에 0.5%  를  가산하여  실질적으로는 551

 를  지급하고 . 밌다  이  규정은  그  이추  최저한도맥이 23t  메서 35t  로 인

 상되머 1973  넌의  겅무 35-65%  의  먼금맥미  지급되는  것으로 . 알려전다

(4)  져료찻 투쵸

It  왼의  유가폭  면금의  종류는 0  럭사자가족에게  주는 유가족먼금

 겅  피살자가족리기  주는  뮤가족면글  ③  직무를  수햄하다  사망한 사람메

 게  주는  뮤가족연금  ④직쿠와  관계업이  사망한  사람의  가족에게 주는

 언  굼  비 율 페  질  구 분

 노동종류와  근속면수벌로 1  년펑균밈금부◎의 57-6091  제 류 페질자

2  제 류 페질자  노동종류와  근속먼수별로 1  넌평균밉금쑤◎의 37-40%

3  제 류 페질자  노동종류와  근속언수별로 1 'll  년퍽균 금쑤렘의 23-25t

1 ㅂ 11 1973  넌  「조선중앙먼감」메는 35t-051  의 노동능럭상

 실연금물  지급하는  것므로  되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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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자족먼금이  있므며  이때  샘활보조금쁜  유가족  먼금의  종류메  따라 상

 미파재  지급되는  것므로  알러져  밌으나  구체적인  네용읍  알수 91  는 것

 은  겉괴 O  의 . 언금종류이다

'  폐볶또쑤쵸은  표 IS  에서  보는  것처럼  직무관턴  사망시는 유가족의

 수에  따라  사망자의  근쓱멀수와  무관하게  최근 1  넌간 13펌균 금의

40%-9Dt  가  매월  언금헝태로  지급되고 . 있다  그러나  찍무와  무관하게 사

 망한  겅무는  매무  복잡한  규정이  들머가 , 밌는데  무선  먼금  헝태가 아

< B 16 ) ,  뮤ㄱ 「족  면금의  종류뫼 면금맥

 출처 : ' '사회보험법

 닌  일시활로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며  또한  지하  유허노동과  도굼 등의

 힘든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윤가족의  수메  따라 전노동겅럭기간의

 평균임굼연억의 80f-135%  를  지급하고 , 있므뗘  여타  부문의 노동자와

 사뿌원미  사망하었물  겅뚜는  유가족의  수리  관계멀이  일클적으로 각각

 페  질  구 분  먼  금  밌  밀  시  금  비 율

직무  최근 1  년간 B3  멍균 금쑤◎의 40% (  근속면한과 )무관f 준튼  『즌듯  ◎◎조

관런  최근 1  련간  평균임금쑤렬의 50% (  근속언한과 )무관 뮤가족 2명

3멍미상  최근 1  년간  펑균입금쑤뚤의 90% (  근속먼한과 )무관사망시

직무  노동종류와  근속언수벌로 전노동경럭기간의 뮤가족 1명

무관  멍균입금쑤◎의 80%-859 밀시불
 노동종류와  근속언수벌로 전노동겅럭기간의사망시  뮤가족 2명

 평균임금쑤◎의 105%-110% 밀시활
 노동종류와  근속면수벌로  컨노등겅 떡기간의·B· 뮤가 3멍

이상  펑균입금뚜렵의 130-1351 밀시활

,  지하 뮤해노동  그리고 .  도굼 기계제작  둥  힘든 노동비고

f·1 부문이외  노동자는  가족수에  무관하게 전노동
 기간펑균입금부롬의 70%  그리고  사무뭔은 60%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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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509  름  지급하고 91  는  것이 . 흑징이다  이  규점이  최근얘  어텀게 바

W.  먼는지  그리고 56  넌부터  농민들메개  실시된  ◎촐찮◎히가  이 규정뎌

 로  실시되는지  혹은  벌도의  굻정을  두고  밌는지는  헌쟤의 자료로서는

 착인할  길이 . 없다  아뭍흔  이러한  료분찰쑤숲에서  볼수밌듯이 '노동의

 밍과  질에  따라  사회적  부를  분배하는  북한  사회주의의 ' 규◎토째이 철

 저하게  관철되고  있으며  이  뭔칙븐  농민들에  대한  뮤가족먼금메도 관철

 되  먼물  것은 . 확실하다

(5)  기타 보조금

 ◎출◎◎쳬메  의찬  주어지는  보조금은  위메서  살죄환  각종 먼굼뫼메

'  인민군  후방가족뭔호 '  보조금 과 '  멍예군민과  엉예전상자에찌  주는 보

'  조금 과  이  있는디  전자는 " , 조선인민군뎌  조선민민겅비더의 , 전사 하

 사관둔의  부밍가족가분데서  노럭자가  한  사람도  멀거나  군민의  아비 또

 는  머머니가 3  멍  미상의  비노럭자를  분잉하고  있는  경무에  그들의 생랄

 보장물  위해  지급하는 "  보조굼 물  의미하며  후자는  밀물  하고  밌는 멍몌

 군민들과  영예전상자들메기  ◎류펄◎메  따라  주는  토솎첼◎쵸물 의미한

. 다

6. :뗘 뜯◎

 기존의  이  제도를  언구한  문헌메서는  ◎출천또쳬와  ◎출법란례의 분

 제접므로 "  노돔능럭상실  활구페질에  ‥‥  지나치게  멉걱한  기준물 오구

 한다든가  사회주의컨설물  위한  매진메  대하여  일조가  되기  위하여 ◎출

 날◎찰룰  반환한다든가  하는  가능성이 , 엿보이고  소위  반동세럭에 더하

 며  ‥‥  사회보헐제도의  혜턱메서  차단되게  하는  적용상의  ◎구를이 엄

 러묀다는  접에  모히러  더묵  큰  문제가 4u'  있다 는  식의  렁가나  혹은 " 혹

 은  먼금판단과  대상의  기준물  담이  장악하기  때뿐에  싻토틀쳬의 수단미

55) ,  박길준 「확한사지제도의  법◎  구조분괵 :  사회보장밉범물 줌심므로」
1972.j, p.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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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 있똔  등의  다분히  근거가 , 희박하고  이데올로기적  선입건이 말

 서는  문제점물  지적하고  있는  것읍  볼수 91 , 는데  이런  식의  판단이 IC

 뽀의  사회복지제도룰  정착히  파악하는데  걸코  도뭄이  되지  않는다는 점

 은  누차 . 지적하였다  물른  워낙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메  뿍한의 ◎◎럽

 뼘쒜◎의  문제접물  정착히는  고사하고  대릭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조차

 현재로서는  매우  어러문 . 일미다  여기서늘  두가지  측먼만을 지적하기로

. 한다

 첫째 ,  소득보장제도의  ◎쑨료오의  측먼에서  지금까지  살퍼본 확한

 의  ◎출켠◎쳬◎와  ◎출벌뼘첸◎는 85  년이전까지  농민이  배제쥔 뿐제점

 이 . 밌었다  그러나 as  넌  미후  농민에게마지 fRHe  ◎출 채가 확대윙으로뵈

 활교초럴에  밉짜하며  모든  공민이  제도안에  포콸윔으로뛰  밀부 계층이

 적용퍼상에서  배제되는  적용제한의  문제묑은  멀어진  것이며  이는 ◎무

 긍정적적으로  명가할수  핀다 (  그러나  농민에게는  료촌◎출찰뜸채가 적

 용되지  않오  해당  ◎럴숲물  헙동농장페서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형식적

 으로는  농민은  ◎출쳔◎쳬메서  배제되머 ).밌다

. 둘째  ◎멀찰뼘◎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찬곰찰뚜  혹은 fRfl◎틀

 채률  홍한  각종  뚜굘자  보조금미  실제로  은회하거나  사고를  당한 걔민

 이나  가구의  생활을  머느정도  보장해줄수 91  는가  하는 . 점이다  예를 듭

 어  먼금의  겅무  보통  개인이  은뢰전에  받던  소득의 508 . 정도 (임금대체

 율 601)  만  되먼  다른  어타  ◎곁괴  츳참의  도뭄물  받으먼서  은퇴루 자

 신의  생찰물  뮤지하는데  벌  어려뭄이  멉다는  컷이  일반적미텨 이것은

 또한 llrD  의  권고기준이기도 . 하다

It  왼의  사회보장제에  의한 ff:  똘숲 찰◎은 9R  추숲끌 마다  달라 20%메서

1.00%  까지 '  지급되는 등 , 다밍하나  소득비래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은회

 전에  소득이  높은  사람미  언금비을도  높게  되머 91  는  둥 자환주의사회

 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 '  ◎갊뇌레쳬 의  뭔칙예서  크게  벗어나 91지는

 않은  것으로 , 보이며  또한  퍽굴적으로  볼때  확한  문헌에  나타난 콰좃

57) , 이점초  「남확한  사회복지정쳐  비교 , 면구」  겅희◎  져띔펴리원 석사
, 학위논문 lsaa.a, p.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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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료의  평균  토쵸◎쳔초이 60f  이하로  떨어진다는  흔적은  발건되지 많는

. 다

 그러나  사례를  롱해서  보면  쑤룰쑤쵸의  경우  그  금액이  그리 많지

'  않은 것으로 . 나타난다  귀순자의  증먼에  의하떤  일반  먼로먼금물 받는

 사람의  뭘면금  수렁액븐  식링 4009  에 16  뭔 30  전의  현금율 낱너구분멉이

, 받고  또한  쑤를쑤쵸수령자는  각종 ' '  부대노져 물  함으로써  언간 600원

 에서 800  뭔의  ◎곁물  추가로  먼고  있다고  한다삔  그러나  귀순자가 중언

 한 16  뭔 30  펀미라는  쑤쵸렴물  제대로  령가하러띤  이  먼금을  받는 사람

 의  미전  직업미  무엇이고  뭘  찰쭈토◎랏가  펄균적므로  머느정도 되었는

 지  그리고  기준언도를  말마야  할것이나  이에  대한  점보는 . 멉다 다만

 이  사레의  겅무만물 , 보먼 It  효메서  노동자의  뭘급미 59  뭔에서 92원정

 도미고  사무뭔의  겅무는 70  윈정도가  되는 ?"'  것울 볼  때  그리  높은 수준

 은  아니라고 .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은  머디까지나  사레메 . 활과하다

68) , 만계춘  앞의 , 책 pp.64-65
69) , 김엉규  말의 , 책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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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뿐뜰』못출래트의 ifB  렷 과 ◎똘틸

 쏘련의  딴쁠쁨블협몫를  분괵한바  있는 V.Ceorfe  와 H.Manning  은 ◎

 예의 1  보건의료체겨 의  이넘물 1)  포될적인  보컨의료서비스 2) 수헤대삼

 의  보펀성 3)  국가에  의찬  단밀의  홍밀윈  서비스 4)  무료서비스 5) 쾅

 범위한  예방보호 5)  보건서비스메서의  대중  참텨  둥 5  가지로 제시한적

 이 cf" 밌 . It  뭔의  랄껸쁨얹딘몫는  이 6  가지  뿍징물  모두  보이고 있으

, 나  보다  근저에  자리잡고  있는  것은 1953  련ID  철게  얼린 전국보건밀꾼
 더최에서  김밀욍이  보낸  호소문  중 "  모은  건설과  창조와  생산의 근뭔은

 민간미며  그의  노동떡미며  그의 . 건강이다  무리는  이  고귀한 랒토◎의

 빛나는  수호자로서  그  건강증진의  적극적민 1 '  만내자 「 라는  문구매 함축

 되머 , 있으며  미러한  민간의  노동력에  퍼한  인식에  입각하여  확한의 보

 건의료세계가  헝성되어 . 왈다  보건의료체계의 T  ◎  낄토므로  볼수 있는

 꽉한의  의료보장제도는  의료공급이  국뮤화된  상태에서 , 뽄◎◎쁠채 텀

 또뽄율르◎례  그리고 f,1 절◎틈투  강조  등을  걸찹시킨  굉장히 쾅범위한

 체계론 of  루고 , 밌므며  북한메  의해  상당히  자신감밌게  선전되는 가장

 대표적인  확한  사회복지정책중의 . 하나이다

 본  고는  북한의  철렬쁨컬린몫 rn.  전반 물  다루는  것이  목◎이 아니기

 때뿐에 IV  장좌  소둑보장제도롤  분석하는뎨  사용한 Gilbert  와 Specht

 의  분석뚤물  번헝하여 , 할당체계  재뭔조달파  문멍체계  그리고 쑵◎립룬

70) V. GeDlfe & N. Mannlng, focioz ifT ,SDCT'01 Weffare OHd Tf? Sotief
rnion, (London ,RKP,1980) , p.105
71) , 총순원 , 「조선보건사」 ( : ,1981 평밍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서물 청넌게

, 더 1989 ) 재민쇄 p. 390
72)  북한의  보건의료세계  전반에  더해서는  어느  정도  언구가  되어 있다

 문옥즌 , 뾔  「확한의  보건의로제도 , 분◎」 , 국도홍밀원 1989
 변종화 , 의  「남꽉한  보건뫼로 :  비교면구 확한실터를 , 줌욍므토」 국토

,1989롱밀뭔



3ff

 둥을  풍심으로 It  뽀봐  의료보장제도롤  분석하기로 . 한다

1.  ◎◎의 쁨론

 의료보장제도는  그  헝태를  기준으로  멎가지  뿌◎뽀 fideaf f,)tpel 므

 로  나누머  볼수 . 밌다  일반적므로  의료보장제도  헝태의  미넙헝은 재뭔

 조달미  보헙밤식민가  국가예산방식인가  그리고  의료곳급이  상품성물 띄

 는가  아니런  상품쳐이  배제되는가에  따라  ◎틀초블  토촌와  멍국  둥 일

 부  블곤초블  료불메서  실시되는 Te ◎셜텀렬서비스◎ fNafienef Health

feroicel  과 , , 독일 일본  무리나라  등메서  실시하는 If◎늘낱◎ ◎

Nofionaz renffA fnrefnnce  므르  나누어  활수 tr. 있  확한의 의료보잠

 제도는  예산이  전액  국가에서  충당되고  보건의료의  삼품성이 배제쥔다

 는  의미에서  ◎걍렴◎서비스◎쵸의  전헝적인  형텨로  볼수 . 있다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밌는  꽉한  의료보장제도는 , 뽄갈분렐첸도 렘뜰쳔철◎뇐

HH  라는  두  기둥물  근칸으료  하며  며기메  쫄떫털투의  뭔칙이 첨가되어

fC  뭔의  보건의료세계를  됫받침하고 . 있다  뗘기서는  확한 의료보장제도

 의  두  기둥민 ril  무상치로 와  의사달당구멱제를  살퍼보기로 . 한다

 ◎장에서  본것처컴  곯밥볶틀쳬는 ' '  사최보헙법 메  의한 무상치료

(1946), '  전반적 '(1953) 무상치료  그리고 '  완컨하고  전반적민 무상치

'(1900)  료 의  세단계를  거쳐서 . 정착되먼다  물른  미러한 무상치료제가

 학립전  것은  평둘블  중오시하는  일반적인  ◎틀초볼린래의  흑힁외에 전

 쟁기간중의  삳당수의  사상자 , 발생  그리고  사회주의컨설물  위한 건강한

 노등럭의  필초성이라는  슥면이  동시에  작용한 . 것미다

 곯랍◎렬◎메서  론모한  것은  실제로  어느정도띄  무상치로의 범주를

 굻정하고  있는가  하는 . 접이다  꽉한은  무상치료제를  확더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상당한  ◎◎슷촌숲이 , 존재했고 60  년피까지  외래의  겅무 믹같

73)  이메  디깐  자세찬 2,1  논 는 , 졸고 "  찬국의료보험쩨도콰  노동럭의 재괭
", 산문제 rl ,  「사회복 착면구」 쩨 j , 초  서울신학디학 , 사희사멉학과 1990

, pp.18-20 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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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본인부담금이 . 존재했었다  그러나  최근메  나몬 IC  뀨의 문헌메서는
 거의  모든  의료과정의  치료메  무상뭔칙이  팍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

. 다  즉 "  모든  의료봉사사과정의  치료비와  익값을 '  완전하고 1철저하게
 무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fe  뽄뼘 ◎채는  가장  무뭘한  공산주의적시책

4 '  「 『 이라고  주잠되고 . 밌다  뿔른  마직도  의료이용메서의  차별이나제료의
 질적인  수준에서의  낙후성  등에  대한  비만은  제기되지만  적어도  이 부

 문은  확한  사회복지제도  중에서  상당히  궁정적므로  펑가해야될 부분이
tr.

 쁨◎벌쟐트떳◎를 oT,  북한 서는'  의사들이  일정한  주민군억물 닿당하

 뗘  예방치료사멉물  하는 '  의료봉사제도 라고  규정하는데  확한 의료보장

 제도의  한가지  욱민  동시에  렬떫펨루먼  방침울  지탱하고 91  는기초이기

 도 . 하다 1c  ◎의  의사담당구멱제는  주민둘과  근로자물의  생찰  밀 생산

 찰동미  귄행되는  구체적  실정메  따라  거주생찰단위름  기본으로 하는

' '  ◎싻펴름칼쳬 와  생산활동단위롤  기본으로  하여  의료봉사조직뭅 하는

' ' 렐쁠벌썰레  두가지  헝태로  구분되머 91 1 a 는더 「,  이는  생산활통에 참가

 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제때메  의료봉사를  보장할  문아니라  자기 가져

 메  돌아와서도  거주지담당구먹  의사메  의하여 2  풍적민  의료봉사를 받음
 수  밌게  하는 . 것이다

 텀또띕렬료표체의  단위는 .  행정 겅제단위와  대부분  밀치되어 91 . 다

 도시의  겅우는 ,  시 구억벙뭔파  그  하부단위인 o] 종합진료소들 . 되고 농

 근에서는  군벙원과  그  마래에  있는  리 ( )  민민벙원 진료소 듭물 , 산업지

 구메서는  공장벙뭔과  공장진료소  툼  맣단단위 . 벙원  진료소가 . 뢴다

 담당구먹의사늘 , 내과 , 소아과  산부민과의사  등 기환전문과의사가
 있으며  이  가문데  내과의사가  총체적민  책밈을  지고 , 밌는데  농촌의 겅

 무를  보띤 1  개리의  민구수가 1.500-5,OOD  멍으로  리단위의  ◎톤이나 긴

74) , 한기찬 "  위대한  수렁  킴밀성동지께서  마런하여  주신  전반적 무상치
 료제는  가잣  우죌한 ", 보건제도 , 「주체의띠」 ( : 져밍 주채의학먼구소

1991), 91  년 2 (  호 누계 252 ), 초 p.4
75) ,p.104「인민보건사펍겅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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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소에  의사 2-10  명이  배치되어  밌머  보롱  의사 1  인당  민구 500  멍 내외

 를  지준으로  뼘또톨잘트쳔◎를  실시하고 H.밌다

·2. ◎◎◎군

It  뵌은 1946  년  부터 ' '  사회보험법 에  의해  당시  민구의 15.79  에 해당

 하는  노동자  및  사무뭔과  그  부잉가족에  대해  곯살분쁠채를 실시합으로

 처  밀부  계층만  의료보장제도에  포참시키는 ' '  갤첼초봉 로 굴발했으나

1953  넌부터 ' '  전 인민 울  모두  무상치료제에  포함시키는 ' '  보펀주의 로 전

. 판했다  따라서  헌재의  의료보장제도의  해쌀틴몫는  활료초괌가 적웅되

 고 . 있다  이렇게  북한이  의료보장제도메서 1953  넌도메  보펀주의로 전찬

 한  것은 6·25  기간중의  수많은  사상자의  발생이  직접적민  동기로 작용한

. 것이다  ◎◎의  겅무는 1959  년도에  도시지먹의료보험이 실시◎므로재

 전국민물  포괄하는  촬교초료로  전찬하게 . 쥔다

3.  라◎  쳬료과 Bi H  「 의 쳤쫀

 앞에서  보만듯이 IC  뭔의  의료보장제도는  밀반적민 찬출초괌국가들의

 의료보장형태민 ' it  ◎찰쁨첼서비스◎ 뮬  쥐하고  있기  때문에 fRH=◎츤 』

 놀물  줘하고  있는  의료보장제도와는  재윈조달체계가 . 상미하다 사최보

 험방식메서의  재윈조달은  크게 , 피보험자 , 사용자  그리고  국가가 부담

 하는  보험로가  재◎의  퍼부분물  차지하나  국명의토체계는  몌산웨 거의

t;1  부분이  국가의  밀반몌산메서  충당되고 (oil  밌다 를  듈머 자된주의국가

 미지만  국엉의로서비스  방◎을  귀하고  밌는  멍국의  겅무  전체 보건태산

 의  익 97f  를  국가예산므로 ) 충당한다 .

 말애서  살퍼환  소득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의료보장제도도 19SD년대

 풍반까지는  그래도  얹는  자료나마  디릭적민  예산물  말수  있는 자료가

75)  번종화 , 뫼  말의 , 책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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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되고 , 있으나 1950  넌데  후반부터  토톤쏩횐과 01  호 에  테한통개자료
 를  자세히  발묘하지  많고91  고  배수뮬만물  재시하고  밌머  예산의뭡변
 롤  ◎올하는뎨  상당한  장애를  주고 . 밌다  때문매05  넌도  이후에는며러

 문헌에  홑어져  있는  보건의료예산매  ◎한  언급물  기초로  대릭적인론차
 를  하는수  랄메 tr.업  이러한  사정물  고려하여  북한  보건몌산의 국가

 총재정메  대한 언도벌  구쳐비율과  절대액수의  번화과정을  보먼  표 17파
. 갛다

<표 17 >  북한 ' oN  보건 산의  먼도별 지출규모

( : t ) 단위 백만원려 효◎ , % )

77) Si  년도  이추 ol  보건의료 산에  대한  추끼방법은  문목튠 , 외  말의 ,책
 제 H'  』 . 짐조  툰복륜은  여러가지  추계방법을  제시하고  밌므나 환고에서

'  』  괼지가  수립한  자로와  가장  일치하는  추계치만을 . 제시하었다

언도 보컨비 사회뿐화비  국가 층지출

1948 534(3.9) 2,975(21.8) 13,554(100.0)
1949 745(3.8) 3,814119.3) 19,753(100.0)
1950 1,147(4.3) 5, a6D(21.1) 26,723(100.0)
1954 2,212(3.0) 9,535(13.0) 72,550(100.0)
1955 2,357(f.7) 10,930(12.7) 86,002(100.0)
1957 3,44D(3.6) 15,839(16.5) 95,588(100.0)
1958 55(4.7) 245(20.7) 1,183(100.0)
1959 95(4.3) 429(19.8) 2,2Bl(100.0)
1950 119(5.3) 511 (25.9) 1,900(100.0)
1951 130(5.5) 548(23.5) 2,330(IDD.0)
1952 152(5.4) 525(22.2) 2.811(100.0)
1963 159(5.3) 71D(23.3) 2.985(100.0)
1964 134(3.9) 704(2D.6) 3,418(100.0)
1955 175(5.1) 684(19.7) 3,475(100.0)
1970 291(4.9) 1,193(19.9) 5,DD2(100.0)
1975 433(3.8) 2,757(24.3) 11,357(100.0)
19BO 496(2.6) 4,174(22.2) la, a3e(to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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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1) , 국토홍밀원 IC A , 「 효찰를 토출절늘찰톤」 1938.12
 제 1 , ]1,n , 집  해당먼도 .  몌산 걸산 보고자료

2) t , 텨 뽀쌀슬분」  제 5 , 권 49,50,54  넌 ' '국가종합메산법렁
3)  문목륜  뫼  「확한의  보건체계와  의료보장제도 .먼구」

, 보건의료정책연구소 1989.12. p.238

:비고
4) , 국토통일뭔 :1945-1955.,1986「북한겅제몽계◎
1) 1958  련  부터 100:1 파페교판가치

2)  보건비는 48,49,50,54,58  년은  겉산치  나머지  런도는 몌산
. 치 65  년미후는  추져치밉  그리고 61-63  넌  마지는 체육비가

 포함된 .금액입

3)  사회분화비와  국가총지출예산은 45,49.50,54,58  넌 그리고
65  련미추는  걸산치  나머지  련도는 11예산치

 표 17  메  의하먼 194B  년도에  확한  전체  툭가몌산의 3.9%  를 차지하던

 몹렬쓸르이 50  년도  까지는  증가하다 TO  년더  증반까지  다시  줄머드는 겅

 힝을  나타버고 58  련도에는 4.7f  까지  늘어나고 . 밌다  그  미후토 50년도

 에 6.3%  까지  늘머나  가장  많은 It  찮셧흙초쁘 초물  기콕하다가  그 이후로

 는  꼐속  감소하는  경힝물  보이떤서  가장  최근면도민 1982  년도에는 전체

 꽉한예산의 2.3%  클  차지차는  것므로  나타나고 . 있다  그러나 절더액수메

 있어서는  계속적민  중가를  보며 82  넌도의  경무  북한  화페로  막  』억 1천

4  백만련물  지술한  것므로 . 나타났다  그러나  이  표메서  어뻔  일◎한 겅

 힝성물  발견하기는 .팁들파

, 한편  이러한  찮쁠절크이  머느  부분리  어느  정도의  비몰로 쓰이고

 밌는가  하는  분제도  상당치  중묘한피  현재의 1  꽉한관겨 자료로는 ◎퍼쿄

 ◎◎참과  씨부적인  쭐조재블에  퍼해서  착인할수  밌는  길이 . 멉다

4.  쓿딴 ◎론

 북한의  폰판준쁠줬가  보짱하고  있는  뜰멎가  구체적므로  어뻔 종류가

 밌고  그  법위는  머멍찌  설정의머  있는가  차늘  것은  무상치료제의 내몽

4.631 (20.9)514(2.3) 22,203(100.0)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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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을  평가하는톄  매무  중요한 . 문제미다  가렁  ◎쀼의  겅무 탤연◎튜폐

 텨의  보헙급뗘는 , 린찰  익제  및  치료재료의 , 지급  수술  등의 ,요밍급며

, 분만급며 , 분만비 , 건강진단  장제비  등므토  보헙급여가  구분되어 밌어

8·1 똔텄  종류를  알수  밌고  또한  급여의  ◎뽀도  법적으로  규정되어 밌어

 불릴묘하다고  란단되는  밀부  진토행위는  보헙급여에서  제뫼시키고 밌고

(  예를  들머  초쁨파검사나 CT  랄명 ), 등  또한  밀정한  추◎슬글쵸이 존재

. 한다

IC  보의  경무는  말메서  살퍼보만듯미  모든  의료봉사가  무료로 되어

 밌고  그  구체적인  법위에  래해서는 A  토날잴팔  제 9  조메 '  외래 11윈의

, 처방익 , , 진단 실첨검사 , 치료 , 수술 , 왕핀 t3 , 뭔  식사  그리고 근로자

 의  요밍의료봉사  및  왕복 , 며비 , 해산방조 , 건강검진 , 건감상담 예방접

 종 '  툼 므로  매문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 밌다  이러한  무상치료에 의한

 는턴료뽀메  대해  가장  포괄적미고  그나마  군체쩍으로  먼급한  것물 최근

 의  한 f:  문 메서  찾아볼수  있는톄  이  문헌메서는 "  우리나라에서는 뫼래

, 치료 , 입원치료  왕찐진료  등  몬갖  헝태의  의료봉사가  다  무상미며 긴

, 찰비 , 실험뭡사비 , 기능진탄검사비 , 수굴비  식사비  둥  환자치료를 위

 한  모든  봉사가  다  무료로  되고 . 있다  심지머  요잉소에  오고가는 왕복

 여비까지도  국가  또는  헙동단체가  부담하고 . 있다  그리고 ,건강뭔진비

, 몌방접종비 13  신부들의 . 해산방조비  불구자들메게  주는  교정기구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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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래  처방전메  의한  익은  돈을  내고  사먹도륵  되여 . 밌다 그러나

 무리나라는  병윈메서의  치료비와  익간을  분리시키지  많고 밉뭔치료비와

 익간은  물른  뫼래의  모든  치료비와  처방전에  의한  믹같물  다 무상으로

 하고 Tfe" 밌  라고  주장하고 . 밌다  미  주장물  그대로  인정하다먼 꽉한

 의 10  뽄◎ 쁠졔메  의한  쏩◎료◎는  상당히  텁은  뻔위메 91  걸쳐 고 급여법

 위의  제한이나  일부  올◎솎뽄숲은  멉는  것으로  될수 . 있다

78) ,  한기찬 맘의 ,p.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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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튀메서 33  보 지만  이렇게  폭널은  급여범위뫼에  치료받는 급여

· 의  질의  뿐제  그리고  거의  모든  치료가  무상미라는  주장메도 활구하고

 일부분에서  뮤상의  본인부담이  남아  있다는  상반된  지적미 91 . 다

5. 떠뜬틸

It  별이 ' ' 현태적으로  완벅한  무상치료제를  갖추고  밌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멀마나  질적으로  보장되는가하는  점쁜  제도의  헝태와는 상대적

 민 . 문제미다  물른  꽉한은 "  민민들메게  문상치료제의  혜테물 충분히

 보장할수  밌는 ' 30 ' 꼰◎◎ 먼  조건이  웅분히  마런되어  밌다 'w  고 주장하

 고  있으나  분제점미  전혀  업다는  접은  수궁하기  힘든 . 것미다 소득보장

 게도와  마찬가지토  찌한쥔  자료를  가지고  확한의  의료보장재도가 가지

 고  있는  문제점물  ◎쳤하기란  매무  어랩지만  관런문헌물  종합채 보먼

 다음과  같은  점미  지적횔수 . 있다

 먼저  꽉한의  자체의  문헌메서  가장  최근시기의  문제굄물  착민할 수

 밌는  것은 6 (1971-1976)  개년계획시기 애  제시휜 '  도시와  농촌의 의료봉

 사의  차이를 ' 줄밀것  그리고 71  넌  노동당 5  차대회에서  지적한 '보건부

 뿐의  과히기술수준플  높힐 '  것 이라는  보건의료부문에서의  두가지 과업

140. 이ㄷ  능촌보건위생의  쳔◎받메  대하여  확한은  식민홍치의 엄힝으로

 워낙  농슨미  낙후되머  있어  보건위생먼메서  허◎와 iH  요 간의  차미가 존

 재한다는  됨물  민정하먼서  이를  해걸하기  위해 '  리진료소들물 렁뭔화하

 고  농촌리메까지  마동벙동을 , 설치하며  농촌주민과  도시주민간의 의료

 방조에서  차이를  풀밀 '  것 물  목표로  잡고 . 밌다 T  찰편허「 의  기술적 낙

 후성메 , 대해서는  뜩히  다른  부분에  비해  보건부문의 랄첼◎렬쁠요이

'  무리  헉멍과  건설의  요구에  비해  볼  때  뻘머져  있는 '  싫정 이다는 접물

 제기차고 . 있다 ·  도시 농촌간의  보건의료수준  차미의  극복미나 보건부문

 의  콰학기술의 (  발늰 이것은  치료의  질파  관런되는 )  문제밈 미  빠른 기간

79) , 한기찬  말의 , 논문 p.4
aD) , 「조선보컨사」 pp.603-6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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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해걸되기 . 힙둘고  막대한  타료의 11  투 이  요구되는  것미기  때문에 80
 넌대  미후도  이  부분이  확한의료보장제도의  문재접으로  남아있을 것으

 로 . 생각퇸다

, 한펀  국내의  먼구걸자  그리고  귀순자의  금먼메  의한다먼 확한의료
 보장제도의 el  문페점 은  뽄깔◎뼜쳬의  표방메도  불구하고  일부  ◎◎의 환

 인부답미  존재하고  밌다는 (  접 막국의  겅무  처방전이  밌머도 71  믹 은뮤
 상  그리고  부식비의 ), 본인부답  그리고  의료시괼의  라후성과  믹품의 부

 쪽  둥으로  잉될의  치료를  받지  뿟하고  밌다는 , 절  늰문과목의 :e?문의료

 인덕미  부족하여  높은  기울물  묘구하는  쁨럴◎쳔론  만족시켜주지뭇하
 고  밌다는 , 점  그리고  당간부에  뎌한  치료상의  륵혜가  있머  의료에 대
 한  꾸롤한  분교에  위배되고  밌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IC  뷰미  지적하는  확한  의료보장제도의 윤제점이나

'1'  』의  언구걸과에서  제시하는  문제점메도  될구하고  북한이 40며넌에
 걸쳐  착림한 f:1'  똔겸 쁠졔의  성과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며 려뭔

 의료보장제도의 ·  보완 발늰에  많은  시사접물  주고 91 . 다

W.  ◎◎과 ft  ◎의 tO◎

 체제가  상이하고  서로  겅쟁상터에  있는  납뿍한의  소득보장제도와 의

 료보장제도글  상호 ·  뇌끓 ◎껸한다는  것은  며러가지  점에서  상당한 관◎

 물  끄는 of . 부분 다  그러나  헌재의  북한  사회블지제도리  퍼한 먼구수준

 으로는  남확한의  비교라는  것이  남확한의  상창울  제디로  평가하기 보다

 는  모히러  오판하기  만들수  밌는  소지가  더 . 많다  흑히  ◎뽀의 소득보

·  장과 의료보장제도에  더해  비교꺽  자료칩수가 , 칩고  제도의 문제점믐

81)  변종화 , 뫼  말의 , 책  제 4장
 문목튠 , 외  말의 , 책  툭히  귀순자와의  토론  부분 참조

, 꽉한연구스 ,1983, 「꽉한총랗」 p. ID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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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착하개  파막할수  있는  혈철  먼구자의  입장메서  마직도  구쳬적민 최근

 의  자료를  밉수할수 , 업고  또한  문제점믐  정착하게  파악할수  업는 확한

 제도를  비교한다는  것은  이미 '  ◎챕헌인 : · '  』 블 ◎견 의  괸재몰 막아버

 리는 .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보장제도메서  남확한  먼금의 fl:틀쵸 찰◎물

 단순히  어느  콕이  더  높다고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 멉다 왜냐

 하띤  먼금의  임금대체율은  단순히 Bl  금대체율일  따롬이지  줌요한 문제

 는  그  언금므로  사실상  노후에  머느  정도의  생활수준뮬  뮤지할수 밌는

 가  하는  점미  더묵  중요한  문제이기 .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물가수준이나  소비수준정도  그리고 . ,주텨 의료 교옥

 교흠  등  이른바 '  뤘습턴 ' ◎읓춘틴  사회화묀  정도와  이것이 쀼료◎류꼬

 로볶에  차지하는  비몰  등메  더한  상당히  정착한  자료가  밌어야 . 한다

 그러나  현재의 It  보  관계자료로는  이  작업물  수행하기가  상당히 힙들뗘

 별도의  깊은  언구가 . 릴요하다  때문에  이  장에서는  매우  단순하고 제한

 적인  비교이상의  차원율  넘기  침들 . 것이다

1. f:R  틴끔 ◎래떤의 It튜

 고득보장제도에  있머서는  남한과  꽉한의  관런제도를  제도의 ,헝태

 급여의 , 종류  할당체계  그리쵸  재뭔조달체계 4  가지  측띤만물 비교하기

 로 . 한다  연금  등의  밉굼더체물에  대한  비교는  바로  맘메서  지적한 이

 뮤때문에  생릭하기로 . 한다

, 첫래  ◎잘찮볕레텨의  꼰핸라는  측먼에서  북한은  단순판  제도룰 유

'  지하는  반먼  ◎별은  상당히  복잘하끼  구성되어 . 밌다 It  뭔은 노동럭의

 경구적  측은  장기적 (6 )  상실 개월이상 인가  아니띤  일시적  상실인가를 기

 준으로 , 하여  일시적  상실일  겅무 ' '  판틀낱◎뀁 를  적응하며 밀시적보조

, 금 , 산전산우보조굼  장레보조금  등이 , 지급되며  사고  혹은  노쇠로 인

 한  노동럭의  엉구적  상실일  겅우는 ' '  찬글껄떨빈 를  적몽하여 ,먼로연금

, 노동능력상늴면금  뮤가족면글  들의  언금을  지틉하여  소득을 보장해주

 는  비교쩍  단순하기  구분묀  제도즐  가지고 (  있다 물근 국가곳르자언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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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는 ) 밌다 .
 은반면

 ◎뽀은  노동력의  뽄돗  쳔◎가  제도를  구분하는  기쭌이 아니고

( .  직역 군민 공무뭔등의  흑수직역인가  아니띤  근로자  둥의 )일반직멱인가

 이나 (  노동력상실이유 멉무삼  사고민가  아니먼  멉무와  무관한 )사고인가

 를  기준으로  별도의  제도가  만들머겨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된 소득보장

 제도를  갖고 . 있다  예를  들어 le  료의  뚠◎를  기준으로  보먼 '장례보조

'  금 은 , 의료보험 ' '  일시적보조금 은 , 산재보험 ' '  산전산후보조금 은 근로

 기준법메  근거하여  지급되고 ' '  연로먼금 은  공무윈연금  등의 뿍수직억연

 굼콰  국민면금메서 ' '  노동능떡차실언금 은  업무관던성묻  기준으로 각좀

 먼금제도꽈  산재보험  등메서  지급되는  둥  매무  복잡한  체계를  갗고 밌

. 다  이것물  똔텄의  종류라는  극먼에서  자세히  살펴보띤  다믐과 . 같다

 둘째로  똔◎의  끕꾼메  있머서 It  왼은  단순한  반띤  ◎뭔은  며러 제도

 메  의해  급여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 밌다  꽉한의  급며종류를 기준으로

 남한의  각종  소득보장제도에  따른  급여  중류를  대릭적므로  비교해 보먼

 표 IB  라 . 갈다  이  표메서  보는  것처럼  똔텄의  중류에  따라  ◎뽀의 소득

< B 15 >  님북힌의 Bll  출든보장 도뫼 011 급  종류 Ht교

확한 남찬

계굴  적  뭉  제 도of급 종류  적  용  제 도계글

.fl일 적 ,노돗자 사무뭔 ft .0.eft회 *업무관련

협동농장기금 민산재보험의 휴업급며근로자농보조굼

자엉자 멉음

 흑수직 먹 특수직먹언금

*11무무관

 단체헙  믹메 근거 근로자 :

얼믐자영자

,노동자 사무뭔 사회보헙제 근로자  근로기준범 뮤급휴가산전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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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남한의  자멍자는  도시자청자와  농민외에 5  민이하  사멉장  피고웅민 .포함

2)  남한의  흘수직억은 , ,  공무뭔 군민 사립학교교뭔물  의미하고 뿍수직억
 먼금은 , ,  공무윈먼금 군인먼금 사립학교교뭔먼금을 의미합

3)  납놜한의  먼금제도  비교시  납한에는  확한에  멉는 ' '  회직금제도 가 벌도
 로  밌어  노추쏘득보장의  기능물  하고  있다는  것물  멉두리  두어야 .함

멉음자멍자헙동농장기금민농보조금

 근로기준법 뮤급휴가 목수직 억

*멉무관런,노동자 사무원 사회보헙제장례

 산재보험의  장의 비근로자협동농장기굼민농보조금

장제비 지 억의료보헙의자엉자

장제비 복수직 억 롱교의료보험의

*11무무관

장제비직장의료보험의근로자
:장제비

 지 먹의료보험의자멍자

장재비 공꾜의 .E.9-험의 륵수직 먹

 국민먼금의 각종언금,노동자 사무뭔 근로자사회보장제먼로

( )국민언금 밈의가입자엉자민사회보장제면금
 농툭수직

억  륵수직억언금 각종언금

*19무관런,노동자 사무뭔 사회보장제느동능턱

 산재보험의 장해급어근로자상실면금 민사회보장제
농자멍자

.멀음

 특수직  먹언금 각종언금 흑수직 억

*19무무관

 국민언굼의 장해급여근로자
:자멍자

.멉음

 특수직 먹

?*업문관런

,노동자 사뿌원 사회보장제뮤가족

 산쟤보험 뮤콕급며언』 민사희보장제 근로자
농자엉자

.먼음

 특수직 먹  흑수직먹언금 유족급여

t멉무무관

 국민먼금의 뮤족언금근로자
:자멈자

.멀믐

 륵수직  먹먼균 뮤족급여 륵수직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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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잠에  관계횐  각종  ◎쪄는 . 산쟤보험 , 먼금 , 의료보험  근로기준뻔 둥

 각종  관런제도에  의해  규점되고  지급되고  밌는데  반해 fC  례메서는 소득

 관런급여를  찰틈곁투쳬와  찰출찰뻘재로  단순화시켜  놓고 91 . 다  물른 급

 여뮬물  걸정하는데  까지  들어가먼  쟤 4  장에서 91  보 듯이 ICH!I 근솔언

, 한 , 노동강도  장애의  종류메  따라  매무  복잡해지나  밀단  제도의 헝태

 와  뚫텄의  헝태메 91  머서는  단순한  구도를  뮤지하고 91 . 다

 남확한의  또  한가지  차미접은  뿍한의  겅무  각종  언금은  일시불로 지

 급하지  많는  말  그대로의 ' '  쑤쵸 미나  ◎헬의  각종  먼금은  대부분 밀시

 활과  면금  두가지  헝태가  흔합되어  밌는  겅우가 . 많다  예를  들어 '노몽

'  능럭상실먼금 의  더응되는  납한의  산재보험의  ◎를뚤려는  일시활과 언

 금헝태  두가지토  지놜되고  있므며  공무뭔의 ' '  주출뚜쵸 의  경무도 밀시

 금과  먼금  두가지가 ·  기 능하도록  되머 . 있다

 먼금의  겅우  이렇게  복잡한  ◎료의  제도는  꼭  북한물 ' '의식 해서가

 마니라  제도의  분립므로  인해  껐쵸찮과  눌구란메  문제가  밌므므로 가능

 한한  홍일적민  흘물  갖출  필묘성미  밌다는  점은  며러곳에서  지적뢴 바

91 Bi. 다  때문메  장기적으로는  분립되어  밌는  각종 소득보장관던제도릎

 현재보다  단순화시킬  필묘성은 91 . 다

, 셀째  위의  표 13  메서  보만듯이  여뭔의  경우는  마뵉 도시자영자와

 농어민  그리고 5  민이하  사멉장근로자에게는 fC  별의 ' ','먼로먼금 노통능

', 력상실언금 ' ' 뮤가족언굼  그리고 '  일시적 ' 보조금  등에  대몽되는 소

 특보장관런  뜹라가  실시되지  않고 . 있다  즉  확한의  소득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포괄하는  촬교초료  할당체지미나  마직  낳한에서는  상당수 계충

 미  괵몽의지  않는  료쁠초괄  할당체계라는 . 접이다

fC  별은  앞메서  살괴관  것처럼 1986  년에  보편주의로 . 미행하먼다 그

 러나  ◎별의  경무는  ◎려협왼물  중십므로  먼금제도가  발전하여 1960년

 에 , 공무원언금제도 1903  넌메 , 군민먼굼제도 사립학교꾜뭔언금제도는

1975f  부처 , 실시되었므나  가장  줌요란  일반근로자들물  더상므로 하는

32)  예룬  들어  고철기 , 뫼  「국민언글제도와  륵수직먹먼금께도간 먼계방
, 만」 ,1990한국보건사회먼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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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먼금제도가 1988  런부터  실시되었고  아괵  농어민과  도시자엄자는 먼

.  금 재도가  실시되지  많고 tr 밌  더무기 fC  뭔의  사회보장쟤에  의한 각중

 언굼제도는  재접미 =  ◎츰찮뜰 』쵸미  마니라  뽀볶  리림펼로애 충당되기

 때문에  확한의  밀반  노동자와  사무윈은  이미  각종  먼금음  받고 밌으며

1986  넌에  헙동농장농민메  대한  ◎틀끕털첼가  실시뜀으로래  농민의 겅무

 도 1985  년을  기점므로  사실상  각종  언금물  받고 91  는것으로  보아먀 한

su. 다  그러나 2·1 ◎벌  겅우  밀반근토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먼금제도가

aa  년부터  시작되먼기  때문에  뵉어도 Eolo  년  정도가 ot 되어  쏠◎가 환걱

 적므로  개시되고  또한 90  련도  중반에  농어민먼굼과 도시자엉자언금이

 시작꾄다  하더라도 20  넌이  지난 2015  넌  정도가  되퍼야  본걱적으로 각종

 면금치급이  털톤꿜  것미기  때문에  사실삼  농민의  겅무를  보먼  익 2D넌

 의  격차가  그리고 2·1 일반근로자  거우는  그  미상의  죄차가  나는 것으로

 볶수 . 밌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주의찰  점은  ◎별과  확한이 언금실시면도에서

 수십년의  걱차가  난다는  펑가는  전혀  몹바트지  못한 . 멍가미다 왜냐하

 면  근로자에  한정시켜  보면  납한메는 It  법페  존재하지  많거나  다콘 헝

 태로  존재하는  교절료뵙◎와  로교찰또쳬◎가  밌어서  그동안  미 두제도

 가  사실상  북한의 ' ',' ',' '  언로먼굼 노동능럭상실연금 뮤가족먼금 에 해당

 되는 ' '  소득보장 기능 믐  닿당해왔기 . 때문이다  때문에  조금 단순화시켜

 보자먼  밀반근로자와  사무뭔메  퍼한  소두보장제도는 W C  천 췐미  재도 뚠

 친상의  차이가  있는  것므로  보마야 . 한다  몌를  들어 IC  뵌의 ' '먼로먼금

 은  ◎별의  뾔직금제도를 ' ft'  쑤요 한  헝터인 . 것미다

53)  헌재  농머민과  도시자영자는  밈의가밉미기  때문에  헝식적으로는 포
 괄되고  있으나  실질적으조  면굼제도에서  배제되어 . 있다  농어민 언금제

 도는  치근의 7  차  」개년  계뵉에  의하먼 90  넌도  중반메  실시될 . 예정이다
84) 4  장메서  살퍼환  것처럽  확한의  사회보장제에  의한  각증 먼금지급은

 남한의  경무처럼  개인에게서  보헙료를  걷는  사회보험에  의한 적립방왹
 미  아니라  국가예산에서  춧당되고 . 밌다  따라서  꽉한에서 1985  넌에 헙

 동농민에  디해  사회보잠쩨가  실시  되먼다는  것은 1986  년부터  릅텨가 개
 시되  먼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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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근로자의  겅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농어민콰  자명자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는  납한이  상당히  튀져 . 밌다  때문메  농어민과 자멍자에

 대한  쑤쵸래◎가  빠른  시간만메  도밉되어야  하며  또한  근로자메만 란정

 되어있는  산재보상보헙제도를  농어민  등  자멍자에게  마지 확대괼피하여

 먀 .  한디뽀 물른  쬐근메  도밉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농머민  등 자명자에

 대한  씻톰블뗘재◎를  사회보험형태를  취할것인가  아니먼 국가일반몌산

 층담방식으로  할것인가는  많은  언구가 . 필묘하다  그러나  장기적인 남확

 한의  사회복지제도  ◎슴을  멉두메  둔다먼  제도의  헝태걸정에  밌머서 적

 머도 It  뭔의  제도헝태를  고련하지  많물수  언다는  접은 . 분멍하다

:01 , 째  소득보장제도의  재윈조달의  헝태메 91  어서  북한은 보험료룰

 개민으로  부터  걷는 (' ')  사회보험방식 사회보험제 과 국가밀반예산메서

 울당하는 (' ')  방◎ 사회보장제 물  혼합되머  밌으나  남한의  겅투는 ,개민

, 사용자  국가가  보헙토를  부담하는 If  쳐출간툽 쵸의  재뭔조달물  하고 91

 다는  접이 . 다르다 fe  뭔의  뽕졔부족  그리고  ◎뭔의  제도의 북잡섣으로

 개민파  국가  그리고 (  사용자 활한의  겅무는  기멉소나 )  사회단체 의 재뭔

 분답비뮬의  비교는  할수  멉으나  확한의  겅무 ' '  찬츰낱◎◎ 는  개인의 보

 험료가 1%  미고  기업소나  사회단체가 5-8t  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91  고 또

 한 ' '  찬출변뜰례 는  국가예산으로  웅당되기  때문메  확한미  ◎헐보다 국

 가와 . 기멉소  사회단체의  재뭔분땀비을이  높물  것므로  추정할  수 91

. 다 (  남한의  경우는  언금의  겅무 (  사용자 혹은 )  국가 와  개인이 09  」 릭 부

 답타고  산재보험의  겅무는  사용자 )전맥루답미다

2. f:R  쁠똔 ◎◎렷의 It튜

85)  미에  더한  최근논의는  농머민층물  붕십으로  논의되고 91 . 다  미매 대
 해서는 , 정명채 "  농어민먼글제도 ", 수립방만 , 「농츤사회」 한국농촌사희

, 학회 ,1991. 창간초  그리고  띔멍채 , 뫼 .  「놈작멉사 고대책과 능업노동재
, 해브헙먼구」 , 한국농촌겅제먼구뭔 1989 찹조

 의료보장제도의  겅우도  소득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남확한의 의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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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도의 , 헝태 , 할당체계 , 급여체계  그리고  재뭔조달체계를 비교하기

 로 . 한다

, 첫째  의료보장제도의  헝태는  제 V  장의  서두메서  본  것처럼 꽉한은

'  모든 의료자뭔미 ft  뽀올 되머  있어  보건의료가 ' ft'  ◎딤 되어  밌지 ,않고

 재원이  국가몌산에서  충당되는 iTt  ◎밭뻠렬서비쓰◎ 을  취하고  밌는 반

. 면  ◎보의  겅무는  의료자뭔의  대부분이  토띠옥◎으로  되머  밌머 보건

 의료가 ' ft'  ◎덟 되어 , 있고  ◎틀찰◎찹로  예산물  충당하는 ◎촌쳔◎◎

 놋물  러하고  밌다는  근본적민  차이접물  갈고 tru. 있  즉  북한은 전형적

 인  ◎틀초궐없  의료보장제도를  갖고  있는데  반해  납한은  펠추초◎없 의

 료보장제도의  전형물  갖고  있는 . 것이다  이렇게  납북이  전혀  다른 의료

 보장제도를  머떻게  수럼할  것민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지

 만  매우  난해한  문제이기도 . 하다  그러나  선진국의  의료보장제도의 먹

 사적  겅험물  보면  멎가지  시사접은  발켠할  수 . 있다

 문선  먹사적므로  보면 If  ◎글철뜰 곳미 If  료쁠쁨쁨서비스 쵸므토 전찬

 휜  겅운는  밌어도  그  반더의  경우는 . 멉다  이미  ◎추초뵘  국가라 하더

 라도 ,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영국  등은  국멈의료서비스방식믐 러하고

 있므며  영국의  경우 1911  년 Ifie  ◎틀찰◎ 메서 1948  년에 료랄렴쁠서비스

Ifie  으로 , 전잔했으며  이탈리아는 1922  런메  사회보험방식물 도밉하여

1979r  메  그리고  네덜란드가 1992  넌메  각각  국엉의료서비스방식으로 전

( , 판하몄다 미탈리마  네덜란드는  재뭔조달묻  펀탈◎◎므로  바꾸먼지 보

 건의료자뭔의  사회화는  더  시칸미 ). 걸릴것미다  미렇게  된반적민 추게

 가 1·1  국명 료서비스방식으로  바찔는  것쁜  비생산적민  보건의료비에 지굴

 되는  규모플  국가가  ◎쳬할수 , 있으며  행정적으로  간펀성물 쀼지할수

, 밌고  의료서비스페  더한  ◎구한 :t3  근미  보장된다는  장띕이  밌기 떠문

. 이다  그러나  ◎출찮◎◎쵸에서  완전한  ◎꽐떰를서비스◎◎므로의 이행

85)  멉걱히  말하자띤  납한은  지억의료보험예산의 301  룬  국가가 부달하
. 고  저소둑층을  대상므로  한 ' ( )'  의료보호 부조 제도의  예산도 국가부담

 으로  굼당하기  때문씨  조세에  의한  재뭔조달과  사회보험료이  의한 재뭔
 조달이  촌합된 .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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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보건의료자뭔은  민간중십으로  두고  재뭔조달만을조섀방식으로

 바꾸는  문제는  조세구조의 . 헝멍성  의료자뭔의  지억적  균등 . 분포 민간

 부문과  공공부문의  보건의료자뭔의  분포  그리고  의사뭉의 이해집단의

 반발과  막대한  국가예산의  소요  둥의  문제가  부지되기  때문매  겋코 처
 문  문제가 . 아니다

 미  뭍제와  관런하여  ◎뵌의  겅무률  보띤  공롱부분  의료자뭔의 비률
 미 ' 민간부분메  비해  절◎적으로 , 부촉하고  특히 801  미상의보건의료자

 원이  도시지먹에  몰퍼밌어  도농간의  의료자뭔의  활균둥한  분포가 심하

W,  예방중십의  의료찰통미  미악하여 it  ◎출끊뻠◎ 웨 의료보장재도의

 문엉메  문제쉽을  야기시킨다는  접  등은  국내의  먼구자들메게서  많미 지

 적되고 tr. 밌  이러한  문제접들의 ,  개왼 보완은  비단  혜뭔 의료보장재도

 롤  개선하는  멱할뿐만  아니라  장기적민  남활  의료보장제도의 통합이라

 는  측먼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위와  같은 문
 제접둘이  먼저 ·  해결꾈 필묘성이 . 밌다

, 둘째  할당체계에  있머서 IC  뽀은 1946  련에  노동자와  사무원뮬 포괄

 하는  부분적  뽄절볶쁠채를  실시하었고 1953  넌부터  전계충을 포팔하논

 보편주의적  무상치료제를  실시하여  헌재까지  보펀주의체졔롤 유지하고

. 있다  물른 50  년을  런후한  당시의  놜한  겅제럭미나  틈쁠◎뜰의 절대부

, 족  그리고  뗌랄◎껼의  낮은  수준이라는  측먼에서  보먼  무상제료의 질

 적  내욜은  저급한  수준이먼물  것미나  그  이후  미  제도를  꾼준히 ·보완

 발전시킨  접은  매무  긍정괵으로  멍가할만 . 하다  남한의  경우는 1962턴

 메  금를찰◎◎이  제정되었으나  이때는 H nA  별 런 이  아닌 fEtfaJt.으로

 사실상  사회보험의  의미가 , 업먼고  본걱적으로  렘련◎을이  실시된 것은

77  년이추  직장의료보험콰  공무뭔  핀  사립히교교직윈의료보험미 실시되

91  고  놋어촌지억은 1988  넌  그리고 1959.7  월에  도시지억의료보험이 마지

 막므로  실시되어 1989  년에  로르토물  포괄하는  활료초늴로  이행하여 헌

 재는 IC  ◎ 보미  모두  보편주의적  할당체계를  갖고 . 밌다  납한이 북한에

87)  박봉상 , 뫼 '90 :1 「 년ㄷ  보건의료정책의 , 발전밤힝」 한국보건사최먼구
, 원」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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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해  보런주의로  이행한  시기가  늦은  것은  사실이나  의료보첩실시 12넌

 만매  보펀주의로  이행한  것은  다른  톤겠토메  비해  굉장히  라른 슥도이

. 다  몌를  들머 ,  멍국 일된은  보펀주의로  미행하는대 30-40  넌이 . 겉헌다

, 샛쩨  쏜턴띤론에  대해서는  북한측의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메 정확

 한  비교는  힙둘고  대릭적인  비꾜밖에  할수  밖메  업는◎  제 V  잠의 4절매

 서  환것처험 It  효은 .  왕진치료 식사비까지  포합하여  급여  포괄범위가 ◎

 무  널은  것므로 . 보인다  그리고  확한의  겅우  믹국이용시  악갑의 비용

 등 rl.  ◎ 슷뿐쵸미  일부  존재하는  것므로  지적되고 91 ( 으나  말메서  본 것

 처럼  확한의  최근  문헌메서는  본민부탐미  전혀  멉다고  서술되어 91 )다

 여발의  겅우는  모든급여에  본인일부부답금이  존재하는  묵성물  갈포 91

. 다  론인밀부부담금은  의료의 ' '  납용 물  방지하는  긍◎적인  측먼과 저소

 득층의 1·1  료이응을  제』한다는  부정적민  측면물  돗시에  갖고 91  으나 헌

 재의  남한의 A  추 첫쁠요이  높아  부정적민  측먼이  더  크다멜는  됩물 고져

 할때  본인부담금물  낮추는  밤힝미  설정되머야  할 . 것이다  제공되는 의

 료서비스의  질의  측먼에서는 fC  보이  문제됨이 91  다는  것은 V  장의 5절에

 서  지적한 . 대로이다

. 넷째  재뭔조달체계비서  될한뜬  국가예산애  의한 , 재원조팔방식남
 한은  피보헙자와  사용자가  부답하는  ◎출찰◎찹에  의한  방식과 를춘뚠

 포메  의한  방식을  혼합하고 91 . 다  국가◎산방식메  의한  재원조달은 행

 정적으로 t't  간런 나  사회보험방식츤  매무  ◎잡한  숙먼이 91 . 다 남한의

 경무메  지역의료보헙콰  직장의료보험간의  보험료활답의 , 활공펑성 그리

 고 oil 조잠방식떠분 ·  도시 농촌간의  재정미전이  놜가능하다는  접  등이 재

 뭔조달파  재원문영의  문제됨으로 n 지괵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홍합이라

 는  장기적민  측떤메서  볼때  무선적으로  재뭔조달체계메서  제기되는 뭄

Nll  점물  해결할  필오설이 .밌자

83)  본민부담금의  뿐제접에  더해서는  김멍모 , 뫼  앞의 (1990), 책  제 5
 장 참조

59)  이에  대한  자세한  절은  김멍모 , 뫼  앞의 (1990) 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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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  ◎ 곯

 지금까지 It  뽀의  소둑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의  억사적 전개콰정

 그리오  제도의  헌황파  문제점물  살퍼보만고  남북한의  제도를 ' '개괄적

 므로  비교하여 . 보만다  제한된  자료때문에  총체적인  렁가는 ,머러무나

 사회주의국가  일반이 , 그러하듯이 It  헬의  겅우도  아무리  낮게 펑가한다

 하더라도  전국민에게 ' '  최소한 의  보건의료의  제공과  소득의 보장이라는

 축면메서  상당한 S3i  탔롤  이룩라고  밌다는  접은  객관적으로  팍민할수 밌

 으며  이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될 . 부분이다

 미런  의미에서  납◎한의  사회복지제도의  홍합물  장기적므로 전망할

 때  무선적므로  ◎럴에서  갖추어져 91  지  않은  소득보장부문에서의 농머

 민 91  도시자영자  쑤쵸과  즈틈챌밭쳬◎의 13, 도  그리고 의료보장부문메

 서의  공공의료의료기관의 , 착충  보험료산정방식의 , 개선  환민부답율 민

, 하  보첨재정의  홍합과  국가보건의료  예산의  즛액  등의  문제점이 부각

 윈다고  할수 . 밌다  이러한  제도의  도밉과  보완은 fC  별에  비해 GNP규모

 가  철친  큰  납한의  경제려규모로  충분히  해걸할수  밌는 , 것이떠 이런

 의미에서  그동안  경제개발비나  방위비  등의  투자때문에  소홀히  묄수 밖

 메  없먼던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 할것미다

 다시말하먼  꽉한  사회복지제도의  늘븐먼인  측띤들물  인정하는 바탕

 메서  미비한  관련제도를  도밉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사회복지제도의 홍

 합메  대비한  몰바른  방법미지  확한이  소둑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게』

 이묵한  성과의  긍정적인  숙면들물  애써  펑가절하하는  것은  장기적인 측

 먼메서  잉  제도의  뽕합물  모색하는데  걸코  도움이  되지  많뿔 . 것이다

 미러한  점쁜 It  효에도 . 해당횐다  예를  들어  최근까지도 "납조왼메서는

 진찰  한번  받는뎨 10  만원의  목돈을  서먀  하고  ‥‥  한달에  로밈 10만뭔

 물  타나마나  하는  노동자들이  벙메  걸리띤  치료받지  못하고  푹율수 밖

 피 n ' 멉다 『  는  식의  남한  의료보장제도와  남한  사회의 '  층챕턴 '뿟븟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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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인식하지  많으러는  태도는  많은  문제가 . 밌다

 마지막으로 It  뭔의  소득보장제도와  의토보장제도메  대한  악간의 전

 망물  언급해  보기로 . 한다  말메서  설멍했듯이  북한은 사회복지제도에

 소오되는  비용온  거의  뽀춘에서  부답하는  륵성물  갗고  밌기  때문에 겅

 제가  활성회되지  많으면  국가예산을  충당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려게되

 고  이것은  간접적으로  사회불지제도메  멍힝물  미치게 . 윈다

f·1 최근 fe  별의  경제는  그동안  추구해온 '  자력갱생에  의한  자립적 뢰

'  또캘깔 가  일정한  한계메  부딛치먼서  체산성이  저하되고  겅제성장이 둔

 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메  문제접미  대두되는  것으로  알더지고 9t

. 다  꽉한의  이러한  겅제사정은  힝후  북한의  소득보장제도나 의료보장게

 도의  질적  발전물  방해하는  ◎븟먼  를뽀으로  작용할 B3  것 은 분멍하기

 때문에 '  장미빛 '  된망 미  윌수없믐은 . 분멍하다  그러나 80  년펴 들어와서

'  인민둘메게  빈  밥그룻물  농고  사회주의제도가  좋다고 ' 꼬잉  할수은 멉

.'w C 2,1 므뗘 컨 꾜 '  밴멧쁠 울  강조하떤서  민민생찰의  질을  높혀야 한다는

 점물  계쏙  강조하는  꽉한지도부의  정책방힝물 , 고려한다먼 인민생팔의

 질의  하나민  의료보장제도나  소득보장제도의  각종  급여의  질이  낮마 질

 것므로는  보이지  않으며  최소한  헌재의  수준물  뮤지할  것으로 샘각뭔

. 다  결국  장기적민  축먼메서는 It  보  사회복지제도띄  방힝음 좌무하는

 것은  된적므로  확한  사회주의  겅제체제의 '  토로◎ '  ◎꿸 메 . 달려있다

90) , 한기한  앞의 , 논문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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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촌촬 헐

< ,  국내문헌 >

*  논문  및 단행븐

 고숭효 , 저  김한민  억  「확한사회주의  발전 .. 먼구 ( , ,1988)서울 청사

 고철기 , 외  「국민먼금제도와  특수직먹언금제도간 , 먼개방만」 한극

:t?  보 사회  언구뭔 ,1990

, 국토룽밀뭔  「기존 ,  통일 밋  확한  관계언구의 , 주재벌  방범른벌 멍가

 및  발컨방힝  언구」 ,19al

, 국토홍일원  「펑차통일  기반조성물  위찬  확한상황번화 ;예측 윤야벌

 번촤상황 . 장기예측」 1950

, 국토롱밀윈  「확한사회의  변화추세와 , 컨망」 1990

, 감정글 "  확한  사회구조의 ", 번펴  「확한의 ,( :사회」 서물 을뮤문화

fr,1990)

, 권남식 "50  넌대  꽉한의 ", 뭄직밉  권납식 . 외  「확한사회의 몰바른

 이해를 , 위하여」 ( : , 서물 헌장문학사 1989)

, 권먼멍 "  한국의  복지수준  규정요인으로서의  진엉모순개넣◎ 관한

", 고찰  중맘대 ' ' 사회와확지먼구회  발표 ( ),1990.8논문 미발간

. 김먼멍 "  한국의료보험제도와  노동노통헉의 ", 재생산문제 「사회북지

,  학면구」 제 5 , 호  서굴신리대띠 , 사회사멉착과 1990

, 킴멍규  「확한의  실질소비샘활수준  분석」 , , 국토홍밀뭔 1984

 킴멍모 ( ), 편 , 「현퍼사회보장른」 ( : 서울 , 한국복지정책먼구소 1988)

, 김멍모외 , 「한국의료보헙언구」 ( : ,1990) 서을 한국복지정책먼구소 .

 문목튠 , 외  「확한의  보건의료제도 , 분석」 . 국로롱일뭔 1989

 문옥륜 ,  외 「확한의  보건체계와  의로보장제도 . 먼구」 ( :서물 보건의료

.1959)정책먼구소

,  박길준 「확한사회제도의  법적  구조분괵 :  사회보장입법물 ,중심으로」

, 국토릉일뭔 19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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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봉상 . 외 '90  「 넌데  보건의료정책의 , 발전방힝」 한국보건사회언

. 원」 1990

, 박재묵 "  북한의  걔급 ",  「확한의 ,( : ,1990)사회」 서물 물뮤문화사

. 박홍무  「남북한  사회복지정책  비꼬 , 언구」  겅회데  제정데하뭔 석사

, 띠위논문 lgaa.a

 번종화 . 뫼  「남확한  보건의료 :  비꾜언구 북한늴태를 . 룽십으로」 국토

,1989통밀뭔

, 보건과사회언군회 "  확한사회준의  이행발괸과 ", 보건의료 라술단체

 헙의회 ( ). 런  「사회주의  개쳐과 ,( : ,1990).한반도」 서울 한물

 서울대 , , 사회준의먼구팀 「사회주의개헉논쟁」 ( , ,199D)서울 헝삼사

 만계울  외 ,  「확한  주민생찰 , 실태조사」 ,1989국토퉁밀뭔

· ·r-  멱사문제먼구소 한 억사먼구회 ,"  확한의 .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  노선 「사회주의  개헉자 , 한반도」 ( : 서몰 .1990),한물출란사

 언하청 , 외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과제와 ,( : 발전방힝」 서올 한국개

, 발언구뭔 isaa)

, 먼하청 "  놜한겅제콕  문용과  정책 ", 걸정  「북한의 ,( :겅제」 서몰 믐뮤
.1990)문화사

, 모정수  「확한의  사회재제번동과  사회정책의 , 전개과정」  서올대 사

 회복지띠과  석사학위논문 .1957.2

, 뭔석조  「한국  의료보험의  정치져제히적 ,  언구」 붕망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1091.2논문

, 뮤인학  「남북관계발된께  대처한  사회복지정책의  방힝과  ◎걔적 대

, 책」 ,1973국토홍밀뭔

, 이달희 "  확한겅제와 ", 군사비  「확한겅제의 ,( : 전개과정」 서물 겅남

 뎌 ,1990)극동문제먼구소

 이상무 , 외  「확한40 , 년」 ( , ,1983)서울 물뮤문화사

, 미상은  「사회회주의  사회복지의  성걱에  관한 , 언구」  서몰대 사회
 복지학과 , 석사논문 1991.2

,"  이승혼 확한의  겅제  총링 ", 지표  「활한의 ,( :겅제」 서물 을뮤문화



,1990)사

, 미정호  「남◎한  사회복지정책  비료 , 먼구」  겅희대  행정대학원 석사

. 학위논문 lgaa.a

. , 전몽얼 박길준  「남북한  사회보장정책 91  헌창  비꾜 , 고찰」 국로홍

, 밀원 1972

, 굄대화 "  북한의  개펴  개방  가능성메  대한  검로 :  최근 사회주의권

 의  번화에  대한  북한의  정책적  대응방안물 ". 중심으로 ·「확한 홍밀언구

(ll) 논문집  정책번화 , ,1990분야」 국토홍일뭔

, 정멍채 "  농어민먼금제도 ", 수립방안 . 「농촐사회」 한국농촌사최학

, 회 ,1991.창간호

," :  정상룬 북한겅제언구 일련의  방법른적 ", 고찰  「확한겅제의 된개과

,( : 정」 서물  겅남더 ,1980)극동문제연구소

, 최밀섭 " ",  사회복지제도와문멍실태 쬐멍 ( ), 펀 , 「활한개른」 (1.1

: ,1990) 물 물뮤문화사 -

, 홍밀문제연구소 :  「확한경제자료집 확한겅제의  실체와 ,(미른」 서뽈

 민족통밀 ,1989)

, 평촤먼구소  중암대 '  사회와 ' 복지언구치 , " ",낱북한사회확지비교

 「한반도의  군축콰  사회복지」 ( , ,1991)서물 한물

 한국정치언구회 , . 「확한정치른」 ( ,  서물 백산서 ,1990)당

#  국내자료  띤 인터분기사

(  송두뮬교수 독일  윈스터피 ) 교수  의  권밀섬과의  민터뷰내용 (한껴레

1991. f.5 )일자

, 국로흥일원 1985  「 년도 ,1990.9꽉한경제종합멍가」

, 국토홍일뭔 , 「확한개오」 1990

, 국토롱밀뭔  「활한겅제롱계집 : 1940-1985. 1986

 펴톡언구소  「확한법 , 렁집」 1990

, 확한언구소 ,1983「확한총랗」

, 조재길  「될한은 ·  번화하고 91 , 는가」 ( , ,1991)서몰 삼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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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훤자료로 : 븐한 19Li-1988.,  신동아 1989  넌 1  월호 벌책부륵

(  한시해 확한  조국멈화뽕일위뭔회 )  부워원잠 와의 , 민터뷰 「사최퍽

. , 른」 사회펄톤사 1991.7 , 뭘호 p.252

<  ◎한  문헌 >

*  논문  및 단행본

, 「겅재사전」  제 1  권 -  제 2  권 . ( : 펑밍  사퇴과리뭔 주채과학언구

, 소 1985) ,

. 국토롱일뭔 t , 텨 왼붐◎◎뽀츤◎쁠랄툰」  재 1  집 -  제 4 ,18aa.12집

, 김밀섬  「사힉주의로돌법뮬  철저히 , 관철하차」 ( :퍽임 조선로동당출

,1979)란사

 「로동행정  사업 ,( : ,1989)겅험」 펄잉 사회과마술란사

, 류운 "  사회주의사회에서  료금의  븐질적 ". 묵징 , 「겅쟤언구」 90런

49., (  누걔 59 ),( , ,1990)호 펑밍 렁제먼구소

.  「사회주의 공산주의 :  건설이른 주채사상총서 5.,( :펑밈 사최과학출판

, 사 1985 : : 서울 , 태백 1959  넌 )쟤민쐐

, 「세금문제해걸검험」 ( : ,1988)멍잉 사회과학출만사

, 「점치사전」 ( , 펌밍 . 사회과띠출판사 1973 : : . 서물 지잉사 1989  넌 )

."  전엉멈 괭산부문과  비생산부은의  구분과 ", 징표 . 「겅제언구」 91넌

1 , 호 (  누계 70 ),( , ,1991)호 펑임 겅재언구소

, 「조선중앙먼캄」 ,조선중망롱신사 각넌도

, 최겅인 "  우리나라에서  추가적  ◎택리  대한  통계적 ", 먼구 「겅재언

.1989  구」 넌 2f(  누계 63 ) 호 , : 」펑망 .1939)과학백과사전울란사

, 한기판 "  위패한  수덩  깁밀성동지께서  마런하며  주신  전반적 무상치

 료제는  가장  우뭘한 ", 보건제도 , 「준체의리」 ( :펑밍 주체의띠언구소

1991) ,91  넌 29(  누계 252 )호

, 흥순뭔 ,( : ,1981 「조선보건사」 멍밍 과학백괴사전굴판사 :; :서물 청

, 넌세펴 1989 )재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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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욕한법 험

'  국가공로자때  대한  사회보장규정승민매 '. 데하여 ,「북한법렁집」 쟤

4 . 귄 ( , 서물 ,1990. 대륙먼구소  이하 )동일

'  국가사회보장에 ', 관하여 . 「확한법렁집」 4제 권

'  노동자 91  사무원애  ◎한  노동법렁메  ◎한 ', 걸정서 .「확한법렁집」

 제 4 ,권

'  무상치료제도를  실시할  데 ', , 관하뗘 「꽉한법렁집」 4제 권

'  사회주의헌법메 ', 대하뗘  「확한법헝집 , 」  제 1 .집

' '  인민보건법 물 t  ◎테 맨 , 길하텨 ,  「북한법헝집」 재 4 ,권

'  인민보건사멉물  감화할  대 ' 관하여 , 「확한법렁집」  제 4권

'  헙돗농민에게  사회보저제를  실시할데 ', .  대하여 「확한법렁집」 재 4권

'  사회주의노동법 ' ,  「확한법 ,  렁집」 제 4권

'  사회주의  노동법물  채텨함메 '대하터

 회의 ,  자로집」 제 IV ·.1938.12집

"  사회주의헌법메 ", 대하여 1972.12, .  「꽉한법렁집」 제 1권

'20  개조 ', 정강 11 , 확조선 시민민위뭔회 , , 신동아  「훤자료로 :환한

1945-1988., 1989  넌 1  윌호 벌책부륵

, . 국토통일뭔 「북한최고민민

<  뫼국뿐헌 >

 소런  파티  마카데미 . 세꼐사회주의먼구소 IHU 8「햅려뽀초초 ㄴ 왔쑬

,(1985), 뽀」  국토똘밀뭔 ( ), 억  「꽉한의 ,1988정치걷제」

Vic George & N.,Wanning ,'SociallsR. Social Welfare and the

Sovlet Unien., (London, R.K.p, 1980)

R. Mishra,'Society and Social Policy : THeoretical

Perspectives on Welfare., . ( ) 표갑수 장소멍 공억 ,  「사회미흔과 사회정

. 책」 ( :  서뿔 한국복지정책먼구소 .1982)출판부

N. Gilbert t H.Specht.'DiHenslons ef Secial Welfare Policy.,

( rf.J., Prentice-Hall,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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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튜의 A  쪘◎뚤에  관한  찰또  래련끓 ◎츠

-  토쁠찻랠◎을  통한 ft  ◎의 H -났◎ 촌

(  론  쏜  ◎ )

 성  재  호 ( )성균관대

 북한의  인권에  대하여  언금하고  있는  데부분의  자료들은  ◎디티털으로 f·1세계에

 가장  나뱉  실태임을  딴히고 . 있다 '  최악의 ', 인권유린국  혹은  퍼  나아가 '  인권의 개

 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  나라 라는  료현  둥이 . 그것이다  우리민족의  뇌리에서 한번

 토  지워져  본적이  얹는  통일룬제와  이런  평가출  접할  때마다  우리는  무관심할 수가

· 없다  왜냐 , 하면  북한의  인권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 때문이다  즉  통일의 술발

 점이자  종차점인  민족의  화합문제는  인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 아니라 온

f'  레  전체가  자연스렵게  하나로  되기야만  하기 . 때문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북

 한  주민의  인권이  제대펄  보장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미져야  할 . 전제이다

 곧  민족의  임뭔인  한딴노통일은  민족의  대통합에서  출딸해야  할 , 것이며  그러기 위

#·1  해 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먼처  개선되미야만 . 한다

 사회질서는  인간의  폰재이전에  나타나는  것이 , 아니라  인간의  생환을 편리하게

 하고  향상시키꾸  위해  란플어진  인간의 . 산물히다  흐럼에도  인간의 자유인으로서의

 생활은  그들이  만든  사회속에  붇혀버림으로써  초◎이  전도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

. 다  이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시포가  따로  인권논의인 . 것이다  인권이란  용어는 2제

 차세게데전  이후에야  일상찌인  용이로 , 되먼으나  그  역사적  근원은 자연법에서부터

 찾을  수 . 밌다  르네상스온통기에서  베스트파알리아  조약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fa틀

 과  정치  겋제찌  구속에  대한 f·1  항은 · 르쵸외  쭈뽈의  자유로운  표현을  가능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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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읍기야는 , ◎절토 , 찔채쳔◎  쩐째후뻣  둥이 , 탄생되었고  여기서는  인간이 aT◎

 ◎뽄의  썰째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하게 . 되었다  이러한  자연권  개념을  더묵 정치하

 게  푄  것는 17fll  기  자연과학과  지식의 , 딸달  그리고 18  세기  인간싱의  믿음에서 나

. 타난다  이  시기의  학자들은 , 자연 , 인간  사회를  조화롭게  ◎률하는  보편적 가피를

 지닌  원픽을  딱견하미  그애  따라  행동하려 , 하였고  이와  같은  자유로운  지적 용틀

 입은 18  세기와 19All  기초 fLl  구사회에  커다란  엉향을  미치게 . 된다  그  견과 미국독려

 선민과  프강스혁명이  나타나게 , 되었고 f·1  며기 는  인간의  자유와  굉둥을 T  낱치 fB

 째로서  주장하기에 . 이츤다  그러나 18  세기말에  들면서  절대주의체제와 냅실증주의

 의  옴성은  다시◎  인권문제를  후퇴시커버리는  현상을 . 야기시켰다  따라서 1제 차세

 계대전까지는  자연법의  입장떼시  인간의  권리를  룽호하려는  주장은  베믿속으초 묻

111 허버리 . 되었다  그◎나  법실증쿠의시대에도 A  료◎의  경태펄  인권의  개념은 부분

 적으로 , 존속하였고  특히  법규와  법절차의  중로성을  강조하는  탭실증추의자들은 그

f.  』한  존재들에  대하띠도  국파의  강제력을 , 요청합으로서  개별적  문제이나마 인권보

 장의  질적  항상에 .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2  제 파세계대전까지에는  인권의  문제가 개

 별국가의  헌법상  문제로 . 즌재하였다  그러나  역사의  교훈에  의하면  인권을 부정하

 는  정부는  무력에  의한  국제평화의  파괴를 , 초래하였고  이에  국제연합의  탄생과 더

 뿔미  인권의  국제적  보장이  팡력히  요청되기에 . 이르렀다  그리하여 국제연하체제하

 에서는  탭저  구속력을  가지는  국재인권규약이 , 성립되었고  동일한 f·1 기싼위애 유사

 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역적  차원의  인권조향들이  속속  둥장하게 . 되었다

 국제얼합이나  다수의  국제인권조약들은  인권분제를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다루려

 는  경합을 . 보여왔다  까닭에  단순한  인권의  빔위를  실정하지나  나열하는데 고치지

, 않고  인권보잠의  펄요성을 , 강조하였고  나아가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댐들을  강구하띠 . 왔다  국제언한에서  인권문제가  다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향은  이를  깡치하여  둘  경우 TH  ◎ 에  대한  잠재적인  ◎슬이  붤  수  있읍을 인

, 식하띠  인권칠해의  구제를  국제사회가  떠맡아야함을  보여주고 . 있다  이에 더하여

 국제연합의  무기력증은  국재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국제관습법상의  인도적 간섭

 을  긍정하도록  하고 . 있다  이와  같은  해결법외에  국제인권규약은  규약당사국에 대

 한  보고의부를 , 부과하고 B  ◎퍄  선◎조항  수락국가간  규약의무이행위반에  대한 문

, 제제기권 B  규약선택의정서에  의한  개인의  규약상  권리침해에  데한 인권위뭔회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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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권을  인정하고 . 있다  뮤첨인권현약이나  미주인권댑원은  이거한 메카니즐외에

 인귄눈제글  전닭하는  인권빕원을 , 실치하여  인권문제의  식질적  해걸채에 접관하고

 자 f'! . 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인권헌장은  소위 3  제 세대  인권이라  일컬이지는 개발

 에  대한  권리와  평화애 - 데힌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f·1 접애  주목되고 . 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서는  민권의  분제클  개별국가에  국한된  문제로  보지 , 아니하고 모

 든  국가에  관련된  문재로  간주하여  이에  공동의  대몽채을  보새하고 . 있다 그것은

 오늘◎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 된념하에  미떤  지멱의  어떠한  사람도  인귈의 주페로

f·1  대접딴아야  한다는 f·1 인식에  비촛푄 . 펏이다

 시각을  북한문제포 , 돌려보면  여전히  실망을  팜한  수  없재 . 된다  그들은 헌랩이나

 기타의  뎁률을  톰하여  형식짙으푀는  인권에  대한  유의글  하고  있는  듯 , 하나 밥은

 국제기된의  평가에서 ill  신 의  상황은  그첨지  않음이  여신히  드저나고 . 있다 치근에

 는  흐들  스스포  칠미명의 1,'T  정치 이  수용되이  있읍을  딴히고  있는 . 신정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딴허진  많은  범규정이나  제도  둥은  직짙적으로  인권침해요소글 로함하

 고 . 있다  이러한  집에  상토할 , 때  우리는  한민족인  북한주민의  인권상꽝을 개선하토

 촉  초와야  찰  의부감마퍼 . 생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국제띱을  받아들임에 있어

a)  신의  이익에  력합되는  것짠을  쑤용하려는  사회주의국가들의  공통된  입장에시 전

 언  띳미나지  않았을  뿐만 , 아니라  받아들인  법조차도  김일실의  교시에 끌어맡추는

 독단퍽인  잃장을  퓌하고 . 있다  인귈문제에  있어서토  동일한  패토를  보이고  있는 것

 으펄  보여지는데  그것은  그들이  인권위원회에  제술한  보고서메도  잘  나타나 . 있다

 뿐반  아니라  그득은  국제인권규약의  선◎조항이나  선래의정서를  수락하지토 않았기

 때룬애  이 if  정의  활용도  ◎가능한 . 싶정이다  특히  낱북판에는  이를  위한 국제적인

 문서도  존재하지 , 않으미  상호간  데길의  유사형이  전련적인  띤속성을  지니고 띤으

 딘천  더욱  문제젠기가 . 머런다 f·1 따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띱은  인내와  끈기를 가

, 지고  그들을  대화의  장으푀 f,T  불 네는 . 것이다  뽀  하나의  방법은  띠거 관찬자들이

 지적하는  까대초 -  북힌 은  인권이  아예  존재하지토  않는다는 f·1 표현에  해결칙을 구할

 쑤 . 있긴다  즉  북한  쿠민  스스로가  인권에  대한  인시을  갗토록  하는 , 방럽으최 이는

 우리  민족의  홍익인간이나 ·111: ft  ◎ 랜 의  정신에서  자얼직으포  토출릴  수  있으리라 믿

. 는다  그  지를길은  다름  아닌  력한의  개방화애  있는 . 것이다  계쇄사회의  개방은 필

 연적으펄  주띤틀  스스회가  억안푄  생찬을  빗어나러  만틀 . 것이다  그것은  견국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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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똑으로  귀착될 ,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엽원하는  민족동짙성회복의  길로 이

 미질 .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남북한문제가  국지적인  것임에도  항상  세계적관
 심사였던 , 것처럼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도  국제연라을 , 총하여  혹은  주변국과의 공

 동쳐력을  톰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시킬  수  있을 . 것이다  이것은  다름아닌인
 권문제의  국제성에서도  자연스러온  것이라 R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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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머 리글

 」ㄴ뗘은  쳐출룬 . 런똔이다  이  말은  인간이  사회를  위해 존재한다

' 는 '  것 이 , 아니라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여  그  속에서  생◎하게 된
 다는  것을 . 의미한다  즉  인간은  스스로의  즌립을  위해  사회를 형

 성하게  되고  그  조직체의  질서속에서  샘활하게 . 된다  따라서 인간

 은  독립된  주체로서  생활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구성뭔으

 로서도  생활하게  되는 .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은 at 초뼘 fE췌와
ef 릅랠  짯◎의 fB  토◎텄메서  히로소  그  가치를  찾게 , 되는데 객관

 적  질서는  독단절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를  가치있게  하는 형
 태에서만  그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다  환언하면  인간의 흐초로운

·  ◎ ◎으로  ◎폰되는 ffl  왔◎딸 ◎야말로  비로소  객관적  질서로서 받

 아들일  수  있는 .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그  존재이전에  선행하는  사회질서에 속박당하

 는  것이 , 아니라 A  흐토 으로서  형성한  찬출볕료을  스스로 준수하

 면서  살아나가게 . 된다  그러나  찬틀의 eB ft  옷 는  인간의 자유인므

 로서의  생활을  조직화된  사회속에  묻어버림으로써  주객이 전도된
 현상마저  나타나게  되었다  미같은  불합리를  되돌리기  위한 시도

 가  바로 Af3  논의인 .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그  본성물 침해당하지

 아니하고  자유스러운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해주는  본질적인 것으
, 로  고대  신학자나  중세의  기독교의  노력에  의해  단편적이나마 그

 성과를  보게 , 되었으며  조찬싼떨포의  성립이후메는  법학자들의 부

 단한  노력으로  결실을  맺기 . 시작하였다  특히 2  제 차세계대전물 거

 지면서  인권문제는  쁘뿐싻이란  터널을  통하여  국쩨사회의 보편걸
-  과제가  되기에  이른 . 것이다  그리하여  타당한  」ㄴ번◎◎◎의필요

 성츤  누구나  긍정하기에 . 이르렀고  따라서  그  필요성을 충족시키

 기  위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과레인 . 것이다  특히 It  ◎의 11.◎문

 제에  접해서는  국제법창의  일반론에  더하여  한민족으로서 특별한
 관핌사가  아닐  수 . 없다  뿐만  아니라 =It -  ◎ 균 에  대한  강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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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갖게하는  요즈음  트◎의  변◎릇촌인 , 뚫초 , 트토 31초『 중에서

 두번째  요소인  국민의 '  티◎ 딴트존은 ff·  ◎의 HE  ◎ 을  위한  가장 본

 질적인 of, 요소이  역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온

 민족의  여망인  통일에  다가가는  본질적  부분미기에  주요한 과제가

 아닐  수 . 없다

ll.  인권논의의 발전

1.  자연법사삼과  인권논의의 발생

AfTE(human rights)  이란  용어는 1945  년 2  제 차세계대전이 종

 결되고 755  ◎◎ ◎이  탄생된  뒤에야  비로소  일상적인  용머가  된 것

. 이다 1)  그러나 Af3l  ◎순의  멱사적  근원은  고대  그리이스나 로마로

 까지  거슬러 . 올라간다  즉  이  시기의  ◎찬판쨀춘이  바로 인권논의

 의  시발점이  되는 . 것이다 2) 1  러나  중세이전의  자연법이론은 .」ㄴ 뗘

 의  볼꼰만을  가르쳤지 A  뗘의 fB  째에  대해서는 . 무관심하였다 이

 러한  관념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운동이  전개되고 괴밭

 퉜가  쇠락하기  시작하는 13  세기에서 1648  년의 베스트파알리아펼

ifllfeft  에  이르는 . 시기이다  종교적  짧◎과  정치  경제적  구속에 대

1) H.Gross Espiel, "The Evolution Concept of Human Rights :
Westen, Secialist and Third World Approache$" , in ffumar
Rights: Thirty Years After the Universal Declaration.
ed. B. G. Ramcharan (Martinus Nijihoff,1979) , p.42

2)  스토아철학에  의하면  자연법이론이  형성되기이전에  이미  그리이스시민들온 꾸
 롤한 (Isoyoria). 를◎츠올  꾸볶한 (Isonomia) ◎ ,  꾸록한 (Isotonia)튜◎ 물

 츱쏜썬으로 . 향유하였다 . ◎ Lauterpacht, Jilternationaj taw arf
ffumar figfff (Stevens & Sons,1950), f.74: 1  러나  인권의 기원이나

 근거룰  추적하는  것은  많은  어려뭄이 . 따른다  그  미유는  근원과  이론의 성립간
 에 RH  르퉜 ◎의  중명문제가  밌기 . 때문이다 Jack Donnelly. Universal

ru mrH fJ#  포』tf ir ff eor.t· at f Practice (Cornell LrniL'e rsity Press.
19esl. f.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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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적인 of, 요소이  역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온

 민족의  여망인  통일에  다가가는  본질적  부분미기에  주요한 과제가

 아닐  수 . 없다

ll.  인권논의의 발전

1.  자연법사삼과  인권논의의 발생

AfTE(human rights)  이란  용어는 1945  년 2  제 차세계대전이 종

 결되고 755  ◎◎ ◎이  탄생된  뒤에야  비로소  일상적인  용머가  된 것

. 이다 1)  그러나 Af3l  ◎순의  멱사적  근원은  고대  그리이스나 로마로

 까지  거슬러 . 올라간다  즉  이  시기의  ◎찬판쨀춘이  바로 인권논의

 의  시발점이  되는 . 것이다 2) 1  러나  중세이전의  자연법이론은 .」ㄴ 뗘

 의  볼꼰만을  가르쳤지 A  뗘의 fB  째에  대해서는 . 무관심하였다 이

 러한  관념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운동이  전개되고 괴밭

 퉜가  쇠락하기  시작하는 13  세기에서 1648  년의 베스트파알리아펼

ifllfeft  에  이르는 . 시기이다  종교적  짧◎과  정치  경제적  구속에 대

1) H.Gross Espiel, "The Evolution Concept of Human Rights :
Westen, Secialist and Third World Approache$" , in ffumar
Rights: Thirty Years After the Universal Declaration.
ed. B. G. Ramcharan (Martinus Nijihoff,1979) , p.42

2)  스토아철학에  의하면  자연법이론이  형성되기이전에  이미  그리이스시민들온 꾸
 롤한 (Isoyoria). 를◎츠올  꾸볶한 (Isonomia) ◎ ,  꾸록한 (Isotonia)튜◎ 물

 츱쏜썬으로 . 향유하였다 . ◎ Lauterpacht, Jilternationaj taw arf
ffumar figfff (Stevens & Sons,1950), f.74: 1  러나  인권의 기원이나

 근거룰  추적하는  것은  많은  어려뭄이 . 따른다  그  미유는  근원과  이론의 성립간
 에 RH  르퉜 ◎의  중명문제가  밌기 . 때문이다 Jack Donnelly. Universal

ru mrH fJ#  포』tf ir ff eor.t· at f Practice (Cornell LrniL'e rsity Press.
19esl. f.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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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저항은  트올와  추똘의  자유로운  표현으로  전이되기 시작하였는
, 바 ·  이것은  볼◎뽀  츱찬쌀을  첼째로서의  ◎찬냔으로 전환시키는

. 것이었다 Thomas Aquinas 3) 나 HUgO Grotius 4) 의 ,교훈이나
( agna 듀◎촐 틴 Carta,1215), fTfHfHai(Petitien of Righ.ts,

1628), 40 (Bill 째출찬 of Rights,1688)  둥은  이러한  변화의 증거

 가 . 된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권리  또는  절퍼적  권리가 아니라
 국왕과의  계약을  폰해  종래  가지고  있던  권리를  재확인한  것에 지

 나지 . ◎는다

 여기에  새로이  둥장한  민주주의라는  정치철학과  자연법이 더해

 지면서 Jl. ,01  ◎털 씰 쨌이  나타나게 , 되고  이것은  다시  ◎뗘의 씰째

 라는  표현으로  승화되어 . 나타난다 J.Loclte  는  인류는 시민사회에
 들어가기  전메  뜹찬의  ◎틴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개

 인에게  부여된  밀정한  씰째를 , 가지며  국가는  이러한 읖찬실을
 시행하도록  위임받은  것일  뿐  권리  그  자체를  부며받은  것이 아니

, 므로  국가가  이러한  자연권의  보호에  실패할다면  책밈물 물어야
, 하며  결국  인민의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고 . 주장하였다 5)  이와 같

 은 ·  합리주의는 인간의  ◎」◎을 , 강조하였는데  그  이성이란 보편적

 이고  불가양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 - 것이었다 s) 그리하여
17  세기  자면과학과  지식의  발달에  힘입은  자유로운  지적 용틀임은

15  세기와 19  세기초  서구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 미쳤다  나아가 영
 국의  혈명과  그  결과인 ·fE  재촐봤은 , 서구  특히  북미주와 프랑스

3)T. Aquinas  는  불가망의  특정권리를  무여하는  자떤법에  큰  의미흘  주고 있으
, 나  그의  견해에서  자면법이란  신법의  일부를  뜻하는 . 것이다 , 프토진토 ,0.◎

( ff FH .1980) ◎◎ 뽑 쁠 쓸찬 , 171~ 172◎
4)H.Grotius  는  자연법을  옮바른  이성의  명렴으로  정의하고  인간의  본성은 사

 뙤성에서 . 파막하여  합리적인  인간의  본성에  따르는  것은  점당한 . 것이며 이에
 반하여  사회적  조화를  해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 하몄다 H.GrDtiU$, fe

'Jure Bejjj'ac facj'f. Bk. 1. Ch. 1
5)Tibor R. blanchan. ffuman fjgf tf arf ffuJnBr tiserfieg

(Nelson-Hall.197 ) 퓨 , pp. 1-◎ 슨길

6) John 0'Llanique, "Universal and Inalienable Rights :.t Search
for foundation'. Humar ff'gfff etrrr·tei·J.t-. Lrol. IB(1990) . 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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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횝쓴  혁명운동에  이론적  근거를 . 제공하였다 1776  년 7  월 4일

 의  료쁘◎고불◎은 "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 창조되었고 그들의

 창조자에  의해  밀정한  ◎◎쳔의 f31  째를 " 부여받았다  고 규정하고

, 있으며 n 1789  년 8  뭘 26  일의 A  뼈  및  ◎◎의 낄째볼◎

(Declaration ef the Rights ef Men and of the

Citizens)  도 "  인간의  츠간스럽고  ◎변할  수  멈으며 fl  ☞탤한 fFIJ"씰

 를  언급함으로써  미국의  인권선언과  같은  보조를  취하였던 것이

. 다 8) .  미국과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과거처렇  국가내에서의  기존 권

 리를  재확인한  것이 , 아니라  국가가  법률로서  확인하기  전에 인간

 이  사람으로서  룰생시부터  가지고  있는 R  탈의  빈째를 선언하고

. 있다  즉  흐착빈으로  주장한 . 것이다

2.  법싶증주의와  인권의 후퇴

18  세기말메  들면서  트찬쟐과  ◎착』◎◎◎은  공격받기 시작하였

. 다  즉  자연법과  자연권이란 fa  ◎의 ef ◎촌  ◎◎에  지나지 않는다

 는 .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19  세기부터 20  세기사이에  매우 강하여

 졌고  더욱  확대되어 . 나타났다

J.S.Mill  은  개인의  출쵸는  사회에  대한 '  랐텄 받으로만 정당화

 된다고  하고 , 밌으며 9) J.Austin  은  쪄◎한  팝은  초찐글의 솎슬이

, 며 95  ◎한  ◎랠는  증명될  수  있는  뽄료뿐이라고 . 하◎다 tO) 그럼

 으로써 1  제 차세계대전까지는  자연법의  입잠에서  인간의  권리를 옹

, 호하려는  혹은  할  수  있는  이론가는  거의 . 없었다  실제로 19세기

 독일  ◎◎끓의  영향과  유럽의  료찼초◎에  발맞추어  일부 학자들은

7) J.0'D·lanique. of. rit.. f.46B
8) .'- ul ◎◎◎료런 은핀◎뚜 o)HlfIJrl t 「◎◎」◎◎토 율◎ " . ef (촬◎ ◎빈 ◎◎

nEe·.1978). ◎왓료 3 . 봇 ◎ 8i T◎띤

91 T. R. at rich ri. 퍼 ◎ op. rit.. fupra rlete . ◎ 16츄
101 1,iaEf. 프◎ fSS . 노 류 3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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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화  국가에  속하는  권리를 . 주장하였다  특히 G. Jellinek는
 를◎노의  츰착랐힐를  권리로  파악하며  이  권리에  국가를 창조하

 고  제한하는  힘을  숭인하는  자연법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
11)

 고 , 하면서  개인의  권리보다는  ◎측◎◎의  사상을 . 피력하였다
p.Lafan  건  또한 Jellinek  와  같은  맥락에서  츠초첸  또는 늴온칠

 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국민의  자연적  행위의  자유를  보장하고행
 정관청의  권한행사에  제한을 , 가하지만  국민의 et ◎뜰 40째로는

 보지 . 않았다 12)  요컨대  판◎분초◎룰는 (3 톤튜뽀 Priori) fe째의
fniEl  을 uB, 부정하몄으  모든  권위는  국가와  정부가  쌀걀로규정함

 으로써  효력이  주어지는  것으로 . 보짠다  따라서 19  세기법실증주
 의가  만연하던  시대의  인권문제는  주로 A (humanitarian홉팔

law)  속에  포함되어  명맥을  유지하여 , 왔고  극히  소수의인권개념
 만이  국가간의  개별조약이나  국제회의의  결의를  통하여  국가의 'i'』
 ◎뽀  쫀곯를  주장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 밌다13)

 이와  같이  법실증주의는 f  팀붓초『 의 ·  ◎찰 발만을  강조하였기때
 문에  인권의  보장에  본질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 없었다 더욱이

 법률의  조작에  의해  인간존엄성의  실현에  해악을  가했던 역사적
 사실은  법실증주의의  겪정적  흠결사항이  아널  수 - 먼다 14) 이러한

 해악들은  어떠한 , 겄래초볶 , ◎◎◎  혹은  어떤  ◎뽄초◎에의해서
 도  됫받침될  수  멀다는  것을 . 보여준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러한

 행위는  잘못된 , 것으로서  인간은  아무  조건없미  존중받을가치가
 있는 . 것이다  뿐만  아너라  각종 A  볶흐◎이나 .  」ㄴ 친뼈촐이기존의
 인권  즉 JLf3  ◎◎ 을  압제자가  침해해서는  아너되겠다는  것을 주장

1-  ◎쵸불줄 . 번 .」ㄴ 쳔블◎곯옥
12) . 쵸골줄 (◎즐◎갼똴찮◎
r3) Paul Sieghart, Tf

(· ,1991) 곤윳◎ , 111쪽
.198  ◎◎쳐 피 , 29복

e International Law
(ClarendDn,1953). PP. lI~12

D# fuman figfts

 고  고문하며  처벌하는  것을 . 용인하였다

 ◎수미조을  출출하고  절멸시키는 법물

 재  판없이 수감하'"fu , i 1  ◎◎◎곤포 퇴경◎◎◎◎ ◎◎ ◎'  주색과 - ÷압수를 』웅하열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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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는 . , 것이지  압제자로  하여금  인권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투쟁이

3.  인권보호의 국제화

 이상에서  살펀  바와  같이  인권의  개념은  며러가지 변천과정을

15) . 톤똔볼  한철학과 ( ,1990). 톤로촐◎ 낱◎탬 254쪽
16) David H. Ott. fusjic frterrationaj taw ir tAo ffofern

Wfrff(Pittman, 1987), p.9:  서남아프리카사건에서  뽀추판사는  인권은 불
ff 톰 J rf  ㄴ 의  ◎◎에서  분리되어질  수  없는  사회와의 . 관련과  인간으로서의 사

 람이란  개념에서  도출한다고 . 하였다 ICJ Reports.1966
17tjerome J. Shestack. The Jurisprudence of HumanRights" .

i n ruman figf ts JIH JrternationBJ taw (Clarendon. 1985). ed.
Thedor Uleron. pp.74~75

&15) D. p.0'Connell. Jnterratj'enaj taw, Vol.2(Stevens
ons,1970). 그 p.7 3츠

 아니었다는  것은 . 명약관화하다 is)  즉  인권의  존재는 국가의지와

 거치면서  서서히  틀을  갖추기 . 시작하였다 19  세기에  둥장한 노예

 제폐지등은  일반적  차원의  것은  아니라  할 , 지라도  인권문제가 개

 별적  문제의  개선차원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것임을 - 나타낸다 이

 러한  노력은  르◎떤뽀의  시대에  들어  더욱 , 가속화되었으며 1926

 년에  체결된  「◎◎퉤에  관한 ffJ 골  은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무관한 , 것으로  인권에  관한  한  자면법주의자건 법실증주의자건간

. 있다 Is)  뿐만  아니라  국제연맹은  그  규막을  통하여  인권에 관한

 에  츱착◎◎  절보위에서  논해져야만  할 . 것이다 l6)  다만  이러한 문

 유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 있다  물론  인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인권보장책을  강구한  것은 , 아너나 22  제 조에서 ff쫄 뚠◎

fte  찬닌로의  ◎치와 , 뿐죠이라든지 23  제 조 1  항에서  가맹국은 ◎윷

 및  텄촐을  위하여  ◎쭈하고  ◎볼초촌뚜  볶런」토샅을  ◎◎할 것에

 제점에도 , 불구하고  법실증주의자들은  ◎효렷을  위한  국가의 끓퉤

 』을  인권보장에도 , 적용하였고  ◎변뿐만  아니라  그  ◎빨포와 똔
 촌의 '  로론 딴을 , 강조함으로써  깰째툰 Af3l  ◎◎에  있어  ◎◎ ◎노

 을  가져온  것은  평가받을만한 . 밀이다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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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할  것을  요첨한  것  및  동 3  항에서  촌」ㄴ  및  조로의  ◎츠에 관

 한  ◎쁨싻촌을  면맹의  관리하메  두도록  요청하고  밌는  것둥이 A

fR  볐촌임은  의심의  여지가  멈는 . 것이다  더욱이 1제 차세계대전후

 광범위할  지역에서  패전국의  세력약화를  위한  영토주권의 ·변 경이

 발생함으로써  ◎◎로◎의  』몰적문제가  중요한  국제적  과제로 등장

. 하였다 19)  물론  소수민족의  보호문제가 S!1  ◎출 인  ◎씰◎◎로 거론

 된  것은  마니었다 , 할지라도  이  문제가  국제연맹이라는 국제조직

 을  통하며  집단적  보장을  받게  된  것은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귀

 중한  경험을  남김  것으로 . 평가된다 to)
 앞서  본  바와  같이 2  제 차세계대전이전에는  닌낀의  호로이 ◎춘

 쳐틀의 et ◎쁜  같똘라기보다는  ◎째  럴◎의  볼싻노  뗘◎로 존재한

. 것이다  그  이유는  국제사회에서조차 fTl  ◎붓초 의 fe ·  라 ◎이 강조되

, 어  쁘◎쌀은  ◎분◎의  싻으로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

 기 . 때문이다  이는 A  ◎ 의 'i'  ◎◎◎초딸 또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

 던  시기의  당연한 . 결론이먼다  즉  인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개인의

 국제법주체성출  인정하는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토출초』◎을

 전제로  하는 Ff  트 쌀뼘을  수정해야만  가능한 . 것이었다  결국 2제 차

 세계대전이전에는  인권미  국제법의  한  분야로  인식되지 못하몄음

 을  알  수 . 있다  그리하여  인권이란  오로지 T  ◎츳쁘☞ 싻에서 수용

 되는  개념으로서 dB 「◎◎ (CDnStitUtiOnal 촌래 r19hts)  」 혹은

19)  제 1  차세  계  대  전후 , 볼란드  체 , 코 . 유고  루마니 , 아  그리 , 이스  오스트리 , 마  헝 . 가리 터
 어키둥 8  개국은  주요연합국과의  조약에  의해서  그  영역내메  거주하는 닌똔노

3Lt  춘 의  소수자를  공정하고도  평등하게  대무할  의무를 , 수락하였고 에스토니
, . , ,  아 라트비아 리두아니아 알바니아 이락등 5  개국에  대해서는 ·국 제연맹자입시의

 선언메  의해서  소수민족보호의  의무가 . 부며되었다  쵸교뚜 ( Dl◎뻗쌀 볼른 ◎
1991), 찼」 233 ; 족  또한 19?3  년 70 75  쁘쁜 뽀츱슬털빤 ◎ 7  제 회 , 회의와 토빤죠

70  토 뽀 f'1  제 회  회의메서도  소수자보호의  국제의부를  일반화할  필묘자 있다고
 절의 . 하었다 af. 또◎◎그 4  빈그 ( 쁘잔◎  ◎ .1  쭈◎존틉처 씨◎ .70~ 71◎

tO) J.F. Green. fe ◎ tinr'tef fratj'on9 at f ffumgr fJ'  포』 Is, 1935.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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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  「 인 (libertes 찔째 publique)  」  와  같은  표현에  지나지 않

 는 . 픗이었다 21)  그러던  것이 2  제 차세계대전의  발발로 연합국지도

 자들이  인권존중의  필요성을  강력히 , 제기함으로써 2제 차세계대전

 줌  혹은  전후메  성립된  국제문서들은  하나같이 Jl.  씰의  뽀◎토 ◎

 ◎를  강조하고  있다  이들  제문서는  ◎빌의  ◎◎이야말로 르빨주

ifli  의 , ◎◎으로서  또한  ◎탈◎◎의 ef  ◎쁠 인  괄딸로서  매우 중요

 하다는데서  출발하고 . 있다  역사의  교훈에 , 의하면  기본적 인권을

 부정하는  정부는  법의  지배하에  자유를  부여하면서  국민의 유기적

 단결을  도모하는  법적  잔유보다는  모히려  무력에  의한  타역의 지

 배나  침략을  자행함으로써  국제잔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점에세  양자간의  관련이  주목되어 . 왔다 22)  이러한  배경에서 토◎
BSt  ◎◎호에는  일련의  인권보초규정이 ft  포팝 되고 . 있다

 국제연합헌장은  많은  인권규정을  포함하고 , 있는데  그 톡색은

 첫째  인권의  존중과  보초를  촬글툰인  방법으로  규정하고 , 있고 둘

 째  인권의  보호가  모든 n39  쁘◎ ◎의  찰떨임을  명시하고 , 있으며 세

 째  인권의  보장미  트◎꾸쓿와  촌룰의 tte  ◎를  위하여  가장 긴요하

 다는  것이  강조되고 . 있다 23)  그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 같다 ◎

 』은 Jl.43· 활』뚫  ◎뗘의  뜰◎과 · 셜◎  ◎윷  및  대소  각국의 뚜롤

 찔에  대한  신념을  재◎인할  것물  선언하고  ◎눈쭈괜와  촌줄을 유

 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멱량을  총집결할  것을  선언하고 . 있다 이러

 한  국제연합의  이념에  따라  헌장 1  제 조 3  함은  국제연합목적의 하

 나로서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에  의한  차별없이  모든  사람물 위

 하여 11.  번  및 Tf  촬 툰  ◎올의  휴로을  조장  장려하는데 국제협력을

 달성할  것을  규정하고 . 있다  이  외에도 13  제 조 1  항 b, 55  제 조 c,

21) A H Robertson,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 in
Stufies anf ffsafs DH In terHafiOaaJ ffUmaHitariaH taW aHf
fed Cress (Ulartinus Hijhef,1989) , p.793

? , 끄쵸표툭 fn , ◎ 출 235목
23) E. Schwelb. ffumaH f J'gfts ㄹ an f tAo fa ternBtioHaf CemmuHitr

(Quadrangle.1964) ,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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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제 조 62  제 조 2 , 항 68 , 께 조 76  게 조등 8  군데에서  구체겉친 인권

 조깡을  두고 . 있다

 그러나  국제면합  초기의  인권문제는  싻또  볶꼰의  대상이라기 보

 다  국제적  곱◎의 at  트 이나  츱◎에  불과한 . 것이었다 241  그러던 것

 이  차츰  인권의  침해메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물  기울이게 룅에

 따라 19,iO  년대에거 1960  년대메  걸퍽  국제연합에서 관첬」ㄴ씬◎◎

 을  채택하여  인권의  존중을 , 재확인하고 FfJ f3 f4  ◎ ㄴ ◎ 을 채택하는

 가 , 하면  지멱적으로는 J4 ft, 뮤럽 ◎촐 ;' J4 fB, 츠 게 찐촙 아프리카」ㄴ

 ◎◎출등이  등장하게 . 되었다  특히 1948  년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

 선언된 (Universal 세계인권선언 Declaration of Human

24) H. Kelsen. The talt· o# rfr t'nited .1'atf'err (Pl·inceton. 19io).
pP.99 ~100: J. liuna.'The Inited ㄴ talons Declal·ation of Human

Rights- , .4jfs )·'of.43(1949). pp.316~318:  이에  대하여  헌장의 ef 쟌 톤

Rights)23)  은  국제연합헌장메  규정된  추상적이며  일반적인 인권규

 정물 , 구채촤하띠 ff 찰죠  내응을  명시함으로써 18  세기이래 금일에

 이르기까지  각종 .fT9  」ㄴ 즈◎의 Ffdf 틴  톤온◎으로서  인권의 역사에

 중요한  지위를  차찌하고 . 밌다  또한 1966  년에  채택된 국제인권규

B6l  약 은 J4  뽄젓에  큰  획을  긋는  로꼰골가  된 , 것으로  국제법상 인

 ◎온을  긍정하는  견해도 . 있다 H.Lautel·facht.
pp.14i~14s; bl. hfcDou at, 르 "Human Ri

 권의  보호라는  대명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획기적 계기

 를  마련한 . 것이다

J't. . fupf·a fofe 1,
in the Lrnited

ations" 꼬 ..4jjt Vol.58(1964). p.61크
?S))' .G.L. 끄 Res. ?17.L(lil), LT . 긴 Doc..L,'510. at 17(1948)

6) 크 Intel'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l·at
Ri hts, 르 ?T . ◎ G.4. Res. 00(EEf). 그크 fl Li  ◎ f.LDR. Supr. ( e16)49◎

f. ◎ Doc..4'6316j1967) : International CoL·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 hts. 르  그1 ; . ㄴ ◎ G.40R. opp. 르 ( 0.16)i?. ◎ Lr . 끄 Doc..L,· 6316,
Drtional Pt·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t·enant on CiL·il and

Political R h 똔 ts, 1 T . 크 ㄴ 끄G.LDR . opp. 르 ( o, 꼬 16) i9, Li . ◎ Doc. .L,·'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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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로문  인권의식과  국제사회의 묘구

 미국이나  프랑스의  굔삯◎트◎솎을  통하여  획득하였던 고전적인

 인권의  내용은  많은  변화를 . 맞이하몄다  이것은 .  」ㄴ 빈◎츤도 또련

ef  쳐출의 fD  ◎ 인  이상  당연한 , 것으로  사회변화의 ·◎대는 종래의

 인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을  등장시키게 . 되었다 27'1 그리하

 여  근자에  와서 .  괌◎」ㄴ 쫀즈◎이나 . ft  ◎뿐」ㄴ ◎볏 에  들어있지 않은

 새로온  개념을  수용하기  위하여  인권의  범위를 . ◎장시켜왔다 3

 중에서  첫번째의  것이  「뼈뽄에  대한  칠째」  의 . 확인이다 미개발

 국의  경제적  개발은  그들의  사회적  복지와  정치적  안정을  위해 필

 수적이기  때문에  인권에  해당한다는 . 것이다  이에  더하여 환경보

 호에  대한  관심에서 .  「 뜰렬하고  쌈◎한  환경에  대한  볶래」  를 추

, 론하고 71[1  「꾸 메  대한  ◎째」  와 .9a  「」ㄴ 왔티료펀에  대한  촌째」 를

 요청하고 . 있다 25)  이와같은  소위 A (NEW 똔 빈 Human Rights)
 은  국제적  승인을  받아야만  될 3  볶 괌싻 .f39  」ㄴ 이라  주장하는 학자가

. 있다 29) Karl Vasak  은  프랑스혁명의  구호인 ' (Liber ,◎쵸 즐

( glitf), 꾸롤 귿 (F,aternitf)' 촌물  의  세가지는  그대로 .」ㄴ ◎의
 세가지  볶조◎로  고려꿜  수 , 있으며  이는  인권의  세  세대와 일치

 한다고 . 주장한다 30) 1  제 세대는 , ◎올 ffiff . ◎ , 촌줄  뽀줴에 대한

 ◎론에 . 해당한다  이것은  사회  정치적  제도의  차이에  관계려이 적

 용될  수  있는 , 것으로서  그  실현을  위한  새로운  장치가 필요없이

27)  이러한  관접에서  민권을 Hf  「 톨편볼의 fIJ(werdende 책섞 Rechte).  라고 한
 다 ff , ◎ ◎땀 f:t fer) ( fa ,1981), ◎ 불◎ ◎뼈 릅 출텄 55◎

28) A.H. Robertson, ffumaH figfts J'n tAo tvorfd (St.L·rartin's
Pres$.19B21, p. 193
) 삔 19ig  년 7  꿜  스트라스부르에서  개회된 10  제 차  털빡샤젊◎◎굻◎ ff촌슬뙈

 에서 arl 트 Vasak  이  행한 fH  「」ㄴ ◎의 3  폿 관돈에 1 관하여 (Pour one
"treisiiBme gfnfl·ation" des droits do 1'homme:le$ droits do
SDIIdal·It3)  라는 ;  팠똔걱 ◎에서 . 사용되었다 A. H.Robel'tson, Op.Cit. .
p. 193, 09크

30) D. H. Dtt, of. oft.. rupr·  녀 Hotr 16, p. 9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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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부  흑은  기관미  일전한  양식으로  개인을  처우하면  된다는 것이

. 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만이 , 흐찬◎이요  ◎◎◎의 씬래

 일  수 . 있다 .31) 2  제 세대에  해당하논  추롤씬은 19  세기 개인주의적

 자본주의와  식민지  팽창주의의  남용에  대한 , 반작웅으로 정부의

 간섭에  대한  자유라기보다  ◎교한 ef 쳐출 ef 뽄젓  뉴존에  대한 43

 째의  성격을  취하며  나타나기  시작한 . 것이다  이것은  국가정책 흑
 은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 것이므로  프로그램적 권

 리  혹은 ef ◎◎ (aspirational ◎래 rights)  라고 . 한다 32) 1,2제
 세대  인권이  인간이  살고있는  국가나  사회에  대한 , 것이라면 3제

 세대  인권은  국가간  경계를  초뭘하는 ff:fat 르 fe  재로 . 며겨진다 그

 초기의  것이라  찰  수  있는  세계인권선언 28  제 조는 "  사람은 누구

 나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사

 회적  국제적  질서를  누릴  권리가 " 있다  고 . 하였다  이와  같이 3제

 세대  인권은 fl ·1·  토◎◎ 초을  내포하게 , 되는데  이것은  곧 촌출의

, 의미이며  그  선택적  용어로 (solidal·ity)  썬뿔쌀 이라는  단어가 사

 용되고 . 있다 331  이러한 3  제 세대  인권은  첫째 Afffaf  뀨군이 결여

 된  영역속에  인간적  차원을  불어넣은  인권이라는 , 점에서  둘째 곁

 뿔츤은  국가에  대항해서  원용될  수  있고  동시에  국가로부터 요청

 될  수  있다는 , 점에서  세째  연대권은  사회현상에  관한  모든 행위

(fBA, , Ff )  자 트촌 르 져왔 들의  조화로운  노력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 것이다 34)

 국제연합에서도  이에  관한  논의가 . 있었다 1988  년 43  제 차 총최

 는 ·  「편◎ 딴에  기반을  둔 A  낄」  이라는  제목끄로  잠정밀정속에 포

, 함시켰고 44  제 회  총회에서는  콜롬비아대표가 " ifrl  꾸 에  대한 71『

, 재 fBA · , 의 ◎◎ ·  널랸하고  건강한 , 늘뽄 A ef ◎ , 런온 Jl.f9E왔티

31) JCI'd.. pf. 3  쯔 친~ 크◎크
3' ) 크 JCj'(f,, pp.  쯔◎◎~그◎◎

) ◎즈 JCf'(1. f. 쯔◎◎
1 ◎ B· :?f!:. 」분 "·' . t 』재 ◎ T  샨 리 f,1÷,B" . 4!  』파 ::f: 11,? ,1;4  ◎◎ㄴ 곡 ‥‥19?1). JiLi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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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에  대한  째쇼의  추◎는  모든  적절한  수단으로 고려되어져야만
" 한다  는  구문을  포함하는  결의안을 . 제출하였었다 351  그러나 영

1, , 일본  서독은 479  편◎ 의  개념에  대하여 , 쁠◎하였으며 미태리
 는  펴』지롤에  기반을  둔  새로운  면멱의  인권은  심의과정을  거쳐 정

 의되머야  할  것이라고 . 하몄다 36)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아직은 많
 은  문제점을  안고 . 있다  첫째 Aff  미라고  할  때의 man' ◎◎ 은

 의토또인  것이 , 아니라 A  ◎ 뽀인  것을 . 의미한다  둘째 ' ' ◎래 를

 ◎또으로 73  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 한다면 3  제 세대  인뭔은 여기

 메  포함되지 . 않는다  만약  권리를  정의하여 eB 찮를  ◎뚠의 바람직
 한  모든  흡딸라고 , 한다면  미메  의해 3  제 세대  인권을  권리라고 할

 수  있을 .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인권에  주머진  보통의 의

 미를  왜곡할  수 , 있고  전도력있는  명괘한  사실은 . 아니다  세째 ◎

 뚜  ◎째와 ef 출◎  빈째를 f3·  ◎ 하는  것이 -B_ . 필 하다3f

 따라서  현  시점에서 9 Jl.f39  ☞ 의  논의가  ◎또 f3  ◎ 을  수반하는 것

 이라고  보기에는  미흠한  부분이 . 많다 3s)  그러나 11.  실◎럭를 위한

 법과  양식에는 et  런힌 인  뽄◎이  요구되는 , 바이므로  새로운 명역

 의  인권에  대한  요구는  점진적으로 ft  ◎퉤 되어  나타날 . 것이다 39)

35) B. G. Ramcharan. "Strategie$ for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1990's" . ffumaH figftf euartei·ff·,
Vol. 13 (1991) . p.165

36) U . ◎ Dec. A,'44/829
37) .L. H. Rtbertson. ef. cJ't., sufra Hote 25. pp.196-197
35)  그러나  뚜쑨에  대한  꺾래는  조금  망상이 . 다르다 1948  년  국제연합 촘회에서

 채택된 Jl.  「 료의  뚜쏜에  대찬 _ 효◎  은  지구상  인민은  폄화에  대한  신성한 권
 리를  가짐을 .  엄숙하 게  선언한다고  람히고 . 있다  딸만  아니라 1978  년 오슬로

H ffi  ◎◎추쏜 ◎ 와  스트자스부르 Jl.fH HRffi ◎딴 ◎  공동주최로  개최된 ! fH꾸 와
. 4 」ㄴ빈슬글  최종문서는  평화에  대한  권리를 ,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간주하여

 평화롭게  살  고유의 .  권리 가  있다고  적고 . 있다 U ESCO 끄 11. , 「 런  」ㄴ텨◎ ◎롯
'  ◎  및 ri  틀◎◎ 꾜헐랸◎의  확립에  관한 _ 전문가회의  도 1978  년의 최종보고서페

 처 "  인권과  자유는  존중되어야 . 하며  무력행사가  금지된다는  취지의 선언피
 국레연합헌장에  규정된 . 바이므로  인간띄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서  국게법에 구

 체화된  것이  바로  평화에  대한 ' 권리이다  고 . 하열다 fR. ◎ "L  죠초골와 L죠
3:  』 f!t" 구 , L, . ◎◎죠볶 ,f110, 11 (1991). 호 !39~!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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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  국제법상의 인권보꼬

1  국제관습법상의  인도적 간섭

 국가가  주권의  담으로  보호되는  한  ◎구갼은 Ff·;  트 촐노의 ◎꼰

, 요  ◎래으로  존재할 . 것이다  그러나  이  뭔칙에도  예외가 인정되

 고 . 있다  즉 at  구깎 퓨◎가  ◎◎싻에  ◎끓하는 , 것이거나  더 나아

 가  르◎싻을  팀퓨하는 , 것이라면  그  행위의  평가는  달라적야만 하

 는 . 것이다  그러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  중의  하나가  소위 J4 ef◎

;1 (humanitarian 구 쏜 interventio . 읏이다  즉  인권의  중대한 침

 해에  대하여  당해  국가가  적절한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취할

 수 , 멀어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3제 자의

eB 류뽀 (dictaterial ◎◎ interference)  은  그  행위의 ◎◎쌀을

fP . 텨 한다 40)

 인도적  간섭의  개념은 13  세기 T..tquinas  의  저술에서도 발견되

39)J.0 hlanique  는  인권의  성림과정을  다믐과  같은  표로버  설명하고 있다
J.0' ranique, 교 of. cJ't., rufra rote 6, p.483

FH  우리의
-  필요 사회적 - 계약 실행

CD  나의
- 필요  자격의 -부여 존재

G.L.  권치의
 존래를  위한 근거

C.  요구대  상의 결정
E.  상호의존정에  대한 공동체승인
G.  권치  그 자체

B.  도덕퍽  요구의 근거
D.  ◎톤되는  바의  도덕적 요청
F.  지속걸  합의  또는  도덕적 체계

H.  사회적계막으로  보장되는  권리의 실행

TRe Fl·ench tntet·vention in

(19s61. p.156

0: 늴 1. Pogan?·.'Humanitarian InterL·ention in Inlet·national Law :
S?'1'ia Reexamined- . Jftf. L'of.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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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그  법적  논의는 18  세기  유럽  ◎볶쿄최챈의  인권개념에서 구

41) M. Bazyler, "Reexamining the Doctrine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the tight of the Atrocities in Kampuchea and
Ethiopia" , Star#orf Journal of fHterratioraJ ta%·,1956, p.570

4?) F. Ermacora, "Human Rights and Domestic Jurisdiction"
fecueif fes Cours,196B( B ) , p.392

43)CarnaEra Amari, Pradier Fodere, A Heffter  가  여기에 . 해당한다
J. -p. L. Fonteyne,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Dectrine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Its Validity Under the UH
Charter" , Comfarative JufJLcJ'aJ feview, Vol.17 (1950). pp.38~40

44) ftif., p.41
45)1 Bf ㄹ Roxburgh, Higgins. Winfield, Potter, Strufp,

Ttoillet. Accoily  는  이  주장베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 있다 Ibid.
pp.47~48:  이러한  논란은  민권에  관하여  쁘딴찮출의 -  분 된 ◎◎랸◎

 롤  구축하려는 , 경향과 35  ◎ 랸◎를  스스로  형성하려는  국자의 PT  트 ◎이 충돌하
 는데 . 기인한다 2. MenEel und li.Ipsen, Vfjterrecft (C.H.Beck.

19ig), 5.119
46) D. It', Bowe tt. SeJ#-Be#rr re J'  』 frf of·naf J'oHiiJ t,  』 tv (kfan chestel·.

19is) . pp.104~ 105

 하게 . 된다 42) 19  세기  중엽메는  흐착◎의  쵸긴과  쌀◎붙초촌의 i푸
 노으로  인도적  간섭을  부정하려는  견해가 , 둥장하였으나 43) 여전히

 많은  주장이  인도적  간섭을  허용하려고 . 하였다 예컨대

V.?arcourt  는  간섭은  팔이  아닌  료쑨의 , 문제이며  현명차고 형

 평하게  다루어진  교◎와  ◎◎는  가장  숭고한 , 정책이므로 인도적
 간섭은  용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 있다 H)  이렇게  하여 20세기

 초반에는 Fauchille, Stowell, Seferiades, Le Fur,
MDSler  등  많은  학자들이 , .  」ㄴ 출◎  구걸을 ·IH  ◎◎ 쳔싻으로 주장하고

. 있다 4")

 그러나  상당수의  학자들은 333  트◎ 츰의  ◎포후에는  인도적 간섭

 의  깔철또  류츈를  부정하려고 . 한다  그  이유는  인도적 간섭이라
 는  명분하에  간섭이  남용되는  것을 , 막고  인권에  관한  문제를 국

 제연찹에서  해결하도록  하려는데 . 있다 46)  그러나  국제연합의 중요
 성을  인정하더라도  어떤  정부가  그  국민을  튜틀으로 ◎◎하거나

 탈출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상황하에서는  개볕  국가에  의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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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을  인전하려는  견해가  많은  지지를  얻고 , 있으며 4'  」국제연합이

 그  본연의  임무수행에  실패하였다는  측면메서도  인도적  칸섭은 인

2.  국제연함내의 메카니즘

(1)  국제  연 합헌장

1945  년  잰프란시스코회의의  일부  참석자들은 301  턴딴 ◎◎호에 특

47) bf. Reisman & bl. bfcDougal, "Humanitarian Intervention to
Pl·otect the Ibos" . in runarj'tarj'ar fnterventj'or aHf tfe UrJ'tef
.Vafiors(Universitf· Press of L'irginia,1973), ed.

a. B. illich. ㄴ p.16i
45) T. tf. Fl· n  코 ◎ & .5. 꼬 Rodl?, "Aft or Ban ladesh-The 즈 Lftll  「 즘』

Humanital·ian Intervention by Lfillitary Force" , f.rft, Vol.67
(Ifi ) ◎ . p. iT크

494 f. ◎ Z. Baz?·ler. op. rit.. ruprf uote 41. p.578
i01 R. B. illith ㄴ "Fol·ceble elp-helf 글 by tates 읖 to Protect Human

Ri htS- 그 . JDll·a LiB It· ffL'1'fll·.4'Dl. i3, PP.347~3il
j 1) F. El·n COI'3. ◎ ()p.1'J'r.. Pf·  르니 』 ffltf 4 , 크 p. 깊늴괄
j 1 그 Jtl f ,f.

 정되어야  할 . 것이다 451  특히 M. Bazyler  는  조약내용과 국가관행
' 에  대한  최선의  해석은  인도적  간섭이  현행  국제법질서에 부합되

 는 '  것이 라고 . 주장한다 49)  켤국  중대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중단

 시키기  위한  간섭은  국제법에  반하는  것이 . 아니다  다만  그 정당

 성디  인정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이  필요한 , 바  첫째 인권침해의

· , ◎곤 딸 , 틴토딴  ◎싻한  끌◎볼의 , 론◎  사웅된  끓꿰뽄뽈의 ,꼰◎

 간섭측의 ;fBf·let  ◎쭈싻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 한다 so) 둘째
flU  꾸 ◎  ◎◎발법에  의한  해결이  우선  시도되어야  할 . 것이다 ) 치 세

 째  인도적  간섭이  행하여졌을 , 경우  이를  국제연합에  신속히 보고

, 함으로써  그  제출을  통한  사후적  통제가 . 요망된다 s2)
 인도적  간섭은  이와  같은  요건을 , 충족시키고  나아가  밀반 국제

 법의  허용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때에야  비로소  그  ◎접뽀 츄촌

 가  인정될  수  있는 .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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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한 인권규정을 , 삽입하여  서명국으로  하여금  그러한  권리의 존

 중규칙하에서  개인을  처우하도록  하는  엄격한  ◎◎볶꼰를 제안하

 였으나  채택되지 . 몫하였다 s3)  그러나  헌장상에 11.  ◎과  촬쭈또 츠

 초의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하도록  노력할  것을  확실히  하는 규정

 을  두어야  한다는데 . 공감하였다  이러한  목적은  헌장 1  제 조 3항에

, 표명되고 55  제 조 (c)  에서 . 되풀이되었다  뱉만  아니라 56제 조에는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회원국은 공동적

 개별적  행동을  취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을 . 규정하몄다  만약 이

 서약이 et 판  볶끈를  수반햐는 , 것이라면  국제연합은  인권에 관한

 문제에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 것이다  그러나  덤바아튼 모

 크스안의 9  제 장의  경제적  사회적  협력문제를  다룬 3  제 위원회 2분

 과위원회는 9  제 장메  포함된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으로 하여금

 회원국의 fT  로 율찰롤쑤에  구◎할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데 밀

 치된  의견을  보이고 . 있다 s4)  뿐만  아니라  헌장 2  제 조 4  항은 11찬

 ◎껴의  ◎뇨를 , 원칙화하고 7  제 항은  쭈◎노  토◎의 ifT lIPT◎ 뜰찰『

 의  룰꼰에  대하여 755  ◎◎ 슴의  구◎을  랒뇨하고 . 있다 샌프란시스

 코회의에서 1  제 위원회 1  제 분과위원회 A  분과회의의  보고자가 JL첼

 휴◎몰  위한  토빤츱』의  실쌌물  밝힌 1  제 조 3  항과 , 관련하여 "그

 러한 feE 찰 fn  째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은  원래 관련당사국의

. 문제이다  그러나  그  찔째나  ◎옵가  현저하게  ◎촘된 , 경우 그것

 은  뚜챈를  랐출하여  헌장의  적용을  저해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밌

, 으므로  초  경우는  단순한  개별국가의  문제가 " 아니다  라고  한 바

. 있다 ss)  실제로  국제연합에서  인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였던

 남아공화국의 Jl. fH (apartheid)  쏜 랸◎쳤 에  대하며  국제연합이 칠

 한  일련의  행동은  단순한  인권문제가  아닌 '  뚜쑬에  대한 '◎출

 이라는  형태로  파악하여  행동하고 . 있다  즉  국제연합에서 인권문

iS) U!ICIDD. Vol.6. p.536
54) U CIDO. 꼬 Yel.10. pp. 71-27크 크
ii) H. lielsen. Tfr trlv o# tfe trnitef Hationr(Princeton.1950) .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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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밌는  경향은  이를 방치하여

·  둘 경우 flg  꾸 에  대한 ef  ◎츈 인  랄출이  꿜  수  있읍을 , 인식하여 그

 러한  측면메서  접근하고  있다는 . 것이다 561  이것은 Af  질◎벽의 문

 제는  본질적으로  개별  국가의 fr  트 톨쳔찔메  속하는 , 사항이나 A

 ◎의  ◎◎에  대한  쏜깃는  토◎쳐슬가  떠맡아야  함물  인식한 데서

 비  롯된  것  이 . 다

(2)  세  계 인권선언

 인권메  관한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은 fE  」ㄴ 의  류토와  ◎츰에 관한

 결정을  위해  명백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구체성물  결하고 있으

, 며  회원국으로  하여금  ◎씰을 fS  격하도록  ◎퉤하는  규정을 갖고

 있지도 . 못하다  그렇다면  인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헌장을 개정하

, 거나  일정한 fiait  의  성질이 . 필요하다  헌장의  기초자들은 경제사

 회이사회로  하여급 .  」ㄴ ◎과  촬◎죠  ◎쵸를 , 존중 , 촉진  준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논의  보고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주장하

. 몄다  이에  따라  발족찬 . (Commissien 」ㄴ 촌쫓효틀 on Human

Rights)  의 , 활동으로 1948  년 12  꿜 10  일 A (fniver-괍턱 볶◎◎

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이  총회에서 . 채택되었다

Aff  관◎ 흐◎은  룰윳 30  개조로  구성되어 , 있는데 1  제 조  및 2조

 는 ea ◎뜰 , ◎◎으로 "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 르옵롭고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 꾸똘하다  고 , 말하고  이어서 "  모든 인간은

, 인종 , 피부색 , 성 , 언어 , 종교  정치상  흑은  기타의 , 의견 민족적

 혹은  사회적  출신의 . 차이 , 재산  출생  기타  지위의  차별없이 이

 선언에  열커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 향유한다  고  규정하고 . 있다

3  제 조에서 21  조는 et ◎토 E  ◎뽀  제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 밌다

 이어처 ??  제 조에서 27  조까지메는 fi  교◎슬 eB 찼출 fftet  권리에 대

56) J. If.Htlll·rlt, ".1 krattrrs of
1't)1. ti;3 (1:ICf) .1).774

Inter·nation al Cenc el·n', .4jft.



3TD

 한  규정을  담고 . 있다  마지막으로 28  제 조서부터 30  조간에는 이상

 의 ·  권 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쳐출또  및 ef 뽀◎ ◎◎

 를  누릴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음을  인정하는 , 한편  모든 사랑은

 사회에  대한  볶꼰와  볼』초을  진다고  강조하고 .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국제연한  총회에서의  격의를  통하여  성립된 것

, 으로  회원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과를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국가가  공히  달성해야  할  봅촌뚜 fe  차을  나타낸  것에 지나

 지 . 않는다 ,sn  그러나  국제사회의  공동생찰에서  기본적인 중요성을

 갖는  출볶노의  촬주이  명확히  설정되었다는  것은  국제법상 줌요한

 의미를  가지는 . 것이다  즉  세계인권선언은  그  후의  많은 국제조약

 에  명향을 . 주었다  예컨대 ffJ  「유럽◎껸골 파 73 ffl ftJ「 늙 ◎칠츱

 은  그  ◎윳에서  조약의  근거가  세계인권선먼에  있음을  명백히 밝

 히고 . 있다

(3)  국제 인권규약

Jl. ftial  떱◎ ◎◎ 은  본질적으로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하여 작성된

, 것이나  그  규정내뭉은  세계인권선언과  동일한  것은 , 아니며 나아

 가  두가지  면에서  형식상의  특징이 . 있다  첫째 AfTl ft  린◎ 쏜 은 인

 권의  내용을  보다  충실하고  명◎히  하기 , 위하여 fe  찬출 굻인 것과

ef  ◎올찐 인  것을 , 구별하여  각각 A fB(  ◎ 뽄』◎룬  팥출또 ftef ◎ ◎

 쓿에 · fB)  관한 쏜 과 B ft(  ◎ ◎토글 01:ief  ◎채에  관한 ft)똘 으로

57)  인권위뭔회는  보고서에서  세계인권선언이  회원국에게  법적  의무률 부과하는
 조약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 있으며  총회의장도  법적  구속력울  뿌인하고 . 있다

t'eartoot of t'HJ'tef Hatiorf.194B~1949, p.535, 1965  년의 테헤란선언
 은  레계인권선먼의  내용을  국제사회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라고 선먼하
 고  있는 ( 4 ). 바 제 조 ,  여 기서도  법적  의무가  아넌  도덕적 의무차원이라고

 해석 . 죈다
55) 1966  년 1?  뭘 16  일  제피회  총회에서 .t. B  양규막은 (A .105 0,만팡밀치 규막 대

B , 규막 ID6 0)  대 로 . 톰과되먼고 B  규약선택의렀서는 66 B. 35  대 기권 로 가결되먼
. 다  출건◎ 111 . 누◎그폰 a ( ff ,1979) 뽀』◎◎ 출쳔 볼 착◎뜰찬 .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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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 있다 31  개조로  구성된 A ft  ◎ 은 , 노동조건 , 단결권 사최보

,. 장  가족의 , 보호  생활수준의  활보  및  건강  교육  문화생활에 관하

 며 , 규정하고  그러한  제권리가  점진적으로  차별없이  실현될 것을

. 규정하였다 s9f 35  개조인 ft  묘◎ 은  이전의 , 자유  생명  신체의 자유
 와 , 안전 , 프라이버시  혼인의 , 자뮤  공정한 , 재판  사상  양심 종교

 의 , 자유  표현  집회  결사의 , 자유  공무  및  선거 , 참가권 소수자둥

 의  진리등물 , 규정하고  일방적인 , 생명박탈 , 고문 , 노몌 강제노

, 동  일방적  체포나 , 구금  전쟁의 , 선전  차별  혹은  폭력을 유발하

 는  것과  같은  인종차별이나  종교적  증오를  야기하는  챙위를 금지

 하고 . 있다 so)  둘째 A ff ◎  및 B ff  ◎ 은  토달츠팠◎에  관하여 규정

 하고 . 있다 ffj4 ff  쁘 찔폈 은  원래 J4  ◎ 의 J4  ◎◎◎를  목적으로 하

 는 , 것이나  어떤  민족이  타  집단으펄부터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배

 된다는  것은  개인의  민권을  보호할  수  멈다는  생각에서  각각 1제

 조에서스스로의  ◎와  ◎◎을  자유률게  처분하는  권리를 포

 함한 ·  토◎ ◎걷의  촌재를  도입한 .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이  단순히  인권보호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내용
 을  선언한  것메  치나지  않는 , 반면에 FfA ft  르 촌꼇 은  규약상 제권

 리의  실시를  확보하는  ◎법으로서  ◎◎◎볼를  규정하고 . 있다 61)
 그  첫쩨의  방법이  실시상황을  국제연합에  분톰할  의무를 규정하
 고  있는 (A  것이다 규약 16 , 제 조 B  규약 40 ). 제 조  특히 B규약에

 있어서는  당사국의  보고의무이외에 AfE (Humail 촌초출 Rights
Committee)  를 , 설치하여  제권리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권한을

( 28 ). 부여하였다 제 조  이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의 심리
, 나  규약의  의무위반에  관계되는  당사국으로부터의 ( 41 ;통보 제 조
'  소 우 )6f)  ◎뜰◎◎ 를 , 졸◎하여  일걱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뿐만

59).L  규약은 6  제 조에서 15  조가지 10  가지  권리를  열거하고 있다
60)B  규약은 6  레 조에서 21  조까지 ?3  가지  권리를  열거하고 입다
61) .L  규막은 16  제 조에서 15 . 조까지 B  규약른 15  게 조에  처 4i  조까지에서  규렁 되

 어 . 밀다

6  그  그처나  신택초창  당산국은  대부분은  인귄  음락이  륙우  양호한 . 길태이므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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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  키에  의해서도  만족스런  해결을  얻기  어려울  때에는 ◎째

 ◎쓸촌트출를 ,  임명하여 ◎결을  위한  텨토을  행할  수 ( 42있다 제 조

1 ). 항  그  외에 B ff  ◎ 고뽄편◎촐는  ◎닌도  국가의  위반에 관하여

.fn  」ㄴ 촛료출에 91  ◎ 하는  것이  인정되고 ( 2 ). 있다 제 조  그러나 여기

 에는  구조적 · 제약요인이 . 있다 63)  즉  ◎첼쫓크출의  권한은 ·그 러한
 권찬을  당사국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선언을  행한  회원국이 제기한

 경무에만  이  조항상의  통보가  접수되고 (B  검토된다 규약 41 ,제 조 선

 택의정서 1 ). 제 조  또한  심리에  이용가능한  것은  객관적 율를◎이

 꼰◎하는 ·  냔솎에만 9B , 츳된며  심리기관이  직접적으로  이를 조사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64)  나아가  심리결과도 50  텃 의  촌떳에 그

 치고 ef  려◎ 인  론천은 . ◎◎논하다  뿐만  아니라  규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는  ◎또으로  ◎퉤할  수 , 없으며 가입당사국이

 라  하더라도  일정  한  롤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의 사항

 에  대하여는 ef 갼  톤◎온이  인정되지 . 않는다

3.  지멱적  인권조막상의 메카니즘

(1)  유럽  인권협 약

Af ft(Eurepean 유럽 퍼춘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 6s)  은5 ,절

 조함의  이용을  기대하기 . 어럽고  멈격한  시간제한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이 절
 차를  이용함에  있어 .  제막오 인이 . 된다 Scott Lec ie. ◎ he ◎ Inter-State

Complaint Procedure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
Hopeful Prespects or Wiahful Thinking?" , ffuman fJ'gAts
eua.terjf. t'of.10 (1955) . p.267

65) JtJ'f.. p. ?99
64) E. Schell·elb.'Civil and Political Ri ghts;The Internat ienal
- hleasures of Irnplernentatlon" ..4.fJt.Vol.6?(1965) , p,843

65) 19io  년 11  월 4  일 . 서명되고 1953  년 9 3  월 밀 . 발효되었다  그후  이룰 보완하
 기  위하며 5  개의  추가의렁서 ( 1  규약 절에  포함되지  않은  권리와  자유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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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개조로  구섬되어 . 있다 1 (2 ~18 )  제 절 조 조 는  활◎또 J;.  첸의 IFT

 츱을 , 규정하고 2 (19 )  제 절 조 은 A  유럽 낀촌트출  및 Jl.유럽 실팔◎의

 설치를  규정하고 . 있다 3 (20~37 )  제 절 조 은  위원회의  구조와 기능

, 을 (38~56 )  제』절 조 은  법원의  구조와 , 기능을  그리고 5제 절

(57~66 )  조 은  류태으로  짜여져 . 있다 1  제 조는 1  제 절에  규정된 제

 권리와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함물  적고 . 있다 1제 절

 에서  열거되고  밌는  권리는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중

 일정한 , 것  즉 ef ◎토 2f:!i:ief  ◎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따름

. 이다  이것은  회원국 B  ◎『 싻에서 et  왔근 으로  인정하는 Bf 활◎ fR

 래에 , 한정하여  새로운  권리의  설정보다는  기존권리의 효과적인

 보호를  확보하는데  더욱  관심이  있었기 . 때문이다 66)  똔』낏◎쳐출

 굻  쩔째는 1954  년  떠썹촐흐를의  결정을  거퍽 1961  년 Turin에서

(European 유럽쳐출쁠출 Social Charter)  이 fP , 겨 되어 1965년

 부터  발효되 . 었다 6n

 유럽인권렇약은  그  실시를  위하여  유럽 Lf% , 쫓흐출 ,텨◎뚜촐틀

 뮤컬◎첸◎◎의  세가지  기관을  설치하고 . 있다 유럽인권위원회는

( 24 ) 쁘춘 제 조  및 .( H  ◎」ㄴ 지 뗘뼈  짰쳔  및 fBA  의  그룹을 , 25포함 제

1 )  조 항 이  협약위반사실을  위뭔회에 370,fR  할 , 경우  이를 즐◎하고

. 져◎한다  국가간  ◎◎』론츄는  위원회에서  볶끓돈으로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68) 있끄나 Adf ◎  쳔◎◎의  경우메는  위원회가 수리권한

 권고적 , 의견권한 29  제 조 30  조 34  조의 , 수점 추가권리의
 의 )  수정 가  채택되어 . 왔다

66) G. L. Weil. Tfe furcfeaH Corvertj'or or ffuman fJ'gAts
(Leiden, 1963),p.35
6n B. H. Weston. Basic Bocumerts 1'n In ternatj'on aJ talt· af f WDrJd

Orfer (W?st Publishing.1980) ,175
68)  그러나  이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 있는데  정치적  고려가  크페  작웅하기 때문

41 . 다 . 토 Boyle & H. Mannum, "Individual Appl Ication Unde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l hts 르 and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Practice;The'Oonnellv Case'. .4jft. Vol 68
(1974) , p.44

. 보호 if122  조 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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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갖는다는  것을 , 선언하고  그  선언을  이사회의  사무총장에게 제
 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특별히  숭인한  국가메  대하며만  그 행사가

. 가능하다  위원회는 1961  년 Austria v. Italy  사건에서 이러한
 방법그로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는  그  자신의  권리를  주장곯는 것

 이 , 아니라  「유럽◎◎걀의  료◎」  으로  위원회에  가져가는 것이라
 고 . 하였다 69)  각료이사회는  인권위원회로부터의  뚫◎런촘를 수리

, 하고 ' ◎◎데  부탁되지  않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쟉◎팔◎ 역할을

. 담당한다  각료이사회의  결정은  체약국을 , 구속하고  체약국은 이
 러한  결정을  집행하여야 . 한다  유럽인권법뭔은  협막의  해석과 적
 용에  관한  모든  사건물 . 관할한다  뽄꿰율챌씰을  인정하기 위해서

 는  무조건  또는  여러  회원국이  상호  교환조건으로 ◎뒈뽈챌촌을
 츳◎하는  ◎◎을  하여야 . 한다  또한 2  제 쳔◎롤의  발효에  따라 협

 약과  의정서의  해석에  관한  법적  문제에 ef 럴촘  욜텃을  발할 수있
( 2  다 제 의정서 1 1 ). 제 조 항  인권법왼의  최냘도  체약국에 대하여

ef (  틀찼 이고 협약 52 ), 제 조 ef (  톤◎ 미다 헙약 53 ). 제 조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은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교율한 fnOust◎

satisfaction)  을  제공할  수 ( 50 ).밌다 제 조

(2)  헬싱키  의  정 서

1975  년  채택된 (Final 헬싱키쳔츳촐 Act of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7  제 부는 Jl.fa과
, 사상 , 양심  종교  및  신앙의  자유를  포함하는 Bfef 활  흐쵸의 류로

 을 ·  타 이틀로  하고 . 밌다  그  다섯번째  문장은 "  참가국은 Jl.신과

et 괄◎  츱초의  퓨로은 fED  꾸 의  ◎토춘  롯촌임을 " 인정한다  고 하

, 고  일곱번째  문장은 "  참가국은  이  분야에  있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Jl.  ◎ 의  빈래를 " 확인한다  고 규

69) 1.011. 토 fIP. fl'r.. fupl·,B HtItf 16. p. 60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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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는 , 바  비록  이  선먼이  구속력있는  국제조약은  아니라 할지라
 도 ·  이  구문은 AfBaT  ◎가  국가에  유보된  국내관할사항이 아니라

6!1 르◎ nB  ◎롤임을  수락하늘  표현밈치 . 분명하다70)  즉 헬싱키의정
 서는  인권이  국제적  판심의  적법한  이슈임을  숭인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으로  이해되는 . 것이다

A  뽄의  촌◎에  관하여는  명백히  국제연합헌장의 , 원칙 세계인권

, 선언  국제인뭔규약을  언급하고 , 있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
 편적이고  효과적인  존중을  촉진하기  위하여  참가국들은  독자적 흑

 은  공동으로  상호관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지속적으로 존중

 한다고  적고 . 있다  다만  ◎빈쌀◎을  위한  메카니즘의  성립에는 실

, 패하였는데  이것은  오치려  그들로  하여금 fB  토또으로나 릎길또으

 로 Jl.  삘끓편를  가능하도록  하고 . 있다  바꾸어 , 말하면 국제법상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창설하지 , 않았으나  인권분야에서 ◎교의
 재쇼에  관하여  치츳뽀또인  ◎촐에  이르게  된 . 것이다 ) 곯  따라서 이

 러한  방식은 Jl. ft  ◎빤 ◎◎ 의  긋뽀또  똔뀨를  이용하는  것보다 인권
 문제의  취급에  있어  훨씬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밌다

(3)  미  주인권협 약

A fB(American 르게 찐급 Convention Dn Human

Hights) 1  ◎ 는  유첩인권협약과  같이  ◎촌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

 고 , 있으며 fE  찮출 의  점진적  달성을  약속하고 . 있다  이  협약은 3

 부 82  개조로  구성되어 , 있는데 1  제 부는  국가의 -  쁠◎ (볶끓 제

70) J. G. Starke, Jntreductiof to In ternatj'oHaJ tau· (Butterwerth
-1954) . p.357

71) Jochen Abr.Frowein. The Interrelationshir between the
Helsinki Final Act. the Internatienal Covenant on Human

Rights. and the European Convent ion on Human Rights" . in
rujll Jl 크 ffiff tf, frl tefrlatj'OflfIJ t H· ◎ iIfl f ffe ffejfifl '.4 ◎」 CCOI'』
(.Lllanheld. Osmun co..1977) . p.80

7B) 1909  년 11  원 11  일 . 서명되고 1975  년 7  원 IS  일 . 발효되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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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조 와 ef ◎트 Bel eB ◎ (f13~25 ), 첼째 조 iHef 낀  처출뚜 fftef
( 26 ), 찔째 제 조  실째의 9B( 27~31 ), 레 제 조 Jl.  ◎ 또 ( 32볼꼰 제

)  조 둥을  열기하고 . 있다 2 ( 33~73 )  제 부 제 조 는 쵸채◎셀촛토출와

;'  쵸 제◎낀판◎의  구조와  기능을  규정하고 , 있으며 3 ( 7?~82제 부 제

)  조 는  ◎쁠볏츳을  담고 . 있다

 미주인권협약상  회원국은 (Inter-American 위뭔회 Conmi

Ssion)73)  의  요청에  따라  협약  규정의  효과적인  적용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여야 ( 43 ), 하고 제 조  매년 (OAS)보개끌◎발절 헌장상에

 규정된  뽄번  찬틀  활◎  짧물 ffteB 471  째에  관한  뜰촘출  및 H◎

 촐  사본을  위원회메  제출하여야 ( 42 ). 한다 제 조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한  국가는  타국의  협약위반을  위원회메  통보할  수 ( 45밌고 제

), 조  어떠한  개인이나  사람들의 , 그룹  흑은  기구의 회원국으로부

 터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E  치 ◎◎  틀딸도  머느  체약국에  의한 협

 약위반에  대하여  비난이나  불만을  담은  ◎◎을  ◎첼쫀료출에 제기

 할  수 ( 44 ). 있다 제 조  위원회는  제기된  청원이나  통보에  관한 ·◎블

 를  똔◎할  수 ( 48  있고 제 조 1  항 a),  제기된  사실과  자신의 결론을

 담은  쁜곰촘를  작성할  수 ( 50 1 ). 있다 제 조 항  그  외에  위뭔회는 적

 절한  겸우  펄톰를  행할  수 ( 51 2 ).있다 제 조 항

(Inter-American 미주인권법원 Court)  은  탔뽄플향실과 펄촘

eB E  를발『 이 74), 인정되며  체약당사국과  위원회만 fief  쌀를를 이 인

 정되고 fBIJl.  의 fn  초◎ 은 ( 61 1 ). 부인된다 제 조 항  ◎◎은 당사국을

( 63  볶◎하며 제 조 1 ), 항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한 쳔

(fair 뼈 compensation)  을 ( 63 1 ).Is) 결정한다 제 조 항  또한 극도로

73)  위원회는 OAS  에서 . 구성된다  까닭에 DAS  의  기관으로서의 , 지위와 렵약의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메  가지고 . 있다 Cecilia Medina, "rho Inter-

.fL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the Inter-
American Ceurt of Human Rights;Reflections on a Joint
Venture" , frunan J igfts ㄹ euarterjr.Vol.12(1990).p.443
74) Jtif., p.444
7i)  법뭔온  은듀라스가  협막 1 제 (1),4.5,7  조를  위반하였다고 선얹하고

Velasquez  에톳  쇼교한  ◎싻이  주머져야  한다고 . 판시하였다 Ve13sq0e2
Rodlf uez 봄 Case. Judgement of ?8 Jul)· 1988, Serie$ . ◎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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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친하고  촌고한 , 경우  개인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쳔검을 방지

 하지  위해  법뭔은  적절한  뜬츳뽄몰를  취하여야 ( 63 2 ).한다 제 조 함

(4)  아프리 카인권헌장

 아프리카지역에  있어  영어권국가는 '  ◎치 ' 즈뽄  의 ,개념하에

 불띤권국가는  나폴레옹법전과  프랑스혁명의  이념에서  개인적 자유

 를  보호하여 . 왔다 is) 2  부 68  개조로  구성된 .471 77)아프리카」ㄴ 롤호 은

1 ( I~29 )  제 부 제 조 에서  헌장에  의해  보호되는  제권리를 ,열거하고

2 ( 30~45 )  제 부 제 조 는  아프리카◎첸쫀흐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밝히고 . 있다  특히 45  제 조는  위원회의  권한이  인권의  촉진과 보호

 기능의  쌍방임을  명시하교 . 있다  헌장은  전체를  통하여  씰째와 츠

 쵸의  향유는  모든  사람들의  촌꼰의  성실한  이행과  일체임을 밝히

, 고 Bf ◎토 af::at  제권리의  향유는  뽄』◎뽀  찮출뽀 ftef 윳 제권리

 의  충분한  향유없이는  있을  수  없음을  원칙으로  밝히고 . 있다

 아프리카인권헌장은  몇가지  점에서  특색을  갖고 , 있는데 첫째

08 ◎트 ni:i  또  권리좌  함께  뽄컨또 ef 쳐출 ftet ◎  권리를 규정하

 고 , 있으먼  둘째 (group)  ◎료 의  빈째를  인정함으로써  ◎트의 ◎

 ◎에  대한 til  재규정을  포함하고 , 있고  세째  소위 3  제 세대 인권메

 해당하는  ◎깃  찮슬 ftef ◎  뼈뚫에  대한  권리와 ef 뽀촌 ef 쁘딱 꾸

flri  와  춘룰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 있다  네번째로는 A  ◎ 의 fT째

 뫼에 , 가족 , 사회 , 국가  아프리카공동체에  대한 Jt.  ◎ 의  볶끓에 관

 하여  자세찬  조약장치를  두고 . 있다

 헌장의  보장수단으로서  관계제국은 40  」ㄴ 촌효틀의  ◎효  혹은 ◎

 ◎의  메카니즘을  통하는 , 외에 at 온◎  ◎◎을  권장하고 . 있다 특

76) T.0. Elias, "Human Rights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
fielv for·Ifons 1'n ffternatieHaJ talv (Oceana.1950) . p.160

7i)1951  년 6  월 . 채택퇴고 1986  년 10  월 21  일 .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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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한 , 것은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는  선언이  멀어도  타국의 위반

 에  대한  통보가 ( 47 ). 가능하다 제 조  게다가  여타  인권조약과는 달

 리 JL  쩽걀◎이 . 멈다  그  이유는  아프리카의 fi  ◎ 과  켈춘은 ◎뽀팎

 겉포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라포굻  잤◎뽀  ◎쏜보다는 , 꺽슈 ,◎◎

 츰촐를  강조하기 . 때문이파  그  뫼에도  유럽인권협약이나 미주인권

 협약이  비교적  ◎토또 Bi:ieB  권리에  관한 fBAef ii  『 째◎력를 강

 조하고 a  ◎에  대한  개인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 반면에 아

.40  프리카」ㄴ 뽄볼은 eB 팔 i::at 료  쳐출뽀  뼉조로  얽힌 Dnf91  꾜◎ 와35
 ◎의로에  그  기초를  두고 . 있다 7s)  즉  전자가  ◎토춘인  것인데 비

 해  후자는  그들  나름의 ef  쌜뚠 인  것에  인권의  바탕을  두고 . 있다

IV.  북한의  인권실태와  국제법의 적용

1.  북찬의 인권실태

'It  ◎은  세계메서  가장  가흑한 Af ' ◎찰촙트 ,'1973년이후

1988  년까지 16  년동안  세계 167  개국중  틀론의 . 31 iR  」ㄴ 『 잤 에서전연

 변동이  없거나  악화된 ' 국가 .  이  표현들은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1990  「 인권보고서」  의  북한편에  씌여진 , 표현과  아시아위치와 미

 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가  간행한  「북한의  인권」  에 있는

 표현을  발려온 . 것이다  심지어 1991  년 4  월  평양에서  열린 트뚠쳔

30  출 뽀에  참관했던  영국 Routers  기자 Andrew Brolvne  은 '북

 한은  오웰도  상상못한 ' 통제사회 7s)  라고  표현하는가 , 하면 1991년

-  슬월 3  일  ◎떱츠옵됐떤뽀이  주최한  국제학술세미나에서  ◎ 틈◎

78) R. Gittleman,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if Legal Ana 1?·$is', t·'if'gf ni3 . oul·n  「 ◎」 ()f'fr rrr' ritlntIJ』텨
ta w, Vol.  크크(198 ) 크 . p. i 1

751 Reutel·5,19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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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져쵸◎ t  」 ◎◎꼴◎ (f.  구니아끼팍 ◎르」씨는 t  ◎ ◎쳐출의 J4낄

if  란 과 H  ◎떨뛔」  란  주제발표에서 '  북한에서는 .  」ㄴ 낀의개념이

 부정되고  있는  것이 ,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고 ' 밌다 sol고
· .하 였닥

 북한은  형식상으로는  ◎쌀이나  기타의  싻쟉에서  인권에  관한 규

 정들을  가지고 . 있다 sl)  대표적으로  북한의  헌법 4  제 장은 공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라는  제목으로 24  개조항을  두고 . 있다 82) 그

 중 4  제 장의  원칙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49  제 조는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  하나는 전체를

,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 위하여  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사웅되고  있는  공민의  사전적 개념을

, 보면  일정한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그  국가의  헌법에  규정된 모

 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사람을  말하는 , 것으로 s3-1)  계급성과 계

 층성을  띄는  인민중에서  선택된  또는  제한된  개념을  담고 . 있다

 즉  공민이란  사회실체적  개념으로써 , 민족반역자 , 반혈명분자 17세

 이하의  자는  공민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521  그리고 '하나

 는  전체를 ' 위하여  라는  표현은 A  ◎ 을  촛규한 fa  출◎ 을 의미하는

, 것이므로  이는  결국  초뜰없는 , 친래  즉  룰딸에로의  ◎뛔를 위한

 ◎쓿에의  변신물  의미하고  있는데 . 불과하다 s4)  이것은 %J4보다

 쏜간을  더  강조하는 , 것으로  결국  공민의  권리보다  의무에 초점이

 맞추마져  있는 .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한 밑바탕으로

 주체사삼을  도입하고 .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사회제

90) t , ◎르 "It  ◎의 A fR  빈◎ 과 n ' ◎럴페 . It  ◎찮슬의 Jl.Fflft  와 ftft 털 톤조
81)  규펑 .  자체 가  빈약할  뿐만 . 아니라  사회검제적  권리  개인적  권리  정치적 권리

 가  흔재뵉머  있어  뼘긁발물  결여하고 , 있고  의부의  열거로  끝을  맺고 . 있다 팥
fTff.7770 H (R).43판 욜 복
5  그  초붙◎ . 촉  사회구의국가헌법 ( .1989),584-586인간사랑 륵
53-1)  펌  치  용어  사전 (  조선인민민주주의  퐁화국사회 .1970) 과학뭔 .35목
53) . 초◎◎ "It  ◎◎쌀에  일어서의 " 룰올빈 . It  빤의  ◎과 (  ◎뿌곯 몃◎◎랄론 를◎

ff.193  띠똘◎볶 ◎ .51목
511 ?' ?f.'It  』곡긁 썸젊팎에  임머거의 - " 틀 구찐 .  ◎튜의 4fHl ( .띠똘 턱◎ 솎◎◎잔◎

?:.faT. IfTf) .34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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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쏠는  책에는 "  공민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공민의 기본권리
 와  의무에는  모든  것을  근로인민대줌을  위해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가  철저히  구현되어 " 있다  는  설명이  나오는 것이

. 그것이다 ss)  요컨대  공민의  권리에  있어서까지 ei  초혈」 ◎을 기준으

 로  하고  있는 . 것이다  그 ,  초쁨 뽄쨈외  테제에는 '  한  사람은 만인

 을 , 위하여  만인은  한사람을 ' 위하여  라는  것이  있는 , 바 개민은

 처음부터  그  존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 확실하다 s6)  이러한 점들

 을  종합해  볼 , 때  북한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민의  권리란 그

 형식적  표현과는 , 관졔없이  그  기본취지는  공민의  조직화와 의무

 의  철저한  이행에  있음미 . 명백하다  북한의  형법도  인간의 존중을

 그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 아니라  개인의  생활을 가급적

 가혹하게  제한하면서  그  개인의  회생을  바탕으로  「리바이어던 국

 가」  에게  모든  권력물  수여하는  수단으로밖에  볼  수 . 없다 8f 지난

4  월  제정된  민법  또한  국가와  사회이익의  우선적  보장을  통한 사

 회주의경제제도의  공고화를  명문으로  하고 , 있어 사유재산권보장

 과는 . 무관하다 ss)  개인의  권리나  자유가  침해되먼을  경우  그 구제

 를  위하여  재판소  검찰소  및  변호사제도가 , 있으나  이는 구제측면

 보다도  의무이행을  실현시키기  위한  처벌에  그  중점이  있다고 하

Tf . 다 89)

 뿐만  아니라  찮출초볼료◎의  갼갈로부터  구체적인  결론을 이끌

 어내는  것은  내용이  본래  효◎똔이지도 , 않으려니와 류빨툰이지도

 않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 따른다  이것은  찬출초볶토◎의 찹갼

.  옷 란과  ◎걀◎츄간의  차이에  기인하는 . 것이다 9o)  더묵미 It랸의

A  찐뗘똘메  접해서는  모든  관찰자가  정보의  빈약에 , 더하여  그 사

8?') , 한석봉  조선딘주주의  공화국  국가사회 ( ,1984) 제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86쪽
A . ◎르 15 , 곯 곯놋 8쪽35:fr .'It  률뻘 랄채◎에  관한 " 촐◎ , It  ◎의  ◎과 . 걀뿌꿇 241똑

88)  ◎늘◎췄 1991 9 6

89) . 출욜프 "It L  료 볶의  ◎쪼과 ' ◎쿤 ,  똔편◎밖표볶올 fnf  옴 ㄹ춘  ◎◎의 팥듭뿔
 과 (If .1990). 찼슬◎갈 ◎찬 544-545똑

90) Ttff. ◎ ?fT H ( ☞쟌 촌 f( ) .6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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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인의  곤란을  토로하고 .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실태를 살펴

 보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t  』 ◎의  갼◎나  레◎등  확인된  내용과 그

 들미  기가입하고  있는 J4 ff  떱◎ 씰볕 을  대비시켜  보기로 . 한다

(1) A  규약과의  비 교

 위반법규  및 제도합치규겅A규약곤정

 사회적  지급분륵에  의한 f:끼급 포의5 3 남너굄등 5 헌법 5)  모든 긍츤의

도든 면케 즌재로  생활과 안전의폄퐁

 서 불평둥초래§ 51 남너굉증

§ 형법 152  춘장  멕달  비법 패용좌

5 헌법 27~29 § 쳔덥 108 노동낭비죄5 5,7.8 노퐁쯔건

§ 등 91 ,  모작품 불함격품 생산죄

5 동 197  의무적 노동

 임시인민의뭔회법안 57 5 제 호 52

직업 금단뽕룩의 처파없디

 변경 금지

5 ? 사회브잠 § 헌법 f8 특가사회브치  의직추 Hf  식랑 금의 감축

) 974.4. 「른로자」5 헌법 53  결혼촤 가정5 )0  가즉의 보호

"  혁덤의  투◎물  떠나서 개인적미나 케  더한 국

 가즉적인  햄복물  생각할  수 '먼다 가의 보호

5 7 1 샘활슨쭌의 12  등급의  성룬분류케  따라 배금제

확브

§ 12 건팜전 § 헌법 48 무상치료  의료써비스의  질미  환자의 사회적

(  신분 린찰권의 )  색차이 에 0:차

§ 13, l4 교윽권 § 헌법 40~43  정치  계급적지위와  섬에 B;  라 자무

§ ij 둔화적권리  헌법』 49'f;  나는  전근를 '위하여5 천덥 3s~3i,30

 몌슬락품의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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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f)B  규약과의 비교

8규약규점 합치규정  위반법규  및 제도

5 e 샘면권  형법상 47  가지 사형규정

끙개처혐

9 ?  고문  및 인체 § 형법 147  비법적 방법  말리  라메다의 증먼

 실험의 금지  의 진술감묘금재  푸메볼로호  로미드  파커함장의 fi증
i5 

8  노몌 몌속 A S 규약 5,7.0참조

§ 9  신체의 자뮤 § 떰소법 9 불법구속 . 구금소 , 갬생뭔 ,강제노돔수욤소

, 부담재판 사건과잠 . 청소년교화뭔 .최대보안교도소

'날조죄 . 격리수용소 묘망소

§ tO  수감자 처무  빈익한 , 식사  부적합한 생활환겸

 불충분한 , 의복  가혹한 작업환경

§ 12  거주 미전 § 혐법 229  거주시  끙민즘 입시

 출입국의 자뮤  중명서 (  요구 분실시 )처벌

§ 험법 230 비법국경출입죄

57  밉시인민위뭔회조례 호 § 55 여한

 시  사회안전부의  숙박허가가 필묘

5 동 59  뮤숙즘명서의 제출

5 13 외극인추밥

 당미  형사재판전반을 통제§ 14  공점한 재판

§ 혐소 94  몌심의 2  개뭘내 폼결

§ 험법 147 부당재판죄

§ 렴법 03 민족반역죄§ 15 소급처벌금재

 신법메서  종전보다  중하게 혐몰

 중하게  개정시 신법적용

5 iS 인격권

§ 헌법 54  인신 주택의 5 , 호담당뭔 . 서신검열 톰신도청§ 17  사생활 면예

, 불가침  서신의 비밑  해외여햄시의  집 단햄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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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국제법의 적용가능성

1956  년  이후  소련  국제법은  일반  국제법의  범주내에서 발전시키

 겠다는 , 주장과  그와  반대로  사회주의적  국제법을  우선시키고 일

 반 _  국제법을  부정하는  주장으로  양분되어 . 있었다  그러던  것이 근

 자에는  모히려  전자의  견해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 있다 91)

 그  대표적  존재인 G.1. Tunkin  은  인권문제를  접함에  있어 인권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 아니라  인권의  문제를  자국의 국내문제

91) fT. 눌꿀 "  찮습초괄르펀◎의 Of ' 힐◎ ◎ . =t . 르◎◎랄즌 ◎  제14  집 (1955) .14록

5 형 258  졸교단체메서의 햄전램위죄5 18  사상 잉심 § 헌법 54  신앙의 자유

S 19  표현의 자뮤 5 헌법 53  먼론 출판 § 헌법 7) 국가비밀준수

 집회  결사 시위의 § 험법 50 반동선전선동죄

§ 동 122  출판 인쇄법규위반죄자뮤

반포죄§ 동 111 부르죠아문화 뮤밉

§ 20 선전금지

 집회의  의무적 참가§ 21  집회의 자뮤 § 헌법 53

 형덥 5 S 1국가주권전복믐해죄§ 22  결사의 자뮤 § 헌법 53

9 헝법 118  집단적 소동죄

A § 규약 10 참조5 23  가정  및 결흔

 출신  계급적  배겸에  따라 보호와§ 24  어린미 궐리

 얌육의 질미 결정

§ 25 공무참며 S 헌법 52 공묵담밉권 350  여명의  당뭔이 550  개요직 과점

 투표뮬 100%, 전원찬성

§ 25 법앞의 폄등 계급제드

 및 차별금지  범인의  처벌조차 0!1 게급부류 좌무

§ 27 소수자보호  북솜교포  및  일본인처떼  대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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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간주하고 . 있다  그리하여  인권의  국제적  보초는 1  차적으로 국

 제적  수단에  의하여  명향을 , 받으나  그것은  단순히  인권물 확보하
 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 것이다 92)  특히  소련에  있어 고르바효

 프등장이  후 (glas 글라스노스트 nost)  와 (p 페레스트로이카 eres-
troika)  의  결과로  많은  변화를 , 맞이하였고  특히  국제법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괄목할  만한  것으로  평가되고 . 있다  그  중 인권분
 야의  변화는  특히  주목할  만한 . 것이다  지난 1958  년 12  월 고르바

 쵸프는  국제연합총회  연설에서 "  모든  국가는  쓱종  인권협정에 관
 한  법적  해석  및  적용에  있어  국제사법법뭔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

" 다  고 , 하였고 1959  년 3  월 8  일  셰바르드나제  당시  소련 외상은
 케야르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동안  소련이  각종 인권협약

 메  대한  유보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히고 . 있다 93)  이와  같이 인권에
 관한  국제사법법원의  권위인정은  인권의  개념에  대한  소련측의 변

 화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 없다  뿐만 아

 니라 1991  년  여릅  소련사회의  근본적 , 변화후 1991  년 9  월 5  일 소

 련인민대표회의는 "  모든  사람은  자유롬게  국내에서  이주할  수 있

, 으며  제한먼이  주거지역을  스스로  정할  수 " 있다  는  내용둥 31항

 목으로  된 Jl.  「 ◎과  ◎촐에  관한  즈◎」  을 . 채택하였다 94)  이에 더

 하여  고르바쵸프  소련대통령은 1991  년 9  월 10  일  개막된 유럽춘빨

(CSCE)  츱온출곯 개막연설을 , 통하여 "  소련의  개혁작업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 것  이라고 , 밝히고 "  새로운 소

 련은  앞므로  유럽안보협력회의가  이전메  채택한  인권기준을 존중

 할 " 것  이라고  말하고 - 있다 95)  이러한  견해의  표명은  그간 나타난

 소련사회의  내부적  변화와 , 맞물려  점진적으로 일반국제법상의

92) G, 1, Tunkin. faeer!  』 cf Jn ternatj'oHaJ ta w (Harvard trniver$ity
Press,1974) , p.82

93)  ◎촛◎ .1989.3.9.번
94) B .1991.9.6.랜눈 ◎
95107, B 뚫 ,1991.9.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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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논의에  완전히  다가서진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  이 . 다 9")
 반면에  중국의  상황을 , 보면  소련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 있다  첫래  국제법에  대한접근에서의 . 자세이다  중국의 국제법태

 도는  국가이익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  국제법을 . 사용한다 그

 태도는 , 계획적이고  선택적인 . 것이다 97)  인권문제에  있어 그러한
 태도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티벳문제를  들  수 . 있다 중

 국은  국제연합에서  티벳문제를  다룰  때  이는  자국의 국내문제라고

 강하게  반대한 , 반면  이와는  정  반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사태에서

 는  다른  회원국과  동일한  보조를  취한  바 . 있다  둘째  중국은 외국

 의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인권문제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축소

 하려 . 해왔다 9s)  예컨대 1991  년 9  뭘 3  일  존  메이저  명국총리의 인
 권문제  거론에 , 대하여  중국외교부대변인은 "  중국인들의 인권을

 유린한  것은  오히려 " 서구인들  이라고  응수했음을  밝히고 . 있다 9?)
 이러한  태도는  또  다른  먼명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 있다 "A볶

 ◎런은  두  강대국이  서로  진를을  던지면서  꾸미는 fff at 봄 fei태에

 지나지 " 않는다  는  것이  바로 . 그것이다 too)  그들은 자국인권문제에

 대한  외부의  문제제기에  내정간섭이라는  표현으로  방어하는 ,한편

A  랸과  촌토로뤘에  대한  떠촌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적극적으

 로나서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 밌다  특히  중국은  세계의 인

 권촉진과 , 인종차별 , 제국주의 , 식민주의  패권주의간의 연계를

96)  민주화이전의  소쳔인권상황은  서방룩가에  비하던 , 뒤떨어지나 엘살바도르나
 과테말라보단는  상대적으로  나은  것으로  평가되머 . 왔다 Ed., J.Dennelly

& R.E. Holl·ard. Jnternatioraj ffafdcoot of ruman figf tf
(Greenluood Press.1987) , p.409

97)Shao-Chuan Leng. "Human Rights in Chinese Political
Cultur " ☞ , in The ffof·aJ fmperatj't-ef of ffumar figf tf
( FniL·ersit? ㄴ Pres$ ef .Lmerica, 1950). ed.. Kenneth W. Thompson.
p.95

95) fSJ'f.
99)  ◎르쏘  크 .1991.9. 쏜 .월
IDO) -.Lbsurd Champion ef'Human Ri h 르 t3'- . Pe Jf  ◎ 즈 frl'irll'. 11

ftr;It· h 「 1!B77. . 딛 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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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렷기  하고 . 있다 iol)  이와  같이  민권에  대한  중국의  접근법은 매

 우 , 선택쩍이었고  때로는 , 모호하며  회피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

 를  취하여 . 왔다

 북한의  경우도  중국측  입장과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이고 . 있다

 그들은  국제법을  대함에  있어  하나의  체졔로  인정하지 '않고 그중

 개개의  법규를  선택적으로  수락하고 , 있으며  국제법을 국가목표에

 종속시키고  국가목표의  실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

. 다 lo2)  국제법의  해석과  적용에 ,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기

 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의  교시를  기준으로  삼고 . 있다 103)

 북한의  인권에  대한  특징은  대략 3  가지로  나누어  볼  수 . 있다

 첫째  인권조막에  대하여 .411 ft. 「쁘◎」ㄴ 뽄 (A,B )  규약 메는 가입

, 하였으나  「모든  형태의 A  쏜볶째볼떤메  관한 fef!11 므춘 「의료

H4f  끌롬 뇨  및  ◎쁠에  관한 fef!11 It'  「 딴에  대한  모든  형태의 볶째

 똔◎에  관한 feffj  「갼뼈  및  겻◎하고 ff eB  ◎뗘 이며 J4치 ◎◎인

 ◎잖  또는  ◎룬의 fef'11 짰뇨  등은  가입하지  않고 . 있다 104)  둘째 인
 권의  개념에  대한  태도는  일반국제법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것이

. 다  북한에서  간행된  국제법  교재를  보면 "  현대국제법은 사람의

 자주성을  충호하는  것을  중요한  규제대상의  하나로  삼고 " 있다 고

101) See. U . 리 Doc. A/C.3/31/SR. S8, p.7
102) , 쵸벌◎ "  ◎딸걀에  대한 It  쨌의 " 탈◎ . - ,51-52르초똔 ◎ 쪽
1031 4  북한헌법제 조는 "  조선민주주의  인민곰화국은‥‥‥조선노동담의 주체사상

 올  자기를동의  지침으로 . 삼는다 "  고  하고 . 있고  조선노동당규약  전문은 "조선
 노동당은  위대한  김밀섬동지의 .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

' 는다  고  되어 . 밌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헌법의  상위에  노동담의  켤정이 있
 고  노동당은  김일성의  교시에  젼대  복종하도록  되어 . 밌다  북한형법의 (실상 북

.1990) 한면구소 ,25 ; 목  그들 ( , 국제법교재 현대국제법연구  김영철  서뭔철 ,저 과학
_ ,1988)  백과사전종합출관사 좌  기술방법도  김일성의  교시룬  첫머리에 . 달고 다음에

 는  그  말에  부합되는  김일성의  행적을 , 부연하여  국제법내웅을  김일성의  말과 행
,  적메  맞도록  각색하고 . 밌다

ID  쓴  송철복외  멱 .  묵한의  인권 (  고려 .1990) 뭔 ,66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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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 있다 lutl  이  표현만물 , 보면  북한은  국제법상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보편적인  내용대로  받아  들이는  것처럼 . 보인다  그러나 여

 기에서  말하는 ' ' 자주성  이란  표현은  주체사상을  토대로  한 공산

 주웠적 , 개념이지  일반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것은  공산주의투쟁의  정당화를  위하며  자주성문제를 끌머들이고

 있는  설명메서  여실히  드러나고 . 있다 1061  인권의  내욧으로서는 F

 사람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현대국제법의  규범들」  이란 제하

 에 , 국적문제  인종적  종교적  차별의 , 금지  조국래왕의 , 자유 뫼국

 민의  법적 , 지위 , 비호권  집단적  살해죄의 , 처벌  노예제의 ,철폐

 고문의 , 금지  남녀평둥둥을  언급하고 . 있다  이러한  내용도 찼◎초

 볶◎츤을  교묘히  출올시킨  서술형태로  전개시켜  나가고 , 있고 특

 정국가의  개별사항을  비판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하고 . 있다 ?oi) 실

 례로  세계인권선언은  자본주의국가와  식민지인민들의  투쟁의 결과

 라고 , 주장하고  세계인권선언은 , 인종주의  파시즘  및 소수민족들

 의  자결권에  기초한  권리가  규정되머  있지  않은  심중한  결함을 가

 지고  있다고  하고 . 있다 loel  또한  끝문장에서는  사람의  자주성을 몽

 호하기  위한  국제법규범들은  자주성의  시대인  우리  시대에 와서제

 국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하나하나  규제되어  가고 있다

 고  부연하고 . 있다 lo9)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 인권문제를

 전반적으로  언급하지  많고 , 친으며  특정의  문제마저  자신의 이익

 에  맞도록  윤색하는  독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 점미다 뿐만

 아니라  인권문제를  계급투쟁의  수단으로 , 이용하고  공산주의의 합

 리화도구로 , 삼는  아전인수식의  해석을  하고 . 있다  세째 외부로부

 터의  인권언급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 있다 1990  년 2  월 1일

 미국  국무분의  인권보고서에 , 대하여 "  파렴치한  내정간섭이며 오

lost  김영철 . 서원철저 . 현대국제법연구 86복
106) ?a . 노 쥬 B6~ 87복
107) _tfS; . 촌 79. Si.56,88.59목
108) _t÷155 , 찮 07 쪽
10  ◎ fa . 노 착 90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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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불손한 " 수작 , "  미국은  초보적  인권도  보장안된 7  백만명의 실

 멉자가  거리를  방황하는 " 인권유린왕국  이라고  비난하고 . 있다 llof

 이는  인권문제를  국내문제로  보려는 , 태도이며  따라서  인권의 존

 재를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고  있음물  나타내는 . 표현이다

 이롸  같이  북한은  국짜인권법을  선택적으로 , 수용하며 3나마도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인권개념을  왜곡하고 . 있다 111)  이에 더

 하여  내부적  문제는 , 은폐하면서  타국의  문제점은  확대  흑은 변형

 시켜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 있다  이렇게 , 본다면  북한이 국제인

 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적절한  뽀뿐갼또  뽄뽈가 있어

 야 , 마땅하나  국제법자체의  내재적  한계로  말미암아  실질적 제재

 에는  난관이  예상되는 .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접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  고려하여 야  할 사

 항은  남북한  문제는  어떠한  다른  예에서도  찾아  볼  수  먼는 뚜렷

 한  특짐을  갖고  있다는 .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의  정확한 이

 해와  극복을  통하여야만  옳바르고  가능찬  방안이  도출될  수 . 있다

 그  내용으로서  첫째  남북한간에는  완성된  국제문서가 , 멀으며 참

 고할만  한  턴◎쌀 H  트딸 ◎빨뽀인  선례가 . 드물다  둘째 HeHB◎ 인

 것인  동시에 et  관짤 인  규모의  것이 , 대부분이므로 nu  ◎볼 ◎인 동

3.  북한의  인권보장물  위한 방안

110) ,1991.2.12.로동신문
111)  찰출초볶국가에서의  ◎썰은  공민의  권리로서  복적메  결부된  사회주의적 인격

(Seaialiatische 권 Fersonlichkeitsrecht  끗을 . 의미하는데  그 특성으로는
 ①국가내적인  권리로만 . 취급되고  ②사회의 , 구섬뭔  즉  펀체로  의미되는 집단

 므로서의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에  의하여  전적으로  인정된  인간이라고 하는
 국가내의  공민이 . 향유하고  ③국가권력과  평행하는  권리와 . 의무미고 ④유뮬론

 에  밉각한  물질걱  수단에  의하며 . 확림되고  ⑤국가와  헌법이전의  권리가 아니
 고  ⑤집단주의와  전체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⑦노동의  권리가  그 핵심이

. 되며  ⑧특히  자뮤권같은  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한  것은  장식적이므로 현실적
 실제퍽으로  보강될  수 . 멈다 .'ft  ◎래출 ◎의 B  찬슬초볶 팎에  관한 Hf%'.긁

. ◎◎볶  제 11  핍 (1950) .399 ~400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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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  로를또인  관계에 , 있고  따라서  국제기관의  관여가  짙게 나

. 타난다  세째 eB  팝 인  것과 n  ◎툰인  것의  혼돈이 . 심하다  네째 Bf
 ◎의  쁨씬찔이  룰◎또인 ·  썬껴 냘을  지러고 .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룸에  있퍼  현학적인 .  」ㄴ 촐초욜로만  접근할 ,수없으◎
fT  ◎같◎ 노의  쫀◎초볶나 fin  뽀인 , 쫀◎초◎ 01·  』뽀인 ◎팰초촌

 는  더더욱  문제를  어렵게 . 한다  이러한  문제점  모두를  수렴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 국제법이다

 북한은  이미  지난 1981  년에  국제인권규약에 . 가입하였다 국제인

 권규약은  국제사회에서의  보편적  적용을  기대하고 . 있다 이것은

 국제연합에서  규약채택시  만장밀치였다는  것에서도  당연한 결론이
. 다  규약의 "  모든 (All 인간은 human beings)" , "  모든 사람

(Everyone)" 은 , " (No 누구도 ode)"  라는  표현에서도 그러하
. 다  그러나  이것은  작금의  국제법과  국제정치학이  국가중심의 본

 성을  가지는  것을  고려  한 , 것으로  인권규정은  시민과  그 정부간의

 관계를  규뮬한다는 B  『 ◎된  ◎◎가 . 있다 112)  이러한 국가중심주의는

 국제민권제도의  이챙이나  강제를  위한  ◎◎뽀 31  『 ◎가  없음을 나타

. 낸다 113)  즉 AfTl  ◎료의 fi  떰 은  국제적  행등이 , 아니라  ◎◎의 ◎

 볼에  크게 . ◎존한다 114)  국제인권규약의  실시조치도  당사국에 의한

 규약실시상황의 , 보고나  체약당사국간  소청제도  및  규약위반국 개

 인에  의한  소청제도와  같이 fa  롤 뽀인  ◎싻만물  동원하고 . 있다 북

 한이  국제연합  인권위원회메  보고서를  제출한  내용은  이미 밝혀진

 국제적  단체들의  평가와는  완전히  동떨머진 . 것이다 아시아워치와

 미네소타변호사  민권위뭔회에서  「북한의  인권」  을  간행하기 전에

 북한측  논평을 , 요청하자  그  회답에서  자신들의  체제는 인간의

112) R.J. Vincent , rumaf figftf arf fftef'Ha tJ'onaj frJatioHr

Human Ri hts:A 르 Re ime즈
Analysis" ffterfatiefaj Drrarif,BrJ'rH. L'ol.40 (1986). pp.642

114)J. onnelly 쵸 & R.E Holi~·at·d. ".Lssessing Human Ri.ght3
Performarlce:A Theot·t:tic:11 Fl·iltfit:It·of'li" . rum:Iri
etjtlrfff·J.t- L~'01, 10 (19ff) .1). 크◎◎

fi  르」 tf

rcambridge. 1986) . pp. 150~ li2
113) Jack Dennell?.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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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추성과  존엄성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며  사회의  모든  밀이 인
 간에게  봉사하는  가장  앞서가는 , 제도이므로  인권침해란 일어나

 지도 , 않으며  생각할  수도  멈다고 ' . 밝히고 있다 115)  이것은 자신의
 법규정이나  제도에  의한  인권침해사실을  습관적으로  부정하는 것

 이상의  아무  것도 ! 아니다  또한  그들은 B  규막의 , 선택조항이나 B
 규막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있지 ,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문제

 의  제기는  법적으로도 . 불가능하다  이러한  규약  자체의 제약요인
 물  해소차고주  국제연합에서는  여러해동안 .  토◎」ㄴ 』◎◎◎을설립하

 자는  제안이  의제로 , 상정되었으락  회원국  대부분이  반대하여 실
 패한  바 . 있다  심지어  더욱  조심스럼게  접근하여  회원국의 개인으

 로부터  접수된  청원이나  톰보를  감독하는 353·9·Jl.43트◎ ◎롤쏜쏜
 ◎을  두자는  제안도  성공물  거두지 . 못하였다 ll6)  결국 북한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북한주민에 의한
ef 흐토 A  찔출긱의  고양과  인권신장을  위한  ◎쏜뽀  ◎온에 . 있다

 그  구체적  방안은  북틀주민의  볶천』놀쌀의 t  ㄹ 봄과 It  ◎찬출의 ft◎

 일  것이다  노동조건의  개선은  가흑한  노동조건과  자유시간의 박
 탈메서  생기는  무기력증을  제거함으로써  인권의식을  싹의울  수 있

 을 , 것이며  뫼부세계와의  잦은  접촉은  인권의식을 고양함으로써
 북한주민  스스로  먹압과  통제의  사슬을  끊도록  차는  가장 효과적

 인  방법이  될 .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제노동기구에의  가입등을 유
, 도하고  남북간 , 상호교류  특히  경제  사회  문화분야의  교류를 활

 발히  추진하는  것이 . 바람직하다  이에  병행하여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국제연합의  가입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여러  변화를 효

 과적으로 ,  활용하여 국제사회가  자연스럽게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
 굄을  갖도록  흐름을  잡아가는 . 것이다  그  외에 헬싱키의정서에
 의해  유럽국가들이  이용하고  있는  비정형적 , 방법이나 아프리카인

1 t j)  총련확외  역 . 북한의
lIfIT.(). Eli;If. tip. if'f..fufr·  그 fotr 76.pp. t63~164

. 인권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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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헌장강의  우호적  해결방법도  보탬이  될  수  있을 . 것이다 다만

 유웠할  것은  이미  살펀  바처럼  남북간에는  대결의  유사형이 전면

 적  연속성을  띄고  있는 , 형편이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한인뭔

 문제를  제기하거나  인권침해의  구제를  제창하는 , 것은  그들로 하

 여금  더묵  빗장을  굳게  하거나  대결상팡을 , 심화시킴으로써 문제

 를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 점이다  까닭에  힘의  우위를 앞세

 운  구갼의  실행은  더욱 . 곤란하다

 이미  말한  방법들이  너무  소극적인 , 것이며  긴  시간을 필묘로

 하는  것인지도 .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국제법상  인권의 특

 성에  비추어  가장  자연스러운 , 방법이며  나아가  부작용의 돌출먼

 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접근법일 . 것이다

v .  맺는  글 ·

 북한의  인권실태는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는 . 없언도  이미 밝혀

 진  사실과  객관적  관찰자들의  평가를  통하여  볼 , 때  극도로 열악

 한  상황임은  명확한  사실이다  혹자는  그  배경으로서  북한은 그

 의  역사에서  아예  인권개념이  존재할  수  없었음을 . 내세운다 인권

 이라고  하는  것이  서구사회의 . 산물이어서  군주제도하의 유교사상

 과 , 일론제국주의  그리고  공산주의가  연속된  북한메서  인권의 존

 재는  생각해  볼  수조차  없다는 . 것이다 lIT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착오가 . 밌다  왜냐 , 하면  우리 민족은

 고대로부터  사람을  중히  여기는  사상물  간직하고 , 있으며 개국초

 부터 T! .  죠」ㄴ 뗘  혹은 , It  ◎관뿌 라는  사상이 . 정착되었다  즉  널리 인

 간온  이롭게  하고  세상물  도리로써  교화한다는 , 사상이다  이 사상

1171  북란의  인권 53~6c ; 록 00 . ◎◎ ◎ '  초ㄹ◎초◎ T  에선의 4  ◎의 10,flf- . It
 톤찰글의 4fRf  ☞』◎9 aeT .19fg) 쵸 ☞뽀 . j ~ 6복

1 IS) . 똘죠띤 .  톤텨◎ 턴빈  올 (  서  울대 . 학교출판부 133  존 If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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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오늘날까지  우리  민족정신의  구심점이  되어 . 왔다 1'ef  딴만 아

 터라  유교사회는  ◎볼◎늑라는 eB 블글  찰즐찰◎메서  근본을 찾는

, 것으로  이  도덕질서는 A'  ◎에 B  굴 하는 . 것이다  곧  유교는 ·◎ 딸

 을 T'  딴으로  보는 . 것이다  결국  유교는  인간몰  중시하는 교육체계

 인 . 것이다  따라서  북한제  인권의  개념이  끼어들  역사적 경험이

 멈다는  것은  잘못된  분석인 . 것이다  그렇게  된  것은  북한 당국의

 주민에  대한  억압과  통제가  이러한  민족의식과  교육체계를 전도시

 킨  것에  지나지 . 알는다  따라서  전도된  가치체계의  복구가 북한인

 권문제의  직접적  해결방법이  되는 .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민권의  역사는  국가자의로부터의  자유의 역

. 사이다  북한의  인권둔제에 , 상도해서도  북한당국의  전단적 행위

 로부터  주민의  자뮤를  회복하는  것이  요체간 . 된다  그러나 여태까

 지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태도는  쇄국정책  몫지않는  폐쇄성을 띄고

 있다는 , 점이며 3  로  인한  결과  외부로의  직접적  자극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다는 . 것이다  외부적인  힘에  의해  북한  당국의 반

 인권적적  태도가  바찐다 , 해도  완전한  인권의  회복  구제는 결국

 주민  스스로의  인권의식의  분출에서만 . 가능하다  따라서 국제법의

 현실적  한끼내에서  주어진  여건몰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 것이다  그  방법은  바로  북한의  개방화에 . 있다 국제연합이나

 국제노동기구둥에의  가입을 , 촉발시키고  우리의  전향적인 교류의

 지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 유도함으로써  무리없이 그들을

 국제사회에 , 개방시키고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자유의 가치

 를  인식시키는 . 것이다  곧  북찬사회의  개방을  통하며  그  주민 스

 스로가  자유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그들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도

 록  도와야 . 한다  이것은  인권투쟁의  멱사에서 , 보았듯  빼앗긴 인

 권을  되찾는  가장  합리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이  꿜 .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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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놋  및 3 fi째롤 곯 쵸의

·:fitfi  을 -곤◎으로

<  묘  약  문 >

( )권오걸 경북대

1.  서 언

ft  튜의  」ㄴ쩐에  대찬  연◎는  매우 f9 6!  ◎ 」민  촐따를  지니고  있는 . 짜업이다

· 또칙  짢은  길근의  다앙싶도  밌다괴 . 본다

 싻뇨  ◎쫀의  ◎팔애 . ALI  잇 이 토  순쑤한 %T  락 긴을  ◎한 , ◎콘  왑룰들의 꽐꿀을

 통한 fli·, ◎ flU  삔 의  할◎를 fl- 통 ff ◎  등의  방텝이  있을  수 -.있디

 그러나  된  연구애서는  주초  북한의 fH  찰  및  꿰꼰갈  ◎◎과 It  ◎ 딸촐들의

 길해글  기초초 . 했다

 달 f#  』촌는  단순히 =It  출의 J4  ◎을  폭헐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

 패제와  길끽을  폰궁하는 #··1 가운데 J4 aa·1"i÷  ◎굴 애  띠추미꺼 t  」 ◎  』태롤쌉의 네

 용을  살괴보고  흐  개선의  방쟐을  제시하고자 .한나

2.  북판형법의 김토

. 가  북한헝냅좌 제정

fH '  뉴 ◎채 ◎  또는  펴◎뛔◎이라고토  불리미지는  북한힝뎁은 1950. 3. 3 북한

 피고인민회의  제 5  파 ,  회의에」 』 " ':?T·  조겉민주구의인 화국  힝뎁채택에 "관하미

 라는  떵칭으로 . 채텍되띤나  이뎀은  모두 2  건 23  장 301  개의  조문으철 구성되

ft  틀의 A  쩐◎똔에  관한 ifef÷13):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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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있으며 1950. 4. 1  부터  북한전역애서  시행되어 1974. 12. 19  북한 최고인민

 회의  상설회의에서  새로운  힝띱이  채택되미 1975. 2.1  부터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 유지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법을  구형법으로 . 부른다

. 나  북한형법의 개정

 북한은 1972. 12. 27  최고인민회의에서  찮출초촌  렸◎을 . 채택하였다 띠는

1948  년의  인민민주주의헌법을 24  년만에  개정한 . 것이다

 이에  따라서  사회주의헌법  제정의  틴◎을  더욱 ft  쥬릴 하고  찮출초볶의 ◎

 초◎째를 , 앞당기며  김일성  주체사상을  더옥  공고히  하기위해 1914  년에 1950

 년의  형법을  전면개정하띠  시러하고 . 있다

. 다  북한형법의  ◎◎과 ◎쏜

1)  북한에  있어서  꿰팥의 욜볶

 북한에서는 '  째찰은  삔력와의  팔굻떠쏠을  르또으로  해서  료촌가 래츳하는

fB  료와  째키을  규정하고  있는  팔롤료의 '  쐈빱 라고  정의하고 . 있다

2)  채팔의 ff꼰

#·1  북한형법매 는  채팔의  임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물 보위하고

TD  왔 료 n  ◎의 90  똔과 ft  톤을 , 옹호관철해서  모든  댑죄적  침해로  부터 노동

, 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획득물을 , 지키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샘명재산을 , 보호하며  국가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제도와 질서를

, 새워  전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역사적  위업에  기여하는 데에있다

(  북한  형번 4 )  재 조 라고 if . 정한다

. 라  북한형떱상의  범죄촌의 특색

 북한힝법에서는 · 우리외  같은  범죄론의 3  단계원칙 , 즉  범좌란  구성요건에 해

, 당하고  위법싱과  칙임성을  구비한  행위라는  잎반적  댑죄  성립이론  대신에 형

 댑이  구체저인  범죄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객관적  및  주관적인  표정들의 총체

 라고  하는  범죄성져조건의  해당여부에  따라서 . 결정한다

. 마  행위의 개녑

 북한형법에서는  행위는  댄죄자좌  당에  대한 ,  톰◎을  파악할  수  있으며 ,적

 아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고있다

. 바  사회적 위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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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죄구성요긴과  행위의  사회적  위험싱은  상호  불가분적으포 . 팥련푀어있다

 행위의  사회적  위힘성이  민는  촛에  댐죄구싶요긴도 . ◎다

. 사 죄
 픽북한형범상의

 죄칙은  우기의  ◎일성에 fi)  해당 나  죄채의  네용은 심리적이기

, 나 1;  규 』적인  헛보다는 -t.  히퍼 f·1  정피 개넘으로  파악하고 . 있다

. 아  위험싱의 배제사유

 ◎한형댑깡의  위험실배재사유는  정당방위와 , 긴급괴난이텨  우리의 경우처림

 ◎싱요건에는  해당  되나  위텝섣이  조자되는  것이 , 아니라  위헐싶이  없는 햅위

 는 f·1  음부터  구성요건애  해당하지  않근 . 것이다

. 자 fluff# fl누

 댐죄의  메비와  미누토  기누와  풍일하페 처찔한다

 우리좌  겋우와  달리 T:!  측 지  주관주의적  인장에  서있다고  릴  누 . 있다

,  차 뉴 f8

, 교사짜  방조자애 tTTf':-  헝껄은  그  빈죄에 fH 가담  정도와  행위의  사회적 위

 험성  정도에  따가  정범자의  형띨과  같은  빔위네에서  ◎럴적으로 . 걸정한다

. 가  헝  씰 곤

 뚝한형번상의  헝릴의  종류는 , ◎째 i , ◎ 쏜 ftafD, 룐 , ◎뽈낄긴퓨 94·◎◎◎

 ◎ 5  종이 . 있다

. 타  반쳐  령  범 죄

rTi  ◎◎ ·fB  료근 '  처출노◎르 글의  쌔◎에서  일반짙으푀  인정되는 범죄유헝이

 지만  다◎  사회주의  국가와는  다른  독특한  내용물  가지괴 . 있다

. 파 - f8,j:쁠 」

·1 북찰헝떱에」  일딴씸피란 '  반혁텅  목적이  언이  개인  이기주의를  비롯한 자

 은  사상잔재천뚜터  국파사회질서를  뚠랄시키며  국가  찢  사회처통판체의 재산

 블  약퓌하며  농민치  생멍재산을  침해하는  뎀푀햄위즐 . 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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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  형사소송법의 김토

. 가  형사소송법의 촐볼

 헌띱의 ft  쥬씀 펄서의  형사소송법의 AfB at 런◎  기능의 , 강조 북한형사소송

 뎁의  제정  및 , 개정  북한  힝소법은 1950  년 3  월 3  일애 , 제정되먼으혀  과 후

1972  년의  힌법개정에  따라서 1976. 1, 10  에  전분 25  장 281  조로 . 개정되었다

 붙한헝소법  탄핵꾸의적 , 구조  직권주의적 , 구조  재판좌  비공개  원칙의 폭털

 은 , 인정 Due Process of Lawfl.  칙의  소극적 인점

. 나 수사절차

 재판소가  수사기관의  역할을  하는  겋우도 (  있다 당사자  주의의 )무시

. 다  공판준비 전차

 법글에  소양이  없는  린딴인이  재봔에  참여하쓴  인민참심원제도의 인정

, 라 ◎판절차

, 피소자  검사  이외에도 , 피해자 A ◎골◎톰  및  그 , 대리인  피소자의 법정대

 리인과  떤호인을  모두  소송의  당사자로 됩

, 마  상소제 도

2  심  제  의  원칙  이 . 다

4.  결 론

 꾹찬형댑  빛  형소범은  근대  형사법의  기본원칙들 , 죄형범정주의 유추제도의

, 력인  재판띄  릉개주의  둠을  부시한  부분이  존재하고 . 있다

 물론  이것은  그들스스로에  있어서는 '  계급독재의 '  무기 로서의  기능을 위한

 것이지만  인간의  보편적  즌밈성에  입각해본다면  인권침해적  요소임에 틀림이

 얹다고 .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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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Aff  이란 A f·1  뼈으로 의  껄째플 . 뿟한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언히  가지게 되

 는  생리적이고 li 6f  날 인 TIJ  껄 를 , 늣하띠  이는 AfrB  의 03' #·1 류 탈메  나온 것이뎌

 그 ·  퓨◎ 딸을  』위◎받을  껄째가 J4  꺾이라고  할  구 . 있다 1) f)

 처출초볶뽀촌에서의  인핀은  ◎로의  번째로서  목적에  걸◎된  사회주의적 인

(sosialistische 격권 Pe.sonlickeitsrechte)  을 '), 뜻하며  북한에서의  인권  또한 이

 에  바탕을  투고  있다고  달  수 . 있다

 북한의 AfH  에  대한 H  ◎는  배우 f9·9·ef  인  뇰따를  지니고  있는 ,팍멉이며

 또  다양한  접관의  방법이  있다고 . 력다

ef 잗  뚫죤의  방랩에  있어서도  눈수한 %T  싹 펀을  통한 ff, 규  딸욜들의 딸불을

 통한 fr , ◎  꿴쓴」의  향◎를  톱한  온◎둥이  있을  수 . 있다

 크러나  ◎  연◎에서는  주로  겪한의  째팔  찢 Tf  채롤죠 찰의  ◎』과  뿍한 발

 욜들의  겉해출  기초로 . 했다

 ◎  연구는  단순히 It  톤의 A  쩐을  발히는  데애  있는  펏이  아니라  상호의 쁜

 래와  렷를을  존줌하는  가운데서 AF ·  쳐◎◎ 딴에  비후어서 Itf  료  째◎팔의 네용

 을  살펴보고  그  개선의  깡향을  재시하고자 . 한다

1) , 추온된 3.1· 팍◎찰핏 fl , 찬찮◎ ift, 찰쵸 1990., 94 .띨
2) (Hum n 』ㄴ씬 모Right)  과 (Fundamental 갔◎필 R ht)  ◎ 은  그 . ':  ◎ 냐하는  바가 다츠다◎

 꾸장하근 af  텃 에  의하떤 fa  킬◎ ◎ f.1 국가 · 1  ◎◎꼰』 인  펄간이  보장하는  기덛걱인 권
 기를 , 늣하띠  인킨은  인간덖겅애  바탐을  둔  낑래적  흐잔씬으고 · 참정권이니 청구권

 겉  기곤걱은  ◎함되지 L  않◎ ◎◎ . 찬다 ; , 순씁쳐 i ·, , 헌 툼◎싹 낮깰◎ , ◎쫀찬 1990., 219

3) , 김영삼 '  닐한인◎의  실상라 ·', 전틸  ◎◎치 i  곪곱푤가 , ◎솥쑨찰 ·ff;ff◎편 ◎글올◎굘
f: , ㄹ촌죠옷긱 , 간◎찬 90., 교 5: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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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ft  ◎째팔의 검토

1. ft THf  ◎ 쟌의  친◎과 쌀◎

fH  왔 룰채◎  또는  힌뚤째팔이라고도  불리어지는  북찬형떱은 1950. 3. 3. 북

 한  최고인민회의 5  제 차  회의에서 "  조선민주추의인민공화국  형법채◎메 관하

"  여 라는  명칭으로 . 채택되었다 ")  이  법은  모두 2  편 23  잠 301  개의  조문으로 구

 실되미있으며 1950. 4, 1  력터  북한전역에서 , 시행되어 1974. 12. 19  북한 최고

 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새로운  형법이  채택되미 1975. 2. 1  부터 시행뭔때까지

 그  효력물 . 유지하었다  따라서  본 f·1  논문에 는  이법을  구형법으로  부르기로 한

. 다  북한힝법의  떤천과정에  대해서는  북한의  형법차자  십현상은 ( )8.15ㄱ 해방

 후  굉화적  건설시기에 f·1  있어 의 (1945. 형사인법 8-1950. 6) (.)  소위 조국

 해방전잼시기에  있어서의 (1950. 형사입띱 6-1953. 7) (T)  전후 일민경제복구

 및  사회주좌기초  건절시기에  있미서의 (1953. 힝사입법 T-)  둥 3  단계로 나누

,") 었으벼  김규숭은  정법개정을  로함하여 ( )  ㄱ ◎촐◎최짤  묘초◎◎랸뙈의 째뽈

 ◎래 ( )  ㄴ 처출초볼에로의  철볶뙈 ff  떫의  채출팔래 ( )  ㄷ 소위 nf전◎ 찼런뿔말

 뱃의  ◎랸꿰룰팔래 ( )  근 ◎존준◎  ◎◎탈뱀와 t 고찼곤  뿐◎의  채롤◎래 ( )ㅁ 소

 위  치출초볼의  춘숱◎째를  위한  째롯찰퉤  둥 5  뿐◎로  나누어  설명하고 . 있다 e)

4)  이는 1953. 9. 18  제정되어 1953. 10. 3  부터  시행된  우리헝법보다  북한형법이  약 3
 년 6  개월 '  정도  앞서 , 제정  시행되있음을  알  수 t Wf (f)- if-, 있다거 뀨◎ 쑨 볼째 팝

 쏜히  찰론솔친 123 , 제 집 1990. 10.

5) , 심헌창 ( , 조선형볍해설 평양 , 국립출판사 1957) 3-51 , 깊 먼  그러나  이는 형법개정까
 지  로함한  단계구분은 아니다

, 초초자 J4 fll 0) (aBt, ◎◎◎고초촌 ◎츄 쁘 채롤찰래 , 처출◎◎찬 1988), 19-132 ;면 한
 편  이와  같은  닉류는  북한애  있어서의  지배사상의  변화와도  부관하지  않을 . 것이다

 김일수쵸◎는  죽한힝탭을  먼저  형법전  제정  이전의 , 북한형법  형팁전 제정이후의

, ◎한형법  힝법전  개정  이후의  북한형법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형법전  제정 이전
 의  시기를  항일럭명투쟁시기와 , 반제반봉건빈주주의혁명기로  형법전  제징 이후틀

 사회주의에조의  파도피  칫시기와 , 한국전쟁시기  전후 ,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 사회주

 의 , 천면긴실기고  형법전  개정  이후를  사회추의  완전승리틀  위한  투칭시기로 세분

 하어 ; ,.'  씰멍한다 김일수 쑥한힝법 40 ' 년  북한법 40  닐과  그 , 동향  고려대학교 법학언
, 구소 1990., 150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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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국 1950. 3. 3  제정펀  북한의  구헐법은 1950. 3, 1  제정된 ,재판소추싱댑

1950. 3. 3  제점푄  헝사소송렙  둥과  한께  사회주의에펄의  과도기 f·1첫시기로

8.IS  해방후  경화적  건설시기에  게정되미진  대교적  형사입댑에 . 해당된다

 한괸 ·  북힌 헝범이  제정되기 , 이전단게  즉  』촌구죄걀  로초◎순◎봤에는 형사

 법왔의  제정을  통하여  공산혁떵의  장애가  되는  요소 , 즉 , 제국주의적 똥건쭈

 의직  사상을  제거하는  랠직 ·1  근「 천 . 했다  이때  반들어진  팔◎들을 살퍼보면

 다음과 . 같다 ") 1945. 11. 16 =It f·1 랠뚠◎간◎에 ' f·1 키◎뜬메  시행해야  릴 ◎◎

 에  관한 , 쌀  이라는  번률을  공로하띠  일달식띤지  통치하에  실시되딘  모든 법

 과  ◎정들이  효릴을 , 상실하고 Alf  펄운 AR 33  토초초볶 쳤렴퉤를 진설하기위한

 이익과  배치되는  미떤 A·1  질 와  빕포  히용되지  않음이 . 천떵되었다

 이에  따라 A afe  토 을  강화하고  흐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범규초  파파 완

 비되어 . 갔다  특히  권려기촌론을  강화하고  인딘민주주의독재채제를 담보하기위

 해  ◎춘부차발◎초초쏜◎촌에  록무하뜬 , 댈 A If 55  료 초초촌 팠실현에 록무하는

s)  떱 을 , 제정  실시하지  않으털 . 안되민다  이애  따라 1945. 11. 13 ◎팥◎율톰

4  제 호로 '  왔췌◎꺾려에  관한 flf'  과 '1945. 11. 27  에  제정  공로된 북조선사법

 국  포고 alls  호펄 'f3f  불◎  낀밟◎프에  관한 , 싸 ") 이  마련되밌고 1946. 3. 6 It

77 A  뚤뽄딴 트출털츰에서 ':ittT A  뚤뜬◎ 트뀨쵸슬◎걀◎ , 갔꿔◎ fa ff  ◎ 좌 쳔토

r~r 70  ◎에  관한 '  왔◎◎루 를  ◎쑤 5.14  애는 t nB  ◎ 핸뚤◎팥쌌 의 fJ  뛔촐됨 에 관

 한  ◎츳  을 6.20  에는 ' Tf  칸 ◎치 fa ffi  ◎ 줬볼  린 nH  ◎곳빤 의  꿰편◎쌀◎뿌에 관

41· '  팔◎ 을  제정 . 하였다

1947. 1.  피  에는 t A  」 꼰쁜표칸 보골텃출에서 'ft  ◎토의 A  료◎깥을 ◎뿜하

 는  류에  관한 '  팔규 과 , 초순 , 깥◎ , 드교 a  쓸의  ◎착에  관한  ◎◎을 제정하였

 고  동시에 'faA ffl  려◎ 진에  관한 '  팎◎ 을 , 제정하고 2.21  ◎쑤 에는 t A』 핼뿔 료

, 료죠탈 '  칸싼채착의 ', ◎숟  꿰◎팎』곤◎ ,BHff, 존 ffi , ◎뛔◎갇쌀출 7 .띤

=t  신민구주의 :':  인 공촤국 , 탠재정사 1986, 13 .련

 이  두◎글◎ ?.',· , ,  띤족 역자 악질깅간 악질팥리들을  청산하기  리해  아직  정문번이 없

 밌던  해방  직후의 T=:  조 에서  눈진히 .  굴 딘들의  힉명적  띤의식파  창의에  의해  인민 자

:·:  틀이 , 고긱  운엉힌다고  차근  교◎간졔을  ◎옷』☞한 ; , 넴령이다 김일수  앞의 , ◎ Is5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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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츄텃를◎걀 에서'  북조선의 If 찼궤  및  슨블◎에  관한 '  뽄볶 을  제정하고 1948.

11. 1  에는 'A  또◎◎춰◎에  관한 '  꼰츳 을  제정하는  둥 f·1 서둘거  많은 단편적인

 팝촐을  제정  시힝하다가 1950, 3. 1  최고인민회의에서 ' '  랸꿔◎볐◎◎ 을 제정

 하고  ◎쑤 3.3  치고인민회의 5 -  제 차회의에서 이미 1948. 3. 9  그  초안이 완성

- ff  보고되었읍 째롤◎ 쟐과  함께  이른바 '  조선민주주의  인민팡화국형법 채택에

'  관하여 라는  기다란  령칭으로  북한힝법을  제정  공포하고  ◎쑤 4.1  딕터 시행하

 재  됨으로써  그  통안  단펄쪄인  형사법렁을  통차하기에 . 이르렸다

 북한이  띠렇듯  ◎속하게  형떱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 첫째  일제의 잔재인

ill  일 의  법렁을 7·1  일 에  페지하고  선진  소련의  댑을  따온  형떱을 , 제정 시행한

 질을  강조합으로써  북한  주삔들최  차여금  그들이  완전히  해방되고  소련의 선

 진법과  같은  법제하에서  생활한다는  환상을  가지게  하려  하였을  것이라는 점

 과 , 둘째  북한헌탭이 ·  대힌 민국  헌범의 , 제정  공포보다  늦어진  것을 만죄하고

 적미도 , 헝범  힝사소송범애  관한  한  데한민국보다  앞서서  통일된  쟐찬을 제

, 정  퐁포하러는  확망이  강차게  작용하였을 . 것히다 1')

10) 1948. 9. 9 '  조선민수주의 '  인빈공화국 이라는 (Crmmunist 공산당국가 Party State)
 가  수릴될  때  까지의  북한메  있어서의  힙범기관의  처찰을  담당했던  기관이 It핼똘

(1945. ◎갹◎ 11. 19) - lt (1946. ◎◎◎◎」ㄴ토쫏려츱 2. 8) - Jt , A (1947.홰 뚠 ◎쮸려출
2. 21)  고  변해팠옳을  알  수 . 있다  여기애서  특히 It ,?, J4  꾼 』또◎ 묘◎토출는 북한에서

 의  인띤정권수릴애  쿵요한  역할을 , 답당하였으머  그  싱긱에  대해서는 1946. 3. 6에
 ◎포된 ,ef  ◎꽤 토만』ㄴ료◎토출  껸◎에  관한  규정의 1  제 코에서  동  임시위원회가 'ft

, '  변 온주룰◎뀨교꾜밖티 이라고 , 띰시하여  이짓이  단순한  행정기곽가  아닐 주권기관이었
 읍을 '  분 명히 . 하◎있다  뽀한 3  제 와 7  제 조에서는 '  럭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북조선

 에  입이서  증앙기관으펀서 , 북조선인민 , 사회단체  국가기관이  실행할 임시법령을
, 제짙  공포할  킨한이 , 있으며 5  인의  상무위원회가  최고행징주권기관으로 읽시법령

 을  공포할  권한이 '  있다 ◎  규정하고 . 임다  한펄 1946. 11, 3  북한의  각 · ·  도 시 군 인
f·1  린 빈회의  신거가 , 실시되고 1947. 2  에는 . 뼘  리  인민위원회의  선거가 . 실시되었다

7·1  이신 는  우리나라에서  칫  민주신거라고  하여  ◎한메서는  그  역사직의의틀 크게
 강코하고 (  인다 꼬선 - -, 통사 하 , 평양 1958, 68 ) 면  이  선거를  통해 2.17  에는 ·토

 시·  군  인민  위린회  대회뜰  멀어  쇠◎  입법기관으로서  북조선 임시민민위원회가
' '  임시 를  떼어  떠린 ' '  북조선인빈위원회 로  공식 . 출띰하였다  이는  북한에서의  첫 프

 롤레타리아 -  독 재정킨으로서  그  지포하애  북조선  인빈들은  사회쭈의로  이햄하는 길
 에 (  들이섰다 김일성  선집 5 , 제 권  경양 71 -142 )  떤 면찹조 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 , 쌌◎란  전체주의 1  인  톡재  체제의 , 팍릴 40 ( ; , 북한 년 서울 을뮤문화사 1989)47 .면
, 강구진  넉한범의 ( , 언구 박영사 1975), 170 .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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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  료체쟌의 ◎교

ft  튼은 1972, 12. 27 A  론◎ 토솔쳔  론 5  쇈  릇 1  ◎  출◎에서 '  우리나라 사회

 쑤의제도를  너욱 '  강화하자 라는  김일성의  언설물 1') 플은후 사회주의헌법기초

 위원회파  작성하띠  제시한 '  조선민주주의인딘◎화국 '  사회주의헌범 을  뭔안 그

 대로  채택하고 1972. 12. 27  ◎터  실시하기펄 . 길정하였다 1")  이것은 1948년의

' '  인민민주주의헌법 을  실푀 24  년만에 ' '  사회주의헌법 으로  대체한 . 것이다 1")

 이에  따라  사회주의힌법제정의  사상을  더룩  구체화  하고  사회주의 된전슴

 리를 , 앞당기며  김린성  주체사상을  공고히  하기위해 1974. 12. 19 A룰◎ 토출

 끌율◎를책에서 1950  년의  째팎을  굴◎료교하여  시링하고 . 있다

 본 f·1  꿇윷에 는  이  개정형냅을 ff  채잔이라고  부르기로 . 한다 1")

 북한형법  ㄹ』교의 1111  겸에  대한  논의는  부밋보다도  북한형띱개정의 직접적

 원인인  북한헌법개정의  배겋에  데한  이해가  선힘되미야  함뜬 , 물론이며 깁띨

 김일성은  이연실에서  사회주의헌뎁재정의  절락성과  괼요성을 , 설명하고 사회주의

 힉명과 f.1 사회쿠 f·1  건싶을 한  공화국정부의 , 투칭라징  사회주의제도의 , 우월성 사회
 주의  힐법의 , 기본내용  사회주의재도글  너욱  발전시키기  위한  파업물 , 소개하고 사

 뢰주의헌법은 j'·  당 『  곱퇴국  정부의  짙책을  옹호하텨  사치주의  혁명의  전취물을 튼
 튼히  지키근  프롤레타리아  톡재의  에리한 , 딘기로  까회주의  겋제건설읔  힘있게 다

 그치머  사상히멍자  문차혀렇을  강화하고 f.1  사회주 적  싱황양식을  꽉립하어  은 사회

 롤 , 쳐명화 - !  노동게 ㅂ 화  하는  강럴한  수판으로  곽두할  것입을 t주장하먼다저 튜를◎

( 3eif), 」ㄴ로출찰를자쳐 보 ffi··- , 솎 1988, 487-5D9 .쳔
J4 110 ( 3 ), ◎튜툰◎ 료을 뜰진톤 론 류 , 똔◎◎ 198B, 622 .면

ft  쀼은  이에  알서 1970. 11  초순에 -  ◎통 탕  제 5  차  대뢰들  개푀하이  지난 1960년대

 에  수행한 .T.  든  과업틀읔  총◎하◎  새로운  사치주의  건실파업을  제시하고 아울러

 노동당의 ·'÷'  귈력 쪼들 ;71 , 재편성하었다 남식 "  조선  노동당 5  재 차 ", 대회  곽한 정치

 체게 , 민구  ◎리대 ·11  아」 아  문제 , 연구◎ 1972, 161  면  이하 .참조

 그러나  이  닐한 f.1 신형탤  조문내응도  아직까지  뢰부세계애  정촤히  알지지 있지않

-. 디  북한은  신힝넵을  그들의 if!·  기 지애  한번토  재재한  따가  없기때문메 외부세제는

 ◎곤  럭한  주민늘  ◎차토  그  내◎을  정착히  알기가  불가능한 . 실정이다  다만 탭륜

 해실뭔을  투고거  주띤플애개  갭럼에  대한 f.1- 선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 . i ", 꾜순구처출◎ 눈 촐  아시아의 , 사회루의탭 ( ; ftf=k,찬슬초볶뽄◎출뼘 ◎뷔 싻』투옷

1989), 50-51 . 떤  이와같은 f-1 전에  확한정갭의  존재이유가  파연  국민을  위한 것인

 지  오◎지 ·  ◎가목적에  있는  것인지 , 의룬이며  북한메서의  일반국민의  형사법적 인

 건의  향유가능성이  쑹분히  짐작퇴어  지는 Bi)  부 이라 . 하겠다

12)

1,

W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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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갛주체사상 , 조선노동당규악 , 북한헌법  북한형법  상호간의  규범적  체계도 이

 해랄  필요가  있다고 . 하겠다 It)

 먼저  북한의  새로운  사회주의  헌범은  구헌댑과  비교할  때  여러가지 특색을

 지니고 , 있는데  그  숭요한  몇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 같다 17) 15)

, 첫째  인민  민쭈주의를  칭샅함으로써  소위  인민  연합  독재  대신 노동당을

 선봉으로  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내세우게 ( 10 ), 되었고 제 조  동시에 노동당

 의  지도적  지위를  규정하게 ( 4 ).되었다 제 조

, 둘째  사회주의적  경제질서른  고착시킴으로써  국가  소유  위주의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를  확림하게 ,(15 -21 ), 되었으며 조 조  따라시  국가만이  겸제환동의 주

 체로  인정되고  국가의  예산편성과  경제게획  자체가  곁제찰동의  전체적 1니 용

 을  이루게 . 되었다

, 싯째  조국의  자주쪄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확고한  법직 담

 보즐  가진다는  뜻에서  표먼상으로  북한의  자주적  굉화통친  원칙을 면시하고

( 5 ) 있다 제 조 .

, 릿째  신헌법은  김일성이  창안했다고  하는  주체사상을  헌법에 ,명문화하고

=i'  권져 조를  개괸하띠  새회운 ( )  국가주석제 료춘초◎래 를 ( 88-99토입하여 제

), 조  국가주석에게  국파  원수의  지위와  함께  국파  권력  집줌의  유일한 구십점

 으로서의  지위를 . 부여하였다  이는  북한이  소련에  종속된  노동당에서 사회주

 의  독져국가호  변모하는  선언직  의미를  지니며 ( )  김일싱식 찬 총산주의를 합법

W Wf (7) 긴쌀팎 ◎ , 18 .떤

 그러나  사싶은  룩한  신헌법이  채택된지  거의 20  여널이  지난시점에서는  그동안 헌

 뎁의  정신이  엌마나  실현되었는  지의  머부 , 즉  헌법의  규범릭파  현실과의 관계에

 대한  준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룩한헌법의  개정여뚜와  떤화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터  중요한  일이라고 . 하겠다

18) 뿌

aH39, 쫀 "  붙한의  사회주의 ", 헌띰  북한의 , 정치 , 을유문화사 175-lf6;  다른 사회

 주의  국가와의  리교적  관점에서  북한헌법의  흑징을  고찰한  논문은 , 김진 Timothy

e. Kearley, t  뗘 깔틀걀의 -Hfef ", 출로 ft  뀨의  찰과 , 팝뿌◎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

, 구◎ 49-7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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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41  지는  싱뚠화 f',· . 겄이다 1")

, 다싯째  이른까  총민의  권기와  의부에  있이서'  하나는  펀체를 , 위하띠 전채

 는  하나를 '  위하며 라는  집판주피에  기초하고 ( 49 )있다 제 조

 이와같은  측색을  가지는  북한  사회꾸의힐넵의 1311  제정 겅을 , 살펴보면 우선

 전술한  김린성의  얼설애서도  나타나듯이  북한은 1948  년의A  또토초초존 ◎걀

 을  채택하여24  년의  기간이  지나는  총안  그플이  주장해온 i:: 위대 사회주의건

 실의  성과론 t  균』◎ 하기위해서는  새철운◎팔의  제정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이

. 다2o) , 즉  북한은  해방추  바로  붙한에서  딴제반롱건 ':!  주혁명을 ,완쑤하였고

1947  년  초부터  사회주의쳐명의  단계에 , 들이가  이미 1958. 8  에는 사회주의져

 개조글  완성하고 1961  널◎터  사회쿠의의  전면지  건실기에  들미갔다고 게속

 선전해 , 놨는데토 ·-#?:.  띱은  여전히 9.1 인민띤주주  원러를  유지하고  있밌기 떼

 뚠애 iT  헌탭 번과  힌뎁현낄사이메  괴리가  생기재 , 되었고  따라서  북한이 명실

 상부한  사최주의  국가일을  표깡하는  신헌번의  제정이  뚤가최해졌던 . 겄이다1')

, 둘째는  김일성의  지위의  격상의 . 괵요싶띠다  이것은  북한  내◎짙으로는 그

19)  또한 fnfa 왔  초◎의 3.1· 자리  함께  행정기잔인 ' f=. '  중앙인틴위 회 가  신실되어 길릭의
 충김이  당에시  깅닉로 , 이전피고  당치  운잉자  싱딕의  기능이  ◎멍하개  나누어 졌

 나근  점이 . 다 , 콕  당의  징  픽  곁정  기능이  대부덕 f.:  ◎앙 린  리권회로  널이 j  팠 ‥‥긴
 일성이  직점  씰부 )··1  힛정넉 클  잔장하게 , 퇴먼으띠 f.  따 『서  낭의  억왑과  기눔은 상

. 대적으로 f.:  차퇴었지깐 :·1  일씰은  남의  운엉을  아들  김징일에게  랄폈다근  짐을 중
 시  하띠  이 f!  은 ?=.  정 ◎계  를  리  한  잖피  컨인  코치 -  근 서  긴일성  자신이  과거  당 ÷IL기 를

 통해  긴력을  강착힌 , 것처김  김징일이  탕을  효가직으◎  잠악하게  하겨는 f.1◎로
 련석차◎  긴해포 ; , 있나 거내◎ " . 같  정  관계 ", 떤차 f.1 북찬 , 정피 , 을유◎화사 274

-275 .띨

 김일깊◎  이 4·1 연설에 ".H  껀인틴이  자기  억사애거 .t 처을으  찮파운  인민의 f':갭
 을  가지고 _1 ◎차◎으  기치밀애 , 새사쐬  새낑촬을  팡조하는  길에  들처선 f'1때초부

24  닐이 - ·.1 ·, 끼니 갓늡 디  이  기간애 ·  무리인틴 느 .  ◎선노 퐁탕의  현댕한  깅토밑에 사회
 꾸의  힉령라 -  시 회◎치  긴석애서  위대한  깊자글 . 거◎었늠니나  지난기칸 -윽 기나라

A·1  애 는  말그내코  펀지  개객  이  비  ◎뙤었으머 -1.1  운 인민의  징 , 치 , 겋재 f'1룬차생촬애 는
 최피퍽인  신띤이  믹어 . 났논너타  오늘 f.1 .·t  우 나 의  힌실은  새로운  사회주의 헌갭을
.#-  제정함으 씨  사치쿠의 f'·1 j'1· 띨  사회구의 T::  설애서 f.!  ◎피 민이  이국한  위대한 성과

 틀을  법식으천 31.  팍시키머 f.1 사회구 f.1 사회애서 , 싱치 , 깅쌔  ◎화된야의 제인픽◎
 을  탠직으◎  규제할  겄을  적박하게 _f.·'i'  하노 ·-1 "  있끕 다 라고 t수장하었다거 뀨콘욜

J4  쵸슬죠늡 41t( :ffif) ◎ , 487 .턴

20)

21) , 갇◎진  북판띰치 7'. (":  추 얼 -:1975),76-80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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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의  권력투쟁좌 f·1 과정메  김일성의  최종숭리를  선언할 . 괼요섬이다 이에

 따라  둥장한  것이  소위  주체사상의 . 떵문화이다  ◎갇한  바와  같이 주체사상은

·  중 소  이념의  렬쟁기애  김일성이  딴데파를  제거하고 1  인  체제룰  강화하기 위해

 서  둥장되었음을  력인할  수 . 없다  또한  이와팥은  곽내  정치적요인  외에도 특

 히  소련을  중십으로  하는 711 극  총산주의  운동의  변화와 22), 넉열 . 딴미  반제 성

 창의 3fIT  제 게  국가  특히  비동띵  국가의  둠장에  따른  북한의 자주노선추구라쓴

 외부환겸적  요인에  기인하는  바도 . 크다  이와  같은  주체사상에  대해  북한은 주

 체사상이  이미  김일성이  소위 a")  항일무장투쟁시기 에  창시한  위대한 칟학으로

 써 -  마르쳐스 레닌주의의  계숩이아니라  새시대의  요구와  과제를 해◎해추는

 독창적인  사상이라고 . 실전한다  결국  북한  헌법은  주체사상을 성문화합으로써

 김일성의  지위글 . 마르프스  레닌와  거의  동격화하였다고해도  과언이 . 아니다

 쭈체사상의  명문화와  한께  김일성을  위한  곽가주석제의  신설과 줌앙인민위

 원회의 . 신설이다  이는 'T  외루」 으로  턱때  김일성히  줌국과  소련의  그늘에서 벗

 어나서  비동띵  국가들의  지토자펄  넉상하기 f·1  위해 는  데각의  수상의 지위보

 다는  주석의  지위가 , 펄요했으띠 f·1  낱북대화에 도  남한의  데통렁과  대둥한 지

 위를  가져야팎  필요싱  또한  강했을 . 것이다 H)

22)  레넌과  느탈린  시대의  공산주의  운동은  소련의  주토하메 , 전개되었으뼈  북한 또한

 예외는 . 아니었다  그러나  소련위주의  단결을  중시하는  공산주의의  은동은 1948. 6

 유고슬가띠아  공산당파  소럴  공산당  간의  불화로  인하여  코민포름으로부터 유고가
, 측출되었으며 f.1 스탈린  사팡에  이은  느탈린격하  운동둥틱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성져과  방향에 1·  커 『란  떤파틀 . 초래했다  이에  대한  더  상세한  선명은 Cal Clark,

"Balkan Conlmilnist foreign olicies", 포 in Rrnald H. and Linden, ed., The Foreign
Policies of East Eurofe,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50, 26  면  이 .하

 북한측  자료에 , 의하면  주체사상의  시원이 1926. 10. 17  김일성이  펼성하었다는 '타

'  도재국쭈의통맹 과  특히 193D. 6. 30  틱터 ITlrTl 7. 2  까지  사출간  열렸다는 '카륜회

'  띄 라고 ; , 추장한다 김정일 "  고동당은 ' '  타도제국주의돌맹 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뗘띵직 . 당이다 " , 로동신분 1982. 10. 18.

 남력한은 '7.4 '  공동성명 에서  이른바  통일의 3  대원칙 , 즉 . .  자주 괸화 민쪽 데단◎을

, 펀병였지반  양측은  남북대화틀  동해  오히려  이념과  제도의  차이틀  재확인하고 자

 기의  정치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짜업에 . 들어가게된다  납한애서는 1972  년 10월

 유신을  달행하여  반◎적인  판사정부를 , 강화했고  북한에서는  같은  해 12  뭘에 '조
'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헌랩을  새로  정비하띤다는  접은  간과할  수  먼는 줌요한

 사실  이 . 다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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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1  째는  김정일에로의  권릭승계의 . 필요성이다  김잎싱은  스탈긴  사후의 긱하

 운동과  모택통사후의  비판운동둥  공산세게의  지초자플의  ◎논◎◎에  데해 스

 스로  많은  교훈을 ·:1  띤을  것이라근 . 점이다f')  미에따라  김일싱은1972  년신헌

 범을  제정하띠  권져의  중심을  당에서  정부철 , 이전하고  당의운영은김잎실자

 신이 1940  년대  후반과1950  넌대에  그랬던  펏처림  자신의  피밀한  감독아래김

 정일에게  맡길으로씨 (image)  이미지 개선과  지도자누업을  통하여 권력승계에

 대비하고자  하였던 . 것이다f") 1972  년12  월  신헌탠  제정  이후  당좌 운영권을

 물러딴은  김정일은1950. 10  조선  노동당 6  제 차  대회에서  당 f·1  총비 인김일

 성의  뒤글  이어  당  비서국의  비서로  선출됨으로씨  공개적으회  후계자로잃명

 된 . 다

 이것은  그  동안  후게자지명에  따르는  띠러  가지 f~r 어려움  딴대를 극독하고

 당초  김일성의  게획대로  아들  김정일이  당의  문영권을  장악하는  데 싱공하였

 음을  의미하는 , 건이며  김정일의  권럭숭게는  신힐탭의  가장  중로한  성과로 떠

 오르게  되 . 었다 "

 북한은 1970  닌데에 #·  들미와 」  사회꾸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해서 ,국가

 겻제발전을 , 강화하고  그기능과  엮환을  높여 , 사상헉명  뚠화텨명을십화박전

 시키는  일에 , 주력해왔으며  혁령의  기본임무클  실현하는  요구에 f'1 력응해 법

ril  정의  분야에서는 '  사회주의 '  헌법 을 , 채택했고 . 국가  겅제기판을  강화해 그

 기능과  러확을  팡화하기  위한 , 범왔 , 기술펴명  문화펴댕을  전진시키기 위한

 법  ◎둥을  제  정  싶시 . 했다 2")

 그래서  사회주의헌텁애  기초하근  부문별 ·  ◎ 였을  젼실애  랒개 , 재정 완수하

1950  년대와 1960  년대론 A·1 거피럭  김인성은  도전자플을  환전히 , 제거하였으나 그
 가  낀뢰하던  빨치산  통교톤은 1970  년대에  이르러서 'J·1  의 (fE )  사거 곯 했거나 노쇠
 해 . 개린다 t,1.f.t  서  김일성은  자신의 -  동 교뇌나는  아들인  김징밀을  후계자조 선낵하
, 고  순코곱고  착실하게  이  자엄을  환쑤하기 f·1  한  준비작업애 . 틀어가게퇸다 ;서대

, 숙  알의 , 갈 281  떤이하 .◎조

f·1  낀 탭  제정자  더불이  김일겅이 ÷'·!  편능계들  위해서  처을  내세운  캠페인이  소위 'S
' . 데힉멍소조운동 이다 3tll T , 힉멍이 ‥‥‥사창 , 기술 '  툰화힉멍 읔  말하며  이 운롱은

1973  넌 2  칠  당 f·1 정치곽애 ;f·1 , 제안푀었다 대쑥 251 .면

25)

26)

27) til , 서 숙 283면

28) -, 술초◎ , ' fU  챌 톤료◎ 근볶」ㄴ◎찼 탬 · , 래 쵸쌀친 107 .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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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위한  노져을  기물여 . 찼다 2'1)  즉  사회주의  헌법에  기초해서  혁명적인 탬왔

 와  규정을  제짙하는  것은  모든  ◎야에서  정연한  사회주의찌  범질서와 관리체

 계퍽  확럼하는  것이  보장되기 , 때문이며  사회주의  사회가  강건하게 발전함떼

 따라서  팝딸포를 , 완성하고  각력문별의  법전을  제정실시하는  것은 처틀초볶

 팔랄탈의 at 슴팔래 , 쳔쫀이며  팔의  기능과  역활을  높이기  위한  보장책이 된다

 고 . 한다 %) 31)

 따라서  찮출초볶폈팝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헌법에  기초하는  개별법규의 제

 정  빛  개정은  법발전의  합법칙적  요구히며  이것이  바로  북한메서의 형법개정

 으로  얼걸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라 E . 하」 다 , 즉  북한에  있어서  김일성 교

 시를  ◎◎노쑨됐뚠으로  하고  그  아래에  조선노동당규약이  있고  그 아래에는

 북한천띱이  자리잡고  있는  규범체계를  가지고 ,3a) 있으므로  붙한헌법의 T◎◎

 료인  북한힝댑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싱문화한  사회주의  헌법의  제정에 따라

 사회주의  혁명을  됫받침하고  김일성  주체사상과 , 유일체제  조선노동당의 지배

29)  특히  조선노동당 5  제 회 (1970. 전당대회 11. 2-13)  이후  굳쳐출를 , 혁명화 노롱자
 계급화차기  위한  국가사회제도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펐 ;제기되었다

, 출◎류 107 .련

30) , 솔조류 124 .떤

31)  이는  ◎글초볶◎갈은  찬출고봤쁘촌의  톨쭈찰으로서 f·1 사회주의건설에  이룩된 성

 과의  빕적총화이떠  찬출초볶꿰◎의  ◎툴과 , ◎찰싻  그  빨전의  필수적요구의 범적

, 탄엉으펀써  사회주의헌냅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국가는 , 관리 , 운영되고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방향이 , 규징되며  사회주의하에서  사는  사람들의  왑동준칙과 생환양식
 이  규제죈다고  하는  찮출초볶또 ,  ◎같핼에서  유래된다고  볼  수 ; eH , 있다 쭌 푸 을유

, 분화사 176-177 .띤

32)  이러한  힌상은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법의  기능에서  기인한다호  볼  수도 임
. 다  공산주의  국가애  있이서의  법은 n f'ff3  군 의 Bfiet 찰 00  변 에 . 붙과하다 따라서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  법은  정치에 ·  블텨되며  정치적  방편에  의해  정해진 한졔
 내에서만 . 효력이있다 .1  리하여  공산주의  렐래에서는 '  법의 '(rule 지배 of law)  가 아

 니라 '  정치의 '(rule 지배 of Politics)  로 , 되며  이로써  공산주위  팍가는 ' '법치국가

(Rechtsstrlat)  가  아니라 ' '(Politischer 정치국가 Staat)  라고  할  수밖에 ;Georg없다

Brunner·, "The unctions 고 of Commilnist Con,Ititutions : An Analysis of Recent Con,fti-
tutional Dcvelopm nt, 슴 " Review of Soc;list L w, 치 Vol.3, No.2,1977,145 .  면 한편 공산주의

f·1  에있어 의  국가와  벌의  관재애  대한  디  상세한  실명은 V.Chirkin, Yu.Yudin,0.
Zhidkev t='tlndamentalf of the Social;st Theoi·y of the State and Law (Progress Pub-
lishei',; : Moscow, 3987), 34-280  멀 .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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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영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범저장치로  개정되지  아니할  수 없었을

 것띠 . 다

3. It  토체쟉의  ◎◎과 쓸츄

1) It  톤에  있미서  채팔의 촐볶

 칠반적으로  채팔이란 'fa  료와  꿰텨과의  관게를  규정한  료븟팥뽈료의 ,벤땀

, 즉  어떤  행위가  쑨료이고  그  범죄에  대한  ◎걀◎◎로  어떤  궤텨을  과한 것인

 가를  규정하는 ea'B.1) 팎◎  또는 'fe  론와  체려에  관한 , 찬이벼 fB  료와  채티을 웃

 한 '34) ◎  또는  이에  대해 fTl iB·(Massregeln)3")  촛◎ 을  포할하띠 '  채팔이란 58료

 와 f8  랄에  게한  ◎잘값롯로서  째려  또는 fa ff·  곳◎ 을  규정하는 31  팥뽄 의 ,◎◎

o)  둥으로  정  의 . 된다 37)

It  론에  있어서도  채팔은 B  ◎ 료와의  ◎쀼뗘톤을 at  트 으로  해서  뽀츳가 래츳

 하는  ◎』◎와  꿰돈을  ◎정하고  있는 01  팔봤 의 ae13 ', 효  즉  채팔은  건료와 형법물

 규제대상으로  하는  찰으펄  정의하고 . 있다 3")

, 텨◎쏜  흘규◎ , 깨잖깬◎ 22런

, 련칵채◎뿐◎◎ i H ( ; , 채 쵸낀◎ 촌블 ◎호 프금초 1983), 12-13 .떤

33) , 래톨규  ㄹ』◎ , 채란찰 :3 , , 떤 추끼티 , 채팔됐◎ 19 ; , 띨 티◎◎ a  ◎◎ , 뛔팔뼘◎ 31 ;띤

 학자에 f.)  따 서근  ◎◎◎◎을  ◎츰턴◎틀  ◎◎◎좌로  하는  펍의의 보안처분

(Sichc ngsma,;snallmen ‥‥ i.e.5)  과 , 끓◎ i:;, 꾜  꾜◎◎ 5 ff_  ◎ ☞ 로  하는 tㄹ 좀◎규

(Bessel·Ll slnas,31· eln)  ◎ ◎ 으로  구별하기도 fl-,Rokin, 한 APB, 꿰찰싹 18 . 면  포싻태 중

 에◎  서폭형갭은  이  ◎골◎  ◎치 'a  볼  및  쌀톳을  위한 fB·'(Massregeln ◎ s, In』「◎

dei· Res,fel·ung md ㄴ :;icker ins)  ㄴ 이라고  통칭하고 ; 'fi, 있다 솔◎ ( fU째싻딸◎◎ 뻔 싹

), 촐 67::!

34)

35)

36) Dff, 초 10 a, 꿰찰짝 ◎ 3 ; , 면 쭈◎◎  굴히◎ f,03 , 래쌀 ☞ 3 ;Railmann-Weber, 먼 Stra
fi·echt,7:  프 ,Jakobs, Strafrecht,37: ;Wes,iels, Stl· 1'1'e( It, ◎ 탄 3f.

 래팔이라는  명칭도 ( ;Strafi·echt, 꿰켜쌀 꿰간 droit penal)  노는 (criminal 낀◎팎 law,
droil or·iminel)  이라는  응어가  구널먼이  사용푀고 . 있다 18  세기  중엽  이전에는 주로

fB  료팔이라  하여  사실면물  강조하여 , 사공되었고 .f.  늘낱  까지토  규뷰팝은 형탤을

fB  죠팔이라근  뜬으로  사퐁하고 ·. 있디  피러나 19  세피에  이르러  쫀뷰◎이 강조되이

 째팝은  째◎을  정한 , 쌉  즉 · 재쁠이라는  명칭으고  옷탈착에서  사용푀기 시작하었

; 다 ffl , ◎툰 22 .면

7)너

38) , 촐초류 177 .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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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꿰싹에늘  어떤  힝위파 f8  쥬로 , 되는가  형사팩잃의  출찰와  류토는 무엇

, 인가  렌죄햄위를  수힙하면  이떠한  종류의  형빌출  어느정도 , 받게되는가둥 00

f%  와 ff, 째룰볼  궤려과  관련되근  ◎패굻  쳔  텨똔가  규정되어  있다고 . 한다

 북한메서는  째쟌을 fB  ◎◎순 컨골글  법적으로 , 진압하고 -  뽄컨료욜에는 래

 ◎를  루가하는  것을  그 00  촐올빤 으최 3")(fa f·If fie)련다 료똔 밖

 찼출초촌래◎파  ◎째한  다읍애포 at  곯편런 의  꼈쓸◎구들은 처출초볶처를에

 오레동안  남아  있으면시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고  멧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재 · 된다  특히  츠◎띱초볼불들이  낡조선을 , 점령하고 북한

 에  세워진  러슬초볶린◎글  ◎◎할  목져으회  남조선내의  소위  ◎런◎싫과 북

 한에  낚아있는  착퓌게급의  쪘◎규구들을  두추거서  꾼임밀이  파괴활동을 강행

 하도록  하고  있다고 . 분석한다

#'1 따라  사회주의의 f3i  볶초 째를 , 보장하고  혁명을  수행하기  위해서쓴 ◎찰솎

, 캇◎  ◎처출초볶  ◎온에 f·1 대해  친저히  진압하띠야  할을 . 강조한다 4")

 이는 ft  뽄꿰팔의  소박하나마 if:  팎꾜 』잰춘 #E(ReChtSSUtSChUtSfUnktiDn)썼 을

 나타내고  있다고  달  누 , 밌으나  뭔레  북한에서는 (Rechtsgut)  쟐쪼 이라는 Hl촌

 을  인정하지 , 않으객  오히려  게급이익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 생각한다

 또한  채팔은 fi 01  ◎퉜 을  통한 at  을◎ 딴힌과  잗께  볶쒜◎료을  총한 위화

 찌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 한다 ( elaf ◎ ) 뻔◎ , 즉  형법은  찮출초◎찰을과 건

 설에  ◎◎을  초래하는  침위를 , 금지하고  반대펄  치틀초요의  강력한  딸전과 혁

 떳파  건실에  펄요한 -  ◎한  퓨를를  반드시  죠퓨하초폭  요구하는 팔이라근

 깨편의  갔골은  채쌀이  수링하여야  할 , 멱할이머  래걀을  통제하는 fD ?dB류 이므로
 그것은  채팝의  덜◎섞솎에  적합한  본찐적인  펏이어야 . 한다  채찰은  사회통제의 닉

 넉엉쳐으로서 (Vei·br·echenskontrolle)  낀◎◎래 의  기궁을  답당하고 . 있파 , 즉 찐류퓨
 똘에  대한  ◎◎쟤을  통해 fB f.1 죠 ,  갈 글을  침해할으로써  사회일반의  쌀쑈을 보호하

 근  기능을 . 닭당한다 f·1  그 나  형번의  팔글◎폼는  파혹한  국가직 Tfl  래◎을 가지고
 행하여지기  떼룬에  채팝의  탤죄통제의 ff  추 은  반드시 #k(Porrnallisierung)◎◎ 피어

 있어야 : , 한다 김일수 101 .면

 조국의  통일과 , 사회수의완전승리 f~  굳 초숄의 . ft  ◎털덟 ◎ 틀 , 추진하고  ◎촌의 종국
 적 f.1  승 를  보잠하기  위한 1'If 슬쌉태  륫◎애서  재기된다친 ; , 한다 롤조튜 178 .면

4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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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이 . 다 4')

 한펄  묵한은  모든  띱은  흐것이  규제하는 711  사회관 의 , 분아  규제대상과 왔제

 방식에  따라 , 구별되며  미에  따라  추별핀  째잗의  특핑을  다음과  갊이 설명한

. 다 , 젓째  채팔은 fB  류  린  째쳐을  규제대상으천  하는 . ◎이다  미떠한 행위가

fB  절로  되고  그것을  감햄한  골에게  어떠한  종규의 , 힝벅올  어느정도 fn녔 할

 누  있는  가촌  규제하는  것은 . 꿰팎뿐이다

, 둘째  채려쀼인  』룟◎과 , 강제 fi  롤변츳과  동시에  꿰왔◎웃에 , 의해 인민이

 ◎짢◎를  쵸끌하토록 ft , ◎쳔 하고  오래된  렸쪘쩐온와 ·  쳔 딸의  ◎렷을 방지하

, 고  그래서 HR  ◎ 하토록 %11  ◎ 하고  쏜◎하는  것은  다른  댑과  구별되쓴 형법의

 특징  이 . 다

2)  채쟐의 꼰쏜

 ◎틀초볶쁘◎에  있어서의  뛔팔의  ◎꼰는  그  출발에  있어  ◎출초볶 ◎란에

 서의 A  ◎의 ·  ◎ 딴과  찬출초볶팔의  일딴찌 , 기능  그에  ◎밖한  째팔의 ef텨 과의

RnT% #·1 위에  파악되미야 . 한다

 치슬초볼  범에있어시는  측히  채걀애  있어서는 41)  인간 은  천성적으로 를하다고

 보며  띰은  인간의  씀」딴을  ◎갈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at  톤◎ 인  ◎븟에 입자

 하고 . 있다  이러한  사호방시에  의할 , 때  쟐의 f'  렬◎ 」  ◎◎는  현재의 인간출

 꼬쟐하는 , 것  즉  흐의  사라한 ·  ◎ 낙을  ◎졸하고  그를  새천운  ◎뗘뽀으로 만드

 는  것으로 . 된다

 따라서  처출초볶  꿰팔의  주된 f·T  목 은  현재  인간을 ·R·  쓿◎시키는  것민 뿐란

, 아니라  현재의  팔잘찮출클  팍이  펄요없는  자유인들의 , 조직체  즉 뉴◎초볶로

 채같의  기능은  억사짙으펀  볼 fill  에  딘굅에서는 Of 갈죠◎◎ , 쌌놀이 조삯측옴초촌

 ◎삯에서는 A  낀쌀◎쑈  쓸곯이 ef  뉴 의  ◎』쑈늘  통한  나치독일이나  소켠같은 굴랜초

f·1  볼만살애 는 if 몬◎「 fe  간 이  각각  강코되어 ; , 찼다 진계호 29 . 련  룩한힝렙은 쫀료
 ◎ ff  빰 파 U!  』켤친째쵸 」;  밖 ◎은  있으나 U:  』위윤 」  기긍은 faaf  한  깃으천  사료 ·.된디

 팔에 f·If.1 있어 A ( el· 련 교 Mensch im Hrcht)  에  대한 ·'  연 곤는  어떤  갭이  팔르튜이 ◎
fH  하고자  의초하는  인간을  이띨케  ◎곶하고 , 있는가  즉  갈은  어떤  종류의 J4뗘에

 개  겨낭되미저  있는가  하◎  점에  있이  출나가 ;Radhrilth, 밌다 Der ensch 티 im
Recht-Ails ewahlte 토 Vortra  트큰 ilnd Aufsatzc Lidcr'GrundfragcndcE R cht,1-슬
(Vanrlenilotcll unrl Rupl·ech ;Cuttinf:on, 1957), 19 .멀

4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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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형시키는 . 것이다  다시  말해서  치틀초볶의  포팔굘들은  째팔래츳을 사회전체

 와  인간의 ·  ◎ 딸을  바랄직하게  따꾸는  도구의  촉매로 . 사용한다 43)44)

 이에  따라  찮틀초볶모◎의  채팔은  그 ff  뽄를  다음과  같이 . ◎율한다  먼저 ◎

73#  채◎은 1992  년에  수정된 1959-61  년  형법전에서  째◎의 ff  꼰를 소련

(USSR)  의  ◎출래◎와 e ,' ◎ , 뽄◎꿰◎ (socialist 팥슬초볼◎◎래◎ ownership),

 국민의  」ㄴ곯과 f39  째  및  자유  그리고  숲잃처출  잗출◎를  범죄로  부터 보호하

 는 '  것 이라고  규정하고 ( 1 )4s)있다 제 조

 중화인민공화국경법은  꿰찮의 tB  래웃 밖를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은 -자스 레

, 닌주의  모택퐁사항물 fe  차으로  하고  쳔잗을 fB  변로  하며  랸려과  렷쟐를 왔츱

 하는 Bf  ◎에 , 썼쳔하여  그리고  우기나라  ◎  토찼  인민들이  똔◎◎친이 뚫별하

43)  이러한  치틀초촌채란의  기본임무애서 of 찬출초볶 a  채촐 톤이  유래된다고 . 하겠다

 이에  따라 ft  류채쌀도 f8  ◎찰곯 류를  범한  소위  계급적  원수들에  대해서는 부자비

 하고  가혹하게  ◎또하는 , 반면에 -H B  ◎ 료를  범한  근로  인민에  테해서는 뚠췻하고

t  ㄹ 걀하는  방향에서  ◎티과  ◎잘를  바르게  결합해야  한다는 e  채촐 툰의 톨쭈◎투에

 입각하고 ; , 있다 솎초튜 199-23D .면

 중화인빈공차국형법도  이와같은  채골효똔또  ◎련에  입각하고 .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 실명하◎밌다 '  목전  우리나라에는  깎뜰이 T  티한  두가지  규◎이  의연히 류◎
 하고 . 있다  하나는 iiif  찬모순이고  다른하나는  인민내부의 . 모순이다  적아모순은 쩌

 게  ◎◎하고 A Tfff·  ◎『 ◎이  많이 . 존재한다  이  두가지  모순은 ·  딸톨이  다르고 칼

Ji  챌 팔도  다그므로  반드시  업격히  구분하고  정확히  」포◎해야  하머  이  양자틀 뒤섞

 지  말아야 . 한다 " , 현단계메서는  사회주의긴설시기에  있어서는 f,1톨초볶짤킬롤꿀을

 퍼켠하떠 ff  찬출◎촌싻 록◎애  참가하는  모든 , 런깠  뺨자과 i·t  출똔료은  모두 인빈

 의  립위에  속하고  처출초쫀루순에  딴항하머  찬슬초볶밭찬을  쪄데시하고 딱괴하는
 모든  ◎출찼◎파  처출의띨은  모두  인민의 . ◎이다 "( , 모택동선립 5 , 제 권 543-544

) 면  이것은  두가지  토순을  엄격히  구분함에  있어서  반드시  초◎해야  할 근본적인

T . 『 죠이다  적아로순은 f13  칸의  ◎팔으로  ◎뚜하고  인빈내부의  모순은 et◎초초볶 ◎

 간으로  ◎멸하여야 . 한다 ; ( ), 쟌걀율값추톤 홰뺨읏 , ◎◎쵸◎찬 It , ◎ 1948. 97 . 면 결

 국  ◎츱초볶료촌의 n  째촌 톨은  한마디로  공산주의적  인간개조메  그  목표가 밌다고
 볼  수 . 있다  그러나 J4  텨의 J4 :1  「 에  대한 t  ㄹ 쌀가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며  이 또한

 새로운  나치헝법의  류렷일  수  있다고 . 생각한다

 이와  같은  형템의  기능에  의해서  소련에서의  채◎의  뚫◎은  소런사회 fl안 헤서

 실질직인  또는  잠재적인 (a 위헙 real ol· potential threat)  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는  세력에  의해서  받고  있는  ◎련당곽의  불안의  정도와  범죄와  형벌이 필요언는

 방항으고  나가는  소련의  ◎린의  정도애  대한 (a 바로미터 barometer)  로 ;되미왔다
W. 1,j. BlAtter, SOVIE.T LAW(Lenden : eutterlvorths, 1983), 258 . 면 W.0. Button,

260.

4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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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볶퇴◎뽀에  기초한 , 인민틴주주의독재  즉 ??1,? feaRfE  ◎ 왔를  실시하고 사회

 주의헉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진행하여온 f!Jf S  ◎뜰 땐 과  실정에  걸뚜하뗘 제정

'( 1 )  한다 론 ◎ 라고 , 하고 2  볶 ◎메서는 '  째찰의  곯쏜는  째져에  의하띠  모든 ◎◎

 솎  및  기타 f'1'·  채룰킨료 ◎와  뽄몰찮으최써 35  몫』린겉찬 ◎꿰◎를  ◎결하며 ◎출

ef 초볶 A 6f 초 ◎  ◎◎의  바◎과  붓린◎촌의 6f  ◎뽀 ◎◎의  라◎을 ◎◎하띠

faA  꿀토 ◎◎의 ffa  ◎팔 『◎을  보호하며  ◎토의 A fB , 휴 래  민주주의적  권궈 및

 기타 fe  째를 f:  』쳔하며 , 써출◎◎ , 토◎짤◎ , 롤찼찮◎ , 뽄찼◎◎ ef나빨 촌짰◎

 및 A  토옷촌의  토◎짤◎를  ◎◎하며  처를초촌◎솎과  차쓸초볶밭끊◎갼의 순

 조로운  진행을  절◎하는 '  것이다 라고  왔정하고 . 있다 fti) 47)

 북한형법에서는 '37 A fn  쑬◎초초촌 또왔 료  째팎의  임추는 조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초◎을  뜰렬하고  ◎화곽정부의  노선과  정픽을 , 옹호관철해서  모픈 댐

 죄적  침해초 T·1 부 , 노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와  헉명의 획득물을

, 지키며  인띤의  헌댑적권리와  생명재산을 , 보호하머  국파생활의  모튼 분야에

"·1  혁명적제도와 #·1  짙 를 All , 워  전사회를  주페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멱사직 위

 업메  기여하는  데에 . 있다 '( 4 )  제 조 라고  규정하고 . 있다 4")

ft  톤채◎ 4  분 ◎에  대한  ◎랜은  다양하페  가능  하겠지만  무멋보다포 It◎채

 쟐의  가장 f'S 중요  임무는  전사회의 ft  초뜰턴짼 출  위한  도구라는 . 것미다

, 즉 ft fLl  톤애 는 ·IH  착은  단순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한  무기밀  뿐 아니라

 더  나가서  김일실띠 all  시한  주체사상의  팍릴이  헝범의  규온롤쵸천  되는 것이

46) 1979. 7. 1 T.!  전국인 대표태회 5  재 기 2  제 파 #·1 회의애 , 채◎ 1979, 7. 6 전국인민대
 료대회 f·1  삼부 윈장  명령 5  제 호로 , 공고 1980. 1. 1 f·1 부  시행되고  있는  형법헤 의지

 한  조문임 ;  땝즐휘집 1, , 민콕◎짠사 ft , ◎ 1985.

4f)  중차인민농화국  정법의  임푸에서 '  ◎언질서의 '  널호 는  다근  나라의 f·1  형법애 ◎ 볼
 수  민는  톡득한 . 것이다

, 소련 . 충차인민공촤◎  ◎한형번에 A·1 있어  채◎의 f·1 곤꾼로  공통지인  깃은 찬출초
 ◎ , 죠◎ i  ◎ 렷차 f.1 인민  뺨째의 ff , 썩 ·  째혼 또◎또  ◎◎의  뿔군  등이라고 . 하겠다
 즉  사최주의  꿰팥에  있어서의  최종  톡교는 ?11 ,  ◎◎ 촌의  실헌으로 왔◎◎볶아래에서
 근 · 곽가치  계곤과  팥이  토두  소멸된 ff , 틴로되덕  번죄를  저지르려는  토든 천성적

'  딴◎이 =  잃어 진  사람들만이  살게  푀근  독전적 (state 경온상테 rr monolytic tranquili-
ty)  가  된다긴 , , 한다 초싻 -  러시아 소비에트 (  팥 서울 : , 토볼치 1989), 3tS  면 이에

 반해 t f·1  」 튜깨걀에 는  사회주의  어떤나라  메서◎  달  수  없는 '  공화◎  쭈석의 ,보인
 주체사강의 , 일색화  라근  깃을  꿰팎의 ff  꼰의  하나초 .f_ . 친있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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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f·1 따라  북한형탭학의 , 론틀◎◎ et ◎절  꼰차은  당연히 , 주체사상이며 주체

 사상은  째찰쌀의 .  띤 뽕루◎  띤  ◎잔존뀨  촬짤로  되어 . 있다 49)

 사람이  모든  것의 A , 초 이며  모든  것을  걸정하다고  하는 af ◎꽐  ◎◎에 근

7·T  하고  있는  주체사상은  주페의  헉명적  법률과정을 , 정식화하고  체◎을 위시

 해서  모든  할쟐털의 ·  슴걀래 날을  자히는  것으로  된다고 . 한다 %)

 그래서  형법파연구에서  주체를  확림하는  것만이 , 펼옷초촌  ◎첼초볶  둥 모

 든 A ef, ◎ ◎ ff ◎◎솎  ◎◎의  침입을 , 펀외하고  째◎딸이  혁명에 기여하는

49)  참고펀  중화인린곱화국형법의  지도사상은  다음과 ;(1) 같다 줌화인민공화국형법은

- , 맑스 레닌주의  모택동까상의  괄본원칙빌메서  제정된 .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형범

 은  인빈에  대하머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 쪄에대하여  록재를  실시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두개  방먼을  구현하괴 . 임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은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조사연구론  진힛하고 '4i  출◎ 덖로  월수틀  타져하머  범죄뚠자를  ◎지하며  인민을 짢

 썼한다  재히을  적용할에  있이서  범죄자를  랸져해야 7·1  하 니와  벌죄될자틀 tㄹ 쟐도

 해야하머  ◎◎초볶와 fR~  ◎초촌를  실시하지  랄아야 . 한다  이것은 - ,만스 레닌주의

 모택동사상의  정신에  부한되는 . 것이나 (2)  출팥은 fH ef  ◎ 옷팔으로서 if  째 을 제정

 하근 . ◎곤이다  뛔팝은 .  젼 쌀의  인칙직  규정애 fa  빴하띠  제정푀고  그것은  또 it롤
 의  인칙을  위하여 HH  꼰하는 . 컷이다 H  쌀져 를과 H  ◎갼 톤을  결합시키는  것은 ◎◎

j  쏜 「구  린  기타 f3·  채촐낀보 부들파  투쟁하는  기본정책이라는  것이  할걀에 명확히
. ◎정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탭은  범죄분자의  부동한  정황에  비추어 분틸힌게

 대하머  관대한  처리와  언력한  처리틀  정확하게  ◎씨시켜  랸혀보론과 H렷찰 톨을

 켤합하는  겄옳 -#  체화하고  조문화함으로써  기본정책의  위릭을  더욱  유력하게 발휘

 하고  또◎  댐지뚠자와  효파적으로  투쟁하고 . 있다 (3)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은 인

 띤린쭈주우톡재와 , 사치주의혁떵  사회주의건설의  구체직경험을  총화하고 민주주의

 봐  폭재틀  길부시키  싱질이  ◎티찬  두가지  모순을  험격히  구분하고  류와 ff  류 및

 적아포순의  싶질에  속하는  범죄차  인민내부모순의  성질에  속하는  램죄의 볶촌을

 멍착히  정하고 T  티한  방뎁으로  콘티한  성질의  모순을  구리함으로써 인민민주주의

 독재론  뜰◎하괴  ◎출초◎쌀◎을  담보하는  래갇의  역합을  충뚠히  발휘하고 . 있다

(4) ·:T· 줌차인띤공화  헝띨은  새로운  시기의  독접과 fT 르  빤썬텨똘의  중대한 변화

 에  따가  제징된 . 컷이다  충화인띤공화국에는 fa, ◎초◎  ◎탄란뽀이  이미 소멸되고

 늡◎촌깎깎이  이미  존재하지 . 않는다  그러나 S j  찰출 『구와  기타 fBfff·재롤 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임으허  우리와  그들간의  투낑은  새로운  또덧발퉜에  있어서의 덖

 싻뗘◎으로 =a . 되 밌다  이러한 fa  딴 뗘똔을  진링하자면  성질이 71  힐한  두가지의 모

 순을  임켠히  구분하고  깅화히  처리하띠야 . 한다  째팔은  바로  새로춘  시기의 이러

 한  굴롯에  적응하여  제징된 . 것이다

50)  따가서  조선혁명과  왔펼초볶랠런의  사상이존적 fH  뼘 민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체

 서  제기된  모든  문제차 , 함깨 fB  ◎ 뷰  쳐톡』「몫에서  제기된  이론실천직분제에 정확

 히  회라을  주괴  있으떠  이것라  더불이 07  래싹팥 촌에시  곁지해야될 3.  판본입장 『 ◎

 찰을  럴다  분명하게  하고  있다핀 ; , 한다 초초류 175 .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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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l  딸으펄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 주장한다

o.1  에  따라 fH  ◎ 쁘꿰팍의 fit  ◎◎솎은  공화국의 f?fff  를 인  전사회의 주체사

 상화를 , 추진하고  주페의  쳐명실힌을  담보하는  것에  있다고 . 한다 'il)

 모든  사회구성원물  쿠체헝의 at 왔◎초볼 A  련으펀 , 교육하고  초일털쪘의 요

 구대로  사회를 , ◎쟐하고  왔◎초곯  텄짼뽀  륫촌와  똔◎뽀  륫료를 fR  」 하는 것

 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전사회의  주체사상화는 Bf , ◎  ◎쪘』「콘를  위시해서 혁

 명과  건설의  또든 f·1 력야에  심각한 Fgf  리버졸을  진힝하지  않고서는  실현될 수

. 먼다 5")  라고  하면서 It  톨채팟이 fi  ◎을찬라규구의  칙동물  분쉐하고 오래된

i  띤썬전 축가  류또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륫◎에서  제정된  강럭한 계급투쟁의

flt  볶로서  혁명의  종국짙  승리에 TR , 쏜하고  전사회의  주체사상화에 기여하고

 흐  실현을  보장하는  것을  그  근본사명으펀  함을  재삼강조 . 하고있다 5')

 또한  공화◎  힝띱학인구의  대상  빛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

. 다 5") , 첫째  김띨성  주식이 %  』떳한  꿰롤팔갈련◎과  뿌◎의 ·  똔래 날을 펀개하고

 논증하는  것이다 , 둘째  항칟떡명투쟁시기애  수림된  공화국  형법의 헉명전통

 을 , 연◎하고  게숭딸진  시히는 . 것이다·") fl , 째  이제까지  팡화괄애서 범죄와의

nT  톨에서  거둔 Hf ◎보 ,5f  뽄 과  닳뽄를 · ÷  』 『살곯뿌뽀으로 -H t , 처 하고 블뼘쏜으최

 살리는 . 것이다 , 린째  ◎◎의  처출초볶욜의  째팎◎◎과  그  미론의 ◎◎순쓿

 쭈◎을 ftt , 줘하고  남조선  헝범의 , 반인민쪄  군사파쇼적  본질을  폭로하는 데에

 기띠하기  위함이다고 . 한다

 이와  같은  레걀의 fll  꼰에  따른  꿰팎의  싹똔는  다음과  같띠  주장되고 . 있다

W , 김근시
 헝범학 1(  펑양 '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1) ; , 띤 심형일 225 .면

i , 촐쌀◎』톳 ff , 찬출나깎씰 찮 1975, 31 .면

 이렇돈  북한이  형띱의  사명을  초탄◎쨌의  ◎현  내지  담보에  두고  있는컷은 이미

 언◎한  바와  같은 f'  ◎굴◎뷰꼬◎똔볐 」이나  북한  논절착의  ◎정네용라  그  맥을  같이 하

 고  있는  것이라  함은  ◎말할  나인도 ; (f), 먼다 ◎◎찰◎◎ , 착쌌끕 51련

, 초본튜 176 .떤

 이러한  펀통은 It  ◎  깨걋이  이미 PT  곯르주솎 똑칸땠와 1◎붙투골 짢로◎초볶루순퇘
 를  거치면서  일제의 fie;afU! j  째촐◎ 놀을  철폐하◎  ◎한인민의  째쑈에  맞게 주체적으

 로  형싶되털서  일관되게  딸전해 , 왔으써  이러한  간뚠에서  형갭은  ◎◎솎낀류를 띠

 롯한  온칸  찐류와의  뻐똘을  강차하여  온사회의  주페사삼화◎  ◎튼히  변닐하는 떤

 』찌겨뚤의  무기로서  사멍을  다같 4-·  있다는 ; , 것이다 김근시 27 .떤

W 54)◎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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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공화국  주석을 E  ◎◎◎으로 , 혀◎하고  보위하는 , 것으로  이것은 채◎의

 사명에서  부터의 . ◎◎롯◎히다  빤끓떠론의  뽀덧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반

 대하는  제급적  적대분자는  무밋보다  먼저  밧최볼먼친의 fRfe  를  퐁격하는 것

 에  비난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 있다

 그거므로  ◎◎을과의  뗘뽁은  그  본질상 431  ◎럿욜◎ 의 fE  굴 을  보위하기 위

 한 , 투쟁띠며 fa  굘 이  개철한  소위  혁명위업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한 투쟁이라

 고 . 한다  이러한 f·1 관접에  북한은 fR  ◎ 과  지도자의  권위와  위신을 비방하고

 훼손하려는  요소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단호한  랸려을  가하게  된다고 . 한다 ·") , 둘째  당의  노선과  정책을  변◎ ◎접하

 는 . 것이다  북한에서는  당의  노선과  정칠은 fE  굘 과 5 )  지도자 「 가  제시한 것으로

 서  혁명투쟁과  건섣사려을  승리로  이끄는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적 ,지침이며

 그  노선과  정채을  무조건  집헝하는  것은  혁명투쟁과  건션사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  조진이 . 된다 ss)

 째◎을  포한한 ft  톤의  모든  팔이  예외없이  랸의  정책을 , 퍼쳔하고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ft  똔로  보기  때문에  래쟐은  당의  노선과  정칙을 , 비방  또는 죠럴

, 하고  그 ff  된 을 00,lai  하는  것을 08 6f  료 인  현상으로 , 인정하고  이것을 옹호하

, 고 fa  ◎하는  것을  요구하고 . 있다

, 셋째  모든  범죄적  침해로  부티 , 노동자  농민의  초껍과  쳐출초볶  래◎와 ◎

ef 출초볶  ◎◎를  위시한  혁명의  뵉득불을 , 지키고  보호하는 . 것이다

, ◎런욜  받◎의  초찔과  잖츱초볶래◎와 ef 처출초분  ◎◎는  조선인민이 내외

 의 faaf 떤 ff  려』구헤  반대하는  ◎불을  통해서  쫄◎한  혁명의 획득물이다라

 고 , 주장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프롤레타리아 , 독재정권으로서 ◎출

, 초◎  왔◎초분밭◎의  강력한  무기천 . 된다  주권에  관계되는  분제는 혁명의

, 근본문제이며  노동자  농민의 H  초『 을 3·  찬라 구의  침해로  부터 f:R셥하는가의

56) , 솥초튜 182 ; , 면 김근식 12 .면

Sf)  여기서의  수령은 ' '  김일성 을 , 가리키고  지도자는 ' '  김정일 을  ◎뚠한다호 . 본다

58)  이와같은  결론은  바로  김밀성교시의 '  뜬』◎쌀쌀의  ◎래과 fe  라싻의  ◎래에서 유래

, 되며  그  결과로  북한에서는  모든 , 기관  모든  주민들이  당의  정책을  곧 , 뻔으로 지

 상명령으로  여기고  야부런  이유도  붙일  수  없으며  헌신과  회싱을  바처  무조건 이

 를  관철해야만 t ff (f), 한다펴 토싻 촌 5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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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부는  혁텅의  딴◎와  랒◎론글의  성과를  좌우하는 fEi  콤뽀인  문제로 된다는

. 것이다  혁명의  획득물인  처틈초존쏜  ◎◎는 fR  왔 ◎의  씬◎뚫  찰썰로서 나라

 의  ◎◎팜털을 f·1, 위해  인민의 ft , 똔◎윷 토◎이며  날조선인민을  구원하기 위

 쓸  귀중한  ◎이라고 . 설명한다 f:1)

, 린째는  」ㄴ보의 H!1 졌팥 fTa  째와  생명재산을fEflaf  ◎폼로부터  보호하는것이
. 다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샘명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처를초볶친◎의 근◎적

, 요구로서  국파와  사회의 A  초 으로서의  ◎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떤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확고한  슨숄펄  된다고 . 주장한다

, 다씻째는  국가사회생확의 A·1 모든분야에  엄격한  제토와  필서글 ,유지해서

 혁명적인  뿐』루을  강화하는 . 것이다  이는  왔』ㅁ료의  국가사회제초◎  보다 강화

, 발전시켜  헉명과  건설을  추진시키는 , 가운데 ff·  ◎◎솎 구의 50 ef 뷰  책동을 미

 연에 , 방지하고  또한  뽄◎하는  위에서  중요한  뇰볶를  가진다고 . 한다

4. ft  룐체쟌노의 fB  컸죠의 탈출

 ◎랸한  것처럼  일반져으펄  째팔은 fB  뷰와  꿰져  및  흐  ◎욜의 nHffR  를 규정

 하는 o7  떱률 므펄  째팔을  려톤으걸  하는 n3  뿔 인  째팔뚤의  초된  골잰는 벌쬐와

 형벌의  팔잘인  촐뗘쳔츄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있다고 . 하겠다 ")

, 즉  어떠찬  경우에  덴죄가 , ◎포되고  이펏에  대하뗘  미떠한  체져을 뗘겪하

 는가를  여러  측면에서  명착하게  하는  것이  꿰◎탈의  ◎똔라고 . 본다

 그러나 30  류라는 fH  존에는  다양한  촐뗘가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 있다

 우선  제일  먼저 f~W  고러 야  란  것은  가령 ff  이 E,  을  쏜촘했다고  말하는 것처

 럼  터찰토◎가운데  ◎◎하는  젓틀의  촐싻  그  흐떨글 . 가리킨다

 이러한  쏠◎로서의 fa  뷰는 -  ◎에있어서 ~  꿀한  을◎에따라 6f  팔쌀 으로 ◎

 뿌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띠거한  쓸췄을  쪘쌀하는 , 채촐◎팔  예를들면 댈죄의

13 , 효 f·1  랄◎에 의 , 촐뚜  쑨◎등의  대상으로  됨과  동시에  다른  한괸  뎀죄의 현

59) , 춘조◎ 183 .면

60) , ◎◎◎뀨  래팔뺀◎뗘』◎ : ' , ◎꾜 초 1983), 6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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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형태와  그  뭔인을 , 연구하며  개인과  사회생할에 fB  쟌가  미치는 1  욜◎ 와꿰촐

at 래◎  추』』의  팍용과  ◎◎  둥을  검토하는 fa (Criminology, 료딸 criminologia)

,") 네지 ft  ◎낀 ◎의  구뽄의  련닦◎을  추구하는 3÷t 6")  꿰촐 뚠 의  려분으로 되지만

 딴드시  째랸딸의 f!  흐뚫 」인  대상으로는  되지 . 않는다  따라서  째팝딸의 임무는

fa  력라고하는  ◎순의 ,f16f  됐 촐뗘켠폰을  명확히  하는  것에 , 있음으로  루이 1,

 출  샅해했다고  하는  렷쏠의  사건은  이떠한  경우가 08  력로  되는  파를 토꺾또

 으로  고려하는  경우의  쑤또솔짜에  지나지 . 않는다  또한 08  련의  맙포롯쌀의 ◎

 쁨  린  빨렸를  표시하기위한 'SffU'  로  될 . 딴히다

, 한펄으회 58  료가는  용미는 #:tA, , 절도  방화와  같이  각각의 0831  똘뽀의 촐

 뗘로  사용되는 . 것이다  이펏을 fR af  』토재 최 인HR  순으로서의 fB  보로  칭할  수 있

 을 . 것이다  이거한  출뗘에서의 fU  잔는  예블  들면  뿌이 1,  물  살해한 ,겸우도

 ◎이 'f-  을  살해한  경우도  ◎똔하는 , 것이므로  이미  욜◎의  란◎는  아니며 뱉

 솎의  관변로 aft  』☞ 되어 . 있다  그기고  이것은  뿌이 f,  을  검촘한  경우와 뿌이

E,  을  련◎로 t  ◎ 에 ill  이러 한  경우로  부터  명화히  구별되미  있지않으면 아니

, 되며  이  구별은  확실치 ?f  잗잘◎탤 에  의거해서  이루어저야 , 하므로 이러한

 촐탸에서의 fB  교는  틀림없이  째쟐딸의  려춘으로 . 된다 6")

 이에  대해서 , 살인 , 절도  방화둥  각각의 fa  련뽐뽀모푸를  포괄하는 최고의

 보괸적개념으로서의  빔죄의  추구는 ·5·  채쟌 ◎의  똔삿물  초과하고 . 있다 이것이

 야말로  바로  체찰됐◎봐  착랠로  될  수  밖에 . 없다 #·1 따라  꿰팎줬◎의 대상은

f8  료라는  웅어의 3  제 자의  똘땃가 , 되며 -HfHR  순으로서의 fa  료로 . 된다

61) fB  료뿔이란  용미는 1855  닐  이태리의 fB  료랄골 R. far fa10  ☞ 의'Crimin01 9ia(rirst
Italian ed., Naf)les, IB85)  에서  처음 ;  사용되있다 관쪘  낀류살의 H  ◎턴곤에 관해서

 는 , 이수성 , 한인섭  세계법죄학의 · ' 연구동향옳 』☞ , 팎랄 26  제 귄 1 ( 61 ), 호 통권 호 서올
 대학교 , 범학연구소 1985. 4. 123-139 .면

 형사정처이랄  독일어의 Hrirninalfolitik  에  해당하는  발로서  엉어펀는 Criminal poli-
cy  로 . 료현된다  이틀  처음  사용한  것은 '  교삯  래팝살의 '  아버지 라  불리우는 포이에

(Pa it 르바하 ㄴJohann nselm 요 Feuerbach, 1775-1353)  최  알려져 . 있다  이  것이  므쭈
 파  토쁘에서 ' H '  채롤 뚠 이란  웅어로  번역퇴어  사웅되기  시작한  것은 1900  년경 부
 터  이 tr ;'Isfeff,

62)

63)  그러나  째팔살  중에는  채팔썼죠외에 fa  끊 의 fB  료뿜뽀을  골흣하는 iff  째 손즐이 있
 으므로  이  두번째  욜◎에  입어서의  범죄는 it  채 츱교의  라틋으로 ; ,된다 ◎◎츄촛

6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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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궈고  째랄갠◎ #·1 쿵에 f,  그 』한  역환을  맡고  있는  부분이  바펄 . 범죄론이다

rf)· 35 래◎뿌  쿵 ft 35  류 은 f!  꾸몫 』 (Strafbares 츄향 Verhalten)  의 -Hf  줲 R『 갼을

 주된  얼구  내용으포 . 삼는다 , 즉 - 힌 AfIB  퓨향가  ◎벼받기  위해  ◎◎되뜬 ·뇨률

 네지 fB·  ◎ ◎◎을  다루는  겄이 . 범죄곤이다 f'i)

 따꾸미  말하면  댐죄론은 fC  류의 -Hfff  딘포륫싻을 ff'  ◎하고 ft렬포 하는

. ◎꿇이다 6")  한견 fB  류의  일딴찌  ◎포륫촌출  ◎늣한  원리에 fS:  쳔해서 체게화

 하는  것을 08  랄랄초곯이라고 , 하고  채팎◎  낀료굻은  이  겄료땀포◎을 ◎쵸으로

 해서  전개되는 . 것이다 r7)

fB  료◎의 f·1 ◎롯로  현대의 35 (Slrafrechtsdogmatik)  채◎뿌 탈 애서는 fU류는

 변◎륫쌀에  해당하고 , ◎팝  ◎촐한 f='i  율로  츳쵸하는  데에  원칙쪄인  일치를 보

 괴  있다고  란  누 . 있다

64) . ◎◎출츄 62변

 솎터·Pi, , . , 깨팝 ◎◎ ◎ 178  턴 ;  한편  이와갊은  템죄론은 f,  다음 『  같은  역란을  한다고 볼
 수 . 있다 , 칫째는 fB  류들 fETe  아닌 IA  『러 한  럿룬으로  부터 Df 뿐◎핀꼰  측멀에 밌미
 서  구련하근 . 것이다 , 둘째는  탬죄의 .  ◎ 븟에  있어 ffHfBf· ◎◎ , 부여해서 , ◎◎ #

 ◎지의  근거에 · tJ.  착◎ ◎ 노의 Dt 갤쵸  덖어할을 , 통해서  깨촐◎랄의 ff  진촐 내지 길
 쌀또인 10 ·  낀 낀븟 느  턴외하는  억한물 . 담당한다  건◎  탬쇠론은  르◎의 , 흐쵸 낀째블
 르촌의  자의  적인 fffT  ◎팎 으고  루티 _f.  호하근  기능◎  가지◎ : , 있다 ◎◎출촛 63 .면
, 옷쏜◎ ae ff ( i÷ 재착 ◎ 촌 ◎」 ' , 틸옷초 1986), 134 .면

 일반퍽으초 (Sy,;tenl)  체계 가근  깃◎  일정한  ◎린애  기초해서  똔썰된  ◎천의 ·--굻

00  를 . 탈한다  밭쵸가 f·1:  분의 .  칙 밟을 , 폼고 ·  밭◎ 딴이  일정한  바춘찬◎에  관한  한 기
 준이  꿜  수  있다는  질은  각착의  오낀  진동이 . 되이찼다  뛔같밴죠팔에서도 랄군또

(Systcmdcnken)  딨곡 가  선호되고 . 있다

 째◎댔죠팔에서  페계쩌  사핀가  갖는  톤란은 (1)  사레검토들  함에  있미 ,펀리하떠
(2) ·  톤 같쏜인  사례해결에서  탈낑맏  ◎  있는  쌀곯띠출의  자의성라 T '  끔팰 탄을 방지

 해  ◎  수 (Gimtl nat, 있으머 ◎ ll  싫 die Strafl·echtstlog Iratik eine Zukunft? in ZStW
82(1970), 405 ) 밑 (3)  각◎치의 D  떰군 통  ◎◎는  착썬료의  칙◎또  ◎◎차  그띄 님◎

 ◎뜨글  툴멸에 41,·  한  동찰을  통해 i  촐◎똔골차  그텄찼에  의한  태조뇨인 Tf잖 ◎

(Reclltfor·tbil,lilnf)  을 '#11 가궁하  해준다근 (Lai·ena, 점둥이다 Methodenleh.e tier

Rctht,Iwisscnstha ft, 4. Aufl., 1979, 402  띤 '  초니 ff, 170  면에서 ).재인용

 래갹밖애 #·1  있이 는  째찰치 fl:J, ◎  간◎을  굘쌀으로 , 해서  그  펼◎메 f.1 의해 굿◎이

 없도록  똔◎◎ , 통일하고 ft  낀쳔 하근  깃이  체계구성의 . 임무이다  이에  따라 낀류끓

 의  페계는  힐정한  뎌◎베  봉사하는  션군 , 즉 1143  들뇨  ◎뇨이기  메문에 , 우선 킨류
 고  피는 · f.1 딴금  싼턴를  령잔히  ◎쓿하머아탄 , 하고 : ÷  』 한 fB  류의  인정에 #·1있미 의

·--·Df 천 .  ◎ 물를 , 페공하고 ff  채◎ 깔애  ◎싻죠파  자의싱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 , 한다 옷귿촐 135떤

67)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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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fB  뷰가  ◎포되기  위해서는  우신  형법상  촐타있는  행위로서의  ◎◎굻 뚤

 싻가 , ◎◎하고  이것이 ' · , 뼘◎륫쌀◎ 포 낚 ' , 갇◎ 탄 ff  글 이라고  하는 3  가지의 요

 건이  괼요한  것으로  되어 . 있다

 또한 58  료쓴  이 , 퓨똘 , 쪘◎롯쌀 , 료샬  출끈이라는  글촌에  칩촌해서 쪘◎되

 어 , 지지만  각각의 HR  순은 3  채려 션』◎에  상당하는  펼촌을  름째하기  위해서 필

 요한  것이므포  이러한 f·1 견지에 fH  로텨에  체계적인  똔츰겨을  유지하지 않으

 면  안니 . 된다 5")

 일반적으로 , 행위 , 변◎롯냐 , 죠쟐깔  촐끊  둥의  기본적인 38  류◎포롯싹의 료

 출는  약 150  넌에  가까운  기간  동안  학문적인  꿇논쳔천에서  시서히  쫀◎ 발전

 된  것  이 . 다 f")

 이상에서  채걀뿌◎빨에서 fU  ◎곯이  가지는  촐볶와  ◎똔뽀인 fB료떰표끓의

 변달에  관하띠 . 살펴보았다  그럼 t  』 튠채팎노의 58  류◎의  딸표  및  그 똔굳은

 어떠한지 ft  ◎째잗  및 It  ◎  채잗뿔츰들의  ◎◎◎을  바탕으호 f·1 해 살펴보기

 로 . 한다

, 첫째  우리 _t 째쟐  쩐료◎포륫싻으로서 (Tatbestandsmas$ -변달륫싻절율빤 ◎

kelt), (Rechtswidrigkeit), 잖팔쌀 (Schuld)  촐끊 은 fR  토 ef, 뽄씀 at ◎딴 HHTSSff

 을  가지고  있으며  세 f!it  률 을 f8  류◎포의 · . 뇨롯 if·  ◎ ◎쌀으로 . 된다 7")

, ◎옷끕블 134 .면

Hf  퓨볼 솎은  맨  퍼음 Berner  애  의해  범죄체개의 (erundste;n)  뺨◎ 으로 파악되었고

(Bernel', LehrbLlch des Deutschen Strafreehts, Leipzig, 1857),  책  임  과  독립  된 ◎◎

et  잖◎깔의  승인요구는 Jhering  에서 (Jhering, 띠롯되었다 Das Schuldmonent

romischen Pr'Ivatrechts, 1867),  꺾틴볼쌉◎슬은 Beling (Beling, 으희부터 Die Lehre

vom Verbrechen, Tubingen, 1906), ff  촐 곯은 ff  촐 을 ef ◎핀 Haffl  뽈촐 애서 ◎◎쑈

 볶쌀걱◎로  이해하는 Prank  의 Hf  촐◎ 출의 (Uber 류볕넓 den Aufbau des

Schuldbegr·iffes, 1907) f·1 애  제기된  몫뚠쑈 (Normative 촐◎존 Schuldlehl·e)  의 둥장
 으로  전환집을  맞이하고 . 있다

70) 쁜

f8  죠의  ◎포◎살을 , ◎◎◎쌀 ' , 료팝 딴 ff  롤 의  세  롯쌀으로  보는  견해를 3분댑이라

 고 , 차며  이는  독일형법학의 , 엉항이며  뇟볶싻에서는 ef ◎렵  롯분로서의 actus
rells  와 ef  초핼 륫촐최서의 mens lea  희  분류하며 fB  료번춘을 , 구성하고 쌜◎◎페서

 는 St 촐탈 (element 륫촌 materiel)  차 ef 죠깥 (elementmnnal) ◎촌  및  팝잘또 틀볶
(elernet legal)  로 ; 될류한다  뉴씁◎ 113 . 면  랸뼘깨팔잘메서근 , ◎빨 ef 올핼 fHIE,

, ◎밭 Of 초밸  ◎◎으로 , 분류하고  이테리에서는 , 퓨율 · , 로싻 딸 ff  출 으로 분류하는
 학자도 , , 』◎인다 뽀맡로똔 58 .면



419

 또한 of  세  륫쌀은 fB, 깨  ◎◎의 fl  초라돌한  ◎포롯◎로  ◎논하기 때문에

·  만 약  미느 · 힌  롯싻이라토  싼』ㅁ핀다면  처음◎터 #·T  소렬펄 의 fB  료◎쵸이 T◎

. 곯하다

 그러나 t  」 튼꿰팥노으천는  찐류◎포의  륫촐는  변◎롯◎과  번◎곳싻의 천출

f·1  으로 의  촌◎깔과 . 료골이다

 쳔달윳싻은 · ( · )  곁란 탄 ◎』쵸 딴 과 ( )  료◎ 료볼 을  포할하는 af, ◎쑨 af 똔슴 ◎순

 으로 . 기능한다 71) , 즉  변◎륫◎은  바로 fB31  ◎쵸롤◎의 tei  빔이뗘  』지뚠깔과 료

 출은  변달륫』추◎포의 . 륫볶이다 7")

·  ◎◎ 딸은  우리  채◎노의 '  료팔 딸과는  달리  볐◎봇싻과 iea!  쭌 』으로 바톤한

fK  료◎표륫촌가  아니라  변탈륫싻에 ff  텨된 . 롯촛이다

f·1 따라  밖◎의  퓨율가 ·  ◎◎ 날이  없다고  관단되는 , 경우에는 뼘◎봇깎에는

 해당되나  위험성이 1:B  곯되는  것이 , 아니라  퍼읍주터  변◎롯◎이  ◎젓되지 않

 으므로 00  류천  되지  않는 . 깃이다

 결국 It  ◎채팝은 , 변◎륫싻 , 교◎깔  류봇의 fB  류◎포롯싻이 , 있으나  이 fll가

 지  요소는  상호 ff, 바롤 35 ff 포  륫촌가  아니라 '  교쟌 딸과  료글은 쪘달륫깥의

6!1  올◎ 인  롤◎의 , 되고  쳔◎률나은 ·  죠◎ 딴과  교곱을  포함한 , ◎랄쑈 ◎콘쑤

faff  ◎포롯라으초  추성요건에  해당하면  바로 fB  료가 . ◎포된다 7B)

71)  긴류◎랄룬◎  낱 ·  북찬  비교해 ,보면

( ) 남한  구성  요건 - f·1  법  성 -  픽  인 .1 

=_‥‥‥‥‥

 트츠끄 j프프
72) f·1 따가 #4  뀨궤락에서  사공하고  임는  구성요건이가는 -  용 어는  바로  우리 째팔팔에

73)

 임어서치 fB  론닌포릇깐에 ; , 해낭긱다 짜똔빨 2 .재면

 일딴직으로  낀죠의 :,B:  ◎ 은  틴저 .  래각 ◎  촐따있는 fi·  출가  쳔◎◎칼에 , 해당하고 뼘
fa '  ◎롯쌀 꼴 딸을 A·1 ◎◎로해 '  죠갹 딸을 · , 꿔◎ 하고 ·  썰텄륫칼◎꼴 딴자 '  겉쌀 딴을 ◎◎

 고 , 즉 (1)nretht)  ◎팎 은 'It  콜◎ 토메  알서서  햄해저야  한다근 (Das ◎래 Ijnr·echt

Inuss ye  「der Schulrl ePi·ijrt 토 wwcr·dcn)  에 A , ◎해서  ◎쏠◎◎의  단계로 . 이어진다
, 극  낀류는 U!1, 팬◎ at, ◎료 4 at ◎◎ Hfi  ◎로  닌◎된타고  달  수 . 있다 - 피러니 t」 튜채

 란에서는  변◎◎카  트벨가  바펄 fB , 뷰◎포똔깔이려 f·1 (f·1 )  법성 험성 과  류촐의 뀌토
 이 f~  쵸」◎륫싸 ·  첸또 보다 , 알서며  따가서  ◎치출◎ f·1  규똘펀 의 ·꺾◎롯쌀볶쌀 딸이라는
1  제 단계메서는  낀죠턴포  띠딕가  걸징되어 .#.( , 지므 강◎진 130 ), 련  범죄론의 』초똔

 땄갑는  그 S!  블◎ 」  뇰나를  강실할  쑤 f=1  에 ( , 없개된다 뉘똔싻 t  」 뽀라  팔과 ,팝뼘◎

 펄납대학친 , 팍동룬제인◎소 220 )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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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째  우러는 Hfaef fa  보껼촌에 A  뗀하고  있으나  북한형법에서는 ef틀◎

f8  절◎슴에 a'Wf·1 입각  변◎롤싻은 dB, 뽄찬 ef ◎◎  궈또에 , 의해서  ◎◎싻과 류

 븟은 af 초땜  쒀◎에 )·1 . 의 한다 7")

, 셋째 ft  튼째쟐노의 f8 f·1 밴◎메 fB  ◎◎의  렴표쌀과  이를  통한  채◎의 ◎◎

6!  」 i  쌨 ◎을  저하시키는  요인뜬  ◎꿰팔촌초볶의  ◎칠과 If  뚤왔룰 ◎의 겪촌이라고

 닥  누 . 있다  왜냐하면 fa  료빨쵸◎은  료채◎웃초볶를 43  ◎ 펄  할  때  비로서 그

 짰◎을  다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 없다

 결국 t  』 류궤팔애  있어서  보째쟐웃초볶의 , 콤길 B'  뽐뚫 』쌨의32 , 븟 6f 븟◎ 08

 료◎순의 , 규정 fB  류◎포롤뽄로써의 6f 치릅 F ·  ◎ 술 탁의  강조둥은 t  」 틀째쟐의 If

AfB6!1  쌀◎으회  작웅할  수  있읍은  력인할  수  없다고 . 하겠다 7")

, 넷째  ◎란한  것처럴 It  ◎꿰팎에시는 08  류의  성림여부를  째쟐이 쥬랍굻인

30  절천  인정하는데  필요한 at 출◎  린 S!  초뼙 』인  표징들의  됐딸라고  하는 범죄

 성림조건의  해당여부에  따라 . 결정한다  또한  이와  같은 fB  류◎포』◎싹을58적

 쳔◎륫쌀  또는 ra  련촌빤히라 , 닥르련서  ① rE  련에  의하여  낱폼된 처를◎◎를

 특징짓는 7") 표징 (2) f(! at 련  츄률  및  ◎뽄를  특징짖는 011 율랩 7') 봇◎ (3) f[?

 은  차이가 . 밌다

 특히  범죄의 S!  ◎◎ 」Hf  금을  무시한  채 fB  료의  블뜰쑈  ◎◎을  강조하근 , 켱◎ 극단
_?..T.  적 는  사회직으로  위험한  행위이기만  하면  모두  찐류로  되호  뛔찰습◎노의 ◎

 뿔◎튜은 fHf  촌이  범죄로  보고  있는 fril  군손븐에  불과하므로  포착의  촛◎가  있을 때
 애는  ◎밟를뼘을 , 하게퇴고  사회적  위헐성  임는  행위는  모두  ◎져해야  한다는 결
 론이  도줄퇴이 til 깨쌀 ff 닐낱 00  밖 은  몰각되고 t  반다려 발◎◎촌 7, , 같끓끕 99 )면
 한겉  이와  같은  리힘한  결론을 3,1  하기 , 위하여  북한의  째찰찰욜중에는  법죄의 개
 념을  실멍하런서  뀨골의  위헌실외에  죄책성과 ·  재롤◎켜 ◎을 ( ,강조하거나 김근식

83-35 , , 면 김◎승 255-256 ; , 면 심현상 101-103 ), 면 Hf  올◎ 탄에  어느  정도의 제한
 을  가하러는  노쳐을 -t.  이고 . 있다  그러나 ft  뽀채쌀  자체가  쁨◎◎쁠을 정면으로

 히용하고  있는  데다가  툽뿐◎뼘의  허웅근거를  이떻게  설명하튼지  범죄의 실질적
 ◎솎긋촐차  랜뿐시키지  않을  수  없파는  집을  갉안하면  촐◎의  실◎에  임어서 ◎◎

 의  밈저성의  딴련가  어디까지  결정퇴는 , 것인지  실제  이러한  엄긱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는 fsataf (fr , 이다 똔빨 213 )띤

75)

74)  이점에서 '  교간 탁은 , ◎짼으◎  ◎◎은  온캣으고  라는  럿삯  채◎찰의  믿반원칙과 많

76)  이는  재쌉이  쌌◎의  대상으조  하고임근  어띤  것을 ,  이야기하머 친료의 촐털라고도
; 한다  심  현 , 상 108-174 .면

77) fa  료의 ff ◎◎ f  태◎이라고도 ( ), 하떡 신현상 fU  료  츄골글츰과  쁘톤태쫄에 해당하는
 덖덕이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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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  쑈출  또는  븐튜을  ◎검짖는 7") 표징 (4) ft  료를초  되는데  펄요한 7")조진

 둠 4  가지를  들고 . 있다 a")  여기에서 (1)  과 (2)  는  사회짙  위힘성의 내용이라고

 볼  수 , 있으며 (3  과 (4)  는 f~l ( )  촐 촐◎ 의  성릴요소라고 . 하겠다

5.  북한형법상의 쥬볼◎

fa  료란 f!1:  변◎륫 에  해당하는  볶◎하고  ◎븝한 'f%'  글 . 촐◎한다  따라서 fB

 료라는  ◎슨의 1  제 륫톳로  되는  것은  바로 . ◎율이다 a') , 즉 fa  료는  먼저 ◎볼

 의  ◎온를  요건으로 , 하며  여기에서 'fB  료는 '  퓨를이다 라는  솎뽄가 . 도출된다 "'

'fB  료는 '  퓨꼴이다 라는 , 것은  퓨촐가  아닌  것은 58  렬를  변탄하지 않는다는

, ◎클이며  이글  쥬출초◎라고 . 한다 8')  따라서 ff 채걀  ◎◎의  대상띠  되는 것은

, 퓨볼이고  형법이  져용되기  위해서는  머저  행위로서의 (Handlun Qua성질 뽀

litat)  출  가져야 . 한다 u")  흐  결과  쫀삯꿰갇은 f'i· (Tf,ter)  블욜 가  아니라 쥬촙

(Handlung)  에 ÷ 3  ◎ 을  두게 . 된다  이를  쥬롤째쟐이라고 . 한다 u')  형냅상 폰봅

 와  된련해서토 - 다망힌  건해들이 . 나타났다 u")  오늘날  처럼 fB  컨는 , 론잗하고 ◎

, 출하고 fl  ◎져 인 fi  볼라고 , 정의되고  동시에  이러한 00  류륫촌들  사이에는 눈

 ◎친료의  초◎쑈 fRD'fli  이라고도 ( ) 한타 심현상 fff  쏠 튜쌀헤  해당하는 .부분이나
 탠죄의  주체로  실병하기토 · ( ), 힌 다 심현상  골골곯◎에  해당하는 . 부분이다

, 깁근식 85-112 : , 면 오촉류 257-285면

, ◎◎츄츄 6f ; , 면 뉴쏜◎ 117 ; , 면 텨뺨로똔 91 .면

 우리  채갊도 '  류의  텃포륫촌인  뚜촐온 .  ◎ 갈하지  롯한  규촐는  듈하지 '(아니한다 채

 쌉 13 ) , 제 조 차든가 '  어민  규븝라도  류의  ◎촌퇴는 fa  ◎ 팠토애  잗◎피지  아니한 메

 에는  그  』◎뽄로  인하여  지하지 ( 17÷t)'  아니한다 제 라고  규징하여  이  점을 명백히
 하고 . 있다

83) ◎◎◎뿌

, ◎씁촌 117 .면

84) , ◎◎◎ f4 .면

85) , 뗘꿎똘 134 .먼

86)  츄촐◎곤이  처음  뛔찰찰의 iff  온◎ 습으로  자리잗게  된깃◎ Ab 9, 똘 Kostl in, Bernei·,
Halschner  둥의  헤  겔발◎애 A·1 . 의해 이다  헤끽은 4i  출는 fB 초랜  끌텄  뽀는 fafeft

,ei  출 치 ·  쵸현이디 고 (Jakobs, 설렁하있다 Strafrechl AT, or;n, 표 1983, 105 ), 띤 헤겔탁

if  들은 .=1  이전에는 f·1 힝띱체계네애  이름도  힝태도  먼이  룬산되미  있던 Hf퓨출 슴

 을 ft(Meterialisation)  쥬탄 하있 =,: 다 Itadbrilch  는  펑  파하기  토  하였 (Rafbr Ich, 다 ㄴ Der

Blandlun sbet:l·if'  뜨 』in seiner Bede itLin  ㄴ 트ful· da,: trafrrcllt,isy,Item, 글 Iferin, 1903, 8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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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ffR(Sobsumtionsverhaltnis)  쪘 가  성립되는  것으로  인식되기  까지에는 많은

 끓팔의  뻔룰을 . 건었다 D')

fi  봅와  관련한  딴은  겉해플은  쿠로 HR  퓨꼴 춘이  수행하여야  할  쌌논을 중심

 으로  힝위론을  전개하고 , 있으며  이러한  겉해들은  대력닥  류쁠◎솎을  전체 f8

 보◎포의  기초로  이해하고  류토뺀츔이  칠정한  샀◎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고  ◎◎하고 . 있다 or)e9)

 이에  딴해 #R  퓨봅 순이  일정한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 하고

 쥬률◎춘은  이론상의  문제에  불과하며  그  굻쳤의  실익이  없으므로  퓨율나 퓨

(Verhalten)  ◎ 가  아닌  다른  뺄◎들을  통해 fB  련를  점의하려는  노력  즉 퓨쁠쨀

57) , 똔론◎ '  젓삯의 ', 채롤팔랄 f: , , 짜료껼출◎초톨 ㄹ◎옻 ◎ , 쌀군치 1990, 68 ,련

59) , 추◎◎ fie, , 째쌉 ◎ 75 ; , 떤이하 술◎◎ , 째쌀찰◎◎ 212  면 : TH, 이하 로례 . ,째팔뼘 꼰
167 ;  면이하 텨◎ , 049 , 채팝 ◎ 134  면 .이하

HT  뀨골 슨의  기능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 일다 Maiho or  「 는◎◎뺨
Hf(Abgi'on nt:sfLinktion), 캐 fa  쭈  론 B (Grundelement),  찼 4·  론 혼

(Ver'hindungselernent)  를  들  고  임  으  머 (Maihofer, Der andlungsbegriffim◎

Verbrechenssystem, Tubingen, 1953, 8-10 ), 면 Jescheck  은 fa 30, ◎밖 if·◎◎◎
(Klassifi,kationsrunktion), (Derinitionsflinktidn), 츳볶뺨곪 HE  밖끊쌌 으로  션명 한다
(Jescheck, Lehrbuth dcs Strafi·echt, T, 료 4. Aufl., Berl in. 1988, 196  면  이 ).하

 뗘기에서 49 Sf  ◎밖 이란  우신  뀨블  그  자체가 fafeHf  순의 ff 날쭈  롯촌라는 ◎◎애

 서 . 출발한다 '  어느  누구도  ◎짼에  의해서는  져받지 (cogitationis 아니한다 poenam
nemo Patitui') , 라든가 '  텅◎에는  꼰출이 f.  부 『되지 (Gedankensind 많는다 aoll lei)'「 라

 는  같  이  암시하는 f·1  것 럼 , 틴◎  」ㄴ논과  같은  단순한  내심적  사시를 ef 찼몹 촐며

 를  가지지 , 않으며  쁘촌랜◎이  개임해서는  아니되는  깨팝또 13  ◎ 의  료토밖의 것이
. 다 , 즉 ef  재쌀 ◎◎의  대상은 , 뀨꼴이고 , 뻔덜롯쌀 , 잘팔깔 ff·  끌 딴이라고  하는 채랄

 쓿 fa  꾸 는  퓨븝라고  하는 3·1  촌이  성립되어  임지  않으면 ( , 안퇸다 뉴씁괄 118 ) 면 따
 라서 ff  쮸출 솎은 fB fff  류 촌은 fB  류렬쵸헤서 ef ◎향  빈뜰◎  차지하친 , 있으머 낀료

 려츰의 .T.  노◎◎슬으 서  낀료끓의 ÷ , 많 』이며  전체  낀료존의  료팎랐이  핀다고 본다
(Strantenwcrth, STrafrecht, AT 1, 3. Aufl., koln, 1981, 60 ) 면  이러한 퓨율밴습의

ef 랜◎  볼뗘를  퓨블의 00 쌀쭈빳  또는 ff ◎쁠  기능  듬으로 . 부른다 한편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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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츳곯노  제기되고 있다◎

ft  튜꿰걀에  있미서도 fU  ◎는  인짐찬  퓨◎이어야찬은  일딴저으로 인정되고

. 있다  북한의  깨갇삭골플에 , 봐차껀 fBfi  ◎는  외루지으펄  ◎  때  사회적으포 위

 헐한 ' '  퓨출 와  그 ' '  ◎률 천 .· 인친  길과천 f.) . 나 낱다  따라서  씬죄적 - 행위외 빔죄

 진 f~l 견  사이에는 HB  씬왓 쏜가  있미야  찬다고 . 구장찬다 B')

 또한 It  똔채팔똘메서근 fiE  뚠 퓨볼를  범죄의 ff 출◎ ftU  ◎  또는  쩐류의 출뺄

ff  꾜징의  한  꼿곤포서 ·  파파하 고 . 밌다 9')

f.·1  그 나 t  』 ◎ f·1  째팠탈젓메 는  퓨촐의 ff  ◎가 · , 란 딸 at 채걀 08 밖  둥에 f·1있미

-  무리외 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 있다

f·1  북한애 는 f8 fl!  료 」 fi  몫의 , ◎◎ fLl 나가  꿰툰의 3a  피글  정함애  밌어서 그

fa  쳔촐의  련◎과  뇰빈을 til  난히 JLI  중 하고 . 있다 'If)

 피들츤  소위 fa  료와의  ◎똑에  있미시  누구  촌의  털쨌을  가지고 있느냐를

 관떡하띠  츠  자가  그들의 Ht  인가글  구별하지  많으면  안된다괴 . 한다  이는 특

90) 4i :j÷~ffr  쏠깰◎쿰 은 4i Hf  꼽 곯비  표탕하는  바치  기◎이  필요하지 , 않다거나 어떠한

Hf  퓨골 춘토  그  탈굻을  페대고  수행할  ◎  없다근  김을 , 지저하면서 fB  료를 "껸딜꼿

 ◎에 , 해당차고 , 표팍하고  표◎가궁한 ", 롤깔 " , ◎착하핀  ◎촐한 "썩◎◎냐블첫 둥므
 로 . 정치팥다  특히 A,·HliH ka 11'm InlIS ㄴ 긴 #i·:f ea  펴 ◎을  풀러싼  논깅은  을바른 Hf근◎

 ◎◎ .· 위글  논쟁히라토  지  칭하기도 (Al·min 했나 Ka Ifm nn, ㄴ ◎ urn 교 Stande  뎌◎ 1..cllre
Yonl personalcli Tni·c411t. ㄴ irl'14'e schl·ift 치 flir WcIEtl, 1974, 395  털 :  촐』 ff, 2D9면에

 서  재 f.!-9-)

 또한 fBTil f.1 ◎슨 1  료 릇촐는 · , 밖닌◎가존늘 딴이친 11·11  갹굻  ◎◎ .  칠 ◎의  ◎골◎또 뀨

·  촌 그  ◎하는  것은  촐냐가 fl·( , 먼 ◎◎◎ ) alt , 래팔 죠 70 )  럭 고 f') , 친  퓨뜰낀파 ◎◎볶

fa, f% fB  촐 파 fB  겪튜 에 ·  찼◎뽄◎ 한 -JiDf, i'14 ◎◎ fi·f?:fff  ◎은  존재하지 않으딘로

(13rckclnlann, Medizinl,schc Wtli, 1572. 1 :310 , 던 AT, 3. Aufl., 1979) ,  처  음럭터 딴딘

,rE  ◎에  해당하는  찬갬교 4i·at-L· .%  재감아야 . 한다 , 극  보펀타당한 D!  ◎뼘◎뜻깔 」 4:i-
fff  촐 곤에  잔한  사고◎ ?:1 _s_  전 로 f·1 · 포기퇴어 바  하머  그  대신애 Radbruch  가 이티

 착강한  바와같이  」류◎◎◎곯골깎을 03  깨쌉 룬의  탓깎떠◎으로  삼아야  한다는 수장

of tH(Schnilke-Schrndcr·-Lcnckller·, Str·at'fetctfll icll, ㄴ Kommcnciltai·, 23. Aufl., Mun-
chell, 88. 교 23  련 of  하 ; Rr)xiii, ZSIW, 13t1. 74, 514 )럴

51) , 김근식 90 ; , 띤이하 솎고류 26,3 , , 면이차 십힌상 Iff f').이

92)  뎀죄좌 fulfi  ◎램효씬 은 fB  ◎또 , 퓨골 Hf ◎◎ , 복고론 fB,  ◎◎ a31  트볐 ◎  둥  세가지 ◎촐

 로  구실퇴이  있다고 .한타
53) t·1  흐 나  이차  같은  내토◎ T) 펀늘 '  어느  누구포 ,  띤◎메 A·1 의해  지받지 . 아니한다 '라

 근 ' f.1 쳔뎁  일반픽칙때 IBI  쑤이 . 볼 llil  란은  」ㄴ빌 '  ◎ 끔의 ·  균◎ 딴◎  내로하호 .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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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ft  뇰◎  관볕하는데  있어서  퓨봅룰의  당에  대한  ◎◎을 fB  련뽀 ,촐 론의

 ◎별과  함깨  이루어  져야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 것이다 94)

A·1 따라  북한형떱에  있어서 f8  교굻  쥬률는  그 6!1 텀◎  볶◎으로서 08◎빤첬

 ◎◎을  료류하는  차쑈  턴뚠이라고 . 하낀다

 이렇게  달  때 ft f·1  틀에 의 fB  료뽀  쥬물는  다읍과  같은  랸◎을 . 지닌다 9")

, 첫째  북한사회를  침해하는데에  돌려진 ef 찮출  ◎◎깔이  있는  류롤만이 떰

 죄적  행위로 . 된다

, 둘째  사회적으최  위험한  겯과에  대한  일정한  초햄론 , 향◎  즉  굘욜 또는

 른◎과  같은 fa af 잰  뇰련애  따라  감행된  밈위만이 38  력또  츄토로 . 된다

, 셋째  사회에  긱정적  영향을  주머야 , 하지만  그것이  딴드시  엄중하고 위험

 한  결과를  달생시켜먀  하는  것은 . 아니다

, 넷째 fefRaf  ◎롤는  ◎톤째쟐이  보호하는 nR  ◎출 쓸를  침해하는데 돌려진

 ◎◎ ·  퓨런  둥으로  표현되는 6!1 ◎◎ . 런쑨이다 9")

 북한띄  형범자자들은 fB f!  류 』  츄볼◎ ef ◎입  턴◎이라 f·1 하면  이를 갼외죈

 퓨율를 ff ef  ◎ 으로 f-i  조 하는  데서  표현되는 38  퓨율 과  그파  수행하여야  할 불

 꼰있는  잉위글 ifi af  ◎ 으로  죠퓨하지  않는  데서  표현된다쓴 ffnfB(Unte◎

94)  이에  팥하쳐  북한  형탭학자들은  긴일청과  김정일의  지침을  흐 ; 기포로샅는다 '그
 누가  우리  당의  사상을  가찐는가  가지지  알았는가  하는  문제는  오직  그의 실천에

 서만  검열될  수 . 있습니다  이렇게  거관적  기준에  의하여  사랍을  판단하며 . 적 아를
 구분하는  것은  결코  무리  당의  재급적  입장과  모순되는  것이 . 아넙니다 '(깁일성저

, 작짙 12 , 킨 297 ) 련 '  사람의  사상의식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자로  잴  수도 . 없다

 소직  실천행통을  통해서란  사랍들의  사상적  입장과 , 태포  견해를  전반적으로 판판

 할  수 , 있고  일징한  기간에  걸쳐  생활하는  겄옴  보아야  사상의식이  개변되어 가는
 정도틀 .  확슬 할  수 ( , 있다 김정밑 , 영화예술론 46 ).면

 결팍  북한형법은  객관적으로  나타난  현실적민  범죄행동이  임는가  없는가를 기준으

 초  갤죄인가  아닌가를 , 구볕하괴  그  빔지행동을  기준으로  해서  행위자의 사상의식

 강태를  측정할  뿐반 , 아니라  그들의 ' '  적 과 ' '  아 를  구분하고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
 정도를  측정한다는 ; 07 (7), 것이다 긴발찰 ◎ 114 .면

95) ft H (7), 뽀걀 ◎ 114-116.

96) , .  촛 ◎ 의 fR  차 쓿 f·1  ◎◎으로 의 ffr  린 이  퓨블의  ◎◎뽀  롯볶임은  우리형법에 일어서

 도 ; , 마찬가지이다 치뿟꼰 95 ; , 면 진계호 13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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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ssungsde likte)  으최  구별 . 한다 f7)

·Tf4tT91ft  을  다시  순수  소극범  또는  순수 9")  부작위댈 과  흔성소극범  뽀는 흔

 싱부작위댑으천  나누고 . 있다 99) , 다섯째 6f ◎료  퓨토쓴 fa  료볼의  ◎별쑈 죄◎

 뿐만  아니라  범죄자가  이용하는  또든  힘과 HlJ·  ◎쟌 탄까지 . 포할된다 , 즉 다른

 사랍의  힘이나  동물의 , 힌  ◎똔의 ·  ◎팔배 ◎까지 . 포함된다 , 콕  다른  사람의 힌

 이나  퐁물의 , 힘  촐뽄의 ·  슴낟래 탈을  이웅한  겸우에도  모투  범죄쪄  힝위로 된

. 다 1"0)

 또한  일반찌으로  전술한  것처럼 fH #0, ◎◎ , 왔◎딴◎  쪘렸깠◎둠을 파진다

 고  끓쓸되고  있는  퓨몰에  대하여  북한헝법차게는 fa  료쀼  ◎봅는  소위 08료와

 의  뗘통에서  다음과  같은  촐볶내지는 #E  밖 을  가진다고 . 주잠한다 Iel)

 ◎십현삼은
f·1 , 부작 띱으조  김관식과  김규승은  소팍범으로 . 뚜른다

 우리의 (echtc 긴정부작위범 Untcrlassungsde likte)  에 , 해당되며  북한형법상 ◎찰솎

et . ( 61 ), 금꿀 ◎ 제 조 et ◎◎순 fC  ◎  ◎뚜◎ · ( 66 ), 』러골류 재 조 . fe ff  ◎◎ 촌 ◎ 솎래 료

( 89 ), ◎류 제 쪼 fft  ◎친 ◎팍빈 ( 105 ), 교◎류 제 조 iB·0  찮츱초볶 ㄹ◎래 j ( 109보』 론 제

), 소 -fffuff ( 139 ), 『뚜톤뷰 패 조  죽을  ◎◎에  처해있는  사람을  내버려둔 (all류

157 ) 조  둥이  이에 . 해당된다  이처림  북한형법은  비교직  많은  진정부작위범을 규정

 하고  있는데  치근  우연싱에  기인한  컷이 f.t 아니  둑한의  인린린주주의제노와 밀접

 히  관련피어 . 있다  이메  판하여  심현상은 " fH  왔 르에서의 ÷ fC  』기곱 은  주펀  낡은 사

 상잔재를  가진자들에  의하여  수행될  수 .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4·1  부작 벋과 투쟁하

 는  것은  자은  사상잔재와  투쟁하는데  거대한  정피직  의의를 . 갖는다  특히 사회수

 의  건설과  된련하여  공푸원들의  일부에서  새로운  환겋에 -  적움 하여  자기  사업을 추
 진하지  못하고  헝시주의적  사언땅띤자  ◎극적  태도초서  자기  사업을  계속파는 것

 은  인민징권과 f.? )·1·  민대궁 의  연계와  ◎통농힝을  강화하며  깅제건실을 촉진시키근

til f·1 있어  찰  의의가 1.1-."  있 고  하머  ◎◎출낀의 31t '  ◎ 딴을  부각시키고 ( ,있다 심현상
126 ).띤

99) 쁜

 혼성소극렘  또는 f·1  혼실넋작 번에  있어서  츄골촌쳔의  근거를 , 착◎ at 쥬 ft  는 지무

 상의 10 , 쑴  무임관기와 If·1, 선힝힌  ◎켤 :t  는  공동생활의  준칙  등에서  찾고 . 있다

 우리형갭학게에서포 ri·  띠고팀 의 A (G nten 』몰◎ 교 전◎ theorie)  메  의기하머 부작위범의

 팔성요건요소로서 J4Hf ◎곪 10  쑬에서  발생하는  퓨븝쫀◎를 , 요◎하벼  그 발낑근거
 로서 , ◎슬 ff, 쀼 , 』◎핀  륜퓨퓨븝  풍을 ; , 들고있다 래톨곤 124 ; , 면 티뿟쌘 109 ,면 진계

, 호 148 ; 1.1 , 떤 』◎ 쟐 71 ; , 먼 킨◎◎ 130 .면

100) , 즉  파인을 (werk%e )  초구 ㄴ찔 ◎ -  이용 하는 if (mittcICare 턴◎슷 낀 Taterschaft)  을 인정

, 하고 ·1-  물읖  이응하근  뀨꼴에  내하여  징당방위가  가능함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본 . 다

101) , 길근식 95  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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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째 fl! Hf 료  퓨출는  적 ·  아를  구별하는  중요한 . 기준이된다 102)

 북한의  째팝탈떴에서는 f83f6f  쥬릅  하나만으로  적 ·  아를  판단하는 것은

, 아니지만 fB  규를의 fff ff 론 , ◎◎  혁명에  대한 , ◎◎ fBffaf  츄볼를 감행하게

 된  목쩌과  동기  둥과  함께 f8  료퓨볼의 , 깔◎ 08  료퓨븝를  감행한  정도  둥을 종

 ◎적으로 if'ff  하여야만  적 ·  아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고  보고 . 밌다

, 풀째 f8 S!1 류  퓨볼는 58  류를의 fB  죠블쥬의  초뺄쀼인 , 향몇  즉  돈욜인가 쳔

, 곳인가 at  욜건 인가 at  쫀욜잔 민가를  정확히  밝힘에  있어서  중요한  욜촌를 가

 진 . 다

, 처째 fB  절◎  츄끝는  같은  사회관게릎  칠해하는  유사한  댐죄들을  서로 구별

 하는  겸우에도  중요한  촐볶를 . 지닌다 , 예컨대 flfA ff  ◎◎ 잣을  침해하는 00료

f,: , 훔치기 B"W , 앗기 , 속띠먹기  강도  둥이  구별되는  것은 fB ef ◎  츄롤를 감힝하

 는  수띱이  다르기 . 때문이다

, 넷째 f8  류또  츄몰는  그 fa , 쥬추팔 , 조츄쌀◎ , 죠츄렬촌  죠퓨랸쌌에  따라 fIJ

 려을  무짇게  주는 fef  쑤으로서의  놀촌도 . 가진다

 이상체서  살퍼본  것처럼  북한에  있어서 58  류쥬률는  그  자체최서  째팥쑈 글

fa  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힝위자의  ◎◎과  걸합되미  판단의  대상  및 ◎

 려의  대상으로  뭔을  알수가 . 있다  이는  행위자의  츄롤보다  오히려 ef 쁘춘 뺌

,  눌에서 fa  ◎ 되는  류볼골의  ◎◎이  퍼  주요한  평가의  찰쪘가  핌으로씨 쫀삯채

 갈의  』죄쭈◎◎인  츄률초볶에  묘◎되는  찼롯를  초래할  ◎◎쌀도  적지 않다고

. 본다

102)  직아의  ◎딜은  충파인민공화국  형탭에  있어서도  중요한  촐볶를  가지고 . 밉다 ,즉
 범죄라는 ef 찬출 A·1 련보에  미떤  범죄는  적아의  모순의  성질에  속하고  미떤 범죄

 는  인민내부모순의  성질에 , 녹하며 48  째◎ 료의 fR9·  옷 은  보통형사법죄이고 ff◎
f)  은 fB . ◎◎솎 료이다  또통형사번죄는  대부분  인민네뚜모순의  성질에  속하는 fa

 료이고  소부뚠은  적아모순메  속하근  범죄이다라고  주장하고  이  두가지  모순은 ◎
'  딴◎놘란  아니라  ◎랜◎쌀에  있어서도  적아모순은  폭재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긴

 린내부의  모순은  민주주의직  방볍으최  처리해야하므로  반드시  업격히 구분하고
 정확히  처리해야  하며  뒤섞지  맡아야  한다고 . 한다  또한 ' , 현단계헤서는 찮출◎볶

 싼존촐◎을  찬성하고  웅호하며  사회쭈의건설사업에  참가하는  토든 , 계급 계충과

 사회집단은  모두  인민에  속하고  사회주의힉명에  반항하머  사회주의건설을 직대시
 하고  파최하는  모든  사회세쳔과  사회립단은  모두  인틴의 . 직이다 ( , 모택동선립 제

5 , 권 543-544 )  떤 고 , , 한다 법률상식 , 민족출판사 9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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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It  튜채팔에서는 H!  ◎올◎ 」  또는 at  ◎료 으로 ef  ◎변◎륫싻 인 쥬촐떠순

· 에  대해서는  거의  언◎이 , 없으며  행위론의 - ef, 유형 집톳 fefaf, , 찮츱뽀 4

at 곯  류론곯  둥에  대한  존철도  보이지 . 않는다

6. 3B flf  ◎◎고◎ 으로서의  찬◎똔 .◎◎깔

ft  류  꿰팥똘◎ Of  련◎포』◎낱은  북한  사회를  침해하는  일정한  찮츱쀼 』놨◎

 류출글 ft  튼째팎이 e?f  랴쁜 ◎ fU  료로  인정하는데  펄요한 ef ◎뺄  및 at 초밸 표

 징들의  밴딸를 . 말한다

 북한의  형법차게에서는  어떠한 08  료에  있미서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08료

 의  필수적  구성요소로서  다믐의 4  파지릎  들고 . 있다

, 첫째  범죄에  의하이  침해된 HH  차출 쏜를  특징짓는 표징

, 둘째 08 ff 료  츄를  및  찼땄글  특징짓는  객관적 표징

, 셋째 f8 at 류  굘촐  또는  걷톳을  특징짓는  주된적 교징

, 릿께 fB  료욜로  되는데  괵요한  조진을  특징짓는 꾜징

 여기에서  첫번째  조펀은 f8  뷰의  ◎◎  또는  려분메  해당되는  내움으로 볼

 수 , 있으며  두번째의  조건은 at 컨료  퓨◎뜰똔춘에  된한 1 , 니 용이며  세번째의 쪼

 건은  글◎◎◎에  관한 , 레용이고  네번째는 #3  글끊 ◎에  관한  내용으포 73 . 보 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같이 ft  튜채팎노 fiil  쩐 ◎포◎깎이찬  란째볐◎롯싻 그자

 체이며 Df 찮출 f 1 '  놨 솎 딸과  죄칙이  그  릇촌초 . 되어있다

 결국 t  」 튼째팔노 38 _)=  류◎ 롯꼿는 ·  ◎◎ 날과  료급으로  요약되며 띠중에서도

11 '  ◎ 톤 ◎은  그  ◎◎꼿곶라고 . 하켄다 , 콕  북한형범에서는 fa  교란  처틀뽀 '』피◎ 딴

 이  있는  퓨몹이고 ff 써솔 ·  ◎◎ 딸이  있는 fri  율를 fR ft  칠 해  놓은  것이  띰죄 변

, ◎류싻이며  범죄의 f~rl=  쳔◎롯 에  ◎율하면  바로 fB  료가  ◎조되는 . 것으로된다

 이러찬  씬류◎의  밖◎은  효뿐  꿰팔똘에  있어서의  쪘◎률깎쁠◎인 이른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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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tav  이론을  또방한  것으초 . 보인다 lo3)

 실제로  북한의  채찰뚤를  중에쓴  위의  루글을  그대로  차용하여 댐죄구성요

 건을  설명하는  겅무도 . 있다 Ir4)

 최근  북한의 Ie.i) 궤갈딸를들의  사용하는 '  킨절에  의하여  침해된 ◎틉뼈쫄

 글  특징짓는 '  표징 둥 4 · 가지 f8  류◎포천싻도  사실상  소련  쩨쟐찰노의 ◎슨

 을 6f  친릅 으로  불어서  구체화해  놓은  것에 , 불과하며  이러한 58료벽찼론쌀

 의  루끓련포는  매우 511 at  씬 이고 ef 106), 료를끓 이며  이러한 변◎쫓쌀런춘은

Baling  이전의  낡은  ◎순으로서  이미  근대  정법자에  의해서  극복된 것이라는

 겉  해  토  있 . 다 1117)

, 그거떤 t  』 뽄꿰팔노  찰습쓸 ·  』지쑨 딸의  욜며  및  ◎굻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

 다  칟딴적으로 ff 처틈 '  ◎◎ ◎의  ◎슴은  기본적으로는 20  세기  초엽의 처를

Hf (Def'ense 셜◎ sociale, Oesellscllschaftsschutz)lob)  에서  비롯된 개녑으로

103)  심현상의 (148, 조선정법해설 193, 212  면 )  둥 은  소련  째팜락골중메서도  특히 A.
N. Trainin  의  이듬을 71  ◎하면서  그의  영향을  입고  있음을 . 보여준다  소련 형법상

 의 Sostav  이곤에 , 관하여는 Feldbl·ugge, ' oviet 즈 Crini nal Law'(Leyden:A. W.
Sythoff,1964)89-95  떤 ; Academy of Science the U.S.S.R,'Fundamentals of Soviet
Law'(Moscow ; 1·'ni·f;gn 1.angilage Publi shing House), 406-409  면 .참조

 심  현 , 상 108-174 .면

, 김근식  긷차승이  띠기에 . 속한다

Ratlt)rllth,'Zur Systematik der Verbi·echenslehre, Festgabe fur rank, ◎ Bd 1., 160
162; , 강구진 19D  면에서 .재인용

, 강구진 190 .면

 처출닦절◎은  아직도 , 토딘  ◎탈되고  있는  팬존이기  때문에  그  별츰븟볶는 아직

 도  확립퇴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반큼 (fr , 랄볶☞』이다 딴◎  쌀◎◎』에  관찬 ,◎』촌
 를◎옷짝굘  옷팔톤 , 출올뿔굴즘옷 1985, 46 ).면

 초기메는 '  긴죠로  부터  ◎츱를  빵위하는 , 뿌◎므로서 ef 꺼출  솎◎을 일으키는

 ◎의 fB  류는  가장  강릭한  수단으로 3fP  또되어야 '  한다 는 , 촐◎로  또는 '헝벌권의
ft 교랄 fa  곤로서 '  췄티떨의  로류과 49  째를  위협하는  찐류에  테한 한톨왔티탈의

1#ffR'  ◎ 이라는  촐텨로 . 이해피었다

 그러나  오늪날에  있어서는  찬출닦곁는 'fa  료의  련◎과 A  긴◎ 의 '  칼료 라는 HE슴으

 로서 ff·  ◎췄◎ 에  대한 firrR  ◎ 으로  나타났으며 fa  료에  대한  ◎톨의  삘춘으로 둥장

; , 했다 추츤◎ '  처출◎결◎의  펼◎와 ', 렷꾼 f·1  울데학교  팝랄  제 24 , 권 1983. 9, 87
-88 .면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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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 서  인식되미 . 진다

 ◎◎  내지 P ·  ◎ 순 딴이라는  개념은 '  막연하띠  츳쵸하기  미거운 '◎순 띠라든가

'  』지◎이라는 R  』 순은  위험한 HRd'  이라는  말이  있듯이  깎뗘쑈으펄  정화한 ◎랫

 을  하기  미려운  ◎춘이라고  할  수 . 있다 llo)

 또한 ·  솎◎ 탄이란 'fUffA  이  료팔퓨볼를  하는  것이  련◎된다는 '볼찬 딴

(Wahrscheinlichkeit)  을 ,111) 늘따하변 '  중대한  교걀퓨롤를  힝할 , 개연성 ◎◎의

(uberwiegend) ◎침한 fe· (Moglichkeit) ◎ 딸  둥으펄  츳볶되미  지기도 . 한다 llr)

 견국  ◎◎」딸이란  ◎왔의  꼿숲노  그를  탄외해야  할 · ·  뇨륫 딸의  정토가 중대한

 료팔류봅를  행할 , 가능싱이며  이펏은 f8  료촐가 f':i  ◎졌 물를  다시  행할 개연싱

 을  갖고  있다고  볶짼되핀  팝짠◎글  위해서는  돈◎툰이  ◎롯하고  다른 추』』에

 의해서는  흩◎할  수  먼다고  하는  퓨율욜의  ◎◎싻과 ·  』☞◎ 딸의  ◎래을 .촐 뗘한

 다고  할  수 . 있다  위첨싱좌  개념을 5·  ◎하면  다읍과 . 같다 11'1)

, 펏째  장래 F ·  ◎ 료 딴은  상당한  정토에  이르는  것이이야 , 하며  단순한 fB류 ◎

#E (Wider 깔 holungsmoglichkeit)  테지 i' Uf 』◎ 115(latente ◎ eefahr) 정도로는

,B 114), ◎ 하며  상당한  정노의 · ,  꼴밖 ◎ 이어야  하띤  반드시  ◎뽄하고 70 '  효 탈 또는

 그에  가까운  정도의  개연성까지  요◎되지는  않는다고 . 본다 lls)

, 둘째  이때 ·  ◎◎ 딴의  정도는 (ie'  ◎폼◎ 딸의 (Grosse 정도 der Yerletzungs

109) j'·  째쌀 『 ·  낀죠 딸의  역사 A·1 녹에  달  째 Of'  러슬 잘죠죄은  주천 at ◎간 , 렸뜻이며 20세

 기에  나타난  헐창으로  볼  수 , 있지란  그  지집적인  피익◎  사실상 19  세기 ◎반의

 출◎초촌뿔◎애  의하여 (science 째롤팔 crimincllt)  애  가해진  뗘명에  까지 소괍된
. 다

110) i  곤 초◎뀨 i÷ tff) - at  채란 ◎ ◎뽄똔◎ 솎◎『 글 (=ft· , ◎◎ 』채팔촐똘◎ 24  봇 톨 2 ,료 ◎

78  면  이하 ; , 볼뜰◎ "ff i÷ 1151 f) ," 꼿◎◎ ◎ 지똔 꼴촌 ._'  『고 」  ◎ rJ (1982.5), 호 fl

.면

111) F. xner·,'1.las ◎ y em ◎ 지 del· ,licherenden und 1)efstr'ende  ◎ ssre eln 떫◎ 토 nach tlem
eesetz V 24, Nov ntlcr·, 띤 1933, TStLv, 13d. 53,633 .면

Schonke-Sch,·ode,·  토  단순한 Hf· (Mo91ichkeit)  ◎ 딴 으로는 3  ◎ 하고  ◎볶 tll노의

· (eln 죠란 딸 gcwissel· Gi·ad vtlm tvahi·sclleinlichkeit)  이  미  아  한다고  한다 , Schenke-
schr der, ☞ Strafgesetzbuch Kommcnt ·, 기 13 Aufl., 243 .떤
frf3fig, 128-132 .면

Sthonke-Scllrndri·-Sti·or, StGH. IB. Aufl.(M Ichen, ㄴ 1976), 652 .면

%:  옷싹 토 "  루골뜨의 i ·  료지 료 딸이락  났꺾봐◎톤골가  장래애  죄들  번하여  댑직  꾸를을 침

 해할 · "  ◎잔 딴 이라고  차었다 : , 온뵉 81  ◎토 ID4, 1982. 2, 23.

112)

113)

114)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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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lchkeit)  및 eef: ◎  똔쏩의 (Grosse 정도 der mogllchen Verletzung) ◎욜에

 의해 . ◎츳된다 lIf)  이것은 4tffu,  눈밭의 ( ◎래 Grundsatz der Verhaltnismu

Ssigkeit)  과  연길하여  신중히  판단되어야  하띠  독일헝법  제 63  조  내지 66 117)조

 와  같이  행위의  중대성을  요구하는  규정들히  중요한  지침이  될 . 젓이다 119)

, 셀째  티틴◎◎떠의  ◎◎은  료팟촐◎  즉 at 찮출  퓨려에  대한 aM출◎찮

(mangel an Willen)  와 af ◎출  츄런에  대한 ee 1 fH(Hansel 「 칠 an Fahigkeit)의

 양면실을  가지고  있어야 , 하며  퓨롤골의  ◎◎」◎과  위  ◎륫◎  사이에는 Hd◎뽄

ffR  가  있어야 . 한다

, 릿째  ◎짼되는  퓨몹로  인한 1 '  ◎ ◎ 탈은  처틀와 - A  쁠 에  대한  것임을 요구하

 지반  반드시  존쏜출  읏을」ㄴ에  데한  ◎◎을  요하는  건은 , 아니며  일정한 범위

 의  친란된  사잔  또는 A  똔◎ 에  대한 ·  ◎◎ 날이  있는  것으로 f3- . ◎ 하다 flu)

, 다섯째 P '  ◎ 쵸 탈이  란  장래에 '  중대한 (erhebliche 죠싻뀨롭 Straftat)  뽀는 중대

 한  겉과를  야기하는 (rechtswidrige 고팔◎끌 Taten mit scheweren Polgen)름

 할 '  ◎◎ 탈을 . 촐떠한다

 치출탄씰턴◎에  입각한 et ◎틀 '  곤◎ 딴의  삔슬은 It  뷰채팥을  비롯한 ◎출초

 볼  궤팔의  공통된  특섀으로 , 나타나며  이 HR  솎은  소련힝떱에 A  별 된 이레로

 다른  ◎틀초촌  째팝의  모델로 . 되어왔다

1917  년의 10  월  펴령은  그  띤◎의  리시아제국의 l2o) 힝떱전을  비롯한 모든법

116) , 추◎◎ f: ff·  』꼿◎ 의 H , 촌 til  서울 학교 , 촐◎밖◎쓿옷 1978. 50  띤 ;Jong-D◎
Bae, 1]or'Grund,iatz dei'Verhaltnisnlassigkeit im massregell·echt tles StGB(Frank-
fLlrt, Lang, 1995), lfl ~ 178 .멀

117)  독일형법  재 66  조  재 1  항은 "  쥬률욜와  흐  츄를틀  전체적으로 fE  쵸 하여  그 행위

 자가  중대한 fa  료규를  특히  ◎폼욜에게 ff  전또  뽀는 00  ◎ ☞』긴로  쿵대한 fa밤을

 가하거나  또는 i ef 똔 랏 ff  ◎를  아기하는 f8  료츄블의  토출으로  인해  쑈왔에 데하여

 ◎톤하다는  것이  쒀탯된 "  경우 라고 f·1  험성판단기준을  규정하고 . 있다

118)  이  괼주으로는  짰◎의 · , 딴◎  츄꼴의 , 촛츄◎쌀  낀죠에너지의  정도 58  료에 대한
 잘◎핼슨  둥을  들  수 ; If, 있다 추온 SD ,띤

119) Schonke-Schi·rlfcr- Stree, 652 .면

120) 1845  닐애  공포된  러시아  제국  최초의  힝갭전은 1810  년  프랑스  형법전의 떵향을
 상당히 flrll  받고 . 있다 1905  년의 f.1 최후  형법전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쁘뽄채

·  를 투촌슴의  밴끓  및 19  세기  후반의 ef  꾼옴쥬◎볶 인  뎁진  편찬을  모범을  하고 일

tl-;Maf·e Ancel, 1.a Defente Sociale Nouvelle, , 푸출◎  추뿟질 33, , 눈찬출깎펼 서
 울대학교 , 술판루 1985, 16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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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을  부인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새최운  헝사임댐에 착수하였다

 순련형법의  딸전은  소련사회의 at, 치틀 f!1 쫀◎  그리고 e  순뇨 ft  삣 와 더불

 어 ,121) 이루어졌으며  채걀는  새회운  찬◎에  대한  토든  부르조아직  저항과 듣

 올를  완전히  파괴하기  위찬  싻뽄떠북의 it  뽄이어야  한다는  읔똘가 ft갈팎 되

. 었다 122)  즉  소런의 Uf 차슬초볶  퉤◎글 f4'  결하기  위한  강저한  팝◎ 탐롤로서

 궤잖이  대푸된 . 것이다

f·1 띠기에  채팔의 fa·  떫 딴이 , 토출되고 #·1 따라 fU  ◎란  소련패제와 처틀초쫀팔

121)  일반적으천  소런힝넵◎  다음가  같이 4  시기로 :  ◎분차고 . 있다

1 (1917-1921) 제 시기 :  이  시기는  소럭 f.1 넵차칙  일반적  민리의  점진저 ,뺨◎ 라

 아그  펑긴치  토든  히같딸래차 11  또친』려 의  광탬위한 fif , 랄  싸아그  채추포찰의 폐

 지예  대신하근 .#.·f· 새  」래락의 ·  ◎포  둥이  이루어진 . 단계이다  뽀한  새로운 소건형

 법애  로한뇐  일딴인기를  ◎체화한  이  시기의 .?_  중 한  기록  중의  하나는 1919년

12  일에 T ' (People's 판 려뚫 쵸」ㄴ◎츄쳐 Comm;Ssar·iat of J13syice)  에  의해 공포된

Itukovofl Sh4hic 고 aCha ◎ la rD 1 tIItIVnf)My ◎ P Vy ◎ R ÷'S t(  딘 「 러  시  아  농화팍의 채◎포
 걀애  된한  지  침직인 ) . 익픽 이었다

2 (1922-1923) 제 시기 :  이  시피에는  소비메트의 IfIJ  싹이 2  제 차  성◎화퇸 시기였

. 다  러시아◎화국  형갬전은 1922  년에 . 채치린다 ·,1· 새고  넵전은  소비에트가 외곽

 의  간접에  성총적으로 =) 저항챘 ·11  부의 ·11  딴혁렁」 릭을 , 억눌겄고 .)  리고 - 내넉 깅

 제재건애  ◎짐이  맞치지◎  사회주의 f.1 혁령  이익의  통할에  대한  진딴직 의분이

!·: 제피되었  시기에 . 채택퇴떴다  이  싼봤은  사회쿠의적 '  슴싹 ◎에  대한  중요한 의

 ◎파  형갭짙  룬화  ◎재에  대한  레닐의  조언을 . 통합하었다  이  띤전은 T=!간짙 쟁

(wars of inter·velitlull)  자  딴혁냉주의  시기 ·  동 안에  채낵된  법애  란은  의존을 ,했괴

- 또힌 f·1 힝넨엉억에  타앙한  소비에트  댑정의 - 판게글  싱◎촤해 . 왔다

3 (1924-1958) 재 시기 .  이  러한  소띠에트 f.1 형탭 .T.3,· 새  개힉의  뚤결은 1922  년 소

(the 비에트 Jnir)n ㄴ of ovit 르 Socialist Bterlillllics;LT R)f.1 르르  성  립해  의해  꿸요해 . 졌다

 이  시기근  다음치  ◎징이 . 주폭된다 1921  년  노테에트언방공화팍  헌넴의 ;채택 형

 법문제애  관한  밀견치  인랑띤령의 ,  공포 나앙한 f.1 언방떱렇  민리애  초대글  둔 개

 떤짙  인방공퐈국  헐법  전플의 .채택

4 (1558-·. ),  제 시기 헌재 이  시기근  다◎  사항들  승  다음이 . 록겉퇴었다 1953  닐 헝

 법에  관근 .  새로 운  일땅잃떱의 ;  공포 개별  연방공차국  멍번전의  새로운 /Lll  대띄 채
?i:, =1-,. 그리 1969  년좌  ◎비에트 :  띤랑긍 화국  및  개빌  얼랑공화국의 수짙노동입텝의

 기  론  권  칙 -~ PfCL (0,j novy Isltrav; tcl not 1 「Idov o 또트 hun datcl'stva 쑈◎ 처 H 즈르 ; oi 즈 llznkh
ItcDiltllik) . 패택  이 ·'4·  시기 안의  헐법개힉의  일반적  기포는 22 , 차 23  파 소띠애◎

(40ngresse,i ◎산당회의 Dl'lIIC 4 SU) , 『 에서 1.1· 뿐만아니  노비에느  헝템의  새 복표

 즉  사괴주의로루터 ·  ◎산수외로치  이행과정에서  ◎리애츠연방공화국의  로든 뎁죄

 를 ill  거하기  위해  노격하는  건 ·  ◎ 의  엉향을  받아  설치친 41  노비에트농 낭 강령
(the Pl·( r· m ◎ 핀 of 1110 U)  ◎『즈 치 .!  일닌 직  조항애  의해서 ; , 정성되었다 김철 376-378

122)  이◎  궁국의  깅우도  라판가지 : , 었나 ◎출털 , 쭈◎◎ 17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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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판 ff  처틀 ◎◎츄뿔라고  하는 ef  ◎출 ◎◎갈의  ◎순이  나타나게 . 된다

 이러한  치슬뿌 '  ◎◎ 딴의 HR  순이  처읍으로  표현된  것은 1919  년의 러시아공

 화국 fe (the 째쟌 뷰◎뚜 Guiding Principles on Criminal Law of the RSPSR:

GPCL) . 이었다 Ifs)  이 fe  틀◎쁠  릇 6  ◎에서 f[!  료는 'j HHf4t %11  찬츤 뼘 에  ◎◎을 주

 는  ◎꼴와 '  존츄◎ 라고 . 정의하였다

. 다

 이러한 fa Hf  료 츤은 1922  년의  러시아 (Rspsa) 124)  공화국 째◎뷰 에도 이어졌

 ◎  ◎쥬 6  분 ◎에서는 'fB  류는  왔◎초분로의  이행시기에  쀼런골와  련토의 란

 ◎에  의해  설립된  소비에트체제의  토대와 3  ◎뚠◎를  위협하쓴 사회적으로

 위험한 fi  볼  또는 T  ◎촐 '  이다 라고 . 별츳하였다

 이것은  다시 1926  년  힝띱의  분  러◎에 125), 나타났고 1955  년의  채론포팎의 욜

 것  이 . 다

(p. 쭈◎뿌 p, C. L)  에서도 ff ◎슬 f 1 ·  놨 솎 딴의Hll  츰은  그대로 . 유지되었다 126) 117)

 이와  같은 1 '  ◎ ◎ ◎의  써솎이 It  ◎의 if 쳔꿰  및  뽄체팔애도  그대로 도입된

123) (GPCL)  ◎를◎팬 는 (Preamble)  ◎옷 과 , 째싻◎톤끓  찐료와 , ◎리◎ 채팎츄려틀의

(On e 단계문제 비◎유 in the Commission of a crime), j  째 쵸에  있어서의 , 왔찬찰 째롤

(On 꽐쒀◎ or'iminal conviction),  뀨롤맞  래걀에  관한 (On 문제 the operation of
c.iminal law in time)  로 rl  뼘◎ 어 ; , 있다 촐번 380 .면

 이  법전은 f,0  배과 fIJ  끊 의 227  개 , ◎◎으로  됐태은  쌀잘의 3a (  진쟤 토 제 1-4 ),조

 째펼◎들의 -ff6f ( 5-23 ), ◎를 제 조 15  ◎져추 의 ( 24-31 ), ◎볶 제 조  ◎리의 종류

 차  다른 f.J:  틀뽀 ( 32-50 ), 팎뽄구투로 재 조  칼돈의  ◎토츄을 ·1  운 한 ( 51-56 )을◎ 제 조 고
 구싱  되  ◎ ; , 다 술잔 386  떤 -388 .먼

1922  년파 1926  년의  래팔왔은  형시상으천는 1921  년의  패리초안의  영향을 받은
; , 것이었다 춘글◎ , 추갼◎ 166 .면

F. .C.L  「 은  레 3  조에서 ' ff 째를출  및  채려은 fn  료의  실밍에  대해서 ff  출 있는 ,볼

 즉  곯욜 :t  는  쳔◎애  의하여  채팔에  규정된 ef 찮출  슬쁠츄골를  한  골헤게만 ◎봇

. 된다 '  라고 , ◎정하며  제 7  조에서는 'fa  료란  소비에트의  사회  또는 , 국가체제 처촐

 초볶 , 뽄◎래◎ St 찮출초볼 If , ◎  시빈의 , 인격 , 정치상 , 노동상  재산창  빛 기타

 끌짠째를  침해하는  ◎습또 (  ◎◎뀨출 리골  또는 T ) 똔롭  및  ◎출초볶  란잖◎를 침

 해하는  기타의 at 찬출  솎◎츄봅펀서  채◎에  하정되어  있는  것을 . 말한다 형식적
 으로는  째찰에  ◎정된  어떤 4·1  힝 의  특징을  포함하는  ◎볼  또는 T  래촐라 하더라

 토  경미하기  때문에 at 찮촐 ·  ◎』슴 딴이  없는  것은 fB  료가 ' ·  아니다 리 고  규정하고 . 입다

1917  년에서 1959  년까지의  소런  채◎의  발전과정에  관한  더  자세한  설명을 군◎
, 츄 0)  잔출고볶쁘◎ 꿔◎ , 츄랸티 112-170  면 .찹조

124)

125)

126)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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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청범상의 9.1 ◎◎」딸 ft  촌은 1  개념의  팍정푄  각  조항의  따라 00료굘

 의 '  ◎』쵸 ◎을  의미하기나 fBfi;~fi'·  끌의 i ·  』피 로 딴을  의미하기도 , 하머  이  양자글 포

 참하는 Hf  솎으최  사용되기포 . 한다 irr)

 그리나 t  」 톤  째팔노의 111:  슬◎ ·  ◎◎ 날의  쩌순은  그  자체가  틴◎이나 뼘린와

 견부되미 ·  번친 탈과 ·  료◎ 딸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 또힌  흐것은 어디까지나

·  죠란 날이나 00·  ◎ 딸과  갈은  이츤따 ·  츳빌 탈이  먼는  ◎걀』꽉뽀이고토 f8』☞촌 인

 ◎◎으로서  극히 frf  논깔이  많은 1'f'1), 개닐이띠  위험성에  기초한 6f ◎◎ 08쳔◎

 쓿의  정릴은 ra  쑨친◎와  란쩨  째팔의  보장적 ee  딴 을  퇴껴케  할  소지를 스스

 로 ·11  포하고  있다고 . 하낀다 130)

7  류 촐

ft  ◎ _r.  째팥 의  죄칙은  우리의 ·  촐◎ 딸에  해당하나  죄책의  내용은 심리적이

 거나  ◎빔적인  건보다는  오히려 HfHR  ◎순 ◎으포  파파하고 . 있다

ft  뽀  째팥에서의 3f  촐  ◎◎는  ◎성요건해당섬  및  위법성  판단과는 별개의

f·1 차원에  이루이지는  것이  아닐  뿐만 , 아니라 "  죄책의 tl  용은  심리져 과정에

 만  귀착시킬  수 . 얹다  죄책은 H ff 치출 ◎ . ◎순이다 fll  왔 르  째팔은  뜰욜 틴

 꺾츄둥이  왔』ㅁ료의 A  토◎초초볶를  반대하여 7·1  저항되었 나  ◎랄◎를 침해하

 는  경우에만 fff,  찮◎로  인정푄다고 111), 하미 3t · 촐외  찮◎의  판단을 정치직

 기쿤애  의거하고 . 있다 1'f)

120)

129)

130)

131)

132)

W'fl(7), 긴◎팎 106

 심  현 , 상 102-102 .띤
ft ef (7), 류란 ◎ 106띤

 심 , 현상 148 .면

 이기한  넉한의 Ht  롤』괴 슬◎  ◎털채싻의  영향에  따픈 . 컷이다 ?f  뿐의 1519  년의 지
 도원리는 Hf  촐◎ 슴을 , ◎◎하고  햄위자의 t:1 찬출  ◎◎깎을  릎끊으로 . 대치하였다

1922  닐의  힝뎀전은  뛔롤출논의 at 초랠 f·1 롯쌀으괴  처믐으로 , ◎◎  교톳을 _5.구하
, 었으나 1924  년의  기본월리에서는  픽임개념의  기초가  다시  불텅확하게  되고 행위

 자에게 ?f  초 이 . 옳겨갔다  그겄이 1926  넋  힝텝전에서  다시  ◎촐와  걸튜을 요구하

 게 ; , 되있다 푸겼쥰  ◎뀨뛔할에  있이서  친류◎의 , 톨◎뗘뚤 H  차슬찬팔 ◎  폿 21 ,튜
, 강원대학친 1985. 121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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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흐들은 "  파기의  힝위가  우리  당과  국가와  우리  사회와 근로인민애

 게 f!  콤츳 」인  찼롯출  줄  수  있다는  것을  에건하면서 Hf dB  트 촐밟 으로 133),하거나

 또한  위험한  견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마땅히  예견할  수  있었던 f·1』』향에

 한 114)  힝위 깐이  당과  국가와  인띤  알에서 ff  째롤출 을  질  조건으로  되며 따라

 서  범죄로  될  누 "  있다 고 . 주장한다 ]:1.i)

8.  위험성의 fff◎출쵸

 북한  힘립상의  위험성배제사유는  떵문의  규정상 Hf  교율 롭와 ,론◎료레이며

 학설상으로는  ◎◎욜의 , 승자  사회지으로  유익한  지업적  기능의 , 수행 의무쩌

 명령의 , 집힝  자기  권리의  링사  둥이  인정되고 . 있다

 북한  형띱상의  이와  같은  위험실  때제사유는  우리형댑의  검우처럼 변◎륫

 냐메는  해당되나 '171÷  교팔 이  조각되근  것이 , 아니라  위험성이  민는  퓨율는 처음

 력티  볕달륫싻에  해당하지 . 찮게된다

 북한  형띱차자들은  북한  헝범이  ◎정하고  있는  교율란를와  뽀◎◎레에 대

133)  이  깅우가 f't  출로  퇴머 Bf  출는  ◎뚫◎촐와  뗘톤찬촐로  구분되고 . 있다 ft◎뽄 ◎

 란  자기  림인의 ·  ◎◎ 딴있는  결과를 " "  예건 하먼서  그  찔과의  발생을 촐러또으로

" "  회망 한  것을 , 말하고 fa  군◎욜랄  자기  행위외  사회짙  위험겅있는  결과를 "메
"  견 하면서  그  결과의  밭생을  의식직으로 " "  허용 한  것읔 . 탈한다

 이  평우가  쳔튜애 . 해당죈다  북한  힝띤상  과실천  인한  일련의  행리릎  범죄로 규

 정하고  ◎려하는 fH  춘는  사회적으조  ◎◎한  짇과발낑을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었음에도  탈구하고 .1  것을  땅지하지  못하었다는  필에 , 있으며  이러한 파싶적

f·1  힝 와  소인  투낑을  전개하는  깃은  사멉파 i  싯 활애서  재도와  질서들  세우핀 규읖

 을  업편히  지키도록  한에 f·1  있어 나  사랍들의  헉명적  각칠과  채임성을 높이게하는

til  서  매무 .5.  줄 한  의의촐 "  가핀다 고 ( , 보고있다 김규승 276-277 ) 먼  한편 북한에
 서는  촤싶을  파신적  가싶과  부주의적  과실초  구분한다  파신적  파실은  자기 행위

 의 fA  위힌성 는  결과를  ◎견하였으나  그  길과의  딸생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겉솔

 히  기대하였을  때  실림된다  부주의직 .  』 『실은  자기  밍위의  위헙성  밌는 견과를

 예건할  수  있근  실재져 ( )  가능싶 예견가능성 이 , 있고  ◎당  예견하였어야  할 것이
(  었음에포 에겉의 )  부성 붙◎하고  이릎  예겉하지  봇한  것을 . 발한다

 김  근식 , 99 .면

134)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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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H3ff  돌될투을  핌일싱의  효시에서  찾고 . 있다 13u)

·  잎  반적  으로 it (Hotwehr)  율팠쁠 는  므  ◎싻격의 (Gedanke ◎짼 des Selbstschu-

tres)  과  팝의 (Gedanke ◎◎◎짼 des Rechtsbewah u )  「 링 에  』◎토글  두고 lIB있으

 국가지  낀  사회적 (Recht$guter)  샵쑈 이  그  대상으편  되는  지의  여뚜에 학선의

 대펴이 . 있다  그저나  북한형범에서는  이클  정띤으로  허용하고  잃는  점에 흐

 특섀이 . 있다  이는 '  하나는  전채글 , 위하여  전체는  하나글 '  위하여 라는 집판주

 의  원칙에서  기인하며  북한힐빕상  개인의  이익럴다는  국가의  이익이 국가의

 이  익보다는  계◎외  이익이 #·1  앞 기 . 때쭌이다

 순◎짙으펄 , 그리스  펄마띱에서  이미  인정되어  왔던 T (Hotstand)뽀◎보 빡 은

'  ◎◎은  걀을  갖지 '(necessitas 않는다 non habet legen)  는 f·1 팔◎에  ◎ 의의를

 찾을  쑤  있다  북한형범차자들은  렙이  보호하는  두  이익  중에서  작은 이익물

 회생시히가고  보다  른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at  ◎츱 으천  유익한 긴급데픽적

 인  행웨라고  실명하고 . 있다 l3i)  흐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펏은  이익과 손해의

 치고  자음은  반드시  정치적  이익의 f·1 겉지에 11  파악 미야  한다는  것을 북한힝

 법학자들리  강조하고  있다는 .집이파

9.  예비와 미수

 북한형랩차메  있어서 f8 .  촐 가 08  지로서  ◎죠에  팍하기까지의  구체적인 노출

 가정은  우리  형탭파의  인장과  거의 . 갊다 IBa)

, 즉  곯촐◎료에  있미서  무신 , 심리적  물질적인  템죄수행의 ,  쟌뜰쀼뼘에 fL7앞

ft  촐파  표떵되고  그  고의에  기초하여 fBfgi  친클가  이루어지며  그후  단계인 효

 퓨의  꼰추한  후의  겉과  발생여차에  따라 , 미수  기쑤를 31-  논 고  있다는 . 전이다

136) ' j  갔 로◎촌◎로  퇴기 A·1  인하여 는  자기  개인의  이익로다는  인민의 , 이익  집단의 이
 익을 1·1  욱  긴중히  어겨아  하떠  자기  자신만을  낌각찬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동 지들

 파  인린늘을  낑카할줄  알아아 . 한니타  힉명가들은  자기의  동지들을 , 위하머 자기
 치  현댕집단을  위하머  록순을  아끼지  않고  투깅하는 · , 것입니다 김일성저작집 IS
, 핀 77 .띤

137) Itff,i (7), 쵸◎◎ 155 .떡
138) fr , 똔뿔 225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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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만  우리  형법이  틀츄의 ?f  봅추랸 을  기준으로  하미  그  ◎』치쟐를 , 심리적 물

 질적 f·1 준비단게로  ◎격와 fa  련 라는  개념을  선점하고  있는데 , 비하여 It  려 체

 팔은  ◎뽄찰토◎란을  괄주으펄  하여  그  ◎의  ◎류촌려의  단폐를 '  예선적 법죄

'  활동 이라는  개념을 If9) 설정하고 ft  쌀라는  개념은  실정  형법상에는 인정하지

 않고 . 있다

 우리  형법상  범죄의  미수는  힘법  각칙에  미수를  규정이  있을  겸우에 한하

 여  처벅이 , 되며  미수템의  형은  기수댐보다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 있고 범

 죄의  예비도  범글에  특별한  규점이  없는  한  벌하지  않읍을  원칙으로  하고 있

. 다  그리고  각칙이  정하고  있늘  예비의  법정형은  기수범의  그것보다 현저히

 낮게  되어 . 있다

 그러나  북한형범은  범죄의  준비와  미수를  범죄의  기수와  동일한 조항으로

, 처벌하고  그  경벌은  범죄행위의  위험성 , 정도  댐죄적  의사를  실현한 , 정도 기

 수에  까지  이르지  못한  원인들을  참작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 있다

 따라서  북한형법은  고꼭겜에  있어서  범죄의  준비와  미수를  모두 처벌하는

 것을  뭔칙으포  하고 , 있고  각칙에는  범죄의  준비  또는  미수에  관한 처벌규정

 띠  따로  설정되이  있지 . 아니하다  그리고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불과한 경우

 에토  기수범과  동일한  형벌  조항으로  처벌받게 . 된다 14o)

 또  우리  형법은 fa  추외 애  관하여  그  형을  필요적으로  ◎뽄  또는 헌◎하도

 콕  되어  있음에 , 딴하여  북한형법은  자발적  중지제도를  두머  자발적 중지자에

 대하여는  형사칙입을  붇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특색이 . 있다 141)

10.  췄 fB

It  튼  째◎노  공범론의  ◎숟은  다음과  칼이  살펴  볼  수 . 있다 B4a)

139) , 심현상 189 .면

140)  올쁘채싻에서는  미수는  기수에  비해서  쀼하고  ◎티하거나  또는  ◎넓을 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추쁘째팔  뽄 20 .천

141)  추쁘래팝의  경우에는 fB  촌외 의  째은  꾼◎  또는  뽄◎한다고  규정한다 .  중국 형법
21 .제 조

142) ft ifwfa(7), 튜 150-18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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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범의 f::·  헝태펄서의 fU  왔◎교 에  관한  ◎정이 . 없다

, 둘째  학실상 ft  삐곤뇨 의  개녈이  사용되고 , 있으나  헝범의  왔정상 f:3 fa똔뇨

 메  관한  왔정이 . 없다  붙한의 f·1  정법학개에 는 fB  료의  ◎◎나  방조는 사회적

 위험싱  때문에  처씰되는  깃이지  정빈의  닳포과  ◎물과는  무관하다고 . 한다 정

 댑의  성릴과  처벌은  단지  째히의  조춧에  있어서  고려의  대삳에  지나지 않는

 다고 ( fafB · ) 주장한다 왔 포 딸◎ .

, 세째 ft  튼궤락은 , 정씸자 , 교사자  깡조자에  대하여  동믿한  조항으로 처씰한

. 다  다만  형벌을  블읏함에 f·1 있이  그 f8  꾜에 fJH  건한  정도와  범죄행위의 사회

 찌  위힐성의  정도를  참작하여  정하포곡  ◎정하고  있을 . 뿐이다

 따라서  종덴에  대하여  괼요적  감경을  팍정한  우리헝랩과  탄리 북한힝법애

 서는  종댐토  정댐과 · 동일힌  힐씰최  처벌할  수  있다는  특색이 . 나온다

 이처런  모든  ◎벌자를  통일적 ·  포괄적으초  정댐자와  같치  취괍하는 소위

 통믿직  정벋자  개념은 1926  년의  러시아공화곽  채잖 17 , 제 조 18  제 조와 1958년

 의  형사임범의  기초 18  제 조  네지 19  제 조가  흐  전껑지인 . 사례이다 143)

 이에  대하이는  노런자자들  조차초  광댐의  가벌 If  위글  지나치게 확산한다

 비판을  하여 . 찼다
, 는내째

 글뜻의 , ◎료  콕  실패된  진사와  효과없는  길사글 "  싱곧못한 "추긴자

 라  하미  댐죄의  군비포  처씰할  뿐반 , 아니라  종빔의  미수를 "  성공못한 "깡조

 라고  하여  이  또한  탠쾨의  준비천 . 처빌한다

, 다싯째  ◎범과  츄◎애  관한  특별한  규징을  갖고  있지 . 아니하다  이점은 소

 런힝법과  쿰국헝띱의  겋우에도 . 마찬가지이다

, 미싯째 fafffR  ◎혈라는 ir:·  ◎쑤 ◎범정태를  총칙짙  싱걱의  규정에서 일딴화

 하고 . 있다  운치  헝번리  범죄단체조지죄를  자픽애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상이

. 하다  북한 )fiJ  블 팎은  공댐으최서 , 정댐자 , 효사자  방조자를  왔정하고 있먼을

, 뿐이고 Tfil  팝◎글촘애  ◎죄조직체에  팥한  설떵이  있었으나  미는  각칙적 성격

143) =1  러나 ' ffIJ  『◎ 싹은 '  콩갬애  대하여는  쿠뎀애  띠하여  겋하게  처벌하거나 치떨을
 면재하미야 '(25 ), 한다 조 ' , 헌락 , 유촉  기탄에  의하어  렘죄에  참가한자에 대하머는

 그의  넴죄좌  정상에 Irl·.'·)  종탰에  레하여  깅하개 .1  퍼벌하거ㄴ 처벌읔 띤제하여야
1·H'(26 ).4 한 조 .7 규싱하 . 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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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팍  처빌조항에  정해진  댐죄조직체에  대한 , 설명으로서  각칙에  특별한 규정

 이  없는 fB  류꺾밟뼘를  구성한  자에  대하여쓴  목적한  범죄의 T 09  리 로서만 고찰

 하게  되미 . 있었다 144)

 그러나  신형댑은  범죄조직체를  공범의  한  형태로  일반화하고  이에 가담한

 주모자와  추종자는  그  조직체가 let  한  댐죄에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형사책

 임을  지도록  하고 . 있다 14.;)

, 일곱째  무리  힝법에는  전혀  인정되지  아니하는 T f8  추톰 과 fffB  찼 의 규정

 을  두고 , 있고  은닉띰도 '  범죄  및  형빌에  관한 '  일반원칙 편에  두고 . 있다

 불신고댑에  관한  규정은 1926  년  러시아공화국  형댑전을  모방한  북한 구형

 법상  조분내용이  신힝띱에  그대로  인게된  것으로 . 보인다

 방임범에  대하여는  북한  구힝법이  전혀  규정하지  않았고  학설상으로만 인

 정되던  개녑이었는데  신형법에시  이룰  입법화  한  것이라는데  그  특색이 . 있다

11.  형  벌 론

ft  튜째잘에  있어시  채져의 at  트 은  뽄째쓿탄초불와 -Hf  출◎초볶  및 을◎초

 볶를  종합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같이  보이지만  째팟의  봤츳을  보면 fE채에

 처하는  류가  많고 j fB  』 ◎을 료에  대하여는  무자비한  채려을  과하고  있으며 H

S!  ◎ 」 '  탈곯을  가지고  있다  한 . 것이다  따라서 ft  뽀채삽에  있어서 <  형벌의 과

 업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공화국형법에서  두 -  과업 강제와  교양의  결합에 관

 한  레닌의  ◎시로부터  출발하여야 )  한다 고  설명하고  있으며 <  반항하는 반

144) , 심현상 211-212 .띤

145)  이러한  입법테도는 1958  년의  형사입법의  기초와  관련이  임는  것으로 . 보인다 동

 입법 17  제 조는  종래의  소련헝법과는  달리  공범형식  속에  전통적인 , 실행자 교사

, 자  방조자  개념외에 " "  조직자 라는  개념을 , 도입하쳐 '  법죄의  공범자란  실행자 외

 에 , 코직자 , 교사자  방조자를 . 말한다  조직자란  범죄의  실행을  조직하거나 그것을

 지휘한  자를 '  말한다 라는  규정을  신철하였다 . H-, 틸교 235-236면

 또한 j  올트채 촐도 '  범죄핌단을  조직지도하여  법죄활동을  수행하였거나 공동범죄에

 서  주요한  역활을  한자는 '(23 )  주벋이다 조 라고  규정하여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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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명룬자플에  대하여는  뚜자비한  진압을 > 찌웅한다 1"5)  라고  료현하고 있으뜨

· 로 It  튜채◎애  밌어서  째툰의 eB  펀 걱봇은  쁜래에  ◎논하는  ◎◎◎류구에 레

 하띠는 SE , ◎  ◎져  등의 , 강제로  낱추한 A  또에  대하여는  강제를  톰한 을쑨의

 ◎팔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채리의 S!J, 트  과밈은  련끌째초촐와 볶◎

 채초볶가  걸한된  것이라고  팎  누 . 있다

 채져의  종류에  있어서  우리  채팔에는 fEW, rfa, 긴 , 찻린 , 쓸곤굿◎ ,쏠곯◎외

, 지숲 , 란짜 , 뜰뜹 lIf ◎  등 9  썰으초  되미 , 있는데 ft  틀째팔에  있어서 채혀의

 퐁류는 fEW, ? , ◎쓸채 ft , 을 ◎런채 , 브찰껄해◎째 a , 골◎◎똔꿰  둥 5  꼰으로 되어

. 있다  여기에서 Bftfflf  붑짤찐꿔 과 lIt  』『◎◎ 뛔은 fH 6!  따 꿰 」  성걱을  가지고 . 있다

It  튼의  쳔채◎의 fsfa  째져 를  보면 , 사힐 , 징역 , 교화노동 , 띨금  일정한 권리좌

, 박날  잎정한  직업  또는  영민의 , 금지  일부  또는  전부의  재산똘수  둥 7졸으로

 ◎분하고  이외에도  특수한  것으펄  원긱지  추방을  합하면 87  글이었던  것을 fa

.  ◎된 A·1  쏜째팔에 는  모투 5  ◎으로  정궈한 . 것이다

It  톤째팥에  있어서 fH  초 에  관한  내용을  조뚠을  통하여  살괴보면 fB◎◎촌

 류의  곯쉽븟은  지의 fE  째  찢 iallf  』◎◎ 최  처힝하고  있으떤  채의  』◎뽄이나 된

f5  퓨 컬글  못하포록  하고  ◎군◎◎따저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다른  썬료에 비

 하여  조째의  뚜쓸을  인은  잔흑한  째져을  과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라 . 하긴다

 또한  르츳초촌과  처솥초촌퉤◎나 %T·  ◎뚤토◎ 찬◎쏠을 7·1  딴대하 나 Jf부솎친료

 와의  투쟁을  깡해하는  템죄가  모투  싼혁명띰죄에  해당하뜨최  광댑위한 처띨

 을  하호 . 밌다  북한힝법의  딴헉명댈죄의  잠에서 56  제 조 30'3' 9  ◎ 썰◎런』 를 보

 면  당과  국가의  정채을  비깡하거나 , 라서 f·1  추 글  하는  행위까지도 반국가지

 범죄로  규정하여  그  채쁨은  사형에  퍼하고 0, i  초 』◎ 츠똔글  한다는  사실을 생각

 할  때  그  형벌의  목적이  뚜엇이며  그  의도가  무엇인파를  짐작할  수  있게 한

. 다

ft  블째쟘에서  또  하나의  특색은 31  ◎율눈린 즐 i#  정하여  처씰하고 있다는

. 짙이파  즉  될한형랩 r~ll147  조를  년멀  띱관의  재판힘위에  데하띠도  형뎁에 규

 정차여  힝사처벌을  하고  있을물  알  ◎ . 있다 ?t  재 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으천서

146) , 심헌창 , 삼게서 233-234 ; , 띱루부 f·1. 살게 76-7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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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꿴노의  과오는  노◎◎』츳애 __t3i  하여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쫀싻잗의 원칠

. 이다  그러나 It  쀼꿰팔에서는  램관의  부당한  재판에  대하여도  경사처벌을 할

 쑤  있도록  하는  것은 f39  ◎◎ 의 5%  포이  럴장되지  않고  있는 . 것이다 147)

12.  반혁  명 범죄

 반혁명죄는  사최주의국가  형랩에서  일딴적으로  인정되는 댐죄유헝이기는

 하나  북한의  체제가  다른  사회주의국파  체제와  구별되는  유일적 지배체제를

 취하고  있는  것가  마찬가지회  북한헝범상  반펴명죄도  다른 사회주의◎가와는

 다츤  내용을  가지친 . 있다

 북한헝법상의  반쳐떵덴죄를  중국경범상의  반형명죄와  비진해 ,보면

, 칫째펀  북한정범의 '1:  반쳐명 죄쓴  그  규제대상이  보다  괌댄위하개  되어 있

. 다

 우선 - 규제조문도  중국의 12  개 ( 91  조분 재 조  내지 102 )  제 조 에  비해 16개조문

 으펄  많을  뿐아니라  중국의  반혁멍죄가  사최주의체제  전복을  목짙으로 국가

 의  안전을  칠해하는  행위만을  ◎제하는데 I~ , ◎하띠  북한의  반펴명댐죄는 국가

 의  안전을  침해하는  림위에  그치지  않고  사회주의체제를  반대하거나 그들의

 정탁  및  당을  딴대하는 , 행위  심지떠는  김일싱  개인을  반대하는 힝위까지토

 반혁뻥덴죄로  왔정하고 . 있다

 북한에서  길일실  개인을  반대하는  행위까지토  딴펴댕빔죄펄  다루어야 하는

 이유로서  제시푄  근거를  보면 "  사회주의제도가  팍립된  후에는  게급투쟁의 내

 용과  형식이 ( ) 과거 민주쭈의  쳐명단게와는  매우 . 다르다 ( )  ◎화국 북한 의 현실

 은  미국제국주의가  남조선을  점령하고  남의  반동계팝과  북의  착치계급의 잔

 미분자를  선동하여  공파국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고  혁명의  획득물을 전취하

 고짜  함과  동시에  부르조아  사상뜰  침투하러하고 . 있다 14a)  계급투쟁의 ,역사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3·  계 짙  적대분자는  무엇보다도  턴저 노동자

147) , 오◎기 19-2) . 뻔 -

148) TB , 주승  고신민주주의인틴곱파국 ( , 헝사법제 일론 , 사회펑화사 1988), 125 .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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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급의  영수를  공긱하는데  비난의  화살◎  집중하고  있음물  나타내고 . 있다 따

 라서  반혀령범죄와의  투쟁은  본짙에 f·1 있미  노동자게괍의  잉누를 보위하기

 위한 , 투쟁이며  영누가  개척한  힉명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 . 된다 14f)

 따라서  공화국  형법은  주석의  권위와  위신을  비방하고  훼손시히려는 세세한

 요소에  대해서도  단호한  징벽을  추가해야  함을 . 요◎한다 Iso)"  는  등으천 설명

 하고 , 있으며  신제고 -  북힌 의  신헝탭은 4  제 조에서 "  조선민쭈주의 인민공화국

 주석을 , 보위하고  공화국  정부의  노선과  정책을  옹호 ---  관철 온  사회를 주

 채사상으료  일색화하는  역사적  위업에  기여하는데 "  있다 고  규정하여 · 북힌 헝

 법의  목적히  국가안보나  사회보호보다는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는데

 기띠하기  위한  것임을  노골져으최  표명하고 . 있다 Isl)

 따라시  북한의  안보정사법이라  할  누  있는  반혁명띤푀  팍정의  이와같은 입

 잠은 <  국가의 , 존져 152) 안전  이나  자뮤딘주적 fL)  기본질 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힝위민  때에반 )  저용 늰  수  있는  우귀  국가보안법의  인장과는 관본적으

 로  다른  것임은 . 불론이다 1.if)

, 둘째펄  북한형범의  반쳐떵렌죄는  그  형씰이  가똑하개  되어 . 있다

 우선  북한헝범의  반쳐명적 , 태업죄  싼혁명범죄 , 은닉죄  딴헉명범죄 불신고

 틴  방임죄출  제외한  모든 ":·  헐명댐죄에  대하여  법정형을 <  사형  및 전재산

>  찰수 라는  가혹한  청으로  팎정하고 . 있다

 반혁명빈죄라  란지라토  특별히  정상이  파벼운  경우에는  징역형도 가능한

 것으로  되미 , 있으나 fLl  북한애 는  무리  댑제와는  팥리 <  형벌을  양정한에 있머

 사회고학  출판사간  떤학곤룬진 1,1975,31 .떤

, 김◎승 , 진게서 152 .면

 북한의  추힝탭에서는 "  ◎선민수주의  인틴공차곽  및  법률질서글 렘죄행위로◎터

 보리할 "  것 을  힝렙의  목적으로  규징하긴 1  있없다」제 조 )잔조

 곽가보안떤 1 (-7· ) 제 조 저 : "  이  번◎  국가의  안전을  위채롬게  하는  반국가 놜동을

.T.  규제함으 씨  ◎가치  안전파 f.1 ◎민  낌쫀  믹  자유를 .f.  화 함을  릭적으초 . 한다 "
<  ◎가보안댐 7  제 조애  대한 T:)  위헌심판사 애 - 대힌  헌뎁재판소의 한정합힌절징
(1990. 4. 2 ) 자 T:찰

149)

150)

151)

152)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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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볍게  보는 >  조건 이  극히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iu) 아니라 반

 혁명범죄애  있미서는  츠  충에서도 <  특별히 >  정상이  가벼운  경우에만 징멱형

 미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딴혁명범죄에  대하여 < >짐역형

 이  선◎되는  겋우도  거의  없는  것으회  알려지고 ·있다

 붙한힝법히  이와같이 '  반혁 명범죄에  대하여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는 근거를

 보면 "  반며명댑죄는  그  근원히  사회주의제도  자체나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

 아있는  낡은  사상잔재가  아니라  게금저  근뭔으로서 ,  노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

 주의제도에  앙심을  픔고  있는  착취계급  잔여분자플이  존재와  그들의 반항에

. 있다  착취게급  잔여럭자들을  비롯한  적대적  요소들은  사회주의  제도가 숭리

 한  다읍에도  사회주의사회에  상당치  오랜  기간  남아  있으면서  악랄한 반항을

 게속 . 시도한다  이  적대넉자들은  대를  띠어  가면서까지  착취제도를  복구해 보

 려고  악란하게 . 책동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번혁명과의  투쟁을  성공적으로 진

 힝하기  위하여서는  반혁명범죄의  게팜적  근원인  착취계급  잔띠분자들을 비롯

 한  인민정권의  독재대상들과의  계급투쟁을  강화하며  그들에  대한  독재를 강

 화해야 . 한다  이러한  게급적  원수들에게  사상교양이나  해설과  설복을  하여 그

 들의  적대행위의  시도를  포기하페  할  수는 . 없다  반혁명범죄를  미리 막기위해

 서는  반혁명  적대넉자들을  무자비하고  엄격하게  징벌해야 "  한댜 고 설명되어

Iss) 있어  법죄인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는  적물  섬멸한다는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 있다

 중국  형탭에서는  반헉명죄떼  대하여  원칙적으로  무기징역  또는 징떡형에

 퍼하도록 , 하되  잎부  조항물  제외한  나머지 9  개조의 ( )  반혁명죄 해당행위 에 대

 하여는 "  국파와  인민애  대한  위해가  특히  중하고  그  정상이  특히  악랄한 자

154) , 김근식  형법학 1,173 .면

 형변을  양정합에  힌어서  가볍개  또는  조건은  다음과 . 같다

1.  주모자 ft  는  추진자의  위며  강제  둥으펀  말미암아  괴동적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
2.  강한  정신져  자극으로  말미알아  죄를  법하였을 몌

3.  미성년자가  죄틀  법하였을 메

4.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어  죄를  범하였을 때
5.  자기의  범죄행위들  진심으로  뉘우친 때

155) , 깁근시  힝  법학 1,28-4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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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곽 , 형법 103.E제

"  이  장의  상술한  반혀멍죄  행위꿍 98 ( . 제 조 반힉명핍단조지 ), 지도 99 (제 조 반힉명

- 활동 ), 수행 102 (  제 조 사회주의제도 . 진넉 )  선퐁둥 를  제외한  국가와  인민에 대한

 위해가  특히  중하고 =1  정상이  특히  악랄한  자는  사정에  처할  수 . 있다 "

 는  사형에  처할  수  있도곡  하고 "  있다 고 Isc) 규정하여  덥정헝에  관한  한 북한

 항범상의  반혁명범죄  규정과는  정싼대의  형식을  취하고 . 있다

 한편  우리  국가보안법에서  번정형에  사형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은 3제 조중

 딴국가단체의 , 수괴 4  제 조의  목찌누행  중 , 일력 5  제 조의  자진지원  중 , 일부 제

6  조  중 , 지링수수잠잃  탄춘행위에  불과할  똴만 , 아니라 157)  여지죄 를 제외하고

 는  모두  무기징혁힝  또는  징역형과  선택형으펄  팍정되어 , 있으며  그나마 실부

 상으로는 1%)  짜량감경사유 가  복넓개  확용되고  있어  국가보안떱은  힝벌의 적용

 에  있어서도  역시  북한형랠과는  관본적으로  다르게  되어 . 있다

, 셋째로  북한형범은 1  칸혁명법죄에  대하여  양형을  가족하개  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추시효제도와  집행유예를  쩌용할  수  없도콕  하고 있다

 북한형법의  이와  같은  규정은  국가보안탭둥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물론이고

 중국등  사회주의국가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밈는  독특한  입법인데 북한에

f·1  는  이와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거에  대하여 "  형사소추시효와 집행유예제

 도는  죄를  댐한  자들에게  돌려지는  당과  국가의  관대와  배려가  깃들어 . 있다

 이거한  제도가  조국과  민족을  때반한 , 딴역자들 , 간첩 , 파괴  맘해분자들을 비

 롯한  적대분자들애게  적용뵉  수는 . 민다  짠일  적데분자들에게  이러한 제도를

 저용한다면  그것은  계관져  원수들에개  환용성과  자애십을  베푸는  것으로 되

 며  그들과  타협하는  깃으로 "  푄다 고  설명하고  있는 ,Is9) 바  반혁명범죄에 대한

 북한  형댑의  이와같은  태도에서도  북한의  호전성과 B'. , 비 주섬  싼통일성히 잘

 드러  나  있 . 다

 그  밖에도  북한에서는  딴혁명댑죄자에  대하미는  사인간의  관계에서도 탭의

f·1 털호테상에  재외하고 . 있다

, 예컨테 .  정 당방위에  필요한  정도를  넘미  공격파를  죽이거나  직무집햄상 필

156)

157)  됐가좌안법 4  제 조 1  제 항 1. , 제 츤  힝띱 93제 조

158)  형  떨 51재 조

159) , 김근시  헝법학 2, IS .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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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정도를  넘어  사갈물  죽인  경추에는  북한형법 161  제 조의 정당방위초과

'  살인 죄가  성립하개 , 되나  그  상대파  반혁명범죄자인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

. 는다  이헤  관하미  북한형법  효과서는  다음과  같히  설명하고 . 있다

"  정당방위  초과로  인한  살인은  반려명과의 f·1  투쟁에 는  적뭄되지 . 않는다 공

 격하여  오는  딴헉명  적데분자를  라는데  펄요한  정도를  닐어  그놈을 죽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사회를  유익한  적법적  행위로 . 된다 1%)"

13.  일반범죄의  의의  및 본질

< )  일딴범죄 란 "  란치명적  독적히  없이  개인  이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

 잔재로덕터  국가사회필서를  문간시키며  국가  빛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약취

 하벼  공민의  생명재산을  칠해하는 "  범죄행위 글 . 말한다 Ifl)

, 북찬애시는  일반댐죄글  낳는  관원을  일부  근로자들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개인  이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f:  사삼 재에  있다고 . 한다  북한형법 교과서에서

 는  일반빈죄의  똔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떤하고 . 있다

, 콕 "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인반댐죄를  낳는  사삼찌  근원인  개인 히기주의

 를  비롯한  낡고  부패한  사상도  랄생하지  않으며 , 공산주의사상  집단주의 원칙

 만이  온  사회를 . 피배한다  이와같은  사회주위제도하에서  일반범죄가 생기는

 것은  사감들의  머리  녹에  뿌리깊띠  남아  있는 , 개인주의  히기주의를 비론한

 자은  사상  잔재가  있피 . 대문이다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에도 사회주의

 사회에 '  밀 반띤죄를  낳는  사상잔재들이  오래동안  남아있개  되는  것은  또한 제

 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와 . 관련된다  미제를  우두머리회  하는 제국주좌

 자들은  사상문화적  칡투를  통하띠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말살하며 인민들의

t!  족자주의식과  혁명정신을  마비시키고  뚜화타락하게  란들며  사람들을 새로

 운  공산주치사상으최  무방시키는  사멉을  방해하리고  효활하게  날뛰고 .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삼문화적  침투글  통하여  사회주의  국가를  내부펄부터 와해

160) , 김싼식  힝갭학 2,190 .띤

101) , 김근시  힝번타 2,5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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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껴  자본주의제도를 T·1  닦 시키려는  옳흠한  목적을 "  추구한다 근 .11.2)것이파

 따라꺼 "  일딴범죄블  반대하는  투쟁은  흐  본질에  있어서  근로자들  속에 남

 아있는  착취사회들벅터  물거  딸은  낚은  사상잔재와  그  딸헌을  딴대하는 푸쟁

 으로 "  된다 는 . 것이다 Ic3)

1)  밀반댐죄를  처벅할  필요성과  처벅의 근본원칙

 일반띰죄를  처빌하는  목적은 , 칫째 "  겅제된리에서  엄격한  제도와 f·1  질 를 확

 립하고  사회주의적  경게관리팍범의  요구대로  겅제를  관리  운영하게  하벼 나

 라  살림살이를  주인답개  알뜰하게  하도록  통재합으펄써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실과찌  누행을  힌있게 " , 담보 하고 , 둘째 "  일싼벋죄자들은  깐혁떵적 흠게실현

 에  이용하려고  시도하는  계급적원수들의  음흠한  픽동을  덕채하기  위한 "것 이

 라고 . 한다 Is4)

 흐러나 #·1  북한에 는  일딴범죄를  반혁명빔죄와 , ◎별하고  일반범죄자에 대하

 여는  처벌보다는  필화글 .f_ 원칠으  하고 . 있다

 북한힝법  교과서는  일싼랜죄  처벌의  근본원칙과  관련하미 " , 일딴댐죄도 펴

 띵과  건설애  적지않은  지팡끌  주뜨로  예외얹이  징벌하띠야 , 마땅하나  그 성걱

.3_ 으  보아  반헉명댐죄와는  근본적으로  달리  당과  국가와  사회주의제도를 파

, 괴  전◎하겨  하지나  쳐명과  건설을  반대하는데  돌려진  적데적인  싱걱을 띠는

 범죄는 , 아니고  이디까지나  우기  근펄자플  레부의 . 문제이다  이로부터 딴혁령

 범죄의  겋우처런  복릭인  헝벌에  의한  제재를  위주로  할  수는  없는 , 것이며 사

 회지  교양을  위주로  하여야 , 하혀  사회직  효양을  고칠  쑤  없는자들에 대하띠

 힝벌애  의한  법저  제재를  가하여야 "  한다 고  설멍하고 . 있다 Ir.i)

 이와같은  일딴댄죄  처낄의  관본원칙애 , 따라  실제로 -  북힌 형법에서는 일반범

 죄에  테차띠 " , 강토쾨  샅인죄를  비롯한  특히  암중한  랙파지  범죄를 제외하고

 는  사힐을  적웅하지 , 않으며  임중한 '::  일반 죄를  저지른  댐죄자들에 대해서반

162) , 김괄시 힝법학

163) , 길관식 f~)형법

164) , 김근식 헝랩학

165) , 김◎시 형띤차

1, 46-48 .면

1, 49 .면

2, 49 .떤

1, 5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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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역힝을  적용하며  그것도  거의  다수가  징역형이  짧게  설정되어 . 있다 또한

 교회로동형은  일반렘죄자에게만  적용하며  선지전박탈형은  원칙적으로 반혁

 명범죄에만 , 적용하며  일반범죄에  있어서는  극단적  이기적  법죄인  특히 대량

 국가재산  략취죄와 f·1 강도최에  사형을  주는  경우에만 . 적움한다  그리고 집행

 유예와  형사소추시효제도는  일반댐최에만 "  적용한다 는  원칙을  적웅하고 있

. 다 1"f)

2)  일반댐최의  뮤형별 분류

 믿반범죄를  침해되는  사회관계의  공통성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 같다

 ①  사회주의  경제를  침해하는 범죄

 여기에는  사회수의적 , 소유  사회주의 , 겸제관리운영질서 ,국토관리질서

 사회주의  노동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벌죄들이 . 속한다

 ②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하는  범죄들이 . 속한다

 여기에는 , 문화 , 예술 , 과학 , 교육 f:  보 분야◎  침해하는  범죄들이 . 속한다

 ③  국가의  행정질서를  핌해하는 댐죄

 여기에는  국가의  행정질서를  침해하는 , 범죄  관리일군의  직무상 범죄들

 이  이에 . 속한다

 ④  사회주의적  팜동질서를  칩해하는 범죄

 띠기에는  사회주의적  팡동생활준칙과  팡동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들이 속

·한다

 ⑤  공민의 , 생명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

 여기에는  퐁민의 , 생명 , 건강  인격을  침해하는  법죄와  공민의  개인 소유

 를  침해하는  법죄들이 . 속한다

166) , 김근시  형탭할 2, 5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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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형사소송법

1,  형사소솜법의 를블

(Strafprozessrecht)  채롤골◎팝 이란  꿰롤을◎를  ◎정하는 eB 뽀◎ ,◎쌀땀포

 뛔룬을 , 적용  실현하기  위한  절차클 ir  정하는  법글체게글 . 의미한다 167)
 즉형범이

 째려쩔의  딸생요건을  규정하는  법률펄서  실체적  정의를 구현하는

, 범률이라면  형사소송댑은  힝번권의  실현과정을  왔정하는  법률로서 절차적정

 의를  추현하쓴  법률이라고 . 하겠다  형법을 , 적용  실현하는  똔◎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은  형법과  긴딜한  관련을  가지게 . 된다  형법이  범죄인의 t  ㄹ 홈을 위

 하여  형벌의 ft, 』르째 ft  ◎◎ 를  추진한다고  할지라도  헝사소송법에 번죄인의

A  곤에  대한  쳬효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형법의  뿌쓿은  실현될  수 없

. 다  즉  형범의  이념뜬 if  째촐톤 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실현  될  수 . 없다 165)

 이러한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없는  형법은  있을  수 . 없다

 형사소송냅은  ◎팎의  ◎글봤류으로서  국파의  정치적  이데꼭펄기와 기본질

, 서  그리고  르◎가  보장하는 AfB  의  실정법직  한계를  그대펀  반영하는 법률이

. 다  즉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자뮤를  보장하되  그  보장의  한계를 형사소송법

 이  라혀  주고  있는 . 것히다 Irr) UN  결의를  통해  탄생핀  인권에  관한 출◎곤츳

 및  국제조약을  보아포  형사소송법의  데용이  쭈된  럭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 있다  이는 2  차대전  이후  인류사회의  정치생활의  방향물  뜻하는 . 것띠다

 따라서  힝사소송법의  고찰은  그  시대  인류와  그  국가의  정치이념  및 체제를

 분식하는  연곽라고  해토  과민이  아닌 . 것이다  이와같은  싱질을  갖고  있는 형

 사소솜법이기  때뚠에  북찬의  형사소송범을  고찬한다  합은  바로  북한의 인권

 을 ÷i'  연 하는  것이라고  할  수 . 있다 17n)

167) , 이재상 , 힝사소송번 3 .련

165) , 이재상 4 .련

159)  이러한  이유베서  형사소송텐◎  흔히  ◎용뙨 ( ct , 헌텐 「 ◎ 19 ) 런  또는  헌법의 ◎료

(Seimograllh 하 fei· Staatvei·1'assung)  라고 (Itoxin,8  한다 떤 ,2iIIf, 16 )면

IfO) , 박통희 , 「룩한형사소송탭」 f.1 죽한  갭파 , 댑이존  경남대학효 · ,각동문제연구소
1988, 2, 44 .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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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HJ  촐◎슈노 JL첼◎◎

1)  힝사절차상  인권의  보장은  시대헤  따라  다르고  국가에  따라  차이파 있

Tf.

 근새  초기 · 전제군주곽가애  있어서 af 』촐윷 if  꿰론론 인 gfiif  래◎ 에서는  흐 뜨

 ◎줏를  위한  쳔뼈좌 , 허용 :til ffT.: ◎ ◎  쓿래◎』「의 , 인정 31, ◎  똔류가 잔떳되

 지  아니한  경우일지라도  범죄의 (Verdacht)  뜰◎ 만  있어도  ◎져하는 촌뭔째의

171), 허용  ◎◎촐깎에  대한  그로◎져의  허욤  둥  형사절차에  띤어서 A  료 의 A

f31  은  극도펄 . 유린되먼다 17r)

 일반직으로  헝사소솜법상 A  꺾은  ◎턴욜의 A , 껄 .  ◎톰」ㄴ 의 AfH, ◎째욜의

A  낄으펄 iB·  똔할  수 . 있다  흐러나  째촐을◎쓴  본질적으로  범인을  ◎려하는 톤

if  인  것이므포  인권보장은  』죄짯의  원리일  수는  없고  ◎켠볼◎려이라는 형사

 소송범의  실질져  독적과 ffll  직 글  이루지  않으면 . 안된다 171)  여기에 째출글◎

_t A  쩜◎◎의  팔늡랄이 . 있다 174)

 본  ◎』에서는  ◎잔한  형사소송냅상의  잎반적인 A  쪘쩠톤의 17.j)_◎래 ◎띠

,  ◎또기에서 -  유래하는 에  입각해서 ft  ◎꿰◎골◎걀에  데한  뜰◎◎쑈 해석을

 시도  하고자 . 한다

171)

172)

, 물토모 ff , 채◎ ◎찰 1984, 9 ,떤

 그레서 it  래뗘뚫 의  ◎삯클 if  채볶툴 의 P t  뀨럭 처 라고  부그기도 ; 한다 , 뜨◎랴 뛔

 율톤◎노 A  썹쩔쁜의 , 율◎◎뜰 90  년데의  빔죄와  형사정채 , 세띠나 한국형사정칙

, 언◎원 1990. 4

, 크◎리 , 힝사◎송댑 .머리달

, 뜨◎랐 J4  씰쌀◎의 , 팝돕쌀 , 져궈촐착 1991. 3. 13 .면

 띠기에는  일반저으펄  채뗘초볶쏜 ff  곯 을◎의 ff , ◎ ef 출딸  촌틀◎촌와 검팔을◎

 기 (Dlle 친칙 Process of 1,aw, im get·echten Ver ahren)  「 의 , 래콘  신속한  찬꿰의 원

, 히  ◎탠의 , 처지  자백강요의 , 팜지  곯래밴쪼의 , ◎잘  밖관눌  밋 A  발톰 의 et츳뜰

 탄뿐곯◎의 , 되장  쑈골칠 fR  ◎ 치 , 제한 fff  료팔훈톳굻톤 ◎팎래의 #t, 똔 노◎레◎의

 슴랜꾜 , 보장 i  갔율쓿 칩논◎의 T!i t, ◎  꿰편◎썹래◎의 , 인정 )  ◎린◎쒸을 』의 신중한
 시행  둥끌  들  수 . 있겠다

If3)

174)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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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 혁

1) 5 · 25 ◎쁠◎

 우기찐족이  일본의 f·1 식민◎치포◎  해깡된  후  렬한애서는  일덜띠 항◎하기

 직전에 _  북찬으 로 4;:-(19,tS. 진꾸 S. 8) f.1 ◎◎◎  사주애 J,1 의해 촌산당정건이

. 누김되밌파  그러나  채깡직◎ :  ◎◎ ◎◎볶이  쑤린피미  가는 T·!  포기 게에는 북한

 사회를  규출할  딴한 ·  정사짙치 직  규정이 . 언었다 lil.)

1945  닐 10  월 10  익 77 tTf  또왔◎◎」 ◎골표솎가  조직되고  그  아래에 1945년

11  월 19  일 ItT~fef4i  ◎ ID  ◎출  실피  하었으며 10  ◎의  하나로  ◎팝◎이 rl창설

 어 1948  넌 9  월 i ·  ◎ 노 곰으천  패견픽  때까지  펴뚠왔◎찰의  지휘아레 fff  전 의 ◎

if  씬펴 ◎◎ fB  호 하었으며 :  치각 』뽀에 · 대힌  ◎초폰곳랸를 . 진개하있다 177) 1945년

11  칠  뽀일 t  」 쏟뚫◎팔◎ #f,·  톰  봇늴한 '  찼빈◎ fll  반애  된한 f~ '  ◎ 이◎로되렀으띠

 이 ÷C  ◎의 ii:·  뿍 의  구요 , 시  군에 ffi  」ㄴ오왔꾼 가  죠에는 , 골왔기◎가 ◎촌에는

 ◎잰또왔기◎가  석김되밌고 A  토쓸◎려래가  도임되밌으띠 1945  년 11  월 27일

 「◎◎톰 5fa  볶 애 7·If·1-o.1'  의 」◎불◎ 01  』때 네지  ◎◎에  된한 ='  낀 이  공포되고 이에

f.1  거하여  ◎ · Tfj4f # , 파 ◎◎ , ◎」◎◎◎ It  쁠쑨』르◎◎가 4·1 실져릴으로 북찬의

 기력적인 T·If  사뎁 토의  골걱이 . 이루미진다 1'a)

 피후 1  슬쏠년  쿄◎ 8  인 f~l'· HH  ◎◎ ◎초◎절쌌 인 i J4  피귿◎◎◎ 딸 트골교슬  히팝◎ ◎

 빈◎  및 ffi  곪◎ 의  쳔◎파  런◎에  관찬  기녈뭔픽이  틴류토슬  ◎읏 3  제 의 2호

_  런 씨  제점리었으떠  갇츤  채 5  원 14  일라 6  뭔 20  밀에  티위익회  ◎늣 13 ,제 호

20  제 호의 'ft  ◎◎◎팍씬뗘리  째폴진킨애  관찬 '  팍짙 가 '  ◎◎쑨뚠출◎  련◎ 린

HR  싻꼿쌌 의 f'·If #?1÷  ◎격 ◎갠애  팥한 '  ◎출 이 . 제정되었다 17f)

176) irll  이 애근  ◎리 f.1· - 」ㄴ교◎◎이 ◎f~,1  총의  ◎콘된◎을  통하여 ·  쑥친공산진딘 에 란대
 차는  인사플이나  핀칠파애 tIl  찬 f·1  씰를 ·T·11 하었는  」ㄴ조간씬은 f·1  장뎀 한  군중의 참
 가와 J.·1 눈중속에  그때 .)ll'll Tf fff%Bi'1· 그  촌긴밖띠◎  ◎직하린으걱  군중의 겉정직

 감정가  군충낌리애 4fff=  하근  ◎창띠  공후챘다 ; (3)~T·11 ' -, 북한갭연구 ◎ 촌◎착 찰

 ◎늪긴 72 , 쵸 ◎  간◎끓 1586. )0. 13 .떤

f.1 , 재노 411 f'11 4.1 갼 태찬 고간 f:f4f4,'li. . fE , ◎◎꼬 ◎ 찮 )960, 212 .밑

1 ㄹ  재 , 도 244-· ,j'9.기

 기  재 , 토 246 .럴

177)

178)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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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도 '  췌펼의  굼찰에  관한 '.'ft  길정서 뿐쓸잤춰◎  삔  솎출◎메  관한 규

' 정  등을  ◎슬절틈의  걸정으로  제정하였으며 1947  년 3  월 23  잎 29  개조 20개조

n  삐으로  일제시대의  법쳔과  ◎팔래◎를 . 페기하였다  이러한 ft뽄쑬탑랸쫏털

 출의  ◎◎은  대닥력 ft  챈뿐◎◎◎의 fT  』☞톰 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달  수 밌

. 다

1948  년 2  월 8  칠 A  꾼뚫 토고이  팡설되밌으변  같은  해 9  월 8  일 A튿◎ 토출곁

1  제 차 f·1 회의에 1936  년에  제정핀  ◎떨펼◎을  모방하고 A  토료초초블를 표방

 하는 A fH  핼똔토초초볶 토왔 뽀  ◎란이  채택  공포되었으며  그  다음날 H왔펼뷰

 껄인 eB A fu  뚫토초초분 로왔 ◎이 . 창건되었다  ◎팔◎은  이러한  펼쟐의 채택에

 따라  페지되고  데신  켰◎의 iBn) 한  씁으로서  ◎팎◎이  실피되어 ffi B8l)론◎왔쉔 의

 왔쒜촐쏜를  제외한 ·Hr  ◎팎◎ 에  대한  전반적인  논류와  뜰젼뚠쏜를 . 수행하였다

1948  년 11  월 1  일 fT  떠런눗 62  제 호로 'A  쵸로폴◎첸◎에  관한 '  규정 이 채◎

 되고 1949  년 7  월 9  일 '  ◎ · BfA  토윳췌◎  및  글찬붜◎  금찰에 '  관하여 라는 e

fi·  에  의하여  촌퉤려의 '  신 거가 . 신시되었다 1950  년 It A  또튿◎ 탄출쳔 1  제 기 5

(1950. 차회의 2. 25-3. 3)  에서  될쒜◎벽◎◎과  채찰  및 Sf  채폴◎ ◎의 채택이

 이  루어  졌 . 다 Ie2)

2) 6 · 25롤뻔옥

ft  ◎은 6 · 25  롤뻣추에  국가기관을  ◎◎쪘래로  개괸하고  그  일환으로 ,잔붜

?  곯 콜탔랠도  개편하였으며  일두  ◎◎도 . 쑬온하였다  히때  쇼◎된  ◎츄은 주최

 ◎뽄채룰곯논◎◎에  대한  뽄깨팔의  겨◎을  지닌  것으로서 It빨왔펼초볶혈틴

 에  반대하는  인사  둠에  대한  처벌을  엄줌히  할  것과  펼깥◎팰에 A◎츤솥털

180)  ◎은  뽈찰 4  제 장 2  제 절에  규징되어  있는  국가중앙집행기관으로  그  임무는 내각

 의  킨한에  속하는  국가관리에  있어서  그의  해당한  부분을  지도함에 (  있다 쁠팔 제
64 )조

181) ft  핼또를◎◎쒀 at If 홴 틀◎◎재 ( ) ◎쒀토 판사 IS  명은 A  꾜꿀틈◎ 료출절  볶 1 팼

 볶 1  ◎ (1948. 출찰 9. 2-9. 10)  에서  선출하였므며  봇 2 (1949. ◎출쳔 1. 28-2.
1)  에서는 20  명의 ff 를◎췄취  쓸툴◎을 . 선출하였다

182)  이  쌉갈들은  틴◎에 It afta  튠췄팠볶 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제정되었던 , 율톱 ◎운

 둥을 ( A  뜰뽄걀 ◎밭틀◎ 료솥결 1  제 기 1  차  회의애서  채택짙 if)  쁠 에  기초하여 종
 합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라  될  수  있다 , , 리재도 24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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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HH  밖출  꺄◎하고  노곯의  퉤잔  둥을  통하여  통상의 if  톤 를  간편하게 하는

 것 ·  둥을  주요  네용으펀 . 하고있다 laB)

j) 6 · 25 · f·1 롤뻣 효에  뽄◎걀 ◎율◎까지

 이  탄뙈의 if  궤롤꿀글◎ 와 ·fll  ◎팍 ◎에  관한 )t  팥의 1 3  ◎ 란은 왔◎초볼괍래

 를 ft  끓 하고  프롤레타리아  ◎◎의  무기포서  왔쒀  삔 fff  ◎샜◎의  기능을 강화

 하는데 . 두어졌다 In4) 1954  띤 6  월 15  일과 12  월 11  일 ft  튜채골글료◎과 ◎쉔◎

 변랄팠이  ◎분적으로 k , ㄹ 교되었으며1956  년  ◎팠끕로롯◎첸논뽄◎이띠뇨되

 고  로폭됨춰◎에  대한 .t  ◎팟퓨◎ 의  논똔를  란◎왔췌◎  ◎◎◎가 ◎율하게

, 되었고 1958  년 4  월에 flfi  렀째왔춰 인 laE) 교론왔쉔◎  게지차고 frfi  띤왔꿔 의 블랜

 에  속하는  사건을 A If  토왔춰 로 ff . ◎하였다 1959  년 9  월  탈에는 국가관리기

 관의  뿐◎  빛 - 페지외  관런하띠  ◎갈꼽이  관장하던  빈◎왔췌◎에  대한 ◎◎쥬

H  노 00  논뜰탄 을 Ifi  룬◎왔꿴 필 73  뿔하게  되었으벼  이러한  ◎잔◎의 게지와

 ◎꼰◎뜰은  재관환동에  대한  중앙의 fe  촌와  뽄뤘를  더옥  강화하기  위한 펏이

 었 . 다 155)

4)  볶볶팔  ◎』 띤논

1972  년 12  월 27  일 A  뽄◎ 보출쓸 5  제 기 1  제 차  솔◎에서 A  토토초초볶를 표

 방하던  ◎뽈팎을  계지하고  치출초볶와  초렬띤뽄을  표방하는 A핼뚤토초초볶

 토왔』ㅁ◎찮출초볶◎팔을  쓿뜰함에  따라  론◎됫꿔◎와 If  툰◎슬뽄 의 추뿐을

 추◎◎쳬◎와 fa  추뉴 춘◎초  따란  펏을  비촛하머  판사의  왔꿔에  관한 fB포의

 ◎정을  삭제하고  그  대신 If  왔피 는 #·1 찼쉔에 6f  ◎흐 이며  솎쒜◎◎을  팎에 철

6 · 25  론볶누 '·  긍 고된  령사소송에  관한  주요  똔빈갉으로는 '  루곶츄헌◎◎킥에서 꼬
ff  촛찬뀌 에  잔한 - '(1950. 규 징 8. 21),'Tf If  딴루롤놨뀌 에  관한 '(1952. 규정 2. 29),
fafa  흐◎붐 에  관판 , 규정  ◎만◎런에  관한  ◎볶  퉁이 . 있다 ;  팍털쓸◎ 72 , 제 ◎ IS

.럭

183)

184) ifTf  놀싻 il172 , 튜 15 .면

155) Ifi·  교교◎뀐 외  율◎◎싸은 , ◎곯  ◎  및 RB ◎노쁠 fiR  촌쳐의  빡꾼노  긴류롯캬  및 교
 료롤◎의 ff  뽀블 인  ◎친블  깠◎하는  모는 f8 (Jt ff'  뷰◎낄이먼다 뷰찼춰 깬◎떰 제

,37  ◎  제 2 )항

186) , 한팡목 " ff 콘쒸◎ ALI 실천애 Tf  촌속에 ", 들이가자 , 오◎◎팍 1950. 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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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히  』◎튿하여  촌퓨한다는  규정출  신설 (It  하였으며 ◎  볶볶◎ 140fe), 볶 추츄

 잤피◎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A  툴◎ ◎틀챌  빛 In , 왔 르초◎ A추촛 토촛텃출

 안에  책임을 (  진다 똔◎쟐 142 )  틋 ◎ 는  내용을  추가하는  둥의  채론꼴◎에 nH43P

 퇴는  규정미 , 수정 . 추가되었다

 또  이처한  똔뽄◎의 ffR  뽄께  따라 1976  년 1  월 10  일 쁨욜◎토출쳔율팥출펼

 결정으로 , ◎쒀◎변◎팝 SB  채펼◎ ◎  둥이 H  교 . 술◎되었다

4.  수사절 차

 북한의  채골곯◎팝은 , 란쒀◎ , ◎졸촐 , 샨◎볼 A, 려◎ A  칠◎◎톰 이 소송의

 주페펄  관여하는  절차구조를  갖고 . 있다 , 뼘효◎ , 련폴털  똔똔  및 재판기관과

 한께 4, 끓 4, 똔촌 , 교◎ , 입회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물질적  손해를  읽은 공

 민  또는 , 기환 , 기업소  단체의  대표들이  형사소송에 , 참가하개되며  그  밖에 광

 범위한  군중들도  형사소송에 fH  츳 하게 . 된다

 북한의  현사소송의  첫  단게는  헝사사건의 . 쓸◎이다  이것은 fB  련가 확인되

 먼을때 , 검사  에심원  또는 If  ◎춰 가  그  조사에  착수할  것을  걸정하는 소송햄

 위를 . 말한다  이리한  형사사건제기는 , 검사  예심뭔의 , 결정서  재판소의 줴츳를

 로써 . 이루미진다  결정서나  판정서에는  범죄사건  및 fa , 류욜  형사사건제기 사

 유와  근거  린  적용댑조클 . 적는다  칭사사건이  제기되면  예심기관은  련졸을 시

 작하여  벌죄의 ÷:1  상과  띰죄자를  밝히고  그  관거가  되는  증거들을 . 수집한다

 예심몰  거추면  사건은  재판소로 . 넘어간다  재판소는  그  사건에  넘길 춤분한

 자료와  근지가  있는가즐  해명한 , 다음  사건을  봉판에서 . 심궈한다 팡판에서

 내린  춰◎에  대하며  이의가  있으면  그에  대한 2  제 심이 . 진행된다

 만약  미의가  없거나  상관재판소가  ◎졸췌펄을  지지하는  겸우에는 판결이

 확점되고  이어서  판펄집행절차가 · 따른다  착정된  궤◎메  대해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 비상상소  재심이  있을  수 .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f·1 있어 HB  벤효쌨 은  프게 -  뽄밴효◎◎과 ◎째밴효뻔◎

 으로 . 나뉘어진다 , 검사  검찰소 , 예심원  수사좌  권한  있는  군관의 , 예십원 내

 무원  둥 til  기관의  갑찰원이  일딴  수사기환에 , 속하며 fTtfHeR  트츳 가 특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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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된에 . 속한다  우러애재  때무  특이하게  보이는  현삼  중치  하나는 북한애개서

 는  재판소파  누사기관적  성걱온  갖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 사실이다 , 즉 북한

 형사소송댐 75  제 조  네지 78  조의  규정에 , 의하떤  북한  주민들은 , 검사 예심원

 기타  누사기관은  물론  재판소에  데해서토  찌접  빈죄의  신고를  할  누 , 있고 이

 경우  재판소는  반드시  이를  ◎를하여  직접  십리하거나  감사  또는 예심원에게

 이송하도록  하는 T·11  도를  투고  있기 . 때룬이다

 그리고  북한 A·1  형사소송갭에 는 fa  롤나 , ◎곶◎  련◎◎  둥이  모든  낸죄에 대

 하띠  누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하는  것은 . 아니다  즉  북한  형법에 규정

 핀  국가주권퍽대에  간한  죄는  정치럴위닥원이  예심을  하재 , 되며  이들 범죄자

 에  대한  체포승인절차도  법글에  특별히  팍정한다고  찰으로씨  검사의 관띠가

 원칙적으로  배제리어 .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가장  특이한  것은 . 련촐래이다  북한 형사소송띱

 상  누사는  르게  검사  또는  예심원의  예심과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로 나뉘

 미 . 진다  예기에서  예심원은  가괍  검찰소 , 예심원  정치보위기관  띤 감찰기관

 의  심사원을 ( 20  말한다 제 조 4 ). 호  흐러고  그 :':  의  수사기관의  수사의 권한있

 는 , 군관  예심원 f.1 이외  사회안전원  등  감찰원을 ( 79 ). 탈한다 제 조 예심이란

 피의자에  관한 fa  류의  유무  린  기 fE  촐 띄  정도에  명향을  줄  수  띤는  모든 사

 실을  밝히는  행위는 ( 90 ). 말한다 제 조  예심원  이외의  수사기관의  수사는 예심

 행위에  속하지  않는  범위  네에꺼  물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게자로부터 설

 명  받는  방댑으로  빔죄사실의  길찬콧찬를  누집하는 ( 80 ). 퓨를이다 제 조 예심이

 ◎◎츰에  관한  범지의  유무  및  그  책임의  정도애  영항을  줄  수  있는  모든 사

 실을  딸힌다는  접과  예심원의  괌댐위한  강제처◎권한띠  인정되고  있는  접 둥

 에  비후어  돌 , 때  예심은  예심원  이외의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별개의 절차일

 뿐만 , 아니라  그보다  상◎의  절차단계라고  할  수  있을 . 것히다

 북한  형사소송댑은  예심짙차에  관하여 , 먼저 <  예심원이  범죄에  관하여 A

 졸함에  충분한  증지를  얻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fa  촐욜로  하는 A쏠◎븟졸를

. 작성한다  이  경우에는 48  시간  이내에  괴심자에게  ◎  길정을 . 통고한다 예십

 원은  전항의  길정서  등◎을  지체없이  겉사에개  보내야 . 한다 >  고  팍정하고 있

(100 ). 다 조  예심원은  피심자가  글시찬  후  또는  그출  구인한  후 24  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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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신문차여야 . 한다

 에십절차에  있어서  예심뭔이  취할  수  있는 fr  랸채◎ 을 , 살펴보면 피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줄석하지  않는  때에는  구인한  수가 , 있으며  피심자가 간◎하

 거나  그 ·1  『 처가  불분명할  때에는  』련촌◎츳촬를  작성할  수 . 있다  또찬 피심자

 가  공판  또는  혜심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겸우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ef, 곤◎◎끌  인적보증  또는  재산적 fBS,  자택구속  둥의 보전처격을

 할  수 , 띤으며  만약  이  요판에  응하지  알으면  이유  불인  결점서를 작성하여

 강제처분으로써  압수  또는  」료촌을  할  수 .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단게떼서  피심자에  대한 , 추금 , 자택구속 수

 벼않수  둥 ~ll  강」 처분을  할  겋우  패판소의  출찬을  필요로  하지 . 않는다 수사의

 권한이  있는  군관  및  사최안전은  댑클이  정하는  겸우  자신이  판단에  의해 피

 심자에  대한 , 같인 , 수색  압수  둥의  강제처분을  할  수가 . 있다  다만 예심원의

 멉무에  대해서  검사가  감시  린  지도를 , 행하고  예심원이  취한  강제처분을 취

 소  또는  변경할  수 ( 119).있다 제

 북한  형사소송법에  있미서  변효를  쏜◎하는  것은  원픽적으로  검사의 권한

 에 . 속한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사건의  불기소를  예심원이  행하른  겸우도 있

. 다  그러나  이때에는  사전에  검사의  ◎◎을  딴아야 . 한다  그리고  공소에 환해

 서는  원칙져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점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지

 만  법링으로  특별히  규정한 , 겋우에는  예컨데 , 경상해줴 , ◎쥬료 , ◎튜료 출판

 불  품체  의한 , 모욕죄  껸예훼손죄  둥의 , 경우체는  피해자가  직접  공소할 수

. 있다  이처촐  린정한  겸우  피해자  둠은  승소권자로  함으로써  검사의 기소독점

 주외에  ◎외를  두고  있는 , 한괸  친고죄  둥의  ◎소권행사에  있어서는 검사의

 의사론  피해자의  의식보다  우의에  두고  있는  점도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

. 다

5. 골췌주◎논꼰

 북한에서는 ff  ◎췌 가 T·1 솎폿로부  졸랴을  ◎팰하면  수사과정  및 H H레 볶빤를

 일반적으펄  검토하여  사건의 , 공판회부  ◎쌀촌◎  및  예심원에게  툴조쥬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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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결정하게 . 한다  북한  힝소범에 f·1 있이  공판준비는  왔췌촌 1  명과 A토팜십

· 원 2  명히  실시하근  것을  원칙으천 , 하되  인민참심원의  사정  및  기타 펄요한

 경우에는  인민참십원  대신  다른  환사가  이를  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 있다 le7)

 북한은  이러한  인민팜심원제에  대한  ◎정은  따로  팎꿔래◎의  인민직 성져

 의  촛련이라고 . 주장찬다

 한편  북한 f·1  형소냅에 는 ifl  ◎췌조쁠옳 에 rLl 있이  해길되이야  할 사항으포서

 충분한 , 예십조사 , ◎◎◎틀 fH, 팥슈교 , 썬꿋브볼  피심자의 , 신청 보전처분의

, 채택 , 존속 , 변겸 , 취소 3  ◎』윱폴욜의 fH, ◎  ◎린◎튜라툿욜  등을  들고 . 있다

6. 공판절차

 북한의  형사소쏭에  있어서는  심궈가  시짜된  직후에  재판장미 피소자에게

 기소장  또는  팍판  회부장에  기재된  사실을  숭인하는  지의  여부를  붙는 제도

 가 ( 194 ), 있다 제 조  소위 . 기소승인제포이다  피소자가  이의가 , 없으며 기소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애는  재판소는  그  이후의  심리를  퍼하지  않고 곧바로

 소송  당사자의  변곤을  플을  수 (195 ).있다 조

 ◎판절차에  있미서는  면속심리주의를  채택하고 . 있다  특히  휴식시간을 제외

 하고는  사건을  계속 , 심리하며  이미  심리를  개시한  사펀이  끝나기전에는 타

 사건의  심기출  개시할  누 , 민고  휴시시간이라도  타사건을  십리할  수 멀다고

( 176 ), 팍정한으푀써 제 조  게속심리주의  보다  훨씬  더  엄긱한 연속십리주의를

 퓌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젊으로  지썩릴  누  있을 . 펏이다

 그리고  북한  형사소송탬에  있미서  소송  당사자는 , 피소자  검사  이뫼에토 피

, 해자 A ◎◎◎톰  및  그 , 대궈인  최소자의  댑정대리인과  변호인을 로함하고

( 20 ). 있다 제 조  우리  힝사소송범이  당사자를  단지  검사와  피고인에 국한시저

 파악할떼 , 비해  북한  헝사소송법애서는  당사자  개념을  매우  광범위하페 파악

 하고  있음을  알  누가 .있나

187)  참낌뭔은  그  심관업틴를  수행함메  있이서  기루차  ◎능한  권리를  가지머 등록된

4:-  령 에  따라 1  년에 14  일 .#. 이네 ill  판해 , 참여하퇴 f.1 사건  계속심리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언장찰  ◎ , If  있다 ◎꿔 껸년팥 Isflal.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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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괴  이늘은  껄쌀에  있미서  거의  차이가  얹이 .t. 술퉤를쏨◎  여러가지 신청

 권과 ·  동의귈  둥을  행사하벼  공판짙차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 있다

=1  리고  ◎판심리의  순꺼는  공소사실  인부제도를  제외하고는 , 인정심문 피소

 자  둥의 , 권리고지  피소자  신문  낀 , 증거조사  소송  당사자의  변론  린 피소자

 치 fft , 뽄 썰썬  린◎의  클◎  둥으로  이미지는  통상좌  절차에  따르게 . 된다

1. af노 린◎

ft ff  튜째◎굻 팔은  판 f'?  번의  상소만을  인정하쓴  것띠 . 원칙히다

 이에  데한  띱적 7·1  관 는 241 . 제 조이다  즉  동조는 "  체◎  또는  췐츳에 대하여

fa  ◎는  곯교할  수 . 있다  피소자  린  그의 A  폰쳔 은 _In  ◎  또는  곯똔할  수 "있다

 라고 i)  정한 . 것이다

 상피규정은  걸사의  겅우는 ' '  항의 라고  했으며  피고의  경우는 ' '  상소 라고 하

 여  각기  다른  꾜현을  사용했을 . 뿐이다

 상소가 2  제 심으필씨 70  츳퉤◎의  효력을  갖쓴 It 3f  뜬채롤골 벽쌀는  동법 제

26  조가 " 2  제 심  재판소의  판정에  대하뗘서는  상소  또는  항리할  수  없으벼 다

 만  최고재판소애 ff  율노◎만을  제기할  수 "  있다 라고 . 했다

H  ◎볶의  겋우는  그나마  단  한번의  상소기회마저 . 없다

 즉 '  국가주권적대에 fl '  한 사건은 f·1 처읍부  최고재판소의  사물관한에 속하며

 이  경추는 246  제 조가 "  최고재판소의 1  제 심  관결에  대하여서는  상소  또는 항

 좌학  수 ' . 잃 다  다깐  최고재판소  전원회의에  비상상소만을  제기할  수 "있다 라

 고  규정했기 .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i  뉴 죄툰과는  달리 -t  골◎잗◎은  팔같골만이  아니라 폿욥둘까지

 병행할  수  있도록 249  제 조가  규정하고 . 있다  이리하여  동  규정은 " 2제 심재판

 소는  ◎◎  또는  곯쳔에  제시한  불닦이유만을  심리하쓴데  괄한하지  않고 언제

 든피  기록심리에  의하여  그  사건에  관한  모픈  추뽄을  전부  촐쭈하여야 "한다

 라호  규정한 . 것이다

_t  ◎쫌은  뽀한  사건을 , ◎뜻  값쯔한  수  있을  ◎만  아니라  왔체할  수도 있

. 다  그런  경우란 256  제 조의 f·1 규정으로  동조는 "  원심재판소에  있어서  죄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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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피소자에게  ◎료궈◎을  한  때  또는 ftll  펼싻춧 의 루쵸

 가  있는데도  ◎구하고  사건◎  기자하지  않을  때에는 2  제 심재판소는 촐쌀을

 원심재판소에 Li.!·  송하지  않고  친심관견을  파기하고  ◎  사건을 "기가한다 라고

 했 . 다

It  향에서  말하는 If  뜰노죠판  동범 264  제 조가 "  최고재판장  및 검사총장은

 어떠찬  사건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비상상소글  제기하기  위하여  사건의 보◎

 즐  청추할  수 . 있다  도걸팔소  검사는  그  관할내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전항과

 잘은 ·  권힌 을 "f,#  가진다 괴  규정할 . 것이다

If  율 .  「 ◎를 all  기할  누  있는  겅우란 266  제 조의  겅우로서 "  사건송주를 ◎◎

· 힌  자파  본질적인  잖◎료◎물  딱견하지  못한  때에는  피체언이  그  사건을 재

 판소에 t " 란송한다  및 267  제 조 " , 시  군검 , 팔소 , 노김팔소 , 군사검팔소 통운검찰

 소  검사장은  ◎질직인 1  넵링위 란을  딸긴한  때에는  그  좌건을  붙띠  최고 걸찰

 소메 " 보낸다  등이머 , 김사총장  중앙재관소소장  둥이 ffff  노꼰의  이유가 있다

 고  인정한  정우  틴  동냅 269 , 제 조  제 t68  조  등둥의  경무로  되어 . 있다

IV. ◎◎

ft  튜은 ft  뽄 할 ? 것인가 U.N.  회원국으로서의  북한은  세게적인  자유화의 츠

 를에  동참찰 . 것인가  이는  곧 It  튜의 A  쩔랐전의 ft  껸 와토  직결된다고 할것이

. 다  지금까지  ◎ .  ◎ 옷에서는  북한의  채쟐  덴 3f  뛔쳔◎ 란을 f3·ff, . 곯치하였다

 물폰 =It  튼의 A  찐에  대한  란뿌  쳔삿을 #·1 긴지하면 f·1  순하려고 . 했다 궤팥과

2R  채롯골 싻에반  특유한 A Hf  쩔 ◎은 . 없다  다른  법분야와  마찬가지로  째◎ 빛

ff  째촐◎ 팥노의 Af3l  억시 Ji.  띠본래의 , ◎할」딸  프릎깔에서  술발되는 . 것이다

AfiT  류◎」탄의 ffU #·1 ◎에  ◎껴해력  ◎튼째◎팔 A at 기 낄  륫촌는  다음과 같이

 살퍼팍  누 . 있다

, 첫째  채걀에  있미서  소련  둥과  같은  러출초볶 f·1  ◎촌에 토  거의 예외없이

 채택하고  있는  료채팔◎초촌의 af . ◎ 이다  죄정띤정주의는  형냅상 Af헙팠◎을

 위한  가장  기◎쪄인 . ◎◎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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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째는  뜸봤◎련의 . 인정이다  유추해석은  형떱상  뜹◎◎◎◎뇨노◎래에 대

 한  중대한 I  론 으로  채팝볶쪘에 e ef, ◎ ef, 똔또 - 6f, ◎  욜◎가 frA  될 여지

 가 . 있다

, 셋째 af 글◎ f8  료◎출의 . 채택이다 at 블◎ fe3  탸또술은  형법에  일어서 구성

 요건의  정형성을 , 무시하며  ◎  천쥬촐의  자의에  의해서 fB  류가  ◎촌될 위험성

 이 . 놀다

, 넷째  범죄성립의  롯◎로서  찮출뜩 ·  슬출 ◎의 . 강조이다 ef 찬틀 '슬쁠 ◎이라

 는  극히 fenaf, ef, 꺼순  ◎린쑈  ◎슨은  째◎의  ◎력라군과  짠외려흙의 흔동

 올  불러일으킬  수 , 밌으며  특히  이때의  ◎◎쌀에  대한  춰◎쉽쳔이 탯똔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우러는 fH . 로된다

, 다섯째  미수와  기수의  처분상  동일 . 취급이다  히는  형범상 Rff  ◎◎ 의 ◎

 래과 ft  출◎쩔재 의  ◎래에 . 위반된다

, 여섯째  왔천에  있미서  지나친 at ◎포쌀 . 쵸쌌이다

 정범은 fB  ◎ 에  비해  그 fB  ◎쌀히  우월하게  ◎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곧

 범을  정범과  동일하게  또는  독자적으로  취팝함으로서  정범의  인정범위가 부

 당하게  확대 . 된다

, 일곱째 08  ◎◎읔 료의 . 확대규정이다  형법의  보호영역이  지나치게 국가적

 법익에  치우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적  법익의  보호명역이  경시될 수

 도 . 있다

, 여덟째 3R  째롤꼴 에  있어서 af 딴쩔초볶  겸향이 , 강하며  당사자  특히 A◎돕

 의 A  쩐쌀◎가 . 미흡해진다  르한 3f  째촐◎ 의  르쑈발의  강조는  절차적 ,측면

 즉 Due Process of Law  의  원칙이  무시절  위험도 . 있다

, 아홈째  외견상  민주적  절차로  달  수  있는  인민참십원제도의  인정은 자칫

 재판이  감정과  푼런에  좌우될  수 , 있으며 in dubio pro leo  의  ◎래에서 벗어날

 위험도  있다고 본다

 이상에서  북한  채팔  빗 3f  째촐골 팔에서의 ffAfTg  똔  륫뽄를 . 살펴보았다

 전술한  것처럼  째샵이나  채룰꼴◎팔에  고유한 A  찔이란 . 없다  결국은 째팝

 과 2f  채론꼴 팔이  인간본래의 (Human 권리 Right)  를  향유하는데  어떤게 기여

 하는  가의  문제로 .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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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남 ·  북좌 AfH  은  어느  한쪽만의  인권이 . 아니다  우리  민족전체의 인권

 이 ·  며  관심  사이 . 다

 북한의  개정  채쟉과  째◎◎◎싻은  개정된지  띨써  많은  시간이 겸과되었읍

 애포  불구하고  아직도  그  초꾜이  공개되지  않고 . 있다

 이는  붙한  형댑과  헝사소송범이  많은  비인권적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스

 스호  흐긱하는 j  』 ◎이 ·된다

 또한  북한형범과  헝사소송법은  가까운  장래에  또다시  개정릴  것으로 몌측

. 된다  최근  사회주의국가의 , 떤화  남  북한의 U.N. , 동시가입 권력승계작업의

, 마무리 - 금격힌  경제난  둥애  따른  개밤의  필요싱  둥에  의거한  헌법의 개정이

 ◎가피하며  이는  곧 f.1 힝사법  개정으로  이이  질  것으펄 . ◎다

 반약  다시  개정이  된다면  좀더  인권보호적인  형사법으로서  초떨◎똔 일색

 화가  아닌 Af:3  휴◎에  기초하는  손류이  될  것을  기대하는 . 바이다

 쏜  촐 f 할

, 이태재  ◎◎찰젼와 , 흐박팝◎ , ◎윷처 1990.

, 김철수 ' , 촌쑬절싻빨뼁 곯 , 딱엉사 1990.

B  ◎ 의  팥◎탈과 , 처출눕랄 ft , 몫자쓸찰 쳔올옴똔』ㄹ슥곯윷◎ , 팥◎처 1990.

ft Tf (7), 튠◎ 촌  팔◎리 , ◎쏜출쒀 128 , 제 조 1990.

, 심현상 , 조선헝범해설 , 굄앙 , 국린출판사 1957

, 오◎류 A fH  랬또토초초◎ ◎갼 쁘 , 꿰펼◎퉤 R  ◎ · , 처출◎◎ ◎ 1988.

, 오도기 H , 꿰촐팝 촌 3 , 제 집 , 튼◎채룩팔뚤출 1990.

 북한 40 , 년 , 서몰 , 을유문화사 1989,

ft A , 튼◎◎ 포출쳔쓸밖◎  통일워느 1988.

 북한  정치 , 체계연구  고려대  아세아  문제 , 연구소 1972.

 아시아의 , 사회주의랩 ff , 처를초볶 ◎출촌 1989.

 북한의  팝과 , 락뿌존  검낚대차긴 , 극동문제연판소 1988.

, 강구진  북한떱의 , 연구 , 깍영사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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